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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2001년1월3 0일에출범한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원래계획한사업들을모두

완료하고그성과를집대성한전자정부백서를발간함으로써그임무를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전자정부사업이시작되던2년전2월은다른어느해보다도유난히눈도많이오고그만큼추

웠던것으로아직도기억이생생하게남아있습니다. 위원들은매주어두운새벽부터회의를거듭

하면서국민에게진정으로도움을주기위하여어떤사업을발굴하여어떻게추진할것인가를진

지하게고민하고열정적으로토론하였습니다. 그러한때가바로어제처럼느껴지고있습니다. 

전자정부사업은무엇보다도김대중대통령의각별한관심과독려속에서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에대통령비서실과각부처, 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 그리고전문가집단등이동반자적파트너십

을구축함으로써사업의성공을일구어낸보기드문사례로생각됩니다. 이과정에서언론과시민

사회의지속적인관심과격려도큰 힘이되었습니다. 그리고이 사업으로손해볼수 있다고믿는

일부계층의양보도사업완료에중요한계기가되었습니다. 

사실과제로선정되어추진된1 1대사업들은대부분여러기관사이의조정과협조가꼭필요한

것들입니다. 따라서추진과정은그만큼어려웠던것으로기억됩니다. 그러나국민입장에서는바

로 이러한사업일수록시급히전자화됨으로써, 보다나은서비스를보다편리하게제공되어야합

니다. 이러한과제의발굴및추진은그만큼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존립근거가된셈이고, 그결과

전자정부사업과관련된일의강도도그만큼높았음을밝히고싶습니다.

저는위원장으로서각부처가전자정부사업을자발적으로참여하여주도하는데작용하는걸림

돌을제거하기위하여나름대로혼신의힘을다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열심히참여한각부처의

각급공직자들과정부출연기관직원들의적극적인노력, 그리고민간업체들의건설적인참여에감

사합니다. 무엇보다도저는위원회민간위원들과다양한형태로참여하신민간전문가여러분의

희생과헌신을잊을수없습니다. 

그동안일에쏟았던격정의시간들은지나고이제평온한마음으로그동안땀흘려이루어낸전

자정부사업이하나씩자리잡아 국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무

엇보다전자정부사업은그 완료가아니라시작입니다. 새정부가차세대전자정부사업을통하여

세계최고의행정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는데앞장서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0 0 3년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대통령 말씀

오늘같이기쁘고뜻깊은날이흔치않았다고생각합니다. 오늘이야말로우리대한민국이2 1세

기에있어세계일류국가로발전해나가는정부차원의기반을확립한날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완성하겠다는약속을앞당겨서했습니다. 

국민의정부는전자정부의실현이국정의어느부분보다중요하고2 1세기세계속에서경쟁력

을 발휘하고국운융성을위해필수불가결하다고생각하고전력을다해왔습니다. 여기에힘쓰신

전자정부특위의안문석위원장과위원여러분, 정부유관부처의관계자여러분의노고가큰것에

대해진심으로치하하고, 여러분이야말로역사에남을공헌을한것이라고확신합니다. 

2 1세기는세계화의시대입니다. 세계적경쟁의시대이며, 정보의세계적경쟁의시대입니다. 정

부가얼마나민원을신속히해결해서기업의생산성을높이느냐, 정부가부패없이조달업무등민

원처리를하느냐, 얼마나국정의데이타를정리해서신속히처리해나가느냐, 정부가온라인으로

국민의민원을신청받고데이터베이스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행정의새로운패러다임을여느

냐, 이런모든것이과거에는상상도못한시대가2 1세기에열리고있습니다. 

전자정부가잘될때이나라의능률은최고로올라가고부패는없어지고국민의신뢰하에모든

게투명하게이뤄질것입니다. 기업은사업하기좋은나라로번창할것이고, 우리나라는세계속에

서가장유능한경쟁력을과시하게될것입니다. 전자정부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과하지않

습니다. 이미국제적인평가도매우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하지만오늘우리가보고를한것은

전자정부기반의완성에대한것입니다. 아직모두완성한것은아님니다. 이제시작입니다. 우리

는전자정부를내실있게발전시켜세계최고수준의정부를만들어야합니다. 기술과제도를계속

적으로보완해야합니다. 국민이그필요성과유용함을느끼도록해야합니다. 국민이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선전하는일도매우중요합니다. 공무원이익숙하지않아거부감을갖고집중하지않

는일이없도록잘교육해서사용자와공무원양자가다같이흥미와필요성을절감해서비스하도

록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인터넷사용인구가2 , 5 0 0만명이넘고초고속가구수가1 0 0 0만이넘는다. 세계선

두의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큰희망을가질수있습니다. 

전자정부를완성해서국운융성을이뤄2 1세기세계일류국가를만들고월드컵4강이경제4강

이되는신화를만들어야합니다. 

전자정부기반완성보고회( 2 0 0 2년1 1월1 3일) 말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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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업추진체계 1 7 4

[그림3-4-04] 입찰정보개선방향 1 8 0

[그림3-4-05] 조달과정온라인화를통한업무개선 1 8 0

[그림3-4-06] 대금지불절차개선방향 1 8 1

[그림3-4-07] 공공기관물품구입효율화 1 8 1

[그림3-4-08] 계약방법및발주개선 1 8 2

[그림3-4-09] 정부물품분류체계개선 1 8 3

제4장 행정내부업무

제1절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표4-1-01] 연계대상기관및정보시스템 1 9 2

[표4-1-02] 재정관련법령정비개요도 1 9 3

[표4-1-03]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에따른

업무처리의변화(예시) 1 9 7

[그림4-1-01]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성체계도 1 9 0

[그림4-1-02] 추진체계구성도 1 9 6

제2절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표4-2-01]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소요예산현황 1 9 9

[표4-2-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개발대상업무 1 2 1

[표4-2-03] 1차수집대상자료 2 0 5

[표4-2-04] 정비대상법령현황 2 0 6

[표4-2-05] 서식표준화현황 2 0 6

[표4-2-06] 민원종류별서비스실시계획 2 1 1

[표4-2-07] 교원잡무경감기대효과 2 1 3

[표4-2-08] 인터넷상담기대효과 2 1 3

[표4-2-09] 대국민만족도제고서비스 2 1 3

[표4-2-10] 서식표준화및통·폐합개선효과 2 1 4

[그림4-2-0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추진체계 1 9 9

[그림4-2-02]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리적구성도 2 0 3

[그림4-2-04] 중앙총괄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조직(안) 2 0 7

[그림4-2-05] 상호복구에의한장애복구

구성도(서버A에장애발생시) 2 0 9

제3절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표4-3-01] 사업추진기구별주요기능및역할 2 2 0

[표4-3-02] 시국구행정정보화의정량적효과 2 2 6

[그림4-3-01]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구성도 2 1 8

[그림4-3-02] 사업추진조직 2 1 9

제4절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사업(PPSS) 

[표4-4-01] 다른나라의e-HRM 사례 2 2 9

[표4-4-02] 사업추진경과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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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01] 전자정부사업의분야별과제와주관기관 1 9

제1장전자정부추진배경과 동향

제1절전자정부추진배경과연혁

[표1-1-01] 5대전산망별주요내용 3 4

[표1-1-02] 행정전산망6대우선업무및서비스내용 3 4

[표1-1-03] 전자정부기반고도화 3 7

제2절외국정부의동향

[표1-2-01] 미국의분야별전자정부사업 4 3

[표1-2-02] 미국의고객중심적정부구현을방법론

위한두가지 4 3

제2장전자정부사업추진체계와경과

제1절전자정부특별위원회빌족과정과의의

제2절추진체계

[표2-2-01] 제1단계의 전자정부1 1대사업 6 4

[표2-2-02] 8개사업별법령정비결과사업명 7 1

[표2-2-03] 정보공동이용을통한구비서류감축비용 7 3

[표2-2-04]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구성 7 5

[표2-2-05] 전자정부1 1대중점사업예산지원현황 9 4

[그림2-2-0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내부조직구성 5 9

[그림2-2-02] 전자정부사업예산심의조정체계 9 3

제3절사업범위및 과제의결정

[표2-3-0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역점활동내역 9 9

[표2-3-02] 전자정부구축을위한참여자들의활동 1 0 0

[표2-3-03] 비공식적참여전문가 1 0 0

[표2-3-04] 전자정부1 1대과제의목표 1 0 5

[그림2-3-01] 전자정부구현구성요소 9 5

[그림2-3-02] 전자정부의역할과범위 9 6

[그림2-3-03] 전자정부의사결정참여자구성및역할 9 9

[그림2-3-04] 전자정부의비전 1 0 2

제3장창구민원업무

제1절정보화를통한민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

[표3-1-01] 국세청소관민원신청절차 1 2 2

[표3-1-02] 수수료후불제민원1 3종 1 2 2

[표3-1-03] 정보공동이용을통한구비서류감축비용 1 3 4

[표3-1-04] 전자적열람서비스를통한비용절감효과 1 3 4

[표3-1-05]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1 3 5

[표3-1-06] 민원의전자적열람·발급서비스확대일정 1 3 7

[그림3-1-01] G4C 사업B P R / I S P사업추진조직도 1 1 7

[그림3-1-02] G4C 본사업추진조직도 1 1 8

제2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

[표3-2-01] 보험적용및자격관리 1 3 9

[표3-2-02] 징수관리 1 3 9

[표3-2-03] 시스템관리 1 4 0

[표3-2-04] 정보화인프라 1 4 0

[표3-2-05] ISP 조직구성및주요기능 1 4 3

[표3-2-06] 본사업(개발) 조직구성및주요기능 1 4 4

[표3-2-07] 시스템구축전·후의기대효과비교 1 4 9

[표3-2-08] 주체별시스템구축전·후의기대효과비교 1 4 9

[그림3-2-0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업

목표시스템구성도 1 4 1

[그림3-2-02] ISP 조직체계 1 4 3

[그림3-2-03] 사업(개발) 사업부서조직체계 1 4 3

[그림3-2-04] 민원신고방문자별시스템구축

전·후의기대효과비교 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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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추진환경과필요성

가. 전자정부사업의추진배경

1 9 9 0년대 중반부터선진국들이컴퓨터와인터

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행정을개혁하

려는노력의일환으로사업을전자정부( E l e c t r o n i c

Government) 사업을추진하기시작했다. 그이후

인터넷기반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5 ~ 6년 정도의중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

다. 이들국가는행정의효율성과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위한 행정개혁의유력한전략으로전

자정부사업을추진해왔다.

우리나라도 1 9 8 0년대 이후 국가기간전산망사

업을시작으로1 9 9 0년대에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을통해범국가적인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가능하

게한바있다. 그러한성공적인망구축은IMF 경

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동력인반도체, CDMA,

디지털 TV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 궤를

같이하고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코리아2 1사업의 추진, 「전

자정부법」등 관련법령의제정, 전자정부의행정

개혁 의제 채택등 해당 부처들의노력은전자정

부사업을추진하는중요한동력으로작용했다. 이

러한여건을고려한김대중대통령은시의적절하

게2 0 0 0년1 2월전자정부사업을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것을결심하고지속적인관심과독력로사

업을 마무리하도록리더쉽을 발휘하였다. 즉, 전

자정부사업은전형적인 하향적인 접근방법( T o p -

down Approach)에따라추진이이루어졌다고볼

수있다.

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설치 운영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안문석 고려대 교

수, 이하특위)는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후에

기획조정비서관) 및 당연직 부처 위원(행정자치

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과제수행

부처위원(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

지부·노동부차관), 서울시 행정1부사장국무조

정실경제조직관등정부위원1 0인, 그리고민간위

원7인등총 1 7인으로구성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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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성공의요인

첫째, 전자정부사업의가장중요한성공요인은

대통령의 주도적인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었다.

대통령은기회있을때마다그중요성을역설하고,

매주또는격주로정책기획수석의진도보고를받

았다. 대통령의관심은부처간업무협조에서절대

적으로필요했다. 

둘째, 사업성공을위해 유관 부처의협조는절

대적이라는인식을갖게되었다. 사업을위한예산

지원, 부처간협조 획득, 그리고법령개정등에서

의정치적지원이성공의전제조건이었다. 이에따

라 민주당은전자정부지원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지원했고, 한나라당도개별의원차원에서적극적

인지원을아끼지않았다.

셋째,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의또 다른 성공요

인은민간부문의정보시스템사업기술의발전이었

다. 업무재설계( B P R )과 정보화전략계획(ISP) 단

계부터시스템구현단계에이르는모든업무를민

간부문에위탁했는데, 대기업과중소기업의콘소

시엄형태로참여한업체들의적극적인노력이주

효했다.

넷째, 각부처의차관, 담당국장및과장의헌신

은 물론, 사업이종반으로들어서면서각 부처장

관의사업관심도가높아져중요한역할을수행했

다. 아울러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교육학술정보원등 정부출연기관의인적·기술적

지원도큰기여를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특위 민간위원의 헌신적

인노력에힘입은바컸다. 민간위원들은2개이상

의 과제를맡아그 추진과정을점검및 조언했고,

2 1개월동안실무위원회5 1회와본위원회7회및

수많은사업별·분야별회의에주도적으로참여하

여사업을이끌었다. 

[표1-0-01] 전자정부사업의분야별 과제와주관기관

분류 사업과제 주요내용 주관기관

창구
민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 주민등5대국가DB 공용 행정자치부

민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 건강등4대보험정보연계 보건복지부·노동부

업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사업 전조달절차의온라인화 기획예산처·조달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구축사업( H T S ) 국세의인터넷납부 국세청

행정
국가재정정보시스템사업 국가재정·회계의정보화 재정경제부

내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2 1종의시·군·구업무정보화 행정자치부

업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N E I S ) 교육행정정보의D B화 교육인적자원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 P P S S ) 공무원인사정보D B화 중앙인사위원회

기반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활성화사업 표준화된문서결재와유통 행정자치부

구축 전자서명및행정전자서명사업 범정부전자인증제확산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업무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 부처간통합전산환경구축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특위는2 0 0 1년2월에출범하여과제추진우선

순위결정및과제선정을거쳐, 같은해5월대통

령에게사업시작을보고했다. 그뒤 2 0 0 2년 1 1월

사업완료보고를마치고, 2003년1월까지2년 동

안 활동했다. 그동안3회의대통령보고, 7회의본

회의5 1회의실무회의등을통해사업과제의선정

과점검및조정, 자문에이르는활발한활동을펼

쳤다. 특히 특위 민간위원과관련 부처 국장으로

구성된실무위원회는수많은실무회의, 과제별회

의, 분야별회의를열어사업추진과정에서당면한

부처간의견조정, 과제진도점검, 기타과제추진과

정의발생장애요인제거등에엄청난노력을경주

했다. 

이같은특위 활동 형태는관련법령 개정과부

처간이견조정, 이해당사자의설득, 기술적문제

의 해결 등 숱한 어려움을극복하고이미 설정된

목표를정해진기간내에완료한대표적인운영사

례로서제시될수있다.

2. 전자정부사업추진체계와경과

가. 사업선정기준과추진전략

특위는다음과같은사업우선순위와전략에따

라 선정된전자정부1 1대 과제를일관성있게 추

진했다. 

첫째, ‘선택과집중’의 원칙에따라부처내 단

위업무보다추진이어려울뿐만아니라시스템구

축의 파급효과가큰 다부처관련업무를선택하여

집중지원해나갔다. 

둘째, 시스템개발사업의구체적인추진은주관

부처를지정하여부처차관이실질적책임자로서

수행하도록하고, 특위는주로주관부처의업무추

진을 지원하는 업무분담체계를운영했다. 따라서

홍보 등 대외업무는주관부처를통해 수행함으로

써주관부처담당자들의참여의욕을높이는데초

점을맞췄다.

셋째, 특위의지원범위를한정하지는않았으나

사업출발초기에는선정된업무의예산확보에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 중반 이후에는 선정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법령

개정등의문제를해결하는데중점을두었다.

넷째, 범부처적인연계, 기술지원, 예산배정등

의 공통문제를해결하는데행정자치부, 정보통신

부, 기획예산처가참여했다. 기술및 행정 지원은

한국전산원에의존했으며, 업무조정은 공동실무

지원단장인청와대 정책비서관이주로 담당했다.

그리고청와대정책기획수석을통해 특위의점검

결과를대통령께매주또는격주로보고하는체계

를만들었다.

다섯째, 실무위원회회의를매주개최하여진도

파악및미진한부분의독려, 회의내용의주기적인

피드백등을함으로써사업을기일내에완료하도

록점검·조언했다.

이를검토해볼 때특위는선택과집중원리, 주

관부처 위주의 개발전략, 공통애로사항의제거전

략, 체계적인점검전략에전력을기울였음을알수

있다. 바로이와같은전략이전자정부사업의성공

을가져온핵심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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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증명발급업무가대폭 감소하여업무처리

의 효율성과투명성이높아진다. 셋째, 정보의공

동이용으로구비서류를감축하고, 전자적 열람서

비스를통해많은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다.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우리 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의4대보험은가장중

요한사회보험제도들이다. 따라서고객에대한정

확하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함은물론, 어려운재

정여건을고려하여효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바

람직하다. 그런데사업이시작되기이전의4대보

험은상호연계성없이분립발전해왔다. 그결과

사회안전망으로서기능과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

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공동주관기

관으로고객의자격관리등 4대보험의공통업무

를 중복신고하지않고 1회 신고로일괄처리하는

방안을강구하게되었다. 즉, 4대사회보험정보연

계시스템구축사업은고객 서비스와업무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방안으로추진되었다. 이사업은4

대 사회보험정보시스템사이의정보자원을상호

연계하여창구 일원화를도모함과아울러공통·

유사민원업무를공동접수처리하며, 공동정보데

이터베이스관리를통해 정보의정합성과재활용

성을증대하는데초점을두었다.

주요시스템구축내용은업무절차개선, 공통업

무처리시스템구축,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구

축, 공동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 관리, 정보연

계게이트웨이시스템구축, 법·제도개선및 표준

화, 정보인프라구축등이다. 이과정에서3 5종의

업무를8종으로줄이고, 26종의첨부서류중1 5종

폐지및 1 1종에한해제한적인첨부서류를징구하

는등의 문서간소화를단행했다. 또한원스톱·논

스톱 인터넷신고가가능하도록신고서식을표준

화하고, 공통업무접수처리시스템을구축하여민

원인의편의와관리효율화를도모했다. 

사업결과, 고객이4대공단지사별로3회씩신

고하던것이어느 공단 지사에서나1회 신고만으

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2 4시간

3 6 5일인터넷민원신청및진행결과조회를할수

있는무정지인터넷포털서비스가가능해졌다. 다

른한편으로는장애인내역정보연계, 누락사업장

및누락가입자관리, 민원신고시기일원화를통한

보험간자격관리내역일치등행정내부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도크게기여하고있다. 

(3) 인터넷을통한홈택스서비스( H T S )

인터넷을통한홈텍스서비스(HTS, Home Tax

Service through Internet)는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사업이다. 국세청이

주관하는이사업은첫째, 모든국세행정을가정납

부서비스화하여납세자의편의를도모한다. 둘째,

지식정보사회에부응하는행정정보를실시간제공

해준다. 셋째, 세무행정의능률성과투명성을제고

하는효과가크다.

H T S는국세에대한신고, 고지, 납부, 민원처리

및 부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한다.

2 0 0 0년부터 시행된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와

3. 주요사업내용

가. 개요

전자정부사업은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민원행정서비스(G2C, G o v e r n m e n t

to Citizen), 기업활동환경의조성차원에서대기

업서비스(G2B, Government to Business), 그리

고 정부 내부업무의효율화차원에서부처내·부

처간서비스(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의세가지로구분한다. 

특위는 대상사업으로 창구민원사업(프론트 오

피스) 4개와정부내부사업(백오피스) 4개및 전

자정부기반사업(인프라스트럭처) 3개를 균형 있

게 선정했다( [표 1-0-01] 참조). 창구민원사무는

대체로일반국민과기업에대한서비스의양과질

을향상시키는측면에서필요하다. 정부내부사무

는 정부 내부의업무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시키

는관점에서중요성이크다. 기반사무의경우는창

구민원과정부내부사업들이성공적으로정착되는

데필요한기반을구축한다는점에서절대적이다.

이들사업은우리사회에서가장긴요할뿐만아니

라 외국정부에서도비교적우선순위를높게선정

하여추진하고있다.

나. 대국민민원업무(프론트오피스)

(1) 정보화를통한민원서비스혁신( G 4 C )

전자정부1 1대사업중에서정보화를통한민원

서비스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

은가장대표적인창구민원사업(프론트오피스)이

다. 이 사업은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

부가범부처차원에서대국민 민원서비스의혁신

을도모하기위해대통령자문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 정부혁신의제가운데하나로추진하여업무재

설계와정보화전략계획을시행했다. 그후 전자정

부사업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로서시스템개발및운영을담당했다. 

G 4 C의주요내용은첫째, 인터넷상에서정부를

대표하는포털사이트를구축하여각 행정기관의

정보를연계제공하는단일창구( w w w . e g o v . g o . k r )

의 마련이다. 둘째, G4C는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통해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수록된4 , 0 0 0여 종의

민원사무 전체에 대한 처리기관과 절차, 수수료,

구비서류, 법·제도등의정보를 안내한다. 셋째,

전자정부단일창구를통해 3 9 0여 종의 민원을 인

터넷으로직접신청하도록개발했다. 이민원들은

1차적으로각종 증명의 발급을 비롯해, 구비서류

가없거나구비서류를행정기관간정보공동이용을

통해갈음할수 있는민원등으로한정했다. 신청

된민원의발급서류는우송또는지정관청에서수

령할수있다.

G 4 C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적·질적서비스를

더많이제공할수있다. 첫째, 질적인차원에서국

민은굳이행정기관이나대행사를찾지않아도된

다. 사무실이나가정에서직접민원신청이가능해

짐으로써 관청 방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적·물질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 이로써실질적

인 원스톱( O n e - S t o p )·논스톱(Non-Stop) 서비

스를받게된다. 둘째, 민원인에대한공무원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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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내부업무(백오피스)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 A F I S )

1 9 9 7년 경제위기이후국내외로부터국가재정

운영의효율성과투명성, 책임성이특히요구되고

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국가재정수입·지출및

자금·자산·부채관리, 회계·결산제도의통합관

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의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재정경제부가주관부처

로서국가재정정보에대한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

사업을시작했다.

재정정보시스템(NAFIS :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은중앙부처가관리·운용하

고 있는 일반회계 및 2 2개 특별회계와 중앙관서

장이 관리하는 3 2개 기금을 대상으로 예산 재배

정, 수입및지출관리, 자금·국유재산·물품·채

권채무관리및 회계, 결산, 그리고통합정보분석

업무를처리하고있다. 따라서정보시스템에는표

준재정, 자금출납, 통합결산, 통합정보분석 등의

하위시스템이구성되어있다. 이처럼국가재정흐

름을정보화하는일은법·제도적으로나회계관행

상매우어려운과제이고위험성이있는사업이지

만, 「국고금관리법」제정및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도입등을통해시스템구축을완료했다.

N A F I S의구축에의해재정업무간소화와자동

화가가능해져많은비용이감축되고, 국고여유자

금과 국유재산운용 등이 효율적으로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국가재정상태의정확한진단과분석

을통해재정위험관리를예측수행할수있는재정

건전화노력의출발점이되고있다.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 E I S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세계 최고수준의 정

보인프라기반이구축됨에따라전국단위의통합

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FIS :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의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주관기

관으로서본격적인사업추진에나섰다. 이사업은

종전의1만여개 각급 학교단위의폐쇄적이고자

원 낭비적인시스템대신 전국단위의개방적·통

합적정보시스템을지향하고있다. 

N E I S는 기획, 공보, 법무, 감사, 교육통계, 입

(진)학, 장학, 예산, 급식등 2 7개 전 교육행정업

무영역을정보화하는방대한사업이다. 제증명서

비스는교직원경력증명서와재직증명서를비롯해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검정고시관련증

명 등을온라인으로발급받을수 있다. 이를위해

법령과서식을정비하고물적기반, 운영환경등을

조성했으며, 사용자및운영자교육을완료했다. 

N E I S은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 교육행정 업

무처리절차및방식개선, 서식표준화및폐지등

을추진함으로써교육활동에전념하도록했다. 이

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한편, 인터넷을 통한

학부모의학교행정참여보장과상담등으로가정

과학교의사이버만남을활성화하게되었다. 이같

은 서비스개선노력은대 국민만족도제고등의

효과를거둘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 

(3)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1 9 8 0년대부터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1 9 9 0

원천세 전자신고에이어, 2002년1 1월부터 특별

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등 5개

간접세와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 2개세목의부

가세를전자신고하도록개발했다. 그리고모든국

세에 대한 전자고지를통해세무공무원의주소지

방문이나등기우편송부 등 불완전한고지업무를

보완했다. 또한전자납부는모든세목에대해인터

넷 뱅킹, 현금자동지급기등을통해납부할수 있

도록만들었다. 이밖에전자민원및안내서비스는

전자적방법으로국세납부등에대한서비스를제

공해준다. 

무엇보다H T S는납세자의세무서방문을통한

세무공무원대면접촉을감소시켜세무행정의투

명성을제고시키는데기여한다. 아울러민원인의

시간 절감과공무원의업무감축을가져오는데도

효율적이다. 더나아가세무행정의정확성을기함

으로써세정의선진화에기여하게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 2 B )

공공조달은 국가통합재정의 거의 절반에 육박

하는규모를갖고있다. 그런데전통적으로복합한

절차와수많은구비서류가수반됨으로써효율성과

경쟁성이미흡하다는지적이많았다. 이같은상황

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조달정보를일목 요연하게보고입찰

절차를거치는단일창구구축이긴요했다. 이를통

해 국가경쟁력을제고시키고, 행정투명성과재정

절감을실현하는것은중요과제였다. 기획예산처

와조달청은과제해결을위해범국가적인인터넷

기반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사업( G 2 B )을

추진하게되었다.  

G 2 B는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시스템 구축사업

을목표기간내에완료했다. 주요내용은사업자등

록, 업체실적, 입찰, 낙찰, 계약, 문서유통및전자

결재등전자조달과관련된전 라이프사이클의전

자화이다. 이로써사업자는1회 등록으로전국의

공공기관입찰에응할수있게되었다. 

전자조달에서는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

자치부등유관기관과의시스템연동이어려웠다.

그뿐만아니라이를원활하게하는관련법령의개

정도매우어려운과제였다. 그렇지만법·제도개

정에 대한 단계적 접근, 개방된 기술표준에따른

시스템상호호환성확보, 범정부적추진체계확립

에의한기관간유기적협조체제를통해성공적인

시스템을이루어내었다. 

G 2 B의 구현으로 조달행정은투명성과 공정성

을 제고하고, 기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하게되었다. 조달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

제고는조달시장의수요와공급체계를과학화·표

준화함으로써모든입찰정보의인터넷공개, 대폭

적인구비서류제출폐지및조달과정온라인화, 대

금지불절차의단순화, 전자적자금이체, 전자카탈

로그확대를통한공공기관업무효율화, 복수업체

계약확대및직발주·직대금지급, 국가목록정보에

의한 국가통합자원관리 기반구축 등을 달성하는

효과를 거뒀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비용절감효과

는산정하기어려울만큼대폭적인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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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활성화(분야별문

서표준화, 문서업무재설계, 사무관리규정개정, 전

자문서유통표준및전자문서시스템규격표준제정

등)이다. 그리고세번째단계로공문서업무전과

정의전자화를추진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는 문서유통

시간단축, 문서수·발신, 문서심사등문서관련

인력과비용및 사무실공간절감등의효과를기

대할수 있다. 동시에문서작성자로부터최종업

무실행자까지의유통시간단축으로행정능률이향

상되고, 부처간·기관간 행정문서의 정보연계를

통한공동이용이촉진된다.

( 2 )전자서명활성화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기반확충

현실세계의 도장이나 수기서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거래에서도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문서

위·변조방지를통한보증수단으로써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정보통신부가주관기관이되

어「전자서명법」을제·개정하여전자서명을확산

함으로써전자거래를활성화하게되었다. 

한편, 인터넷과같은가상공간에서는인감증명

서등각종공문서의합법적인효력을유지하는일

은국가의공신력을유지하는차원에서매우중요

한의미를지닌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행정자

치부가주관하여민원관련정보의위·변조및유

출을방지하는공인된행정전자서명제도를정착시

키는사업을진행했다. 전자거래를위한전자서명

과관인등공문서의효력을결정하는행정전자서

명이 안전하고신뢰받는환경을조성하여사회적

으로확산시키는일은매우중요한과제가되어있다.

그동안정보통신부와행정자치부는기술적·제

도적정비를통해전자적거래의성패를좌우하는

전자서명과공인전자서명을사회에확산하는작업

을 시행해왔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

(주),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등6대기관을중심

으로공인전자서명1 , 0 0 0만 명 확산 운동을전개

하고있다. 특히정보통신부와행정자치부는서로

간의조정으로, 문제가되었던전자서명과행정전

자서명(전자관인)의상호시스템연계를가능하게

했다.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통해전자거래와전자정부서비스확산이이루어짐

으로써시장거래비용이대폭절감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등을통한민원처리가원활해졌다. 또한

민·관 전자인증기반 상호연계를 통해 신원확인

및개인프라이버시보호 등시간적·공간적제약

없는 안전한민원처리체계가구현되는기회를제

공하고있다.

( 3 )범정부적전산환경의효율적 운영을위한

혁신방안수립

전자정부서비스가본격시행됨에따라각 부처

간·기관간에분산관리·운영되어온전산인력과

서버를비롯한장비, 물리적공간등 각종전산자

원을통합적·효율적으로운영할필요성이제기되

었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

산처가 공동주관기관으로서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범정부적인전산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한사

년대부터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에부응하기위해 사업이시작되었

다. 이는과거에예산및인력등의이유를들어시

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행정정보시스템 단위를

시군구로 전환함으로써 기초단체 단위의 행정과

민원서비스의기반이되는핵심정보를데이터베이

스화하려는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 지적, 차량, 환경, 재·세

정, 호적, 재난재해등2 1개분야업무에대한업무

재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시스템개발을진행했다.

이과정에서업무의비효율적요소 제거와정보공

유체계확립, 민원서비스개선등을위한법·제도

적 정비, 구비서류감축및 수작업서식문서의전

자화및표준화등이추진되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정보화를통한

( G 4 C )와연계되면서정보공동이용을통해인터넷

에 의한 무방문민원서비스를혁신적으로변화시

키고, 지방자치단체중심의전자정부실현, 행정효

율성제고등의효과를나타내고있다.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 P S S )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은정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

해 중앙인사위원회가주관기관이되어 개발했다.

이시스템은정보기술발전에따른전자적인적자

원관리( e - H R M )를 도모하고, 부처별로분산관리

되는채용, 승진, 평정, 교육훈련등 인사관리업무

를표준화·통합화된방식으로처리한다. 또한국

가 차원의 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원의적재적소배치와인사의투명성및공정성

을확보하게된다.

P P S S를 통해인사업무담당자는인사기록, 호

봉, 징계, 채용, 상훈등인사관련정보와급여, 연

말정산, 건강보험등급여관련정보, 그리고근무

상황, 출장등 복무관련정보들을전자적으로관

리할수있다. 이렇게관리되는인사정보는인사권

자, 부서장, 개별공무원이m y P P S S를 통해열람

이 가능하고, 의견제시등을할 수 있도록보장한

다. 일반국민은채용정보와인사통계등을인터

넷으로볼수있다.

이밖에P P S S는인사관리업무전산화로인사기

록관리와급여및 연말정산관리등에투입되는인

사관리인력을대폭절감시켜준다. 특히인사관리

의 과학화·투명화·공정화·개방화를통해범국

가차원의인재관리를가능하게하는중요한의미

를지닌다.

라.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

(1)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활성화

대면결재, 종이문서등종전의비표준화된문서

유통 방식으로는타 문서시스템과의호환성이미

흡했다. 그리고타 행정기관과의문서유통이불가

능하다는문제가발생했다. 이에따라행정자치부

가주관기관으로서전행정기관간에전자문서유통

이 가능하도록모든 문서양식을표준화하는전자

결재및전자문서유통활성화를추진하게되었다.

이사업의추진은크게세단계로나뉜다. 첫단

계는행정기관의전자결재활성화이고, 두번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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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세계최고수준의정보기술환경에부합되

는방향으로정부부처의기능조정과규제개혁, 업

무 프로세스개편등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

한 전자정부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추진체계정비, 인프라확충등 기본적인

추진환경의정비가필요하다.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은G 4 C와 같이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에초점을둔 현재의전자정부사업을

도약의토대로삼을수있다. 그리하여기업경쟁력

을 제고시킬수있는대 기업지원서비스및 대 국

민 민원행정서비스 이상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전자민주주의서비스등의새로운서비스개발 방

향을설정해진행되어야한다. 

업은 5 0 8개 행정기관을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사업은인적·물적자원, 정보화관련프로

세스, 법·제도등으로나누어전산행정서비스현

황분석및 개선방향을제시하고, 범정부적인전산

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한혁신방안수립및단계

적 추진전략을연구하고있다. 업무재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전자정부사업 완료시에 종료되

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및 통합추진은차기사업

으로다음단계에서추진하도록되어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정보화운영서

비스품질이고도화될것이다. 그리고전문인력에

의한상시운영체계를도입함으로써국민의서비스

만족도를향상시키고, 전산자원의효율적 관리·

운용체계를확립할수있다. 정보자원의공동이용

촉진을통해서는행정비용절감효과를극대화하며,

개별구축된정보시스템들의상호운용성과신뢰성

을획기적으로제고하게된다. 

4. 전자정부사업성과와향후과제

가. 기대효과

전자정부사업은 국민에 대한 최고수준의 행정

서비스를제공하고, 기업활동에최적의환경을조

성하며, 행정의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극대화

하는목표를지향한다. 

이는국민이안방이나사무실에서한번의클릭

으로원하는민원증명을발급받고, 기업창업신청

을 가능하게하는 혁명적인민원행정서비스를실

현하고있다. 

서비스실현과정에서는정부내부의대대적인

업무혁신도병행된다. 불필요한규제와 업무프로

세스의개혁및폐지, 문서감축과표준화된문서유

통을 통한 부처간·기관간정보공동이용, 단일창

구구축등의과정을거치게된다. 

전자정부사업은이제첫걸음을시작했다. 그런

데도 전자정부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금전적인가치로는일일이환산하기어려울만큼

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전자정부사업을추진함으로써우리나라의

행정은효율성·투명성·민주성등다양한측면에

서 선진국가수준으로향상되는효과를기대할수

있다. 실제로전자정부사업이완료된이후의활용

도를보면모든사업에서상당히좋은결과가나타

났다. 

이러한사업의성공적인완료와활용도제고를

통해우리나라전자정부수준에대한 국제적인평

가도비약적인향상을보이리라고기대된다. 

나. 성공요인과제약요인

시간적인압박과예산상의제약, 그리고부처간

의어려운조정과정등의악조건속에서도 전자정

부사업은현재까지성공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

다. 그 주요 요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대통령의

리더십과지속적인관심, 각부처담당자들의희생

적인노력, 특위위원의헌신적인봉사등이적절

히조화된데서찾을수있다. 그러나1 1대과제의

완수는전자정부사업의완료가아니라이제 첫걸

음을내디딘데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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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추진환경과필요성

가. 전자정부추진의필요성

국민의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정부에대한국

민들의인식은서로다르다. 

일부 국민은‘정부’에 대해 그 어감에서부터

‘불친절하고불투명하다’는다소비판적인인식을

가지고있다. 여기에더해‘전자’라는단어는전자

공학, 전자계산학, 가전의냉장고, 산전의반도체

등과같이공학적이고딱딱한느낌을준다. 그러나

전자정부가추구하는비전과목표는오히려그반

대이다. 산업사회에서 오랫동안 불친절·고비용

행정서비스를 받아온 국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을충분히활용하여보다적은비용으로편리

한행정서비스를최대한제공하려는고객지향적인

목표를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정보통신은인간의사회활동에서가장큰 제약

요인인시간적·공간적한계를극복하는데 결정

적으로기여하는기술이다. 컴퓨터와통신망을통

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정보자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세계화·시장화·민주

화등거대물결에적응하고생존하기위해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지니는장점을적극 활용하여기

업의생산성은물론, 국민에대한행정서비스의효

율성과투명성을제고시키는것은 중요한과제가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전자정부에대한논의는미국등

선진국과마찬가지로1 9 9 0년대 중반부터시작되

었다. 이시기에세계각 국가는컴퓨터와인터넷

등정보통신혁명에부응해미국의정보고속도로사

업이나일본의신사회자본과같이초고속정보통신

망사업을경쟁적으로추진했다. 우리정부도다양

한노력을경주하여국가의총체적인경쟁력을강

화하는계기를마련해나갔다. 이미범사회적으로

는‘산업화는늦었으나, 정보화는앞서자’는 구호

하에강도높은정보화노력이경주되었다.

1 9 9 7년 말의외환위기직후출범한‘국민의정

부’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을 구조조정

및개혁의주요대상으로삼았다. 특히공공부문은

정부조직인력감축 등의 하드웨어적인개혁과더

불어각종행정규제나일하는방식의개선, 행정업

무프로세스의재구축및전자화를개혁의주된대

상영역으로선정했다. 그것은미국, 영국등 주요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과연혁

제 목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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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결과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세계를무대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

게되었다. 

이와같은정보통신분야의높은성과는그동안

정부와기업, 그리고국민이합심하여이루어낸결

과물이다. 이제정부는그성과를바탕으로국민과

고객에게보다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준비를해

야 한다. 정부로서도지나간산업사회의정부운영

실패로부터유발된국민적신뢰 상실을회복해야

할 입장이다. 아울러정보사회의정부운영을성공

적으로일궈내기위해새로운형태의행정서비스

를적극개발하여 국민에게제공할사명을부여받

고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공급내

용과방법을근본적으로전환하는가장중요한접

근방법이라고평가된다. 바로그때문에유엔경제

사회국(UNDPEPA), 세계은행(IBRD),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등중요한 국제기구들은물론,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가들

도 전자정부서비스개발 경쟁에뛰어들어전력을

기울이고있다. 바로이러한국제적경쟁환경은우

리나라의선도적인전자정부사업을계속요구하

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2. 우리나라전자정부의연혁

가. 역대정부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초기노력

우리나라의전자정부는1 9 8 0년대후반부터본

격적인행정업무전산화와이를네트워크로연결시

키려는움직임으로부터시작되었다. 그결실이바

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다. 이를 위해 1 9 8 6년

1 2월「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법률적토대를마

련했다. 아울러대통령 직속의 전산망조정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 5대분야별 추진위원회를설

치하는등체계적으로추진해나갔다. 

정부는 1 9 8 7년부터 시작한 제1차 국가기간전

산망사업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방법의

개선, 국민의편의성증진, 국가경쟁력제고등을

위해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등 5개

분야를선정하여추진했다. 그주요내용은[표1 -

1 - 0 1 ]과같다. 

1 9 8 7년부터1 9 9 1년까지진행된제1차국가기

간전산망사업을통해 주민, 토지, 금융등 국가운

영에 필수적인주요 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가이

루어졌다. 이가운데특히주민, 부동산, 자동차등

을대상으로한행정전산망사업은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핵심으로행정정보화에큰영향을미쳤다.

행정전산망사업중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고

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 자동차관리의6개사

업을우선업무로선정하여추진함으로써1차행정

전산망사업을통해 국민생활과직접 관련되는이

들업무의전산화는1 9 9 1년도에성공적으로마무

리되었다( [표1-1-02] 참조). 

1 9 9 2년부터1 9 9 6년까지진행된제2차국가기

간전산망사업은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서

추진했던사업들을지속적으로보완·발전시켜나

가면서행정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전산시스템의

국가들이행정개혁을정보화와병행해추진한경

험뿐만아니라동일한학습내용을감안해이루어

졌다. 사실법·제도의개편, 업무의재구축, 기능

의 조정등과같은제도적인개혁노력이없는정

보화만으로는정보통신기술의이점을충분히발휘

할 수 없다. 이는과거국내외에서추진된수많은

사례에서관찰된바있다. 따라서공공부문등4대

부문의 개혁을 역사적소명으로삼고 출범한‘국

민의정부’가전자정부사업을통한행정업무의체

계적인 재구축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에

초점을맞춘것에대한의미의중요성은아무리강

조하더라도지나치지않다. 세계주요국가들이서

로 경쟁적으로전자정부를추진하고있는 시점에

서 우리정부도늦지않게참여하여더욱빨리성

과를가시화하는역량을발휘했다. 이같은결과는

우리나라의정보기술수준은말할것도없고, 행정

개혁에대한국민적의지또한매우높음을보여주

고있다.

이제전자정부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논의

는더이상전개되지않고있다. 문제는어떤행정

업무를어느수준으로할것인가에논의의초점이

모아져있는상황이다. 전자정부의방향과전략은

우리행정이국민과기업의발전을이끄는최상의

서비스를제공하는선진행정체제구현의매우 중

요한성공요인으로자리잡은셈이다. 

나. 정보기술환경의성숙

1 9 9 0년대이후우리사회는한 차례크나큰경

제위기를겪었다. 그런데도지속적이고역동적으

로 경제발전을이루어낸것은 바로 정보통신기술

과 정보통신산업이가장 중요한산업적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1 9 6 0년대부터유지되어온불균형압축성장모형의

실패에서유발된것이라고볼 수 있다. 당시우리

나라의정보통신부문은비약적인성장을통해 다

른 산업분야발전을선도함으로써경제위기를재

빨리극복해내는원동력이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속정보통신망의조기 구

축을실현했다. 그결과전 가구수의70% 수준에

이르는 세대 당 초고속망가입자 비율과 인구의

50% 이상에달하는인터넷이용자비율을자랑하

고 있다. 그리고 1만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를초고속통신망에연결한것은일부

도시국가를제외하고는세계최초의일이다. 이러

한일부통계지표들은세계에서가장높은 수치로

평가받고있다. 

우리사회는수요자측면에서고품질의정보통

신서비스를받을준비기반이충분히마련되어있

었다. 우리국민의첨단정보통신기술향유수준은

2 0 0 2년6월의월드컵대회신화와같은해1 2월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증명된바 있다. 정치·사회

적인차원으로까지확대된정보통신서비스수요의

배경에는정부의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지식기반

경제의구축, 정보통신산업의수출전략화등일련

의정책적인노력도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CDMA 휴대전화

기, 셋톱박스, 디지털텔레비전등 일부정보통신

기술에서세계경제를선도하는단계에까지이르렀

다. 이것은 기업과 시장이 기술의 개발·응용및

시장개척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성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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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등전국민이관련된6개업무를우선추진함으

로써국가전산화의표준을제공했으며, 본사업의

결과로주민, 부동산, 자동차등 국가행정기본자

료의디지털화가이루어지게되었다. 

본사업의성과로는민원서비스개선을통한국

민편의증진, 행정업무처리효율화, 경제·사회의

투명성기반마련등을들수있다. 일선행정기관

의정형적업무인고지서발급, 제증명발급, 안내

서고지·보고·통계·대장관리등의업무가전산

화됨에따라처리과정이간편해져국민은행정서

비스를신속하게받을수 있게되었다. 그뿐만아

니라 전산망을통해 일선민원창구로부터민원서

비스를접하게되어정보사회에대한국민인식제

고라는간접효과와함께 정보사회여건을마련하

는데에도기여했다. 

이 밖에 행정전산망사업은도시, 농촌 등의 지

역에관계없이균등하게행정정보를배분할수있

게 함으로써간접적이나마지역간격차를해소하

는데이바지했다. 그리고행정의효율화측면에서

도큰성과를거두었음은물론이고, 행정기관의정

보를전산망을통해 공유함으로써부처간의수평

협조를 증진시켰다. 또한정보처리의신속화·정

확화를통해정보부재및정보처리지연으로인한

자원손실을최소화할수있게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 9 8 7 ~ 1 9 9 6년)은 전자정

부의가장밑거름이되는범국가적기반을형성했

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 우리나라는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을 모태로 하여 이후 행정기반정보를

전산화하고, 행정기관을온라인으로연결하는 행

정정보화사업을꾸준히추진함으로써네트워크기

반전자정부의초석을마련할수있었다.

9 4(2)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새로운인식

1 9 9 0년대에들어서면서미국과일본을비롯한

선진 각국이정보통신을국가경쟁력향상의근본

으로 인식하여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을하는

가운데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대한 필요성

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 9 9 4년에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2 1세기를 대비

하는국가전략사업으로선정했다. 이어서‘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추진계획’을확정하여국

가최우선정보화사업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한편, 정보화추진체계측면에서도다양한변화

가 시도되어 1 9 9 4년에는 체신부를정보통신부로

개편, 종합적인정보화정책을수립·시행하는정

책부서로서의위상을확고히했다. 또한국가사회

정보화를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과초

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범국가적으로효율

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 9 9 5년「정보

화촉진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입법·

사업·행정등국가모든영역의정보화업무를관

장할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

성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은 그동안 정부 내에

분산되어있던정보화관련기능을통합·조정하여

범정부적차원에서정보화사업을추진할수있는

기틀의마련이었다. 이로써5년단위의‘정보화촉

진기본계획’수립을통해 범 부처 차원의 정보화

를위한제도화가이루어졌다.

1 9 9 6년에수립된‘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2 0 1 0

년까지국가사회전반에걸쳐세계최고수준의정

보화실현을통한세계일류국가도약을목표로범

연계운영대책마련에중점을두었다.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신속한민원처리실현을위해국민복지, 우

체국종합서비스, 기상정보관리, 해상화물관리, 지

적재산권정보관리, 물품목록관리, 어선관리의7개

업무를중심으로추진했다. 그러나2차 행정전산

망의우선추진업무들은1차사업에비해 대민서

비스개선을위한 정부혁신의파급효과가상대적

으로낮은것들이었다. 

행정전산망사업은국민편의위주의작은정부

구현과선진경제사회실현의기반마련을목표로

했다. 또한 부처별·지역별로산재된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전산화하는한편, 전산관련행정, 제

도 및 기술지원을체계적으로연계시키고정부전

산화 비용을정보산업육성을위한 투자로활용하

도록했다. 

특히추진대상업무중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

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관

[표 1-1-01] 5대 전산망별 주요 내용

구 분 전산화대상 목 표 총괄기관

행정망 정부투자기관( 8 7개업무) 국민편의위주‘작은정부구현’ 총무처

금융망 은행, 보험, 증권, 투자금융기관 금융편의증진자본자율화에대비 한국은행

교육연구망 교육기관 연구여건의선진화 과학기술처

국방망 국방관련기관 국방체제확보 국방부

공안망 공안관련기관 - 국가안전기획부

[표 1-1-02] 행정전산망 6대 우선업무 및 서비스 내용

업무 서비스내용 서비스개시일

·주민등록업무(신규, 출생, 말소등)

주민등록관리
·민방위등일선행정지원업무

1991. 1
·주민등록등·초본및제증명발급

·각종통계보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부동산관리
·소유권및등급변동

1991. 2
·제증명발급(토지대장등)

·지적통계관리및정책자료출력

·자동차등록(신규, 이전등)

자동차관리
·자동차검사및정비

1990. 3
·제증명발급(자동차등록원부등)

·각종통계및정책자료제공

·수출·입신고및검사

통관관리
·제세수납관리

1990. 4
·보세운송화물관리

·보세장치장반출입관리

·취업알선

고용관리 ·사업장관리 1 9 9 0

·직업지도

·물가, 인구등2 0개부문통계관리

경제통계관리 ·통계정보검색 1991. 1

·통계수치를이용한각종비율의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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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Cyber Korea 21’마지막해인2 0 0 1년말

에는2 , 0 7 0만대로크게확대·보급되었다. 이동전

화가입자는1 9 9 5년 말 1 6 4만 명에서2 0 0 1년 말

2 , 9 0 4만명으로대폭증가했다.

이와 아울러 5 4개 중앙행정기관과1 6개 시도,

2 3 2개 시군구등 거의모든행정기관에홈페이지

가 개설되고, 각종 전자민원서비스가제공됨으로

써 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과사이버민원처리가

활성화되었다. 정부는2 0 0 0년1 0월정부대표전자

민원실운영이후4 , 1 0 0여종의민원안내와3 , 3 0 0

여종의민원서식을인터넷을통해제공하고있다.

또한1 9 9 9년4월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구축

하여호적등본, 생활보호대상자증명등2 0종의증

명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기관에 자동

이관하여우편발송해주는등국민에대한민원서

비스수준을개선했다.

민원행정의투명성확보와 국민편의증진을위

해서는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보급했다. 처

리과정공개사무로는중앙행정기관의경우법인설

립허가등 3 2 5개 민원사무, 지방자치단체의경우

5 7 1개민원사무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통해현재

2 3 2개 시군구에서주민, 토지지적, 건축, 차량, 보

건복지, 환경, 농촌, 재·세정, 지역산업, 민원등

1 0개 단위업무시스템별로 민원신청·접수·처리

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통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 5종의 민원서류 발급서비

스를2 4시간제공하고있다.

(2) 전자정부1 1대 과제: 기반완성

전자정부 구현은‘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Cyber Korea 21’에서도중점과제의하나로추진

해왔으나부처간의정보연계및공동활용과유기

적인 역할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현재 정부는행정전산망사업을통해얻은

경험과타우수사례에대한학습을바탕으로전자

정부1 1대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0 0 1년 1월전자정부추진과관련하여부처간

이견 조정·점검·평가기능 등을 담당하기위해

민간전문가와관련부처차관으로전자정부특별위

원회(이하특위)가구성·설치되었다. 동년2월에

는「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

에관한법률」(약칭「전자정부법」)이제정되면서범

정부적이고종합적인전자정부추진을위한 법·

제도적기반을새롭게했다.

「전자정부법」이시행됨으로써달라지는점을법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

[표 1-2-03] 전자정부기반 고도화

구 분 1차기본계획 사이버코리아2 1 현재

1 9 9 5년말 1 9 9 8년말 2 0 0 1년말

정부전자결재율( % ) - 2 1 . 2 8 0 . 6

공공전자조달비율( % ) - 1 9 . 3 8 7 . 5

P C보급대수(만대) 5 3 5 8 2 7 2 , 0 7 0

이동전화가입자(만명) 1 6 4 2 , 6 8 2 2 , 9 0 4

전자거래규모(조원) - 0 . 0 5 8 8 . 5

국가적 1 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첫번째 과제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었다. 작지만

효율적인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해대 국민민원

서비스의획기적개선, 정부정보의공동활용및공

개촉진, 행정정보의활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 주

민등록·부동산·금융등 기존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구축된시스템보완등을중점과제로선

정했다. 1997년이후전자정부구현사업은확대·

발전되어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등전자정부구

현기반환경을조성하고, 중앙과지방의주요업무

정보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했다. 

대표적인 추진사례로는 온라인을 통해 특허신

청·처리및수수료납부등이가능한특허넷시스

템, 불법·부정무역행위에대한효과적관리체제를

확립하고수출입업계의물류비용절감을위한관세

행정정보시스템, 항만물류원스톱체계를만들어

선박입항에서출항까지의모든과정을정보화하며

관련기관간정보공동활용체계를마련하는수출입

화물일괄처리시스템등의구축을들수있다. 

나. 국민의정부

(1) Cyber Korea 21 : 본격추진

1 9 9 9년 발표된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청사

진의일부가제시되었다. 이를구체화하기위해정

부생산성향상을위한행정업무의정보화, 민원행

정서비스의획기적개선, 입법·사법정보화추진,

환경과 재해정보관리체계 구축, 복지행정서비스

고도화’등을중점추진하게되었다. 그리고1 9 9 9

년 6월에는‘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 종합적이고체계적인추진

기틀을마련했다.

전자정부구현기반환경조성을위해서는초고

속정보통신망구축과 가입자망고도화,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행정기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운영, 전자문서유통추진등에역점을두었

다. 또한정보통신( I T )을 활용하여국민에게신속

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행정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5대 민원업무(주민, 부동산, 자동

차, 기업, 세금) 재설계및정부대표민원실과5대

분야데이터베이스의공동이용시스템구축을추진

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Cyber Korea 21’을

통해행정기관홈페이지구축, 행정기관전자결재

시스템도입, 전자문서유통, 5대민원업무재설계

및 5대 부문 데이터베이스의 공동이용시스템 구

축 등 전자정부사업을본격추진한결과, 모든공

무원에 대한 e-Mail 주소 부여, 전자결재율

80.6% 달성, 전자도서관·전자박물관구축에따

른 각종 지식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졌다( [표

1-1-03] 참조) .

공공부문조달업무의 경우 전자화를 통해 대상

기관이 1 9 9 8년 5 5 6개 기관에서 2 0 0 1년 2만

6 , 0 0 0개전수요기관으로확대되었으며, 전자조달

비율도 8 7 . 5 %까지 상승했다. 전자거래 규모는

1 9 9 8년 말 5 0 0억 원에서2 0 0 1년 말 8 8조 5 , 0 0 0

억원으로증대되었다. 

정보통신인프라에해당되는P C보급대수는제

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당시에는 5 3 5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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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로언제어디서나정부와접속하여전자정부서

비스를받을수 있는 안방전자민원서비스시대가

활짝열리고있다. 

특위는전자정부사업의기본틀로서1 1개 전자

정부중점추진과제를2 0 0 2년까지우선완료하는

목표를세웠다. 아울러전자정부추진원칙및 방

향으로국가적우선순위의사업추진, 다부처관련

사업은통합하여단일사업으로추진, 기존보유자

원은중복구축없이공동활용을극대화, 업무처리

절차혁신바탕위에서정보화추진, 사업에대한

사전·사후평가의예산배정연계등을설정했다.

이를통해각부처정보화사업의추진방향이기관

내부의행정업무처리중심에서기관간정보공동활

용및온라인민원처리확대등국민편의위주로의

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지

게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행정자치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기관별로구축된주민·부동산·자동차등5대

분야데이터베이스의공동활용으로민원처리가가

능하도록하는 정보화를통한 민원업무혁신시스

템사업 구축에 들어갔다. 또한 국세의 신고·고

지·납부·민원을안방에서처리할수 있는 인터

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 H T S )를 비롯해

입찰·계약·대지급등정부조달업무를온라인으

로처리하는전자조달서비스체제(G2B) 구축도추

진했다. 그리고정부예산·기금등을집행하는모

든공공기관의재정집행상황이실시간파악가능

한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산헙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4대보험전

산망 연결 및 인터넷민원처리가이루어지는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등의전자정부사업

이추진되었다.

그결과 2 0 0 2년1 1월1 3일정부는청와대영빈

관에서김대중대통령과관계부처장관이참석한

가운데전자정부기반완성보고회를열고, 전자정

부1 1대중점추진과제의성공적마무리와전자정

부의본격출범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 

정부는2 0 0 2년 말까지전자정부1 1대 중점추

진과제를성공적으로추진하여전자정부의기반을

완성했다. 그이후에는전자정부에대한국민의다

양한수요에부응하고, 전자정부수준을서비스제

공 단계에서업무혁신을통한가치창출의단계로

까지끌어올리기위해차세대전자정부사업을지속

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현정부는출범이래지식기반사회의발전과디

지털혁명의과실을극대화하려는의지를여러정

책방향으로 자주 구체화시켜왔고, 응용분야에서

전자정부의구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거둬 온

것으로평가된다. 특히한국이디지털혁명의흐름

을선도할만큼정보통신 기반체계를충실히갖추

어 온 그간의 정책방향은큰 성과로 이어지고있

고, 이제는세계의주목을받는단계로까지발전하

고있다. 

법」은 본문7장 5 2조 부칙 1조로구성되어있다.

이법은크게두부분을중심으로규정하고있는데

첫째‘행정관리의전자화’이다. 이는행정기관내

부 또는 행정기관간의업무를전자화함으로써행

정기관의전자정부를구현하자는것이다. 여기에

서는 전자문서를기본으로문서 작성·유통등을

하도록했고, 전자문서의발송·도달시기를규정

함으로써전자문서의법적효력을명확히하고있

다. 또한 전자공문서의전자인증수단으로써전자

관인(비대칭암호화방식을이용하여전자공문서에

행하는행정기관의전자서명)을도입함으로써종

이문서상에서의‘관인’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마련했다. 이밖에행정정보공동이용, 표준

화, 정보통신망의구축·보호, 원격근무등을규정

해놓았다. 이같은행정관리전자화의주요목적은

행정기관이대민서비스를전자적으로원활하게처

리할수있도록하기위한행정기관의전자정부인

프라구축에있다. 

둘째,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이다. 이것은 각종

인·허가신청및 처리, 제증명발급, 고지·통지

업무 등 행정기관과 국민·기업간의 행정작용의

전자화를의미한다. 이로써국민·기업이관청방

문없이보다편리하고빠르게행정서비스를받을

수있는안방전자민원서비스의구현이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마련했다. 행정기관은국민에게각종

신청·고지·통지업무를많이 행하고 있는데, 현

행법령중 2 , 0 0 0여개의법령조문이종이문서로

신청·고지·통지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

서전자문서로신청·통지등을하는데법적효력

상 문제가따랐다. 그러나「전자정부법」에서는종

이문서로고지·통지등을 하도록한 법률조문에

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가능할 수 있게 규정했

다. 앞으로행정기관은인터넷을이용한전자적민

원처리가활성화될수 있을것이라본다. 이와아

울러수수료등도현금이나수입인지·수입증지로

받게되어있는현행법규에도 불구하고전자화폐

등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받을수있도록규정함

으로써전자적민원업무처리를위한법적 문제점

을일괄해결했다. 

한편,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위해서는전자적신원확인수단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행「주민등록법」에서는본인확인을

주민등록증제시로갈음할수다. 그렇지만정보통

신망으로 민원을신청할경우에는주민등록증제

시가 불가능하여불필요한서류를징구할가능성

이 있다. 현행「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민원의경우신원확인수단으로전자서명

을인정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했다. 따라서민원

인들은전자서명을사용하여본인여부확인이되

면 주민등록등·초본등의 구비서류제출이필요

없어 전자적민원처리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

다. 이밖에행정기관은인터넷을통한전자민원을

활성화하기위해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설치·운

영토록하고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각 창구를

통합한정부단일의전자민원창구(정부대표포털

사이트)를설치·운영하도록하고있다. 

「전자정부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전자정부

의구현을위한대부분의법적 장애요인이제거되

었다. 「전자정부법」의 제정에의해궁극적으로국

민은행정기관으로부터정보를취득하거나자신의

민원을처리하고자시간과비용을낭비하면서관

청을방문해야하는불편을겪지않아도된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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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Network)’의구축을추진해오는등범

국가간 정보화사업에관심을 기울였다. 싱가포르

는 1 9 9 1년 정보통신 기반 발전을 위한‘I T 2 0 0 0

구상’을 발표하고 정부산하 국립컴퓨터위원회

(NCB : National Computer Board)를중심으로

정보화를추진해왔다. 

상기한정보화기반에대한노력이가시화되자

세계 각국은정부의생산성과서비스를고도화하

는 최선의전략을전자정부의구현이라고인식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계획의 핵심에는

전자정부가위치하고있으며, 이를중심으로국가

사회 전반에정보화를파급시키는전략을추진해

왔다. 초기에서구국가는급속히발달하는정보통

신기술의성과를행정과정에적극도입·활용함으

로써행정업무처리와서비스의효율성을높이고자

전자정부사업을경쟁적으로추진했다. 그러나최

근에는종전의시각과는달리점차정부서비스수

요주체인‘국민’에 초점을 두는 고객지향 관점의

새로운서비스와제공방식이개발되고있다.2 )

2. 주요국가의전략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를 지식정보사회

에적합한혁신적정부모델에주목하고있으며, 나

아가 국가경영체계를구축하기위한 바람직한정

부모형으로인식하고있다. 

그동안전자정부추진계획및 전략을발표하고

추진해온국가는상당수에이른다. 그가운데주요

국가들인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중심으

로그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가. 미국

미국은클린턴행정부당시앨고어부통령이주

도하는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 : National

Performance Review)3 ) 중심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해왔다. 1993년 국가행정평가위원회

는최초의전자정부계획안인‘정보기술을통한리

엔지니어링(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 e c h n o l o g y )’을발표했다. 

이보고서는전자정부구현및지원체계구축을

위한1 3개사업과4 9개세부실행계획을제시하고

있다. 13개사업에는종합전자급부전달시스템, 행

정정보및서비스에대한종합전자접근시스템, 전

국적인법집행및공공안전망의구축,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세금청구·신고·납부처리시스템등이

포함되어있다. 

1 9 9 6년에는 정부정보기술서비스(GITS :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에서중간보고서(GITS Working Group Accomplishment

R e p o r t )가 발표되었다. 이보고서는1 9 9 3년 N P R

보고서의1 3개사업과4 9개세부실행계획의진행

과정과성과를정리발표한것이다. 

이후1 9 9 7년 2월G I T S에서‘Access America’

라는이니셔티브를주창했다. 이것은2 1세기를향

2) 정보회연구실, 지식기반국가건설을위한정부개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3)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후에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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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이후의동향

1 9 7 0년대와1 9 8 0년대는세계가이데올로기문

제에주로얽혀있었으나, 그이후냉전체제종식과

WTO 체제출범등에따라세계경제는무한경쟁

상황에돌입하게되었다. 이같은상황에서세계각

국은자국의생존과번영을위해국가경쟁력강화

에총력을다하고있다. 

정보화는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사회각분야의생산성향상을촉진시키고, 국가경

제에 누적된비효율구조를개선함으로써국가경

쟁력을근본적으로신장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

인 핵심전략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등은정보화를경제성장

의지렛대로삼고있다. 즉, 고용창출뿐만아니라

정부및산업의생산성향상등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국가생존전략으로서의야심찬정보화전략을

추진해오고있다.1 )

선진국들이정보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

주요한원인은‘국가경쟁력향상에이바지하는정

보화는풍요로운미래에대한 기대이자지속적인

국가발전을위한 새로운사회간접자본과같은 필

수불가결한요소’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각국의정보화동향을살펴보면, 미국의경우는

1 9 9 3년 9월 클린턴행정부에서‘국가정보기반구

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

축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이 NII 구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세계정보기반구조(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고속·광대역정보통신망의구축

을통해정보화의국제적확산을실현하기위한구

상이다. 당시앨 고어부통령이1 9 9 4년 3월부에

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 I T U )의제1회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참석하여

제창함으로써본격화되었다. 같은해 일본에서는

일본전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신사회자본구

축계획’을 발표하고, 수상직속의고도정보통신사

회추진본부를설치하여정보화추진에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1 9 9 3년 출범과 함께

‘연합내 국가간 정보통신망(TEN : Trans

1) 윤창번, ‘전자정부꿰어내는의지가관건’, 이슈투데이, 200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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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2] 미국의 고객중심적 정부 구현을 위한 두 가지방법론

인프라통합 프로세스단순화

1. 고객중심의정보통합

2. 데이터저장의접근점통합 1. 단순화는제공채널통합의정의및구현을통해시작

3. 데이터1회수집(데이터정의에관한합의필요)

4. 고객인터페이스통합
2. 단순화는데이터스토어에접근점을통합화하면서시작되어야함

5. 제공채널통합(원스톱방식구현/ 예: students.gov) 3. 단순화는데이터수집시점부터시작되어야함

6. 모니터링및측정원

을위한연방정부의강력한리더십을보장하고있

다. 관리예산처( O M B )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

고, 관련행정기관이광범위하게참여하는위원회

조직을효과적으로활용하며, 각기관에지원조직

이존재하는등국가정보화와전자정부를통합추

진하는유형이다. 미국은시민중심, 결과중심, 시

장중심적인정부를위한 기본원칙을달성하기위

해박차를가하고있다. 

나. 영국

영국은1 9 9 6년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장

관이발표한‘녹서’에서‘전자정부’의개념을출발

시켰다. 그보다 앞서 1 9 9 5년 내각사무처 산하에

있는중앙정보기술단(CITU : Central Information

Technology Unit)은정보활용을위한전략과정책

개발및공공부문의컴퓨터관련정책및비전을제

[표 1-2-01] 미국의 분야별 전자정부 사업

정부대시민( G 2 C ) 정부대기업( G 2 B )

사업 주관부처 사업 주관부처

1. USA서비스 총무처 1. 온라인법제관리 교통부

2. 간편한세금신고 재무부 2. 세무업무전자화확대 재무부

3. 온라인대출 교육부 3. 연방자산판매 총무처

4. 원스톱레크레이션 내무부 4. 국제무역프로세스단순화 상무부

5. 온라인정부지원신청 노동부 5. 기업규제관리정보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청

6. 통합보건정보재무부 보건후생부

범부처이니셔티브: 전자인증(IEE ↓), 연방정부전사적아키텍쳐

정부내부처( G 2 G ) 내부효율성및효과성( I E E )

사업 주관부처 사업 주관부처

1. 원스톱지리/공간정보 내무부 1. 전자훈련 인력관리국

2. e-보조금 보건후생부 2. 원스톱구인/구직 인력관리국

3. 재해대책 연방비상대책국 3. 인사관리통합 인력관리국

4. 공공안전무선통신 / SAFECOM 프로젝트 재무부 4. 전자임금지불 인력관리국

5. e-바이탈 사회보장국 5. 전자출장 총무처

6. 통합조달기반구축 총무처

7. 전자적기록관리국립사료·기록관리 보건후생부

8. 전자신원확인 인력관리국

출처: E-Government Strategy, OMB, 2002. 2. 27

한새로운계획안이자, 클린턴정부시작과함께고

어부통령주도로정보기술을이용한각종개혁작

업의내용과진행상황, 대통령이해야할일, 임무

완수를위한대통령의각오등을제시하는내용이

었다. 

1 9 9 9년 1 2월 클린턴 대통령은 각 행정부처와

기관의장에게전자정부정책의구체화및 고객지

향적취지를분명하게드러내는성명을발표했다.

즉, 미국시민이정부정보와서비스를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였다. 또한

N P R은 각 부처와 C I O협의회 등과 함께 원스톱

정부정보포털사이트( f i r s t g o v . g o v )를 2 0 0 0년 6월

에 계획하여 같은 해 9월 출범시켰다. 이것은

2 0 0 3년까지 정부서비스및 정부문서를전자적으

로제공하고, 각종민원양식역시전자적으로정부

에제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 9 9 0년대초부터시작된미국의전자정부프로

젝트는다음의4가지기본범주로나뉘어진다. 첫

째는 세계 최고의정보인프라구축( I E E )이다. 둘

째는정부서비스의전자적제공( G 2 C )에 있다. 셋

째로정부조직의혁신(G2G, IEE)이며, 넷째는전

자상거래를포함하는개념인전자적조달의구축

( G 2 B )을꼽을수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지속적 노력은 부시행정부

에서도 계속되고 있다.4 ) 현 연방정부의전자정부

정책기본방향은국민에게가치기반을둔정부혁

신을비전으로한다. 따라서전자정부에대한정의

는‘효과성·효율성의달성과서비스제공방식의

개선을위해디지털기술을활용한정부운영방식의

혁신’으로 내리고 있다. 그 기본원리의 첫째는

2 0 0 1년 8월에발표된부시대통령의‘정부개혁안

( P r e s i d e n t’s Management Agenda)’의 이행이

다. 두 번째는 국민중심·결과중심·시장중심적

정부의구현이고, 세번째는기관업무의단순화및

통합화이다. 

미연방정부는정보기술에대한많은수요가있

었음에도불구하고생산성과성과가증대되지못

한이유를전사적아키텍쳐(Enterprise Architecture)

의평가과정에서발견했다. 이평가에서각정부부

처들의주요기능과업무라인이심각하게중복되

고 과잉투자가존재하는것으로밝혀졌다. 업무라

인이평균1 9개의기관에의해중복수행되고, 각

기관들은평균1 7개의업무라인을담당하고있었

다. 이에따라전자정부의이니셔티브는정부의대

국민의사소통방식혁신과중복업무를제거함으로

써보다간소화된 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데

초점을두었다( [표1-2-01] 참조). 

국민의서비스접근성을강화하고비용을절감

하기 위한 고객중심의정부 구현에는2가지방법

론을제시하고있다( [표1-2-02] 참조) .

현재 미연방정부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는 국

가관리위원회( P r e s i d e n t’s Management Council)

에서추진중이다. 분야별로는2 0 0 1년 1 0월총 2 4

개를최종승인했는데새로운업무를담당한주관

부처를지정하고, 타기관과의협력을유도했다. 

2 0 0 2년 1 1월 부시 대통령은「전자정부법( E -

Government Act)」을서명함으로써부시행정부의

‘전자정부확대계획(Expanding E-Government)’

4) G. Martin Wagner, 미국추진현황, APEC 고위급전자정부심포지엄발표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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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Public Service Chief Information Officers

C o u n c i l )에서주관하며, 향후2 0 0 4년말까지모든

주요정부서비스의온라인제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이밖에캐나다는2 0 0 1년2월부터시민·기업·

외국인별로 캐나다정부웹사이트( c a n a d a . g c . c a )의

정보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고객지향적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라. 호주

1 9 9 5년 3월, 재무부 산하 정보기술평가단

(Information Technology Review Group)이‘고

객우선주의- 정부 정보화의 과제(Client First :

The Challenge for Government Information

T e c h n o l o g y )’를 발표함으로써전자정부의비전이

개발되기시작했다. 

1 9 9 6년 8월에 범부처적인 추진기구인 정보정

책자문위원회(IPAC : Inform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를구성했는데수상이위원

장, 통신예술부장관이 부위원장,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임명되었다. 그리고재무부산하에중앙

추진조직인 정부정보기술국(OGIT : Office of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을두었다. 

호주는 1 9 9 7년까지는 전자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에초점을두고정책을진행해왔다. 그뒤 수

상은 그간의‘성장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G r o w t h )’에서 정부가앞장서서정보화를촉진·

지원한다는방안을발표했다. 이방안에서는2 0 0 1

년까지정부의모든 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하는

한편, 2000년까지는정기적인정부의지불행위를

전자결제로하고 보안을위해인트라넷을구축하

기로했다. 

2 0 0 0년4월에는‘정부온라인정부전략( G o v e r n m e n t

Online-The Commonwealth Government’s Strategy)’을

발표하여정부기관에대한인터넷기회확대, 정보

화에서발생하는문제점해결준비, 지역사회에대

한전자정부강화, 본계획에따른I T산업발전, 온

라인화를위한정부의경영활동, 모범사례발굴, 정

부기관간공동서비스제공등의중심전략을마련

하게되었다. 

호주는 현재 온라인 전자정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있으며, 더욱더 고객의 관점에서전자

정부를추진하고자한다. 고객이원할 때 언제든

지정보습득이가능함은물론, 유연한서비스전달

체계를확립하는동시에안전성과신뢰성을바탕

으로한정부비즈니스를구현하는것이핵심전략

이다.5 )

마. 일본

1 9 9 4년 1 2월 행정개혁의 일환인‘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에서출발했다. 이계획(계획기간:

1 9 9 5 ~ 1 9 9 9년)은행정정보기술의중요성을인정

하고행정업무를L A N과같은망을이용하여전자

화함으로써궁극적으로종이없는 전자정부를실

현하는것이목표였다. 

5) John Grant, 호주추진현황, APEC 고위급전자정부심포지엄발표자료, 2002

시했다. 이어 1 9 9 6년에는 중앙컴퓨터통신청

(CCTA : 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A g e n c y )을 설치하여정책의 집행업무를관장하게

되었다.

1 9 9 9년 3월 블레어 수상이‘정부현대화계획

(Modernising Government)’이라는 실질적인 전

자정부계획을발표했다. 이계획을통해그간의정

보기술을활용한 행정효율성증대 관점에서발전

하여, 대민서비스의혁신적개선과고객중심의정

부 창조를 제창하게된다. 동년 7월‘정부현대화

실행계획(Modernising Government in Action)’

을 발표하여정부서비스를국민의입장에서보다

단순하게제공할수 있도록재설계하고, 지속적이

면서도 손쉬운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실행계획에따르면, 정부서비스의전자

적제공은2 0 0 5년5 0 %에서2 0 0 8년까지100% 달

성하게된다. 그리고2 0 0 1년까지90% 가량의중

앙정부조달방식을전자적으로수행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주요정부부처및업무담당자, 서

비스제공방법개선을원하는외부 전문가들로부

문별정부서비스혁신팀(Service Action Team)을

구성했다. 5개부문은‘공공서비스접근방법, 온라

인주소1회변경, 친족사망, 가정장기간호, 은퇴’

로구분된다. 또한이사업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

자내각사무처차관을의장으로한정부기관, 외부

전문가 등 2 0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위원회

(Project Board)를설치했다. 

아울러1 9 9 9년9월총리는2 0 0 2년까지영국을

최고의 전자상거래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

를 수립, ‘전자상거래전략보고서( e - c o m m e r c e @

i t s . b e s t . u k )’를 발표하기도했다. 이를위해정부

부처간이해를조율하고전략보고서의내용이실

행되는지 감독하는 조직인 e-envoy 직을신설하

여e-biz, e-gov, 사업관리, 전략의대외적홍보등

의핵심업무를수행하기에이르렀다. 영국은이듬

해 정보사회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U K

O n l i n e’을 발표, 2005년까지모든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 전략을 밝히면서 전자정부계획을 앞당

겨추진중이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1 9 9 4년 3월정보고속도로자문위원회

(IHAC : 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 o u n c i l )를 구성하는 등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한고용창출및 경제력향상에많은관심을보

여왔다. 그러던중 1 9 9 9년 1 0월‘2 1세기를 위한

캐나다의준비’라는보고서에서시민에초점을맞

춘안전한‘전자적서비스제공(ESD : Electronic

Service Delivery)’을 중심으로하는 전자정부추

진방향및모델을제시했다. 

현재자원관리조직인국가재정위원회( T r e a s u r y

B o a r d )와 그 사무국을중심으로전자정부과제에

집중하고있으며, 정보화관련다른업무는각부처

에서 수행하고있는 등 국가정보화와전자정부를

분리하여추진하고있다.

전자적서비스제공의비전은정부가전자적으

로제공가능한정부서비스범위를확대하여국민

에게우편, 전화, 키오스크, 인터넷중어떠한단일

창구(Single Widow)라도정부서비스에접근하도

록 구현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공공서비스C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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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년 1 0월 일본경제 전부문의 개혁을 위해

‘일본신생을 위한 신개발정책(日本新生のため新

發展政策)’을 발표하면서정보기술분야의발전을

위한‘e-Japan 전략’에초점을맞췄다. 특히2 0 0 3

년까지정부 대민행정의일부가온라인으로수행

될수있는전자정부구축을강조했다. 

2 0 0 1년 3월 I T전략본부에서 발표한‘e - J a p a n

중점계획’에서는 일본이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

IT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 전략인‘e -

Japan 전략’을구체화했고, 같은해6월동중점계

획을2 0 0 2년시책에반영하는연차프로그램인‘e -

Japan 2002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다. IT전략본부

에서는2 0 0 5년목표의중간점검으로‘e-Japan 중

점계획’을전면 재검토하고, 300개가넘는시책을

책정한새로운‘e-Japan 중점계획- 2 0 0 2’를 2 0 0 2

년6월에책정했다.6 )

e-Japan 전략의주요내용으로는, IT 전략본부

를중심으로각성청사이의유기적인협력을유지

하면서‘행정(국가·지방공공단체) 내부의 전자

화, 관민접촉의온라인화, 행정정보의인터넷공

개·이용촉진, 지방공공단체지원시책, 규제·제

도 개혁, 조달방식의 재검토’라는 6대 사업을 들

수있다.7 )

한편, 열린행정의 실현과행정정보의활용 관

점에서2 0 0 1년3월에는‘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

에관한기본적인지침’을마련했다. 각부처는이

지침에따라2 0 0 1년초‘전자적제공의추진에관

한실시지침’을책정하여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

을추진하고있다. 이들을기반으로세부계획이추

진되고있으며, 2001년1 1월‘전자정부전자자치

체추진프로그램’이발표되었다. 

6) 일본정보통신정책동향, 정보통신정책 3 0 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1. 16

7) ‘전자정부에관한의견’, 일본자민당보고자료, 2002. 8. 2



제2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49

제1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출범과정과 의의 ▶▶▶

1. 전자정부특별위원회구성과
초기운영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형식상으로

는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특별위원회로출범했다.

그렇지만 운영에서는독립성과자율성을 가졌다.

당시김성재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정부혁신추진

위원회 회의에서‘특위는형식적으로는정부혁신

추진위원회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운영이보장되고대통령께직접 보고하는체제로

운영될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다. 즉, 어떤부

처나 기관으로부터도그 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

을 보장받으며사업을추진하는체계를갖추었음

을 의미한다. 이는전자정부사업이김대중대통령

의 직접적인관심에 의해 추진되는‘대통령의제’

의성격을띠고있었음을분명히보여준다. 

특위 구성 전인 2 0 0 0년 1 2월, 정부혁신추진위

원회에서는점검평가특별위원회를설립하여정부

부처및정부투자기관의개혁성과를점검·평가한

후그결과를대통령께직접보고한바있다. 대통

령 집무실에서개최된회의에는조창현정부혁신

추진위원회위원장, 전윤철기획예산처장관, 김성

재정책기획수석비서관, 안문석점검평가특위위

원장등4인이참석했다. 보고사항가운데하나로

는‘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한다’는

항목이 있었다. 이 보고를 계기로 특위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대통령에대한이보고를근거로정부

혁신추진위원회본회의에서「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안」이통과되었다.

특위는 정부혁신추진위원인 위원장과 관련 부

처 차관으로구성된정부측 위원및 민간인위원

으로구성했다. 특위구성을논의한회의에서는광

역자치단체협의회장자격으로참여한정부혁신추

진위원인서울시장이발의하여서울시행정제1부

시장을 당초안에 추가시켰다. 위원장에는점검평

가특별위원회위원장이었던고려대학교안문석교

수가 위촉되었다. 이어서민간인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이이루어졌다. 민간인위원의위촉은전자정

부와가장관련이많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의3개 부처가추천한민간인중 원칙

적으로2개부처 이상에서추천된사람에게우선

권을주었다.

기구는특위밑에실무지원단을두고, 실무지원

단은관련부처의국장과 민간인전문가로구성했

제1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출범과정과 의의

제 목 집필진

제1절전자정부특별위원회출범과정과의의 안문석위원장

제2절추진체계

1. 추진배경리더십 및 조정 윤영민위원

2. 전자정부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의구성 황성돈위원

나. 위원회의운영

1) 회의 및 점검평가실적 황성돈위원

2) 사업별 점검평가실적 황성돈위원

3) 법령정비팀 황승흠교수(상명여대)

4)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
김성태위원

정갑주교수(건국대)

5) 보안점검반 윤영민위원

3. 지원체계

가. 행정지원 오광석단장(한국전산원)

나. 예산지원 김정우사무관(기획예산처)

제2절사업범위 및과제의 선정과정 김성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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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위의지원범위를한정하지는않았으나

사업출발초기에는선정된업무의예산확보에매

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사업의중반을넘어서면

서부터는선정된사업의수행과정에서공통적으로

제기되는문제, 예를들면법령개정이나문서유통

기반과같은문제를해결하는데중점을두는전략

을사용했다.

넷째, 홍보등 대외업무는주관부처를통해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주관부처 담당자들의 참여

의욕을높이는데초점을두었다.

다섯째, 범부처적인 연계, 기술지원, 예산배정

등의공통문제는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

산처를위원회에포함하여해결했다. 특히기술및

행정지원은주로한국전산원에의존했고, 업무조

정은공동실무지원단장인대통령비서실정책비서

관이주관하는체제를운영했다.

여섯째, 실무위원회로불리는실무지원단회의

를매주개최하는형태로활성화시켰다. 이를통해

진도파악및 미진한부분의독려, 회의내용의주

기적인피드백등을시행함으로써사업을기일내

에완료하도록점검·조언했다.

일곱째, 특위의 점검결과는 매주 또는 격주로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을통해 대통령께보

고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특위가선택과집중원리, 주

관부처 위주의 개발전략, 공통애로사항의 제거전

략, 체계적인점검전략등에초점을맞췄음을알게

한다. 이들전략은전자정부사업의성공을가져오

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나. 사업성공의요인

선택과집중의전략에따라서1 1개사업이선정

되었다. 이사업들의공통적인특징은, 사업의성

공을위해서는유관부처의협조가절대적으로필

요하다는점을인식하게되었다는점이다. 2002년

도사업진행에서특위의 중점점검사항은자연스

럽게 부처간의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지도록지

원하는일이 되었다. 사업을위한 예산지원, 부처

간협조획득, 법령개정등을위한정치적지원등

이 성공의 전제조건이었다. 민주당에서는전자정

부지원특별위원회를만들어서적극적인지원을약

속했고, 야당인한나라당의경우에는의원들이개

인수준에서전자정부사업을지원해주었다.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은

전자정부기반구축이성공을거둘 수 있었던가장

중요한요인이었다. 대통령은기회가있을때마다

전자정부의중요성을역설했고, 매주나격주로정

책기획수석을통해진도를보고받았다. 대통령의

관심은부처간업무협조를얻는 과정에서절대적

으로필요한에너지를공급해주었다.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성공의 또 다른 요인은

민간부문의정보시스템구축기술발달수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단계

부터업무재구축(BPR) 단계, 그리고시스템구현

단계에이르기까지모든 업무는민간부문에위탁

되었다. 민간위탁단계에서는대기업의독점과중

소기업에대한 대기업의횡포가존재한다는지적

이있었다. 이에특위는대기업이중소기업과콘소

시엄형태로응찰하면가점을주도록권고하여중

소기업보호와정보시스템의품질향상을기했다. 

다. 실무지원단을 지원하기위해서는 실무지원단

장을두었다. 실무지원단장은2인공동지원단장체

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서삼영 박사(당시한국교

육학술정보원 원장)와 정책기획수석실의 정책비

서관이단장을맡았다. 그러나당시정책비서관은

전임 정책비서관이던현정택비서관이여성부차

관으로승진한이후공석으로있었다. 

행정지원을위해 설치한사무국은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행정자치부, 교육학술정보원

에서 각각 1인씩의인력을지원받았다. 사무실은

실무지원단장이던서삼영교육학술정보원원장실

옆부속실에두었다. 하지만회의장소가불편하고

대부분의 민간위원에게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주로조찬회의형태로밖에서진행되었다.

특위민간위원과실무지원단소속국장으로구

성된 회의(편의상 실무위원회로 칭함)는 2 0 0 1년

2월초부터본격가동되기시작했다. 특위가갓출

범한2 0 0 1년2월에는유난히폭설이많은추위가

계속되었으나, 실무위원회를매주 개최하여특위

운영의방향과특위사업의선정작업에들어갔다.

처음에는특위활동을위한예산조치가없어서정

부혁신추진위원회가조찬회의비등필요한경비를

모두부담해주었다. 

특위 활동은 김영주 정책비서관이 부임하면서

부터더욱활발해지게되었다. 청와대에서직접특

위활동을챙기게되어가속도가더해졌기때문이

다. 필요한예산도정보통신부와한국전산원의협

조 하에 마련했고, 광화문빌딩 1 1층에 사무국을

마련하는등준비가완료되어본격적인활동에들

어갔다. 특위 민간위원과실무지원단의협의과정

을거치면서‘선택과집중’의원칙하에서각부처

가 요구한전자정부사업을검토하여1 1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리고마침내2 0 0 1년 5월청와대에서

1 1개사업내용을중심으로김대중대통령에게제

1차보고회를갖게되었다.

2.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동의
의미

가. 추진전략

전자정부사업의추진체계나개발전략에서는그

동안 정부가추진해온여타사업들에비해인적·

물적자원배분과대국회및언론협조등상당히

다른 형태를취함으로써그 성공요인을제고시켰

다. 전자정부사업은특위의다음8가지전략에따

라추진되었다. 

첫째, ‘선택과집중’의원칙에입각해단위부처

및 기관소속 단위업무보다는다부처관련업무이

면서집행이어려운업무를선택하여집중지원했

다. 사실전자정부사업이추진되기이전에는특허,

조달, 관세등대부분단일부처내 단위업무중심

의 정보화가이루어짐으로써성공적인시스템개

발에도불구하고대 국민적파급효과는제한적인

부분에머물러있었다. 

둘째, 시스템개발사업의구체적인추진은주관

부처를지정하여수행하도록하고, 특위는주로주

관부처의업무추진을지원했다. 이와동시에선정

된전략적업무를 담당한부처의차관이실질적인

책임자가되어추진하도록함으로써부처내최고

수준의사결정권자들의참여와책임성을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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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완수하여이분야에종사하는모든사

람에게‘하면된다’는자신감을심어주었다.

전자정부사업이성공적으로완료되기이전에는

여권발급이부처간자료의공동활용을통한국민

편익제고사업의대표적인 업무였다. 정보화전에

는여권발급에1달이상, 때로는2 ~ 3개월이소요

되기도했다. 그런데지금은세계에서가장편리한

여권발급국가가되었다. 사실, 하나의사업에불과

한 여권발급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1 1개에 이르는

핵심사업을짧은시간안에모두성공적으로종료

할 가능성은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전자정부사업의성공적인 수행

은부처간협조분위기를만들었다. 특히‘할수있

다’는 자신감을불어넣어준것은 큰 성과로 여겨

진다.

셋째, 행정업무의전자정부화는기존업무의단

순한전산화가아니라행정업무의개혁, 더나아가

정부조직의 개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기존 업무의개혁을포함한업무처리절

차의분석이이루어졌다. 이단계에서행정개혁사

항이많이도출되었다. 전자정부구축과정의개혁

사항도출내용이모두반영된것은아니지만, 현

행법령테두리안에서또는법령의개정을전제로

상당한수준의개혁이조용히이루어질수있었다.

넷째, 전자정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

써 한시적임시작업반(Task Force)적인특별위원

회운영의모델을제시한것을들수있다. 특위는

그구성과운영면에서향후많은행정학자의연구

대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다섯째, 사업의수행과정에서보여준부처간협

조, 특히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의역할은

다른사업에서도모범이되기에충분하다. 특위실

무지원단장을 정책비서관으로하고, 정책기획수

석은대통령께매주또는격주로보고했다. 중요한

조정사항의경우에는정책비서관이문제해결을위

해 직접나섰다. 이또한앞으로대통령비서실의

역할연구에서도중요한사례를제공했다고볼수

있다.

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의 교훈

특위운영에서는몇 가지교훈도얻을수있다.

첫째, 전자정부사업이행정개혁과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사실을최고위급정책결정자들이좀

더깊이인식해야할것으로보인다. 전자정부화는

국민주권시대의행정을이룩하는가장 좋은 수단

이다. 전자정부화는우리나라의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는심각한당면 문제인수도권인구집중화

현상, 환경훼손, 교통난등을해결할수있는구체

적인수단을제공해준다. 최고정책수립가들은바

로이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둘째, 전자정부사업을개혁의수단으로수행하

려면국회와의협조체제를만들어야한다. 국회의

지원사항은예산지원, 법령개정상의지원등 수

없이많다. 그런데국회가전자정부사업을정치이

슈화하여발목을잡는일은있어서는안된다.

셋째, 전자정부사업은 미래지향적이며 과거단

절적인사업이다. 이사업은과거와어느정도단

절을잘하느냐가성공을 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

또 한 가지중요한것은 각 부처의차관들과담

당국장및과장들의헌신도성공의큰요인이었다

는점이다. 사업이종반으로들어서면서각부처의

장관들도이사업에관심을갖고지원해주었다. 이

점에서는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이두드러졌다.

이 외에무엇보다도특위의민간위원들이헌신

적으로노력했다는점을들수있다. 민간위원들은

2개이상의과제에대해책임지고점검하며추진

해왔다. 2년이안되는기간에 민간위원들은실무

위원회5 1회와본위원회7회를비롯해사업별회

의, 분야별회의등수많은회의에참여했다. 이러

한 민간위원들의적극성이없었다면특위 사업은

성공을거두기어려웠다.

다. 사업성공의역사적의미

특위가설치된2 0 0 1년1월 3 0일현재전자정부

를포함한전자정부구현에서궁극적인책임을지

는 조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있다. 정보화관

련 최고의결기관인정보화추진위원회는국무총리

가위원장이며, 유관부처의장관들을위원으로구

성되어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를보좌하기위한

조직으로는국무조정실장이위원장이되고 각 부

처차관을위원으로하는실무위원회가있다. 그리

고 분야별로부처중심의분야별정보화추진위원회

가존재한다.

학자들은이공식적인조직이갖는큰문제점으

로업무조정능력의결여와형식적인협의및심의

를들었다. 기존조직의문제점은다부처관련업무

를책임지고수행할기구가없다는점이었다. 이렇

다보니부처별정보화는상당한발전이있었으나

정부전체의입장에서종합적인정보화는미진했다.

특위 발족의 의의는 공식적인 정보화추진체제

가갖는미비점을 보완하여부처간조정력을활성

화시키고다부처관련업무의중점개발을통해정

부의 대 국민( G 2 C )대 기업( G 2 B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는계기를마련한점에있다. 전자정부특위

활동이갖는역사적의의로는그동안의성과를중

심으로몇가지를정리할수있다. 

첫째, 세계최상의인터넷 강국을실현한정보

화정책을배경으로주요 정부기능을사이버공간

에 성공 이식했다는점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정

책의성공적수행으로정부는초고속망의설치및

보급 목표를 앞당겨서 달성했고, 인터넷보급 및

이용률은세계최고수준에이르렀다. 이같은인프

라를 바탕삼아 전자정부사업은 종전에 부처별로

전개발전해온우리나라전자정부의방향을범부

처 수준의 한 차원 높은 전자정부화로이끌었다.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수준도정보화인프라와함께 세계 최강

국의수준이되었다.

둘째, 2001년1월특위가발족할당시, 이분야

에종사하는대부분의전문가견해는사업성공에

대해상당히회의적이었다. 범정부적인조정과협

조를전제로하는 사업이기에특위의설치와운영

만으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상당했다. 이전까지정부 부처간 협조 및

조정의결여가정보화사업의가장큰 취약점으로

인식된 것을 상기해 보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특위는2년이안 되는기간에핵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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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체계

1. 추진배경, 리더십및 조정

가. 추진배경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정부

혁신의유력한전력의하나로추진되었다. 전자정

부 1 1대 과제 대부분은이미각 부처가정보화사

업으로추진중에있었지만, 그다지힘을받지못하

던 것들이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그 사업들

을 개혁과제로 채택하면서부터 비로소 개혁성과

중요성을인정받고동력을얻게되었다.

2 0 0 0년말, 그동안2년여에걸쳐인력감축과민

영화를중심으로추진된하드웨어중심의구조조

정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 당시‘국민의정

부’는 한편으로는 업무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한편으로는국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개

혁을 추진해야 하는 또다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일부에서는‘개혁피로감’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국민의정부’의 개혁작업은구조조정

( R e s t r u c t u r i n g )에서 재설계( R e - e n g i n e e r i n g )로

무게중심의이동이요구되는상황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전자정부를통해행정의투명

성을제고함으로써부정부패를방지할수있고, 민

원업무의원스톱서비스가실현된다면국민과기업

이개혁의혜택을피부로느낄수있으리라는믿음

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김대통령은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대해커다란관심을갖고있었던것으로믿

어진다. 

이 시기에공공부문의정보화사업도질적인도

약이요구되는상황에와 있었다. 그때까지만해

도공공부문의정보화는대체로각부처가단독으

로추진하는전산화단계에머물러있었다. IMF 시

절공공사업의일환으로각부처는자료와문서의

대대적인디지털화작업을추진했다. 그결과적어

도각부처내부에는L A N이구축되어그룹웨어가

도입되는등정보화가상당히진행되어있었다. 그

러나이단계에서각부처에구축된‘정보의섬들’

을 상호연결하지않는다면, 훗날많은비용을들

여서 상호연동이가능한시스템을다시 구축해야

하는문제를안고있었다. 

우선 업무과정에 대폭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했다. 업무과정의개선없이정보기술을투입하는

것은효율적이지못하다. 즉, 정보화와공공부문개

혁이별개로추진된다면정보화는투입에비해매

된다. 특히기술진보효과가큰 컴퓨터와통신기술

의활용을기본전제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경우

에따라서는매몰비용(Sunk Cost)이발생할수도

있다. 매몰비용이전자정부사업의진행을막는일

이없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전자정부사업을개혁의수단으로인식하면, 「행

정규제기본법」상에서 인정하는‘최선면책의 원

칙’의원용이가능하다고본다. 이조항은‘규제담

당 공무원이규제개혁과정에서범한 실수는최대

한용서를한다’는조항이다. 전자정부사업에서도

전자정부화담당공무원이갖는많은위험도를고

려하여최선을다한경우에는그책임을면해주는

등의고려가필요할것 같다. 이같은조치가없으

면담당공무원들이복지부동할가능성도있기때

문이다.

넷째, 전자정부사업에서정부의범위를넓혀야

한다는점을지적하고싶다. 전자정부사업수행과

정에서는, 정부는 행정부에국한된다는고정관념

때문에입법부및사법부행정과유기적연계협의

나 조정을 진행하며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향후

전자정부는 행정부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업부와

입법부업무까지국민의입장을감안해유기적으

로 연계되어서비스를폭넓게제공하는단계까지

성숙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사업에서절대적인

부처간조정업무는특위의임무가종료된이후에

도 그 형태 여부를떠나 계속해서필요한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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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종의 드러나지 않는 접근방식( L o w -

key Approach)이었다.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는

눈에잘띄지않는기구에실질적인추진력을부여

하는방법이었다. 그렇게해서이례적인형태의추

진조직이등장했다. 대통령자문정부혁신추진위원

회의산하에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하특위)를설

치하고청와대의정책기획수석실에서실질적으로

그것을주관하게된것이었다.

사실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선택된가장큰 이

유는별도의입법조치없이도바로전담기구를출

범시킬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규정에는‘정보기술을활용

한 공공부문의 민주성·투명성·생산성 제고’가

위원회기능중의하나로포함되어있고, 내부특

별위원회설치에관한조항이있어, 전담기구를설

치하는데필요한법적근거가이미존재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규정에전자정부관련조

항이들어있었던것은결코우연이아니었다. 정

책기획수석실의움직임과별도로정부혁신추진위

원회와그위원회의간사를맡고있던기획예산처

의 정부개혁실은이미 행정개혁의일환으로전자

정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정부개혁실은

2 0 0 0년 초‘민원 반으로 줄이기’사업으로정부

대민업무재설계및 정보공동이용시스템구축상세

설계사업의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계기

관들과의협의를거쳐 계획을확정하고추진체계

를 구성했다. 그렇게해서동년1 0월에는소위정

보화를통한민원업무혁신사업( G 4 C )사업에대한

B P R과 I S P를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2 0 0 0년8월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구성될때부터

전자정부사업은주요한기능으로포함되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자체 또한 전자정부에 관

한명료한청사진을갖고있었던것은아니지만출

범 당시부터개혁의수단으로써정보화의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있었다. 행정정보화를위원회의

공식적인기능으로수용했을뿐만 아니라, 제1기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위원1인, 실무위원회에위

원 3인의정보화전문가가참여하고있었다는사

실이이것을반증한다. 

특위의 위원장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인

안문석고려대학교교수가맡고, 대통령비서실정

책비서관이간사를맡도록 했으며, 정부혁신추진

위원회실무위원회의전문가2인을비롯한7인의

민간위원, 그리고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

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의차관, 국무조

정실 경제조정관이위원으로위촉되었다. 아울러

민간위원1인과정책비서관이실무지원단의공동

위원장을맡도록구성했다. 정책기획수석은정식

위원이아니었지만특위전체회의에빠짐없이참

석했으며, 사업추진상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적

극적인도움을주고, 대통령께진행상황을정기적

으로보고하는등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이렇게2 0 0 1년 1월에출범한특위는4개월정

도에걸쳐추진체계와업무범위를확정하고, 2001

년5월대통령에게사업보고를하면서본격적인활

동에들어갔다.

다. 조정체계의특징

특위는대통령의직접적관심이라는동력을받

아 파격적인추진기구로서가동을시작하는데는

우미미한산출만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 따라서

행정정보화역시실질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거

둘수있는타개책이절실히요구되었다.

가트너그룹(Gartner Group)은전자정부의발

전단계를 4단계로 규정한다. 1단계‘출현

( P r e s e n c e )의 전자정부’는 정보를일방적으로전

달하는단순한웹사이트수준이고, 2단계‘상호작

용( I n t e r a c t i o n )의 전자정부’는 검색기능, 전자우

편, 양식다운로드등과같은 기능을갖춘형태이

다. 3단계‘처리( T r a n s a c t i o n )의 전자정부’는 민

원업무처리와정부서비스전달을상당부분인터넷

으로 처리한다. 끝으로 4단계‘변형( T r a n s f o r -

m a t i o n )의 전자정부’는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

단일접점에서정부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우리나라의행정정보화는그 3단계와4단계로

의발전을요구받고있는시점이었다. 이러한상황

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기획예산처의 정부혁신

의지, 정보통신부의정보화기반실적, 행정자치부

의업무계선노력등이상호작용하여면서전자정

부를통한행정계혁으로나가게되었다.

나. 추진기구

전자정부사업의첫 관문은 추진조직을 설치하

여조정력을형성하는첫번째도전이었다. 부처들

의 이해가걸린정부일은관련부처들사이에치

열한공방이전개될수있기때문이다.

이미 1 9 9 5년 제정된「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

라국무총리가위원장이고각부처 장관이위원인

정보화추진위원회가존재하지만, 실질적인조정력

을 발휘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었다. 또한1 9 9 8

년에는 집권여당의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이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을 만들어, 기획예산위

원장이 위원장을, 행정자치부차관과 정보통신부

차관이부위원장을맡는전자정부추진위원회구성

을추진했으나, 관련부처간의의견차이로국회에

상정되지못한채좌절된바있다. 

2 0 0 0년 1 1월에는행정자치부가행정자치부내

에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설치하고, 위원장은정

부정보화책임관이, 부위원장은기획예산처차관과

정보통신부차관이맡는안을내놓았으나역시부

처간의이견을극복하지못했다.

이러한몇 차례의좌절을거치면서추진체계의

쟁점을피해갈방법을찾게되었다. 그것은창의적

사고와실험정신이강력히요구되는부분이었다.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추진력이 나오

게 되었다. 전자정부가행정혁신의획기적수단이

될것이라는확신을갖고있던당시청와대의김성

재정책기획수석은정책기획수석실이전자정부사

업을주관하기로결심하고, 그에대한대통령비서

실내의동의를얻어냈다. 그후정책기획수석실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기구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를선택하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관련부처들과의협의를거쳐동위원회산하에

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사업을맡기기로결정했다. 

협의과정에서이전과달리관련부처들이쉽게

동의할수있었던것은그기구가임시기구에불과

하고, 전자정부사업전반에대해어느부처도주도

권을갖지못할것이며, 새추진기구가기존의정

보화추진체계를위협하지않는다는안도감을주었

기때문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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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처가보고하고민간위원이나유관부처가의견

을제시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사안에대한책임

소재를분명히하고, 주무부처로하여금발언에대

해책임을느끼게만드는효과가있었다고보인다.

모든회의는상세하게기록되었는데특히민간위원

과 정부측 실무위원이참석하는회의의 경우에는

2 0 0 1년가을부터속기록을작성하게되었다.

정책기획수석은2주마다대통령에게전자정부

진행상황을보고하도록되어있었다. 이또한조정

력을발생시키는기제가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사실아무리1 1개 사업이지만시스템이나네트워

크구축작업에서대통령에게2주마다보고할정도

의 사안이나오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바로그

때문에보고자체가전자정부사업을강도높게진

행시키는효과를낳았다. 

2. 전자정부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의구성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최고심의기구인 본위원

회와 실무지원단, 실무작업반, 그리고수 개의특

정과업수행팀으로 구성·운영되었다( [그림 2 - 2 -

01] 참조). 

실무지원단은본위원회심의안건에대한사전

검토 및 각 부처간이견 조정과협력을도모했으

며, 실무작업반은 특위 소관사항의 전문적인 조

사·연구·보고서작성 및 위원회활동에필요한

제반행정지원업무를담당했다. 수개의특정과업

수행팀은본위원회가지정하는특정한업무를일

정기간수행하게되었다. 

(1) 본위원회

(가) 기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운

영세칙」제3조에입각하여특위최고심의기구로서

의역할을수행했다. 동세칙제3조에서규정한본

위원회의기능은 전자정부추진전략의수립, 전자

정부추진관련부처간·기관간이견조정 및 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유도, 전자정부사업의원활한

추진을위한사전·사후평가, 정보화를통한정부

혁신과제 발굴및 개선방안도출, 기타전자정부

구현및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등이다.

즉, 본위원회는동 세칙에입각하여특위가수

행해야할 사업선정부터각 사업추진과정의각종

이견들을조정함으로써합의에이르게하고, 과제

[그림2-2-0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내부조직구성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6인, 차관급정부위원1 0인

실무지원단

(민관공동실무전문가)

국장급실무위원포함

실무작업반

(사무국기능및전문 S t a f f s )

대통령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일단성공했지만, 과연제대로작동할수있을지는

모르는일이었다.

특위가해결해야할 첫 번째과업은2 , 0 0 0억원

에달하는사업예산을확보하는일이었다. 특위는

각부처가이미정기예산에사업비를신청한경우

에는예산이삭감되지않고배정되도록조치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할

수있도록지원했다. 예산확보에는대통령보고회

의에서전자정부에관한 대통령의강력한의지를

직접 확인한기획예산처차관과정보통신부차관

이적극적으로협조에나섰으며, 예산전문가인김

영주간사(정책비서관, 사업중간기획조정비서관

으로 전보된후에도계속 간사업무수행)의역할

도컸다. 특히정보통신부는정보화촉진기금을전

자정부사업에우선적으로배정함으로써예산상의

숨통을트이게해주었다.

일단예산배정이순조롭게이루어지자특위의

위상에대해반신반의하던부처들이그존재를인

정하고적극 협조하기시작했다. 적어도1 1대 과

제에관해서만은전자정부의조정문제가모두특

위로수렴되었다. 

예산확보를위한조정은대통령의직접적인지

시와함께김영주간사의전자정부사업에대한적

극적인이해및개인적인섭외력에크게의존했다.

당시 상황에서는중앙집권적대통령의강력한리

더십과 아울러, 경제기획원출신들의 네트워크와

같은 한국의전통적인정치행정문화가매우긍정

적인요소로작용하기도했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의높은관심은예산확보

에만영향을미친것은아니다. 김대통령은국무회

의석상이나각부처의업무보고때, 혹은기타장

관이나차관을만나는자리에서기회만있으면전

자정부사업의중요성을강조했다. 대통령주변사

람들은‘대통령으로부터전자정부에대한 말씀을

귀가따갑도록듣는다’고얘기할정도로김대통령

은 전자정부사업을집요하게 챙겼다. 정책수석실

은대통령에게2주마다전자정부추진상황을보고

했으며, 특위의대통령 대면 보고회의도6개월에

한차례정도가졌다. 최고통치자의이러한집중적

인 관심이야말로전자정부사업을추진하는데 가

장큰동력이었고, 조정력의원천이되었다.

라. 조정방식평가

조정을하는데채택된커뮤니케이션방법은회

의와보고였다. 거의매주민간위원과정부측실무

위원들이3시간가량회의를갖고, 각사업의진행

상황을보고받으며쟁점을조정했다. 이회의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의 정책비서관(나중에는

기획조정비서관)과담당행정관이참석했다. 또한

각사업별로담당 민간위원주재의조정회의가자

주개최되었다. 

이밖에조정을위해특위내에여러임시작업반

이 운영되었다. 점검조정반, 상호운용성팀, PM협

의회, 법령정비팀, 이용활성화추진팀등은제한된

범위의과업을수행했다. PM협의회를제외한각

T F팀은특위위원에의해위촉된외부전문가, 관

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PM협의회는

사업추진 부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해

나갔다. 

특위의모든회의는진행방식이유사했다.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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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본위원회는사실상정부위원8명과민간위원

7명총 1 5명으로특위가활동을종료할때까지운

영되었다.  

본위원회인원구성은△위원장- 안문석 고려

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정부위원-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정

보통신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보건복지부 차

관, 노동부차관, 서울특별시행정제1부시장, 국무

조정실 경제조정관, 대통령비서실정책비서관(기

획조정비서관)2 ) △ 민간위원- 김성태성균관대학

교 행정학과교수, 서삼영한국전산원원장, 송희

준 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영민한양대

학교 정보사회학과교수,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원장,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

학원교수등이다. 

본위원회위원들중 민간위원들은전자정부특

별위원회발족부터해체까지자연인의변화 없이

동일인들로지속되었다. 정부위원의경우에는 자

연인이아니라직위로임명되었기때문에보직변

동으로인한위원의교체가있었다. 

본위원회의 정부위원 명단 및 재임 기간은 △

재정경제부차관: 김진표(2001. 4 ~ 2002. 1 ),

윤진식(2002. 2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최희선(2001. 6 ~ 2002. 3), 김신복(2002. 4 ~

현재) △ 행정자치부차관 : 정영식 (2001. 4 -

2002. 7), 조영택(2002. 7 - 현재) △정보통신부

차관 : 김동선(2000. 2 ~ 2002. 2), 김태현

(2002. 2 ~ 현재) △ 기획예산처차관 : 김병일

(2000. 8 - 2002. 2), 박봉흠(2002. 2 ~ 현재)

△ 보건복지부차관 : 이경호(2001. 4 ~ 2002.

7), 신언항(2002. 7 ~ 현재) △노동부차관: 김

송자(2001. 9. 6  ~ 현재) △서울시행정제1부

시장 : 이필곤(1998. 7 ~ 1999. 8), 강홍빈( 1 9

99. 8 ~ 2002. 6), 김우석(2002. 7 ~ 현재)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맹정주(1999. 6 ~ 20

01. 6), 하동만(2001. 6 ~ 현재)△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기획조정비서관) : 김영주 (2001. 3

~  2002. 7 ; 정책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박남

훈(2002. 7  ~ 현재) 등이다.

(다) 위치

본위원회 사무실은 2 0 0 1년 3월 1 9일 제정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제1 1조(운영경비)

에의거,  2001년4월2 1일부터2 0 0 2년 1 2월3 1

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 1 7번지 광화문빌

딩1 1층1 1 0 3호( 7 0평; 실평수4 3 . 4평)에위치했

다. 2003년1월1일부터위원회임무종료일인1

월2 9일까지는한국전산원1 3층 사무실에서업무

를마무리하게되었다. 

2) 특위발족때부터대통령비서실의정책비서관으로서특위의본위원회위원과후술하게되는공동실무지원단장으로임명되어활동하던김영주비서

관이2 0 0 2년2월대통령비서실기획조정비서관으로보직이변경되면서, 특위지원업무를계속정책비서관이담당할것인지, 아니면기획조정비서

관의업무로이관시켜김영주신임기획조정비서관이계속담당토록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었는데, 결론이후자로남에따라특위본위원회위원

직 및 공동실무지원단장직은 2 0 0 2년 3월 2 2일자「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개정에 의거 대통령 비서실정책비서관에서 기획조정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추진상황에대한점검및평가와아울러과제추진

에필요한제반결정들에정부의공식적인권위를

부여해주기까지특위의머리역할을수행했다.

(나) 위원구성

본위원회는「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에

따라 대부분차관들인정부위원들을비롯해전자

정부분야에서오랜연구와정부자문경험을겸비

한민간위원들로혼합구성되었다. 「전자정부특별

위원회운영세칙」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

여 위원2 0명 이내로하되, 위원은정부위원과민

간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및민간위원의임기

는2년으로한다’고되어있다. 

특기할 것은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어느

정도특위의활동과운영이자리잡힐때까지초기

에는 정부위원의수가민간위원의수를 압도하지

않도록한 점이다.  이렇게한 이유는크게2가지

였다. 하나는특위가추진할전자정부사업들이정

부기관 내부의 시각, 즉 서비스 제공자의시각에

사로잡히게될 개연성을 줄이고자했다. 그 대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시될 사업들이 선

정·추진될개연성을높이려는의도를가졌다. 다

른 하나는 다부처관련 전자정부사업들이 부처간

이익상충이발생할때이견조정과합의가어려워

사업이효과적으로추진되지못했던과거의경험

을 감안한측면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향후

추진코자하는사업들이대부분여러부처들이관

여되고이견이표출될개연성이높은 과제들이므

로 제3자적입장에서이를 원활히조정하고합의

에이르게할 수 있도록하기위한여건을마련하

고자했다.

또한 가지특기할것은지방자치단체의차관급

인사도위원으로위촉했다는점이다. 전자정부특별

위원회가추진코자하는사업들은거의중앙행정기

관이관장하는업무들과관련이있었지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도직결되는사업도선정되었다. 국가재정정

보시스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구축등 특위가추진하려는대다수전자정

부사업들에서는비단중앙행정기관뿐만아니라전

국의지방자치단체도시스템의사용자또는시스템

을통한서비스공급자가됨을고려해야했다. 그리

하여지방자치단체의대표격으로서울특별시행정

제1부시장을위원으로위촉하게되었다.

이러한고려하에특위는발족시점에서위원장

을 포함한7명의민간위원과8명의정부위원으로

본위원회를구성했다. 그 후 4대사회보험정보연

계시스템구축이본격 추진되면서주무부처인보

건복지부및노동부의적극적인관여와두부처사

이의원활한협력에동사업의성공적인추진여부

가좌우됨을고려하여두부처의차관을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게되었다.1 ) 따라서 최종적

으로본위원회구성인원은정부위원1 0명에위원

장을포함한7명의민간위원등총1 7명이었다. 그

런데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과서울시행정1부시장

의경우에는본위원회회의에참석한경우가거의

1) 보건복지부차관이 노동부차관보다2개월 정도 먼저 특위의정부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보건복지부차관(이경호)의경우 2 0 0 1년 7월4일, 노동부

차관(김송자)은동년9월6일에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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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재문대통령비서실행정관(후에유수근

과장으로변경), 고형권대통령비서실행정관, 정

무경대통령비서실행정관, 위금숙기획예산처정

부개혁실연구위원등은 과장급공무원으로서실

무지원단활동을행정적으로지원했다.  

(3) 실무작업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제5조4항및5

항에의거, 실무지원단의운영을지원하는실무작

업반이구성되었다. 이작업반은특위의전활동기

간에 걸쳐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

구·보고서작성및위원회활동에필요한제반행

정지원업무를수행했다.

이 작업반은 김석주(한국전산원), 조현주(한국

전산원), 최선희(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헌

영(한국전산원), 이영선(한국전산원), 박희정(한

국전산원), 김형주(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대훈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추성률, 장문길, 최수탁(이

상 행정및 관리지원) 등의인력으로구성운영되

었다.  

나. 위원회의운영

특위의첫 공식회의는2 0 0 1년 2월2일오전7

시 강남의팔레스호텔2층 일식당‘다봉’에서 개

최된제1차실무회의였다. 이자리에는안문석위

원장을비롯해서삼영한국전산원원장, 윤창번정

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성태 성균관대학교교

수, 윤영민 한양대학교 교수, 정영미 연세대학교

교수,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등 민간위원

7명과박재문청와대행정관, 기획예산처위금숙

박사등이참석했다. 회의는「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검토와 추진과제도출을 위한 자

유토론으로진행되었다. 사무실이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런 식의 조찬회의는3월 1 9일 제1차

본회의가개최되기전까지매주1회씩강행군으로

계속되었다.

이회의는위원들에게희생적인봉사를요했다.

이는 위원회의유일한여성위원이첫번의실무회

의에참석해본 후, ‘도저히힘들어서위원으로서

활동하기어렵다’며 중도하차한것에서알 수 있

다. 눈발이내리던어느새벽, 하얗게눈을뒤집어

쓰고속속회의장으로들어오는위원들을보며위

원장은‘우리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죽어도같이죽고살아도같이사는유격대’로 명

명하면서위원들을독려했다. 그후 이 유격대정

신은특위가임무를마감하는날까지위원들의공

동정신으로자리잡게되었다.

(1) 회의및 점검평가실적

특위의 회의는 크게 4종류의 회의로 진행되었

다. 가장 큰 회의는 총 3회의 대통령 보고회의였

다. 차관급정부위원과민간위원들이참여하여진

행된회의는총8차에걸쳐개최되었다. 또한본위

원회 민간위원들과 국장급 정부위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가총 5 1차례 열렸다. 그리고특정 사안

들에대한집중적인점검및검토를위해본위원회

민간위원들을팀장으로하여 구성된과제팀들(법

령정비팀,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 보안대책점

(2) 실무지원단

(가) 기능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제5조에 근거

하여 설치된실무지원단은동 세칙제7조에따라

전자정부추진전략의 수립 지원, 전자정부사업의

원활한추진을위한사전·사후평가지원, 정보화

를통한정부혁신과제발굴및개선방안도출에대

한지원, 기타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을위한사

항지원등의기능을수행했다.

실무지원단은 본위원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원

활히하기위해실무국장급회의를운영했는데이

회의체는 특위의 공식 직제상 조직은 아니었다.

그렇지만특위활동에서총 5 1차 회의로가장 회

의횟수가많았고, 사실상의추진체역할을담당했

다. 특위가추진하는전자정부1 1대 사업의관련

부처 국장급공무원들과특위 본위원회민간위원

들이이회의에수시로회동하여각부처의추진상

황과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갔다. 또한

일추진에서의애로사항과입장, 의견들을허심탄

회하게 풀어놓고, 상호 토론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및 합의, 당면사안들에대해필요한조치들

을강구하기도했다.  

(나) 위원구성

‘실무지원단의단장은민간위원중에서위원장

이지명하는1인과대통령비서실정책비서관(후에

기획조정비서관으로변경)이공동으로맡는다’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제5조2항에의거,

민간위원인서삼영한국전산원원장과김영주대

통령비서실정책비서관(후에기획조정비서관으로

보직변경)이 초대 공동단장으로 임명되었다.

2 0 0 2년 7월에는김영주비서관이재정경제부차

관보로자리를옮김에따라그후임공동단장에박

남훈 기획조정비서관이 임명되어 특위가 임무를

다할때까지업무를수행했다. 실무지원단의위원

들은실무위원으로명명되었는데본위원회의경우

와 같이민간위원과정부위원이함께구성되었다.

직위로임명된정부측실무위원들은보직 변경으

로인해인적구성에변화가있었다.  

실무지원단활동민간위원은△ 오광석한국전

산원정보화지원단장△ 손연기한국정보문화진흥

원 원장(위촉 당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

수) △유평준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이석

한 (주)인포러쉬대표이사(위촉당시(주)쓰리소

프트 대표) △신형식LG-CNS 공공사업부수석

△ 이용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영기획실 실장

△최준욱조세연구원박사△황주성정보통신정

책연구원팀장등이다. 

실무지원단활동정부측실무위원은△ 재정경

제부 국고국국장(김병기→ 이정환) 교육인적자

원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김정기) △행정자치

부행정정보화계획관(정국환) △정보통신부정보

기반심의관(김동수→정경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심의관(이권상→ 하동원) △ 국세청 전

산정보관리관(이종규 → 차태균) △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단장(이영근→ 김동환) △조달청물

자정보국장(노대래→ 염재현) △보건복지부연

금보험국장(문경태→ 이상석) △노동부 노동보

험심의관(박종철) 등이다.



검반, 이용활성화대책반)의회의 개최는 더욱 빈

번했다.

(가) 회의운영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이루어진회의들의특

징은크게4단계로구분되어설명될수있다.

1) 제1단계(출범~ 2001. 5. 7)

특위의 발족 때부터 2 0 0 1년 5월 1 7일 대통령

보고회의때까지의단계이다. 이기간에는주로특

위가어떤과제를추진할것인지를확정하기위한

각종 회의들이주류를이루었다. 12차에걸친 실

무회의와 2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후보 사업들이

선정되고, 추진방안과계획 및 예산배정방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는대통령 보고 후 최종적으로 총

1 1개의 전자정부사업을 전자정부분야의 이른바

‘대통령프로젝트’로확정하기에이르렀다( [표2 -

2-01] 참조).  

과제선정을위한 동 기간의특위 활동가운데

눈길을끄는것은2 0 0 1년 3월5일오명동아일보

회장, 오혜진LG-EDS 대표, 이기중전자신문주

필, 최준근HP 대표, 홍성원시스코코리아대표,

김이숙 정보화추진위원회자문위원, 성기수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등정보통신업계종사자들

과전문인들을초청하여전자정부과제선정과추

진에관한의견을청취한점이다.  

또다른하나는사업 선정후각 사업별로주무

기관을지정하는한편, 본회의민간위원들을담당

위원으로지정하여주무기관이각 사업들의향후

추진계획수립을지원했다는것도특기할만하다.

그리고해결해야할문제내지애로사항들이발견

되면 실무회의와본회의에제기하여해결에필요

한범정부차원의조치들을강구케했다.

2) 제2단계(2001. 5. 8 ~ 12. 24)

제2단계는세부추진계획및시스템설계, 법령

정비, 상호운영성확보를위한전자정부기반구조

등에대한점검, 조정및독려등의활동을전개하

였다. 

[표2-2-01] 제1단계의 전자정부 1 1대사업

과 제 명 주관부처 담당위원

정보화를통한국민지향적민원서비스제공( G 4 C )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윤영민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연계구축 보건복지부, 노동부 황성돈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G 2 B )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윤창번,

인터넷을통한종합국세서비스체제구축( H T S ) 국세청, 재정경제부 송희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송희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행정자치부, 서울시 김성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서삼영

표준인사관리시스템( P P S S )구축 중앙인사위원회 황성돈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정착 행정자치부 김성태

전자관인시스템구축및전자서명시스템확산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윤영민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 행정자치부 황성돈

제1단계의사업명칭및주관부처는뒤의제3장이하에서확정된내용으로일부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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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 1 2월 2 4일 대통령에게중간보고 형식

으로전자정부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을보고

하기까지의단계이다. 이기간에는대통령보고를

통해 확정된전자정부1 1개 사업에대한관련부

처들의세부계획을점검했다. 아울러시스템구축

을 위한 BPR/ISP 사업을 민간에 발주하여 관련

시스템구축을위한기본설계도가제대로 마련되

도록하는데회의의역점을두었다.  

이와함께전자정부의구현은기존의행정업무

처리절차및부처간·부서간업무권한이재조정

되거나새로운권한이부여된다는것을의미하므

로 관련 법령의정비가있어야 한다는인식 하에

전자정부1 1대사업과관련된제반법령을민간전

문가와관계부처담당 공무원들이함께정비하는

법령정비팀(팀장: 황성돈위원) 회의가시작되었

다. 이회의는2 0 0 2년까지지속되었다. 또한전자

정부사업들은여러 부처의업무가복합적으로연

계되는것이기에전자정부1 1대 사업별로구축되

는각 시스템들끼리도상호연계운영이가능해야

한다는인식을가지고이문제를전담하는 전자정

부기반구조점검단(팀장: 김성태위원) 회의와각

사업관리자들사이의상호이해및조정을도모한

사업관리자협의회회의도수 차례에걸쳐 이루어

졌다. 이회의들역시다음해에도계속되었다.

3) 3단계(2001. 12. 25 ~ 2002. 11. 13)

시스템구축일정관리및 점검, 조정및 독려등

의제3단계는활동을전개하였다.

대통령에게 시스템 구축계획에 관한 중간보고

를마친후, 대부분의사업은2 0 0 2년들어속속민

간 개발시스템업체( S I )업체들에게발주되기시작

했다. 3단계 회의들은발주 과정에서부터제안서

에대한심사, 본격적인시스템구축작업과정에대

한점검및조정을거쳐 2 0 0 2년1 1월1 3일대통령

에게사업완료보고회를할때까지이루어졌다.

이 3단계 회의들의 핵심 관심은‘어떻게하면

애초대통령에게약속한2 0 0 2년1 0월말까지계획

한모든사업이정상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할

것이냐’에있었다. 그래서동기간중에있었던대

부분의회의는시스템구축작업의일정을점검하

고, 정상적 진행을 어렵게 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타개책을강구하여시행토록하는데초점이맞춰

졌다. 또한 시스템이구축되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시한사업들에대해서는그시스템이소기의목

적대로구축되었는지, 이용자입장에서불편한점

은 없는지등을 점검하는모니터링팀(대학원생들

과 특위의 실무작업반 직원들로 구성)의 가동을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보고 받았다. 그리고

이에관해토론하고해당기관들로하여금즉시시

정조치하는한편, 그결과를보고받는것도회의

들의주요안건이었다.

이 기간중의회의들에서는시스템은구축되었

는데관련법령의미비로 실제서비스가이루어지

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각종

관련 법률과시행령들의제·개정작업들에대한

각 부처계획및 진행상황의점검과조치결과등

을 보고받는일도수시로있었다. 특위위원들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회소속국회의원

들간의간담회가있었던것도이기간중의일이다.

대부분의사업이시스템구축과정에있던동안

에는시스템이구축되고난 이후의효과, 즉실제

로어떤변화를구현코자하는것인지에대한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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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위원△전자정부사업간상호연계점검반

: 김성태 위원 △ 전자정부사업백서팀: 송희준

위원등이다.   

제4단계회의들에서다루어진대부분의안건은

이 대책반의보고와필요 조치들에대한 강구 및

시행과관련된것들이었다. 또한전자정부1 1대사

업은새정부에서도중단없이지속되어야할성격

의사업들이라는점을고려하여각시스템들의향

후운영에필요한차기년도예산확보에관한사항

들도이 단계의회의들에서논의하여확정시켰다.

그리고전자정부1 1대 사업가운데가장늦게착

수되어BPR 작업은마무리했으나시스템구축까

지는 이르지못한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이새 정

부 출범 직후 우선적으로추진될수 있도록예산

상의집행우선순위를배정했다. 이의시스템구축

설계작업도바로 발주되도록하기위해행정자치

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등관계기관이합의를

이끌어낸조정회의는세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2) 사업별점검평가실적

이상의각종회의를통해점검평가된사항들을

사업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민원서비스혁신(G4C)  

이 사업의목표는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국가 주요데이터베이스공동활용시

스템을구축함으로써구비서류폐지 및 기관방문

최소화로국민편의를제고하는것이다. 또한정부

대표전자민원실구축을통해원스톱·논스톱서비

스를실시하여민원처리는물론, 행정정보제공, 국

민의견수렴등다양한행정서비스제공으로행정

의민주성·투명성을향상한다.   

사업추진일정을간략히살펴보면△ 5대민원

분야의처리절차전면재설계(2001. 5) △법령정

비관리카드작성및관계부처설명회(2001. 6 ~

2001. 7) △전자정부통합웹사이트( e G o v . g o . k r )

시범구축(2001. 7) △제1차법령정비계획수립·

통보(2001. 11) △제2차법령정비계획수립·통

보(2002. 4) △G 4 C사업관련정비대상법령 5 6

개(법률9, 시행령15, 시행규칙등32) 최종확정

(2002. 5) △ G4C 이용실태 지도·점검( 2 0 0 2 .

11. 20 ~ 2002. 12. 24) 등이다. 

(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목표는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간정보자원을

상호연계하여대국민민원서비스의질적향상을

도모하고, 4대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효율성을

제고한다. 

사업추진일정은△ 정보연계시스템구축실무

반 구성·운영(2001. 7) △ I S P수립(2001. 12)

△ 사업마무리및 구축사업추진관련협의, 사업

계획서확정(2002. 1) △전담사업자선정및계약

체결, 본사업착수(2002. 3) △유관기관간정보연

계협의및 문제점검토(2002. 5) △시스템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보연계서비스 개시

(2002. 7) △4대사회보험가입자정보연계시스

템 사용시험실시(2002. 11) △전산시스템보완

을 위한시험기간연장(2002. 11. 30 →12. 31)

등이다. 

있는검토가간과되기쉽다는점도고려되었다. 이

에따라시스템구축을담당하고있는정부기관별

로시스템이구축되고나면실제에서는어떤구체

적인변화가일어날것인지를사전에분명히하도

록요구하고, 이를검토·조정하는점검회의가이

용활성화팀(팀장: 황성돈위원)을중심으로1 0회

이상있었다. 그결과는수시로실무회의와본회의

에보고되었다. 이렇게한것은시스템구축작업이

투입이나과정중심이아니라성과중심으로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했다. 이와 동시에

높은기대에따른시스템구축이후실제의도하지

않았던변화에의해전자정부1 1대사업을부당하

게 비판하는시비가일지 않도록 하기 위한사전

조치이기도했다.

시스템이 하나 둘 구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자정부이용자들이시스템을잘사용할수있도

록하는교육훈련문제와전자정부1 1대사업의성

과에대한국내외홍보문제의제들이관련정부기

관 및 특위차원의회의에등장하게되었다. 국제

적으로는O E C D가 2 0 0 2년 중 3회( 3·6·9월)에

걸쳐개최한전자정부세미나에안문석전자정부특

별위원장과황성돈·윤영민·김성태위원이번갈

아한국대표로참가하여우리나라전자정부사업들

의비전과진행상황, 성과등을보고함으로써각별

한관심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2002년4월이태

리에서있었던U N·이태리전자정부국제회의에

는송희준위원이참석하여한국의전자정부사업에

대해국제적인소개를했다.

한편, 이기간중에는그동안각종회의에서크

게부각되지않았던전자서명문제가중요아젠다

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기실 구축되었거

나, 곧구축될시스템들에대한이용활성화에전

자서명이필수적인요건이기때문이었다.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이 실제 현장에서 조만간

사용되는단계에접어들게되자, 시스템보안과안

전문제도매우현시적인아젠다로본회의와실무

회의에등장했다. 이에따라윤영민위원을중심으

로한보안점검팀이관계기관과매우활발한논의

와조정을이루어나갔다.

4) 4단계(2002. 11. 14 ~ 2002. 1. 29)

시스템이용실태점검및위원회활동마무리등

의마지막제4단계는활동을전개하였다.

대통령에게 사업완수보고회의를 마친 이후

2 0 0 2년1월 2 9일특위의임무가종료될때까지4

단계회의들이진행되었다. 마지막단계에서이루

어진회의내용들에서는각사업별로서비스개시

후의운영현황점검과이용불편사항들에대한모

니터결과검토및시정조치, 그리고시정조치시

행결과보고가주종을이루었다.  

특기할것은제4 9차 회의(2002. 11. 26) 및민

간위원간담회(2002. 11. 29)에서특위 운영사업

이 종료되는시기까지특히 중요하다고판단되는

과제에관해민간위원중심의대책반을운영하기

로한결정이다. 대책반에서는각위원별로6개담

당분야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해당 과제에관한

점검을통해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최대한모든

미비점을보완코자노력했다.  

과제별대책반및 담당위원은△ 전자정부서비

스 모니터링팀: 서삼영 위원 △ 교육행정정보시

스템 운영현황점검반: 송희준 위원 △ 통합전산

환경과제검토반: 황성돈위원△보안대책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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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적, 산림,

재난재해, 민방위, 상하수도, 내부행정)로나눠진

다. 사업추진일정은△ 시군구행정정보화2단계

업무개발완료(2002. 8) △2단계개발업무전국

확산착수(2002. 10) △G4C 인터넷민원서비스

지원(2002. 11) △ 2 2 7개 시군구 주전산기 확

산·설치완료(2002. 12) 등이다. 

(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 사업의목표는모든행정기관과초·중등학

교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학교와교육행정기관의

전 행정업무를전자적으로연계 처리하는시스템

구축이다. 

사업추진방향은네거티브캠페인가능성에대

한 적극대응, 서류제출의무폐지사항적극도출,

물적기반및운영환경조성: NEIS지원서비스개

통등이다.  

사업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시범운영실시(2002. 9) : 교육인적자원부및

1 6개시·도교육청△공인인증체제인증서배포

완료및 발급: 234,517명(54%, 2002. 9) △최

종감리착수: 한국전산원(2002. 9. 2 ~ 9. 19) △

인터넷민원서비스실시(2002. 2) 등이다. 

(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 P S S )

이 사업의의의는디지털시대전자정부에적합

한 전자적 인적자원관리( e - H R M )를 구현함으로

써 시스템에의한업무처리로인사행정의투명성

과 공정성을제고하는데 있다. 또한공무원의인

사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인사운영과정책결

정에 활용함으로써인사운영의효율성및 정책수

립의적실성을제고하는것이다.  

사업추진경과는△ 1단계에개발된범정부차

원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 P P S S )을 전 부처에보

급하여국가경쟁력및 행정의효율성을향상시키

고정부인사관리의과학화를위한기반을구축△

1 5개 부처 장·차관 등 간부 공무원 참석 하에

PPSS 개통시연회개최(2002. 12. 17) △3 5개

대상부처평균입력률95.9%(2002. 12) 등이다. 

(자)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활성화

이사업은문서의생산에서유통·보존등문서

처리전과정을정보화하고문서유통중계센터를구

축함으로써안정적인전자문서유통을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문서의 수·발신 비용 및 보

관·보존비용절감을목표로한다.  

사업추진일정은△ 전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

통 실시(2002. 10) △전자문서유통촉진을위한

관련표준의 제·개정 및 확정고시(2002. 12) △

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확충사업추진(2002. 8 ~

12) △전자문서유통중계시스템구축을위한하드

웨어도입·설치(2002. 12) 등이다. 

(차) 행정전자서명인증기반확충사업및

전자서명이용활성화

이 사업의목표는전 공무원에게행정전자서명

을보급하여공무원신원확인, 유통정보의보안성

유지 등 정부차원의정보보호체계를구현함으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0 0 2년 8월까지조달전과정이온라인처리되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단일창구

서비스를실시하고, 이를통해기관별조달관련정

보를일괄제공하며, 1회업체등록으로전공공기

관의조달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이다. 

사업추진일정은△ G2B 활성화를위한 G 2 B

활성화실무추진단구성·운영(2001. 4) △「G 2 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연구용역 발주

(2001. 7) △사업계획확정, 입찰공고및 제안요

청설명회(2002. 2) △사업자선정및 계약, 추진

체제 구축(2002. 3) △ 국가전자조달포털서비스

개시(2002. 9) △업무분석실시및그후속조치로

결과를전 공공기관에통보하고G2B 실행계획과

활용 시나리오제시(2002. 5. 10) △외부연계시

스템서비스개시및안정화(2002. 12) 등이다. 

(라) 인터넷을통한홈택스서비스

사업의 목표는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통해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

자민원등세무업무를처리할수있는홈택스서비

스(Home Tax Service)체계구현이다.    

사업추진일정을살펴보면△HTS(Home Tax

S e r v i c e )구축사업계획수립(2001. 9) △정보화지

원사업확정(2001. 10) △사업자선정및시스템

구축추진(2001. 12)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원천세전자신고프로그램개발및시범운영

(2002. 1) △ 부가가치세의 인터넷 고지, 납부

(2002. 3) △홈택스서비스개시(2002. 4) △홈

택스 2단계추진(2002. 11) △소득세, 법인세를

포함한모든국세에대한전자고지·납부확대실

시△모든국세관련민원증명에대한인터넷조회

서비스제공△ 민원접수처리, 상담, 의견수렴등

의인터넷처리등이다.  

(마)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재정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가재

정 전반을통합·연계관리하는정보시스템을구

축함으로써전자 고지·납부·이체서비스 제공.

아울러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기반으로결산

및자금·자산·부채관리업무를연계처리하는것

이목표이다.  

사업추진일정은△「국고금관리법」및 하위법

령 제정(2002. 8) △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002. 8) △재정EBPP 수정·보완요청( 2 0 0 2 .

8) △ 전자고지·수납시스템 시범운영(2002. 8)

△국가재정정보시스템전체기능가동(2002. 11)

등이다.

(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이사업의목표는행정정보공동활용및인터넷

을 통한 민원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행정의생산

성제고및단일창구와연계한인터넷기반의민원

서비스실시, 2002년까지시군구행정전반( 2 1개

분야)에대한종합정보화추진이다. 

사업추진단계를살펴보면, 1단계1 0개업무(주

민, 지적, 차량, 환경, 농촌, 보건복지, 지역산업,

건축, 재·세정, 민원)와2단계1 1개 업무(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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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워크숍1회포함). 

(나) 법령정비계획확정

(2001. 8. ~ 2001. 12.)

2 0 0 1년 8월2 8일에서8월3 1일까지총 3차에

걸쳐8개사업별( 4대 보험, 통합전산환경, 전자결

재등의 3개사업은법령정비계획미제출)로부처

별 담당자와법령정비계획검토회의를개최했다.

특위에최초제출된법령정비계획의상당수는지

엽적·단편적법령정비에만초점을두었으나(예:

대통령령이하의사항및 서식관련규정) 동회의

를통해법률개정사항이포함되는등보다근본적

인법령정비계획으로발전되었다. 

1차적으로8개사업별제출법령정비계획을검

토한결과, 정비대상확정법령은총2 0 7건에달했

다. 이가운데법률은4 8건, 시행령등은5 3건, 시

행규칙등은1 0 1건, 고시등기타는5건이었다. 이

를각사업별로보면[표2 - 2 - 0 2 ]와같다. 

법령정비팀은1차적으로도출된2 0 7건의 정비

대상 법령을 2 0 0 2년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아울러2 0 0 2년상반기까지지속적인정비대

상 법령 도출 및 제·개정추진을통해 본격적인

전자정부서비스구현시제도적문제점을근본적으

로해소하기로했다. 

주요정비대상법률안을살펴보면, 정부와국민

의접점에서다양한민원사무등을전자적으로처

리하며국민의행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전자정부법」등이추진

되었다. 그리고인터넷을통한홈택스서비스를시

행하기 위해 근거법률인「국세기본법」등의 개정

을추진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구축및 활용

과재정회계제도를전자정부에적합하도록개선하

기 위해서는「국고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전국단위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활용을위

해「교육기본법」및「교육공무원법」의개정을추진

한바있다. 

2 0 0 1년중국회에서는정보기술을활용한전자

인사관리시스템운용을위한「국가공무원법」개정

이 완료되었다. 전자정부의안전·신뢰성확보를

위한「전자서명법」과부동산양도신고폐지를내용

으로하는「소득세법」개정안도처리되었다. 

(다) 법령정비상황점검단운영

(2002. 1. ~ 2002. 2.)

법령정비팀은2 0 0 2년 1월 4일 개최된 제1 9차

회의에서G 4 C와 시군구행정정보화관련법령정

비상황점검단(이하 상황점검단)을 설치·운영하

기로했다. G4C와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의경

우는대국민 관계에서법률효과를규정하는내용

이주를이루고있었다. 따라서법령정비가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경우, 사업이후법적분쟁이발

[표 2-2-02] 8개 사업별법령정비 결과 사업명

사업명 법률 시행령등 시행규칙등 고시등기타 총계

G4C 20 25 37 0 

G2B 0 3 2 1 

HTS 7 2 0 0 

재정정보 8 9 10 0 

시군구 9 11 43 3 

교육 2 2 9 0 

PPSS 1 1 0 1 

전자서명 1 0 0 0 

총계 48 53 101 5 2 0 7

써 전자정부의 조기정착 유도이다. 또한 2 0 0 2년

말까지전자서명사용자는1 , 0 0 0만명으로확대하

는등전자서명이용을활성화하는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민·관전자인증상호연계시

스템구축·운영(2002. 4) △공무원행정전자서

명본격보급추진(2002. 12) 등이다. 

(카) 범정부적특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

이사업은각부처·기관별로구축되고있는전

산환경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국민의요구에 부

응하는전자정부서비스를위해범정부적전산환경

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것으로

2 0 0 2년1 1월전산환경혁신방안을수립완료했다. 

(3) 법령정비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는 1차적으로2 0 0 1년 2월2 8일 국회에서의결되

었다. 그리고2 0 0 1년7월1일부터시행된「전자정

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하「전자정부법」으로약칭)에의해이루어졌다. 

이로써 전자정부추진사업의 포괄적인 법적 근

거는마련되었다. 「전자정부법」의제정·시행으로

개별법을일일이개정하지않고도전자정부사업

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는 법적 토대는갖추어졌

다.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

해나가는한편, 개별법도전자정부환경에맞도록

정비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개별법정비를특

위차원에서추진키로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1 1대사업의추진에관한

기존의관련법령은오프라인적상황을전제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전자정부법」

이적용되기어려운경우도있고, 법해석상전자문

서의 사용이나행정정보의공동이용이어려운경

우도있었다. 또한전자업무처리시스템구축의근

거규정이없어서사업추진에애로사항이제기되기

도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전자

정부법」을 위시한1 1대 사업과관련한법령을전

반적인시각에서정비하는것이필요했다. 그리하

여 이후에제기될수 있는법적분쟁을사전에예

방하고, 사업추진의법적근거를명확히제시하고

자했다. 

(가) 법령정비팀의구성및 활동

전자정부1 1대사업의원활한추진과구현을위

해특위 민간위원회에서2 0 0 1년8월 1 3일관계전

문가로 전자정부법령정비팀(이하법령정비팀으로

약칭)을운영할것을의결했다. 이에따라황성돈

팀장(특위민간위원, 한국외대교수, 행정학), 한상

희(건국대학교교수, 법학), 황승흠(성신여대교수,

법학), 정충식(경성대학교교수, 행정학), 명승환

(인하대학교교수, 행정학), 간사권헌영(한국전산

원, 법학) 등법학및행정학전공전문가로법령정

비팀이구성되었다.

2 0 0 1년 8월 1 9일 제1차 회의에서법령정비팀

은각 부처의법령정비계획안을총괄검토한뒤법

령정비팀운영계획을확정하고, 매주금요일정기

회의및사안별수시회의를개최하기로했다. 이후

법령정비팀은2 0 0 2년 5월2 6일까지모두3 2차의

회의와3회의워크숍을개최했다(상황점검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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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3]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비용

과제명 건수 법률명 추진현황 주요내용 비고

전자서명법 완료(01.12.7) 전자서명기술중립성확보등 의원입법, 

01.12.31 공포02.4.1 시행

소득세법 완료(01.12.29) 부동산양도신고폐지(제1 6 5조삭제) 01.12.31 공포02.1.1 시행

자동차관리법 완료( 0 2 . 7 . 3 1 ) 자동차전국번호판제도화, 신규등록시임시허가증등 02.8.26 공포0 3 . 1 . 1시행

반납의무폐지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회행자위 정보통신망을통한정보공개규정 01.11.23 국회행자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완료( 0 2 . 2 . 2 8 ) 정보통신망을통한민원신청및처리결과통지가능및 의원입법, 02.3.25 시행

G 4 C 9 편람등인터넷게시

행정절차법 완료( 0 2 . 1 1 . 7 ) 서면또는전자적처리요청근거규정등 02.12.30 공포03.07.01 시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회행자위 개인정보열람신청및정정신청전자문서허용 의원입법

01.9.18 국회행자위

지방세법 완료( 0 2 . 1 1 . 7 ) 자동차납세완납증명서정보공동이용허용 02.12.30 공포

03.01.01 시행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국회행자위 구비서류일괄발급및직접송신처리등시행령사항법률화 02.2.9 국회행자위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서비스개시를위해

관련보험기관간공통업무처리를위하여 우선민원사무법규정을

4대보험 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복지부및 준용하여처리하고

노동부고시제정및기관간업무협약후서비스개시 추후법률(고용보험법등

4개법률)개정추진

G 2 B 0 하위법령개정사항

H T S 1 국세기본법 완료( 0 2 . 1 1 . 7 ) 전자고지및전자납부등의근거마련 02.12.18 공포및시행

국고금관리법 완료(02.11.7) 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근거규정 02.12.30 공포03.01.01 시행

(서비스시행필수법률)

정부회계법 회계·결산제도개편관련근거법률 제정, 감사원협의중
재정정보 5 

국유재산법 회계·결산제도개편관련규정개정 개정, 감사원협의중

물품관리법 상동 상동

국가채권관리법 상동 상동

시군구 0 무인민원발급기관련민원사무법개정의견이있었으나정보통신망의해석으로갈음

교육 2 교육기본법 완료( 0 2 . 1 1 . 1 2 ) 교육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근거규정마련 02.12.5 공포및시행

교육공무원법 완료( 0 2 . 1 1 . 1 2 ) 인사업무의전자적처리근거규정마련 02.12.5 공포및시행

P P S S 1 국가공무원법 완료( 0 1 . 1 2 . 2 0 )
인사기록의D B화및전자적인사관리를위한 02.1.19 공포·시행

시스템구축근거 전자화부분은0 2 . 7 . 1시행

전자결재 0 하위법령개정사항

전자서명 ( 1 ) 전자서명법 완료( 0 1 . 1 2 . 7 ) 전자서명기술중립성확보등
의원입법

01.12.31 공포02.4.1 시행

전산통합 0 3년이후제도개선추진

완료1 1건 전자서명법, 소득세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국고금관리법, 지방세법
계 1 8

국회계류3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추진중 4건 정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생할가능성이높았다. 법령정비대상건수는1 4 8

건으로전체건수의7 1 . 5 %를차지하고있었다. 방

대한정비대상법령으로인해내용의충분한검토

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어느 정도 내용의 중복

및누락가능성이있기때문에상황점검단을통한

집중적인검토가요청되었다. 

상황점검단은 기존의 법령정비팀과 행정자치

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로구성되었는데황성돈

(특위민간위원, 법령정비팀팀장) 단장과정국환

간사(행정자치부정보화계획관), 박재문(대통령비

서실행정관)·최월화( G 4 C관련, 행정자치부서기

관)·장영환(시군구관련, 행정자치부사무관) 팀

원등이참여했다. 

상황점검단은2 0 0 2년 2월까지2개월간한시적

으로운영하였다. 검토대상에는G 4 C와시군구행

정종합정보화사업이외에 4대사회보험정보연

계시스템도포함시켰다. 이는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에서법령정비대상의제시가이때 이

루어졌고, 그 내용이대부분G 4 C의 법령정비대

상과중복되기때문이었다.

G 4 C사업의경우B P R / I S P에의해제기된법령

정비및제도개선사항인총1 3 5개항목(법16, 시

행령15, 시행규칙19 : 기정비항목은제외)을심

사했다. 그결과정비불필요1 4건, 2차정비대상포

함 2 6건, BPR 보완4 2건, 장기검토5 0건으로분

류되었다. 

제2차정비대상으로1 7개법령(법4, 시행령4 ,

시행규칙등9), 68개항목(민원사무61, 제도개선

7 )이고, 3개(국적취득, 회복, 귀화) 소관다툼사무

는 분류를보류했다. 제1차정비대상법률로확정

된 사항은「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전자정

부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민

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등 8개 법

률이었다. 이중 아직처리되지않은개정안에대

해서는조속한국회통과를추진하기로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경우확정된법

령정비대상은유사정비와동일법령에대한 통합

분류를거쳤다. 이를토대로2 0 0 1년 1 2월에재정

리된법령정비대상4 2개(법률1, 시행령4, 시행

규칙등 3 7 )를검토했다. 법령정비대상이대폭축

소된것은「전자정부법」을 우선적용하여법적문

제점을해결하고, 개별법의개정은추후과제로넘

기기로하였기때문이다. 법률개정사안인「민원사

무처리법」에무인단말기관련규정을포함시킬것

인가에관해서는「전자정부법」에포함된정보통신

망의해석으로갈음할수있다는판단에서개정불

필요로분류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서는총 3 0건

(법률3, 시행령7, 시행규칙19, 고시등기타 1 )

이 법령정비대상으로제출되었으나, 검토결과서

비스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민원사무처리법」을

준용하여처리하고추후에「국민연금법」, 「국민건

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법률을개정하기로했다. 

법령정비팀은상황점검단활동을통해관련정

비대상법령검토와함께「전자정부법」,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호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

등의개정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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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바람직한 기반구조에대한

개념정립, 그리고핵심공통기반구조관련사업들

에대한점검및자문을통해전자정부기반구조의

효과적기초를정립하는것을목표로하여구성되

었다. 이러한목표를보다구체적으로정리하면핵

심 공통기반구조를구성하는2가지기반요소, 전

자문서처리, 관리및유통, 부처간정보시스템상

호연동에대한점검및 관련사업자문등이포함

된다. 특히이러한기반요소들의표준화및 구축

완료이전에관련타정보화사업들이진행되고있

어서, 관련전자정부사업들과공통기반구조구축

사업들간의효과적병행추진전략및실천방안제

시에중점을두고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을운영

했다.

(나) 추진경과

2 0 0 1년8월2 1일특위제1 8차회의에서김성태

위원제의로전자결재/전자문서유통관련문제점

을 도출하고대응하기로결의하였으며이후 소집

된 전문가회의(2001. 8. 27) 및 관계기관 회의

(2001. 9. 11)에서논의된 후속조치추진 방안을

토대로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을구성 운영하기

로하였다. 추진경과를정리를하면다음과같다. 

1) 현황진단기간(2001. 9 ~ 2001. 12) 

전자정부정보화현황분석및문제점파악을수

행했다. 특히전자문서처리및관리표준화, 문서

제도개선, 상호운용성확보등의전자정부공통기

반구조구축사업의신속한추진의필요성을제기

했다.

2) 기본계획검토기간(2002. 1)

전자문서처리및관리표준화(행정자치부), 문

서제도개선(행정자치부), 상호운용성(전산원) 등

의사업계획에대한검토및자문을수행했다.

3) 사업추진자문기간(2002. 2 ~ 2002. 5) 

전자문서처리및관리표준화사업(사업명: 전

자문서유통확대를위한연구용역사업), 문서제도

개선과제, 상호운용성점검사업추진과정및결과

에 대한검토및 자문을수행했다. 특히, 11대과

제추진에가장시급하고중요한영향을미치는전

자문서처리및관리표준화사업에서 행정업무시

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간연계, 부처간 문서유통

의 표준에대한기술적검토및 자문에역점을두

었다. 

[표2-2-04]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 구성

구분 소속 성명

정부및지자체
기획예산처 위금숙전문위원

서울시 이계현팀장

한국전산원 정희창부장

연구기관 K I S A 이강신팀장

한국행정연구원 문신용박사

건국대 정갑주교수

인천대 서진완교수

학계 연세대 정철현교수

충남대 이규철교수

서울여대 이병걸교수

아시안사인 황보열박사

업계전문가 한국정보인증 정왕호사우

S o l i d e o s 김숙희사장

핸디소프트 이덕영이사

사업업체 나눔기술 채희선이사

L G - C N S 임수경박사

(라) 법률정비추진점검(2002. 3. ~ 2002. 5.)

상황점검단이후의활동은전자결재등 법령정

비계획이확정되지않은분야에대한검토에주력

했다. 이와함께다른사업의입법추진과제에대한

집중적·종합적연계 및 협력방안을집중 검토했

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개시시점에서법률추진

과제 완료를위해 국회 처리 문제를주로 점점했

다. 또한이미정비가완료한법률사안및법률정

비사안에없는내용을포함하는하위법령개정문

제도점검해나갔다. 

법률 제·개정 점검대상을 각 사업별로 보면,

G 4 C는 상황점검단에서제1차정비대상으로확정

된 8개의법률, HTS는「국세기본법」1개, 국가재

정정보시스템은「국고금관리법」및「정부회계법」

제정,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채권관

리법」개정등5개(이중「국고금관리법」은서비스

시행필수법률), 교육은「교육기본법」, 「교육공무

원법」의 2개, PPSS는「국가공무원법」( 2 0 0 1년 개

정완료) 1개, 관인서명은「전자서명법」( G 4 C와 중

복, 2001년개정완료) 1개로총1 8개였다. 하위법

령의 정비대상으로확정된점검대상사항은시행

령2 8건, 시행규칙등이7 8건이었다. 

(마) 법령정비추진현황및 향후과제

전자정부서비스 개시시점인 2 0 0 2년 정기국회

까지처리된법률정비추진현황은[표 2 - 2 - 0 3 ]과

같다. [표2 - 2 - 0 3 ]에서도볼수 있듯이서비스개

시필수법률은모두처리되어법적 장애를발생시

키지는않았다. 그렇지만아직까지국회에계류중

이거나추진중인7건의법률이모두 처리되어보

다 원활한전자정부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 이

와함께법률제·개정이이루어진사항에대한하

위법령정비가완료되어야한다. 그리고2차정비

대상으로넘긴 법률정비과제도지속적으로추진

하는것이중요하다. 

(4)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

초기의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기반구조개념에

대한인식부족, 그리고이후이로인한체계적인

기반구조구축실패등으로야기되는전자정부기

반구조관련문제점진단및 이에대한개선의중

요성을계속강조하여온김성태위원의제안에따

라특위내에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을구성·운

영(2001. 8 ~ 2002. 5)하게되었다. 전자정부기

반구조점검반은 운영과정에서전자문서처리, 관

리 및 유통의표준화, 문서제도개선, 상호운용성

점검등의핵심기반구조관련사업들에대한점검

및자문활동을통해다양한현안문제들을 해결하

도록하여전자정부기반정립에기여했다. 전자정

부기반구조점검반의 목표, 추진경과, 구성, 활동

내용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목표

효과적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효율적

정보공유및 정보유통은체계적인공통기반구조

의 조기확보를통해서달성될수 있다. 전자정부

기반구조점검반은초기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고

려가매우미흡했던전자정부공통기반구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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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활동핵심결과

①현황파악및문제점진단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사업계획들을 검토한 결

과장기적관점에서의문제점이파악되었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의기반구조 관리체계

부재이다. 기반구조는특정사업에국한된문제가

아니고전자정부사업전반에공통적으로영향을미

치는사안이으로범정부적차원에서의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선진국의사례에따르면조기

에 공통기반구조가효과적으로구축된경우각 부

처별정보화사업의신속한추진이가능함이보고되

고있다. 이에반해국내에서는각정보화사업별로

특별한원칙없이기반구조들이구축되어많은문제

점이야기되고있다. 예를들어, G4C와같은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시에부처간 기반구조상이성은

상호운용성구현에많은어려움을야기했다.

둘째, 표준화된전자문서처리, 관리및유통체계

의 부재이다. 전자결재시스템(문서처리)과행정업

무시스템간연계방식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 각

부처별로 임의적인 연계방식을 구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과서울시민원

처리사업의경우상이한방식의연계구현으로인해

시스템통합에많은어려움을겪었으며, 실제시스

템구현과정에서변경이요구되었다. 부처간문서

유통의경우도유통방식의모호성, 여러전자결재

시스템간유통표준의미세한 불일치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문제점이야기되었고, 그결과부처간문

서유통전체에대한불신을야기하고있었다. 

셋째, 문서유통에대한명확한관리주체의부재

이다. 부처간문서유통이각 부처간에자체적으로

구현되어있고, 특별한관리주체가정해져있지않

아유통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하는경우문제원인

파악및신속한대처가불가능했다. 이러한명확한

관리주체의부재는양질의문서유통관리를어렵

게하고있었다.

넷째, 전자문서유통에 부적합한 문서제도이다.

종이문서를가정하고만들어진제도들이전자문서

관리및유통에그대로적용되어여러가지문제점

을야기하고있었다. 예를들어, 문서상의박스크

기 및 위치를 몇 밀리미터까지제약을 두어 이를

문서편집기에구현하도록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1 1대 과제 사업들의 효과적 진행

과 관련해서단기적관점에서의문제점이파악되

었다.

먼저, 관련사업간합리적추진계획및 일정수

립이미비한것이다. 표준화사업은응용사업들에

비해서반드시선행되어야만표준들이적용될수

있다. 그러나1 1대 과제 사업들의경우 기반구조

(문서제도, 처리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는상태에서이미사업이진행되고있고, 표준화

사업들이그뒤를따라가는상황이었다. 

다른문제점으로는기반구조관련표준화를위

한 부처간협의체계의부재를들 수 있다. 기반구

조 표준들은부처간적극적·체계적협의를통해

서만만들어질수 있다. 그러나이러한효율적협

의조직에대한준비가미흡했다.

②전자문서처리, 관리및유통표준화

행정자치부에서추진한문서처리전과정의정보

화 및 표준화 사업들에대한 기술검토및 자문을

수행했다. 그러나사업의범위, 기간, 세부과제간

의시급성의차이등의이유로해서점검반은점검

활동을전자결재시스템및행정업무시스템간연계

(다) 구성

특위김성태위원이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

에 대한 책임전담위원을담당하고산학연관관련

전문가1 7명으로점검반을구성하도록했다. 점검

반장은정갑주교수가담당하고, 간사로한국전산

원정희창부장이담당했다( [표2-2-04] 참조). 

(라) 활동내용

1) 전반적인활동내용

주요활동일정은2 0 0 1년 9월1 8일 1차점검반

회의를개최하여단기간에발주되는사업에반영

하는단기개선방안마련과중장기적대책을수립

하기로 했다. 이후 특위 1 9차 회의에서 전자결

재·전자문서유통을 포함하여 전자정부기반구조

전반을점검하기로하고, 한국전산원에서상호호

환성시험인증 담당과 점검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9월2 7일 1 0월 초까지1차단기방

안 초안도출을위해관계기관(서울시, 시군구사

업단, 행정자치부등)을방문하여주요이슈를파

악했다.

주요 문제점과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표준의

적용범위와상세수준및표준시행의사후관리 활

동이미흡하며기반기술과의연계에대한 대책이

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대한대책으로행

정자치부의 연구용역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제시하도록했으며, 종합적인기반기술관

점에서개선방안을마련하고관련협조체제를구

축하도록했다. 제정된표준의적합성검증을위하

여한국전산원내시험표준연구를진행하도록했다.

도출된단기개선방안의주요내용으로는△전

자문서양식에 처음부터X M L을 적용 △ 전자문

서시스템의시스템연계용표준A P I를 고려한전

자정부사업 추진 △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표준

(2000. 4) 제공등이포함되었다. 또한행정자치부

에서추진중인 전자문서유통확대를위한연구용

역사업(2001. 10 ~ 2002. 2)과연계하여행정기

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개정을지원하고, 전자문

서시스템과타 정보시스템과의연계표준제정 및

표준(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

포함연계방안마련등중장기적인대책을수립하

는데기여했다.

특별히2 0 0 1년 1 1월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중

간보고를통해행정자치부에서추진중인전자문서

유통확대를위한연구용역사업검토결과와전자

결재및문서유통관련기술적문제점분석결과를

발표하여, 전자인사시스템, 교육등타시스템과의

연계및유통과관련된문제점을도출했으며, 기반

기술및구조구축과관련한정책대안을제시했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

반에서제시된중·장기세부추진방향으로는다

음과같은내용들이있다. 첫째는전자정부사업적

용기술검증및기술로드맵개발을통한도입기술

간의연동성활용성의검증연구, 공통기반기술에

대한적용문제점도출및 해결방안연구와로드

맵 연구, 둘째는기술적문제해결을위한전문기

술지원, 셋째는전자정부고도화를위한적용기술

선행연구와정보기술상호운용성환경구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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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등 기반구조에관련된사안들에대해서

부처간협의를통해합의된추진방안및표준을수

립하여제시하해야한다. 그리고그방안과표준이

제대로수행되는지에대해서감독을수행해야한

다. 실제기반구조구축은각 부처별로합의된표

준에따라서추진이가능하다. 또한표준들에대한

지속적인개선요구들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에대한합리적인반영전략도수립되어야할것

으로생각된다. 

문서처리, 관리및 유통등에관한표준화는달

성되었으나, 그것이안정적 문서작업을보장하는

것은아니다. 이러한표준들이안정적으로시스템

을구현하고, 또한이시스템이안정적으로운영될

때에만표준들이의미를갖는다. 이운영측면에서

의관리체계(권한및책임)에대한부처간의구체

적인합의는아직마련되어있지않는것으로판단

된다. 향후이에대한부처간협의가필요할것으

로생각된다.

문서제도는과거에비해서혁신적개선이이루

어졌으나, 아직까지는효율적전자문서처리, 관리

및유통측면에서는미흡한점들이존재한다. 따라

서지속적인협의를거쳐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

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정보기

술의경우빠른속도로저비용 고효율의신기술들

이나오고있다. 그러므로신기술들이신속하게수

용될수있는제도개선절차에대한연구도필요하

다고본다.

(5) 보안점검반

전자정부1 1대 사업가운데하나로전자서명의

보급에초점이 맞춰진‘안전한전자정부의구현’

이들어있었다. 그런데2 0 0 0년5월전자정부사업

착수보고회중 국민의프라이버시가침해되지않

도록 철저한대책을마련하라는대통령의지시에

따라 특위는보안점검반을구성하여운영할것을

결정했다. 특위는‘안전한전자정부 기반 구축과

제’의 책임위원(한양대윤영민 교수)에게임시작

업반을 구성하여 디지털 인증,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보안등의문제를풀어가도록위임했다.

이에따라윤영민책임위원은서경대학교법

학과 정영화교수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헌수

박사와함께보안점검반을구성하고, 11월말까지

1 5차례의점검반회의를개최한바있다. 주요회

의에대한요약은다음과같다. 

(가) 보안점검반주요 회의의개요

1) 제1차회의

△일시: 2001. 7. 16 △참석자: 윤영민, 정영

화, 이헌수△주요의제: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

안대책과제에대한 기획△ 주요내용: 향후과

제 수행방향, 회의운영방식 등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함. 과제의범위, 내용, 그리고역할분담을합

의함

2) 제2차회의

△일시: 2001. 7. 30 △참석자: 윤영민, 김정

우(정보통신부), 안성일(정보통신부) △ 주요의

제 : 네트워크보안체계, 행정기관의역할분담현

황, 암호화대책, 공인인증기관의연동, 인증및암

호 분야전문가추천△ 주요내용: 쟁점발견을

표준과부처간문서 유통표준에활동범위를집중

했다. 기본적인점검방향및 추진결과는기술적으

로 독립이 가능한 여러 요소들(전자결재, 문서관

리, 문서유통, 업무시스템과의연계 등)간의독립

성을최대한보장하는표준의제정이었다. 이러한

표준을통해각 요소들을독립적으로확장, 변경,

개선할수있다. 과거의경우, 관련된모든기능이

특정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통합되어 있어

부분적변경이매우어려웠다. 

이러한표준화사업의결과는다음과같이구체

적으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세계적전자문서표준양식으로자리잡고

있는XML(extensible markup lang- uage)로전

자문서유통양식을정했다. 이에근거해서여러표

준들이정의되었다. 

둘째, 시스템환경, 특정정보기술및 특정정보

시스템간 독립성을 보장하는 논리적 기술표준을

제시했다. 이전의표준들은시스템환경또는특정

정보기술등에 종속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 결과

시스템환경변화나정보시스템변경시연계나유

통에복잡한문제점들을야기했다. 새로제시된표

준의경우이러한종속성을최대한제거하여향후

새로운정보시스템도입, 기존정보시스템의개선

을용이하게했다. 

셋째, 문서처리(행정업무처리, 전자결재)와 문

서유통을기술적으로독립시켰다. 이로써각각독

립적으로확장및유지보수를가능하게했으며, 문

서유통의경우 전담 관리주체의설정을가능하게

했다. 과거의 문서유통은전자결재시스템과통합

되어 있어 전자결재시스템의 변경시 문서유통도

영향을받았으나, 현재는상호독립성이보장되었다.

③문서제도개선

문서제도개선부문은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

의 현황분석과정을통해문서유통시에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경직된 문서제도에서 원천적으로

유래되고있음이파악되어개선의필요성을제기

했다. 행정자치부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이미파

악하고개선안을준비중에있었다. 그러나행정자

치부의문서제도개선방안의경우그제정 시기가

대부분의핵심정보화사업들의설계또는 구현이

상당히진행된이후가될가능성이높았다. 즉, 문

서제도개선이전자정부사업에전혀 반영되지못

할 위험이 예상되었다. 이에 전자정부기반구조점

검반에서는전자문서유통활성화사업과의일정조

율의 필요성을제기했다. 이에따라서 제정 공고

이전에 문서제도개선안이 관련 사업들에 공개될

수있게했고, 그결과관련사업들에서반영할수

있는기회를제공했다.

④상호운용성진단

전자정부기반구조점검반의 기반구조 현황분석

과정에서1 1대 과제간상호운용성확보의어려움

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제기했다. 이후

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폭넓은공감대형성에의

해 한국전산원을중심으로상호운용성확보를위

한 점검반이구성되었고, 다각적인노력이진행되

었다. 

(마) 향후과제

효율적전자정부기반구조확보는범부처적공

통 기반구조관리체계를통해서만가능하다. 이러

한 관리체계는기반구조개념정립, 계획,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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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차회의

△일시: 2001. 8. 16 △참여자: 윤영민, 목진

휴(국민대), 정영화(서경대), 김진호(행정자치부) ,

신종철(함께하는시민행동), 이경호(STG 시큐리

티), 정연수(KISA), 김기중(동서법률사무소) △

주요의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대책, 프랑

스의정보처리및자유에관한법률△주요내용:

김진호 과장(행정자치부)과정영화 교수가 각 주

제를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토론을통해프라이

버시보호에관한쟁점들을발굴

7) 제7차회의

△일시: 2001. 8. 20 △참석자: 윤영민, 김성

태(위원), 황보 열(전자거래연구원), 박인제(행정

자치부), 이연주(행정자치부), 김종수(국가정보

원), 조흥수(국가정보원), 안성일(정보통신부), 김

승주(KISA), 손기욱(국보연), 윤이중(국보연) △

주요의제: 전자정부구현에있어서암호키관리

△ 주요내용: 윤이중부장(국보연)이발제를하

고참석자토론. 공공부문의암호키관리필요성공

감, 공무원의프라이버시가존중되어야함. 국가정

보원은암호키관리센터에관한행정적프레임워크

( F r a m e w o r k )를마련

8) 제8차회의

△일시: 2001. 9. 5 △참석자: 윤영민, 정영

화, 이헌수△주요의제: 보고서초안검토, 향후

과제추진방안논의△주요내용: 이헌수박사의

정보보안부문초고, 정영화교수의프라이버시보

호부문초고의내용을검토하고보완점논의

9)  제9차회의

△일시: 2001. 9. 19 △참석자: 윤영민, 이헌

수, 박인제(행정자치부), 안성일(정보통신부), 홍

성완(정보통신부) △주요의제: 최종보고서의쟁

점사항에관한논의△주요내용: 최종보고서의

초안을발표하고부처로부터의견을청취

(나) 보완적활동

윤영민 책임위원은9차례의 회의를 통해 작성

된 보고서의 핵심적 사항들을 2 0 0 1년 9월 2 1일

특위실무회의에보고했다. 그리고9월2 4일행정

자치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에다음과같은사

항들에대해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줄것을요청

했다. 

1)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기능과 활동 강

화방안△프라이버시보호교육강화방안△정

보공동활용시스템에엄정한입출력관리를가능하

게하는기술적및제도적장치마련방안△개인

정보가담긴 문서나데이터베이스파일이출력된

후보안을유지할수있는기술도입방안△사용

자편의성을최대한높인암호화및전자관인응용

도구의활용에대한계획△정보보호인력의사기

를높이고정보보호전문인력을단기간내에확보

할 수 있는방안△ 민원용인증서를무료로주민

들에게받을수 있게하는방안△ 공공부문에전

자서명(PKI) 응용제품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방안△해킹이나바이러스침투에대비한기

술적시스템에대한보강계획△정보공동활용서

위한일종의브레인스토밍

3) 제3차회의

△ 일시: 2001. 8. 2 △참석자: 윤영민, 염홍

렬(순천향대), 송정환(한양대), 박인제(행정자치

부), 이연주(행정자치부), 유주현(한국전산원), 최

성준(정보통신부), 안성일(정보통신부), 김승주

(KISA), 이헌수(국보연), 박성준(비씨큐어), 정재

학(소프트포럼), 이경호(STG 씨큐리티) △주요

의제 : 전자정부의 전자인증기반 구축, 전자서명

이용확산대책, 암호키관리기술△주요내용: 각

주제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KISA가 발표하

고참석자들이토론했으며, 쟁점들에관해의견을

모았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민관 인증기반의 상호연계로서 전자서명

및전자관인인증서의상호검증방안으로BCA 대

신에 인증기관신뢰목록(Trust List)을활용했다.

이경우정부부문에3개(행정자치부, 대법원, 국방

부)의Root CA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

견을 모았다. 둘째, 전자민원행정서비스용인증서

발급방법으로서민원이외의용도로발급받은인

증서를민원업무에사용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민원용인증만필요한주민에게는은행, 동사무소

등을등록기관으로지정하여주민이편리한곳에서

인증서를발급받을수있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 의견을모았다(추가협의및 합의필요). 셋째,

전자민원행정서비스용인증수수료문제로서정보

통신부는8월중에구체적인방안을마련키로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화계획관실과협의하고 정

보통신부는전자민원용의인증에정부가수수료를

부담하게될경우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추진키로

했다. 현재민간분야에서는인증활용기관이인증서

수수료를부담하고최종사용자는수수료를전혀부

담하지않고있다. 순수하게전자민원용의인증서

에 대해서는정부가수수료를부담해야할 것이라

고의견을모았다추가협의및합의가필요). 넷째,

키 저장매체문제로서정보통신부는개인PC, 스

마트카드, USB 키, CD-ROM을최종사용자가자

유롭게선택할수있게할예정이다.

4) 제4차회의

△일시 : 2001. 8. 9 △참석자: 윤영민, 이헌

수(국보연), 백종욱(국가정보원), 전윤산( G C C ) ,

손형길(GCC), 박현동(국보연), 이경호(STG 시큐

리티), 정휴봉(KISA), 이강신(KISA), 최동근

(ETRI), 장종수(ETRI), 정태명(성균관대), 김정

덕(중앙대), 한재호(A3 Security), 김병학(해커스

랩) △주요의제: 국가정보보안관리체계, 정부고

속망보안관리체계, 전자정부의구현을 위한 정보

보호인력양성△주요내용: 각주제를국가정보

원, 행정자치부(GCC), KISA가발표하고 참석자

들이토론함

5) 제5차회의

△일시: 2001. 8. 10 △참석자: 윤영민, 정영

화, 이헌수△ 주요 의제: 현재까지개최된회의

평가및보완사항점검, 향후스케줄논의, 프라이

버시보호대책에관한구상△주요내용: 현재까

지회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회의의의제를

검토함. 프라이버시보호를강화하여정보공유제

고 방안 마련, 프라이버시 보호대책회의 참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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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유출되고있음△공무원들의정보보호의

식이희박할뿐만아니라, 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

도구가제대로제공되지못해 정보보호문화가형

성되지않고있음△정보보호업무종사자의사기

가낮아특히하부 행정기관의정보보호체계운영

에허점이많음등이다.  

그 단기대책은△ 국무총리실소속개인정보심

의위원회에 정보보호정책과 프라이버시보호정책

사이의조정기능부여△정보보호의식교육강화,

공공정보 입출력 관리의 강화, 문서유출 방지 및

전자서명/암호응용프로그램보급 △ 전산환경의

통합등을통해전산자원과인력운용의최적화등

이다. 장기대책으로는정보보호 전담조직(계·과

단위) 신설을들수있다. 

③ 디지털인증

최근공인인증서의보급이비교적빠르게확대

되고있으나응용제품의개발이늦어짐에따라획

기적인확산이일어나지않고있다. 

문제점은 △ 전자서명의 활용 수준이 낮음 △

전자서명( P K I )과전자관인(GPKI) 사이의상호연

계성부족△디지털인증의보급에관한주무부처

사이의이견등이다.

그 단기대책은△ 전자서명(PKI) 응용제품을

정부가앞장서서도입하고활용△정부부문과민

간부문이인증기관신뢰목록교환을통해 인증서

의 상호검증문제해결 △ 전자결재에전자서명이

사용될수 있도록「전자정부법」개정△ 은행·증

권사·우체국등 온라인거래를하는 모든 금융기

관에공인인증서사용독려등이있다. 

장기대책은 전자서명기반의 공무원증 보급을

들수있다. 

④ 암호화정책

공공기관에서 일부 주요한 문서유통에 암호화

기술이사용되고있으나전체적으로대단히미약

한수준이다. 

문제점은△암호키관리기반( K M I )이구축되어

있지않아유통되는디지털문서나정보의기밀성

확보를위한암호사용의확산이어려움△공공문

서와자료작성및전송에암호화가일상화되어있

지않은점등이다. 

그 단기대책으로는△ 공공문서와자료의작성

및전송에암호화기술사용을의무화△공공기관

에 암호화응용프로그램의개발 및 보급 촉진 △

공공부문에암호키관리센터의설립등 KMI 구축

△ 민간부문에는 임의적 키복구방식을 도입하고

공인인증기관이키관리를하도록하는방안이있다. 

장기대책은 전자서명과 암호의 사용을 일상화

하여정보보호문화를정착시키는것이다. 

⑤ 네트워크보호

네트워크보호에대해서는다른측면의정보보

호에비해공무원들의인식수준도높고기술적방

어시스템도앞서가는 편이나, 학교나 지방자치단

체사무소등의네트워크는해킹이나바이러스침

투에심각하게노출되어있다. 

그의문제점으로△ 정부기관보유보안시스템

간 실시간정보공유, 실시간상황관리, 일관된보

안정책적용등공동대응을위한정보보호체계부

재△각부처나기관이자체적으로실시하도록되

어있는보안감사가형식에그치거나실시되지않

고있어정부고속망의허점이노출되고있음△해

킹이나바이러스침투등에대비한기술적시스템

이불충분한점등이다. 

비스별로정보보호에관해부처간혹은부서간책

임소재를명시적으로규정하는방안 △ 데이터베

이스정보의유출경로를추적할수있는기술의도

입방안△ 행정기관이보유한데이터베이스의관

리를체계화하는계획△주요공공 데이터베이스

의백업센터구축계획△재난복구시스템향상계

획: 업무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

2) 정보통신부

△ 민원용인증서를무료로주민에게발급해주

는 방안△ 전자서명(PKI) 응용제품의개발과보

급에대한정부의지원방안

3) 국가정보원

△해킹이나바이러스침투에대비한기술적시

스템보강방안△전자문서의위조, 변조, 훼손또

는유출을방지하기위한「전자정부보안관리규칙

(안)」제안

이후보안점검반은몇 차례에걸친부처협의를

통해상기사항들에관한대책을강구했다. 특히공

무원이공무 외적으로전자서명을이용하고자할

때어떤서명체계를적용할것인가를두고정보통

신부와행정자치부사이의정책조율에난항을겪

어 수차례의보안점검반회의를개최했지만결국

그쟁점을해결하지못했다.

보안점검반은여러가지쟁점사항들을향후과

제로 남겨두고2 0 0 2년 1월 2 4일 특위에‘안전한

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한 개인정보보호및 정보

보안 대책’이라는 최종보고서를제출하고활동을

종료했다. 

(다) 보안점검반최종보고서요약

1) 분야별개요및핵심문제점과대책

① 프라이버시보호체계

1 9 9 4년「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전자정부를뒷받침할프라이버시보호

제도의기본틀은마련되어있으나, 전문인력의확

보미비등으로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다. 

문제점은△ 공공기관의각종정보시스템구축

과운영에있어국민의프라이버시보호실태에대

한평가·지도의부재△공무원을대상으로한프

라이버시보호의식교육이미흡△프라이버시침

해 피해에대한구제제도미비△ 개인정보의분

류 체계부재△ 개인정보취급절차여건미약등

이다. 

이에대한단기대책으로는△ 개인정보의등급

화 △ 개인정보파일취급절차요건강화△ 행정

자치부주무부서에인력증원△국무총리실소속

개인정보심의위원회운영의활성화등이있다. 그

리고장기대책으로는△독립행정기관으로프라이

버시보호감독기구인가칭개인정보보호원의설치

이다. 

② 보안체계

보안관련국기기관간역할분담및조정체계는

최근「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발효됨에따라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를위한 정책을수립하고조정

할수있는국가적체계를빠르게갖추어가고있다. 

문제점은△정보보호정책과프라이버시보호정

책이충돌할때 이를조정할기구가없음△현재

정보보호정책이 네트워크나 시스템 침투 방지에

집중되어있으나, 개인정보는대부분내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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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극대화했다. 그리고이와동시에정책기획수

석비서관실의 정책비서관(후에 기획조정비서관)

이특위의간사및정부측공동지원단장이되고기

획조정행정관들이전자정부사업을분담했다. 이로

써 전자정부사업의 기획·조정·점검 등 사업의

전체과정과수준에서명실공히대통령중점추진과

제로서의지원체계를갖출수있었다. 

전자정부사업에는 다양한 자원이 소요되게 마

련이다. 이가운데제도·예산및사업관리에관한

행정지원은전자정부사업의중요한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각종자원을적시에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노력이 집중되었

다.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및 정보통신부는소

관부처의기능에따라 전자정부사업의공동지원

단으로서의역할을담당했다. 

각 부처의 차관이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정부

위원이되고, 담당국장은실무위원으로서전체전

자정부사업의집행과정을통해 협력을아끼지않

았다. 이러한공동주관중앙행정기관의노력에힘

입어개별사업을추진하는각중앙행정기관은계

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완료하기위해 매진할수

있는체계가마련되었다. 그결과과거어느때보

다도전자정부사업의리더십과부처간조정및협

조, 예산·기술지원등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환

경을조성하게되었다. 

전자정부사업은이같은업무환경속에서도부

처간·기관간의견조율을거쳐 사업범위와내용,

그리고추진방법을합의하는데상당히많은노력

이 소요되었다는문제점에당면하기도했다. 전자

정부사업이주로부처간연계필요성이높은업무

들을대상으로선정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업

들은추진과정이복잡하고어렵다. 그렇지만사업

추진이성공했을때는다른 전자정부사업에많은

시너지효과를가져오므로전자정부의기반을마련

하는데중요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사업추진단계에서거의예외없이BPR /

I S P를시행함에따라 조직의구조와업무과정, 업

무산출물등에대한전반적인분석및재구축방안

이모색되었다. 이런과정에서조직이나업무범위

및권한등과 관련하여기관간에첨예하게대립된

이해관계를원만히조정하고전자정부기반사업을

완료할수있었다. 그것은회의체인특위를중심으

로 대통령비서실, 주관중앙행정기관, 각사업담

당기관의헌신적노력과대통령의강력한추진의

지가복합적인상승작용을가져온데서연유한다. 

(2) 정부출연기관의역할

특위의 중점추진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보건사회연구원등정부출연기관의역할이상

당히부각되었다. 이점에서도기존의지원체계와

는다른면모를보여주었다. 

실질적인시스템구축은민간사업자가맡아수

행했지만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

학술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

단·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4대사회보험공단등다양한정부출

연기관들이 관련 사업마다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비롯한각종지원역할을수행했다. 

그중몇가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단기대책은 △ 국가보안업무 총괄기관 중심으

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침해사고

공동대응체제 구축(정보보안119 등을 활용) △

전자정부에관련된보안대책전반을협의시행할

수있는전자정부보호협의회(가칭) 구성등이다.

장기대책은정부고속망의보안활동을지원하고

침해사고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전담조직과

전문인력보강등이다. 

⑥ 데이터베이스보호

각 부처의주요데이터베이스의보호상태는양

호한편이나개별부서의경우는낙후되어있다. 

문제점은데이터베이스로부터개인정보가유출

되더라도유출당사자파악이어려운점이다. 

그단기대책은 주요공공데이터베이스에대한

첨단기술접근제어및입출력관리이며, 장기대책

은 행정기관이보유한모든데이터베이스의관리

체계화를들수있다. 

⑦ 운영적보호대책

컴퓨터실출입과주요 장비 접근의통제, 그리

고데이터백업은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다. 

문제점으로는 심각한 자연재해나 외부의 공격

으로부터대부분의행정기관이보유한정보처리시

설을물리적으로보호할수 없고, 비상계획체제는

지나치게재해복구에치중하고있는점이다. 

그단기대책은△주요한공공데이터베이스시

스템에대해전자적보호가가능한 백업센터의구

축△정부의주요한시스템의이중화를통해재난

이나시스템장애발생시정부의주요한업무의연

속성 유지 목표 마련 등이다. 그리고장기대책은

△주요한공공데이터베이스에대해전자적보호

뿐만아니라물리적보호가가능한 백업센터구축

하고재난이나시스템장애발생시정부주요업무

의연속성유지목표를고도화하는것이다.

3. 지원체계

가. 행정지원

(1) 대통령비서실과각 부처의역할

전자정부사업의성패는여러요인중 대통령의

리더십이결정적인역할을한다. 이것은민간기업

에서 최고경영자( C E O )의 정보화추진의지에 의

해IT 프로젝트의성패가결정되는것과마찬가지

이다. 전자정부사업을대통령 중점추진과제로선

정하고정부의역량을집중하기위해서는다양한

행정지원체계가필요하지만무엇보다도대통령을

보좌하는핵심참모들의역할이중요하다. 이런점

에서‘국민의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은대

통령의리더십이보다강화된모양새를갖추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특별

위원회로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 이기구

가 교수 등 민간위원을 통해 공식적인 기획·점

검·조정·평가업무를지원및집행함으로써 전문

성과공정성을확보했다. 또한대통령의전자정부

비전과철학을전자정부사업에반영하고, 사업집행

시드러나는각종현안에대한최종적조정역할을

대통령비서실에서담당하는체계를갖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대통령비서

실의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점

검·조정하는회의에참석함으로써특위의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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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대해공인인증서를발급하고, 전자입찰에대

해서는 암호용인증서를발급한다. 또한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대해서는교육인

적자원부의협조요청에의해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을사용하기위한교원및교직원들에대한공인인

증서를 전담하여발급·지원하고있다. 

이 외에도전자정부기반구축을위해개별적으

로추진되는특위과제간정보의공동활용및연계

의 필요성에의해특위과제간상호운용성확보를

위한활동을지원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이요

약될수있다. 

전자정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기관간효율

적인정보의공동활용과대민서비스제공을위해서

는표준및상호운용성확보가중요한관건으로대

두되었다. 이를위해특위에서는특위과제간표준

및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추진체계마련, 특위과

제간상호운용성및 시스템의확장성확보를위해

준수할공통표준의도출·반영및시험·인증체계

수립등다각적인방안을마련했다. 

특위과제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해특위산하

에표준및상호운용성조정협의회를두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해 총괄추진반, 전자정부기반구조점

검반, 전자정부사업 PM(Project Manager)협의

체, 정보기술표준반, 상호운용성시험인증반을 구

성·운영하는등추진체계를구성했다. 이과정에

서 한국전산원은상호운용성팀의전담기관으로서

지정되어활동했다. 

한국전산원은 전체적인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

한 총괄계획을수립하고업무를지원했으며, 전자

정부사업의 P M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과

제간상호의견교환체계를마련, 사업간업무프로

세스의 상호연계내역을도출하고 이를 반영했다.

또한특위과제가준수해야할 기술적원칙, 공통

기술표준을분석하고제시했으며, 이에대한적합

성 여부를판단하기위한시험·인증체계의수립

및실시를지원했다. 

이와같이G4C, 국가재정및교육행정정보시스

템등특위과제의개별적·부분적인연계노력외

에종합적인차원의연계방안을수립·지원함으로

써특위과제간업무·시스템적으로유기적인연계

를통해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

했다. 

한국전산원은 전자정부사업 추진 및 공인인증

서 발급, 특위과제간 상호운용성확보 등 다양한

활동 외에도특위의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

위한역할도수행해왔다. 그역할을정보화촉진기

금을통한특위운영비지원및사무실마련, 직원

파견, 사무국의운영·관리등의지원이었다. 

사무국은특위의정기조찬회의및 검토회의개

최, 정부위원및민간위원들의활동지원, 전자정부

추진상황의주요보고자료작성등전자정부사업에

대해특위가점검·평가·조정기능을제대로수행

하는데필요한행정적인제반사항을지원했다. 아

울러전자정부와관련하여전자정부서비스모니터

링팀, 통합전산환경과제검토반, 보안대책점검반,

전자정부사업간상호연계점검반, 전자정부사업백

서팀 등 전자정부사업관련주요과제별대책반에

대한활동을지원했다.

(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특위의 1 1대 전자정부

(가)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은 정부와 더불어 국가정보화를 지

원하고선도해옴으로써전자정부의기반조성에크

게 이바지했다. 1980년대말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에서부터 1 9 9 0년대 이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Cyber Korea 21’, 2001년전자정부중점추진

과제에이르기까지국가기본정보의디지털화, 부

처별 단위업무의정보화를거쳐 국가 핵심업무의

통합서비스화를이루는등정부와 더불어꾸준히

국가정보화를위해노력함으로써전자정부의기초

를마련해왔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한국전산원의 노력으로

우선정보화지원사업의추진을들수있다. 한국전

산원은 정보화지원사업의전담기관으로‘1 9 9 4년

원격시범사업에서2 0 0 2년전자정부중점추진과제

에 이르기까지3 3 0여 개의 정보화사업을지원해

왔다.

전자정부1 1대중점추진과제역시기존에정보

화지원사업으로추진되어온사업의연속인경우가

많았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 2 B ) ,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HTS), 국가재정정

보시스템, 전자인사관리시스템등 대부분의사업

들은 신규 과제라기보다는 기존부터 정부부처와

한국전산원에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해온

국가주요사업이었다.

특위구성 이후추진된특위 과제 역시대부분

정보화지원사업으로추진되어, 한국전산원은초기

과제선정단계부터과제의확정, 추진에이르기까

지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정보화촉진기금

집행 및 관리, 사업관리및 전문기술지원 기능을

수행했다. 

개별사업에서도한국전산원은사업별담당자가

정해져사업의선정부터완료까지전과정에참여

하여사업을관리했다. 또한연계·인증및정보화

표준, 감리시행등 필요시사안에따라관련부서

가협조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노력했다.

각사업별지원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민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을 위해서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등 각 분야에관련담

당자들이 작업반에 참여하여BPR/ISP 단계에서

부터 사업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내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방향으로사업추진을위한의

견개진및전문기술지원역할을수행했다. 4대사

회보험의경우에는관련기관의요청에따라한국

전산원이실무추진반의반장및반원으로서I S P사

업기간동안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계획수립에객관적인의견제시와검토역할

을 수행하기도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

업 추진에서는 사업기간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등 사업관련기관으로구성된실무

작업반에도참여하여전문기술지원기관의역할을

맡았다.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등 전자정부기반

구축을위한사업들에대해서는관련되는기술검

토및 바람직한방향으로의의견개진등전자정부

사업전반에걸쳐다양한지원역할을수행했다.

한국전산원은 이와 함께 전자정부사업 내에서

자유롭게정보를교환할수 있는 정보보호기반의

구현을위해공인인증기관의하나로서일부 사업

에대한공인인증서발급을지원하고있다.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G 2 B )에서는 수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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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경과

(라) 4대사회보험공단

전자정부과제 추진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주관부처와협력하여큰역할을해온또다른

관련기관으로는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

축에참여한4대사회보험관리공단이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이전자정부

1 1대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2 0 0 1년 7월 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구성했다.

이사업에서는타 사업과달리사회보험관리·운

영의주체가되는관련공단의역할이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소관부처인보건복지부

및 노동부는사업을주도하면서주요사항에대한

심의및의사결정을진행하고, 각사회보험의관리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

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주관기관으로서본격적인사업추진의역할을

수행하는것으로추진체계를구성하게되었다. 

이와아울러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보건

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보험관리공단, 한국

전산원 등 사업관련 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구

성·운영했다. 실무추진반은 2 0 0 1년 정보화전략

계획수립부터2 0 0 2년 시스템구축사업에이르기

까지상주근무하면서실질적인사업성공을위한

노력을기울였다. 이과정에서한국전산원의정보

화지원단장이실무추진반단장을 맡고, 실무추진

반에도한국전산원이참여함으로써제3자의입장

에서사업에대한객관적인의견제시및전문기술

지원을하는역할을수행하기도했다. 

(3)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등의역할

전자정부를비롯한각종정부행정은법과제도

적근거에의해이루어진다. 그러므로전자정부사

업추진은기존법·제도의개선노력과더불어새

로운환경에맞는법적기반을마련하는노력이필

요하다. 여기에는국회의지원이필수적이다. 

특위는 전자정부사업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하면서국회의각상임위원회에대한부처차원의

협력을더욱강화했다. 이에대한특위차원의전

문적지원도아끼지않았다. 특히정당과의협력을

위해2차례의간담회를국회에서개최하는등 협

력체계를구축했다. 그결과2 0 0 2년 말까지전자

정부사업관련1 1개 주요법률의제·개정을완료

하는성과를거뒀다. 

법원의고유기능은법의해석및집행을통해전

자정부를구현하는것으로볼 수 있다. 그런데아

직까지는입법적기능과 제도화단계에있고 법의

해석을통한선언에까지이르지는않은상황이다. 

우리나라의대법원은호적이나부동산등의행

정업무도집행하고있어, 이에대한정보화성과를

전자정부사업과연계하는것이 중요한역할로대

두되었다. 대법원은부동산정보시스템을연계함으

로써전자정부서비스를통해이를열람할수있도

록 하는데 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이는대법원

법원행정처법정심의관과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

계획관실의협의를대통령비서실과특위에서적

극적으로지원한성과이다. 법원은앞으로도지속

적으로호적업무등을연계하기위해노력하는등

전자정부서비스에서뒤처지지않는선진사법행정

을펼칠것으로기대된다.

사업에참여하여우선적으로전자정부추진의기

본방향과과제선정시국가사회전반에골고루혜

택이미칠수있도록추진전략과선정방식에대해

의견을제시했다. 아울러사업의파급효과를다방

면으로 고려하여 1 1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특위 실무회

의·차관합동회의·대통령보고회의등 전자특위

와 관련된각종 회의에서사업별점검·조정역할

과검토방안을제시했다. 

특히1 1대사업중기획예산처와조달청이추진

한 G 2 B사업에서는 실무위원으로 사업에 참여함

으로써문제점의조기발견과대응을통해사업이

원활하게추진될수 있도록힘썼다. 또한사업성

과를 최대화하기위해관련기관간협력과조정에

노력했다. 

전자정부사업은국내정보화사업의중추에해당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각종

정보통신관련분야와의연계성을염두에두고정

책과제를검토·분석함으로써전자정부1 1대사업

간의 균형적인발전을 유도하고시너지효과를창

출할수있도록관련분야와의협력에도주력했다.

이외에도각종언론이나외부활동을통해전자

정부사업의의미와중요성을널리알렸다. 정부와

민간뿐만아니라시민단체등의역할제고와참여

를독려하는등전자정부사업의홍보와저변확대

에도기여했다.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 0 0 1년부터 추진된 정

자정부사업에적극참여하여초기단계의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관리지원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교육인적자원부가주관하

여추진한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에대해서는전문기술지원및중앙총괄센터의역

할을위임받아수행했다. 

교육정책수립및교육정보유통의근간이되는

교육행정업무의정보화를종합적·체계적으로추

진하기위해 2 0 0 0년 하반기부터는교육인적자원

부와공동으로선행사업인정보화전략계획수립계

획을수립·확정하게되었다. 이에따라교육행정

전반의업무처리절차를분석하고재설계함으로써

전자정부중점사업으로추진하기위한 기틀을마

련할수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

축사업이전자정부1 1대과제로선정됨에따라전

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사업

기간동안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등 사업

관련 기관으로구성된실무작업반에참여하여다

양한활동을수행했다. 그활동내용은실행계획의

수립, 물적기반설계, 자료변환및검증, 소프트웨

어개발지원, 법·제도정비, 표준화, 사용자교육,

홍보지원등전반적인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원활

한구축및운영을위한업무등이었다. 

2 0 0 2년 말 서비스개시이후2 0 0 3년부터는교

육행정정보시스템개발업무의조기안정화및현장

착근을위해힘쓰고있다. 현재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은교육청, 학교, 교사등주요사용자를대상으

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 시스템인 콜센터

(Call Center)를운영하는등 다양한 현장지원체

계를운용중이다. 



91

제2절 추진체계 ▶▶▶

90

제2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경과

계또는정보화촉진기금)와지방자치단체(지방비)

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중

앙정부와교육자치단체가공동으로추진함에따라

대응기금(Matching Fund)형식을취하도록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의경우

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등 4대 사회보험관련 기

관이 시스템을구축·활용함에따라 사회보험관

련기관의자체예산으로재원을마련하도록했다.

(2) 예산지원과정에서의각 기관의 역할

(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역할

전자정부사업에대한예산지원과정의가장큰

특징은각부처의 예산편성과정에서특위가사업

계획협의등을통하여적극적으로지원했다는것

이다. 다른사업의경우에는사업담당부처가기획

예산처에예산을요구하면, 기획예산처의예산담

당부서에서그 요구사항을심의하여예산을편성

한다. 그러나전자정부사업의경우는하나의사업

을다수부처가공동으로수행하고예산심의시에

일부사업은구체적인계획이확정되지않는등의

특성이 있었다. 이에 특위가 각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작성에적극적역할을했다.

2 0 0 2년 예산의경우, 특위는각 부처가세부사

업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전자정부특위가

2 0 0 1년 5월대통령에게1 1대 중점사업을선정하

여 보고했으나, 사업선정 당시에는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

다. 그리하여예산 심의기간(2001. 6~9) 동안에

각 부처는 세부사업계획안을마련했는데, 계획안

의작성과정에서특위의 실무추진반소속전문가

등이참여하여이를확정했다.

2 0 0 3년 예산의경우, 각부처가예산확보추진

현황을특위에보고하고, 특위는기획예산처에적

정예산을확보하는데에 협조를요청하여소요예

산이반영되도록지원했다. 그러나2 0 0 1년예산의

경우에는, 특위가예산심의기간(2000. 6 ~ 9) 이

후에 구성(2001. 1)되어 전자정부사업 예산확보

에큰역할을할수가없었다.

(나) 기획예산처의역할

1) IT 전문가가참여하는심의

기획예산처는 전자정부사업 예산 심의시 정보

기술(IT) 관련전문가를적극활용했다. 기획예산

처는전자정부1 1대중점사업을포함한정보화사

업 예산심의시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등의 관

계공무원, 한국전산원·국토연구원등IT 관련기

관의 민간 전문가로정보화예산조정반을2 0 0 2년

과2 0 0 3년예산심의시에구성·운영(6 ~ 8월중

2 ~ 3차례회의개최)하여적정투자규모의조정,

다수부처관련 사업간 중복성, 사업간 연계가능성

등을검토했다. 또한한국전산원, 한국교육학술정

보원등정보화사업관련전문기관의부장및과장

급 실무자와행정자치부, 정부통신부의전산관련

실무자들로정보화예산팀을구성하여정보화예산

조정반을실무지원토록함으로써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정보화사업에대해전문적인검토가충분

히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지방자치단체는모든행정기능의대 국민접점

으로서전자정부사업을구현하는현장으로서의의

미가크다. 지방자치제도가시행되면서각행정기

능은지방자치단체로위임되었다. 전자정부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상황에서전국적환경에맞게이를통합하는

과제를안게되었다.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과제를수행하는동안지방자치단체의협력은필

수불가결하다. 시군구의 행정현장을 정보기술로

한데모으는작업은국민에게다가가는전자정부

구현의핵심사업이라할수있다. 그러나지방자치

단체의전자정부사업에는정보격차극복, 표준화,

정보연계의원활화등 많은과제가남아있다. 지

방자치단체의경우도국가 전체의전자정부비전

과철학속에서단체장을중심으로지역에맞는전

자정부사업을개발해야한다. 그와더불어중앙및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을강화한다면전자정

부구현의핵심주체로서의역할에손색이없을것

으로기대된다.

나. 예산지원

(1) 전자정부사업추진재원

전자정부1 1대중점사업은각부처·청의일반

회계예산, 기금, 지방자치단체예산 등으로지원

되었다. 기금중에서는대부분의사업이정보화촉

진기금에서지원되었고, 나머지사업의경우는국

민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등에서지원되었다.

대부분의전자정부사업의경우, 사업비를일반

회계에 직접 계상하기보다는 정보화촉진기금(일

반계정)을통해지원하는방법을동원했다. G4C,

G2B 등다수부처가공동으로수행하는경우, 시

스템구축에앞서BPR / ISP를수립해야하는데,

B P R / I S P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시기가

예산심의·조정시기(매년6 ~ 9월)와일치하지

않아각부처별일반예산에구체적인사업별예산

액을 반영하기가어렵게되어있었다. 반면에, 정

보화촉진기금(정보화지원사업비)은 전년도에 총

액으로책정되고세부 사업과사업별지원액수는

당해연도에최종확정·지원하는절차를취하므

로, 대부분의전자정부사업에대한예산은일반예

산이 아닌 정보화촉진기금예산으로반영할수밖

에없었던것이다.

이 경우에도기존시스템확장및 신규 시스템

개발과관련된재원은정보화촉진기금으로지원했

으나, 도입된시스템을운영하는비용은예산심의

조정시기에산정이가능하여각부처예산으로지

원했다. 정보화촉진기금내에서는정부출연금, 융

자금 등을 수입원으로하는 일반계정에반영하여

지원하고있다.

한편,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국가재정정

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구축사업, 전자서명확

산사업등은1 1대 중점사업으로선정되기이전부

터 이미추진중이었다. 이들사업은예산심의조

정시기에사업내용을구체화할수있었기때문에

일반회계예산으로지원했다.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재원을실수익자와분담했다. 시군구행

정종합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일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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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부의역할

전자정부사업예산중 많은부분이정보통신부

가 관장하는 정보화촉진기금에편성되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경우가적지않았고, 추후체계적인사업내용

검토후에구체적사업을확정·추진하는것이바

람직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정보통신부는일단구체적사업내용이없이정

보화촉진기금(정보화지원사업비)에 편성된 사업

예산에대해추후에주관부처와협의하여확정하

는역할을수행했다. 이를위해정보통신부는정보

화지원사업의전담관리기관인한국전산원과전자

정부사업추진에관한협약을체결했다. 이에따라

한국전산원은각 사업별로주관부처가제출한사

업계획서(제안요청서)에대해 계획의 타당성, 경

제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다. 정보통신부는한국전산

원의검토결과를토대로각사업별사업내용과지

원액을 확정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이투입된 전자

정부사업은‘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

보통신부고시)에따라집행, 이에의거하여사업

주관부처·용역수행업체 및 한국전산원이 3자간

계약을체결하는과정을거쳐사업이수행되었다.

(라) 각부처의역할

각 부처는소관사업에대한 예산소요액을산

정하여기획예산처와협의후예산을확보했다. 그

런데, 전자정부사업의경우는앞에서본바와같이

특위의전문가가세부사업계획을마련하는데 협

조하는등특위의지원으로인해다른정보화사업

예산에비하면예산확보가비교적수월했던것으

로평가되고있다.

(3) 예산지원현황

2 0 0 1년 예산은1 1대 중점사업이선정( 2 0 0 1년

[그림 2-2-02] 전자정부사업 예산 심의 조정 체계

정보화예산조정반

(행정2팀참여)

자문회의 보고

조정

자문

요구및협의

예산심의회

(총괄심의관및

예산실장주재)

정부예산(안) 심의

각부처

정보화예산팀

실무(안) 편성

2) 예산담당부서와사업담당부서간협조

기획예산처 내 예산 담당부서와 정부개혁실의

전자정부담당부서(행정2팀) 간에긴밀한협조가

이루어졌다. 이는다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와 비교해 볼 때, 전자정부사업에대한 예산

심의의가장큰 특징이라할 수 있다. 즉, 다른정

보화 사업의심의 과정과는달리전자정부사업의

심의시에는 예산실이 정부개혁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거쳤다.

2 0 0 1년예산의경우, 특히G 4 C사업예산과관

련하여예산실과정부개혁실간에 긴밀한협조가

있었다. 동사업이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

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등 다수

부처가관련되고예산심의시에구체적인사업계획

을 마련하기가어려웠던점을 고려하여예산실과

정부개혁실이협의를통해정보통신부에정보화촉

진기금으로지원하도록요청했고, 결국이사업은

기금으로추진되었다.

2 0 0 2년 예산의 경우, 기획예산처예산실은 정

보화사업예산의심의조정을위해앞에서설명한

정보화예산조정반을구성하는데, 정부개혁실이여

기에참여하여전자정부사업에대한예산조정심

의를예산실과함께수행했다.

2 0 0 3년예산심의시에는, 정부개혁실이정보화

예산조정반의일원으로참여하여1 1대 중점사업

의후속사업에대한타당성·중복성여부등의의

견을제시하여이를반영시켰다.

3) 사업에대한평가와예산의연계

기획예산처는2 0 0 1년과2 0 0 2년예산심의시에

는 전자정부사업에대한 평가결과를반영할수가

없었다. 전자정부1 1대중점사업이2 0 0 1년5월부

터 시작됨에따라2 0 0 1년 예산심의시에는그 이

전의 사업에대한평가가없었으며, 2002년예산

심의시에도전자정부사업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

지않았기때문이다.

2 0 0 3년 예산의경우처음에는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반영하려고 했다. 특위가‘정보

화 평가 기능의강화와예산과의연계’를 전자정

부사업 추진원칙의 하나로 제시했으며1 ),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설치된 정보화평가위원회에

서전자정부사업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 그평가

결과를예산에반영시키도록기획예산처에요청했

다. 그러나정보화평가위원회의2 0 0 2년도사업에

대한평가결과가예산에반영하기에는미흡할정

도로 구체적이지 못하여2 ), 기획예산처는 2 0 0 3년

예산심의조정과정에이를반영하지않았다.

그 대신, 기획예산처는2 0 0 3년도 예산 심의시

에교수, 정보통신업계대표등으로구성된정보화

예산자문회의를 별도로 신설·운영했고, 이들의

자문 결과를활용하여전자정부사업의기본 틀을

완성하도록지원했다. 정보화예산자문회의에는정

보화평가위원회에참여했던교수, 전문가들이일

부포함되었다.

현재전자정부예산지원을위한전반적인예산

심의조정체계는[그림2 - 2 - 0 2 ]와같다.

1)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대통령보고자료( 2 0 0 1 . 5 )

2) 정보화평가위원회는전자정부사업에대하여법령정비, 시스템연계성등의문제를해결하고사업을원래일정대로마무리하기위해서는관련부처간

보다긴밀한협의가요청됨이라고평가했다. (정보화평가위원회, 2002년도정보화사업평가결과(안),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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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의구성요소

전자정부구현의궁극적이념은민주주의실현

과인간다운삶의보장에있다. 이러한전자정부의

이념과목적을실현하는데필요한수단인전자정

부구현의구성요소의분석을위한틀로서전자정

부구성요소를제시하면[그림2 - 3 - 0 1 ]과같다. 

전자정부의 필요요소는 개괄적으로 정보전송

층, 정보유통층, 정보응용층, 정보사회층으로분류

된다. 이러한정태적관계성의요소들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수요적요소(정보수요자정보의

식, 정보해득력등)와정보공급적요소(전송기반,

유통기반, 응용기반등), 그리고정보정책적요소

(제도기반, 추진체계등)로재분류된다.

이러한요소들에포함되는다양한하위요인들

이효과적으로상호보완을이루면서체계적인시

너지효과를거둘수있을 때성공적인전자정부의

추진과구현이가능하다. 

정보공급적 요소에는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망기반 요소,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

소, 정보전문인력요소등이포함되며, 그조직의

정보화를이끌어가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한다. 

정보수요적요소는크게정부조직내부의정보

활용 요소와 대민서비스요소로 분류될수 있다.

이가운데정부조직내부의정보활용요소로는공

무원들의정보리터러시와조직의문화적요소 등

이포함된다. 그리고대민서비스요소에는전자적

서비스가전달될수있는 대민접촉창구의다양성

과보편성이보장되어야한다. 이는시민들이전자

적서비스를일상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정보리

터러시함양전략도포함하는요소이다. 

정보정책적 요소로는 정보화 정책과 추진체계

등이포함될수있다. 여기에는조직의정보자원관

리전략, 업무프로세스의 개편과 아웃소싱전략이

포함되며, 법·제도의개편방향도포함된다. 

우리나라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하특위) 주도

제3절 사업범위및 과제의 결정

[그림 2-3-01] 전자정부 구현 구성요소

정보정책적요소

(정보화정책/추진체계)

전자정부의구현

정보정책적요소

(정보활용요소/대민서비스요소)

정보정책적요소

(망기반/ H W / S W /전문인력)

5월)되기전에이미추진하고있던 종합국세서비

스 구축사업,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등에

각 부처 예산 2 6 6억원, 정보화촉진기금4 8 5억원

을지원했다.

2 0 0 2년 예산은전자정부특위에서2 0 0 1년 5월

1 1대 중점사업을선정하여이를범국가적으로추

진하기로결정함에따라각부처예산2 6 4억원외

에정보화촉진기금1 , 0 6 8억원을지원하였다. 

2 0 0 3년도예산은2 0 0 2 . 1 1월전자정부1 1대중

점사업이완료되어서비스가개시됨에따라전자

정부서비스간연계를확대하고정보의공동이용,

민원서비스종류의확대·연계를추진하는데 중

점을두어지원하게되었다.

이와관련, 정부내전자결재확대사업등다수

부처가관련되고예산심의조정당시세부추진계

획 및 연계방식에대한 논의가계속 필요하여그

소요액이확정되지않은 사업의예산은총액으로

5 0 0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에 반영했다. 이는 전

자정부사업추진방향에대한청사진과사업별우

선순위가결정되지않은 상황에서한정된예산을

1 1대 중점사업에만지원할수 없었으며, 향후전

자정부사업전반에대한청사진을 마련하고각사

업별우선순위에따라예산을지원하는것이보다

효율적이라는판단때문이었다.

2 0 0 3년도 전자정부사업은 수시 배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1 1대 중점사업 완료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은 정보화촉진기금이 아닌

각 부처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도모했다.

전자정부 1 1대 중점사업 예산지원 현황은 [표

2 - 2 - 0 5 ]와같다.

[표2-2-05] 전자정부1 1대중점사업예산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총계
2 0 0 1예산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계 각부처예산 정촉기금 계 각부처예산 정촉기금 지방비 각부처예산 정촉기금

합 계 3 , 5 2 2 7 5 2 2 6 6 4 8 5 2 , 0 0 6 2 6 4 1 , 0 6 8 6 7 4 2 6 8

1. G4C확충 2 9 6 1 6 8 - 1 6 8 1 2 8 - 1 2 8 - -

2. 정부통합전자조달 3 7 0 7 8 - 7 8 2 7 5 - 2 7 5 - 1 7

시스템구축

3. 종합국세서비스(HTS) 구축 1 9 3 4 1 - 4 1 1 3 2 - 1 3 2 - 2 0

4.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2 8 8 7 0 3 0 4 0 1 6 2 2 1 6 0 - 5 6

5.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8 0 8 2 3 9 2 0 9 3 0 4 8 0 2 1 4 - 2 6 6 8 9

6.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 7 4 1 9 6 - 9 6 6 1 2 - 2 0 4 4 0 8 3 3 ( 5 0 0 )

시스템구축

7. 표준인사관리시스템구축 1 4 5 - - - 1 3 9 - 1 3 9 - 6

8. 전자결재·전자문서 3 4 6 6 - 1 4 1 4 - - 1 4

유통정착

9.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구축 6 0 3 0 - 3 0 3 0 - 3 0 - -

10. 전자관인·서명 8 7 2 0 2 0 - 3 4 3 4 - - 3 3

11.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 3 3 ( 1 3 0 ) ( 8 ) -

연계구축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연계구축사업은사회보험공단예산으로추진(미합산)

※정보화촉진기금(일반계정)의재원은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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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정확성과효율성증대를이룰수 있다. 그

룹웨어시스템 등을 통해서는 원격지와도 다양한

시간대에업무의공동처리를위한의사소통이원

활해진다. 이를토대로신속하고유연한업무조정

과 공동작업이가능하게됨으로써행정의생산성

이높아지고정책의질적수준도높아지게된다.

중장기적관점의전자정부사업추진방향은안

전하고신뢰할수있는정보유통인프라에서사업

을추진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다음과같은사업

범위를결정했다. 

우선, 전자정부사업은최고 수준의대 국민 행

정서비스를제공( G 2 C )하는데 초점을맞췄다. 이

에따라모든행정서비스는인터넷을통한 양방향

서비스로 제공하고, 모든행정서비스와거래행위

를 통합된단일창구에서처리하며, 정부기관보유

정보에대한각종민원구비서류청구금지및모든

행정기관과공공장소에통합행정서비스제공체제

를구축한다는방향이설정되었다. 

둘째, 최적의기업활동환경제공( G 2 B )에역점

을 두었다. 이같은취지에서전자조달업무의공공

부문을전면적으로확대하고, 정부와기업간전자

상거래의전면적용을지원하도록했다. 

셋째,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의극대화( G 2 G )

를추구했다. 그내용은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

을 전면적으로실시하도록하며, 통합서비스중심

의 행정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의완료, 범정부적

지식관리시스템구축 완료를통해세계일류국가

도약을위한전자정부구현을목표로삼고있다. 

중장기적인 사업범위를 기초로 결정된 단기적

사업범위( 2 0 0 1년부터 2 0 0 2년 1 2월까지)에는 고

객지향의대국민서비스혁신사업( G 2 C )으로서단

일창구를통한민원업무혁신,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구축이포함되었다. 또한기업에대한

서비스혁신사업( G 2 B )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

스를제공하고자했는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인터넷을통한홈택스서비스제공사업등이

그 일환이다. 이밖에 행정의 생산성 제고사업

( G 2 G )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시군구행

정종합정보화,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인사시스템구축,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

관인서명, 통합전산등의단기적사업이포함되었다.

3. 전자정부의의사결정방법

전자정부의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사업의범

위와세부사업결정을위한의사결정방법에는‘하

향식접근방법’과‘상향식접근방법’, 그리고이들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킨‘통합적 접근방법’이

있다. 

하향식 접근방법은최고결정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전자정부추진을위

한의사결정을내리는방법이다. 이접근방법은전

문성을바탕으로한신속성이장점이지만현장이

해관계자의의견수렴에는한계를보인다.

상향식접근방법은전자정부과정이후의특정

한문제나이슈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다양한

행위자들( A c t o r s )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자정

부를추진하기위한의사결정접근방법이다. 정책

형성단계에서다양한행위자들의이해관계조정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다양한참여자들의현장문제인식을수렴할수있

시기에 전자정부의 정보정책적 요소로는 당시의

전자정부관련정책, 전자정부관련각종법과제

도, 전자정부추진체계등을꼽을수있다. 

여기서특히전자정부추진체계는특위, 대통령

및대통령비서실, 각부처등의공식적참여를들

수있다. 특위산하의임시작업반( T F )으로서는법

령정비팀, 기반구조점검반이등이 구성되어활동

했다. 이들이 각 부처의 사업추진 조정과 통합을

주도했다. 

전자정부의 정보수요적 요소로는 정부조직 내

부의 정보활용요소와대민서비스요소들이사업

목표에포함되어강조된반면, 정부조직내부의정

보활용요소인조직의문화적요소, 디지털디바이

드및전자정부리터리시함양전략 등은전자정부

사업에서제외되었다. 

정보공급적요소에는네트워크기반, 하드웨어

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정보전문인력 등이

해당된다. 정보공급적요소에서는기존의 정보화

사업에서조성된초고속정보 인프라를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인정보활용요소와대민서비스요소

를충족시키는다양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과제

발굴과관련시스템구축및도입이이루어졌다. 

2. 전자정부의사업범위

전자정부의역할과범위는[그림2 - 3 - 0 2 ]와같

이정부(G, Government), 기업(B, Business), 시

민(C, Citizen)으로분류하여표현될수있다.

정부와시민간의관계( G 2 C )의변화는전자정부

를통해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정부의입장에서

는 시민지향적인질 높은행정서비스제공이가능

해진다. 즉, 시민위주의다양하고선택의폭이넓

은 행정정보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동시에시민

의입장에서는행정에대한참여기회확대와의견

반영이 가능해지면서시민 스스로가 필요한 문제

해결의중심에서는민주행정을구현할수있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G 2 B )에도 새로운 변화

가 기대된다. 정부의입장에서는기업의사업지원

을위한서비스의질이높아진다. 정부의정책수행

을 위한권고및 지침의전달등에필요한정보교

류 비용이감소되고, 규제정책수행에서순응도를

높이는동시에규제부담을감소시킬수있다. 또한

조세비용을절감하고납세율을높일수 있다. 기

업의 입장에서는필요한정보가다양해지고선택

의 폭이넓어진다. 그리고정부를대상으로한 전

자조달이가능하게됨으로써교류비용감소효과를

얻을수있다. 여기에더해정보공유는물론, 기업

의생산통제와재고관리가개선되어원가절감이

이루어지고경쟁력이향상된다. 

정부부처간, 중앙과지방정부간( G 2 G )에는정

보공동활용을통해 교류비용을감소시키고, 행정

[그림 2-3-02] 전자정부의 역할과 범위

정부 정부

기업국민국민 기업

G 2 G

행정의효율성증대

질높은정책산출

B 2 G
C 2 G

교류비용감소및

재고관리개선

(전자조달)

행정의민주화

(시민참여기회확대)

G 2 C

질높은행정서비스

고객지향성

G 2 B

교류비용및규제부담감소

(사업지원/규제/조세)



99

제3절사업범위 및 과제의 결정 ▶▶▶

98

제2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중점추진과제별계획

의제출시주관기관과관련부처는실천계획을작

성하고이를대통령비서실(정책비서관)로제출하

여보고및실행에대한즉각적인효과를꾀하도록

진행했다. 정책비서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대한열의를바탕으로, 정보공유를통한안

방민원의실현및 G 2 B의 구현등각 부처의견의

조정을위해협조적인역할을담당했다. 2002년까

지를 목표시점으로 주요과제의 선정과 격월간의

점검에대한지속적인활동을수행했다. 

(나)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특위는정부혁신추진위원회심의·의결이있었

던2 0 0 1년1월 3 0일부터대한민국전자정부단일

창구개통등 본격적인출범을알리게된 2 0 0 2년

1 1월1일까지2 2개월동안5 0회이상의정기회의

와보고대회등을개최하여지금까지의역대정부

위원회중에서가장 역동적이고활발한의사결정

활동을했다.

특위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차관·교육인적자원

부 차관·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

획예산처차관·서울시행정제1부시장, 국무조정

실경제조정관및대통령비서실정책비서관이포

함된다. 민간위원의경우는 전자정부 구현·운영

에관해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정부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0인 내외)

등으로이루어진다. 

여기에 포함된 민간위원들은 안문석(고려대학

교, 정부혁신추진위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성균관대학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 서삼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현 한국전산원장), 송희

준(이화여자대학교), 윤영민(한양대학교),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

교) 위원등이었다. 이들은[표2 - 3 - 0 1 ]과같은활

동에역점을두고업무를수행했다.

한편, 특위는 전자정부와 관련된 특정 과제의

[그림 2-3-03] 전자정부 의사결정참여자 구성 및 역할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추진단)

(실무추진반)

- 비전및정보화명령작성지원
- 전자정부추진의강력한의지

- 전자정부사업의전반적인
점검·평가·조정

- 전자정부완성을위한주요정보화
과제발굴및추진전략수립

- 추진및실천계획작성
- 개별사업의추진

전자정부에관한
의견및방향제시

전자정부에관한
의견및방향제시

- 부처간의견조정에대한역할
- 주요과제선정및격월점검

관련부처

시민과언론
정보통신

관련업체

기타정보화

관련위원회

[표2-3-0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역점활동내역

①
전자정부사업에대한점검·평가·조정기능을강화하여2 0 0 2년까지

전자정부의모태를완성하는데주력

②
전자정부구현의추진원칙이현재와미래의전자정부사업에

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점검

③
2 0 0 2년까지완성하여야할핵심적전략과제에대해향후추진의청사진을

제시하고, 정기점검실시

④ 핵심사업의추진상황점검과기관간쟁점사항의조정에주력

⑤ 특위회의월1회이상개최

⑥
전자정부구축추진상황은2개월간격으로대통령께보고하고

적극적인대국민홍보실시

⑦ 최고지도자에게전자정부구현의비전을조속히작성·보고

⑧ 전자정부사업의점검·평가결과는예산과연계

⑨
중점추진과제실천방안이확정된후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와

재원반영방안을협의

⑩
전자정부완성을위한주요정보화추진실적평가: 정보화전략회의보고과제,

국가주요예산사업, 정보화촉진과제중주요사업을평가하여예산편성등과연계

⑪
정보화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기관간쟁점사항조정: 정보공동활용, 

통합서비스, 법·제도개선등민감한사안에대한이견조정으로신속한업무추진유도

다는것이장점이지만의사결정에서는시간지연이

한계로지적된다.

통합적 접근방법은 상향식 접근방법과 하향식

접근방법의장점을접목시킨방법이다. 이는전자

정부추진의성공적의사결정및정책결정을위한

전략으로제시될수있다. 통합적접근방법은전자

정부사업전체를조망하는하향식접근방법의거

시적관점의장점과전자정부사업의각부처및개

개 집행자들의집행행위를바라보는상향식접근

방법의미시적관점의장점을통합적으로취한다.

이처럼상향식접근방법과하향식접근방법의통

합적접근방법으로전자정부사업의의사결정을하

는것이개별방법보다더욱유용한종합적시각을

제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위의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접근방법은하향식접근방법과상향식접근방법의

장점을적절히통합한통합식접근방법으로이루

어졌다. 전자정부의비전과목표수립등은국가전

체적인관점에서큰그림과체계적인계획수립이

필요하므로최고정책결정자인대통령과특위를중

심으로한하향식접근방법을적용했다. 그와동시

에유관부처를포함하여관련기관과업계전문가

들의 의견수렴을통한상향식접근방법도적용되

었다. 따라서특위의전자정부추진을위한의사결

정은 통합적접근방법을바탕으로이루어진것으

로정리될수있다. 

4. 의사결정과정과우선순위

가. 의사결정과정

(1) 의사결정과정의참여자

특위의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세칙(2001. 1. 30)에의하면, 공식적인의사

결정참여자로는대통령과대통령비서실, 특위위

원장및위원(실무지원단, 실무추진반포함), 관련

부처등을들수있다. 

이 외의 비공식적인 참여자로는 정보통신관련

업계 대표, 언론계, 정보화관련위원회위원 등의

민간전문가들이있다. 

(2) 참여자의활동내역

(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및 정책비서관

김대중대통령은전자정부추진에대한강력한

의지를일관성있게견지했으며, 관련국가비전을

제시했고, 이를바탕으로투명성확보를통한반부

패의달성과경쟁력있는정부의구축을천명해왔

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추진상황을보고받고의견을제시했다.

대통령비서실및 정책비서관은대통령의의견

을 바탕으로전자정부추진방향에대한가이드라

인 작성과함께각 기관이해야할 주요행동계획

을구체적으로제시하해왔다. 또한실효성있는전

자정부가구축되도록대통령보고, 진도및성과보

고, 자문회의, 공청회개최등을 통해추진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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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우선순위

특위는 2 0 0 1년 1월 3 0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심의·의결로공식출범했다. 초기의주요임무중

하나는 전자정부 추진방향및 과제(안)를마련하

는 것이었다. 이를위해2월2일이후 5차례특위

민간위원의브레인스토밍을비롯해외부전문가들

과의 간담회를거쳤다. 그리고2 0 0 1년 3월 2 6일

특위가개최한1차전자정부중점추진과제관련기

관회의에서전자정부중점추진과제실천계획수립

(안)을검토함으로써다음 7가지 내용과같이 전

자정부의추진원칙과방향초안을확정했다. 

첫째, 전자정부사업은국가적우선순위를정하

여 추진한다. 국가수준에서국민·기업의편의증

대와정부의투명성및생산성과직결된과제부터

우선선정하여중점추진한다. 

둘째, 기구축된정보화시스템의통합 및 연계

를통해활용을강화한다. 이는기존의정보자원을

보다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관간 정보를

연계활용하고시스템통합을확대하고자한다. 이

를위해서주민, 부동산, 자동차정보등기존정보

자원중단기간내에국민편익을획기적으로높일

수있는과제를우선선정한다. 

셋째, 현재추진중인전자정부관련사업의사전

조정·평가를시행한다. 이는 주요 전자정부사업

에대해관리방식, 사업간연계성, 추진상주요장

애요인등을집중분석·평가해야하며, 정부부처

통합전산환경구축, 전산실운영의민간위탁등사

업별 정보자원의 개발·관리를 대폭 외부위탁

( o u t s o u r c i n g )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사업간연계성강화방안, 추진상장애

요인을중점발굴하여, 국가정보화의큰틀에서신

속하게조정하도록한다. 

넷째, 신규과제를적극적발굴하여업무를재설

계하도록추진한다. 이는I T기술을활용하여행정

의투명성·효율성을높이고, 국민과기업의편익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

굴·추진해야한다. 또한신규정보화과제추진시

국민지향적인 B P R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개선하고생산성을제고해야한다. 범부처

적으로연관성이높은 업무는단일사업화하여추

진하는데부처별·단위업무별정보화추진방식을

서비스별종합추진 방식으로개선하고, 공동개발

시주관부처를결정하여책임수행토록조정한다. 

다섯째, 전자정부구현을위한인프라를구축해

야 한다. 전자인증, 전자서식, 전자지불시스템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 공통기반을조기에구축해

야하며, 전자정부사업과병행하여관련법·제도

의 정비를추진함으로써정보화를통한정부개혁

의성과가즉각적으로시현되도록해야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무공

무원의정보기술활용능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

기위한정보화교육을내실화한다. 

여섯째, 정보화의역기능을해소하기위해주력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혜택을골고루향유할수있도록디지털디바이드

(digital divide) 해소대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우려등 정보화확산에따른

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기술개발과함께대국민

홍보도적극추진한다. 

일곱째, 전자정부계획과예산의연계를강화하

도록해야한다. 이는정보화계획수립및 평가단

연구·검토를위해실무지원단을설치·운영하도

록했다. 전자정부사업관련주요과제별대책반으

로는전자정부서비스모니터링팀, 교육행정정보시

스템 운영현황점검반, 통합전산환경과제검토반,

보안대책점검반, 전자정부사업간상호연계점검반,

전자정부사업백서팀등이있다. 

실무지원단에서 2 0 0 1년 4월까지 수립한 과제

별추진계획은차기회의에상정하여확정했고, 실

무지원단회의는월 2회이상 개최하여지속적으

로이를점검했다.

(다) 관련부처

추진계획은관계부처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

여작성하였다. 개별사업은관련부처가주관하여

추진했지만 사업의 공동개발시에는 책임 수행을

위해주관부처를두었다. 실천계획을작성할때주

관기관은반드시관련기관과협의하여작성하도

록했다.

이상과같은전자정부관련참여자들의전자정

부계획수립, 목표설정, 주요추진과제및세부과제

확정, 전자정부비전제시등을중심으로한2 0 0 1

년도의사결정활동내용을종합정리하면[표2 -

3 - 0 2 ]과같다. 

(라) 기타참여자활동

비공식적 참여자는 2 0 0 1년 3월 5일의 간담회

등을통해서전자정부에관한추진방향과범위등

에 대한 의견을개진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했

다. 이들의사결정참여자의구성및역할은[그림

2-3-03], 전자정부의사결정비공식적참여 전문

가는[표2 - 3 - 0 3 ]과같다. 

[표 2-3-02]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참여자들의활동

번호 이해관계자활동 주관기관 관련기관 완료일정

1 전자정부구축기본계획작성 특별위원회
2001. 3월

2 전자정부중·단기목표및주요추진과제확정 대통령비서실, 특별위원회 관련부처

3 주요추진과제별실행계획작성및제출 특별위원회 관련부처

4 전략적우선순위설정및전자정부구축세부계획작성 특별위원회 관련부처
2001. 4월

5 전자정부비전및목표발표대통령행정명령조치 대통령비서실 특별위원회

6 주요과제점검지침작성전자정부진척평가지표개발 특별위원회

7 주요과제예산반영협의 특별위원회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2001. 7월

8 주요과제점검·평가·조정 대통령비서실, 특별위원회 관련부처 2001. 11월

9 전자정부특별위원회활동결과발표 대통령비서실특별위원회 기획예산처 2001. 12월

1 0 대통령에게성과보고 대통령비서실, 특별위원회 매월

[표2-3-03] 비공식적참여전문가

정보화관련위원 김이숙(정추위자문위원), 성기수(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정보통신업계인사
신재철(한국I B M대표), 오해진(LG-CNS 대표), 

최준근(HP 대표), 홍성원(시스코코리아대표)

언론계인사 오명(동아일보회장), 이기준(전자신문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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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처리의생산성및 투명성, 정보유통·관

리의안전성및신뢰성차원으로정리해본다.

(1) 국민에대한행정서비스

정부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 차원( G 2 C )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S i n g l e

Window: www.egov.go.kr)을 통한 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를실현하고자한다. 이는국민이원하

는서비스를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최소비용으

로쉽고편리하게 제공할뿐만아니라정보소외계

층에게키오스크, 전화등다양한정보접근수단을

제공하여사회적수용성을보장한다. 이는곧, 정

보네트워크를통해국민과함께하는열린정부·

투명한정부를이루려는취지이다. 

그구체적사항을정리하면, 첫째로전자정부서

비스를일괄제공하는사이버단일창구를구현하

여 국민생활과밀접한민원을가정에서온라인으

로처리할수있도록한다. 두번째는국가주요민

원정보데이터베이스의공동활용체제구축을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등의구비서류와

기관방문횟수의최소화로행정능률과국민 편의

제고의도모이다. 세번째는모든행정기관의민원

처리상황을온라인공개를통해 행정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정보격차해소노력과함께지

속적인대면접촉창구서비스개선노력도기울여

가도록한다. 

(2) 기업환경의 조성

정부의 대 기업서비스 차원( G 2 B )의 전자정부

목표는, 정부와기업간 전자상거래방식의적용·

확산을통한정부와기업간업무처리의효율성과

투명성을극대화하는데있다. 기업의인·허가및

각종납세관련신고등을전자적으로처리하여기

업의편익과경쟁력을제고하고자한다. 또한구매

결정에서입찰, 대금지불까지정부조달 전과정의

전자적처리를모든공공기관에확산시키고, 조달

관련 온라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이를

통해조달과관련하여입찰·계약·대금지급이온

라인으로가능해진다. 또한조달단일창구구축으

로 인해 1회 업체등록만으로도전 공공기관사업

에 참여할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등의기타 구

비서류를제출할필요가없기때문에기업의비용

이절감될수있다. 

(3) 행정업무처리의생산성 및 투명성

정부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투명성 극대화

차원( G 2 G )에서의 전자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

부이다. 즉, IT기술을활용한업무혁신을통해적

은인원으로모든업무를수행하여생산성을높이

고, 지식정보 공유와 정부부처간공동업무처리로

효율성을극대화하는전략형정부의구현이다. 이

는정부내의기관, 정부의상호기관들, 그리고정

부와정부(지방정부)간업무처리등인사·재정·

교육을비롯한국가 핵심업무의정보화기반을완

성하고, 전자결재및 문서유통으로‘종이없는행

정’구현을통해행정업무처리의생산성·투명성

을극대화할것이다.

계에서관련 부처간협의시스템을활성화하여계

획과예산이밀접하게연계되도록추진할뿐만아

니라 핵심적인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

관련예산배정시우선순위를두도록조치한다. 

이러한원칙을준수하면서, 전자정부추진에따

른비전과목표설정을위해2 0 0 1년4월7일특위

제8차 회의에서부처별 의견을검토했다. 그리고

부처별의견을감안해전자정부비전에따른내용

을 수정하게되었다. 2001년5월1 7일 대통령보

고 이후6월1일특위제1 3차 회의에서는전자정

부구현을위한단기목표의이행계획을검토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과제우선순위와비전및목

표설정은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의

의사결정방법이적절히사용되었다. 

5. 전자정부의비전과사업내용

가. 전자정부의비전

전자정부는다양한행정서비스를온라인화함으

로써언제어디서나고객의접근과이용이가능한

서비스형정부를말한다. 

아울러행정서비스체계를일원화하고공개함으

로써 정부의생산성과투명성도획기적으로높일

수있다. 전자정부의핵심은곧첨단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정부업무와대민서비스의전자적처리

에있다( [그림2-3-04] 참조). 

특위에서수립한전자정부의비전은2 1세기세

계일류국가로의도약을궁극적인과제로삼고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투명하고생산성

높은 행정을펼치고, 국민은2 4시간 안방과사무

실에서 민원서비스를제공받으며, 세계에서제일

기업하기좋은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사업방향

을정했다.

이를구체적으로표현하면첫째, 최고수준의대

국민행정서비스제공(G2C) 둘째, 최적의기업활

동환경제공(G2B) 셋째, 생산성·투명성·민주성

의극대화(G2G) 시도넷째, 이를위해서안전하고

신뢰할수있는정보인프라기반구조구축등이다. 

나. 전자정부의구현목표

전자정부비전을실현하기위해특위가2 0 0 2년

까지달성하고자하는구현목표는전자정부단일창

구를통한대국민서비스를인터넷으로처리( G 2 C )

하고, 정부와기업간의전자거래방식적용으로투

명성의극대화( G 2 B )를꾀하고자했다. 또한행정업

무의처리는생산성과투명성을극대화( G 2 G )하며,

정보유통및관리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도록

했다. 이를대국민행정서비스, 대기업환경조성,

[그림 2-3-04] 전자정부의비전

최고수준의
대국민서비스제공

( G 2 C )

기업활동
최적의환경제공

( G 2 B )

인터넷기반의전자정부단일창구
(Single Window)

생산성·투명성이극대화된정부
G 2 G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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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4 C를 구축하기위해 먼저, 5대국가 주요데

이터베이스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구축한다. 이는

국민생활에파급효과가큰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분야를대상으로국가, 지자체, 공기업,

산하기관에까지필요정보를제공해국민 편익 증

진및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 

G4C 시스템은온라인상의정부대표민원창구를

클릭하여 4 , 0 0 0여 개 민원안내 서비스와 4 0 0여

종의 온라인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구비서류제출폐지및기관방문을최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의를제고할수있다. 향후1건의민원처리

를 위한 기관방문이평균5회에서약 2회로줄어

들것으로기대된다. 

인터넷과 아울러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구축하여 5대 민원분야의

원스톱·논스톱서비스를실시한다. 이를통해민

원처리는물론, 행정정보제공, 국민의견수렴등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여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제고하고자한다. 

G4C 단기목표추진계획은△2 0 0 1년7월정부

[표 2-3-04] 전자정부 1 1대 과제의 목표( 2 0 0 1 ~ 2 0 0 2 )

분 야 사업과제 주관기관

o 단일창구를통한민원업무혁신 행정자치부

- 주민, 자동차등5대국가주요DB 공동활용체계구축 정보통신부

- 정보대표전자민원실구축 기획예산처

국민과기업에 o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 보건복지부

대한서비스 - 4대사회보험간통합고지, 신상정보연계관리, 보험관련통합검색서비스제공등 노동부

혁신사업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기획예산처

(G2C, G2B) -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등모든조달절차온라인화및단일조달창구구축 조달청

o 인터넷을통한종합국세서비스제공 국세청

- 인터넷기반의세무행정서비스

o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재정경제부

-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기반의정보시스템구축
기획예산처

- 재정관련기관별시스템간정보공유·연계체계구축

o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행정자치부

행정의생산성 - 기완료업무( 1 0종)외호적등 1 1종업무의정보화 서울시

제고사업 o 전국단위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교육인적자원부

( G 2 G ) - 학교·교육청·교육부를연계하는학사및교육행정자료의온라인유통체계구축

o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

- 종이없는인사행정구현및전공무원인사정보 D B화를통한인사정책의적실성향상
중앙인사위

o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정착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 정부문서업무의전산화및실시간공문서유통체계구축

기반구축 o 전자관인시스템구축및전자서명시스템확산
정보통신부

사업 - 범정부적전자인증시스템구축및확산 행정자치부

o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 행정자치부

- 부처별로운영되는전산실의공동운영시스템구축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주) 1. 민원업무현신, 4대사회보험시스템, 인터넷종합국세서비스등연계추진필요가있는과제들은부처간긴밀히협조하여추진

2. 전자인사관리구축시스템사업은시작단계에서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사업명칭이정해졌으나, 관련법규를제정하면서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공식명칭으로사용하였다. 

* 자료: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1.5) 세계일류국가도약을위한전자정부구현전략

(4) 정보인프라의안전성및 신뢰성

2 0 0 2년 말까지 전자서명 사용자를 1 , 0 0 0만명

으로확대하는등개인정보보호및 전자적신원확

인을위한전자서명이용을확산하여온라인행정

서비스이용기반을구축하며, 정부내통합전산환

경을단계적으로구축하도록한다. 

다. 전자정부사업범위와내용

특위는전자정부의목표를정부의대고객정부

서비스( G 2 C와 G2B), 정부 내 업무처리( G 2 G ) ,

정보의유통과관리 인프라차원에서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2 0 0 2년까지우선추진할중점과제를국민과기

업에 대한 서비스혁신사업, 행정의생산성 제고

사업,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분야로구분하여각

분야별총1 1개과제를선정했다. 

라. 전자정부의세부사업내용

전자정부는2 0 0 1년부터2 0 0 6년까지최고수준

의대국민행정서비스제공(G2C), 최적의기업활

동 환경 제공(G2B),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의

극대화( G 2 G )를 통해세계 일류국가도약을위한

전자정부구현을 목표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3-04] 참조). 

첫째, 정부와국민간의서비스로서모든행정서

비스는인터넷을통해양방향으로제공하고, 각종

행정서비스와거래행위를통합된단일창구( s i n g l e

w i n d o w )에서1회방문또는무방문으로처리하고

자 한다. 정부기관(부·처·청·지방자치단체)이

보유하고있는정보의국민에대한징수를완전금

지하고, 모든행정기관및 공공장소에통합행정서

비스제공체제구축(키오스크등)을완료한다. 이

는주민, 부동산, 자동차등국가주요정보를근간

으로하는 공동이용시스템구축을통해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등 각종 민원구비서류를 감

축·폐지하고, 주소자동변경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처리의간소화를이루도록한다. 

둘째, 정부와 기업간 서비스로서전자입찰, 전

자자금이체 등 전자조달업무를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함과아울러정부와기업간의거래를전자상

거래방식으로전면적용하고자한다. 

셋째, 정부내·정부간서비스로서전자결재및

전자문서 유통을 100% 실시하여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처리를완성하며, 통합서비스중심의행정

업무 재설계와정보화및 범정부적인지식관리시

스템구축을완료한다. 

(1) 국민과기업에대한서비스혁신사업

(가) 민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

G 4 C는 인터넷으로모든민원율이증가되어안

방이바로관공서가되는서비스이다. 과거에는민

원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국민은하나의민원처리를위해 다수기관을방문

하고동일한서류를중복해서제출해야하는등민

원불편및비효율성이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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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의생산성제고사업

(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재정업무에서는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존한

통제위주의회계체제로국가 자산과부채의체계

적 관리가미흡했다. 또한부처별·기관별로구축

된4 0여개정보시스템간연계미흡으로종합적인

국가재정정보의실시간파악이곤란했다. 이를해

결하기위해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기반의

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국가의자금 및 자산·부

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및 위험예측체제를구현한다. 그리고

재정관련기관별정보시스템간정보공유·연계체

제를통해예산의편성·집행은물론, 회계·결산

등 모든 재정관련업무의생산성·투명성을제고

하여연간1 , 1 7 5억원의행정비용절감효과를기

대한다. 끝으로 세금·범칙금등 국가재정수입의

전자적고지·수납체제를갖추고자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단기목표 추진계획은 △

2 0 0 1년 7월 전자고지·납부 구현방안 수립 △

2 0 0 1년 1 2월국가재정통합관리정보화계획확정

△ 2 0 0 2년 7월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개시 △

2 0 0 2년 1 2월재경부와소관기관간통합시스템구

현후확산등이다.

(나)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주민·지적 등 시군구 주요업

무 정보화가완료되었으나인터넷서비스확대가

미흡한상태이며, 호적·도로교통등업무에대한

추가 정보화가 필요하다. 따라서시군구 관련 전

입·차량등모든전입절차를시스템을통해완료

하며, 10종의기 완료업무외 호적등 1 1종의업

무 정보화를완료하여민원서비스를대폭 개선한

다. 또한 행정효율성의향상과 함께 주요 민원의

인터넷처리, 첨부서류대폭감축, 1회신고로주

요주소정보일괄변경등 대국민서비스를획기적

으로개선한다. 이를통하면6 1 0종의민원이인터

넷으로처리되고, 960종의민원첨부서류폐지와

3 2종의 증명서류 2 4시간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재정능력과관계없이모든 시군구가주요

민원에대해동질의서비스를제공하게되며, 행정

능률 향상 및 광역서비스체제구축으로행정계층

개편등작고효율적인정부구현기반을마련하고

자한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단기목표 추진계획은

△2 0 0 1년6월 신규1 1개 업무에대한정보화계

획 수립완료△ 2 0 0 2년 7월정보시스템개발및

시범적용완료△ 2 0 0 2년 1 0월 전국2 3 2개 시군

구에확산완료등이다.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각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등교육관련

기관간교육행정정보의전자적유통·관리체제가

부재하여 교사 및 교육행정담당자의 잡무부담이

과중하고, 일선교육정보자료의가공을 통한 교육

행정지원기능이미흡한상황이었다. 또한학부모

등 민원인이학교방문을통해졸업증명서를발급

해야하는등민원처리가불편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전국단위의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학교와교육청, 그

대표전자민원실,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착수

△ 2 0 0 1년 1 0월 기존기관별제공서비스를단일

창구를통해통합제공, 5대민원이외분야에대한

업무재설계착수△2 0 0 2년1 0월정부대표전자민

원실개통및시범서비스실시등이다.

(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

4대 사회보험별로 피보험자 신상정보 등의 공

통정보를중복구축하여낭비요소가발생했고, 사

회보험정보시스템이별도로구축되어종합서비스

에한계가있었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 연계체제

구축을통해 상호 공통성이큰 건강보험·국민연

금 및 고용·산재보험간에는통합고지등을실현

하고, 4대사회보험간에는신상정보연계관리, 보

험관련사항통합검색서비스제공등정보의공동

활용을활성화하고자한다. 

이를통해국민위주의4대사회보험원스톱서

비스기반이구축될수 있다. 또한공통업무의연

계처리에의해4개기관중한기관만방문하여다

른기관의업무상가입·탈퇴가가능해지는등국

민편의를제고할수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단기목표추

진계획은△ 2 0 0 1년 6월4대 사회보험연계방안

수립을위한협의체구성△2 0 0 2년1월정보시스

템 연계서비스 단계적 실시 △ 2 0 0 2년 1 0월 고

용·산재보험간통합고지·납부시범서비스실시

등이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정부가 기업과의 조달업무를 연계함에 있어서

대면접촉을통한입찰·계약·대금지급등으로부

조리 소지가있었다. 또한기관별업체등록, 기관

별조달정보입수로인한기업비용이과다한데다

결재, 대금지급등 조달관련내부행정절차가전자

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아행정비용이발생했다.

따라서투명하고편리한조달및공공기관과기업

간의조달업무처리를위해 조달관련내부행정절

차의혁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등모

든 조달관련절차를온라인화하여공공부문거래

의 투명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고, 행정비용절감

등효율적인조달행정을구현한다. 

그뿐만아니라, 조달업체정보를공동이용하는

공공조달정보단일창구를마련하여업체가한 번

등록하면별도의추가등록없이전공공기관의조

달에참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함으로써기업의

조달비용절감및 민간디지털경제를활성화하도

록한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단기목표 추진계획은 △

2 0 0 1년 6월조달관련행정절차혁신및단일창구

구축을위한세부사업계획수립착수( 2 0 0 1년에는

우선 입찰의전자화를전공공기관을대상으로추

진) △ 2 0 0 1년 1 2월 단일창구구축 및 조달관련

시스템간연계착수 △ 2 0 0 2년 1 0월 단일창구개

통및서비스단계적확대등이다. 



109

제3절사업범위 및 과제의 결정 ▶▶▶

108

제2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나)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구축

전자적방법을통한정보교환시기관및본인확

인수단이미흡하여중요한전자적정부서비스이

용이사실상불가능했다. 그리고정보의유통과정

에서변조·훼손에대한우려로전자민원, 전자조

달등의이용활성화가저해되었다.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 기

관간안전한정보유통등 전자행정의신뢰성확보

를 위해범정부적차원에서필요하다. 전자인증시

스템의구축·확산은전자관인을이용한행정기관

간기관확인과전자공문서의인증체계를확립할수

있다. 또한이를통해민원인의전자적신원확인과

유통정보의안전한보호를위한전자서명·인증의

사용자를1 , 0 0 0만명으로확대하고자한다. 아울러

전자민원, 전자조달, 전자상거래등안전하고신뢰

할 수 있는전자정부서비스기반을조성하고전자

공문서유통활성화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단기목표 추진계획

은 △ 2 0 0 1년 9월 전자관인·인증관리세부추진

계획확정△ 2 0 0 1년 1 2월전자관인시스템구축

완료△ 2 0 0 2월1 2월전자서명이용자1 , 0 0 0만명

까지확대등이다. 

(다)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

전산업무는부처별·업무별전산환경구축으로

전산장비·인력·시설의 중복투자가 발생했고,

2 4시간 지원체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

해·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국가 주요정보자원의

안전한관리체제도미흡했다. 이같은문제점을범

정부적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을통해 해결

하고자한다. 그러기위해서는부처별로운영되는

전산실의공동운영시스템을구축하여공동활용기

반을 마련함으로써안전한 관리체제를확립하고,

전산자원및인력의통합운영등은향후단계적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산자원에대한

완벽한지원·관리체제를구현하도록뒷받침하고,

재해·재난·사이버테러등 물리적·기술적위협

으로부터전산자원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다. 또

한 국가정보자원관리를위해인적·물적자원의

장기적인통합적관리체계를구현하고자한다.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단기목

표추진계획은△ 2 0 0 1년 6월통합전산환경의단

계적구축방안수립착수△2 0 0 2년1월통합전산

환경구축방안수립및단계적구축등이다. 

리고교육인적자원부를잇는학사및교육행정자

료의온라인유통체계를구축하면행정업무부담

경감을통해교원본연의교육업무 전념을지원하

고, 시·도교육청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료 작성·취합·정리 등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수있다. 이와더불어온라인민원서비스

체계를구축하여각종증명서의전자적발급등을

실현한다. 이처럼디지털행정을통한일하는방식

의 개편으로2 1세기국가경쟁력과교육행정의투

명성을확보하고자한다. 

전국단위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단기목표

추진계획은△ 2 0 0 1년 1 2월 학교종합정보시스템

보급완료및고도화, 교육행정문서유통시스템개

발후단계적확대△ 2 0 0 2년1 0월교육행정온라

인시스템구축후지원업무단계적확대및대학입

시지원업무온라인화완료등이다.

(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져

문서작성및보관에따른비용이과다하고, 인사관

리의과학화·정보화의미흡으로인해인사행정의

효율성과투명성이저해되었다. 따라서전자인사

시스템을구축하여인사업무의정보화로인사운영

시 발생하는 문서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종이

없는효율적인인사행정을실현하고., 시스템에의

한 업무처리로인사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

고하고자한다. 또한전체공무원의인사정보를데

이터베이스화하여인사운영과정책결정에활용함

으로써다양한인사관련자료에대한과학적분석

이가능하도록한다. 이를통해인사정책의적실성

향상및행정기관별중복투자방지를방지하여연

간1 4 1억원의비용절감을기대하고있다. 

전자인사시스템 구축 단기목표 추진계획은 △

2 0 0 1년6월시스템설계및개발완료△ 2 0 0 1년

9월 시범기관에적용 △ 2 0 0 2년 1월 중앙행정기

관, 징방자치단체등 전 정부적으로단계적확대

등이다. 

(3)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

(가)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활성화

기존의행정업무에서는수작업에의한문서기

안·결재관행에따라비능률을초래하고, 문서결

재시대면보고를병행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기

관간문서유통시인편, 우편, 팩시밀리(Fax) 등을

이용함으로써문서처리 비용이 과다했고, 범정부

적지식관리를위한기반이미흡했다. 따라서전자

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을정착시키기위해 국가기

밀사항등특별한경우를제외한모든정부문서의

작성·결재·유통·보관등의전자적처리를의무

화한다. 즉, 문서업무전산화및실시간공문서유

통체계조성을통해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며, 과

학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을위한 범정부

적지식관리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활성화단기목표추

진계획은△ 2 0 0 1년 7월 의무화관련 규칙 제정

△ 2 0 0 1년 1 2월 전자결재율65%, 전자문서유통

률30% 달성△2 0 0 2년1 2월전자적으로처리가

능한모든문서의전자결재전면실시및전자문서

유통확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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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화를통한 민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

1. 사업개요

가. 시스템개요및 구축필요성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G 4 C )은 행정에 정보기

술( I T )을 도입하여민원 등의 행정업무처리를정

보화하고, 각행정기관의보유정보를다른행정기

관과공동이용할수 있게해준다. 이를통해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물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자하는목적을달성할

수있다. 

정보화기술의발달로우리사회의각분야는정

보화가급속히진전되었다. 그결과경제·문화적

수준의향상으로인해질높은 행정서비스에대한

국민적욕구또한날로증대되고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은이같은국민적욕구에부응하기위

해첨단정보화기술을행정에도입했다. 민원을비

롯한행정업무를혁신하기위한이시스템의구축

추진배경은국민에게질높은 행정서비스를제공

하고, 행정내부적으로는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

고자하는데있다. 

2 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맞이해국가간의 경

쟁은 국경을 넘어 더욱 치열해지고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지식정보강국의건설이야

말로이시대의가장우선적인국가적과제가아닐

수 없다. 그과제수행의일환으로행정분야의경

쟁력확보를위해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구축사업

을비롯한전자정부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1 9 8 0년대부터행정전산화사업

을추진해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등주

요분야에대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했다.

그리고정책적으로인터넷등이 가능한통신망을

구축하여우리나라는현재인터넷사용자2 , 0 0 0만

명, 초고속인터넷망가입자1 , 0 0 0만 명을 돌파했

을만큼전세계에서가장인터넷보급률이높은국

가로성장했다.

이같은여건을토대로질 높은 행정에대한국

민적 욕구의증대에따라 행정기관에서는민원이

나행정업무를실세계가아닌사이버상에서처리

할수있는각종사업이추진되고있다. 그가운데

G 4 C사업이 민원·행정처리 전 분야의 선두에서

추진되었다.

제 목 집필진

제1절정보화를통한민원업무혁신사업( G 4 C )
서보람사무관

(행정자치부)

제2절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
김종신사무관

(보건복지부)

제3절홈택스서비스구축사업( H T S )
이학찬사무관

(국세청)

박문규사무관

제4절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기획예산처)

구축사업( G 2 B ) 이재용서기관

(조달청)

제3장 창구민원업무



시스템구축에따른서비스는최종서비스에따

르는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해3단계로나누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2 0 0 2년 2월 1단계로5 4종

의민원신청, 1,000여종의민원안내, 주민등록공

동이용등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서비스를개

시했다. 2002년4월에는2단계로1 4 3종의민원신

청, 2,000여종의민원안내,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3종의정보공동이용등을위한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서비스제공에들어갔다. 

당시1단계서비스를위해서는민원사무처리기

준표에있는1 , 0 0 0여 종의민원에대한인터넷안

내시스템, 인터넷상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신청시스템, 민원수수료를전자적으로처리하

기 위한전자지불시스템을구축했다. 아울러전자

지불을위한제도적체계마련을위해 행정자치부

에서는「민원수수료등의전자지불·관리에관한규

정」을만들어시행한바있다. 또한공무원들이민

원이나각종행정업무를처리하기위해주민등록

정보를실시간으로조회할수 있는 주민등록확인

시스템을만들어서비스를실시했다.

2단계서비스에서는신청민원의종류도누구든

지신청가능한민원에서본인만신청할수있는민

원으로까지확대되었다. 인터넷상에서본인여부

를확인하기위해공인전자서명에대한확인및공

인인증센터와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로써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국민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서류를우편으로받아볼수있게되

었다. 이밖에국세청의T I S시스템을연계하여사

업자등록증명정보와 국세납세증명정보를 실시간

으로행정기관간에공동이용할수있도록했다.

그후시스템개발일정에따라시스템구축을완

료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대 국민 홍보

등의준비를거쳐2 0 0 2년1 1월1일전체서비스를

개시했다. 최종적으로는3 9 0여 개의 민원에대한

인터넷처리, 4,000여종의민원안내, 20종의행정

정보공동이용등의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효과적인시스템운영을위해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중 민원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G 4 C

로 접수된민원을시군구에서자동으로접수·처

리할수 있도록했다. 그리고행정자치부, 건설교

통부, 국세청, 대법원이보유하고있는지적, 지방

세, 자동차, 토지관리, 호적, 등기등 관련시스템

을 추가연계하여공무원들이민원구비서류를민

원인으로부터받지않고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

전자적으로확인하고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 민원구비서류감축

의 법적 근거와 대상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 0 0 2년 1 1월에「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

고시하고, 총리훈령으로「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

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 제4 3 5호)을

제정하여2 0 0 2년1 2월부터시행하게되었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G 4 C사업은 민원사무전반을 인터넷으로안내

하고, 주요민원역시인터넷으로신청받으며행정

기관간정보공동이용을통해민원구비서류를감축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의 범위는

BPR/ISP 작업수행인데, 시스템구축을위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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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경위

그동안추진되었던전자정부사업은각 기관별

로 소관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효율성제고에

주력하였다. 그런데국민들은기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아닌한곳의단일창구를통해통합된서

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2 0 0 2년

초부터기획예산처와행정자치부공동으로민원업

무를혁신하기위한사업추진합의가있었다.

이에 따라 2 0 0 0년 5월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들간의실무협의를거쳐

동년6월8일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체계등사

업 기본계획을확정하기위한 제1차관계기관회

의를개최하였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

통부, 정보통신부등1 0개기관과장급 2 0명이참

석했다. 이회의에서참석한기관들은사업의목적

과필요성에전적으로동의하고, 사업의추진체계

는중립성이보장되는기관이수행해야한다는내

용을논의하였다. 

이후관계기관간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여추

진체계는1차회의의결과에따라정부개혁업무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행정관리 및 민원업무

주무부처인행정자치부가공동으로실무추진단의

단장을 맡으며,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정을 위한

상급의추진협의체는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담

당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2 0 0 0년 7월 2 5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

설교통부, 정보통신부등 1 0개 기관실무자2 2명

이참석한제2차관계기관 회의를개최했다. 회의

에서는부처중심이아닌서비스중심으로구성된

총괄기획, 주민, 자동차, 부동산분야등7개실무

작업반의반장을결정(부동산분야반장은행정자

치부, 건설교통부등 부처간 입장 차이로조직의

이해관계가없어 객관적입장에있는기획예산처

에서 담당하도록 결정)하고, BPR/ISP사업의추

진 범위를 확정했다. 그리고B P R / I S P사업은 기

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주

관기관에는기예처, 행자부와함께그동안정보화

기반구축의 역할을 담당해온 정보통신부를 포함

시키기로결정했다.

2 0 0 0년8월 1 1일에는관계기관에서추천한민

간전문가들로이루어진자문위원회회의를개최하

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을수렴했다. . 

9월 7일에는3개 주관기관이공동으로정부혁

신추진위원회에지식전자정부전략계획의세부과

제로보고하여이를정부혁신과제로확정시켰다. 

이를 근거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수립사업의용역을추진하였다. 9월1 9일입찰공

고, 9월2 2일 제안요청서설명회, 10월2일 제안

서접수, 10월5일에는제안설명회및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S D S컨소시엄을

B P R / I S P사업자로최종선정했다. 그리고2 0 0 1년

5월 세부적인 민원서비스혁신사업계획이수립되

기에이르렀다.

G 4 C시스템구축을위한개발사업은B P R / I S P

결과에따라사업추진의효율성과부처간업무관

장범위를고려하여행정자치부에서단독으로수행

하도록결정되었다. 수립된세부계획은관련기관

의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2 0 0 1년8월최종시스

템구축계획으로이어졌고, 공정한입찰과정을거

쳐 L G - C N S가 시스템구축을맡아2 0 0 1년 1 0월

사업에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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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다른 한 가지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보자. 이시스템은 민원구비서류감축

에활용할수있는 시스템구축을비롯해각종행

정정보의변동내역발생시1회 입력으로관련 행

정기관정보에대해 일괄전송하고갱신해주는시

스템도 구축한다. 또한전자적 정보제공·조회시

정보제공시간을기록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에따

르는책임소재를명확히할수 있는시점확인시스

템을구축하는것이포함된다.

나. 사업부서및 참여자

(1) BPR/ISP사업추진조직

B P R / I S P사업의추진조직은정부혁신추진위원

회산하에실무추진단을두고, 그하부조직으로총

괄기획반, 주민분야작업반, 부동산분야작업반, 자

동차분야작업반, 기업·세금분야작업반, 대표민원

실작업반등의6개실무작업반을두고있다( [그림

3-1-01] 참조) .

실무추진단은 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 기획

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이공동으로 단장을 맡았다.

실무추진단에서는추진계획을수립하고, 작업반간

업무 조정작업을하며,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그 결과를사업에반영한다. 6개실무작

업반은각기주무부처의과장급이반장을맡아작

업반별로세부사업계획을수립·추진하며, 법·제

도정비와표준화작업을추진한다.

그 외 지원조직으로는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

호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단, 그리고 법·제도, 경영 및 정보기술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있다. 기술지

원단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 각 작업반에

대한 기술자문을하고, 자문위원회는 사업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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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설계과정과부처간협의과정에서일부 변동이

있었으나전반적으로원래의계획에따라 수행되

었다.

(1) 국민지향적민원업무혁신계획수립

( B P R / I S P )사업의 범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 4 C사업은

B P R / I S P부터추진되었다. BPR/ISP를위한사업

범위는대민업무혁신과행정업무효율화부분으로

대별된다. 대민업무혁신부분에서는먼저, 통합전

자민원창구를만들어정부대표사이버민원센터를

수립하고 민원안내지도( M A P )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와계획수립으로되어있다. 또한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등국민에게가장빈번

히 발생하는분야의민원업무처리절차개선등을

위한시스템구축방안제시를포함하고있다.

행정업무효율화를위해서는정보수요가많은

주민등5대분야정보의제공방안을수립하고, 이

를 위한 자료의형식, 제공주기, 송수신방식등을

정하게되었다. 

이와 아울러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구축방향을제시하고, 시군구행정종합정

보시스템 등 기존정보화추진사업과의연계방안을

제시하게되어있다. 또한정보제공을촉발할수있

는 정책개발을비롯해개인정보유출등 정보이용

과 관련된책임소재확정의명확한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것등이포함되어있다.

(2) 시스템구축사업의범위

2 0 0 1년 5월제출된BPR/ISP 결과에따라 1 0

월부터 시스템구축사업에착수했다. 시스템구축

사업의 범위는 크게 전자정부단일창구를 구축하

고,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단일창구는국민의일상생활, 활동등

에따라간편하게필요한민원을안내하고, 민원신

청 방법및 절차에대한안내시스템을구축하며,

인터넷민원신청·접수, 처리기관이관, 처리과정

공개, 결과통보등민원신청에서전자적발급까지

일괄처리할수있는전자정부단일창구를 구축하

는것이그첫번째내용이다.

두번째는또, 행정기관방문없이도국민이국

가가보유한행정정보를이용하고, 정부에정책방

향및 의견을제시하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시스

템을구축한다. 이를위해국민이행정기관의공공

정보, 지자체의지역정보등 필요정보를쉽게검

색할수있는정보검색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자적 민원신청에서부터 기관간

민원 이관처리·보관, 전자적발급까지의기반이

되는전자적표준서식에대해생성, 유통, 보급처

리할수 있는전자서식시스템을구축한다. 인터넷

상에서민원을전자적으로처리하는경우에는민

원인 본인확인을하고 인터넷을통한 정보유통시

정보의위변조등을 방지하기위해 정부전자서명

인증과민간의전자서명인증을상호연계하는시스

템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에더해 다양한 전자적

지불방식으로민원처리수수료를받아이를기관

별로정산·분배할수 있는 전자지불시스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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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1]  G4C 사업B P R / I S P사업추진조직도

사업자

실무추진단

단장: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장)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총괄기획반 대표민원실작업반주민분야작업반 부동산분야작업반 자동차분야작업반 기업·세금분야작업반

기술지원단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행정정보

화담당관)

기획예산처

(행정2팀장)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기획예산처

(행정2팀장)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

국세청(정보개발

2담당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담당관)



작업을 관리감독하는역할을수행하면서‘민원사

무처리기준표’등의개선작업도병행하게되었다.

시스템구축사업자로는L G - C N S컨소시엄이선

정되어최영상P M을 비롯한약 1 0 0여 명의참여

인원이작업을진행했다. 또한서비스의안정화와

중단없는서비스, 장애시의신속한복구및 각종

정보의저장·보관시스템구축등을위해쌍용정

보통신컨소시움이사업에참여, 약3 0여 명의 인

원이작업을진행했다.

다. 주요사업내용

(1) 전자정부단일창구의구축

인터넷 상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했다. 이로써각각의 행정기관이인터넷으로

제공하고있는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서비스하고,

민원안내및처리는물론, 모든행정기관의연계가

가능해졌다. 

국민이인터넷으로접근할수 있는전자정부단

일창구는 w w w . e g o v . g o . k r이다. 공무원은

w w w . e g o v . g o . k r / a d m i n에서 각급 정보를 관리하

고, 민원을접수받아처리하면서타기관의정보를

공동이용할수있다.

(2) 인터넷을통한민원안내

(가) 인터넷민원안내서비스내용

민원인은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수록된4 , 0 0 0여종의민원전체에대한

안내를받을수 있다. 특히민원사무에대한설명,

처리기관, 처리절차, 수수료, 구비서류, 관련법·

제도등의확인이가능하다. 처리흐름별로복합적

으로구성되는일련의민원이있을경우, 이를그

룹화하여국민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안내

해준다.

(나) 민원처리기관안내

민원인이 민원사무를 검색한 후 민원처리기관

을모르는경우에는민원대상물에대한주소정보

를 입력하면자동으로해당처리기관을찾아서그

기관의주소,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약도, 찾아가

는방법등을알려준다.

(다) 구비서류안내

민원사무와관련된사무안내내용중 구비서류

의 서식을인터넷상에서확인하고, 이서식을출

력하면각종신청서로도사용할수있다.

(라) 관련법·제도안내

관련법령의관련조항을확인할수 있다. 관련

법령정보는법제처의법령정보서비스와연계하여

항상현행법령자료가실시간서비스된다.

(3) 원하는민원과정보의 검색

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는민원인이원하는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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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과표준화등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사업자로는 입찰을 통해 삼성S D S컨소시엄이

선정되어 BPR/ISP 수립작업을 했는데 박희봉

부장을P M으로하여 약 3 0여 명의인원이 참여

했다.

(2) 본사업추진조직

2 0 0 1년 G 4 C사업의주관기관은민원업무와공

동이용업무, 행정정보화및 지방정보화를총괄하

는 행정자치부에서단독 수행하고,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는지원조정팀의일원으로서각부처간

의이견사항에대한지원과조정역할을담당하는

것으로변경되었다( [그림3-1-02] 참조). 

이와 함께 G 4 C사업실무추진단의구성도 일부

변경이있었다. 우선6개 실무작업반으로운영되

는 조직이총괄조정팀, 시스템구축팀, 법제도개선

팀의 3개 팀으로시스템구축내용에맞게 바뀌었

다. 팀장은각각행정자치부의행정정보화담당관,

정보유통과장, 행정제도과장이맡았다. 

총괄조정팀은사업의전반적인추진및 부처·

부서간협의를수행하고, 계약체결·감리, 표준화

지원등의업무를처리했다. 시스템구축팀은전자

정부단일창구와 공동이용시스템, 전자서명, 전자

서식, 전자지불 등 각종 기반시스템도 구축했다.

법제도개선팀은인터넷을통한민원의처리, 정보

공동이용을통한 민원구비서류감축 등과 관련한

법령개선사항을도출하고, 관련부처의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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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2] G4C 본사업추진조직도

사업자

한국전산원(전담기관)

·계약체결

·기술자원

·감리및예산집행

·진척도및절차관리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장)

부단장
행정정보화계획관

전산정보관리소장

시스템구축팀

(팀장:정보유통과장)

·공동이용시스템구축

·전자정부단말창구구축

·운영기반구축

법·제도개선팀

(팀장:행정제도과장)

·법·제도정비

·민원사무편람개선

총괄조정팀

(팀장:행정정보화담당관)

·사업추진총괄·조정

·부처·부서간협의

·계약체결및감리

·표준화지원

지원·조정팀

팀장: G 4 C전담특위위원

팀원:정보통신부·기획예

산처·정보보유기관실무책

임자및민간전문가



신청메뉴를선택하여이름, 주민번호, 주소등민

원인의신상에관한기본정보를입력한다. 전자정

부단일창구의회원일경우에는자신의정보를확

인만하면된다.

3) 민원서식입력

민원인 신상정보입력이 끝나고 나면 민원신청

서식에 필수항목을 입력해야한다. 이 때 결과물

수령방법을선택하게되는데수령방법에는방문수

령, 우편수령, 기관제출(열람), 인터넷열람·전자

적발급등의종류가있다.

방문수령은 민원인이 스스로 지정하는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결과물을 받아가는 방법이

다. 우편수령은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이나

공인전자서명을사용하여본인여부를인터넷으로

확인한경우에사용할수있다. 원하는주소지에서

민원결과물을우편으로받아볼수 있는반면, 추

가로 우편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관제출(열

람)의경우에는결과물을민원인이원하는행정기

관으로 보내준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 해당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결과물(주로 제 증

명)을인터넷상에서바로열람할수있다. 단, 열람

이나전자적발급시내용을출력하여보관할수있

으나출력물의법적인효력이나증거력은없다.

4) 공인전자서명에의한본인확인

민원서식입력과수령방법선택이끝나고, 본인

확인이필요한민원을우편수령이나인터넷열람,

전자화일형태로의발급을선택했을경우 공인전

자서명을 써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개인이소지하고있는공인인증서의저장위치(플

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CD 등)를지정하면, 민

원신청인의정보와공인인증기관에저장된인증서

의사용자정보를확인하는과정을거쳐민원신청

이이루어진다.

5) 민원수수료결제

민원서식입력과본인확인절차가끝나면민원

수수료를결제해야한다. 선택할수있는결제방법

은신용카드, 전자화폐,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4

가지이고, 민원인이편리한방법을선택하여신청

하면된다.

①결제액수

결제액수는‘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기본민원

수수료와 이를 전자결제하기 위한 부가수수료로

구성되고, 우편수령의경우 우편배송료가추가된

다. 민원기본수수료가발급매수등에따라달리적

용되는민원( 1 3종)은민원신청시사전수수료결제

가불가능하고, 민원서류수령을위해행정기관을

방문할때후불로결제해야한다. 전자결제부가수

수료는 민원수수료와 우편배송료의 합이 5 0 0원

미만일경우5 0원, 3,000원미만일경우9 0원, 그

이상은민원수수료의4 %가부과된다.

② 신용카드에의한결제

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는7개 전체 신용카드를

사용할수있다. 현재는신용카드사와의소액결제

에 따른수수료문제로총결제액수가1 , 0 0 0원 이

상일경우에한해사용이가능하다.

③계좌이체에의한방법

계좌이체 방법에는결제액수의 제한은 없으며,

2 0 0 2년1 1월1일에는국민은행, 농협등1 1개은행

계좌에대해서만서비스가가능했다. 이를2 0 0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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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와정보를알기쉽게찾아볼 수 있도록분류

체계에의한검색방법, 빠른검색에의한방법, 단

일창구통합검색에의한방법등을제공한다.

(가) 분류체계에의한검색

행정기관의 4 , 0 0 0여 종에 달하는 민원사무를

‘개인과가정/ 부동산/ 자동차교통/ 세금/ 기업

경제/ 여행이민/ 국방남북교류/ 교육취업/ 사회

보장건강/ 예술문화/ 여가스포츠/ 환경’의1 2개

대분류와그하위1 3 5개중분류로구분했다. 민원

인은일반민간포털에서서비스받는방식처럼관

심분야를선택하면하위분류를볼수있고, 해당민

원사무및 관련정보에대한안내도받을수 있다.

특정분류내에서는생명주기( l i f e - c y c l e )나산업분

류등각종표준화된분류방법에의해정렬된순서

로하위분류검색이가능하다.

(나) 빠른민원검색

민원빠른검색을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민원사

무의명칭, 혹은민원사무내용을잘 알고있을경

우소관부처나처리기관, 민원사무명등으로해당

민원을찾아낼수있도록구축했다.

(다) 단일창구통합검색

단일창구통합검색은일반민간포털의통합검색

과유사한기능으로갖는다. 찾고자하는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례,

FAQ, Q&A 등단일창구의컨텐츠는물론, 행정

기관홈페이지에서관련사이트, 웹문서까지다양

한정보를검색해준다.

(4) 민원신청·처리

(가) 민원신청·처리개요

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신청할수 있는민원은

모두 3 9 0여 종이다. 이민원들은각종 증명의발

급, 구비서류가없거나구비서류를행정기관간정

보공동이용을통해갈음할수있는민원등으로한

정되어있다. 이는구비서류가있을경우에는온라

인 민원신청이라는 특성상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별도로행정기관을방문해야하기때문이다.

신청가능한민원 3 9 0여 종은 행정자치부의주민

등록표등·초본열람 및 교부신청등 4 6종, 국세

청1 3 0종, 환경부2 5종등이다.

(나) 민원신청절차

1) 회원등록

전자정부단일창구는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도

록 구축되었다. 회원가입은의무사항은아니지만,

가입회원은자신의신상에관한기본정보를입력

해 놓기 때문에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각종 민원

을신청할경우신상정보를매번새로입력하는수

고를덜게된다.

2) 기본자료입력

각종민원을검색할때민원사무안내를받는화

면이나전자정부단일창구첫 화면의온라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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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을 전자화일로생성하여민원인이‘개인맞춤

서비스’메뉴의민원함에접속해서해당전자화일

을자신의P C에저장할수있고, 필요로하는다른

기관에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전송도가능하도

록되어있다.

(다) 전자적열람·발급서비스의단계적확대

전자적열람·발급서비스는2 0 0 2년 1 1월 1일

서비스개통시에는일단국세청의6종제증명민

원과4 2개시군구의1 3종열람·발급민원만서비

스가개시되었다. 11월1 8일에는4 2개 시군구지

역에서의1 3종 민원이추가로열람·발급가능해

지고, 12월 1 4일부터는 대상지역이4 7개 시군구

로확대되었다. 그리고2 0 0 3년1월부터2 3 2개전

시군구로서비스지역이확대되었으며, 나머지8

종의민원은동년상반기중으로열람·발급서비

스가가능해진다.

(6) 행정정보공동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개요

행정기관이보유한행정정보중 국민생활과밀

접한관계가있는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

금 등 5대분야2 0종의 정보(붙임)를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통해전자적으로확인하도록한다. 이

를통해국민이행정기관에서제증명서류를발급

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구비서류로 제출하거

나, 행정기관내부적으로업무처리를위해다른행

정기관으로부터제 증명서류를떼어 활용하는비

효율을해소할수있다.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의근거법령

「전자정부법」에는행정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한사항을민원인에게확인·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아니 되고(제1 0조), 행정기관은수

집·보유하고있는 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 다른

행정기관과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는것

이가능할경우에는동일한내용의정보를따로수

집하여서는안 된다(제1 1조). 그리고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을처리하기위해필요한정보등은공동

이용하도록되어있다(제2 1조) .

「전자정부법시행령」에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인의요청이있는 경우에는민원사항에대한

구비서류를직접당해구비서류의발급기관으로부

터전자문서로발급받아업무를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행정기관의장은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해구비서류에대한정보확인이가능할때는그

확인으로구비서류에갈음할수있다고되어있다

(제4 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민원사무처리

법」) 시행령」에는‘민원을접수·처리함에있어당

해행정기관의공부또는행정정보로당해민원사

무의처리에필요한내용의확인이가능한경우와

행정기관간의전산정보를확인·조회함으로써당

해민원사무의처리에필한내용확인이가능한경

우민원인에게관련증명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

없으며, 당해민원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이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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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1 6개은행으로확대했으며, 2003년중에는

2 1개전은행에까지서비스를확대할예정이다.

④전자화폐에의한방법

전자화폐를 사용할 경우 전자화폐번호와 비밀

번호를입력하면결제가되며, 액수제한은없다.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자화폐를

구매하고, 향후지속적으로충전시켜가면서사용

할수있다.

6) 민원처리결과확인

개인맞춤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민원의처리결과및진행내역을안내받을

수있다( [표3-1-01] 참조) .

(다) 민원의발급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기관방문의

방법을통해서발급받을수 있다. 우편은빠른우

편, 보통우편, 등기등민원인이선택할수있으며,

기관방문의경우도처리기관뿐만아니라민원인이

받기에 편리한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등을 지정하여그 기관에서수령할 수 있

다. 다만, 발급서류의매수에따라 수수료가달리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민원( 1 3종)의경우 수수료를후불제로해야 하기

때문에우편수령이안되며, 방문수령만가능하다

( [표3-1-02] 참조) .

(5) 전자적열람·발급민원

(가) 전자적열람·발급민원개요

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신청한민원중 4 0종(별

첨)에대해서는인터넷상에서제 증명내용을열

람할수도있고, 전자화일로받을수도있다. 이경

우출력물은법적인효력이나증거력이없다.

(나) 전자적열람·발급서비스의내용

전자적 열람은 전자정부단일창구에서 신청한

민원의결과물(주로제 증명)을인터넷상에서바

로 열람할수 있는서비스이다. 전자적발급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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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국세청 소관 민원신청절차

1 G 4 C에서민원을안내받고‘온라인민원신청’을클릭

2 국세청홈택스서비스시스템으로링크되어민원을신청

3
민원신청창으로이동하기전에이용자의본인확인을

위해등록된사용자임을확인하는로그인창열림

4 이용자확인을위한로그인절차를마침

5 민원신청서작성창이뜨고, 민원신청

주) 1. 이용자로그인을위해서는가까운세무서를직접방문해홈택스서비스이용을위한아이디와

비밀번호를발급받거나2 0 0 2년9월 1 2일이후발급된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온라인으로이

용자등록을해야한다. 

2. 2 0 0 2년9월 1 2일이전에발급받은공인인증서를소지하고있는경우에는공인인증기관홈페

이지에접속해서신분확인용공인인증서로전환해사용할수있다. 

3. 국세청민원중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

업사실증명을제외한1 2 4종민원의경우민원접수에서발급까지의모든서비스는국세청에서

제공하고있다.

[표 3-1-02] 수수료 후불제 민원 1 3종

1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교부

2 지적도(임야도)열람, 등본교부

3 개별공시지가확인

4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5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

6 (상수도)급수공사신청

7 급수처분해제신청

8 상수도대행업자지정갱신신청

9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등초본교부및열람

1 0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1 1 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

1 2 어선건조(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

1 3 토지(임야)합병신청



구(전산호적관서)의정보만공동이용했고, 11월말

부터는모든지역의호적정보를공동이용할수있

게 되었다. 건축물사용승인서(준공필증) 정보는

서비스개통때에는연계된4 2개시군구의정보만

공동이용했다. 그리고2 0 0 3년 1월말부터모든시

군구의 정보로 확대되었다. 건축물대장 정보는

2 0 0 2년 1 1월 1일3개시군구정보만공동이용했

지만2 0 0 4년까지는모든시군구의정보로단계적

인확대를할예정이다.

공동이용정보 중 납세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

명정보는개인의소득등재산사항이나타나기때

문에 사생활보호측면에서민원인신청시에만행

정기관에서그내역을전자적으로확인할수있도

록되어있다.

(바) 행정정보공동이용방법

공무원은행정전자서명을가지고전자정부공무

원창구에로그인하여사전에공동이용권한을부여

받은정보를열람할수 있다. 열람을하고자하는

대상에대한기본정보를입력하면해당정보가열

람되며, 열람후에는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기록대

장을출력하여매일결재를득한후보관관리하도

록되어있다. 열람내역은로그파일로시스템에저

장되어 제공기관에서열람할 수 있다. 위 대장은

이용의적법성여부에대한확인자료로활용된다.

이때 열람한대장은출력하여참고자료로활용할

수는있으나법적인효력은없다.

(사) 개인정보보호

공동이용 대상정보들은 대부분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민감한정보이기때문에이정보를모든공

무원에게개방하여사용하도록할수없다. 따라서

G 4 C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담당하거나행정업무처리를위해 정보를볼 필요

가 있는공무원으로한정관리해야한다. 이를위

해정보공동이용권한부여절차를새로마련하고,

정당한사용자인증여부를확인하기위해관련공

무원개개인에게행정전자서명을발급했다.

1 )공동이용권한부여절차

공동이용 권한부여 절차는 민원구비서류 감축

을위한경우와민원외의일반사무처리를위한경

우가있다. 각각의경우, 해당정보를제공하는기

관별로정보사용승인절차를달리하고있다.

①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

용의권한부여- 20종의공동이용대상정보중호

적등본등1 4종의정보는제공기관의개별승인절

차 없이공동이용권한부여를개별적으로관장하

도록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청, 시도 및

시군구등8 9 7개의단위행정기관별로사용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

록·자동차관련정보( 3종)는「주민등록법」, 「자동

차관리법」등의법령에의거하여제공기관의별도

승인절차를거친후 정보를사용할수 있다. 대법

원의 등기정보( 3종)는제공기관의별도 사용승인

절차를필요치않으나열람수수료를결제하기위

한별도의절차를거쳐야한다(단위행정기관은중

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16개시도및2 3 2

개시군구를말한다) .

②일반사무처리를위한사용권한의확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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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리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제8조) .

이러한 법령상의 명시조항을 통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보유한 행정정보를공동이용하고, 이

를통해행정기관간에전자적으로확인할수있는

정보를민원인에게구비서류로제출받지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실제공동이용이가능한정보

의 목록과 이를 통한 감축대상구비서류를좀 더

명시적으로나타내기위해‘민원사무처리기준표’

를 변경고시(행자부고시2 0 0 2 - 2 1호, 2002. 11.

8 )하여G 4 C사업과관련한공동이용대상정보및

감축대상구비서류를민원별로 명확히했다. 그리

고 총리훈령으로‘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

보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 제4 3 5호, 2002. 12.

6 )을제정하여민원구비서류로받으면안되는1 7

종의 제 증명 서류를정하고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전자적 확인으로갈음함을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총리훈령제정시대법원등기부등본3종의

경우는 열람수수료의 정산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했다.

(다) 공동이용대상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

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 등 4

종의정보와건설교통부가보유한개별공시지가확

인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사용승인서(주

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 등6종의정보, 국세청이보유한국세납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

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6종의 정보,

대법원이 보유한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

본, 토지등기부등본, 호적등본등4종의정보이다.

(라) 공동이용의적용분야

1 )민원처리를위한공동이용

행정기관이보유한정보를다른행정기관에각

종구비서류형태로제출하지않도록하기위해행

정기관은다른 행정기관이보유한정보를공동이

용한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민원중 공동

이용이가능한정보2 0종을구비서류로갖는민원

이 6 8 0여 종에달하기때문에민원별로는1 ~ 4종

의 구비서류가줄어들게된다. 앞으로는공동이용

시스템을통해관련사항을행정내부적으로확인

하고민원인으로부터는별도의구비서류를제출받

지않는다.

2 )일반행정업무처리를위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

민원구비서류 감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된다. 예를들어수몰지구토지현황을파악하여보

상액을산정한다든지, 행정기관이보유한재산현

황을파악한다든지하는업무에다른기관이보유

하고있는정보를활용하게된다.

(마) 공동이용서비스시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주요정보

2 0종가운데호적정보는2 0 0 2년1 1월1일서비스

를개통할때는일단기구축되어있는1 8 6개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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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document type definition) 방식을사용했

고, 인터넷으로신청가능한민원3 9 3종중 G 4 C사

업에서 2 4 6종, 홈택스서비스( H T S )사업(국세청)

에서1 2 4종,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서2 3

종을개발했다.

XML/DTD 방식을사용하기위해서는각 전자

서식의스타일시트(style sheet)를만들어인터넷에

서내용이보이게만들었다. 아울러이를사용할수

있는전용뷰어( v i e w e r )를개발하여국민이인터넷

에접속하면언제든지사용이가능하도록했다.

(나) 전자서명인증기반확충

G 4 C에서는인터넷민원신청내용과각종민원

서류 열람정보제공시네트워크를통한정보유통

과정에서정보의위·변조방지, 유출방지, 송수

신 부인봉쇄를위해PKI 기반의전자서명시스템

을사용하고있다. 행정자치부에구축되어있던기

존의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시스템을다수의사용

자가동시접속사용할수있도록인증서발급시스

템, 등록시스템등을확충하여안정적인사용이가

능하도록했다.

각급 행정기관의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G 4 C

를통해신청된민원을처리할 경우와민원구비서

류감축등을위해 행정기관간정보공동이용을하

고자하는경우, 권한이있는공무원이접속사용

하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각급기관의공무원에

게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발급함으로써G 4 C시스

템접속시사용자인증을행하고있다.

이와아울러민원인이본인확인이필요한민원

을 신청할때 사용한공인전자서명인증서의유효

성확인을위해모든공인인증기관과연동을했다.

그리고공인전자서명인증서의고유정보를통해공

인인증기관에서민원인의신원확인정보를수신하

여 민원신청내용과일치하는지를확인하는본인

확인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민원신청시개인정보

가 유출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인증서와공무원들의 G4C 사

용권한의 관리를 위한 디렉토리시스템의 용량을

확충하는작업도수행했다.

(다) 전자지불시스템구축

G 4 C를통한민원신청시해당민원의수수료처

리를위해서는전자지불시스템을만들었다. 이시

스템에의해민원인들이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

장입금, 전자화폐등의방법으로인터넷상에서수

수료지불이가능하다. 이를위해전자지불대행업

체인 L G - C N S의 스마트페이( S m a r t P a y )를 활용

하고있다.

3. 추진과정의문제점과해결전략

가. 법·제도적문제와해결전략

(1) 법·제도개선사항

BPR/ISP 결과에의하면정비 대상 법령은총

8 2개(법률20, 시행령25, 시행규칙등 3 7 )로 조

사되었다. 이는크게민원처리절차를개선하기위

한것과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것으로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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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공동이용대상정보중 지방세납세증명서등

3종의정보는제공기관의개별적인승인절차 없

이 단위기관별로사용권한을부여하여관리할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토지대장·자동차·호적관

련 정보( 5종)는관련 개별 법령에의거하여제공

기관의별도승인절차를거친후정보를사용할수

있다. 그리고국세정보와건축물대장정보등 9종

의정보는개별법령에정보의이용을위한별도의

절차적규정이명시되어있지 않으나정보제공기

관이 별도의 승인(협의)을요구하기때문에제공

기관의직접승인을받아야한다. 대법원의등기정

보( 3종)는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경우와마찬

가지로제공기관의별도 사용승인절차를필요치

않지만열람수수료를결제하기위한 별도의절차

를거쳐야한다.

③공동이용권한대장의관리- 단위기관의권한

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사용권한부여상황

과권한을받은공무원이정당한목적으로정보를

열람하여처리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G 4 C

공동이용권한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만약의 경우 발생할지도모르는

정보열람시의개인정보유출이나악의적용도로의

활용을방지할수있다.

2 )행정전자서명발급

공무원들이정보를공동이용할수 있는권한을

부여받은후에는전자정부공무원창구에접속하여

권한이부여된정보를열람할수있게된다. 이때

사용자의신원을확인하기위해PKI 기반의행정

전자서명을사용하고있다. 단순한I D / P a s s w o r d

방식의사용자인증은개인정보보호문제가중요

한정보공동이용의사용자승인절차로는부적합하

다. 이에따라전자서명을사용하여사용자를승인

하고, 그사용자가해당정보를열람할권한이있

는지를별도로확인하고있다. 즉, 단순히허용된

사용자의 I D / P a s s w o r d만 알아서는 정보를 열람

할수없도록하고있다.

3 )기타개인정보보호대책

그 외에, 공무원들이열람한정보 내역을공동

이용시스템에기록하고관리하여공동이용정보를

부정한방법으로사용할경우에도그추적이가능

하도록했다. 또한해킹등 불법적인정보접근을

방지할수 있도록인터넷서비스를위한네트워크

구간과민원처리를위한네트워크구간, 정보공동

이용을위한네트워크구간, 공동이용정보를제공

하는 기관과의 연계구간 등을 방화벽시스템으로

분리했다. 그리고각 구간에침입을탐지할수 있

는 시스템을구축하여외부로부터의공격에대비

하고 있다. 각 구간간의 정보전달에는 모두 P K I

기반을 사용하여 해당정보의 발신지와 수신지를

추적하고있음은물론이며, 각종정보의유출을방

지하기위한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7) 인터넷민원신청과정보공동이용을위한

각종인프라구축

(가) 전자서식관리시스템구축

민원을인터넷으로신청하기위해각종민원서

식을 전자서식화했다. 행정기관전자문서 표준에

맞추어 XML(extersib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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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8조제1항등에명시되어있다. 그렇지만이에

대한 세부사항이규정되어있지 않아 행정자치부

고시로‘민원수수료등의전자지불·관리에관한규

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5) 기타법·제도개선필요사항

2 0조의행정정보를선정하여관련시스템을구

축하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구비서류 감축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동이용을 실시했

다. 이를 위한 사용자의 권한부여작업은「전자정

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법시행

령」등의법령과정보를보유하는근거가되는「주

민등록법」, 「호적법」등 각종개별법령에의해처

리했다. 하지만 정보 보유 근거법령에는 G 4 C를

통한정보공동이용과같은다수의기관에대한동

시정보제공을위한승인절차가만들어져있지않

다. 하나의 기관에서신청하는 경우 등 오프라인

상에서의정보제공을위한 승인절차위주로만들

어져있기때문에현행개별법령상의절차를따

라승인을하기위해서는제공기관의업무가과다

해지는등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다수의

기관에일괄로제공하기위한 승인절차의마련이

시급한상황이다.

이밖에‘「전자정부법」등 관련법령이행정기관

간의정보공동이용에관하여는명시적으로허용하

고 있으나, 공공기관에대한정보공동이용은명시

적으로허용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단지「공공기

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5 7 1 5호,

1999. 1)을통해제공기관에서는정보주체의동의

가 있거나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와다른법

률에서정한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해당해처리

정보를이용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해당할

때는당해처리정보를다른기관에제공할수있도

록했을 뿐이다(제1 0조제2항). 이는곧, 피상적인

원칙조항만을표시하고있을뿐이며, 제공기관에서

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다른법률에의해당해

처리정보를제공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실정이다. 앞으로정보공동이용을통한국민

의편익확산과행정업무처리의효율성을증진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측면과함께공공기관에대

한정보제공여부와그절차및방법이세부적으로

정해질필요가있다.

나. 기술적문제와 해결전략

(1) 전자서명의적용

민원사무 중에는 본인만이 신청가능한 민원이

절반정도된다. G4C를통해서비스하고있는민

원 3 9 0여 종 중에도 본인만 신청가능한 민원이

1 6 0여종에이른다. 실생활에서는본인여부를확

인하기위해 주민등록증을비롯한각종 신분증을

확인하는등의방법을사용하고있으나, 인터넷과

같은사이버세계에서는민원신청인이신청대상자

와 동일인인지를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의 없

다. 오로지「전자서명법」에서만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했을때 서명자의서명이고, 전자문서가전자

서명된후 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였다고추정하

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을통해 서명자가

누구인지확인할수있는 근거규정은없는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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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바탕으로관계기관및 전자정부특별위

원회(이하특위) 법제팀과의협의과정에서총 5 6

개(법률9, 시행령15, 시행규칙등3 2 )의법령개

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법령 개정은

2 0 0 3년1월현재까지총 2 5개(법률6, 시행령6 ,

시행규칙등 1 3 )가완료된상황이다. 법령개정작

업이원래계획보다일부지연되었으나이는개별

법령의 개정이 없더라도「전자정부법」등에 의해

G 4 C서비스제공에는문제되지않았다. 그렇지만

G 4 C사업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개별법령의정

비가 필요한사항이므로행정자치부에서는각 부

처가해당법령의타내용개정시누락하지않도록

철저히관리하고있다.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개정고시(2002. 11)

B P R / I S P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

금등5대분야의민원 8 0 0여종을대상으로해당

민원의근거법령개선사항을연구했다. 그렇기때

문에민원사무전반에관한구비서류감축등을위

한법령개선방향은도출되지않은한계를가지고

있었다. 또한공동이용으로확인이가능한구비서

류를민원구비서류에아예삭제할것인지, 삭제하

지않고공동이용을통해 전자적확인으로갈음한

다고 명기할것인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했다.

따라서행정자치부에서는구비서류감축대상민원

사무의범위를전민원사무로확장하기위해‘민원

사무처리기준표’위주로파악하여6 8 0여 종의민

원사무를 구비서류 감축대상 민원사무로 확정했

다. 그리고 공동이용정보에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아예삭제할경우에는전자적확인에대한필요성

이사라지기때문에삭제하지는않고전자적열람

으로갈음이가능하도록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행정기관의 장은 민

원사무를접수함에있어민원서비스혁신( G 4 C )사

업으로공동이용가능하게된행정정보를이용하여

당해민원사무의처리에필요한내용의확인이가

능한경우에는그민원인에게관련제증명서류의

제출을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개별 민원사

무의구비서류목록에이사실을명시했다.

(3) ‘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

용지침’제정·시행

‘정보공동이용의근거법령’설명에서전술한바

와같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민원구비서류의

징구금지에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등에 원칙적인

명시조항이있다. 그러나공동이용이가능한정보

와 이를 통한 감축 가능 구비서류가 불분명하고,

구비서류징구 금지를위한 세부적인행동강령이

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었다. 따라서이를명확

히 하기 위해‘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 제4 3 5호, 2002. 12)을

시행했다.

(4) 민원수수료등의전자지불·관리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고시제2 0 0 2 - 3호, 2002. 1)

민원인이인터넷을통해민원을신청할경우에

민원수수료를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

납부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은「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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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입장역시상이하여통일된방법으로사용자

권한부여를하지못하고, 제공정보에따라다양한

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 앞으로정보이용을위

한통일된권한부여방법과정보제공절차를규정하

는법령의제정등이필요한부분이아닐수없다.

( 2）대법원등기열람수수료

「전자정부법시행령」에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 구비서류에대한 정

보확인이가능한 경우에는그확인으로구비서류

에갈음할수있다. 이경우, 당해구비서류에대한

수수료는무료로한다(제4 1조)고되어있다. 하지

만 공무원이민원처리를위해 등기정보를공동이

용할경우에대법원과행정기관의등기열람수수료

를무료로하는방안을협의했으나대법원의반대

로무산되었다. 

이 경우에도 일반인과 같이 열람수수료( 1 , 0 0 0

원)를징수하기로했으나사실각급행정기관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징수하기란 곤란한 일이

다. 게다가 수수료의 입금, 처리절차가 복잡하며

별도의예금계좌를만들어수수료를관리하는것

은현행회계제도상허용되지않기때문에등기정

보에대한공동이용이곤란한상황이다.

이의해결을위해각급행정기관의의견을수렴

했다. 그결과민원발생건수증가시행정기관의부

담이 과중하고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민원인으로부터수수료를받을 수 없다면

대법원과 협의하여열람수수료를무료로 하든가,

그것이불가능할경우에는기획예산처에서대법원

에 등기특별회계를일괄 보전해야한다는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대법원이민원처리를위한등기부열람

수수료를무료화하거나등기특별회계결손분을기

획예산처에서예산으로일괄 보전하는등의 방안

이 마련되어야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등기특별

회계결손분을파악하기위해2 0 0 3년1월현재전

행정기관에서민원구비서류로등기부등본을징구

하는건수를조사하고있다.

라. 이용자및 고객문제와해결전략

( 1）공무원에대한지도점검, 교육

2 0 0 2년1 1월1일G 4 C서비스개시이후각급행

정기관에서G4C 접수민원을원활히처리하고있

는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징구하지않고있는지, 이를위한

각종정보의입력등사전준비사항은준수하고있

는지 등 G 4 C서비스에대한 이용 실태를 2 0 0 2년

1 1월2 0일부터1 2월2 4일까지점검한바있다. 16

개시도및 2 8개시군구는행정자치부에서직접지

도·점검을실시했고, 나머지시군구는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은자체적으로지도·점검을 실시하

여그결과를행정자치부가취합했다.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G 4 C

접수민원의처리상황은대체로양호했다. 그러나

일부행정기관에서는G4C 접수민원의처리시법

정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적시처리토

록 조치했다.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은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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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법령제정이필요한상황이다.

G 4 C에서는공인인증기관과연계하여공인전자

서명을사용한민원신청이있을경우인증서고유

번호를공인인증기관에전달한다. 그런뒤공인인

증기관에서인증서고유번호에해당하는사용자의

서명과주민번호등 민원인의신원을알 수 있는

정보를보내오면민원신청정보와확인하여본인여

부를파악하는절차를거치고있다. 2002년말부

터는공인인증서에주민번호등개인을식별할수

있는 정보를추가하여발급하고있으나대부분의

민원인은아직까지개인을식별할정보가없는인

증서를사용하고있다.

한편, 우리국민이 은행 등 공인인증기관의등

록대행기관을통해 발급받은전자서명중 등록대

행기관이자체적으로제작하여발급하고있는 사

설인증서가많다는사실도문제점중의하나이다.

실제로G 4 C서비스에대한이용불편사항중 인증

서관련불편사항의대부분이민원인이사설전자서

명인증서를사용하여발생하는것이다.

2 0 0 2년에국민에게발급된인증서의상당량이

공인인증기관간에호환성이없다는것도문제점으

로 지적되고있다. G4C에서는6개 공인인증기관

전체를개별적으로연계하여호환성문제를해결하

여서비스하고있다.

(2) 민원신청등을위한전자서식

민원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식의 전자화

가필수적인상황이다. G4C에서는민원서식을행

정기관전자문서표준인XML/DTD 방식으로구

현했다. 하지만 다른 전자정부사업에서는 일부

Schema 방식의X M L로 구현되어있어호환성의

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있다. 또한각종민원서식

을 XML 형식으로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스타일시트( S t y l e

S h e e t )를관리할기관이필요하다. 현재각종종이

서식의생성은각급행정기관에서담당한다. 그런

데 이를 승인하는것은행정자치부행정능률과에

서 담당하고있다. 그러므로전자서식에관하여도

오프라인절차에따라야하는지에대한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다. 타기관과의 관계와해결전략

( 1）정보제공기관등 관련기관과의협의

G 4 C사업추진에서중요한사항은대법원, 건설

교통부, 국세청등관련기관과의업무협의가어느

정도원활히수행되는가하는것이었다. 인터넷으

로 신청가능한민원을선정하는과정에서는출생

신고 등 일상생활에서자주발생하는호적·등기

관련 민원을선정하고자했지만신고적격자여부

인지확인곤란, 인터넷으로접수받은민원과종이

로접수받은민원사이의시차문제, 처리의복잡성

등을이유로대법원의반대에부딪혀좌절된바있

다. 또한전입신고등의민원도주민등록증이서문

제, 허위신고방지곤란, 세대주외의전입자처리

등의문제로관련기관협의과정에서제외되었다.

행정기관간정보공동이용을위한사용자권한부

여 방법을확정 짓는 문제에서도정보제공기관마

다 정보제공절차의근거법령이다른형편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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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원서류의인터넷을통한발급

국민은아직까지G 4 C서비스에대한실감이나

변화를 몸으로느끼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다고 해도 민원서류를

2 ~ 3일후에우편으로받아보든가즉시사용하려

면가까운행정기관을방문하여수령해야하기때

문이다.

국민이편리하게서비스를받도록하려면자주

발생하는제 증명발급서류를인터넷에서신청하

고 발급까지가능하도록서비스범위를확장해야

한다. G4C시스템을구축하면서도민원서류를민

원인의 P C에서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력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를고려했지만출력과정에

서의위변조방지기술이미흡하다고판단되어적용

하지못했다. 앞으로얼마나조속히민원인PC 출

력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가G4C 이용활성화

와조기정착의관건이다.

(나)후불제민원의개선

국민이불편해하는사항 중에는또 하나가있

다. 민원수수료가발급매수에따라달라지는등인

터넷 신청시수수료를지불할 수 없는 민원의경

우, 우편민원서류수령이불가능하기때문에행정

기관을방문하여수령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현

재이같은인터넷신청민원의경우는수수료를단

일화하는등의해결방안을강구하고있다.

4. 기대효과

가. 정성적기대효과

정성적기대효과는국민의편리성측면, 행정업

무처리의효율화·투명화측면을살펴본다. 

먼저국민의편리성측면에서의정성적기대효

과면이다. 

국민은앞으로인터넷을통해주요민원의신청

이가능해진다. 굳이행정기관이나대행사를찾을

필요없이사무실또는가정에서직접 민원신청이

가능해지고, 일부민원에대해서는전자화일형태

나 인터넷열람을통해결과를확인할수도있다.

전자화일이나인터넷열람을통해 결과물을받아

볼 수 없는민원도우편으로제 증명서류등의결

과물을받아볼수있다. 

또한6 0 0여종의민원에대해서는1 ~ 4종의구

비서류가감축되어민원인이하나의민원을처리

하기위해여러행정기관을방문하는부담이감소

된다. 1종의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민원이 4 0 0여

종, 2종이줄어드는민원이1 0 0여종, 3종이줄어

드는민원이4 0여종, 4종이줄어드는민원은4종

에이른다. 

앞으로인터넷신청민원의종류와구비서류감

축을위한공동이용정보가늘어나게된다면실질

적인 원스톱 논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

이다.

다음으로는행정업무처리의효율화·투명화측

면에서의정성적기대효과면이다. 

행정내부에서도행정업무처리를위해다른행

정기관을방문하여공부형태로서류를떼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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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이용상의여러가지제약사항, 관계공무

원의 인식부족 등의 사유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업무담당공무원들의 G 4 C시스템에 대한 이

해와인식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으나일반공

무원들가운데특히과장급이상간부공무원들의

이해와관심은저조한실정이었다. 자치단체별로

볼때기관장을비롯한간부공무원들의관심이높

을수록G4C 이용상황이양호하고, 관심이낮을수

록 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그이해와관심은시

도보다는 G 4 C민원이 많은 시군구가 높았다. 그

외에 현수막 게첨, 팜플렛 제작·배포, 지역언론

보도등 G 4 C에 대한대 주민홍보활동은양호한

상태였다.

한편, 지방세납세증명정보의 경우에는 납세사

실이G 4 C에 반영되기까지시차가존재하여민원

인으로부터구비서류를징구하지않고업무를처

리하기곤란하다는의견이개진되어시차를줄이

는 방안과시차를줄이기전까지의업무처리절차

에 대한상세지침을마련하고있다. 이밖에등기

부등본열람수수료의처리방안을마련해주고, 민

원인이인터넷을통해본인의P C에서민원서류를

출력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조속히시행하여

G4C 이용을활성화하자는건의사항도있었다.

서비스개시후한달간에걸친지도점검외에1

단계시범서비스, 2단계시범서비스, 전체서비스

개시를앞두고전국1 6개시도와정부청사를순회

하며교육을실시했다. 1단계에는1 , 7 3 5명, 2단계

에는 4 , 2 4 3명, 전체 서비스 개시에는 5 , 7 3 6명을

교육했고, 지도·점검시에도8 , 3 5 7명에대한교육

을 시행한바 있다. 앞으로도반기에1회정도주

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공무원교육과정에

G 4 C교육을실시토록하는등원활한G4C 업무처

리가가능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 2）국민에 대한각종홍보

국민에게G 4 C사업의의의와그 서비스내용을

알리고자서비스개통시기에맞춰각종홍보를실

시했다. 15개신문에서비스개통관련기사가실

렸고, TV, 라디오등 방송출연1 0여 회, 각종잡

지기고등이실시되었다. 그리고홍보전단5 0 0만

부배포, 전국3 , 5 0 0여개단위행정기관에현수막

게첨, 10만장의포스터배포, 홍보CF 전광판상

영등의홍보활동을전개했다. 특히인터넷홈페이

지를통해e-Card 보내기, 사용소감공모, 오류찾

기등의이벤트를 실시하여국민의관심을높이는

작업도펼쳤다. 그외에7월의APEC 고위급전자

정부 심포지움, 12월의 소프트엑스포 등에 G 4 C

부스를설치하여참가한바있다.

( 3）국민의 불편사항모니터링

G 4 C서비스를개시한 이후 국민의 이용불편사

항을해소하고자사후관리단을구성하여운영하고

있다. 먼저,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 시스

템유지보수팀, 국민의이용불편사항을모니터링하

고개선필요사항을발굴하는Q & A전담팀, 이용실

태 지도·점검팀을두어 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

기 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특히Q & A전담팀

의 경우는전담요원을배치하고전용전화를개설

하여국민요구사항의즉시반영과질문사항에답

변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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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M L기술등최신 I T기술을활용하여보안성·호

환성을갖춰추진되고있기때문에우리의I T기술

이향상됨은물론, 각종최신기술을활용하는좋은

사례가되고있다. 실제로각종S I업체나기반기술

을 보유한업체가전자정부사업을통해터득한노

하우( K n o w - h o w )를 동남아와동유럽, 남미등 외

국에수출하고있는것은좋은사례가될것이다.

5. 한계및 향후발전방향

가. G4C시스템의한계

민원신청서비스는민원인이인터넷으로신청가

능한민원은온라인신청특성상제증명열람·발

급 또는단순신고등 구비서류가없거나구비서류

가있더라도행정기관간에공동이용을통해갈음할

수있는민원이선정될수밖에없었다.

또한민원발급은현재G 4 C를 통한민원처리결

과로받아볼수있는방법은 우편, 방문수령, 전자

화일 형태의 열람·발급서비스로한정되고, 아직

위변조방지기술등이불완전하여민원인이자신의

P C를통해신청민원서류를종이문서로받아볼수

있는단계에까지는이르지못했다.

한편 공동이용 서비스는 공동이용정보가 현재

까지2 0종으로제한되고, 이용기관도행정기관과

일부공공기관으로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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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확인하고보관하던비용이줄어들게된다. 아울

러민원인의제증명서류발급량이 감소하면민원

담당공무원은제증명발급업무부담을덜어각종

인허가등의 민원에좀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비스의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

고, 민원신청을위한공무원과의대면접촉이사라

지게됨에따라행정이투명성과민주성도향상되

리라기대된다.

나. 정량적기대효과

BPR/ISP 결과에 따르면, G4C시스템을 통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환산했을

때약1조8 , 4 9 3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를분류하면공동이용을통한구비서류감축

에따르는비용절감이1조1 , 1 3 6억원, 전자적열람

서비스를통한비용절감효과가6 , 8 4 8억원등이다

( [표3-1-03] 참조) .

정보공동이용을통한구비서류감축은1 9 9 9년

의연간감축대상구비서류발급건수2억8 , 5 9 6만

건중 5 0 %가행정기관으로다시제출된다는가정

하에작성했다. 이에왕복교통비, 소요시간에따른

사회적 기회비용 등을 비용절감효과로 가정하여

산출했다.

전자적열람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1 9 9 9년의열람대상제증명민원서류발급건수2

억4 , 5 7 4만건을전자정부단일창구를통해30% 열

람하게된다는가정 하에 민원의비용절감효과와

공무원의발급업무감축환산액을산출하여계산했

다( [표3-1-04] 참조) .

다. 부수적기대효과

우리나라의전자정부사업들은전세계에서유례

가 없을 만큼 급속도로추진되고있다.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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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03] 정보공동이용을통한구비서류 감축비용

항목 계산방법 금액

비용절감액 민원인교통비절감총액＋민원인소요시간환산액 1조1 , 1 3 6억원

민원인교통비절감총액 왕복교통비×발급건수×행정기관제출비율 1 , 2 0 0원×2조 8 , 5 9 6만건×0.5 = 1,716억원

민원인소요시간환산액
(평균교통시간＋평균민원처리시간) ×발급건수 ( 1시간＋ 0 . 0 8시간) ×2조8 , 5 9 6만건× 6 , 1 0 0원

×평균임률×행정기관제출비율 ×0.5 = 9,420억원

[표3-1-04] 전자적열람서비스를통한비용절감효과

항목 계산방법 금액

비용절감액
민원인교통비절감총액＋민원인소요시간환산액＋

6 , 8 4 8억원
공무원발급업무감축환산액

민원인교통비절감총액 왕복교통비×G4C 이용률 1 , 2 0 0원×2조4 , 5 7 4만건×0.3 = 885억원

민원인소요시간환산액
(평균교통시간＋평균민원처리시간) ×발급건수× ( 1시간＋ 0 . 2 5시간) ×2조4 , 5 7 4만건× 6 , 1 0 0원×

평균임률×G4C 이용률 0.3 = 9,420억원

공무원발급업무 평균발급처리시간×발급건수×공무원평균임률× 0 . 0 8시간×2조4 , 5 7 4만건× 5 , 8 0 0원

감축환산액 G4C 이용률 ×0.3 = 342억원

[표3-1-05]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제공기관 구비서류명 부서명 열람방법 열람조건 이용시기

주민등록등(초)본 주민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행정자치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담당관실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정담당관실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정담당관실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관리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건축물대장등본
건축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002. 11

(일반/집합) 2개시군구(전체2 0 0 4 )

건설교통부 사용승인서
건축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002. 11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4 7개시군구(전체2 0 0 3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관리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자동차관리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2 0 0 2 . 1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재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대법원 호적등본 법정심의관실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국세납세증명서 징세과 준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사업자등록증 법인세과/소득세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소득금액증명 법인세과/소득세과 준실시간열람
민원신청시

2 0 0 2 . 1 1
국세청 열람가능

납세사실증명 법인세과/소득세과 준실시간열람
민원신청시

2 0 0 2 . 1 1
열람가능

휴업사실증명 법인세과/소득세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폐업사실증명 법인세과/소득세과 실시간열람 공무원열람 2 0 0 2 . 1 1



[표3-1-06] 민원의전자적열람·발급서비스확대일정

번호
서비스

민원사무명 시스템오픈시제약사항
개시일

국세청( 6 )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납세증명서

5 납세사실증명 - 업무시간외서비스불가

6 소득금액증명

행정자치부( 4 )

7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 42개시군구부터서비스

※2 0 0 3년1월전시군구서비스

8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9 토지(임야)대장등본열람

1 0 토지(임야)대장등본열람(대지권등록부)

1 1 . 1 농림부( 2 )

1 1 자격증명발급
- 42개시군구부터서비스

※2 0 0 3년1월전시군구서비스

보건복지부( 5 )

1 2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1 3 의료급여대상자증명신청
- 42개시군구부터서비스

※2 0 0 3년1월전시군구서비스

1 4 장애인증명서발급

1 5 모자가정증명서의발급

1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증명

1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증명

건설교통부( 2 )

1 8 개별공시지가확인
- 42개시군구부터서비스

※2 0 0 3년1월전시군구서비스

1 9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군포시부터서비스

행정자치부( 1 )

2 0 1 1 . 1 5 세대별주민등록표의열람 - 주소이력, 병역사항, 한자성명서비스제외

건설교통부( 1 2 )

2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2 2 자동차등록원부(갑)발급신청

2 3 자동차등록원부(을)발급신청

2 4 자동차등록원부등본열람신청

2 5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신청

2 6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신청 - 42개시군구부터서비스

2 7 1 1 . 1 8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 업무시간외서비스불가

2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발급신청

2 9 건설기계등록원부(을)발급신청

3 0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열람신청

3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열람신청

3 2 건설기계등록원부(을)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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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발전방향

향후 발전방향은 민원처리와 공동이용 서비스

로나눠살펴본다. 

먼저 민원처리부분에서는앞으로 G 4 C서비스

를활성화하고조기정착시키기위해민원인P C에

서민원서류를출력하는서비스를실시해야한다.

또한 인터넷 민원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민원안

내·신청을인터넷분야만이아니라휴대폰, PDA

등 모바일환경으로확대해가야할 것이다. 우선

2 0 0 3년 중에는정부 민원사무전반에관한 B P R

과 I S P를 수립하여인터넷신청민원의확대계획

과모바일환경하에서의민원서비스계획, 인터넷

을통한민원서류발급계획등상세계획을만들예

정이다. 

그리고 2 0 0 3년에 민원인 P C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할경우 위변조방지가가능한지에대한집중

적인기술검토후1 ~ 2개의민원을대상으로민원

인 P C발급시범서비스를제공하고, BPR/ISP 결

과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민원서비

스 확대에관해서도BPR/ISP 결과에따라 2 0 0 6

년까지신청민원과서비스제공수단을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게된다. 

한편공동이용서비스부분은민원사무전반에

관한BPR/ISP 수행시민원구비서류감축효과, 행

정업무효율화효과가큰공동이용대상정보를선

정하고, 공동이용 대상기관을행정기관에서공공

기관, 민간기관으로까지확대할수있는지의여부

를검토하도록할예정이다. 이결과에따라2 0 0 4

년 이후 지속적으로공동이용대상정보와대상기

관을확대하여모든기관이인터넷을통해필요한

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종이없는행정’을구현

해나가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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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1] 보험적용및자격관리

현 행 문제점 개선방향 구축범위

유사업무에 - 중복신고불편 - 공통업무처리절차수립및기존의 - 사업장적용/변경/탈퇴신고

대해4대보험별로 ·사업장적용 변경, 상실 신고업무처리절차를보완함 -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경/상실신고

각기신고함 ·직장/지역가입자 - One-Stop 단일신고시스템을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경/상실신고

자격취득, 변경, 상실 구축함(업무창구)

- 포털시스템을통한민원서비스를

구현함

- EDI 적용을확대함

- 법·제도측면의대응방안을수립함

사업장적용단위가 - 사업장적용기호의관리 - 각보험별호환가능한사업장기호 - 정보연계시스템내에공동사업장

상이함 체계가상이함 운영방안을수립함 기호관리

4대사회보험간 - 자원활용의비효율성 - 사업장및가입자관련공동정보 - 5대기관정보연계

온라인정보연계가 - 업무지연및비효율화초래 D B를구축함

원활하지않음 - 연계필요정보의공동관리및온라인

활용방안을마련함

유관기관과의정보를 -기관업무의비효율성 -자료입수창구의단일화와 -유관기관정보연계

각기관별로제공받음 -자원활용의비효율성 공동활용을확대함 *향후G 4 C와정보연계

-외부기관에서제공받는정보의 부분포함

공동D B를구축함

-공동입수정보의활용을

위한법·제도적근거를마련함

을정보화촉진기금에서지원되도록결정했다.

4대사회보험공단과한국전산원은2 0 0 1년 9월

부터 1 2월까지 삼성S D 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

여 I S P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ISP 수행과제로는

업무절차 개선 및 공통업무 공동접수처리시스템

구축방안수립,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구축방안

수립, 공동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관리방안수립,

정보연계G / W시스템구축방안수립, 정보화인프

라구축방안및법·제도개선및표준화방안을제

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관리번호일원화등 총 5 6개

검토과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안)

에대한부처및공단간의미합의사항등을조정하

는 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을위한

현행문제점, 개선방향및정보연계시스템구축범

위가결정되었다. 이중보험적용및자격관리( [표

3-2-01] 참조), 징수관리( [표3-2-02] 참조), 시스

템관리( [표 3-2-03] 참조), 정보화인프라( [표 3 -

2-04] 참조)를도표로정리했다. 

[표3-2-02] 징수관리

현 행 문제점 개선방향 구축범위

동일가입자에게 - 비용손실및납부효율 - 기관별기존고지방법을유지하면서 - 중/장기과제로연기단, 포털을통한

보험료를각기관 저하를초래함 포털을통한고지시스템구축 조회및납부처리

별로고지함 - 보험업무담당자의업무처리 - 중장기적으로보험별고지방법 및 * P/G 연동

절차의혼선을초래함 시기등을조정한후통합고지

검토필요

·고지서식표준화

제2절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제도간 상호 연

계성이없이각각분립하여발전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로사회안전망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다하지

못할수 있다는우려가있었다. 특히자격관리신

고업무는4대사회보험의공통적인유사업무인데

도 각기중복하여신고하도록함으로써4대사회

보험 신고업무를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2 0 0 1년 1월전자정부

구현을위한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는전자정부

1 1대 중점과제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을선정하여3월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

쳐 5월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하 특위)특에서

최종과제로확정하여시행하게되었다.

나. 사업목표

이 사업은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에정보

자원을상호연계하여대국민 민원서비스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중점추진목표로, 첫째대국민전자민원서비스

창구일원화(single window)를통한국민편의제

고디아. 둘째는 공통/유사 민원업무를 공동접수

처리하여국민의편의및업무의효율성을 증대하

는데있다. 셋째, 4대사회보험간공동정보데이터

베이스관리로정보의정합성및재활용성을증대

하는데두었다. 넷째로는유관기관과정보연계창

구를단일화하여국가정보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

하려는것이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고 사업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한사업범위

를 2 0 0 1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정보화지원

정책과제로확정했으며, 이사업에소요되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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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업무절차개선, 공통업무접수처리시

스템구축,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구축, 공동정

보데이터베이스구축/관리, 정보연계G / W시스템

구축, 법·제도개선및 표준화및 정보화인프라

구축등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업무절차개선은사

업장 적용·변경·탈퇴신고에관한 공통업무프

로세스설계, 직장/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경·

상실신고에관한공통업무프로세스설계, 건강보

험피부양자등 보험별고유업무7종에대한공통

신고프로세스설계등이다. 

공통업무 접수처리시스템 구축은 사업장 공통

업무 관리, 가입자 공통업무 관리, 고유업무 7종

공통신고업무관리, 사회보험기초통계자료, 사용

자권한, 코드관리등이다. 

사회보험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은 사회보험안

내, 민원안내, 전자민원신청, 인터넷 조회·납부

및 각종부가서비스제공, 사용자정보관리, 민원

처리현황조회등의맞춤서비스등이다. 

공동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는 공통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기관정보연계 데이터베

이스구축및민원접수및처리내역관리를위한포

털데이터베이스구축등이다. 

정보연계G / W시스템구축은각기관별급여내

역자료등5개기관간의정보연계관리및실시간

정보연계와주기적으로제공되는대량자료연계업

무로 구분 처리되며,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

통부등과의자료연계, 접수된민원내역과해당기

관의 피드백처리결과에대해업무데이터베이스

를반영하여처리된다. 정보연계G / W시스템은각

기관에I/F 전용서버를설치하고원격지에서기관

내 데이터를추출하는방안과정부고속망을이용

하여데이터를수신하는방안등으로구축된다. 

법·제도개선및 표준화는업무절차재설계를

위한서식, 첨부서류, 업무대행및위탁규정등개

정, 서식표준화, 코드표준화, 통신망표준화및보

[그림3-2-01] 목표시스템구성도

사용자

포털접수
창구접수

공인인증기관

사업추진기획단

단장: 국장

유관기관

연개서버

민원인증

연계

연개서버 연개서버 연개서버 연개서버

국세청

건설교통부

법무부

병무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G 4 C
시스템

E D I중계시스템

국민연금
시스템

전자조회/
납부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

산재보험
시스템

고용보험
시스템

심사평가원
시스템

행정자치부
공통업무

일괄접수처리시스템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공동정보

연계D B

정보연계

G / W시스템

연계

E D I고유업무

E D I공통업무

[표3-2-03] 시스템관리

현 행 문제점 개선방향 구축범위

각기관별업무시스템의 - 정보연계의효율성감소 - 정보연계게이트웨이 시스템을구축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정보기술구조표준화방안을수립함

인터페이스환경이상이함 - 각기관별표준화된인터페이스서버를

도입함

각기관별로다른개발도 - 연계프로그램개발생산성 - 각보험별호환가능한사업장기호운영

구를사용함 및유지보수성의감소 방안을수립함

- 법·제도측면의대응방안을수립함

기관별 D B시스템이 - 정보연계시데이터 - 자료입수창구의단일화와공동활용을 - 기존기관별시스템은현재상태로유지

상이함 호환성이낮음 확대함 하고, 표준화된정보연계시스템구축

- 외부기관에서제공받는공동정보D B를

구축함

- 공동입수정보의활용을위한법·제도적

근거를마련함

각기관별유사정보의 -데이터연계의비효율성 - 사업장및가입자관련공동정보

데이터관리가상이함 D B를구축함

(키, 데이터의타입및크기) - 연계필요정보의공동관리및온라인

활용방안을마련함

나. 주요사업내용

I S P에서 제시한 사업범위를 근거로 공통/유사

업무의각종신고서식을통합·간소화하고첨부서

류를폐지하는등 법·제도를개선했으며, 원스톱

민원신고및 무방문인터넷(포털) 신고등이가능

하도록신고서식도표준화했다. 또한공통업무접

수처리시스템을구축하여민원인편리는물론, 관

리운영의효율화를도모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

축했다( [그림3-2-01] 참조). 시스템구축을위한

[표3-2-04] 정보화인프라

현 행 문제점 개선방향 구축범위

각기관간네트워크연결 - 현상태에서 물리적정보연계가 - 4대사회보험연계신규네트워크를

회선이없음 불가능함 구축함

- 기관별데이터의실시간동기화가- 4대사회보험연계시스템과 각기관

불가능함 간의초고속데이터채널을구축함 - 초고속백본망을별도로구축

일부기관의초고속네트 - 대량의연계데이터유통시 - 각기관인트라넷을초고속

워크인프라가부재함 병목현상이예상됨 네트워크로전환함

기관별내부전송표준 - 초고속네트워크 - 초고속네트워크를위한전송표준을 - 전송표준수립

방식이상이함 인프라구축의걸림돌이됨 수립함

유관기관연계회선및 - 네트워크관리, 회선비용의 - 4대사회보험연계시스템을위한 - 전송표준수립및채널단일화

전송표준방식이상이함 비효율성이발생함 외부전송표준및채널을단일화함

각기관별정보시스템 - 정보연계시일관된보안체계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시 - 정보연계시스템의표준화된

보안정책이상이함 구축이어려움 표준화된정보시스템보안체계를구축함 보안체계구축

공인인증을사용하지 - 통합된인증시스템부재 - 공인인증기관을통한전자서명, - 공인인증기관을통한전자서명·전자인

않음 - 보안성및무결성보장이불가함 전자인증체계를구축함 증체계구축

별도의고지및납부 - 기관별고지및납부과정이 - 인터넷을활용한전자고지및 - 인터넷을활용한전자고지및

시스템을운영함 상이함 납부체계를도입함 납부체계도입

- 전자고지및전자납부를할수

있는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음



5. 추진과정의문제점과해결전략

가. 법·제도적문제점과해결전략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4대 사회보험공통

[그림3-2-03] 사업(개발) 사업부서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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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5] ISP 조직구성및 주요기능

구 분 구 성 주요기능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정부위원(관련부처차관) 및민간위원
-추진상황점검및문제점해결지원

-부처·관계기관간이견에대한조정

단장: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 - 사업총괄및사업주요사항심의/결정

사업추진기획단
단원: 복지부·노동부·정보통신부담당과장, - 실무추진반구성및확정

4개공단및심사평가원전산실장, - 사업계획서확정

한국전산원정보화지원단장

4개공단공동주관 - 사업계획서수립

(간사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안요청서작성

주관기관
※정보화지원사업절차상의대표주관기관의 - 사업추진및관리

역할을간사기관인국민연금관리공단이수행 - 입찰공고

- 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 검사및인수

전담기관 한국전산원 - 사업관리및전문기술지원

반장: 한국전산원정보화지원단장 - 사업계획서수립지원

반원: 관련부처사무관, 4개공단및 - 제안요청서작성지원

실무추진반 심사평가원부장/차장급, 전문기술지원기관 - 관련기관간의견조정및협조체계구축

※실무추진반은지정된장소에서ISP - 정보화전략계획( I S P )수립지원및업무협조

수립기간동안상주

- 정보화전략계획( I S P )수립및세부사업계획수립

사업수행업체 S I사업체혹은컨설팅업체
- 종합적인업무환경분석

- 시스템구축방안수립

- 표준화방안수립

[그림3-2-02] ISP 조직체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복지부및노동부차관)

사업추진기획단

단장: 국장

전담기관

한국전산원

실무추진반

반장: 연금전산실장

주관기관

( 5개기관공동주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복지부및노동부차관)

사업추진기획단

단장: 국장

전담개발사업자

주관기관
( 5개기관공동주관)

정보화운영위원회
( 5개기관전산실장)

실무추진반
반장: 연금전산실장

사회보험
포털시스템

구축반

사회보험
포털시스템

구축반

정보연계
G / W시스템

구축반

공통업무
통합D B
구축반

정보인프라
구축반

홍보·교육
추진반

법·제도표준화반
부처서기관
또는사무관

5개기관실무자

5개기관
Task Force

T e a m

안표준화등이다. 

정보화인프라구축은초고속국가망(ATM 서비

스)을 연동하는 구성방식, 대도시 통신망( M A N )

을이용하는구성방식으로통신망구성및보안구

축등이다. 

3. 사업추진경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은민원

인이4대사회보험기관별로각각신고하던민원사

항을한 곳의기관만방문하여신고하면자동으로

4개기관에신고사항이접수될수있도록시스템을

구축했다. 원 스톱 신고를 위해 공통/유사업무를

선정하고, 사업범위를 정하고자 I S P를 수립하는

한편, 이에따른목표모델을기준으로사업을추진

하게되었다.

ISP 추진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특위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

축사업을선정하여2 0 0 1년 3월 관련부처와협의

했고, 2001년5월에는동 위원회에서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2001년6월부터 사업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반 구성·운영햇으며, 2001년7월에

는정보화촉진기금에의한정보화지원사업을정책

과제로확정하했다. 또한, 2001년8월정보연계시

스템 구축을 위한 I S P사업자로 삼성S D S (코네트

컨소시엄)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했고, 프로젝트

착수, 프로젝트착수보고회개최, 워크숍실시, 중

간보고회 등의 실시과정을 거쳐 2 0 0 1년 1 2월에

사업추진기획단회의에서목표모델을확정하고정

보연계시스템I S P에대한검수를완료했다. 

본사업의추진경과로는2 0 0 1년1 2월에사업주

무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결정하는 한편,

소요예산의분담방안도확정시켰다. 아울러2 0 0 2

년 1월내지2월에는I S P결과를기초로사업계획

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했으며 법제도표준화반

을구성·운영했다. 2002년3월에는본사업전담

사업자로LG CNS(포스데이타컨소시엄)를선정

하여계약을체결했으며, 사업착수보고실시, 1차

워크숍실시, 공통서식수용도조사및 문제점파

악을 위한 가입자 사전검증 실시, 중간보고회실

시, 인터넷포털도메인www.4insure.or.kr 등록,

2차워크숍실시등의과정을거쳐2 0 0 2년 7월1

일자로4대사회보험인터넷포털서비스를개시했

다. 이어2 0 0 2년1 0월 3 1일자로4대사회보험정

보연계센터를설치했으며, 2002년1 1월부터전국

단위시험운영을실시했다.

4. 사업추진체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을위해

4대사회보험간공통/유사업무를선정하고사업범

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I S P를 수립했다. ISP에서

제시한목표모델을근거로사업추진체계를정리하

면다음과같다.

먼저, ISP 사업부서및참여자부문의조직체계

는 [그림 3-2-02], 조직구성및 주요 기능은 [표

3 - 2 - 0 5 ]와 같다. 또한사업(개발) 사업부서및 참

여자부문조직체계는[그림3-2-03], 사업(개발)

조직구성및주요기능은[표3 - 2 - 0 6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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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3 3 8쪽)으로 구성하는 방대한 양의 4대 사회

보험 공통업무접수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공단

실무직원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했다.

나. 기술적문제점과해결전략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은5개

주관기관(연금, 건강, 고용, 산재, 심평원) 및유관

기관간의서로 다른 플랫폼의기반시스템을상호

연계하는것이사업수행의핵심적인요소였다. 이

러한 기술적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전사적

통합 솔루션인 EAI(Enterprise Application

I n t e g r a t i o n )를적용하여자료송수신의확실한보

장과다양한시스템을단일화했다.

사회보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한 번의 인증으

로 5개주관기관의웹서버를별도의인증없이접

근 사용할수있도록SSO(single sign on)를적용

했고, 사회보험정보포털시스템접속시 개인정보

보호와본인확인을위해 공인인증기반사용자인

증체계를구축하는한편, 데이터에대한암호화솔

루션도적용했다. 네트워크보안을위해서는시스

템에 접근하는불특정다수로부터관문라우터의

패킷 필터링, 방화벽보안정책에의한 패킷차단,

I D S에의한실시간침입탐지등최신네트워크보

안기술을적용하여네트워크보안인프라를구축

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은서비스요청사

항을 C M S를 활용하여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수

집, 추출)함으로써해당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포털서비스에서볼수있도록구축되었다. 아

울러 민원인개개인이즐겨 찾는 개인관심분야별

정보서비스를 원트원(One-to-One) 맞춤 서비스

기능으로 컨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다. 공동정보데이터베이스관련

문제점과해결전략

사업장및 가입자관련민원업무처리에서는각

종 정보를활용하여입력량과입력오류를최소화

시켰고원스톱민원신고가가능하도록사업장관리

번호일원화를구현했으며, 착오또는고의로사회

보험가입을꺼리는등사업장가입누락및가입자

누락에대한적시파악등을위해공동정보데이터

베이스를구축했다.

공동접수처리시스템에서접수된 데이터는 4대

보험으로 분배 전송되도록 하였고 4대 보험에서

처리 후 공동정보데이터베이스로회송 관리되도

록 하였다. 이경우데이터내용이보험의성격과

법·제도에따라 보험별로각각 달리 적용되는가

하면, 다른한편으로는각보험기관에서직권으로

처리된데이터들이발생하여공동정보데이터베이

스가불일치되는문제점이생긴다. 이를해결하기

위해4대사회보험사업장및가입자정보를기준

삼아공동부분과기관고유부분(연금, 건강, 고용,

산재)으로구분하여공동 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

다. 이로써 공동접수처리시스템으로부터 접수된

데이터는공동부분을갱신하고, 4대보험기관으로

분배되면기관에서데이터처리완료후공동데이

업무를 공동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이에대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

5조및 동법시행령제1 1조 제4항의규정에의거

하여 보건복지부및 노동부가공동고시를제정하

여 4대 사회보험공통업무접수처리를위한법적

근거를마련했다. 그리고4대사회보험관련「국민

연금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공통서식을제

정하고첨부서류를대폭축소시켰다. 

4대사회보험에서각각사용해오던개별서식은

적용기준및관리대상등이상이한상태에서하나

의 공통서식으로통합하는문제는중요한과제였

다. 이를최대한간소화시키는작업을추진한결과

8종의공통서식으로표준화했다. 한편으로사업장

업무담당자및 가입자, 지사 실무자를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실시하여의견을수렴함으로써실무적

용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였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간 중복된 첨부서류의 제

출로인해민원불편이가중되고인터넷을통한포

털신고서비스개시에따라 첨부서류를별도로제

출해야하는등의문제점을시정보완하기위한방

안으로는유관기관(G4C 포함)과정보자료를연계

하여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휴·폐

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등 첨부서류의대

부분을감축·폐지했다.

4대 사회보험별로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리

관련 업무처리가달랐기때문에공통으로적용할

처리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4대 사회보험제도 개

요, 공통업무접수처리지침, 공통업무별처리기준

및 요령, 4대사회보험기관주소록및 부록등 총

[표3-2-06] 본 사업(개발) 조직구성및 주요기능

구 분 구 성 주요기능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정부위원(관련부처차관) 및민간위원
-추진상황점검및문제점해결지원

-부처·관계기관간이견에대한조정

단장: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 - 사업총괄및사업주요사항심의/결정

사업추진기획단
단원: 복지부·노동부·정보통신부담당과장, - 실무추진반구성및확정

4개공단및심사평가원전산실장, - 사업계획서확정

한국전산원정보화지원단장

4개공단공동주관 - 사업계획서수립

(간사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안요청서작성

주관기관
※정보화지원사업절차상의대표주관기관의 - 사업추진및관리

역할을간사기관인국민연금관리공단이수행 - 입찰공고

- 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 검사및인수

전담기관 한국전산원 - 사업관리및전문기술지원

반장: 한국전산원정보화지원단장 - 사업계획서수립지원

반원: 관련부처사무관, 4개공단및 - 제안요청서작성지원

실무추진반 심사평가원부장/차장급, 전문기술지원기관 - 관련기관간의견조정및협조체계구축

※실무추진반은지정된장소에서ISP - 정보화전략계획( I S P )수립지원및업무협조

수립기간동안상주

- 정보화전략계획( I S P )수립및세부사업계획수립

사업수행업체 S I사업체혹은컨설팅업체
- 종합적인업무환경분석

- 시스템구축방안수립

- 표준화방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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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해당기관인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

법원, 국세청정보자료이용에대해서보건복지부

와 노동부의 공동관인으로 정보자료를 G 4 C로부

터 제공받을수 있도록했으며, 보건복지부, 법무

부, 특허청, 병무청정보자료에대해서는정부고속

망을이용하여온라인으로연계될수있도록했다.

바. 이용자및 고객 문제와해결전략

4대 사회보험별로 각각 신고하던 공통/유사업

무를하나의신고서로기재작성할수있도록신고

서의표준화는민원인의편의제공에대단히주요

한과제였다. 따라서민원인의이용에대한편리성

과창구직원업무의타당성등을설문조사를실시

했고, 2002년8·9·1 0월의3차례에걸쳐공통신

고서와정보연계접수시스템의통합테스트를실시

했다. 그리고일선지사사용자테스트도4차례실

시하는등지속적으로수정·보완이이루어졌다.

민원인에게 민원업무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일선지사창구직원(이

용자)들의역할이중요함에따라교육효과를최대

한 높이기위한방안으로2단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2002년9월에는4대사회보험기

관의강사요원( 6 0명)에대한1차교육을실시했고

, 10월에는4대사회보험기관창구직원(총1 , 2 6 0

명 / 국민연금2 2 2명, 건강보험7 0 5명, 고용보험

1 6 5명, 산재보험1 6 8명)에대한2차교육을실시

했다. 교육은이론과전산실무를구분하여실질적

인교육효과를높였다. 

일반국민(이용자)들의공통신고이용률을높이

기 위한방안으로는시스템시험실시기간에집중

적으로TV 캠페인(KBS 총6 0회), 라디오( M B C

총1 2 0회), 신문, 인터넷, 옥외전광판, 서울지하철

광고등집중적인대중매체홍보를실시했다.

6.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정량적 기대효과와 정성적 기대효

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먼저정량적기대효과는[표3 - 2 - 0 7 ]의 시스템

구축 전·후의 기대효과 비교(개발자 중심), [표

3 - 2 - 0 8 ]의 주체별시스템구축전·후의기대효과

비교(수혜자중심), [그림3 - 2 - 0 4 ]의 민원신고방

문자별시스템구축전·후기대효과비교로나눌

수있다. 

가. 정성적기대효과

(1) 대국민서비스측면

동일신고사항을보험별로신고하던업무를하

나의기관에만신고하면모든기관에서처리될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신고서비스를구현했다. 특히

사업장적용/내역변경/탈퇴신고(국민연금, 건강보

험, 근로복지공단)와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내역

변경/상실신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안정센

터)는각보험기관별로3회신고하던것이1회신

고로간소화했으며, 지역가입자자격취득/내역변

경/상실신고(국민연금, 건강보험)는2회신고하던

터베이스기관고유부분을갱신하여관리할수있

게되었다. 이밖에직권으로처리된데이터는기관

고유부분만을 갱신 관리토록했으며, 공동부분과

고유부분의정합성불일치부분에대하여일정주

기마다 데이터 동기화작업을수행하는등 연금>

건강> 고용> 산재순으로공동부분을관리운영토

록하여공동데이터베이스의정합성을해결했다.

라. 공동사업장관리번호부여방안과

해결전략

4대사회보험공통업무신고시각 보험별로관

리하고있는사업장기호중하나만을신고하면정

보연계접수시스템에서4대보험사업장기호를자

동으로검색하여원스톱민원신고업무수행이가

능하도록공동사업장관리번호를구축했다.

공동사업장관리번호는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

호, 사용자관련정보 등을기준으로일치하는사

업장에대해서는공동번호를부여하고, 다시가입

자를기준으로보험간 사업장이일치하는지여부

에 대한검증절차를거쳐확정시켰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경우는사업장관리번호일치작업을이

미 수행했기때문에양 기관의사업장관리번호가

일치되면공동사업장번호도동일한것으로간주했

다. 각보험의관리특성상산재보험의사업기간이

명시된유기사업장과건강보험의공·교사업장의

경우는해당 기관에만존재하는사업장으로서공

동사업장번호를단독으로부여하게되었다.

각 사업장은보험별로본사와지사를통합하여

가입해 있는가 하면, 본사와 지사가 분리 가입된

경우도있었다. 이같은사업장은하나의보험사업

장기호만을기재하여신고할경우, 분리가입된타

보험의해당사업장을찾을수없는문제점이발생

한다. 이에따라1만8 , 0 0 0여 개로파악된분리적

용 사업장을별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보험

간·분리적용간연결고리를형성할수 있도록했

다. 예를들어민원인이하나의보험사업장기호만

을신고했을경우, 타보험에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되어있는지의여부가확인 가능한분리적용

내역을디스플레이( d i s p l a y )하여해당사업장을찾

을수있도록시스템을구현했다.

한편, 사업시행초기및 분리적용사업장에대

한 원스톱신고를위해서는보험별사업장기호를

기재하여 신고토록 공통신고서식을 제정했으며,

기재된보험별사업장기호와분리적용으로디스플

레이된사업장기호의경우는대조확인을통해안

전하게신고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했다.

마. 타기관과의 관계와해결전략

4대사회보험은각 보험별제도시행시기, 보험

의성격, 가입대상, 관리단위, 관장기관, 보험료부

과방식, 징수수납방식, 급여방식, 재정관리방식등

고유특성에따라서로상이하게성장발전해온제

도로서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은사업의중요성

과 다수기관이관련된복합적인사업임에도불구

하고협의와조정의반복을통해3 5종업무를8종

으로, 26종첨부서류중 1 5종 폐지및 1 1종에한

해제한적으로첨부서류를징구하는등공통/유사

업무를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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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7] 시스템구축전·후의기대효과비교

구분 시스템구축전 시스템구축후

신고서식통합 ○4대보험별서식으로민원신고접수처리 ○공통업무관련3 5종서식을8종으로표준화

첨부서류감축
○민원신고시4대보험별첨부서류제출 ○정보연계가가능한1 5종의첨부서류폐지(감축)

공통업무접수 - Off-Line 신고 ○On-Line 정보연계로확인업무신속화

처리업무 공통업무 ○자격관련신고를각기관별방문신고 ○1개기관신고로4개기관신고완결

One-Stop 신고 - 동일첨부서류중복제출 - 첨부서류중복제출배제

○인터넷을통한신고도가능

기타신고업무
○고유업무에대한신고는각해당기관에서만 ○고유업무중‘피부양자취득상실신고’등7종의고유

처리가능 업무에대하여4개공단어느곳에서나처리가능

○ E D I를통한부분적민원신고(근로복지) ○인터넷을통한4대사회보험안내, 자격관련

전자신고 민원신고등 ○ 3 6 5일무중단서비스제공

사회보험 ○공인인증을통한보안성확보

포털신고 전자조회/납부 ○일반고지서로금융기관에납부 ○인터넷으로고지금액조회, 인터넷납부

Single Window
○기관별홈페이지이용정보조회

○4대보험대표홈페이지에서필요한정보조회및

포털서비스 전자신고가능

정보연계G / W ○ 4 0여종정보자료를O f f - L i n e으로연계
○G4C, 5개 기관, 8개 유관기관간 5 3종 정보자료를

On-Line 연계

공동정보D B구축 ○4대보험기관간정보연계부재 ○유관기관및4대보험정보자료공유로업무효율화

- Off-Line 상부분연계 -민원처리및응답속도개선

(2) 내부효율화측면

전자정부추진의가속화로전자민원신청, 전자

지불등 전자정부기반기술이가동되어전자상거

래의토대가넓어지고, 전자적인정보연계를통해

내부행정정보화가촉진및유발되는등국가경쟁

력 기반이확보되고있다. 이와같은기반을바탕

으로4대사회보험은유관기관과정보연계를통해

국가 정보자원을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초고속백본망기반( M A N )을 구축하여5

[표 3-2-08] 주체별 시스템구축 전·후의기대효과 비교

주체 개선전 개선후 계량적효과 관련분야

○4개보험기관방문신고 ○1개기관방문One-Stop 신고 ○ 3 5종서식을8종으로감축

사업장사회보험 ○신고서식및첨부서류각각작성 ○1개신고서작성첨부서류폐지 ○ 1 5종첨부서류폐지예상등 자격관리

담당자 ○인터넷무방문신고및 ○신고자편의및시간절감 신고접수

보험료조회/납부

○2개보험기관방문신고 ○1개기관방문 One-Stop 신고 ○ 3 5종서식을8종으로감축

지역가입자
○신고서식및첨부서류각각작성 ○1개신고서작성첨부서류폐지 ○ 1 5종첨부서류폐지예상등 자격관리

○인터넷무방문신고및 ○신고자편의및시간절감 신고접수

보험료조회/납부

○신고서및첨부서류확인조치 ○유관기관정보자료On-Line 
첨부서류및

사회 보험직원 - 유관기관정보자료 연계로확인업무즉시성및 ○정보연계자료5 3종
자격확인용

Off-Line 연계확인 첨부서류폐지

가입자(국민)
○4대보험기관별보험내역을

○인터넷으로보험내역확인 ○가입자편의 및시간절감
자격관리, 

전화또는방문확인 징수급여

것을 1회로줄임에따라타 기관보험창구이용에

대한민원인의비용을절감하게되었다. 또한신속

한업무처리를할수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중

복된첨부서류제출로인한민원업무의불편을해

소하고, 정보연계를통한 첨부 서류 폐지로 경제

적·시간적효율화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2 4시간3 6 5일 인터넷민원신청및 진행결과를

조회할수있는무정지인터넷포털서비스도구현

되었다. 이를통해사업장및가정에서4대사회보

험 민원안내, 각종보험정보의즉시조회등을할

수 있어 창구를방문해야하는 노력과비용 등을

절감하는효과와심리적·물리적거리감도해소시

켰다.

[그림3-2-04] 민원신고방문자별시스템구축전·후의기대효과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관별각각

방문신고

민원고지( 4대기관지사) 정보연계센터 업무처리(각기관)개선후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기관별업무처리

개선전 민원고지(지사) 업무처리(각기관)

집·사무실에서

인터넷신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연계시스템

어느한기관에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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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홈택스서비스구축사업( H T S )

1. 사업개요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HTS : Home Tax

S e r v i c e )은납세자가세무서에가지않고도가정이

나 사무실에서인터넷으로세금업무를처리할수

있도록국세청이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을

구축하는사업이다. 이는인터넷을통해공공정보

및 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정부구현을위한

1 1대중점추진사업의하나로추진했다. 

이사업의기본목표는, 첫째로인터넷으로국세

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여납세자의편의를크

게제고하는데있다. 즉, 세금신고, 고지·납부및

민원등일련의세무업무처리를위해세무서를방

문하지않고도인터넷(www. hometax. go. kr)으

로 처리할수 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세

금을납부하기위해금융기관을방문할필요도없

게되어납세자의편의를도모하게된다. 

홈텍스서비스개시3년후인2 0 0 5년까지는일반

과세자의60%, 세무대리인의95% 이상이이를활

용할수있도록서비스내용을확대하고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나갈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인터넷

을통한전자세정을정착시켜국가경쟁력을강화하

는한편, 국민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자한다.

둘째, 지식정보화사회에부응하는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정보화사회에부응하여민원인

에게 행정정보를인터넷을통해 실시간으로제공

하는첨단의전자세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셋째로는, 세무행정의능률성을제고하는데있

다. 각종세금신고·납부자료의전산입력절차등

이불필요하게됨에따라세무행정의정확성과신

속성이증대되고비용도크게절감된다. 그리고전

산으로세무업무를처리함에따라 세정의투명성

과공평성도그만큼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납세자가인터넷을통해국세에대한세금신고,

세금고지, 세금납부, 민원처리및부가적인서비스

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관련시스템을구축하고

이용을활성화하는것이주된사업내용이다.

먼저, 전자신고는가장이용빈도가높고납세자

개 기관간정보연계를추진함으로써신속한업무

처리및민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장해(장애)인내역 정보연계를통한 관

리 효율화, 통합된사업장및 가입자관리를통한

누락사업장·누락가입자관리가능, 민원신고

시기의일원화를통해각보험간자격관리내역및

그적용시기를일치가능, 예상연금액등각보험

의 급여내역정보에대한온라인조회가능, 조회

대상 정보가확대되어효율적이고신속한급여관

리가능, 유관기관의정보를수시로정확한시간에

제공받음으로써내부업무 처리의 효율화, 보험별

상호정보의불일치로인해발생되는민원인의혼

선 제거, 연계정보유통의통합관리체계구축, 포

털(인터넷)을통한창구일원화관리로공통및고

유업무에대한 신청부분을일원화하여민원편의

제공 및 창구업무의효율화, One-to-One 서비스

구현, 단일화된전자인증을통한중복관리의비효

율성배제, 사업장·가입자의적용등에대한보험

별 연관통계자료제공을통해신뢰성있는보험

정책결정의핵심수단으로활용, 민원처리및 보

험료 내부업무처리시실시간통계자료를기반으

로한신속한의사결정가능등이다. 

나. 정량적기대효과

정보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국민은4대사회보

험의인터넷대표홈페이지를이용하거나4대사회

보험공단중어느 한곳만 방문해도4대사회보험

관련가입/변경/탈퇴신고를한번에처리할수있

게 되었으며, G4C망연계등 유관기관정보연계

를통해국민이각기관에제출해야하는첨부서류

도 대폭 감축되었다. 공통신고접수 및 첨부서류

감축에따른민원서비스개선효과는민원인의교

통비, 민원처리시간단축등연간5 , 4 2 3억원(정보

화전략계획최종산출물추정치기준)에달할것으

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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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제공한다. 그외에도디스켓등전산매체

로제출하던과세자료를인터넷을통해온라인제

출하도록하고, 국세에대한신고및고지등의각

종 안내를납세자에게제공하는시스템을갖추는

데목표를두었다. 

그리고최근발전하는정보화추세에맞춰휴대

전화를이용하여각종세무안내를받을수있는서

비스를제공한다. 국세에대한정보는개인의재산

권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공인인증기반의시스템을구축한다. 

홈택스서비스 사업은 예산관계 등으로 일시에

전체의시스템을갖추고서비스를하기는어려웠

다. 따라서납세자의이용도및인터넷서비스의실

효성등을감안하여1단계와2단계로나누어사업

을 추진했다. 홈택스서비스의목표시스템의개념

도는[그림3 - 3 - 0 1 ]과같다.

나. 추진경과

(1) 기본사업계획수립

( 2 0 0 0년 1 2월~ 2 0 0 1년 9월)

정부부처에서추진하는대부분의정보화사업이

외부용역업체를통한B P R과I S P를수립한후그

내용에의하여외주개발에들어가는데비해홈택

스서비스사업은국세청자체인력으로업무분석을

하여 사업계획을수립했다. 업무추진은전산정보

관리관실정보개발2담당관실에서추진했다.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업무분야(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 보안분야, 시스템구축 등)별로 나누어

업무개발경험이있는우수한능력이있는 업체를

수소문했다. 각분야별로우수한전문업체2 ~ 3개

업체를선정하여추진업무를설명하고, 그업무를

기술적으로구현하는방법을시연하도록했다. 그

리고 시연한내용을토론하여최선의홈택스서비

스업무추진방향을결정하게되었다. 시연토론과

정은2 0 0 1년1월말부터5월까지매주2 ~ 3개업

체를선정하여분야별로이루어졌다. 2001년4월

부터는실현이어려운분야에대해전문기관의자

문을 받기도 하고, 행정자치부및 재정경제부등

관련기관과의견이다른분야는협의·조정해가며

사업계획을수립했다.   

(2) 홈택스서비스1단계구축사업추진

( 2 0 0 1년 1 2월~ 2 0 0 2년 9월)

1단계구축사업은홈택스서비스의기초적인서

비스를구축하는것으로서전산정보관리관실정보

개발2담당관이개발업무를총괄하여1 5명이업무

를담당했다.

시스템구축및 프로그램개발은 삼성S D S가 수

행했고, 1차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무지원부서는

납세지원국(징세과, 납세자보호과, 납세홍보과) ,

법인납세국(원천세과, 소비세과) 및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소속직원이적극적으로업무분석

등에 참여했다. 1단계사업의 목표를 전자정부특

별위원회등대외적으로약속된일정을맞추기위

해 4월의부가가치세예정고지납부와민원증명2

종(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서비스를3개월동

안 휴일없이특근해가면서가까스로완료하는강

행군을했고, 그후서비스영역을확대·보완했다. 

가 그 편리함을쉽게체감할수 있는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최초의 전자신고는2 0 0 0년 7월 부

가가치세와원천세에대해서울시내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고, 2003년 1월부터는전국

의세무대리인과납세자로대상을확대했다. 2002

년1 1월부터는특별소비세, 주세등간접세5개세

목까지전자신고대상세목을확대했다. 

세금고지는국세의대한모든세목뿐만아니라

지방세인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해서도실시한다.

세금납부는금융결제원의시스템과연계하여실시

간으로납부할수있도록한다. 

전자민원서비스는증명민원을인터넷으로발급

조회하고, 신고·신청민원의인터넷접수처리, 국

세민원의 처리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그림3-3-01] 목표시스템구성도

I n t e r n e t

납세자 전자신고: 전자신고작성전송및신고결과확인

전자고지: 고지정보조회

전자납부: 처리정보입력, 결제정보조회

전자민원: 민원증명요청, 처리결과확인

상담홍보안내: 상담홍보안내정보요청및확인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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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 S

법령정보, 맞춤정보, 세정정보등

부가서비스제공( H o m e p a g e )

전자고지

1단계

전자납부

전자 신고

상담홍보안내

전자민원

웹서버

IBM 호스트

D B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W A S )

통합처리서버

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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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국세청은이러한

어려움을해소하고납세자편의등을높이기위해

전자고지제도를시행하고 있다. 전자고지는납세

자가 전자우편등으로고지사실을안내받아홈택

스서비스홈페이지에접속하여고지내용을확인하

는제도이다( [그림3-3-02] 참조) .

2 0 0 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전자

고지를처음실시했고, 2002년6월부터는모든세

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 0 0 2년

1 1월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

지하고있다. 

전자고지의경우는납세자에게익숙하지않고,

세금고지가납세자에게재정적부담을주는 법적

인 행정처분이므로 전자고지와 병행하여 새로운

제도시행으로인한납세자의혼선을예방하기위

해 서면고지도병행하고있다. 전자고지에서는고

지정보의변경내용을실시간으로적용하여납세자

에게보다신속·정확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2 0 0 2년 1 2월에는국세기본법에전자고지

규정을신설하여법적근거도마련되었다.

(3) 전자납부

그동안대부분의납세자는은행또는세무관서

등을직접방문하여세금을납부하고, 일부납세자

만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 A T M )

를 이용해 전자납부를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은행등 방문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 특

히대도시의경우에는교통체증, 주차난등으로많

은불편을주고있다. 

국세청은 2 0 0 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했으며,

2 0 0 2년 6월부터는이를모든세목으로확대했다.

홈택스서비스를이용한전자납부가종전부터시행

하고있는인터넷뱅킹등의전자납부와다른점은

전자고지를받거나전자신고를한 납세자는전자

납부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에 본인의

예금이있는은행명, 계좌번호및암호를입력하기

만하면간편하게계좌이체에의해세금을납부할

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인터넷뱅킹을이용한종

전의 전자납부와는달리 납세자가수동으로납부

자료를일일이입력하는불편이없어지고세무직

원이 납부자료입력시발생하는오류도원천적으

로 제거되어세정의신속성·정확성을구현할수

있게되었다( [그림3-3-03] 참조). 

(4) 전자민원

종전까지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증명

민원을 신청·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증명발급

을신청한후발급된증명서류를수령하기위해세

무관서를방문했다.

홈택스서비스에서는민원인이인터넷으로사업

HTS 홈페이지 납 세 자

①전자우편, 핸드폰메시지로고지사실안내

[그림 3-3-02] 전자고지 절차

[그림3-3-03] 전자납부절차

HTS 홈페이지납세자 금융기관
①고지내용조회후 ②자동적으로

계좌번호등입력 국고불입

(3) 홈택스서비스2단계구축사업추진

( 2 0 0 2년 7월~ 2 0 0 3년 5월)

2단계사업은홈택스서비스의기반을완성하는

것으로서1단계사업구축에참여했던직원외에5

명의직원이보강되어업무를추진했다, 

시스템구축과프로그램개발은1단계구축시와

같이삼성S D S가담당했다. 

개발을지원하는실무지원부서로는납세지원국

(징세과, 납세자보호과, 납세홍보과), 법무심사국

(심사1과), 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및법인납세국(법인세과, 원천세과, 소

비세과) 소속직원이업무분석에적극적으로참여

했다.    

제2단계사업은전자정부기반을완성하는서비

스시기인 2 0 0 2년 1 1월에 맞춰 증명민원 4종 추

가, 신고신청민원1 0 6종의인터넷접수시스템구

축, 민원처리진행상황공개시스템구축, 증권거래

세, 인지세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및 특별소비세,

주세등전자신고를보완, 서비스하는것을최우선

적으로추진했다. 전자정부기반완성후후속작업

으로과세자료온라인제출및모바일을통한홈택

스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추진중이다.

다. 주요사업내용

(1) 전자신고

전자신고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납세자 대부분

은국세에대한세금신고를서면으로작성하여직

접 세무서를방문하거나우편으로제출했다. 이는

요즈음같이교통난, 주차난등이심각한상황에서

는막대한사회적 비용이들고납세자에게엄청난

불편을초래하였다. 

국세청에서는2 0 0 0년7월부터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서울시내세무대리인을대상으로부가가

치세와원천세전자신고를시행한후, 2002년7월

부터는전국의세무대리인으로확대한바있다. 세

무대리인이신고하는부가가치세및 원천세의전

자신고방법은상업용프로그램에의해 작성한신

고서를국세청에서제공하는전자신고변환 프로

그램의검증을거친뒤일괄전송하는방식이었다. 

2 0 0 2년 1 1월부터는세무대리인이아닌납세자

가직접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

통세등 간접세분야5개세목과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등 2개 부가세( S u r t a x )를 전자신고를할 수

있게되었다. 이는납세자가국세청에서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신고서를 개별전송하는

방식으로전자신고를할수있다. 

한편, 2003년1월부터는납세자가직접부가가

치세와원천세의전자신고를하는방식을처음으

로 실시하게되었다. 2004년이후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분야까지 전자신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예정이다. 

(2) 전자고지

홈택스서비스 도입 전에 세금고지서를 납세자

에게등기우편으로보내거나세무공무원이주소지

또는사업장을직접방문하여전달했다. 그런데최

근에는맞벌이가정의증가로낮에등기우편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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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서비스

세무와관련된신고, 고지, 홍보, 신용카드복권

당첨사실을E-mail 또는휴대전화의문자메시지

로안내받은후홈택스서비스에접속하여 해당내

용을확인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부동

산을양도한경우납세자가인터넷을이용하여관

련세금을계산해 볼수있는양도소득세액계산서

비스를준비중이다.

(6) 과세자료온라인제출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과세자료를 국세청

에주기적으로제출하고있다. 현재전산매체로제

출하고있는과세자료는인터넷을통한온라인제

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아울러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6종의 지급조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있는프로그램도개발중이다.

(7)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운영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전자신고홈페이지

( e f i l e . n t s . g o . k r )를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w w w . h o m e t a x . g o . k r )로 흡수 통합 운영하는한

편, 납세자가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w w w . n t s . g o . k r )와 상호 연계하여 운영

하고있다.

(8) 모바일서비스

휴대전화를이용하여문자메시지( S M S )를통해

고지, 환급, 신고안내등을하고있다. 그리고무선

인터넷용공인인증의보안성·활용도를고려하여

무선인터넷을통한홈택스서비스기반도검토하고

있다.

(9) 홈택스서비스가입신청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

인인증서보유여부에따라가입방법이달라진다.

신원확인용공인인증서를보유하고있는납세자는

세무서를방문하지않고 인터넷을통해 이용가입

을신청할수있다. 신원확인용공인인증서가없는

납세자는세무서를방문하여홈택스서비스이용신

청을하여사용자번호( I D )와비밀번호를부여받은

자등록증명등을신청하고즉시그 발급내용을확

인한후발급된증명번호를증명민원을제출할수

요처에전화또는이메일등으로알려주면해당수

요처에서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접속하여발급

된증명내용을확인한뒤업무처리에활용하게된

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등 현재 국세통합시

스템( T I S )에의해전산으로발급되는모든증명민

원( 6종)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조회

할수있다( [그림3-3-04] 참조) .

이 제도의실시로납세자의세무서방문횟수가

대폭축소되며, 민원인이종전까지 증명원을제출

하기위해증명수요처를방문하지않아도된다. 민

원신고서첨부서류축소도가능해져민원인의편

의가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0 0 2년 1 1월부터는환급계좌개설신고, 징수유

예신청등신고·신청민원1 0 6종을홈택스서비스

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3-3-01] 참조). 또한홈택스서비스에서는이

의신청등처리기간이4일이상소요되는민원3 0

종의처리진행상황을인터넷으로공개하여민원인

의궁금증을해소하고행정의투명성도높이고있

다( [표3-3-01] 참조). 그리고사업자유형(간이과

세자 또는 일반사업자) 휴폐업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 업무에활용할수 있는 사업자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홈택스서비스에서제공하는민원서비스는행정

자치부가추진하는전자정부단일창구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 egov. go. kr)를통해서도서비스

된다. 즉, 홈택스서비스에서제공하고있는증명민

원6종, 신고신청민원1 0 6종은전자정부단일창구

민원서비스홈페이지에서도동일한서비스를이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표 3 - 3 -

02] 참조). 

앞으로는 민원서류의 구비서류로 첨부하는 증

명서류를전자민원을통해 민원인이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민원서비스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행정부처에서발급받아

민원신청시제출하는첨부서류를축소하고민원담

당공무원이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

하는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가활성화될것이다. [표3-3-02] 인터넷을통한 접수처리대상민원( 1 0 6종)

구 분 신고·신청민원

징세분야( 4종)
계좌개설(변경) 신고

징수유예신청등

부가가치세분야( 1 3종)
간이과세포기신고

하치장설치신고

임시사업장개설신고등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

소득세분야( 7종) 내용년수및감가상각방법신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등

재산제세분야( 2종)
상속세및증여세연부연납신청

상속인대표자신고

법인세분야( 8종)
사업년도변경신고납세지변경신고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등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승인신청

소비제세분야( 5 3종)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

주정또는원료용주류구입신청등

과세적부심사청구서

법무심사분야( 1 6종)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등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

국제조세분야( 3종)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신청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

[표3-3-01] 처리진행상황공개대상민원( 3 0종)

구분 신고·신청민원 처리기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 2 0일

분야( 2종)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2 0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 3 0

분야( 3종
)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 4

특별소비세물품반입신고 5

주류멸실증명신청 4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 5 

주세분야( 2 2종)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 4

주정제조방법신청서 1 5

탁주,약주제조방법신청서 1 5

고량주제조방법신청서등 1 5

과세적부심사청구서 3 0

법무심사분야( 3종) 이의신청서 3 0

심사청구서 6 0

[그림3-3-04] 증명민원신청·조회절차

민원인(납세자) 증명수요처
①인터넷으로 ③증명조회

②발급번호통보

신청·확인
HTS 홈페이지

①민원인:HTS 홈페이지에서증명신청·발급번호확인

②민원인:증명발급번호를증명수요처에전화등으로통보

③증명수요처(HTS 이용자): HTS 홈페이지에서증명내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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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규정에의해거래처의체납유무를조회할

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경우G 4 C를통해체납

유무를즉시조회하여그 내용을확인할수 있다.

납세사실증명과소득금액증명은납세자개인에대

한 과세정보가기재된증명서이므로개인정보보

호 상 민원인이신청하여증명제출기관으로지정

한경우에만이를이용할수있다. 그리고모든국

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는매월소속공무원봉

급지급시에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및 세금납부를인터넷으로할 수 있다.

또한2 0 0 2년 귀속종합소득세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2 0 0 2년 2월부터 홈

택스서비스를통해제출할수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은「과세자

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 분기, 반기또는

연간 1회 제출할 때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건축물착공신고자료, 토지등의소유자에대한보

상금지급자료, 별장또는고급주택의취득세에관

한 자료, 보조금지급자료등 2 7종도 2 0 0 3년 2월

부터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제출할수있게된

다( [표3-3-03] 참조). 

라. 추진조직

홈택스서비스관련 기관은 국세청이업무추진

을주관하는기관이다. 한국전산원은사업을전담

하고, 그 외에 구축업무와관련 기관으로는재정

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가 있으며, 전자

납부와관련하여금융결제원과국고수납대행은행

이있다, 

홈택스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장은 국세

청 차장, 업무총괄은전산정보관리관이담당하여

추진하고, 개발업무는정보개발2담당관, 업무분석

등지원업무는주무국에서맡아지원했으며, 개발

사업자는삼성S D S가맡아추진했다. 업무추진조

직도는[그림3 - 3 - 0 6 ] )과같다. 

후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으면된다. 그이후부터는서비스받으

려는메뉴를선택하여화면에안내되는내용에따

라클릭만하면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다( [그

림3-3-05] 참조)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공인인증서를 사

용하게하는것은납세자개인에대한세금고지·

납부내용 등은 중요한 개인과세정보이므로 이를

보호하기위한수단이다. 현재국내의6개공인인

증기관에서발급하는공인인증서로홈택스서비스

를이용할수있다. 국세청에서는납세자가홈택스

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 있도록한국증권전

산과한국정보인증의공인인증서등록대행을하고

있는데이를공인인증서발급기관은홈택스서비스

에 사용하는공인인증서를2 0 0 3년 말까지무료로

발급하고있다. 개인이은행의인터넷뱅킹에가입

하면금융결제원의금융거래용공인인증서를무료

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를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이용시에도활용이가능하다. 

(10) 정부기관과홈택스서비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민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등 국세에대한 6종의증명민

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G 4 C를 통해국세정보를조회하여업무를처리함

으로써민원인제출 구비서류감축으로민원인의

편의를제고하고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처에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할 때「국세징수법시행령」제5조

[그림3-3-06] HTS 구축조직도

국 세 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개발사업자

정보개발2담당관 기획예산팀 징세팀

납세자
보호팀

납세홍보팀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

HTS 1

HTS 2

HTS 3

기획관리관 납세지원국 법무심사국
전산정보관리관

법인납세국

[표3-3-03] 홈택스서비스일정별제공 내용

구 분 2002. 4월부터 2002. 11월부터

전자신고 서울시내세무대리인( 2 0 0 0 . 7 )
(계 속)

부가가치세·원천세 ⇒전국세무대리인( 2 0 0 2 . 7 )

납세자시험실시 모든납세자( 2 0 0 3 . 1월)

특별소비세·주세 납세자시험실시 모든납세자

증권거래세 (신규) 모든납세자

인 지 세 〃 〃

교 통 세 〃 〃

전자고지·납부 부가가치세예정고지납부( 4월)
주민세(지방세)전자고지추가

→전세목확대( 6월)

전자증명민원 ( 2종)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 ( 6종)휴·폐업사실,납세사실, 

소득금액증명추가

신고민원 (신규) ( 1 0 6종)신고민원접수처리

민원처리공개 (신규) ( 3 0종) 4일이상소요민원

세무안내(이메일, 모바일) 고지사실안내 환급·복권당첨안내등

세무신고안내 추가

[그림3-3-05] 홈택스서비스이용절차

납세자 공인인증기관

①이용신청 ③인증등록대행

② ID / P W

④HTS 홈페이지에

접속
⑤공인인증서부여

세 무 서

H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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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있었다. 세금징수시그징수방법에따라수

수료를 지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없어 곤란했

다. 그렇다고국내모든시중은행과별도의시스템

연계를추진하는것은소요되는비용이과다할뿐

만아니라각은행의상이한전산시스템에 연계하

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많은 부담이되었다. 또

하나의대안으로국세납부정보를금융결제원에제

공하여금융결제원의시스템에서관리하는형태로

서비스하는금융결제원의인터넷지로시스템이있

었는데개인정보제공이라는걸림돌이있었다. 그

러나 관계부처간 조정회의를 통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간에개인정보가보호되는가운데납세자가

금융기관을통해국세를납부할수있는방안을강

구하여현재의전자납부시스템이가시화될수 있

었다.

(2) 국세통합정보시스템과홈택스서비스의연계

국세청은 1 9 9 7년부터 과세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 : tax infor-

mation system)을운영하고있다. 이시스템은개

인정보보호를 위해 외부 전산망과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내부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T I S자료를사용하기위해서는T I S자

료를 배치처리하여오프라인방식에의해 자료를

송수신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홈택스서

비스는인터넷기반의서비스이므로대부분의장

비및 데이터베이스가인터넷환경에노출되어있

어T I S자료를온라인처리하는것은곤란했다. 이

미 전자신고서비스를 하면서 스위치를 이용하여

매일 배치 처리하는자료송수신체계가운영중에

있었으나홈택스서비스의증명민원등 일부 서비

스는실시간으로발급되어야하므로T I S자료의실

시간 송수신이불가능할경우에는전자민원의실

질적효과를기대하기어려웠다.

이러한실시간자료송수신이가능해야하는문

제점을해결하기위해다각도로검토하던중디스

크를이용한자료송수신방식을강구하게되었다.

당초디스크를이용한자료송수신방법은시스템간

자료백업을위한용도로개발된기법이었다. 이를

거의 실시간에가까운자료송수신처리를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 기반의 홈택스서비스를 제공할

수있게 되었다. 이러한자료송수신체계를적용한

유사한사례를찾을수없을만큼독창적인것이므

로국세청에서는2 0 0 1년8월디스크를이용한자

료송수신방법에대하여특허출원을했다.

다. 타기관과의관계와해결전략

(1) 재정정보시스템과의연계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소속 외청으로서 내국세

의 부과징수업무를관장하는기관이다. 재정경제

부국고국에서구축하는재정정보시스템에서국세

등의 전자납부서비스(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를추진하고있어중

복투자문제, 정보의제공범위및서비스분담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중복투자문제와서비스 범위

는납세자가편리하게이용하도록역할분담을했

다. 그리고 국고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전자납부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로했다. 

3. 추진과정의문제점과해결전략

가. 법·제도적문제와해결전략

홈택스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갖추는것이중요한과제였다. 이는시스템

을어떻게구축할것인지, 어떤방식으로서비스를

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방향이설정되어있지않

으면구체적인법령정비방향이결정될수없었다.

그리고아무리좋은서비스방법이라도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해야하는제약이따랐다. 사업을추진하

기 위해서는구체적인추진조직을갖추고추진해

야하는데그러하지못한문제점도있었다. 대부분

의 정보화사업이그러하듯이정보 기술의발전속

도가너무빨라장기적인사업전략을수립하는데

에도어려움이많았다. 

이에따라개인기업에서의인터넷기반의서비

스제공실태를파악하는등구체적인시스템구축

을위한시장조사를한후향후발전방향을감안하

여홈택스서비스의기본계획을마련했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를뒷받침하는법령개정안을마련하

여재정경제부에건의했다. 이건의한법령개정안

에대하여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하특위)의법령

정비팀과토론을하고관련부처간에수차례의실

무협의를거치면서관계부처에서법령개정의당위

성도이해를하게되었다.

그러나국회일정의지연으로2 0 0 2년4월홈택

스서비스개통시기에맞추어법령개정이이루어지

지못하고2 0 0 2년1 2월에서야「국세기본법」등이

개정되었다. 

국세청에서는 법령개정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2 0 0 1년1 2월3 1일「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

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여홈택스서비스

업무가차질없이서비스되도록했다. 2002년1 0

월 2 6일에는「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를 개정

하여보다명확하게이용방법등을명시했다. 

홈택스서비스개발·유지·보수에필요한조직

및 인원은작은 정부 추진이라는정부정책방향에

맞추어외주용역인력을활용하여최소의자체인력

으로업무를추진해야만했다. 

나. 기술적문제와해결전략

홈택스서비스사업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초

기에 대두된 난제는, ‘세금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와‘국세통합시스템

( T I S )에 저장된각종 납세자정보를어떻게유기

적으로활용할것인가’하는점이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자체적인연구검토를거듭하고국

내의 정보기술을파악하여가장 합리적이고보안

성이유지되는방안을찾고자노력했다.

(1) 금융기관과연계한전자납부시스템구축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

(PG: payment gateway)를이용하는방법, 금융

결제원의결제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 개별은행

과연계하여직접결제하는방법이있다. 국내에는

한국통신등 수십개의전자결제대행업체가영업

을 하고있으나, 이들업체를이용할경우에는납

부한세액에대한일정한수수료를지급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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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민원1 3 1종을서비스하기로했다. 거의불가

능할것같은난제들도많은사람이모여협의를거

치는동안해결방안이모색되었다.

라. 이용자및 고객문제와해결전략

홈택스서비스를추진하면서주요한결정사항은

‘이용자관리를어떻게 하고, 어떤 수준의 보안을

갖추어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

다. 즉, 납세자가홈택스서비스이용시사용자번호

와 비밀번호만가지고이용하느냐, 이에공인인증

을 추가하여이용하게하느냐를결정하는문제였

다. 이는이용의편리성을강조하여납세자가사용

자번호와비밀번호만가지고쉽게홈택스서비스에

접근할수있게할것인지, 아니면다소이용이불

편하더라도납세자의재산권에대한 중요한개인

정보를보호할수 있는공인인증기반으로서비스

할것인지의문제였다. 

그리고 인증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도 사설인증을적용할것인지, 아니면공인인증을

적용할것인지에대해논란이있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던2 0 0 1년 상반기에는공인인증기반이제

대로갖추어지지않아새롭게준비해야하는어려

움이있었다. 그리고국세청자체사설인증시스템

을 구축하여홈택스서비스를하자는의견도강력

하게 대두되었다. 그렇지만제3의 인증기관을구

축하는것은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에서정부의

정책방향과맞지않는다는의견제시도있고, 국세

청과 이용자간의 분쟁발생시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실관계를입증하는문제, 이용자관리에많은인

력이 투입되어야하는 문제점도있어 공인인증을

적용하기로결정하게 되었다. 공인인증의도입은

홈택스서비스도입 전에이미실시한전자신고에

서세무대리인이한국증권전산의공인인증을이용

하도록시스템을운영하고있어 시스템구축에는

어려움이없었다. 홈택스서비스를진행하는 도중

에 공인인증기관간에적용되는상호연동표준안도

마련되고, 정부기관이사용하는행정전자서명적

용도추진되어별무리없이공인인증기반서비스

를하는데는어려움이없었다. 

홈택스서비스는공인인증서비스를기반으로한

시스템운영을통해개인정보보호에대한안전장

치를두었으며, 납세자개인에맞는맞춤형서비스

를제공할수있도록한단계업그레이드를준비하

고있다. 

4. 기대효과

가. 정량적기대효과

홈택스서비스도입전에는 세금신고, 세금납부,

민원처리를위해세무서또는은행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업무를처리해야했다. 이제는홈택스서

비스 도입으로납세자가가정이나사무실에서세

금관련업무처리가가능해져관공서를방문할필

요성이줄어들고, 그에따라업무처리시간·비용

이대폭 절약된다. 전자민원을이용하는경우에는

증명을제출할곳을방문하지않아도되므로그효

과는2배로증가될것이다. 수동으로처리하던업

무가전산으로이루어짐에따라공무원도보다전

(2) 금융결제원과의관계

홈택스서비스도입단계에서전자납부방안으로

결제대행기관( P G )을 이용하는 방안, 금융결제원

의지로시스템을이용하는방안, 개별은행과국세

청이직접연계하여납부하는방안등이검토되었

다. 당시에는 P G수수료문제, 금융결제원 납부정

보제공문제등이있어국세청이개별은행과연계

하여전자납부하는것이주요검토대상이었다. 

이 때 관련기관회의에서 금융결제원과 협의한

결과,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과 연

계하기로했다. 전자납부방법은 납세자가홈택스

시스템에서납부정보를생성한 뒤‘납부하기’버

튼을클릭하여금융결제원의지로시스템과연계됨

으로써 이루어진다.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

계된납세자는은행명, 계좌번호및비밀번호를입

력한후‘납부’버튼을누르면계좌이체방식를국

세전자납부가이루어지는방식이다. 

이 방법의경우납부마감일이월말로은행업무

의 바쁜 일정과중복되어홈택스시스템으로실시

간으로전송되는납부정보가금융결제원또는 각

은행 전산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전송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금융결제원또는각은행전산시스템의납부

마감일사용량을파악하여시스템증설등필요한

대책을강구해나가고있다.

(3) 행정자치부( G 4 C )와의관계

행정자치부는범정부적인전자정부단일창구민

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을추진하고있다. 

행정자치부( G 4 C )에서는 홈택스서비스의 증명

민원6종을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으로분류하여

증명민원6종에대한요약데이터베이스를실시간

으로제공하여줄것을국세청에제시했다. 그러나

요약 데이터베이스를제공할경우개인과세정보

유출이우려되었다. 그뿐만아니라국세청의정보

를 관리하는 국세통합시스템( T I S )이 외부망과는

단절된 내부폐쇄망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계하는

것이곤란하고, 시스템운영상요약데이터베이스

를만들어제공할시간적여유가없는측면도있었

다. 그에따라홈택스서비스와서비스하는방법과

동일한방식으로서비스하기로했다. 즉, 사업자등

록정보와휴·폐업정보는요약데이터베이스로제

공하고, 그외의실시간자료제공이필요한납세증

명, 납세사실증명및소득금액증명등 잔여3종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발급된증명을국세청이개발

한 디스크공유방식의자료교환보안시스템을통해

G 4 C에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국세신고민원 1 3 1종을 G 4 C와 연계

하여서비스하는문제였다. G4C에서는전자정부

민원단일창구이므로국세에대한 모든 민원을서

비스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양쪽에서같은프로

그램을개발시에는이중투자문제가발생하므로행

정자치부와사전에협의하여국세민원서비스는홈

택스서비스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G 4 C에서는

홈택스서비스에연결시켜서비스하기로했다. 

가장큰어려움은G 4 C시스템과홈택스서비스는

단절된전산망으로운영되므로두시스템의내부적

연결이곤란하다는점이었다. 이에따라H T S에서

민원접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 G4C에서는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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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사업(G2B)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의공공조달은2 0 0 1년도기준 통합재

정규모(일반·특별회계·기금 등 중앙정부 세출

예산과비 금융공기업의기업특별회계를합한 규

모) 142조원의약 4 7 %에 해당되는6 7조원 정도

로국가경제전반에미치는잠재적파급효과가매

우큰부분이다.

조달행정업무는 전통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많

은 구비서류가수반된다. 이는민간기업과의계약

에의해국가예산이집행됨에따라책임한계를분

명히하고, 절차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하는데서

기인한다. 또한조달행정은모든공공기관의공통

업무라는특성을갖는다. 어느기관이나기관운영

과 사업추진을위해서는각종물품의구매, 시설

공사의계약등의조달업무는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 국방조달본부, 한국전력등

대규모조달기관들은일찍부터자체적으로전자조

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조달청의 경우,

1 9 9 6년부터 전자조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달

E D I / E C시스템을구축했다. 국방부및 한국전력,

주택공사등공기업의경우에도내부조달정보관

리와업무처리자동화, 거래기업과의부분적인전

자문서교환등을시행했다. 그러나이러한일부기

관에서의전자조달시스템운영은조달업체의입장

에서는어느정도개선의효과를보았지만공공조

달단일창구의부재로인해업체들은큰불편을겪

어왔다. 그결과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

협회 등에 의해 전자입찰시스템의일원화청원이

이루어졌으며, 기관별시스템구축으로인한표준

화미비로공공기관의중복투자문제등이제기되

었다. 

지금까지 조달업체는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모든공공기관의조달정보를한눈에접

할수있는단일창구가없고, 공공기관간정보공유

가이루어지지않았다. 즉, 매번각기관별로입찰

정보를 수집하여 발주정보를파악하고, 입찰참가

를 위한업체 등록시매건마다관련 서류를발급

받아공공기관에중복제출해야하는등기업들에

게 많은불편과비용증가를초래시켰다. 또한일

부기관이이룩한성과에도불구하고대부분공공

기관의조달업무는문서를위주로한업무처리방

문적인 분야의 업무처리에전념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제고되면 국세청은

고지서, 신고서, 안내문제작, 민원서식제작 등에

소요되는인쇄비, 우편발송비의절감및자료의재

입력등수동업무처리시간이감축되는데따른인

건비용등연간2 4 0억원이상절감할수있을것으

로 보인다. 납세자는관공서등을방문하는데 따

른 교통비 및 인건비, 서식구입비용등과 은행을

비롯한금융기관의수납처리비용, 민원업무처리비

용등을절감할수있어연간약 1 , 4 6 0억원이상의

사회적비용이감소될것으로기대된다.

나. 정성적기대효과

홈택스서비스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및민원처리를위하여바쁜일정에도공

무원의근무시간을맞추기에급급했다. 이제는홈

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세무업부를처리함으로써

이런마감시간에쫓기는불편이해소되었다.

그동안 민원인은 행정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그

안내가부족하여민원처리를위해여러불편을겪

었던것이사실이었다. 그리고공무원도복잡하고

비효율적인행정절차가따른 민원처리를위해 수

작업에의한단순업무에많은시간과노력을소모

해왔다. 그에따라민원인도공무원으로부터만족

스럽지못한민원서비스를받거나단순한업무처

리를 위해 관공서를일일이방문하여처리함으로

써발생되는시간과비용이지나치게소모되었다.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면 납세자는

세금업무를가정이나사무실에서P C를통해해결

할수 있게되므로시간적·공간적제약에서벗어

나 전국 어디서나 2 4시간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모든 세금관련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처리

됨에따라행정의신속성과정확성이보다증대되

고, 납세자와세무공무원의접촉기회가축소되어

세정의투명성도한층제고될것으로보인다. 더구

나 범정부차원의민원처리가되는 정보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민원행정의투명성이더욱높아지고

문서 없는 행정이 구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경우에도단순 반복적으로처리하

는업무량이대폭감소되어업무효율성이크게개

선될것으로기대된다.

다. 기타

홈택스서비스는 세금 신고·고지·납부전자민

원등 일련의세무업무를인터넷으로처리하는종

합행정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홈택스서비스가안

정적인정착을이루면, 전세계에서모범적인전자

세정의개발·운영모델로인정받아한층더발전

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세계 수준의 정보기술

( I T )이 뒷받침되어향후 납세자의 편의와 세정의

효율성이제고될수록국가경쟁력을높이는기반이

될수있다. 나아가모든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으므로전자세정

의노하우와I T산업의수출을기약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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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 R )과 정보시스템 구축전략을 수립하는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까지를범위로했다. 

이에따라관련 법령개정대상과업무 개선방

안, 시스템구축방안등이사업범위로도출되었다.

사업계획서및 제안요청서상의사업범위는△ 국

가전자조달체계구축전략수립△조달관련업무

프로세스혁신(BPR) △G2B 관련콘텐츠및전자

서식표준화△조달단일창구구축ISP 및정보화

인프라확충등이다. 이에대해간략히살펴본다. 

먼저국가전자조달체계구축전략수립의사업

범위는크게6가지로나눌수있다. 

△ 전자정부의틀 안에서G 2 B의 비전, 추진방

향및추진지침제시

△G 2 B의전체사업범위및전자조달의개념적

아키텍처 제시 - 국가 전자조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모습, 공공기관의조달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변화관리방안등

△ 단계별사업의추진범위, 일정, 추진체계및

추진방안제시- 조달단일창구구축등 단계별개

선모습

△G2B 추진에관한부처간, 민·관간역할분

담및협력방안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확산방안제시- 실무적

인교육과체계적인홍보방안, 이용실적점검·평

가결과를예산에 반영하는등효과적인인센티브

방안

△ G2B 활성화에따른파급효과분석및 분석

툴 제시- 전자조달을통한공공부문및 민간부문

의경제성평가

다음으로 조달 관련 업무프로세스혁신( B P R )

사업범위를6가지로분류해기술한다. 

△조달관련업무현황및문제점분석- 외국의

조달관련업무현황및우수사례분석

△ 수요기관내부업무프로세스개선- 전자결

재, 재정, 물품관리, 조달EDI 등조달관련시스

템간연계를통한온라인화필요성검토및구현방

안수립, 수요기관내에서조달업체및조달수행기

관과관련된업무프로세스개선, 적격심사등 조

달관련업무의표준프로세스제정

△ 일회업체등록과조달 관련정보일괄제공

방안- 조달관련구비서류의제출폐지를위한정

보공동이용방안, 전기·정보통신·건설산업기술

인력및업체실적등정보공동이용프로세스개선

방안

△ 역경매, 공동구매등 민간비즈니스모델도

입에필요한조치사항제시

△ 수요기관의 전자조달 대행( A S P )과 조달업

체판매대행(hosting service) 등에대한필요성검

토및구현방안

△BPR 결과이행을위한법·제도정비, 기관

별 준비사항등 필요조치사항제시- 정부조달전

자거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전자조달을

위한법적의지강화 모색, 전자자금이체, 구매카

드및시스템구축방안마련(재정경제부재정정보

시스템I S P사업과연계추진/ BPR 산출물에대하

여공청회, 인터뷰등을통한검증절차수행)

세 번째로G2B 관련콘텐츠및 전자서식표준

화사업범위는세부분으로나눴다. 

△ 정부 표준 전자카탈로그체계 제정 - 전자

카탈로그의전자교환및표현체계표준화, 전자카

탈로그기술적포맷, GDAS 등을활용하여항목별

값의분류체계및 속성S e t (특성치) 정의( G D A S :

식과 업체와의대면접촉에의존하는업무처리절

차가여전히주를이루고있었다. 그때문에관련

공무원과조달업체간조달비리개연성이상존하는

등개선의여지가많았다.

이에정부는기존조달체계가가진문제점을전

공공기관차원에서해결하기위해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구축사업( G 2 B )을 추진했다. 특히이 사

업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전자정부 1 1대 사

업중핵심과제로선정·추진함으로써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구축하고, 정부공동의노력을결집할

수있었다.

나. 사업목표

G 2 B는종전의복잡한절차와서류중심의조달

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모든 조달절차를

인터넷을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조달단일창

구(single window)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한다. 민

원서비스혁신사업( G 4 C )이 일반국민대상의종합

적인 전자정부서비스라면, G2B는기업을대상으

로한전자정부서비스로서전자정부의한축을담

당하는핵심사업이다.

구체적으로 G 2 B사업은 우선,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해공공기관과거래하려는기업에게단일접점

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했다. 조달업체는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함은물론, G2B에1회만등록하면원칙적으

로모든기관의입찰에참가하고조달과정의진행

상황을실시간확인할수있게된다.

두 번째로는 전자조달처리지원기능(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개발을목표로했

다. 이기능이개발되면공공기관이나조달업체는

각기관의자체적인조달을위해별도의시스템을

구축할필요없이G 2 B에인터넷으로접속하여표

준화된업무처리절차에따라 조달업무를수행하

게된다. 각공공기관이조달청에조달을의뢰하여

수행하는중앙조달의경우도G 2 B를 통해기존의

조달E D I시스템과의연계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공공조달의포털로서기능할수있다.

마지막으로민간 전자상거래업체와의호환성,

국제간표준준수 등을위해물품분류체계를전자

상거래에적합한U N S P S C체계를근간으로개선

하는표준화사업을목표로했다. 이는물품분류체

계뿐만아니라업체및공공기관을구별하는관리

번호나전자문서의표준 등에 개방된행정표준과

기술표준을수용함으로써시스템의범용성을확보

하게되어어떠한외부시스템과의연계도용이해

진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1) 혁신계획수립용역사업범위

1단계 혁신계획 수립용역은 국가전자조달체계

구축전략수립과 관련 정보 및 서식의표준화등

국가전자조달을위한기반구축에서부터시작되었

다. 그리고 전자조달 처리를 위한 조달업무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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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01] 주요외부시스템연계현황

대상시스템 연계정보 목적

G 4 C - 사업자등록정보 - 필요정보를온라인상으로연계또는확인해공공

(행정자치부) - 시국세완납증명 기관보유정보공동이용으로서류제출폐지

행정전자서명
- 인증정보 - 전자관인을적용하여공공기관의온라인거래의안정성확보

(행정자치부)

- 인증정보
- 온라인거래의안정성확보를위한상호연동이가능한전자서명적용업체실적등정보

전자서명 - 업체실적정보
- 대한건설협회등5개협회와업체정보(기초정보, 실적정보, 경영상태정보, 시공여유율정보)를

( 1 1개시설관련협회)
연계, 시설공사적격심사및PQ 기초자료제공

- 기술인정보
- 건설기술자통합DB (건설기술인, 건축사, 감리인, 측량, 엔지니어링협회)와연계하여P Q심사를

위한기술인정보연계

국가재정정보 - 계약정보 - 국가기관국고계좌에서민간기업의시중은행계좌로전자대금지급

(재정경제부) - 대금지급정보

전자지불 - 대금지불정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의시중은행계좌를통해민간기업의시중은행계좌로전자지급

(금융결제원) - 계좌정보

보증서
- 입찰정보

( 1 1개보증사)
- 계약정보 - 보증사에서각기관으로전자보증서온라인제출

- 보증정보

7개전자조달 - 입찰정보 - 전자조달시스템기보유기관이이중입력없이G2B 통합입찰공고

기구축기관 - 업체정보 - G2B 업체정보공동이용

C I T I S
- 계약정보 - G2B와CITIS 사업관리기능을연계해이중입력방지

(건설교통부)

건산D B - 입찰정보 - 건설교통부건설산업D B에G2B 입찰및낙찰정보를전송하여업체실적확인에

(건설교통부) - 낙찰정보 반영토록제공

표준전자결재 - 문서유통정보
- 표준전자결재시스템을적용하여G2B 생성문서를내부전자결재시스템과연계처리

(각기관) - 전자결재정보

역결과에따라실제이용가능한서비스를개발하

는 데 목표를두었다. 이는포털, 사용자등록 및

관리, 전자조달ASP, 물품분류체계및 각종코드

의 표준화및 외부연계등으로나뉘어있다. 사업

계획서및 제안요청서에제시된시스템개념도는

[그림3 - 4 - 0 1 ]과같다. 

나. 시스템간연계를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

G 2 B ( w w w . g 2 b . g o . k r )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하고, 정보공동이용을위해3 0여 개 이상의외부

시스템과서비스를연계하여처리하고있다. 물론,

개별이용자와는표준전자결재나XML 표준전자

문서유통을통한문서및데이터공유가가능하도

록 하고있다. 그러나인증이나지불등 외부시스

템과의연계가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이용자가

G2B 하나의시스템에서모든업무처리가가능하

도록연계서비스를완성했다. 

예컨대종전인감과같은효력을갖는전자서명

을6개공인인증기관및행정자치부행정전자서명

과 연계함으로써온라인거래의안정성을확보했

고, G4C와 연계하여사업자등록증, 시·국세완

납증명서 제출을 폐지했다. 또한 1 1개 시설관련

협회와연결하여업체평가를위한경영상태, 실적

global data alignment system), 정부표준을 국

가표준으로확산하기위한방안제시

△ 정부물품식별코드체계의효율적활용방안

- 기존정부물품코드의신규코드로의단계적전환

을 위한신·구코드간Mapping 방안, 표준카탈

로그체계제정에따른물품코드구축방안, 조달

물품안내지도(물품정보체계) 제공방안제시

△ 전자조달관련 서식(등록, 입찰, 계약, 지불

등)의표준화방안

마지막으로조달단일창구구축ISP 및정보화인

프라확충의사업범위는분류해살펴본다.

△전자조달의효율화를위한시스템구성방안

(집중형또는분산형) 제시

△G2B 단일창구에대한기술적아키텍처설계

및응용시스템구현계획수립- 민간전자상거래와

관련사항(전자카탈로그, e-Marketplace, 판매대행

등)에대한민·관간시스템연계방안등제시(전

자카탈로그 데이터(Data) 수집·운영·관리·활

용등추진체계및운영방안등)

△구비서류제출폐지를위한기관간정보공동

이용시정보공동이용센터( G 4 C )와의연계방안

△ 수요기관의전자조달대행( A S P )과 조달업체

의판매대행(hosting service) 구현방안

△관련 시스템간연계를위한범위및 방안제

시- 기구축된기관별전자입찰시스템및기관내

부시스템연계방안, 조달프로세스와관련하여공

동이용가능한DB 도출및연계방안, 정부대표전

자민원실및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과의연

계방안, 민간e - M a r k e t p l a c e와연계 방안, 단일창

구의 e-Marketplace 기능 수행 범위와 민간 e -

Marketplace 연계방안

△ 시스템 구축·운영등에 관한 부처간, 민·

관간역할분담방안

△ 전기·정보통신·건설산업 기술인력 및 업

체실적등종합조회시스템구현방안

△ 개인정보보호및 안전하고신뢰할수 있는

전자상거래유통을위한보안대책- 네트워크접

속, 보안, 인증, 지불, 전자문서교환, 디렉토리서

비스등정보화인프라정비방안

△ ISP 결과이행을위한법·제도정비, 데이

터베이스구축, 기관별준비사항등필요조치사항

제시

(2) 시스템구축사업의사업범위

시스템구축사업의사업범위는혁신계획수립용

[그림3-4-01] 목표시스템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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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r t 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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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정보

( 1 1개협회)

보증

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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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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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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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창구민원업무

등정부내9개관련부처공무원들로G 2 B활성화

실무추진단을구성하기로했다.

5월에는G 2 B실무추진단회의를개최하여시스

템 구축시 이용 가능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자원을최대한활용한다는원칙하에향후추

진계획및일정을확정했다. 6월에는‘G2B 활성화

를위한혁신계획수립용역사업’을최종확정하고,

연구용역입찰을공고하게되었다. 이어서혁신계

획 수립을수행할민간용역업체를공정하게선정

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평가위원회( 3명의 관계부

처공무원과6명의민간전문가)를구성하고, 기술

및가격평가를통해선정된삼성S D S컨소시엄과7

월2 0일1 2억5 , 0 0 0만원에계약을체결했다. 

한편, 정부는G 2 B활성화사업의경우이해관계

자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달업체, 민간경제단체, 관련협회, 민간표준화

기구, 인터넷업계, 공공기관등 이해관계자등을

대상으로하는의견수렴에최대한의노력을기울

였다.

그 일환으로2 0 0 1년 8월7일기획예산처차관

주재로G2B 활성화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개최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이하 특위)위원, G2B활성화실무추진단, 중앙부

처, 지자체, 공기업 등 수요기관, 조달업체, 전경

련, 보증·인증협회관계자등1 0 0여명이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의조달절차혁신및민간조달업

체의 비용절감·편의제공등 사업의주요추진방

향및 계획등을논의했다. 이어서공공기관, 조달

업체등G2B 관계자들을대상으로착수워크숍( 8 .

2 8 ~ 2 9 )을 개최하여조달현황분석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중점 파악하고, G2B 목표모델설계의

방향을수립했다. 

그이후 1 1월1 3일에는중간보고회를개최하여

그동안추진해온 용역사업의중간결과를점검·

평가했으며, 다음날인1 4일에는G2B 관계자대상

중간워크숍을통해국가조달전략및추진방향, 물

품, 시설/용역프로세스표준화, 목록시스템등과

관련한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을위한집중

논의를펼쳤다. 특히1 2월 1 1일에는그동안의연

구용역결과를기초로G2B 활성화방안마련을위

한 공청회를개최하여G 2 B시스템의서비스내용

및공공기관의이용범위, 민간업체의참여범위등

에대한의견을수렴했다. 

아울러학계, 민간경제단체및 인터넷업계등

관계 전문가 중심으로 G 2 B활성화자문위원회를

구성, 3차례의자문회의도개최했다. 이처럼다각

적인검토와연구용역방향에대한자문등을거쳐

2 0 0 2년 1월2 2일‘G2B 활성화를위한혁신계획

수립연구용역사업’을완료하게되었다. 

이 외에도각 기관들이개별적으로자체전자

조달시스템을구축하기보다는G 2 B시스템과연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2 0 0 1년6월1일과2 1일에는전공공기관에‘중복

개발방지지침’을 시달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무

분별한자체개발로인한 예산의중복투자를사전

에방지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민간과정부의물품분류, 조

달업체코드등이상이하여민간조달업체와의거

래시호환성이확보되지않아, 이를해결하고전자

거래의효율화를위해표준화추진필요성이대두

되었다. 이에 G 2 B실무추진단은 전자상거래표준

화통합포럼, 한국유통정보센터, 한국전자거래협회

자료, 기술인정보등을공유하고, 11개보증사와

는선금·입찰·계약·하자보증등각종보증서를

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게했다. 아울러금융결제

원 및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고및각 시중은행을통한물품대금의전자이체

가 이루어지게되었다. 표준전자결재시스템연계

를 통해서는 이용자가 이중입력 없이 편리하게

G 2 B를 이용할수 있게되었다. 주요시스템의연

계현황은[표3 - 4 - 0 1 ]과같다.

다. 주요서비스의운영현황

G 2 B시스템은2 0 0 2년9월 3 0일서비스를개시

한이후1 2월말까지3개월간총4 1 3만여명이접

속하고콜센터문의가급감하는등안정화단계에

돌입해정상운영중이다. 현재2만3 , 0 8 6개기관의

3만4 , 1 8 6명의이용자와7만7 5 6개 업체의1 2만

5 , 5 9 5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 , 9 6 8개 기관이3만 4 , 7 7 3건의 입찰을공고했으

며, 공고된입찰중 전자입찰비율은83.4% 수준

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에 전자입찰로집행된

실적은2만8 , 1 6 1건으로모두3 9 8만여명이참가

했고, 5조9 , 6 2 3억원상당을계약했다. 또한쇼핑

몰에서구매가가능한일반상용품의경우전체의

9 4 %인 2조 1 9 5억원상당을공공기관이직접 구

매했다.

이용확산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이용자교육

의 경우, 8월이후1 2월까지총 1 0 0여 회에걸쳐

1 0만여명을대상으로실시한바있다.

3. 사업추진경과

G 2 B시스템 구축사업은 조달행정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분석등 사전준비단계를거쳐, G2B시

스템구축을위한발전방안을마련하는G2B 활성

화 혁신계획수립단계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G2B) 단계등2단계로추진되었다.

가. 1단계: G2B 활성화를위한기본

계획수립(2001. 4~2002. 1)

먼저, G2B사업은조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

제고를위한 정부혁신사업의일환으로2 0 0 1년 1

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행정정보화전담작업반에

서 신규개혁과제로선정되었다. 이에기획예산처

는같은해1월부터각부처총무과구매담당자들

의사용자측면불편사항및요구사항, 한국전력을

비롯한7개 전자입찰시스템기 구축 공기업등의

전자조달현황및요구사항, 그리고민간조달업체

등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G 2 B활성화

사업추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4월

3일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조달청등과관계부

처가참여하는회의를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다

부처관련사업인G 2 B활성화사업은조달및전자

상거래업무와이해관계가없이 중립적이며사업

추진에필요한예산기능을보유하고있는 기관을

중심으로단일추진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각 부

처들의의견 개진이있었다. 이에따라 4월 1 4일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장을실무추진단장으로하

고,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173

제4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G2B)  ▶▶▶

172

제3장 창구민원업무

4. 사업추진체계

가. G2B 활성화혁신계획수립

사업관련추진체계

범정부적추진체계는G 2 B사업의 핵심적인 성

공요소라고할 수 있다. 실제각 부처공통업무로

서각기관별로조금씩상이한절차를가진조달업

무를혁신적으로B P R하는것은정부공동의노력

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특히 G 2 B사업은 단순히

단일업무에대한시스템의구축에그치는것이아

니라, 다부처관련조달행정의개혁사업으로관계

부처의 적극적인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따라서특위아래에다수부처가참여하는G 2 B실

무추진단(단장: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을구

성하여사업을입안하기에이르렀다. 이사업계획

에 따른G 2 B용역사업은기획예산처를대표주관

기관으로, 정보통신부와조달청을공동 주관기관

으로하여추진하게되었다. 그추진체계는[그림

3-4-02] 및[표3 - 4 - 0 3 ]과같다.

나. 시스템구축사업관련추진체계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서는짧은 사업

일정과시스템개발사업의특성상전자조달시스템

의구축및운영경험이있는조달청이단일주관기

관이 되었다. 그리고1단계 사업에서와마찬가지

로 [그림3-4-03] 및[표3 - 4 - 0 4 ]와 같이 관계부

처와합동추진체계를마련하여사업을추진했다. 

시스템구축사업추진에서특위는시스템구축

상황및 문제점등을정기적으로점검·조정했다.

G 2 B지원협의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

하여개발방향확정및관련법령정비, 그리고외

[그림 3-4-02] G2B 활성화를위한혁신계획수립용역추진체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장)

총괄기획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

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획

예산처, 조달청,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

자문위원회

(민간전문가)

전문기술지원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산원등)

콘텐츠표준화반

(기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정보화인프라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조달단일창구I S P반

(조달청)

국방부(조달본부) ,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건

설교통부, 국세청,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

기관

등표준 관련기구및민간기업들과3차례의회의

(2001. 4. 30, 11. 30, 12. 7)를거쳐국내및국제

표준방향과 부합되도록 정부물품 분류체계표준,

전자카탈로그속성표준, 조달업체식별코드체계표

준등의표준화방안을검토·확정했다.

나. 2단계: G2B시스템구축사업

본격 추진(2002. 2~12. 31)

2단계인 시스템 구축은‘향후 정부통합전산환

경구축등으로의이전이필요할때문제가없도록

경제적인방법으로구축한다’는추진원칙등을수

립하고, 관련업무와시스템구축·운영경험이있

는조달청주관하에추진하게되었다.

2 0 0 2년 2월 조달청은 사업계획을 확정·공고

하고, 기술평가와가격평가를통해3월2 9일삼성

S D S컨소시엄과 2 4 9억원에 시스템구축사업계약

을체결했다. 이어서동년4월시스템및데이터베

이스 구축을위한 G 2 B실무추진단(단장: 조달청

물자정보국장)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타 시스템

간연계, 법제도개선, 표준화등의지원을위해기

획예산처, 정보통신부를비롯한관련부처및민간

전문가들로 G 2 B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

부적개발 추진체계를마련하여시스템구축사업

을본격추진해나갔다.

이 외에도4월의업무분석, 5월의상세설계워

크숍을통해공공기관, 조달업체의다양한의견을

수렴하여개발방향을확정했다. 뒤이어프로그램,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등을개발완료

하고, 공공기관사용자및 콜센터요원등에대한

교육을거쳐관련개정법령이시행된2 0 0 2년 9월

3 0일부터본격적인서비스를개시하게되었다( [표

3-4-02] 참조) .

이와 함께 1단계 혁신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시

된관련법령개정도추진되었는데, 개정대상법령

중 재정경제부소관 법령인「국가계약법시행령및

조달사업법시행령」은 2 0 0 2년 7월 3 0일, 「국가계

약법시행규칙」은8월 2 4일 개정완료되어9월3 0

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행정자치부소관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은1 1월2 9일개정·시행되었

다. 또한9월 2 8일 재정경제부장관이개정된「국

가계약법시행령」에 의거해「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고시함에따라G 2 B

운영을위한행정적기반이완비되었다. 이로써이

전부터전자정부구현을위해추진해온「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 제반 법률과

함께조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법적

기반을확보했다. 

[표3-4-02] G2B사업추진경과

일 정 추 진 경 과

◇1단계: G2B 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2001. 4~2002.1)

2001. 4 G 2 B활성화실무추진단구성(4. 14)

2001. 7
G2B 활성화를위한혁신계획수립연구용역사업추진

(7. 20)

2002. 1
조달업무재설계(BPR) 및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 21)

◇2단계: G2B시스템구축사업본격추진(‘0 2 . 2 ~ 1 2 . 3 1 )

2002 .3
G 2 B시스템사업자선정(3. 29) 및개발착수(4. 12)

* 계약자: 삼성S D S컨소시엄(계약금액: 249억원)

2002. 9 G2B 전체서비스개시(9. 12) 및공식개통(9. 30)

2002. 10
국가재정정보시스템, G4C 등타시스템과연계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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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계 협조에 주력해 나갔다. 그리고 조달청의

G 2 B시스템구축단(단장 : 조달청 물자정보국장)

은실제시스템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추진

하게되었다. 

특히 기 수립된‘G 2 B활성화혁신계획’의 결과

대로G 2 B시스템이구축되도록G 2 B지원협의회를

통해표준화, 법령개정, 시스템연계등관계부처

간 이견조정등의역할을수행하도록했다. 각급

이용예정기관및 외부연계대상 기관들로이루어

진검토인단은2차례의워크숍에적극적으로참여

하는등 모든기관이함께이용할수 있는시스템

구축을위해협력했다. 

5. 사업추진과정상특징

가. 법·제도개정의단계적접근을통한

원만한이행확보

G 2 B혁신계획수립용역결과, 필요법령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및「국가계약법시행규칙」,

「조달사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등 4건

이었다. 이 개정작업은 용역결과에서 도출되었던

법·제도개선사항을재검증하고, 관계법령을종

합적으로재검토하여[표3 - 4 - 0 5 ]와같이최종개

정대상법령이도출되어개정이완료되었다.

전자정부사업에서법령개정 작업은실제시스

템구축못지않게사업의성공여부를가늠하는사

항이다. G2B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법령개정폭

이크지않았다. 게다가사전B P R / I S P에서대략적

인개정방향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뿐만아니

라 그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관련부처가모두참여함으로써법령개정작업

은 비교적 원만하게이루어졌다. 그결과 서비스

개시이전에모든관련법령이개정되어행정적기

반이확충된상태에서서비스가개시될수있었다.

관련법령개정과정에서특기할만한사실은경

과조치마련을통해제도변경의혼란을최소화했

[표3-4-04] 추진체계별구성및역할

조 직 주요임무

전자정부특위 ·사업추진관리및부처간이견조정

자문 ·G2B 활성화용역결과에따른시스템구축점검

위원단 ·시스템구축인프라관련기술자문

·기획예산처

- 법령개정, 표준화, 시스템연계 등관련

기관간업무협의·조정지원

·재정경제부

- ‘국가계약법’등법령개정협의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연계방안협의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협의

·행정자치부

정부 - 지방자치단체이용관련법령개정

기관 - G4C 및표준전자결재시스템연계방안협의

- 전자관인및전자서명간호환체계협의

·국방부: 국방EDI 연계방안협의

·산업자원부: 전자서식및전자카탈로그등

표준화협의

- 외부민간전문가포함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 관련시스템연계인프라협의

·건설교통부: 건설CALS 연계방안협의

·한국전산원(전담기관) : 사업관리진행협의

·시스템구축단(조달청)

- 총괄조정반

- 시스템및DB 구축반

- 법·제도개선반

·검토인단( 5 4개기관)

- 각급이용예정기관

실무 ·개발기능의실업무적용검증

추진단 ·각기관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의

연계방안마련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등각급참가

희망기관

- 외부연계및표준화관련기관

·관련각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건설C A L S

협회등

G

2

B

지

원

협

의

회

[표3-4-03] 추진체계별구성및역할

구 분 구 성 수행기능

- 단장: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장 - 추진계획수립및예산확보

실무추진단
-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 실무작업반내·작업반간업무조정

기획예산처, 조달청,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과장급 - 보안체계수립및조정

- 전문기술지원기관의실무책임자 - 평가계획수립및평가결과반영

- 기본계획수립및사업수행총괄

- 반장: 기획예산처행정2팀장 - 공통법·제도정비, 표준화수행

총괄기획반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 분야별작업반간협력체계조정

조달청, 한국은행, 지자체, 공기업의실무담당자 - 평가수행

- 전문기술지원단의실무담당자 - 분야별G2B 활성화방안검토

※조달관련업무BPR/ISP 총괄

- 콘텐츠표준화반장
- 분야별세부사업계획수립/추진

: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총괄과장
- 현황자료제출

- 정보화인프라반장
- 관련법·제도정비, 표준화수행실무작업반

: 정보통신부정보화지원과장
- 용역사업공동관리

- 조달단일창구I S P반장
- 용역결과검토·이행

: 조달청정보관리과장

자문위원회
- 법·제도, 경영및정보기술관련민간전문가 - 추진조직, 추진방안, 법·제도, 표준화,

( 1 5인이내로구성) 개선안등에대한자문

전문기술지원기관
- 한국전산원 - 작업반참여하여전문기술자문

- 한국전자거래진흥원등 - 정보화촉진기금지원사업관리

- 전략/BPR/ISP 수행

용역사업자 - - 단일창구(Single Window)를통한조달정보제공

시스템구축

[그림3-4-0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사업추진체계

G 2 B지원협의회

(조달청차장)

- 정부기관

·재정경제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

획예산처, 조달청, 한국전산원

- G2B 자문위원단

·G2B 혁신계획수립용역자문단

검토인단

- 이용예정기관및시스템연계대상기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조달청물자정보국장)

- 시스템구축단

·총괄조정반

·시스템및 D B구축반

·법·제도개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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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더확고해졌다. 

한편, 시스템의상호 호환성을높이기 위해 시

스템구축및 운영에서각 사용자나기관등을특

정짓는속성값도개방된표준을준수했다. 대표적

인 예가 사업자등록번호를업체의고유번호로적

용하고, 행정자치부에서관리하는 행정표준 기관

코드를기관고유번호로채택한것이다. 이전까지

각 기관은자체적으로부여하고관리하는관리번

호등을사용하여관련시스템연계등을위해서는

개별 시스템마다별도의호환테이블을통한 이중

작업이불가피한문제가있었다. 

앞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수많은기관이공동

으로 이용하고수십개이상의외부시스템과의연

계가필요한G 2 B시스템의특성상, 개방된표준의

적용과준수는이러한연계가가능하도록하는근

간이된다고할수있다. 

다. 범정부적추진체계확립을통한

기관간 유기적협조체제 구축

G 2 B시스템은 다부처 공통사업으로 법·제도

개정 및 이용확산추진 등 관련 부처와의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물리적인시스템 구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3 0여 개 이상의외부 시스

템과연계되어야하는데따른관계기관협의는물

론이고, 특히이용기관이불특정다수공공기관이

기때문에각기관의사용자요구사항을효과적으

로파악하여시스템에반영하는것이가장어려운

문제였다. 이는단순히시스템구축에만그치는문

제가아니라실효성있는시스템이되어야실제이

용대상자들이이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중

요한문제였다고할수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우선G2B 혁신계

획 수립단계에서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G 2 B활

성화실무추진단을구성하여관련기관간회의개최

를 통해관계부처의의견을수렴했다. 아울러건

설관련 협회 및 표준협회, 관련부처와의충분한

의견수렴을거쳐 시스템 구축방향이확정되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부문의

긴밀한협조를이끌어내기위해관계부처가함께

참가한가운데착수/중간/최종보고회, 2차례의워

크숍, 공청회, 3차례의자문위원회등을개최함으

로써관련부처와민간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수

렴했다. 

이러한과정은1, 2차사업공통으로범정부적

인 개발추진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혁신계획 수립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스템구축에서도전자조달구축 및 운영경험이

있는조달청주관하에관계기관협의를위해개발

초기부터G 2 B지원협의회, 검토인단등의 합동추

진체계를구축하고역할분담을통해 의견을조율

했다. 예컨대 개별 기관과 협의를 원칙으로 하지

만, 이견이나현안이있을경우에는G 2 B지원협의

회및특위를통해신속하게의사결정을유도할수

있었다. 

특위를통한 현안 해결의대표적인예는, 마지

막까지진통을거듭했던시중은행지불에있어서

계좌이체수수료지급문제였다. 조달청이금융결

제원및주요시중은행과몇번의협상을가졌으나

개발방안이마련되지않아, 기획예산처등G 2 B지

원협의회의협의를거쳐7월3 1일특위회의에상

다는점이다. 2002년1 2월3 1일까지일부신규기

능들에는경과조치를두어 종전대로의집행이가

능하도록했다. 이를통해전자서명인증서의발급,

G 2 B시스템의이용방법교육미수료등의이유로

G2B 이용준비가미흡한기관이라하더라도조달

업무가중단되지않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

다. 각 공공기관들은2 0 0 2년 9월 3 0일부터개정

된법령에따라G 2 B를이용한조달업무를수행할

수 있음은물론, 불가피한경우종전규정에따라

정상적인업무를수행하면서G2B 적용준비기간

을갖게되었다.

나. 개방된기술표준에따른시스템의

상호 호환성확보

G 2 B시스템 구축의 기반기술은 공개키( P K I :

public key infrastructure)방식의전자서명및 문

서보안기술과ebXML 전자문서표준, SOAP방식

을 적용한문서유통방식이다. 그리고J a v a를 근

간으로한대규모웹서비스구축기술이라고할수

있다. 이를통해민감한전자상거래업무를인터넷

을 통해안정적으로서비스할수 있게되었다. 또

한현재의기술동향을최대한반영하여기존에운

영중인어떤시스템보다도더욱 용이하게문서나

정보교환이가능한기반을구축하게되었다. 

특히전자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공인

전자서명을전업무에적용하고, 전자문서를송신

자 P C에서 생산·송신해수신자P C로 접수토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기반의 end-to-end 보안체계

를 확립했다. 그리고입찰에는매 입찰건마다새

로운키로관리되는국가공인암호화알고리즘을사

용하여보안성을강화했다. 이역시P K I에기반을

두고있는데제3의기관인한국전산원에서발급할

뿐만아니라업무담당자개인이보관·관리하므로

시스템운영자라하더라도이를확인하는것은불

가능하도록되어있다. 만일업무담당자가이를분

실하였을경우에는정해진절차에따라조달청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조달청은다시 한국전산원에

재발급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체계 구축이

[표3-4-05] G2B 관련법령정비현황

법령명 주요개정내용 개정시기

- 종전관보나신문에의하던입찰공고를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토록의무화(제3 3조)하여조달단일창구실현

- 전자입찰의법적지위를강화(제3 9조)하여오프라인입찰을배제한전자적인방법만가능한전자입찰집행허용
국가계약법

- 부정당업자제재통보및게재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토록의무화(제7 6조)하여업체정보관리체계화
개정: 7. 30

시행령
-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한총계약실적보고의무화(제9 4조)

시행: 9. 30

-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에관한근거규정(제9 6조) 마련

- 복수계약자선정을통해공급과정에서품질및가격경쟁을유도(제7조의2 )할수있는복수물품

조달사업법 경쟁계약제도도입 시행: 9. 30

시행령 - 수요물자대금의수요기관직접지불을원칙으로하되, 예산등의사정으로수요기관이요청할경우 개정: 7. 30

대지급가능(제1 2조)

국가계약법
- G2B에등록된업체정보의각공공기관공동이용근거마련(제1 5조)

개정: 8. 24

시행규칙 시행: 9. 30

지방재정법 - 지역제한입찰의예외없는지정정보처리장치공고의무화(제7 0조) 개정및시행

시행령 - 부정당업자제재통보및게재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토록의무화(제7 1조)하여업체정보관리체계화 :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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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발전을선도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로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

된다. 대면접촉을원칙으로 이루어지던조달업무

가 온라인화됨에따라 공무원과기업인이대면할

기회가 감소되어 자연스럽게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효과를낳을수있다. 그뿐만아니라공공기

관간발주내용이하나의인터넷에공개되므로기

관별차이점등이쉽게비교가능해진다. 이를통

해 규격제한등 경쟁제한적발주방식이검증되어

공정한입찰경쟁이촉진될것으로보인다. 공무원

의재량여지가상대적으로축소되고, 시스템에의

해표준화된업무처리가가능한것도투명성을높

이는하나의이유로꼽을수있다. 

둘째로전체공공입찰건수가파악되는등기초

통계수집을통해조달정책수립에유용한기초자

료를축적할수 있을것이다. 그간범정부적인조

달규모와내용은대략적규모외에구체적통계정

보를 입수하기가쉽지 않았다. 그러나G 2 B를 통

해 전체 공공입찰통계가파악될수 있는 소지가

커졌기때문에향후 조달정책수립의기초정보로

활용되리라고본다. 

마지막으로GDP 545조원의12% 수준인거대

조달시장의효율성및 투명성향상이가져다주는

비용절감효과등의국가경쟁력제고요인이다. 이

는또한기업들의네트워크, 공인전자서명등물적

인프라뿐만아니라, G2B를이용한경험이민간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어 e - B u s i n e s s

마인드확산및민간전자상거래의촉진에도획기

적인기여가예상된다. 

(2) G2B로인해개선된 대 국민서비스

주요사례

(가) 모든입찰정보의인터넷공개

그동안 공공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신문, 각기관홈페이지, 게시판등다양한매체를

통해발주정보를확인해야했다. 이에따라조달업

체의 불필요한시간과노력의낭비가수반되었으

며, 이과정에서발주정보의신뢰성과형평성에대

한의문이제기되기도했다. 

개정된「국가계약법령」은 모든 발주정보를

G 2 B시스템에 일괄 공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이

같은불합리요소를해소하고, 모든국민에게하나

의인터넷단일창구( w w w . g 2 b . g o . k r )를통해입찰

정보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특히국방조달본부

등 이미별도의전자입찰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

7개기관의입찰정보도연계하여통합공고함으로

써 명실상부한조달단일창구로서보다 완전한서

비스제공이가능해졌다. 

종전까지는매 입찰건마다발주기관에중복하

여입찰참가신청을하거나등록해야했지만, 이제

는등록업체정보의기관간공동이용으로단한번

만G 2 B시스템에업체등록을하면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등모든공공기관의입찰에참가

할수있다( [그림3-4-04] 참조) .

(나) 대폭적인구비서류제출폐지와

조달과정온라인화

행정자치부 민원업무혁신시스템( G 4 C )과 연계

정되었다. 그리고8월7일특위및관계부처, 시금

고계좌를보유한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주요

시중은행들의간부연석회의를개최하여개발방향

을도출해냈다. 

이밖에6 0여개기관으로구성된G 2 B지원협의

회및검토인단은사용자의견수렴창구로도활용

되었다. 이중 이용대상기관중심으로구성된검

토인단은업무분석및시스템검증에많은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분석워크숍( 4 .

25~26) 및설계워크숍(5. 28~29)에는총 9 0여

개기관이참석하여시스템구축방향을함께확정

했다.

라. 단계적구축전략을 통한

시스템조기안정화

G 2 B는 시스템구축시체계적인단계별추진전

략을통해운영안정성을효과적으로확보했다. 우

선8월1 9일이용자등록등일부서비스를개시하

여 이용기반을확충함과동시에시스템운영환경

을점검했다. 또한9월1 2일에는전자입찰, 쇼핑몰

등주요대외서비스를개시하여핵심기능들의운

영안정성검증을거쳤다. 마지막으로개정법령이

시행된9월3 0일에본격적인운영을개시해운영

초기부터큰문제없이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이

같은운영안정성의가장큰요인은1, 2차서비스

가 선행됨에따라 본 서비스개시 이전에최대한

안정화작업을수행할수있었다는점이다. 아울러

1 2월3 1일까지를사업기간으로하여개발일정이

다른 일부 외부시스템과의 연계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지속적인시스템안정화를수행할수있도

록사업일정을운영한점도작용했다.

관련 법령개정 또한서비스개시이전에완료

되었다. 그간에이용약관, 외부협약등하위규정을

정비하여행정적기반을차질없이확충했을뿐만

아니라관련 법령 개정에서도이용 준비가안 된

기관에한해1 2월3 1일까지종전규정에따른업무

수행을허용하는경과조치를마련함으로써공공기

관들이바뀐제도에수월하게적응할수있는여건

을조성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노하

우와인프라를활용하여개발기간을단축할수있

었다. 기존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인2만

4 , 0 0 0여 공공기관과 6만 5 , 0 0 0여 조달업체를

G2B 이용자로흡수해초기이용기반을차질없이

확충하는전략도성공적이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분석및설계, 개발, 테스트

등 전체 사업일정이5개월여에불과했던시스템

구축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었다.

6. 기대효과

가. 정성적기대효과

(1) 조달행정의투명·공정성제고와

기업경쟁력강화

거시적인 측면에서G 2 B사업의 정성적 기대효

과는 조달행정의투명·공정성제고와기업의편

리를높이기위한환경을조성하고, 민간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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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금지불절차의단순화와전자적

자금이체

검사검수요청이나준공확인요청과같은납품확

인요청을인터넷으로할 수있게 되고, 이에따른

납품확인및대금지급청구역시인터넷을통해이

루어지게되었다. 또한하나의시스템에서계약부

서, 검수부서, 지출부서가지급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대금지불절차가간소화될수있었다. 특

히 국가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정보시

스템과연계하고, 기타기관의경우에는금융결제

원의B 2 B서비스와연계하여인터넷뱅킹방식을

통한계약대금의계좌이체를할수있어대금지급

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림 3 - 4 - 0 6 ]

참조) .

(라) 전자카탈로그확대를통한공공기관

업무효율화

조달청의연간계약체결로일반상용품을공급

하는G2B 계약상품몰을통해가격과품질을보증

하는 상품을 더욱 확대하여공급할수 있게 되었

[그림3-4-06] 대금지불절차개선방향

현행 개선후

재무관
6 .지출의뢰

1 .납품

3 .납품확인서발급

2 .검수요청

4 .납품확인

5 .대금지급요청 7 .국고수표발행/

지출처리

지출관

검수기관 조달업체

재무관

1 .납품및대금지급요청

2 .납품확인및

지출의뢰
3 .지출처리

검수기관 조달업체

개

선

방

향

[그림3-4-07] 공공기관물품구입 효율화

조달

업체

조달

업체

조달

업체

개

선

방

향

공공

기관 3 .발주
3 .발주

1 .상품등록

2 .온라인견적서제출

1 .요구

2 .견적서제출( o f f - l i n e )

공공

기관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전자카탈로그
2 .검색

조달

업체

해공공기관보유정보를공동이용함으로써사업자

등록증,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의제출이폐지되

었다. 이와함께시설관련협회와연계해적격심사

에필요한각종서류제출을면제함으로써구비서

류제출을대폭간소화시켰다. 

입찰서, 계약서, 검사검수요청서, 대금청구서

등 1 6 6종의 조달관련 문서는 전자화하여종전에

관청을방문하거나우편으로제출하던문서의대

부분을인터넷을통해제출할수있도록개선했다.

이같은온라인화는입찰및낙찰, 계약, 납품및지

불등 조달업무를업체에서곧장온라인으로처리

할 수 있게되어불필요한관청방문을해소했다.

온라인처리및진행상황공개는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제고를가져왔다.

[그림3-4-04] 입찰정보 개선방향

현행 개선후

G2B 포털

개

선

방

향

조달

업체

등록

입찰공고

업체공고 업체공고

등록 등록

조달

업체

관련

협회

행정

기관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조달

업체

등록 등록

조달

업체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업체등록정보

통합입찰공고

행정

기관

관련

협회

정보공유

[그림3-4-05] 조달과정온라인화를통한업무개선

현행 개선후

G 2 B

포털

개

선

방

향

계약

입찰/낙찰

대면처리

검수요청

온라인처리

진행상황확인
지불요청

입찰/

낙찰
계약 납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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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품에대한세부규격, 거래조건, 제조자정보

등각종속성을국제표준에맞게개선적용함으로

써상품정보의질적확충을가져올수있는기반을

마련했다( [그림3-4-09] 참조) .

나. 정량적기대효과

G 2 B를 통한공공기관이나기업의비용절감효

과를운영초기인현단계에서산출해내는것은어

려운일이다. 그렇지만혁신계획수립용역결과에

서이전시간비용절감분등을중심으로산출한비

용절감기대효과는연간3조2 , 0 0 0억원에달한다. 

G 2 B를통한비용절감효과는주로업무프로세

스 개선으로인해 발생한다. G2B에의해 거래기

업이관청을방문할필요가없어지고, 구비서류가

대폭감축되어기업편의가증대될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이나공공기관의장기적인인력운영의효

율성 증대, 각종 부대비용의감소 등으로 귀결될

수있다. 예컨대종전4 0 0매분량계약서1건작성

에간인을포함하여총1 , 7 0 0여 번의도장을찍어

야했는데, 이를전자서명1건으로처리하게됨에

따라절감되는비용은만만치않다. 

정량적 기대효과는 혁신계획 수립용역 과정에

서전체 2 4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서면 및전

화인터뷰방식에의한설문조사에근거하고있다.

이는프로세스간소화및표준화, 조달업무의전자

화 및 관련시스템간연계, 목록/업체정보의통합

관리와공동이용등을업무개선유형으로하여각

프로세스별소요시간및 시간당임금률에기초한

비용도출, 자체조달처리건수등을종합검토하

여 산출되었다. G2B에의한 업무개선사항을통

해 6 4개 국가기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576

개중앙정부투자/산하기관등을대상으로비용절

감액을분석하면공공부문및기업부문에연간약

1조2 , 0 0 0여 억원의절감효과가도출된다. 이를

다시예산기준으로전체 공공분야에확대하여산

출한금액은3조2 , 0 0 0억원에달한다.

[그림3-4-09] 정부물품분류체계개선

현행 개선후

정부표준분류체계설계

품목속성체계재설계

정보항목재구성

제도기관별분류/식별/관리체계

품목분류/속성/관리체계상이

공기업

체계

국방

목록제도

물품목록

정보제도 각각상이한

체계적용

▶◀

전기관표준분류/속성체계적용

공기업공기업공기업공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조달청

철도청

국방부

기타국가

기관

다. 그리고기타상품은시중상품몰을이용하여업

체스스로등록하게함으로써조달업체의판로확

대와공공기관의물품선택폭을확대했다. 시중상

품몰은 민간의 1 , 0 0 0여 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5 0여만품목의상품정보와연결하여정보를제공

하게된다. 이로써공공기관은G 2 B에서제공하는

전자카탈로그를통해필요상품을언제든지구입

할수있게되었다( [그림3-4-07] 참조) .

(마) 복수업체계약확대및

직발주·직대금지급

미리계약을체결하여수시로공급하는단가계

약물품의경우, 동일품목에대한복수계약자계

약을 확대함으로써공급과정에서업체간가격 및

품질경쟁을유도해궁극적으로수요자인공공기관

의 편익을증대시킬수 있게되었다. 또한조달업

체에 직접 발주하고대금을직접 지불할 수 있게

함으로써쇼핑몰에서상품을구매하는공공기관의

선택의폭이넓어졌다( [그림3-4-08] 참조) .

(바) 국가목록정보에의한

국가통합자원관리기반구축

그동안각기관별로상이하게운영되어온정부

물품에대한분류체계를표준화했다. 이로써코드

체계중복구축에따른낭비를제거하고, 민간쇼핑

몰 또는 국제간 호환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특히

G 2 B에서는상품분류체계를전자상거래에적합하

고 U N이 권장하는UNSPSC 분류체계를기반으

로 전환함으로써상품을검색하는사람이물품을

신속하게등록, 검색, 활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

[그림3-4-08] 계약방법 및발주개선

현행

G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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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발주및직대금지급>

<계약단위별복수업체계약><계약단위별단일업체계약>

<계약지관경유발주및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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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구축배경및 사업목표

재정경제부는 1 9 9 7년부터 재정관리체제 혁신

작업을진행해왔다. 이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국

가재정관리를통해 정부생산성을획기적으로제

고하는한편, 더나아가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을

더욱강화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재정관리체제의 혁신은 국가재정의 자금과 자

산·부채관리및회계·결산체계를정보화시대환

경에 맞도록전면재정비하는것인데국가재정정

보시스템은그일환으로구축이추진되었다.

기존 재정관리체제는 1 9 5 0년대에서 1 9 7 0년대

에걸쳐도입된제도를기반으로하고있어제도상

의 비현실적·비능률적요소가많았다. 그리고그

동안의변화된재정및 경제환경을제대로수용하

지못하고있었다. 우리나라재정의양대구성요소

인세입세출과기금의관리·운영체계가서로다르

고, 국유재산이나채권·채무등의자산·부채역

시 상호연계성이없이각기개별적으로관리되는

등 국가재정에대한 종합적이고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못했다. 또한재정운영결과에대한평

가, 즉성과관리가미흡하여재정피드백이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고, 회계정보의다양성과신속성,

정확성 부족으로정책수립에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이어려운등재정정보의유용성이낮았다. 이

와 함께업무처리절차와방법이매우번잡하고수

작업환경에맞도록 설계되어있어 정보화를 통해

업무능률을제고하는데도한계가뚜렷했다. 재정

의업무처리를지원하는핵심수단인정보화도단위

업무와기관에따라개별적으로추진되어기관간에

정보가상호공유되지않아많은부분의업무를수

작업을통해처리할수밖에없는실정이었다.

재정관리체제혁신이같은상황을개선하기위

해 국가재정에 경영개념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성( E f f i c i e n c y )과 투명성( T r a n s p a r e -

ncy), 책임성( A c c o u n t a b i l i t y )을제고하는데기본

방향을두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로

세입세출과기금의자금및자산·부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국가재정을통합재정차원에서운영할

수 있는기반을조성한다. 둘째, 성과관리제를도

입하여재정운영결과를철저히점검·관리하고이

를 통해 재정 피드백기능을활성화하는한편, 각

제 목 집필진

제1절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권광호서기관

(재정경제부)

제2절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N E I S )
최병만사무관

(교육인적자원부)

제3절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허명환과장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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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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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내부업무



그동안정부결산은세입세출과기금,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등회계(기금), 또는관리대상자

산별로 각각 결산( 9종)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각 결산간적용범위가서로 달라 국가재정운영현

황 및 재정상태를종합적으로파악하기가어려웠

으며, 재정각 부문간통계일관성도확보할수가

없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기금의경우는기금결

산및채권결산범위에는포함되지만채무및국유

재산결산 범위에서는제외되어있다. 공무원연금

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등은기금결산에는포함

되어도 채권·채무·국유재산결산에는제외된다.

그때문에각부문의결산을종합집계하더라도이

를 통해 국가재정의종합적인재무상황을체계적

으로이해하는데어려움이따랐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이같은난점을해소

하기위해통합재무보고서작성대상회계및기금

의 범위를국가자산을관리하는기금으로한정했

다. 이로써국가재정의운영에직접적으로영향을

주는부문의재무상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게되

었다. 한편, 수입·지출과자산·부채를상호연계

관리함으로써재정각부문간의통계일관성을확

보할수있도록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수행하는기능은재정프

로세스중예산이확정된이후이를집행하고결산

을 하는전 과정에대한업무처리의지원이다. 따

라서예산재배정, 수입및지출관리, 자금·국유재

산·물품·채권채무관리및 회계, 결산업무가이

시스템에서처리된다. 이사업의범위는이러한업

무를처리할수있는정보처리체제를구현하는것

이다.

나. 사업부서및 참여자

(BPR, ISP, 시스템개발등)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가 주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동안추진하던회계

제도과를대신해 재정정보과를신설했다. 사업계

획을수립하고BPR/ISP 수립및정보시스템을구

축하는모든과정이동부서주관으로추진되었다.

이를 위한 용역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L G

C N S (대표정병철)와서은시스템(대표박건주) 컨

소시움이, 업ISP 수립및B P R은가립회계법인(대

표박개성)과삼일회계법인(대표서태식)·안건회

계법인(대표이원해)이수행했다. 이외에감사원

과 기획예산처도 제도정비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었다.

이 사업은 재정부문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구

축하는것이 주요 사업내용의하나이므로국가재

정정보시스템과연계되는정보시스템의운영부서

도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했다( [표 4-1-01] 참

조). 또한전 은행이한국은행과금융결제원을중

심으로국고금에대한전자수납과전자이체체제를

구축하는데참여했다.

다. 주요사업내용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재정업무 전 과정을 자

동으로상호연계처리하고재정전반에걸친종합

적인정보를관리·분석한다. 이는각 중앙관서의

예산집행및자산·부채관리와결산업무를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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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별책임경영체제를확립함으로써재정책

임을 명확히 한다. 셋째, 정부회계체제를 단식부

기·현금주의기반에서복식부기·발생주의기반

으로전환하여재정정보의다양성과신속성, 정확

성을확보함으로써정보유용성을제고한다. 넷째,

재정관련업무처리절차와방법을정보화환경에맞

도록근본적으로재설계하여제도상의비능률적·

비현실적요소를제거함으로써정보화에따른 실

질적인업무능률향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끝으로 다섯째는, 재정관리업무가수작업이나 데

이터의재입력과정을거치지않고각정보시스템

간에 자동으로연계처리될수 있도록재정통합정

보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데중점을두었다.

나. 추진경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구축을포함한재정관리

체제의혁신은1 9 9 7년부터정보화를위한표준절

차에따라단계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되었다. 그

첫 단계로1 9 9 7년 1 0월부터1 9 9 8년 1 2월까지기

본틀을정하는업무전략계획을수립했다. 각업무

별로 상세업무프로세스를재설계( B P R )하는 업무

표준화작업은 1 9 9 9년 5월부터 2 0 0 1년 1 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2 0 0 1년 7월부터1 1월까지재

정부문의통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보

전략계획(ISP) 수립과정을거쳐, 2002년1월에서

1 1월까지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구축했다. 

각 추진단계의좀 더 상세한내용과일정은우

선, 1997년5월재정정보화에대한기본계획을수

립하고같은해 1 0월 정보화촉진기금을지원받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1 9 9 8년 말까지 업무전략계획

(ISP) 수립용역을진행했다. 이업무전략계획수

립을 통해 성과관리제및 발생주의회계를도입했

다. 또한재정의수입·지출및 자금·자산·부채

관리, 회계·결산제도를전면 개편하는제도개선

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이를기초로 1 9 9 9년 7월

재정관리제도개선방안을수립하고제도개선을추

진해나갔다. 이에따라 1 9 9 9년 5월부터2 0 0 1년

1 1월까지정부회계기준안을작성하고계정과목과

정부거래유형을 표준화하며 각 업무별로 B P R작

업이진행되었다. 그결과를반영하여2 0 0 1년 1 1

월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기본계획

인 I S P를수립하고, 그계획에의해2 0 0 2년 1 0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구축했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중앙관서가관리운용하

는 세입세출 및 기금을 적용대상으로하고 있다.

따라서일반회계및 2 2개 특별회계와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3 2개 기금(보장성기금제외)이그

대상이된다. 이처럼적용대상을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하는세입세출및기금으로한정한것은재정

의각부문간통계일관성을확보하고, 국가재정의

재무상태를더욱정확하게진단함으로써재정위험

관리를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

취지에서였다. 

188

제4장 행정내부업무



되어있다( [그림4-1-01] 참조) .

표준재정시스템은 각 중앙관서가 소관의 모든

재정업무를처리하고종합적인재무관리를할 수

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이다. 수입·지출·자금·

국유재산·물품·채권·채무관리 및 회계·결산

등 1 8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단위시스템을 통해 예산배정 및 집행, 자금·자

산·부채관리, 회계·결산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통합정보관리및 분석기능을수행한다. 즉, 각중

앙관서가기획예산처로부터예산을배정받으면이

를 산하관서로재배정하고이에 따라 수입·지출

처리를통해예산을집행하게된다. 수입및 지출

처리과정에서국유재산·채권·채무등 자산·부

채의 변동사항은실시간으로연계하여 관리한다.

또한처리된결과는회계·결산시스템에연계되어

분개, 각종원장및보조장부작성, 결산을자동수

행하며, 중앙관서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므로결산조정분개시일정부분에대해판단

을해야하는통합결산담당자이외의회계공무원

은 기업회계원리를 모르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가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표준재정시스

템은소관별종합적인재무정보를관리·분석하여

의사결정에제공하게된다. 

자금출납시스템은재정자금출납의모든과정을

실시간 전자처리하는시스템이다. 그처리과정은

먼저, 지출관이공사나물품대금을지불할때한국

은행에 계좌이체요구서를전송한다. 그러면한국

은행이 채권자 예금계좌로이체한 후, 그 결과를

다시지출관에게전송하게된다. 이렇게전송된자

료는회계, 결산등 연관시스템에연계되어관련

업무를자동처리할수 있다. 또한수입금징수의

경우에는징수관이납부자에게전자고지서를이메

일로발부하고, 납부자는인터넷뱅킹또는자동화

기기를통해납부한다. 은행은이를자동수납처리

하고, 그결과를징수관에게실시간전송하는기능

을수행하게된다.

통합결산시스템은 각 중앙관서별 결산을 통합

하여 정부 전체의 결산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및예산결산보고

서와함께자산·부채에관한각종부속명세서를

작성하며, IMF의2001 통합재정통계(GFS) 작성

기준에따라정부운영표, 거래외경제유량표, 대차

대조표와현금의원천및 사용명세서등의통합재

정보고서를작성한다.

통합정보분석시스템은재정 전반에 걸친 종합

정보를 생성·관리하고, 다차원·시계열 분석을

지원하고있다. 그리고재정의건전성및 효율성,

생산성등을측정할수있는6 9종의재정분석지표

를일일단위로생성한다.

이밖에회계업무담당공무원들이업무수행과

정에서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필요한지식

을 습득할수 있도록사이버교육시스템이구축되

어운영중이다. 동시스템에서는회계실무와정보

시스템사용법등을교육할수있다.

한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재정부문의 정보

를 통합관리하고기관간업무를연계처리하기위

해각기관이 개별적으로운영하는재정관련정보

시스템과연계되어있다. 이를통해각시스템에서

필요한정보를서로공유하거나연계하게된다. 연

계대상기관및정보시스템현황은[표4 - 1 - 0 1 ]과

같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아직 완성된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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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재정시스템, 그표준재정시스템의정보를

종합하여국가전체의통합재무보고서를작성하는

통합결산시스템, 재정의 수입금을 수납하고 물

품·용역대금을지불처리하는자금출납시스템, 그

리고 통합정보를분석하여재정의건전성과효율

성에 관한각종 지표를생성하는통합정보분석시

스템이핵심응용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은 표준재정시스템이 원활하

게운영될수있도록각중앙관서가개별적으로운

영중인예산·국세·관세등의단위업무관리정보

시스템과연계되어있으며, 한국은행전산망( B O K

W i r e )과금융공동망을통해각금융기관과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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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1]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성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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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2] 재정관련법령정비개요도

재정활동 현 행 정 비(안)

일 반(기본법) 예산회계법 ·총칙 국가재정법 ·재정전반의관리·운영원칙

예산회계법 ·세입세출예산
예 산 법

·세입세출예산

계획·예산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특별회계예산 ·기금운용계획·기타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 *기획예산처소관

책임운영기관법 ·책임운영기관예산

예산회계법 ·예산의수지처리
국고금관리법

·예산·기금의수지처리

수입·지출/자금관리 재정증권법 ·여유자금운용 ·자금관리·운용

책임운영기관법 ·책임운영기관수지처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법 ·자산관리총괄국유재산·물품관리

자산관리
물품관리법 ·물품관리 국가채권관리법 ·채권관리

국가채권관리법 ·채권관리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특별회계자산관리

국 채 법 ·국채발행
국가채무관리법

·채무관리총괄

채무관리 공공차관도입·관리법 ·해외차입 ·종류별관리

보증채무관리규칙 ·보증채무

예산회계법 ·세입세출회계결산
정부회계법

·정부회계전반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회계결산 ·전회계·기금대상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결산

회계·결산 책임운영기관법 ·책임운영기관회계결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결산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결산

물품관리법 ·물품결산

평 가 - 성과관리법 *성과관리제도입전제

필요사항만부분개정하게되었다. 전체적인법령

정비방안은[표4 - 1 - 0 2 ]와같다. 

이러한법령정비방안은그동안「예산회계법」을

중심으로운영되어온 국가재정체제의근간을바

꾸는 것으로서이를 위해서는관계부처와충분한

협의를거쳐추진하는것이필요했다. 또한「국가

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기간등을고려할때

일시에정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웠다. 그래

서 우선적으로 재정실시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국고금관리법」과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도

입과 관련된「정부회계법」에 국한하여 정비를 추

진하게되었다. 「국가재정법」및「국가채무관리법」

등나머지법률은 기획예산처와감사원등관계부

처 협의후 실현가능성을보아가며중장기적으로

입법을추진하기로했다. 

재정의 수입·지출과 자금관리에 관한 법률인

「국고금관리법」은 2 0 0 2년 1 1월 7일 국회에서의

결되어 2 0 0 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계처

리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인「정부회계법(안)」은

2 0 0 2년 2월 제정안을마련하여각 중앙관서와2

차례의협의를거친 후 현재 기획예산처·감사원

과 마무리협의중에있다. 이법안은협의가완료

되는대로법제처심의및 국무회의의결등 후속

절차를거쳐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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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전산적데이터웨어하우징(EDW : enter-

prise data ware housing) 구축을비롯해시뮬레

이션 기능 확충, 원가관리및 성과관리기능보완

등 확대발전시켜야할 과제가많다. 이러한과제

들은 현 단계에서추진실익이없거나2 0 0 2년 1 0

월까지완료해야하는전자정부과제추진시한상

사업기간내추진이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개발

을유보했다. 이는앞으로중장기전략계획에따라

단계적으로구현해나가야과제들이다.

3. 추진과정의문제점과해결전략

가. 법·제도적문제와해결전략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

계등새로운제도의도입과재정관리업무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혁신을 전제로 구축함에 따라 그

운영을위한법적근거마련이중요한과제로떠올

랐다. 따라서 BPR 및 ISP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 법령체계의문제점을분석하고재정혁

신을 추진한선진국들의법령체계와비교 검토하

는 등 관계법령의정비에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결과재정관련법률체계를전면적

으로재정비하는것이타당하다는결론을얻었다.

현행 재정법령은 예산회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체계가구성되어있다. 그러나동법이세입세출예

산의편성과수입·지출절차를중심으로규정하고

있어기본법으로서의기능이미흡하다. 또한여타

법령도시행과정에서각시기마다필요에따라수

정·보완을거쳐체계성과일관성이결여되어있

다. 그래서국고금단수계산법등그동안의재정여

건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사문화된법령도있어

이에대한정비가필요했다. 

이에따라재정관련법령은「국가재정의관리·

운영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이를 기반으로각

재정활동별특별법을두게되었다. 기본법에는재

정운영에관한일반적인원칙과기준을정하고, 재

정계획및예산, 국고금관리, 자산·부채관리, 회

계, 결산및평가등각부문별관리에관한기본적

인 사항을규정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각부문별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절차와방법을

규정했다. 그러면서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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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1] 연계대상기관 및 정보시스템

기관( 2 0개) 시스템( 2 3개)

감사원 회계검사시스템

기획예산처 예산편성/관리시스템

경찰청 면허/방범관리시스템

국세청 T I S

관세청 E D I통관자동화시스템

특허청 특허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P o r t - M I S

철도청 철도사업통합회계시스템

산림청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정보통신부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경기도청 지방세관리시스템

재정경제부(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시스템

통일부(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시스템

재정경제부( 〃) 대외협력기금시스템

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촉진기금시스템

건설교통부(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시스템

한국은행 국고금관리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체시스템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관리시스템

재활용부담금관리시스템

한국전산원 전자인증시스템

국방부 국방재정시스템



있도록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보안/인증, 시스템통합관리, GigaBit 이더넷,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Web, 디스

크미러링,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등의핵

심요소기술을적용하고있다. 

E A I는정보시스템간통합연계를지원하는소프

트웨어로, 기존각기관의다양한정보시스템수정

을최소화하면서상호연계를실현하고유지보수를

용이하게할수있게한다. XML은웹환경에서데

이터교환을위한표준포맷을지원하는기술이다.

이는조달청의전자조달시스템( G 2 B )과 자료교환

체제를 구현하는 데 활용했다. 보안/인증은 한국

전산원의전자인증시스템을이용하여인증서를발

급 받은 자만이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접속할수

있도록했다. 접속후국가재정정보시스템내에서

중요한자료를송·수신할때에는자료를암호화

함으로써보안성을높였다.

전산자원통합관리시스템도입을통해서는국가

재정정보시스템운영센터에설치한각종전산장비

를 통합하여 운영상태를감시/통제하고, 상시 모

니터링으로장애를예방했다. 그리고통신관련장

비로 기존의 이더넷보다 1 0 0배의 대역폭을 가진

GigaBit 이더넷, 데이터·음성과화상의 통합 전

송이 가능한 A T M망, 특정서버에 부하가 집중되

는것을방지하고 서버간의부하를조정하여전체

적인네트워크속도를향상시킬수있는L 4스위치

등통신장비를시스템구축에사용했다. 

다. 타기관과의관계와해결전략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국가재정의 통합정보관

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주요사업내용의하나이

므로각기관이개별운영하고있는관련정보시스

템과연계운영체제를구축해야한다. 이문제가해

결되지않는다면재정업무를수작업과정을거치지

않고기관간·관련업무간에상호연계처리하거나

국가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재정통합정보관리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기위해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하고, 그산하에관계기관과장

급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기관간이견을협의조

정했다. 이와함께실무협의회를보조하기위해관

계기관실무담당자로실무작업반을구성하여연계

에관한실무사항을협의하고방안을마련했다.

라. 사용자문제와 해결전략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사용자(회계업무담당공

무원)가4만여명에이르고있고, 근무하는관서도

전국각지에산재해있다. 그러나사용자교육을실

시할전담교육기관이없는형편이다. 국세공무원

교육원과의협조를통해 동 교육원에회계전문교

육과정을설치하여소집교육을실시할계획이지만

교육가능인원이연간1 , 0 0 0명내외에불과하기때

문에핵심사용자대상교육만을실시할수밖에없

다. 이를해결하기위해사이버교육시스템을구축

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재정관리제도와 실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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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문제와해결전략

기존의재정정보시스템(살리미)은구축당시인

1 9 9 7년의 정보기술및 정보통신기반환경에기초

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일선관서에서 사용하는

P C단독시스템과 중앙관서의 클라이언트-서버시

스템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일선관서에서는P C단

독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고, 그결과를

정기적으로 중앙의 클라이언트-서버시스템에 전

송했다. 이에따라중앙관서와산하일선관서간에

필요한자료를공유할수없었으며, 자료도이중으

로보관·관리할수밖에없는실정이었다. 게다가

일선회계관서는업무처리결과를소속중앙관서에

전송하기위해 데이터를E D I파일로 변환하는작

업을해야하는등번거로움이있었다. 한편. 중간

관리관서가운데재정경제부와통신망이연결되지

않은 관서의경우에는재정정보시스템에있는 산

하기관의자료활용이불가능했다. 이는자료의신

속한수집및정확성확보를어렵게하여재정집행

실적보고관리및결산을수행하는데상당한장애

요인이되었다. 또한단식부기회계기반에따라응

용시스템이단위업무별개별운영체계로구축되어

업무상호간에자료연계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

때문에각업무별자료를이중입력하고중복관리

하는 문제가발생되어업무능률제고를저해하는

가장큰요인으로작용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그동안의 재정정보시스

템 운영경험을바탕으로동 시스템운영과정에서

발생된정보처리및관리상의제반 문제점을해소

하는데 중점을두었다. 이에따라재정정보의통

합관리와기관간업무연계처리를위해각기관별

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2 3

개)과 자료를 연계했다. 그리고사용자가 국가재

정정보시스템에편리하게접속할수 있도록나라

망(행정자치부운영) 및초고속국가망을이용하여

사용자 통신망을 통합하는 등 회계직공무원들의

시스템사용환경개선노력을기울였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적용된기술을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우선 동 시스템이 국가재정에대한

종합적인정보를관리·분석하는실질적인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이되도록현재민간부문에서최첨단

경영정보기술로 각광받는 전사적 자원관리( E R 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개념을정부부문

에 도입하여개발했다는점을들 수 있다. 따라서

각단위시스템별 모듈화및통합연계가가능하게

되고, 회계계정과목, 거래유형및 자동분개처리내

역, 계정과목별관리항목의정의, 기준정보등 다

양한 정보관리기능을 사용자가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E R P개념을 국가재정에

도입하는것은아직다른나라에서는사례를찾을

수 없을 만큼 상당한모험이었는데, ERP는그동

안재정정보시스템이안고있는많은문제점을해

소함과아울러국가재정의효율적운영및 재정업

무 능률 향상에 최적의 해결책을제시해주었다.

이러한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된다면, 현재재정

시스템구축을추진중인다른나라에도좋은모델

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

현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성능 향상을 위해

예산, 국세, 관세등각기관이운영하는개별재정

관련정보시스템의운영독립성을해치지않으면서

정보의 통합관리와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장애발

생대비, 보안및 유지보수편의성등이확보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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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사용법등필요한지식을상시습득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헬프데스크( u s e r

help desk)를운영함으로써사용자들이전화로사

용상의문제점등에대해질의하거나의견을제시

할수있도록했다.

4. 기대효과

가. 정량적효과

업무간소화·자동화에 따라 연간 약 1 , 2 0 0억

원의비용이절감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즉,

일선회계관서에서 5 4 0억 원, 국고수납은행에서

2 5 0억원등연간 7 9 0억원의인건비가절감되고,

세입금영수자료 및 월계대사자료 등 각종자료의

우송이폐지됨에따라2 5 0억 원의우편비용이절

감되며, 재정집행실적보고서류와각종장부·고지

서의 전자화에 따라 1 6 0억 원의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될것으로본다.

이와함께 국가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게됨에따라연간 약 4 , 6 0 0억 원의재정수입이

증대될것으로보고있다. 즉, 정확한재정수지전

망을 통해 국고여유자금을적극적으로운용할수

있게되어1 , 7 0 0억 원의여유자금운용수익을추가

로얻을수있을것으로보며, 또정확한사용실태

파악을통해국유재산을적극적으로운용할수있

게되어2 , 3 0 0억원의재산운용수익을추가로얻을

수있을것으로본다. 또한관서운영경비를정부구

매카드로 집행함에 따라 캐시백(카드사용액의

1 % )을통해연간약6 0 0억원의수입을확보할수

있게되었다.

나. 정성적효과

이 사업은비용절감효과보다는우리나라의국

가재정을더욱 효율적으로관리하고정확한재정

상태진단을통해재정위험관리를해나갈수있는

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그효과가클것으로기

대하고있다. 재정의수입·지출등운영현황이일

일단위로파악되고회계처리과정에서재정활동이

상세하게기록·관리되어재정정보의다양성과신

속성, 정확성이확보됨에따라정보유용성이현저

히 높아지게되며, 이러한유용성있는정보에근

거하여재정·경제정책을수립하게됨으로써정책

의 시의성과정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기술적·인력적한계에따라수행할수없

었던 일을 추가로수행할 수 있게되는등 새로운

행정서비스의창출이가능함에따라 재정의생산

성도획기적으로향상될수 있을것으로본다. 이

와함께2 0 0 1년 I M F매뉴얼에따라 발생주의회계

를 기반으로통합재정통계를작성할수 있게되어

우리나라에대한 국제신인도제고에도기여할수

있을것으로본다.

이 사업의추진에따라변화되는주요 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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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3]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에따른 업무처리의변화(예시)

구 분 구축전 구축후

ㅇ수입관리

ㅇ지출관리

ㅇ채권·채무관리

ㅇ국유재산·물품관리

ㅇ회계제도

- 회계처리·장부기록

ㅇ결산

- 결산서

- 결산주기

-국회제출시기

ㅇ재정운영현황

ㅇ재정상태진단

ㅇ서면고지, 은행방문납부, 수납후자금소속계정정리

( 3 0 ~ 6 0일소요) 후활용

ㅇ국고수표발행, 은행방문하여계좌이체지급( 3 0 ~ 1시간)

ㅇ거래발생시수작업으로발생·소멸내역을기록

ㅇ연1회결산을통해전체현황파악

ㅇ업무상당부분이수작업으로수행

(관리계획/사용료징수등)

ㅇ연1회결산시전체적인재산현황을파악

ㅇ단식부기·현금주의

- 현금출납기록, 전자장부(일부 서면장부)

ㅇ회계별·자산별구분결산

- 회계·자산별별도결산서( 9종)

- 연

- 9월2일

ㅇ월~연단위로파악

ㅇ진단체제미비

ㅇ전자고지·전자납부, 수납즉시자금활용

( 3 0 ~ 6 0일→1일로단축)

ㅇ채권자계좌로전자이체( 5분)

ㅇ수입·지출시스템등과연계 되어발생·소멸내역자동

기록

ㅇ거래발생원천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실시간현황

파악

ㅇ업무처리전과정을전산처리(고지: 3시간→1 0분)

ㅇ재산현황을실시간으로파악

ㅇ복식부기·발생주의

- 자동분개, 모든원장·보조장부자동작성

ㅇ부처별/정부전체통합결산

- 통합재무보고서

- 월, 반기, 연

- 6월3 0일

ㅇ실시간~일단위로파악

ㅇ실시간진단( 6 6종재정분석지표자동생성)

[그림4-1-02] 추진체계구성도

재정통합정보화추진협의회

1 6개 관련기관 과장급

민간자문위원회

재정·회계·I T전문가

실무추진단장

국고국장

실무작업반

반장 : 재정정보과장

업무프로세스 설계팀
(컨설팅업체)

·업무프로세스 상세 설계

·법령정비 지원

·재정관련시스템간

통합·연계방안 마련

·사이버교육교재 개발

·개시재무제표 작성지원

정보시스템개발팀
(SI 업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상세

설계 및 개발

·재정정보망설계·구축

·정보시스템보안대책 강구

·정보시스템사용자 교육

관리·지원팀
(국고국,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및 지원·협의등

·관계법령정리

·총괄, 자금, 국채, 채무, 

채권, 융자, 출자, 국유재산,

물품, 복식부기, 수입·지출,

기금, 결산업무담당

연계·표준화반

재경부·기획예산처 공동

기술지원반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적자원부와1 6개 시·도교육청에시스템을구축

했다. 인터넷환경에서교육행정업무를처리할수

있도록2 7개 단위업무 영역에대한응용 소프트

웨어의개발과하드웨어설치등물적기반을구축

하고 운영환경을조성했는데이에소요된예산은

총5 2 1억원이다( [표4-2-01] 참조) .

나. 사업내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물리적으로는기존시스

템에서 전국 1만2 , 0 0 0여 단위학교 및 교육기관

에 각각의서버를두고 기관별C / S환경에서교육

행정업무를처리한다. 그리고1 6개 시·도교육청

에 서버를구축하고인터넷환경에서교육관련기

관전체의교육행정업무를처리하는시스템이다.

구성내용으로는기존시스템이단지단위학교내

행정업무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은단위학교내 행정업무처리는물론, 학교외

교육기관에서처리해야할제반업무를2 7개영역

으로 분류하여종합적으로연계처리할수 있도록

구축될시스템이다. 

이로써교육기관에서처리된결과물은인터넷을

통해현장교원의교수학습자료로할용된다. 아울

러국민에대한민원서비스에제공할수있도록시

스템의개발과물적기반구축, 기존자료의변환과

시스템운영환경의조성등을추진중이다.

다. 사업부서및 참여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

위해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 실·국장및부교육

감을위원으로하는교육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함께2 0 0 1년6월서기관급과장을

팀장으로1 5명의실무진이팀을이룬임시작업반

(Task Force) 형태의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을구

성하여2 0 0 2년 1 2월까지운영했다. 그리고2 0 0 1

년1 0월 일선현장의의견 수렴과시스템설계등

개발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해 현장 교원, 전문직,

일반직등업무담당자를망라한7 0 0명규모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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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국민의정부’하에서중점추진해온교육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 0 0 0년 말까지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웹기반

학내전산망이완비되고, 모든교원에게1인1 P C

가 보급되는등 명실공히세계최고수준의교육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또한 사회 전반적

으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

적이고 폐쇄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대체할 전국

단위의 통합적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의 필요

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

업이 2 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를뒷받침하고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범정부적

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 1 1대 중점추진과

제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 0 0 1년 5월

1 7일대통령보고이후본격적인사업추진계기를

맞이했다. 

나. 사업목표

각급학교및 교육행정기관에서보유한교육행

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아울러

졸업증명서등 연간8 0 0만 건에이르는교육행정

관련각종증명서를전국의모든교육기관에서온

라인발급할수있도록하여원거리이동으로인한

국민의불편함을최소화하고자한다. 한편, 서식의

표준화와업무처리절차및 방식의개선, 이에따

른 법령및 제도정비를통해행정의효율성을높

이고, 교원의잡무처리시간을줄여교원이본연의

업무인가르치는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목표를둔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N E I S )은교육인

[그림4-2-0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추진체계

교육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위 원: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적용기관

(학교,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 1 5명)

(서기관1, 사무관3, 연구사1, 기타1 0 )

협조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지원반

(한국전산원)

시범운영기관

( 5개 시·도교육청)

실무전담반

(본부및시·도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문위원회

[표4-2-01]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소요예산현황

구분(연도) 정보화촉진기금 국고 지방비 합계 비 고

1단계( 2 0 0 0 ) 6 7 9 - - 6 7 9 BPR/ISP 실시

2단계( 2 0 0 1 ) 9 , 4 8 9 1 , 1 2 9 - 1 0 , 6 1 8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등

3단계( 2 0 0 2 ) 1 4 , 7 9 8 - 2 6 , 0 0 2 4 0 , 8 0 0 H/W 등물적기반구축

합 계 2 4 , 9 6 6 1 , 1 2 9 2 6 , 0 0 2 5 2 , 0 9 7

(단위: 백만원)



1 0월 1 5일부터1 8일까지교육청관계자, 일선교

사등 7 0 0여명이참석한가운데실시했다. 그리고

1 5 0여회에걸친교육청및일선학교방문과관계

자 협의를거쳐, 2001년1 2월 학교와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모든 교육행정업무를분석했다.

뒤이어2 0 0 1년1 2월2 4일에는전자정부추진위원

회주관으로시스템개발현황에대한중간점검보

고회를가졌다. 2002년1월 교육청관계자, 일선

교사등 1 , 3 0 0여명이참여하여 업무분석산출물

검토를위한2차워크숍을실시하고, 그결과를바

탕으로2 0 0 2년 3월까지시스템설계를완료했다.

2 0 0 2년3월부터6월까지는시·도교육청실무자

주관으로설계서를검토했다. 이와병행하여개발

시스템의성능을사전검증하기위해2 0 0 2년4월

부터검정고시업무에관한파일럿시스템을개발·

운영하며그결과를개발과정에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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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실무전담요원을임명했고, 5,400명규모의시·

도실무전담요원도 임명하게 되었다. 또한 1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교육정보화과를중심으로한

업무추진팀이구성되어사업을추진해나갔다. 업

무재설계(BPR) 및정보전략계획(ISP), 응용소프

트웨어개발및시스템공급전담사업자로는(주)

삼성S D S가참여했다( [그림4-2-01] 참조) .

3. 사업추진경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발달과학교교육정보화에따른 선진국

수준정보인프라구축에따라1단계로교육행정업

무전반을대상으로BPR 및I S P를실시했다. 2단

계로는 BPR 및 ISP 결과를 기반으로시스템의

개발과물적기반장비를구축했다. 

가. 1단계: 교육행정업무BPR 및

ISP(2000. 8~2001.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기본계획은교육기관

별, 업무분야별개별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정보화

자원의 논리적 통합·연계, 일원화된교육행정종

합체계확보, 행정효율성을제고하는선진형교육

행정정보시스템구현·운영기반을확립하기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은2 0 0 0년 7월정보통신부의정

보화 지원사업 정책과제로 확정되었으며, 전담사

업체로삼성S D S가선정되고서울, 대전, 광주, 경

기, 경북등 5개교육청이시범교육청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따라 교육행정업무현황분석을

위한실사를교육부-교육청-학교로이어지는업무

처리절차전반을대상으로5개 시범교육청및 해

당학교등을방문하여2 0 0 0년 1 0월부터3개월간

실시했으며, 워크숍등을통하해업무분석결과를

검증했다.

BPR 및ISP 결과△ 교육행정의현행1 0개 업

무9 0개의프로세스를6 8개미래프로세스로재정

립△웹기반기술및초고속정보통신망을기반으

로 한 서비스중심의업무재설계△교육인적자원

부및외부기관의4 1 9개법·제도를조사대상으로

4 5개의 정비과제 도출 △ 표준화 대상으로 서식

3 2 6개와코드3 2 4개도출△ 1 0개 업무대상단위

시스템의응용시스템기능정의등이제시되었다.

나. 2단계: 시스템개발및 물적기반

구축(2001. 6~2003. 2)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개발

(2001. 6 ~2002. 10)

2 0 0 1년 1 0월부터 1년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에서이루어지는모든교육행정업무를인터넷으로

연결·처리할수 있도록업무를분석하고, 응용소

프트웨어를설계·개발하는시스템개발사업이진

행되었다. 사업은2 0 0 1년 9월 삼성S D S컨소시움

이사업자로선정되어2 0 0 1년1 0월부터본격적으

로 시작되었고, 예산은정보화촉진기금9 5억원이

투입되었다. 

업무분석을위한1차실무자워크숍은2 0 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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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대상 업무

단위업무 세 부 내 용

기획 주요업무, 기관평가

공보 보도자료관리

법무 법률정보, 판례정보, 법령질의해석

감사 감사계획및결과, 감사현황분석, 감사자료공유, 사이버감사

재산등록 재산등록대상및내역관리, 재산신고

교육통계 학교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시설현황, 주요업무통계등

입(진)학 초등학교취학, 중학교입학, 고등학교입학등

장학 교육과정, 연구학교, 장학정보, 학생행사관리, 연구대회등

교무/학사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교과용도서

검정고시 원서접수, 성적처리, 고사장관리, 합격처리및각종통계산출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및교육프로그램관리, 학원및교습소관리

보건 학교보건실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부및보건통계

체육 학교체육시설관리, 운동부및선수관리, 각종현황및통계관리

교원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전보, 평정, 승진, 연수, 상훈및징계, 복무, 

기간제교사, 전문직임용, 자격검정관리

일반직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평정, 승진, 연수, 상훈및징계, 복무

급여 월급여, 연봉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연말정산, 기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민원 제증명, 유기한민원,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현황통계등

비상계획 민방위편성, 민방위해제, 민방위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편성, 공익근무요원관리

법인 법인정보, 예·결산, 법인대장

시설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승인, 학교시설사용승인, 시설유지관리, 시설현황, 수용계획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재산대장관리,사용허가/대부관리,폐교재산활용관리

물품/교구/기자재 취득/운용관리, 재물조사, 수급계획, 교구기준안관리, 교구현황관리, 실험실습재료관리, 기자재기준안관리,

기자재현황관리, 기자재통계

예산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이월, 예산운용, 예산통계

회계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현금, 계약/압류, 결산, 자금

학교회계 예산, 세입, 세출,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세무관리, 발전기금

급식 학교급식통계, 급식관리, 급식외관리, 급식분석

시스템 코드관리, 시스템연계, 보안, 사용자인증및권한관리, 로그관리, 인터페이스관리, 배치작업관리, 업무처리승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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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업무는[표4 - 2 - 0 2 ]에서보는바와같

이 학교와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에서수행되고

있는모든행정업무이다. 

사업계획당시에는이를1 0개 대영역, 19개중

영역, 85개단위업무로분류했지만, 2002년3월

시스템개발과정에서업무추진의편의를위해전

체 업무를2 7개 영역으로단일화했다. 개발완료

된프로그램은당초예상본수 4 , 7 5 2본보다훨씬

늘어난6 , 5 7 0본에달한다.

일정별주요추진사항을살펴보면△교육행정

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계약(2001. 10. 10) △

착수보고회개최(2001. 10. 11) △중앙실무전담

반 1차 워크숍(총 7 2 8명 참여,  2001. 10.

15~10. 18) △1 6개시·도교육청사업홍보순

회설명회(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등, 2001.

10~12) △시스템개발추진현황중간점검보고

(대통령, 2001. 12. 24) △시범운영기관서버보

급 및 자료수집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삼성S D S ,

2002. 12. 29) △업무분석완료(2001. 12, 교육

청 및 일선학교등 1 5 0여 회 방문협의) △시범

운영기관 서버 구축 및 자료수집 착수 보고회

(2002. 1. 16) △한국전산원중간감리(2002. 1.

22~2. 2) △제 2차워크숍(총1 , 3 0 0여명 참석,

분석산출물검토, 2002.1.28~2.7) △업무분석/

시스템설계완료및개발 착수(2001. 10~2002.

3) △자문교사단워크숍(총1 8 4명참석, 2002. 5.

24~5. 25) △제3차워크샵(총3 7 0명참석, 산출

물 자료등 검토, 2002. 5. 30~5. 31) △매뉴얼

작성(사용자, 운영자, 자료전환, 2002. 7) △사용

자및업무담당자교육실시(2002. 7. 8 ~10) △

법령 정비(「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2002.

12. 5 공포) △ 전자인증서 발급 및 전달교육

(2002. 6~8) △개발업무시스템테스트실시및

보완(2002. 8~9) △통합테스트및시험운영실

시(2002. 8~9) △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사

(2002. 8~9) △감리 및 검수(2002. 9~10)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개통(2002. 11) 등이다.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물적기반구축및

운영환경조성(2002. 2~2002. 10)

하드웨어등 물적기반 구축과운영환경 조성

을 위해 2 0 0 2년 2월에서3월까지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를통한 의견 수렴과시스템구성표준

(안)에관한조달구매방법등에대한협의를거쳤

다. 2002년3월1 2일시스템구축에따른물적기

반및운영환경조성계획을확정한데이어서, 정

보통신부 및 한국전산원에‘정보화지원사업정책

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4월 4일에사업이2 0 0 2

년도‘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로확정되었다. 이

로써교육인적자원부및1 6개시·도교육청에설

치·운영할 하드웨어(서버, 통합 스토리지, 통신

장비 등) 및소프트웨어, 인증소프트웨어, 연계시

스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물적 기반 및 운영

환경조성사업이추진되었다. 

사업비는당초 총 5 8 3억원(정보화촉진기금및

지방비를3 : 7의 비율로 조성)이 책정되었으나,

2 0 0 2년 5월조달청입찰결과4 0 8억원에낙찰되

었다. 사업자로는삼성S D S컨소시엄이선정되어6

월 계약을체결하고, 10월에는최종설치및 검사

를완료했다. 설치장비는시·도교육청규모에따

라 대규모(서울, 경기), 중상규모(부산, 전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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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논리적 구성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통계D B 부내행정D B

대국민서비스

지원D B

연

계

연계

인덱스D B

민원인정보이용기관

교육행정

통합D B

사도교육청 사도교육청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 각종민원신청

- 교육통계현황조회

- 교육정책홍보

- 학생정보조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정책수립및시달

- 교육정책시행결과분석

- 교육통계분석

타부처

주민정보, 인사정보등

정보공유

( G 4 C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대입전형,

대학인사정보(국립)

기타산하기관정보등

사도교육청

- 정책시행관리및분석

- 교육정책시행

- 예산/회계, 재산, 인사,

물품, 기타행정등

지역교육청

- 교육정책시행

- 예산/회계, 재산, 인사

물품, 기타행정등

각급학교

- 교무학사

- 학교회계, 물품, 

보급/급식등

교육행정업무시스템

기획 검정고시 법인

공보 평생교육 시설

법무 보건 재산

감사 체육
물품/교구/
기자재

재산등록 교원인사 예산

통계 일반인사 회계

입(진)학 급여 학교회계

장학 민원 급식

교무학사 비상계획 시스템

북, 경남), 중규모(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

북, 충남, 전북), 소규모(울산, 제주)로구분했다. 

일정별주요추진사항을살펴보면△물적기반

구축을위한시·도교육청담당자회의( 2회) 및워

크숍 실시(2002. 2. 6~7) △「시스템구성 표준

(안)」검토및 조달구매방법등의견조회( 2 0 0 2 .

2. 19~3. 4) △물적기반구축및운영환경조성

계획(2002. 3. 12)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제

안서제출(2002. 3. 13) △정보화지원사업지원

협의(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2. 3. 14~4. 3)

△ 2 0 0 2년도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 확정·통

보(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2. 4. 4) △조달청



[표4-2-03] 1차수집 대상자료

시스템명 운영환경 사용D B 수집처

학교종합정보관리 C/S, S/A 기반 UniSQL, MDB 학교

교육예산관리 C/S 기반 Oracle, Infomix 시·도교육청

급여관리 C/S, S/A 기반 MS-SQL, MSDE 전기관

인사관리 C/S, S/A 기반 MS-SQL, MSDE 교육청(시·도, 지역)

물품관리 S/A 기반 A c c e s s ( M D B ) 전기관

(3) 사용자및 운영자 교육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운영자의인식또는이해수준에달려있다고판단

되었다. 이에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에서는사용자

및운영자교육계획을수립하고, 이들에대한교육

매뉴얼을작성하여홈페이지에게재했으며, 2002

년7월전담강사교육을 시작으로전국의모든교

직원에게시스템교육을실시했다. 교육은크게전

담강사와업무담당자교육, 운영자와관리자교육으

로구분하여실시되었다.

전담강사와업무담당자교육은시스템운영의활

성화와조기정착을위한것이다. 전담강사교육은

주로학교업무와관련하여학교에근무하는전교

직원에게시스템 사용방법을전달하기위한 강사

교육이고, 업무담당자교육은시·도교육청및 지

역교육청에근무중인전 교직원에게업무에필요

한사용방법을전달하기위한강사교육이다. 교육

은2 0 0 2년7월과8월2차례에걸쳐, 각각7 0 0명과

1 , 2 0 0명을대상으로실시했으며, 이들이전체4 3

만교직원에대한자체전달교육을담당했다.

운영자와관리자교육은교육행정정보시스템기

반구축사업의안정적운영을위해시·도교육청

관리자의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관리·운용하고자실시한전문지식습

득 교육이다. 이는정보화담당자및 관리자를대

상으로2 0 0 2년6월이후계속실시하고있다. 

교원을대상으로한사용자교육은교무/학사영

역에 대한 시범 운영을 연장하고, 2003년3월에

적용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2 0 0 2학년도 2학기중

집중적으로실시하게되었다. 이기간에학교별전

달교육을담당할전담강사요원1 , 2 0 0여명과 2 7 6

개시범학교에대한사용자집중교육을완료했다.

그리고학교별대표자1만2 , 6 8 6명에대한교육을

2 0 0 3년1월까지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4) 공인인증서발급

시스템운용에서가장 문제가될 수 있는부분

은보안문제이다. 업무담당자가아닌다른사람이

시스템에접근하거나정보를왜곡하는일이 있어

서는안 되기때문이다. 전자인증은교육행정업무

에 대한전자적인거래, 혹은각종문서의안전한

송·수신과사용자의신원을확인하여안전한행

정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필요하다.

전자인증에대해서는2 0 0 2년 3월 이후사립학

교 교직원에적용할인증체제와관련하여행정자

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간에이견이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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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뢰, 입찰공고, 제안요청설명회, 기술평가,

계약(2002. 4~6) △물적기반구축(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2002. 9) △시스템구축(소프트웨어기

능구현및최적화, 2002. 10) 등이다. 

사업으로구축될시스템의논리적구성도는[그

림4 - 2 - 0 2 ]와같다.

다. 기타추진내용

(1) 자료수집

2 0 0 0년 9월부터2 0 0 1년 3월까지사업추진을

위한 BPR 및 I S P를 수립하고, 2001년 5월에는

사업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 1대 중점 추진과제

로선정했다. 2001년7월사업에대한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10월개발사업자를선정한뒤착

수보고회를가짐으로써본격추진하게되었다.

2 0 0 2년상반기에는각급학교및교육행정기관

에서 보유하고있는 전산자료들을신규 시스템으

로 전환·활용하기위해 자료 수집작업을실시했

다. 자료재입력에따른행정낭비를줄이고업무

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실시된 사업은 2 0 0 1년

1 1월삼성S D S를사업자로선정하고, 2002년1월

착수보고회를가짐으로써시작되었다. 

2 0 0 2년1월5개교육청(서울, 경기, 대전, 광주,

경북)을시범교육청으로선정하여서버를보급하

고자료수집을위한서버운영교육을실시했다. 그

후, 2월부터4월까지각급학교및 교육청에구축

된모든 자료를이들5개 시범교육청의서버에수

집했다. 1차수집대상자료는[표4 - 2 - 0 3 ]에서보

는바와같이중앙에서보급하거나시·도 교육청

에서자체 개발한프로그램으로학교와교육청에

서 작성·보유하고있는 자료였는데2 0 0 2년 4월

까지 수집된자료는총 3만 1 , 2 5 1건이었다. 자료

들에대한컨버전작업은2 0 0 2년8월에실시했다.

(2) 법령·서식정비

교육행정의전자화를위한법적근거는2 0 0 1년

3월2 8일 법률제6 4 3 9호 전자정부법의공포·시

행으로마련되었다고할수있으나, 교육부문전자

정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관련법령의정비

를추진하게되었다. 2001년1 1월법령개정기본

계획을수립하고, [표4 - 2 - 0 4 ]와같이법률2건및

하위 법령 1 6건에 대한 제·개정(안)을마련하여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도별 서식 차이로

인한전산화장애요인을없애기위해시·도교육

청실무자의검토를거쳐각종서식에대한표준안

을[표4 - 2 - 0 5 ]와같이마련했다.

「교육기본법」및「교육공무원법」등2건의법률

에 대해서는 2 0 0 1년 1 1월부터 2 0 0 2년 5월까지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의결등을거

쳐 2 0 0 2년 5월국회에제출되었고, 법률개정(안)

은 2 0 0 2년도 정기국회 심의·의결 후 1 2월 5일

공포되었다. 조례·규칙등자치법규에대한표준

(안)은2 0 0 2년 5월시·도교육청에통보했으며,

‘공무원승진규정’등하위 법령은 2 0 0 2년 5월부

터 1 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1 2월2 0일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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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4] 정비대상법령현황

구 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합계

제정 - - - 2 - 2

개정 2 2 - 6 6 1 6

합계 2 2 - 8 6 1 8

(단위: 건)

팀 8명과확보한정원1 2명으로조직을구성하게

된다( [그림4-2-04] 참조) .

(나) 시도단위시스템관리·운영

시ㆍ도교육청의경우, 장기적으로는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운영하기위한 조직을신설할예정

이다. 이조직은기존의교육정보화업무수행조직

으로부터독립하여독자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

있는체제를마련하기위한직제개편을추진하게

된다. 직제 개편시까지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재배치·활용하거나한시정원을활용하여

특임팀을운영할수 있도록잠정적으로조치했다

(2002. 2). 이같은조치로2 0 0 2년4월현재전시

도에서특임팀형태의임시 업무추진팀을설치했

지만, 시스템이용활성화및2 0 0 3년3월 학교현

장에서의 교무/학사업무 등에 대한 전면 적용을

위한업무추진에절대인력이부족한점을감안하

여시·도교육청별규모에따라5 ~ 8명의한시정

원을배정조치하기도했다.

(6) 시범학교및 자문교사단운영

시스템을학교현장에적용하기에앞서현장의

의견을수렴하고운용상의문제점을도출하여프

로그램을보완·개선하기위해교육인적자원부지

정시범학교및시·도교육청지정시범학교를운

영하고있다.

시범운영기간은2 0 0 2년3월1일부터2 0 0 4년2

월 2 8일까지1년6개월에서2년간이다. 1차연도

에는전국확산전시범운영, 2차연도에는시스템

확충 및 수정·보완사항발굴업무를담당하게된

다.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시범운영학교는서울·

대전·광주·경기·경북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1 5개교이다. 시·

도교육청지정시범학교는시·도교육청규모에

따라약 1 0 ~ 3 0여개교씩을지정하여총2 7 6개교

를 운영하게되었다. 이밖에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방법과교무·학사업무에대한 현장 교원의

질문등에자문하기위해자문교사단을위촉했다.

위촉기간은2년이며, 전체인원은총 2 0 0명이다.

이들은앞으로현장교사들의질문에대한자문을

비롯하여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사용자교육지원,

학교내사용자인증·보안지원, 교무·학사관련

규정의 현장 적용,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의데이터컨버전및학적부입력현장지원, 시

스템운용상의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제시등의

업무를지원하게된다.

4. 추진과정의문제점과
해결전략

가. 법·제도적문제와해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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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2 0 0 2년 5월최종합의를했다. 시스템에적

용될전자인증체제는한국전산원의공인인증체제

(NPKI :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적용하며, 향후법적근거가마련되면GPKI (Go

-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로전환하

게된다. 한국전산원과의인증서발급협약은6월에

체결했으며, 2002년1 2월 현재 8 6 . 2 %의 인증서

가발급되었다. 전자인증서발급대상은개인은교

육인적자원부및교육청직원과산하기관업무담

당자및 각급학교교직원이다. 기관은전 교육행

정기관및 산하기관및 각급 학교를대상으로한

다. 서버인증서의대상은시·도교육청간, 혹은

중앙간연계되는모든서버이다.

(5) 운용조직및 인력확보

시스템구축이후학교와교육행정기관의행정

업무를3 6 5일 2 4시간중단없이 안정적으로지원

하기 위해서는시도 및 중앙 단위의시스템을관

리·운영할센터가 필요하다. 시스템관리·운영

업무는교육행정업무전반에걸친6 , 5 7 0본이상의

프로그램운영, 43만여명의 교원과행정 직원을

위한교육행정업무처리지원, 850만재학생의성

적·학교생활기록부등교육행정데이터베이스관

리·운영, 졸업증명·성적증명등 학부모를 비롯

한 전 국민에대한민원서비스제공, 업무절차의

지속적개선·보완등에관한업무이다. 이는현행

정보관련부서의업무와역할등그성격이완전히

다르고, 양적인면에서도현행조직이업무를감당

하기는어렵기때문에시도및중앙단위의시스템

관리·운영센터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가) 중앙단위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전반에대한기획, 운영프로그램개발·보

급, 시도시스템과의연계및 공동활용ㆍ통합관

리업무등 법ㆍ제도시행 및 정책적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시스템

개발ㆍ관리ㆍ운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

운영할예정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지원담당관 소속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인력으로4명의정원을

확보하여 2 0 0 3년 1월부터 배치하고,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에는필요인력2 0명중현행행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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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5] 서식 표준화현황

구 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기타 합계

검토대상 5 6 7 9 4 8 7 2 5 0 1 , 4 0 0 2 , 2 7 2

검토 표준안마련 1 8 2 3 1 0 3 9 6 1 , 4 0 0 1 , 6 4 0

결과 기존서식유지 3 8 5 6 3 8 4 1 5 4 - 6 3 2

(단위: 건)

[그림4-2-04] 중앙총괄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조직(안)

중앙총괄센터

운영

지원

담당

시스템

관리

담당

시스템

분석/

개발1 담당

시스템

분석/

개발2담당



(PKI) 기반의접속인증, 전자서명, 암호화를적용

한응용시스템보안과서버의접근제어및사용자

관리를위한서버보안시스템을도입해최적의보

안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데이터에대한보안

과신뢰성을확보했다. 

우선, 네트워크보안을위한침입차단및침입탐

지시스템은외부망으로부터의접근제어, 내부정

보 유출방지, 주요시스템의네트워크접근에대

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통한침입탐지및 대응,

침입차단시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연동등을위해

구축하게 되었다. 서버보안시스템은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관리, 사용자권한관리및접근제어,

시스템자원에대한접근통제구현, 주요파일및

프로세스감시/보호기능등을구현하고있다. 응

용시스템보안(PKI 툴킷적용, RA서버구축)은인

증기반구축, 정보위·변조방지, PKI 기반의접

속인증, 암호화, 시점확인, 부인방지, 공개키기반

전자서명을이용한응용프로그램권한관리및 접

근제어, 데이터베이스의암호화등을구축하여데

이터에대한철저한보안체계를만들었다.

다. 타기관과의관계와해결전략

교육행정업무와관계된타 기관과시스템을이

용한 연계 및 기관간전산자료전송을통한 연계

등에 의해 정확하고신속한정보교환이이루어질

수있도록했다. 이를통해업무효율성제고및민

원서류감축등을실현해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

을 도모하고있다. 이러한타 기관간정보연계는

아직초보적인단계이다. 앞으로연계·활용할수

있는정보를점차확대적용해나가도록관계기관

간의긴밀한협조체제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이

를종합적이고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구를

만들어지속적인연계수행이필요하다고본다. 다

음은타기관과의시스템연계사항이다. 

△ 행정자치부(G4C) - G4C에서제공하는주

민등록등초본( A ~ F형), 호적등본, 토지(임야)대

장, 건축물대장등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수 있도록연계했다. 그결과인·허가민

원의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 인사·재산등의업

무에서온라인으로자료를확인이가능해져업무

효율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 시군구시스템- 2003년9월이전에는초등

학교취학아동명부, 장애인정보등에대한정보를

읍면동에서디스켓으로취합하여교육청에전달하

고있다. 하지만9월이후에는시군구에서자료를

추출하여G 4 C를 통해시·도교육청으로자료를

제공할수있도록했다.

△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부산은행) - 시·도

교육청 교육금고에 납입되는 세입금 납입정보를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전산자료로제공받아시스

템에 반영한다. 이로써 시스템을 통해 납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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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업무를처리하고, 대국민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해업무처리절차의개편과서식의

표준화, 이에따른관련 법·제도의 정비를추진

했다.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행정시스템은 구축대

상업무의법적근거가다르고처리방식이달라시

도간조정가능한범위내에서서식과민원수수료

의 표준 등을 유도했다. 그러나 학원등록업무 등

일부업무의처리방법에대한의견이시·도교육

청간에 상이하고, 그 각각의 의견에 이유가 있어

표준화할수 없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교육

행정업무전반을2 7개 영역으로구분하여구축·

운영하는사업으로단기간내에시·도자치단체

각각의업무를과도하게표준화하기보다는구축된

시스템을적용하면서업무처리절차의개편과업무

를점진적으로표준화할필요가있다.

나. 기술적문제와해결전략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인터넷을기반으로전국

1만여 개 각급학교, 지역교육청,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의인사, 교무학사, 입학, 예산·회

계등 2 7개교육행정업무가정보화됨에따라장애

발생시 전체 교육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4 3만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등에게교육행정업

무에대한2 4시간무중단서비스제공기반및 시

스템에대한 보안관리체제구축을가장 우선적으

로고려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가

장 중요한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서버, Web/

W A S서버, RA서버, 연계서버, 방화벽서버, SAN

스위치등에대해서2가지방법으로이중화및분

산화체제를동시에구축했다. 

첫째는, L4 스위치를통한이중화및분산화방

법이다. 이는W e b / W A S서버, 방화벽서버등에적

용했으며, L4 스위치를통해각서버의상태및부

하를 점검하여이용자들을적절히분배하는방식

으로 이중화된 서버( W e b / W A S서버 4대, 방화벽

서버2대)가동시에업무를처리한다. 이중1대의

서버에장애가발생하면다른서버가자동으로업

무를처리하게된다.

둘째는, HA(High Availability) 구조를통한이

중화 및 분산화체제구축인데 데이터베이스서버,

R A서버, 연계H U B서버, 인덱스서버등을대상으

로 하고있다. HA 구조를통한이중화및 분산화

는 다양한장애유형에대해각 서버시스템이2 4

시간3 6 5일 무정지솔루션구현을위해상호복구

(Mutual Takeover)방식의고가용성시스템을구

현했다. 그러므로어느 한 쪽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다른 쪽 시스템이공유 디스크의자원 및

서비스를인수하게된다. 이같은방법으로이중화

된 2대의서버가동시에가동하도록구성하여안

적정인시스템 운영체제를구현할수 있다( [그림

4-2-05] 참조) .

이와 아울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학생의 각

종 성적, 생활기록부, 인사자료등 주요데이터에

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해다양한방법

으로철저한보안시스템을구축했다. 구축현황을

보면, 침입차단시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도입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했으며, 공개키 기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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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05] 상호복구에의한장애복구구성도(서버A에장애발생시)

서버A는

‘B’를백업

클라이언트

서버B는

‘A’를백업

①

②

④

③ I P설정

A

A A A B B

B



화기술을적용했다. 그리고외부의불법접근에대

비하여 침입탐지및 침입차단시스템을구성했다.

또한 각 서버에대한 서버보안시스템을적용하는

등개인정보보호에대비하여보다완벽한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적용한

정보보호기술중 하나인PKI 기반의전자서명기

술은「전자서명법」에근거를둔다. 사용자개인의

정보보호와시스템신뢰를위해서는사용자입장

에서충분한이해와사용법을숙지하고「전자서명

법」에명시된공인인증서관리에대한기본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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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예산과목별납입정보의관리가가능하여더욱

신속하고정확한세입정보를제공할수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처리시공제하는

개인별기여금및 대출금상환내역에대한 정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전산자료로 제공받

아 급여에반영할수 있도록구축했다. 따라서급

여처리담당자의업무효율은한층더높아졌다. 

△ 교원공제회- 교원공제회로부터교원공제회

가입회원에대한개인별공제액및 대출금상환내

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급여에 반영함으로써

급여담당자의업무효율화를기할수있도록구축

했다.

라. 이용자및 고객문제와해결전략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사용자는크게교육행정

업무를위한내부사용자와대 국민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일반국민으로나눌수있다. 내부사용자

에대한관리체제는사용자I D와공인인증서를통

한시스템접근방식으로최신의정보보호및보안

기술을적용하여안전하게시스템을사용할수있

도록구축했다( [표4-2-06] 참조) .

내부사용자는교육행정업무를처리하는사용자

로서교직원과일반직원을포함하여약4 3만여명

에달한다. 시스템에서는각 사용자의정보시스템

접근시사용자I D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했으며, 타시도전출등으로인한인사이동에대

해서도기존에발급받은 사용자I D를 변경없이

사용하도록했다. 또한사용자I D에 대한 체계적

인업무접근권한부여로해당업무만처리가가능

하도록했고, 업무가변경될경우그 권한만을조

정하여즉시변경된업무를수행할수 있도록했

다. 기존의다른정보시스템에접속할때사용하던

비밀번호에대한관리업무는공인인증서의비밀번

호를 적용함으로써사용자관련 지원업무를대폭

감소시키는방향으로처리되었다.

일반국민이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스템에

접근할경우에는, 사용자I D를 이용하지않고 단

지 공인인증서만을사용하도록하여 기존의정보

시스템에서관리하던사용자ID 및비밀번호에대

한 많은 고객지원업무가불필요해졌다. 공인인증

서와공인인증서비밀번호는사용자본인의P C에

저장·관리되며, 사용자스스로 비밀번호의변경

등이가능한구조로되어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관리되는 개인정

보는 학생 신상정보뿐만아니라 성적, 교직원 및

일반행정직원들의 인사정보등이며, 사용자가가

장우려한부분은 사용자개인정보에대한보호이

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까지

구축한어느정보시스템보다자료보호측면에가

장역점을두고구축했다. 시스템을사용하는환경

이인터넷이기에많은정보가외부에노출되어있

어시스템과이용자사이의네트워크를통한정보

의불법취득이가능하다. 이러한우려에대비하여

타인이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거나

읽어볼 수 없도록최신의정보보호기술인P K I를

적용했다. 아울러시스템을접근하는단계마다보

안기술을적용하여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만

전을기울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근시 본인확인 및 정보

보호를위해서는P K I를 이용한전자서명및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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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6] 민원종류별서비스 실시계획

구 분 대 상
서비스시기및범위

1단계 2단계 3단계

교직원 경력증명서 인터넷신청 원격지발급

재직증명서 〃 〃

퇴직증명원 〃 〃

퇴직예정증명원 〃 〃

연수이수확인원 〃 〃

수상확인원 〃 〃

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1

중입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고입검정고시

제증명 과목합격증명서 1 9 9 1년이후합격자 1 9 9 0년이전합격자

서비스 고입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 졸업증명서 1 9 8 1년이후졸업자 1 9 8 0년이전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생

재학증명서 〃

제적증명서 (초) 1996년이후입학자 (초) 1995년이전입학자

중학교성적증명서 (중) 1997년이후입학자 (중) 1996년이전입학자

고등학교성적증명서 (고) 1995년이후입학자 (고) 1994년이전입학자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생

학생정보 출결사항 시범학교 전학교

성적 〃 〃

학부모 학교생활기록부 〃 〃

서비스 학생건강기록부 〃 〃

학교정보 교육과정 〃 〃

연간학사일정 〃 〃

월간학사일정 〃 〃



련자료를안방에서온라인으로열람할수있게된

다. 그결과자녀의학교생활에대한문제점을조

기에 발견하고상담할수 있는 등 인터넷을통한

가정과 학교의만남이 활성화될전망이다( [표 4 -

2-08] 참조). 

셋째, 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통한대국민만

족도 제고이다. 연간 8 0 0만 건에 달하는 졸업증

명서 등 제증명 발급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필요한 증명서를신청할수 있다.

또한 각종 민원신청시민원인이발급받아 제출

하고있는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등행정기

관 보유 자료를 필요기관이 관련 부처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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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지켜야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고, 자료

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적극적인전자서명에대한 홍보와이해를구하는

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지속적인전자서명에대한교육·

홍보및안내책자발간·보급등을 통해사용자들

이보다쉽게시스템을사용할수있도록유도해야

한다. 그뿐만아니라금융거래는물론, G4C의이

용등다양한응용분야에도공인인증서를적극활

용할수있도록홍보가뒤따라야할것이다.

5. 기대효과

기대효과는크게네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는교원의잡무경감및교육활동전념을통

한 교육의 질 향상이다. 교원들이처리하고 있는

통계작성등단순 반복적인행정업무가전산처리

되고, 복잡다양한업무가표준화되는등일상적인

잡무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과연구, 수

업·학생지도등본연의교육활동에전념함으로써

보다효과적인학생지도와질 높은교육을할 수

있게된다( [표4-2-07] 참조) .

둘째, 인터넷을통한상담등 가정과학교의만

남 활성화이다. 학부모들은인터넷을이용하여자

녀의학교생활, 성적, 건강기록등자녀의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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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7] 교원잡무경감기대효과

단위업무명 현 행 기대효과(절감효과)

각급학교서버 정보부장등소속교사가 ㅇ서버관리업무불필요⇒교육부및 1 6개시·도교육청에서

관리부담완전해소 직접관리 전산직공무원이직접관리

- H/W, S/W관리 - 전국초·중·고등학교 ·목표달성연도: 2002. 10월개통이후

-시스템버전업 ( 1 0 , 0 6 1개교) ·수혜교사수: 13,692명

관리(패치) - 정보부장( 6 , 8 4 6명) ·전산직배치대체효과로인건비절감

- 인력2 , 2 2 6명,   인건비: 334억원

교원의잡무경감 각급학교교사가직접 ㅇ통계처리및보고행위불필요

- 각종통계처리 수작업으로각종통계 ⇒시스템적으로자동생성및누적관리/실시간조회가능

및보고업무 처리및수시보고등 ·목표달성연도: 2005년

- 공문서처리 공문서처리 ·수혜교사수: 348,000명

- 단순통계: 학생현황, ·시간절감: 2.4시간/ 1일(60% 감축)

출결사항, 전출입현황, ·문서유통량감축: 연1 , 3 5 0만건(50% 감축)

급식실태, 학생지도통계등

- 공문서유통량(학교당) : 

2 , 3 0 0 ~ 3 , 7 0 0건

교무/학사관리간편화 수기장부에학기/학년별 ㅇ전자적One/Non-Stop 처리/자동관리로수기장부정리등중복작업

-학적관리 단위로별도수시작성·비치 원천적제거

- 성적처리 - 각종장부약8 6종 ⇒On-line 자동누적관리로상시정보활용및자료오류방지

- 교육과정운영 ·목표달성연도: 2005년

- 학생부관리등 ·수혜자: 모든교원및학생·학부모

·수기장부감축:  66종

[표4-2-08] 인터넷상담기대효과

단위업무명 현 행 개선효과

인터넷상담및 학부모가학교를방문하거나 ㅇ인터넷을통한가정과학교의만남이활성화됨

자녀학습정보제공 교사대면을통한상담및 ⇒방문/대면불편·부담해소

자료열람 ·목표달성연도: 2002. 10월개통이후

·열람가능분야

- 교과학습발달상황, 지능·특기·적성·흥미검사결과, 

진로지도·생활지도상황, 신체발달상황등

[표4-2-09] 대국민만족도제고서비스

단위업무명 현 행 개선효과

제증명발급 민원인이출신학교등을방문 ㅇ전국단위에서인터넷으로신청발급가능

또는우편신청 ⇒지역/기관제한없이언제/어디서나실시간민원서비스제공

- 졸업·재학증명서, ⇒민원처리진행사항의실시간열람및처리결과확인

성적증명서등9 6종 ·목표달성연도: 2002. 10월개통이후

·1차서비스대상: 14종

·연간5 0 3만건

`전입학업무처리 학생생활기록부, 건강 ㅇ O n - L i n e으로학생관련자료를전송하므로민원인불편최소화

기록부등관련자료를 ⇒학부모학교방문불필요

디스켓으로전입학교에 이송 ·목표달성연도: 2002. 10월개통이후

·전입학건수: 505,890건

학원휴원/등록/변경사항등 민원인이해당교육청을 ㅇ인터넷을통한신청으로민원인의방문시간·횟수경감

신고 방문하여신청서를 ⇒접수및처리결과를인터넷으로실시간확인

직접작성신고 ·목표달성연도: 2003년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서류첨부제출자료 민원서류제출시각종 ㅇG4C 등관련부처의연계서버를통하여시스템적으로확인

감축및간소화 증명서를민원인이직접 ⇒민원인으로부터별도첨부서류제출생략

발급받아첨부서류로 ·목표달성연도: 2003년

별도제출 ·감축대상자료: 67종

- 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납세사실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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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시군구의행정정보화는1 9 7 0년대 초 서울, 부

산등 일부구청에서지방세부과업무를전산처리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후1 9 7 0년대말부터1 9 9 0

년대초까지는시도전산실에서지방세업무, 공과

금업무, 인사업무등시군구업무를대행하여전산

처리하는형태로발전해왔다. 이때까지업무처리

는온라인에의한 실시간처리보다는대단위업무

를한꺼번에처리하는배치(batch) 방식의업무가

대부분이었다.

지방행정업무정보화는1 9 8 3년부터범국가적으

로 추진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행정전산망, 금융

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공안전산망, 국방전산

망)에의해발전의큰전기를맞이하게되었다. 

1 9 8 7년부터1 9 9 1년까지5년간에걸쳐 추진된

행정전산망사업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고

용, 통관, 경제통계등 6대업무를전산화하는사

업으로이가운데지방자치단체와관련이있는업

무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업무였다. 이업무

들의전산화는시도에국산주전산기Ⅰ(톨러런트)

을 설치하고, 시군구에 부동산, 자동차 단말기와

읍면동에주민등록P C서버를설치하여민원서비

스를하도록설계·구축되었다. 그리고전국온라

인 민원서비스라는새로운형태의민원처리도선

보였다.

1 9 8 0년대말부터행정전산망사업및 사무자동

화 추진영향으로P C가 도입되기시작했다. 이같

은 P C의 사용편의성과기술발전에힘입어그동

안 주전산기에의해서만업무를정보화하던추세

가PC 정보화로방향을전환했다. 그결과1 9 9 7년

말까지는시군구의 정보화업무가PC 단독, 혹은

P C서버에의한업무로추진되었다. 또한P C가아

닌주전산기에의한정보화도추진되었으나, 국산

주전산기Ⅱ(타이컴)를도입하여자체업무를정보

화하는정도였다.

이처럼1 9 9 7년까지의시군구정보화는초보적

인수준이었고, 업무를처리하기에는몇가지문제

점이있었다. 따라서이를해결해야만정보화를통

한민원혁신및행정효율화가가능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산 주전산기Ⅰ이

1 9 8 8년부터 1 9 9 0년 사이에 설치된 기종으로

[표4-2-10] 서식표준화및통·폐합개선효과

단위업무명 현 행 개선효과

ㅇ서식표준화및통·폐합을통한업무처리간소화

⇒서식표준화및통·폐합( 4 2 % )

서식표준화및통·폐합등 교육행정서식: 1,521건 ·서식표준화: 323건( 2 1 % )

·통합·폐기 : 202건( 1 3 % )

·변경·분할 : 121건( 8 % )

직접연계하여확인하게되므로민원인의제출서

류가 크게 줄어들어비용과노력이절감된다( [표

4-2-09] 참조) .

넷째, 디지털 행정을 통한 교육행정의 생산성

향상이다. 각급행정기관은 문서의 전자화로‘종

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을통해일하는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게된

다. 교육정책은시스템을통해실시간으로정확한

자료를이용한입안이가능해짐에따라 교육정책

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다. 또한인터넷을통해교육행정정보를공개

하고의견을수렴하는등국민의교육행정에대한

참여확대로보다투명하고민주적인교육행정이

실현된다. 동일자료의중복작성으로인한데이터

의불일치와행정력의낭비가줄어들고, 업무간연

계를통한정보의공동이용에의해교육행정의생

산성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표4 - 2 - 1 0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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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정보화전략계획수립( I S P )을 통해시스템개

선정책을수립하여시·군·구의핵심업무인주민

등록등 2 1개분야를종합정보화하는것이중요한

사안이었다. 즉, 정보시스템은5억여건의종합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군구와 읍면동간 및

시·군·구간을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전국단일

망화하여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또한대국민민원서비스개선을위해인터넷과무

인민원발급기(kiosk) 기술등 최신정보기술을적

용하고, 제증명서류감축을위한정보연계도중요

한사업목표였다. 

한편, 그동안PC 위주로운영하던시군구에서

버 등 첨단장비와소프트웨어를도입하여시군구

전산센터를구축하는것도시급했다. 아울러시스

템관리및 업무이용을위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에 대한 정보화기술교육을확대 실시하여정보화

업무처리에필요한마인드를향상시키는것도매

우중요한과제였다.

사업은 1 9 9 8년도부터 2단계 5개년( 1 9 9 8 ~

2 0 0 2년) 계획으로국비와지방비총1 , 5 8 8억원을

투자하는계획으로사업을추진했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업무범위는 주

민등록, 지적, 차량, 환경, 농촌, 보건복지, 지역산

업, 건축, 재세정, 민원,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

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

정, 호적, 재난재해업무등 총2 1개분야이다. 이

중에서차량, 재세정, 건축, 호적, 재난재해등5개

분야 업무는상호 연계하는업무이며, 나머지1 6

개분야업무는신규·재개발업무이다. 

초기자료 구축은 2단계 확산사업을 기준으로,

총2 0억7 , 0 0 0만건(초기입력7 , 0 0 0만건, 전환건

수2 0억건)에달한다. 상호연계되는서비스업무

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G4C(단일민

원창구), 전자결재, 행정처분사항, 지방행정정보

은행(LAIB : loc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bank) 등이다. 

이 사업은시도와는지역개발,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보건복

지, 지역산업등1 0개분야의업무에대해정책자

료, 통계자료등을상호 연계하여제공한다. 건설

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

청, 문화재청등 1 1개 중앙부처와는지역개발, 문

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

방위, 내부행정, 환경,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등 1 3개 분야의 업무에대해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을제공하게된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추진은 업무의

비효율적요소제거와정보공유체계의확립, 민원

서비스의개선등다양한관점에서법적근거를마

련해야하기때문에소관부처의관련법개정이필

요하다. 법·제도정비는정보의공유가가능한구

비서류의감축 및 수작업서식문서의전자문서화

에따른서식표준화등에단기적인목표를두었다.

장기적으로는관련 소관부처의정보화인식을비

롯하여행정절차개선에중점을두고추진했다. 이

7 ~ 9년가량경과됨에따라고장이잦았다. 고장은

곧장서비스중단으로이어져이에따른민원을야

기시키고있어교체가시급한상황이었으며, 국산

주전산기Ⅰ은이미 생산이중단되어유지보수부

품확보조차어려운실정이었다. 다른기종으로교

체하려고해도기기의호환성부족으로전면재개

발에따른비용부담이많았다. 게다가전국에설치

되어있는모든기기를동시에교체할경우막대한

자금투입이필요하다는어려움이있었다. 

둘째, 행정전산망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

고 있어 자료연동이안되었다. 즉, 주민등록전출

입시자동차소유자주소이동처리를별도입력처

리하고, 자동차취득·이전등민원발생시주민등

록등·초본을첨부하게하고 있었으며, 지방세업

무를처리할때도별도로주소를입력해야했다.

셋째, 행정전산망시스템이예산·인력등을 고

려하여시도에설치되어있어 시군구에서업무와

민원처리를하는데는많은불편이따랐다. 시군구

는 행정전산망자료에의해 민원서비스를직접 수

행하고, 행정업무에도가장밀접하게사용하고있

었으나, 시도에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어효

율적이지못했다. 또한시군구의정보화수준은주

민등록등3개분야정도만 전산화되어매우열악

한상황이었다.

이는 당시에 정부의 정보화정책이 중앙, 시도

위주로추진됨에따라시군구정보화기반이매우

취약한것이큰 원인이었다. 정보화투자역시단

체장의관심도와기술, 조직, 재정능력에따라많

은차이가있어시군구간정보화격차가갈수록심

해졌다. 자체단체장이주민에의해선출된이후에

는중앙부처의통제없이정보화투자가이루어져

중복개발에의한예산낭비, 시군구간시스템호환

성부재등많은문제가발생했다. 따라서이를시

급히 방지하고시군구의행정과민원을획기적으

로 개선하기위해범정부차원의시군구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절실히필요했다.

나. 사업목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행정과대 국민

민원서비스혁신을위한 시군구중심의전자정부

구현’이라할수있다. 그핵심은행정과민원서비

스의기반이되는주민등록등2 1개행정·민원분

야에대한종합적인정보화사업이다. 즉, 행정기관

의창구를직접방문해야만처리해주던민원을집

이나사무실에서처리할수있게하고, 1건의민원

처리때문에여러곳을방문해야했던불편을해소

하기위해민원창구한곳에서모든민원사무를정

보시스템을통해원스톱처리할수있도록하는것

이다. 행정기관입장에서도그동안문서위주의비

효율적사무처리에서기관간·부서간·업무간정

보공유를통해신속·정확하게처리할수있게된

다. 복잡한 사무처리도전자결재·전자유통등을

통해간소화하여국민에게는시간적·공간적제약

이없는원스톱·논스톱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

하는것이다. 이처럼지방자치단체행정의효율성

제고와작은정부구현의기반을제공하는것이이

사업의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전반적인 행정·민원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재설계( B P R )를 우선

하여제도·절차를획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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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했다. 법·제도정비추진은2번의 선

행사업( B P R / I S P )에서도출된3 1 7개과제, 151개

법령을근간으로현업의업무조사및 업무담당자

와 면담 등을 통해 개정사항을정리하게 되었고,

개정초안검증및 법·제도개정작업은관련소관

부처에서추진해나갔다.

시군구행정종하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2 3 2개

시군구에는총7 0 0여대의서버가도입되었다. 각

서버에는5만6 , 0 0 0여 대의P C를 상호연계했으

며, 시군구와읍면동은L A N망으로연계했다. 사

업을 통해 구축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그림4 - 3 - 0 1 ]과같다. 

나. 사업부서및 참여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기관이며, 한국전산원이전담기관역할을 담

당했다. 사업 참여규모는 8부 3청의 중앙부처( 8

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3

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와1 6개

시도및 2 3 2개시군구, 전국3 , 5 0 0여개의읍면동

을망라한다. 그리고삼성S D S가주사업자로서포

스데이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씨엔아이에스

(C&IS), 세기정보통신, SQ테크놀로지와 컨소시

엄을구성하여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1) 추진조직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추진체계는 사

업 추진을위한 정책적·전략적방향을결정하는

‘기획조직’, 실제로 사업을수행하는‘집행조직’,

정보화수행에서부터완료후시스템운영을담당

하는‘운영조직’으로 구성했다( [그림 4-3-02] 참

조). 기획조직으로는지방행정정보화사업단장(행

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을주축으로, 위로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있다. 집행조직은정보화실무

전담반, 기술지원반, 사업지원및 감리반, 그리고

전담사업자로 구성했다. 운영조직은시도와 시범

시군구가주축이 되고, 전담사업자가 기술지원을

하는체계로운영했다. 

(2) 투입인력및 사업추진체계

시스템개발및 확산에5년간시스템개발전문

가가 연인원 1만 3 , 0 0 0명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림4-3-02] 사업추진조직

행정자치부장관

기술지원반 실무전담반 사업지원및감리반기술지원반

사업총괄팀 개발사업자
단위업무개발및

제도개선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지방행정정보화사업단

사업추진협의회

를 위해 첫째, 정보의 공동활용을통한 구비서류

감축의근거를마련하고, 둘째로는민원업무편의

및행정처리효율의극대화를위한 활용서식의개

선 및 다양한서식의표준화정비를지원했다. 셋

째, 사회적 변화요구및 행정의 민간이양 추세에

따른 행정처리절차개선 등의 관점에서법령정비

[그림4-3-01]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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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역

산업

농

촌

호

적

지역

개발

문화

체육

상하

수도

축

산

수

산

산

림

도로

교통

민

방

위

재난

재해

내부행정재세정

시군구

서버1

시군구

서버2

시군구

행정종합D B

X M L

서버

민원

웹서버

: 구축완료/연계시스템

: 2단계사업개발시스템

: 2단계사업사업구축D B

: 기존 : 신규

L A I B

서버

그룹웨어

서버

읍·면·동

클라이언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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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시범지역을제외한전시군구에주전산기도

입및응용프로그램설치등확산을추진한뒤다

음달부터정상운영중에있다. 이과정에서주민,

지적, 차량, 보건복지, 농촌업무관련6억3 , 0 0 0여

만 건의 자료를 전환했고,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관련1 , 8 0 0여 만 건의초기자료를입력

했다. 또한3만9 , 0 0 0여 명의공무원을대상으로

1 0개 업무에대해 관리자, 업무담당자, 전산운영

자, 자료입력 실무자 등 대상자별 특화교육이이

루어졌다.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교육교재

등 7만9 , 0 0 0여 권의교재도전시·군·구에배

포했다.

2 0 0 0년 7월부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

에따른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시군구행정정보

화연계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이사업에서는기

존 보건복지시스템보완개발, 위생인허가업무신

규개발, 농촌·환경업무의중앙부처연계및 기초

데이터제공업무,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도입및

연계를개발·적용했다.

(2)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2단계 사업

2단계사업은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

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 등 1 1개 분야로 구분된다. 업무특성상

상수도요금관리, 물품관리등행정내부업무와어

업인허가처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민원인·

허가시스템으로개발되었다. 그리고시군구2 1개

업무에대한각종민원사무를인터넷으로도서비

스할수있게했다. 또한시도및중앙부처와의연

계를통해시군구의각종기초자료를활용하여정

책을 지원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L A I B (지방행정정보은행) 등의 기존 정보시스템

연계·활용을 통해서는 각종 통계정보를 지원할

수있게되었다. 

2단계 사업에서는각종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전국자료를구축하여지금까지인·허가의결격사

항 조회시공문으로확인하던것을전국조회시스

템을통해즉시확인이가능하도록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의경우, 1단계사업에서는단순

히접수·처리중·완료순으로민원처리과정을공

개했지만2단계사업은전자결재시스템과연계함

으로써민원처리과정별결재상황과기본적인행

정처분사항까지공개할수 있도록 보완했다. 2단

계 데이터베이스서버는 H A (무정지시스템)로 구

성하여시스템장애시에도민원서비스가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구성했다. 2000년1 1월부터 추

진한2단계업무에대한개발은2 0 0 2년1 2월마무

리하고2 0 0 2년8월부터추진한2단계업무확산사

업은2 0 0 3년7월에완료하는것을목표로진행중

에 있으며, 2002년1 0월부터 업무별로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다.  

인터넷민원서비스는개발사업을통해5개시범

시군구(서울양천구, 부산동래구, 충주시, 담양군,

포항시)에시범적용후2 0 0 2년1 1월1일부터1 7 8

종에대해G 4 C와연계하여정상가동하고있다. 8

부 3청, 16개시도, 227개시군구및 3 , 5 0 0여 개

읍면동을대상으로하는확산사업은6 , 2 0 0여부서

내5만 6 , 0 0 0여대의 P C에프로그램을설치했다.

또한 7만 9 , 0 0 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

자·사용자·운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

억7 , 0 0 0만 건에대한자료전환및초기자료를입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업무담당 공무원 1만

5 , 0 0 0여 명이자료입력·시험운영등에직·간접

적으로참여했다. 

사업추진체계를세분하여구성및 주요기능별

로기술하면[표4 - 3 - 0 1 ]과같다.

다. 주요사업내용

(1)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1단계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은1단계와2단계사업단계별로구분하여추진하

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

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등

1 0개 업무에대한개발(1998. 1~1999. 8) 및확

산사업(1999. 12~2000. 12)이다. 1단계에서는4

개 시범지역(수원시, 광주 서구, 충주시, 남제주

군)을대상으로시범적용후나머지2 2 8개시군구

3 , 5 0 0여개읍면동에확산했다. 

지적등1 0개업무에대해서시범지역을대상으

로업무분석및모델을설계하여법령정비사항을

도출했으며, 관련부처간업무협의를통해추진환

경조성및세부개발범위를확정했다. 이중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업무는신규

개발하고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업무는연계개

발했다. 

시범적용을 통해 개발시스템에 대한 미비사항

및개선사항을도출하여보완하는한편, 2000년9

월의1개월간전국시험운영을거쳐2 0 0 0년1 0월

[표 4-3-01] 사업추진 기구별 주요 기능 및 역할

기구별 구 성 주요기능및역할

정보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 사업계획심의·조정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위 원: 각부처장관등 - 국가중요사업추진상황점검

- 위원장: 민간위원 - 관련부서업무협의·조정

지방자치정보화 - 위 원: 각부처차관, 민간위원등
- 사업계획검토

분과위원회 - 위원장: 행정자치부차관

시군구행정정보화 - 위 원: 각부처국장등 - 사업계획실무협의

사업추진협의회 - 위원장: 행정정보화계획관 - 법·제도개선사항협의

- 위 원: 부처및시·도정보화담당관,  한국전산원 - 기타사업관련중요사항협의

시군구행정정보화 - 단 장: 행정정보화계획관 - 추진협의회운영

사업단 - 반 원: 실무작업반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총괄

- 반 장: 해당부처담당 - 사업추진총괄및의견조정

실무전담반 - 반 원: 자치단체공무원,  전담사업자직원 - 법·제도개선및표준화

- 업무및기술개발관리

부처별업무추진팀 - 팀 장: 협의회위원
- 법·제도개선및표준화지원

- 개발·확산지원

시범지역 - 팀 장: 지방자치단체장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적용

- 정보화기반및마인드조성

개발사업자 - SI사업체
- 실무작업반운영참여및지원

- 개발·확산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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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제도정비지원과정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한행정혁신과민원인의편의증대를목표로

행정절차간소화, 구비서류간소화, 서식표준화등

에 중점을두고, 2단계선행사업에서도출된3 1 7

개과제및개발사업수행중추가로도출된신규과

제1 2개를포함하여추진했다. 

2단계사업에서정비과제로확정된1 7개 법령

에 대해 소관부처별로법령정비를추진하는과정

에서초기에는법령소관담당 공무원을이해하고

설득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지속

적인 방문을통해법령정비의필요성을이해시켰

으며, 그과정에서전자정부특별위원회차원의독

려도큰힘이되었다. 

보다효율적인법·제도개선을위해단기과제

를우선개정하고, 장기적으로개정이필요한과제

에대해서는「전자정부법」에근거하여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한편, 국회일정및상위법령의개

정지연등부득이한사정으로일부법령개정이지

연되고있으나, 「전자정부법」및「민원사무에처리

관한법률」에의거하여우선시행하고있다. 

4. 기대효과

가. 정성적기대효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를 통해 기대되는 정성

적효과는정보공동활용을통한행정및민원서비

스 혁신, 인터넷에의한무방문민원서비스실현,

지방자치단체중심의전자정부실현, 행정효율성

향상등으로요약할수있다.

(1) 정보공동활용을통한행정및

민원서비스혁신

구비서류의대폭감축등민원행정의획기적개

선측면을보면, 민원신청시필요한첨부서류에대

해 시군구간, 또는시군구 내 정보 공동활용으로

제출을폐지함으로써서류발급을위해여러기관

을방문하는불편을해소했다. 이에따라민원처리

에필요한신청서1부만제출하고, 기타필요한서

류는관계기관간정보공유에의해처리하게되었

다. 그리고민원처리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공개

하여 민원인들에게행정의신뢰감과투명성을제

공하고있다. 사업결과, 전국어디서나시간에상

관없이인터넷을통해민원을신속하게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을구현하여정보화시대에걸맞은대

민서비스제공이가능해졌다.

(2) 인터넷에의한무방문민원서비스실현

전자인증제도를활용한인터넷민원서비스시행

을통해가정또는사무실에서도민원신청및처리

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안방민원서비스기

반이확립되었다. 

그결과민원신청및처리시행정기관을방문해

야 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간

적·장소적제약을극복한주민편의위주의민원

서비스 혁신을 구현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

서 주민등록등·초본등 3 8종의증명을발급하도

력하는등의작업을거쳐2 0 0 3년1월말정상가동

에들어갔다.

이밖에2단계사업계획일환으로현재읍면동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시군구단위로이관하여재

구축하는사업도2 0 0 3년 9월완료를목표로추진

중에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해왔던

주민정보파일관리업무가시군구에서데이터베이

스형태로관리하게됨에따라보다안정적인운영

을기할수있게된다. 또한기존의사설망( X . 2 5 )을

이용함으로써통신속도가저하되고통신비를과다

지급하던일이지방행정정보망으로전환운영됨에

따라연 6 0억원의통신비를절감할수 있게된다.

아울러무인민원발급기에서발급하고있는주민등

록등·초본도2 4시간발급이가능하게되며, 인터

넷을통한증명발급도가능할것이다.

3. 추진과정의문제점과
해결전략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그동안 자치단

체별로추진되거나예산이풍부한시군구만추진

되어온 정보화와는 달리, 전국 2 3 2개 시군구 및

1 6개시도, 8부3청의중앙부처등모든행정기관

을대상으로2 1개전행정업무에대해5년이상추

진해옴에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많은애로가있

었다. 

그러나시범시도및시군구를대상으로시범적

용을통해단계별로추진하면서대두된많은문제

점을 파악하여적절히대처함으로써전국 확산시

시행착오를대폭 줄였다. 그동안사업추진과정에

서나타난애로점과해결책을시스템개발및전국

확산, 법제도정비측면에서살펴보겠다.

가. 시스템개발 및 확산과정

총프로그램개발량이2 1개분야 7 , 0 0 0여본으

로시스템규모가방대한반면, 상대적으로사업기

간이짧았다. 그기간동안프로그램개발·시험운

영·확산·적용을 위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공무원들의잦은 인사이동으로업무의연속성확

보에도많은애로사항이있었다. 이를해결하기위

해 사업을2단계로구분하여추진했다. 1단계사

업은이용도가높고시급한업무를위주로했으며,

2단계사업은1단계사업이완료되어야효과가있

는업무로구분했다. 

확산사업에서는 시군구별로 정보화 기반 인프

라 수준 차이가 많고, 공무원들의정보화 마인드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 걸림돌이었지만

상설교육장을이용한교육과기술이전을통해 해

결했다. 2단계확산사업(2002. 8~2003. 7) 기간

동안에는아시안게임, 대선등국가주요행사등으

로 상당수의지방공무원이차출됨에따라 개발된

시군구행정시스템에대한교육및자료구축등의

작업이지연되었다. 그렇지만권역별로전문확산

요원을상주시키면서지속적인교육과확산사업을

지원토록하여문제점을해결해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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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과태료3 0만원)하는등 총 2 2종의제증

명서류를폐지했다.

아울러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의 도입으로 각종

민원처리과정을신속하게공개하고있으며, 2002

년 기준으로인·허가등 9개분야에서월 8만여

건이공개되고있다. 2003년2월자치단체공개대

상민원사무가기존4 3 7종에서7 7 3종까지확대되

면시스템이용률도점차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전자정부 기반조성 측면에서는 시군구에 지

적·차량등1 0종, 4억7 , 0 0 0여만건의국가주요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수평적(시군구내, 시군

구간)·수직적(시도, 중앙)으로 정보를 연계함으

로써 전자정부의근간인공동활용의기반을마련

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민원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됨에따라 시스템에서정보열람이가능한구

비서류에대해서는행정기관을방문하지않고 인

터넷으로 민원신청서만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했

다. 이로써해당부서를방문하여구비서류를갖춘

후민원창구를통해민원을신청하던종전의불편

이해소되었다. 

행정업무별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행정의 지

하수 개발업체등록/변경의경우 과거에는타 시

군구에 공문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확인함으로써

누락및업무처리지연요소가있었지만지하수개

발업체정보의실시간확인이가능해짐으로써1주

일이 소요되던민원을즉시 처리할수 있게 되었

다. 그리고도로교통행정의전국분자동차정보조

회는정보연계를통해조회를할수있어업무처리

기간이1 4일에서즉시로단축되었다.

수산행정의 경우에는 불법어업 이력을 전국에

공문을통해파악하던방식에서, 불법어업이력통

합관리를통해어업인허가업무조회를하게되어

업무처리기간이3일에서1일로짧아졌다. 

농촌행정은 과거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인

및 신청농지의 확인 및 부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시군구에공문으로통보하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이제는주민정보와관내지적

정보, 농지원부정보와의연계를통한부적격대상

자의전산관리및전자적확인이가능해져업무처

리기간이2 0일에서1 0일로반감되었다.

민방위업무의경우, 인력자원의자격면허가시

도, 시군구, 읍면동에통보될때 누락이발생되거

나면허취득정보도달시간이오래걸렸지만인력

동원관련자격면허를중앙에서정보망을통해전

송함으로써 3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일로

단축되었다.

한편, 전국행정처분사항확인은종전까지약1

주일정도가소요되어도정확한파악이어려웠다.

이역시중앙의전국분행정처분통합자료를이용

함으로써불법인허가를방지하고, 1주일의업무

처리기간도단하루로해결할수있게되었다. 

나. 정량적기대효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의 정량적 효과는 민원

처리시간단축, 민원서류감축, 증명서발급및발

송건수등의정보화효과지표를도출하고, 이를기

준으로분석했다. 지표의도출은인터넷민원을포

함한1 0개업무영역을대상으로진행했으며, 업무

영역별로도출된 정보화지표를대민서비스, 행정

록하여주민들이행정기관을방문하지않고도증

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했다. 

(3) 지방자치단체중심의전자정부실현

시군구에구축된국가주요정보2 1개분야의종

합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위로는시도및중앙

부처에 각종 통계·정책정보를제공하고, 아래로

는읍면동을통해제증명발급등민원처리를함으

로써수직적인정보연계체계가구축되었다. 아울

러2 3 4개(출장소포함) 시군구와수평적으로연계

되어전국온라인시스템을구축했다. 그리고종이

문서나자료가전자적으로생산, 처리되고각종정

보가유통될수있도록전자결재및문서전자유통

시스템을연계함으로써전자정부의기반을구축하

게되었다. 

(4) 행정효율성향상기틀마련

행정업무재설계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화 측

면에서는민원서류감축, 종이없는행정, 정보공

동활용을통한행정업무간소화, 효율성향상등으

로행정처리의전반적분야에개혁의기틀을마련

했다. 이와함께 유관기관(중앙및 시도, 읍면동)

간문서등 정보유통의전자화로행정효율을향상

시켰다. 그뿐만아니라정보생산은한곳에서, 정

보활용은필요한모든곳에서가능토록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보의 중복생산

및유통에따른비능률·고비용을해소했다. 또한

민원접수에서부터처리결과, 내부행정통계, 보고

업무등정형적·반복적업무의자동화를통해모

든정보의신속한 처리와일관성을유지하게되어

행정업무에소요되는부하를대폭감소시켰다. 행

정업무담당자입장에서는통합 데이터베이스구

축으로필요한자료를직접 실시간검색·활용함

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업무별로주요개선효과를살펴보면, 먼저1단

계사업의경우보건복지행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자료작성및 조사서식이1 5종에서1종으

로 통합되었다. 그리고처리일수는3 0일에서7일

이내로, 자료조사는2 0일에서4일이내로, 신청자

기각처리는2 0일에서즉시처리로, 신청자급여처

리는7일에서2일로각각단축되었다. 지역산업행

정의옥외광고물인허가민원은자료작성및조회

기간이2일에서1 ~ 2분이면처리가가능하다. 그

런가하면환경행정의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는 부과처리 소요일수가4 4일에서 8일로 단축되

었고, 각종고지서반송률은0 . 5 %로감소되었다. 

재세정행정의 지방세 과세자료 추출업무의 경

우에는과세대상자료및주소확인이수기에서실

시간으로 자동화되었다. 거주지이동시 주소이전

신고는 종전 같으면 주민등록등·초본을 수시로

발급·제출하거나공무원이열람하여정정했지만,

현재는1 0종에대한관련업무주소가일괄적으로

자동갱신된다. 

대민서비스 개선효과 측면에서는, 무인민원발

급의경우3 8종의제증명에대해서행정기관을방

문하지않고현재전국적으로설치되어있는7 1 2

대의무인민원발급기에서즉시발급하고있다. 그

리고시군구행정민원에필요한제증명서류중거

주지 이동시의 자동차주소이전신고를 폐지(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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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사업(PPSS) 

1. 사업개요

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개념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은정부의인적자원관리수준향

상을통한 정부경쟁력강화를위해 중앙인사위원

회에서개발하여전중앙부처에보급하고있는전

자적 정부인사관리시스템이다. 전자인사관리구축

시스템구축사업은시작단계에서인사정책지원시

스템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사업명칭이정해졌

으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전자인사관리시스

템을공식명칭으로사용하였다. 종전에개발된다

른전자인사관리시스템들과는달리단순한데이터

베이스관리시스템수준을넘어 정부인사의모든

과정을업무재설계( B P R )를 통해분석·재설계한

후 서류없이전자적으로처리되도록자동화한시

스템이다.

이시스템은개념적으로크게두가지로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전자인사기록을 토대로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 위한 부처단

위의 인사업무시스템부분이고다른하나는중앙

인사관장기관의인사정책의수립·운영을지원하

기 위한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분이다. 부처단위

의 업무시스템은 기능적으로 일상의 업무처리를

전자화하는 업무처리시스템(TPS :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과기관장이나부서장에게인

사관련주요정보를요약하여제공해주는MIS, 즉

관리정보시스템(MIS : Management Informa-

tion System)의기능을함께 수행한다.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적부분은전체정부차원의인사관련정

보가 요약되어제공되는M I S적 기능과의사결정

지원시스템(DSS : Decision Support System)이

라고불리는기능을중점구현한다. 즉, 부처별로

표준화된인사업무시스템이네트워크를통해중앙

으로연결되어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고하는범

정부적인하나의통합시스템이구축되는것이다. 

나. 추진배경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행정환경의변

화에따른정부인적자원관리방식의변화필요성

효율화, 행정혁신및발전영역의세가지부문으로

구분했다. 

사업으로인한효과는2 0 0 3년 시스템구축 완

료 후 2 0 0 7년까지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3조

4 , 0 0 0억원으로추산된다. 영역별효과를보면, 대

민서비스효과가6 6 %로가장큰부문을차지하고

있다. 시군구행정효율화영역의효과는17%, 시

군구행정혁신및발전영역의효과는1 7 %로나타

났다. 그주요내역으로는[표4 - 3 - 0 2 ]와같다.

(단위: 백만원)

[표4-3-02]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의정량적효과

영 역 주요내역 절감액

총계 3 , 4 2 9 , 0 0 5

대 민
–민원서류감축및민원처리절차간소화

서비스
–민원처리시간단축및인터넷으로 2 , 2 5 3 , 1 3 2

처리과정공개및결과통보

–단순반복업무의자동화, 정보화를

행 정 통한행정업무개선
5 9 9 , 0 4 2

효율화 –기관간/기관내정보보관, 유통

전자화로행정효율향상

–행정정보의공동활용을통한정보의

행정혁신 부가가치창출
5 7 6 , 8 3 1

및발전영역 –지역의정보화촉진및활성화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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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부처별인사업무처리의문제점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업무는 기본적으

로 조직관리의핵심수단인기관장의인사권행사

를 보좌하는 것으로 채용, 승진, 평정, 교육훈련,

보직관리, 급여등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업무의

대부분은실무적으로인사기록카드를비롯한여러

가지의기록을다루는일과직접적으로관련된다.

그러다보니인사실무담당자들은대부분의시간을

기록관리와자료정리등 단순업무수행에투입하

고있다.

공무원에관한기본사항은‘공무원인사기록카

드’라는 서류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누구나 공무

원생활을시작하면이런카드가만들어지고, 여기

에 이름, 사진, 병역, 신상, 가족, 학력, 임면사항,

훈련, 호봉등 각종인사정보가기재된다. 개별적

으로발생하는인사발령이나주기적으로발생하는

호봉승급등이있으면, 해당공무원의인사기록카

드에그 내용을일일이기록해넣어야한다. 뿐만

아니라각종인사업무를할때마다일일이각개별

공무원의인사기록을찾아 자료를생산하는것은

매우번거롭다. 그래서업무담당자들은각자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자료를각종 명부나대장 등의

이름으로따로따로기록하여관리하게된다. 이러

한 자료의중복·이중관리에따른비효율과정확

성·신뢰성의저하는각종 제도의정착과인사관

리의투명성·공정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어왔다

(4) 인사정책의수립·운영상의문제점

우리나라의 인사정책 수립·운영 과정은 여러

가지로제약요소가많아 생산적이고적실성있는

정책이개발되어시행될수있는여지가적었다. 

우선정부인사정책에활용할수 있는정보자료

의 양과질이크게미흡했다. 정부전체적인관점

에서 인사정책을개발하는데에는많은현황자료

나 통계분석자료가필요하다. 통상적으로정보자

료의양과질은정책의질과비례한다고볼 수 있

을 것이다. 예를들어공무원급여정책에관한의

사결정에는 직종별·직급별·기관별·연령별 등

으로 다양한통계자료가요구되는데이러한자료

가많고최신일수록더바람직한의사결정이이루

어 질 수 있다. 이처럼정책에필요한정보자료를

확보하기위해1 9 6 9년이후대략5년에한번씩공

무원총조사(센서스)가실시되었고, 행정자치부에

서 각 부처로부터정기 및 수시보고를통해 각종

인사통계를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연

금관리공단이나기타여러 기관에서발간하는기

관별 자료집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자료의수집과취합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그정

확성도검증이어렵다. 그렇기때문에실제로정책

수립에필요한자료를찾다보면자료가아예없거

나 사용할수 있는자료가오래전의것인경우가

많아사실상주요정책결정을위해서는그때그때

전체기관에대하여자료를요청해서취합하는불

편을감수할수밖에없다. 

뿐만 아니라 일단 시행된 정책이 각 부처에서

집행되는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 현실적으

로어려워정책의평가나환류기능이미흡하다. 이

러다보니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는간혹정책집행

상태나결과에대한설문조사등을실시하여참고

하는경우가많았다.

에 부응하고서류에의존하는지금까지의인사관

리의여러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추진되고있다.

이과정에서선진외국의전자적인사관리동향과

성공사례가사업의윤곽을정하고방향을설정하

는데기여했다. 이러한추진배경을조금더상술하

면다음과같다. 

(1) 정부경쟁력강화

세계경제포럼(WEF, the World Economic

F o r u m )의‘2 0 0 1년 세계경쟁력보고서’는 한국을

조사대상7 5개국중성장잠재력에서2 3위로평가

했다. 성장잠재력을평가하는기술수준, 거시경제

환경, 공공부문등세가지요소중기술수준과거

시경제환경은 모두 1 0위권안에 들었으나 공공부

문이 4 4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의사례지만유사한보고서들은한결같이우

리나라의정부부문의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제약

하는중요요소라는것을지적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공공부문의문제를인식하고개

선하기위해여러가지개혁정책을입안하여추진

했다. 이중에서도특히공직인사부문의개혁과전

자정부의구현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이는국경

이허물어지고정부와민간의경계도사라져가는

오늘날, 민·관을막론하고경쟁력의주요원천은

창의적이고우수한인재의확보와정보기술의활

용이라는인식에바탕을둔것이다. 

정부내부에창의적이고우수한인재를확보하

고 육성하기위해서는보다거시적이고전략적인

관점에서정부인사정책을입안하고발전시켜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수있는과학적인통계와자료가축적되어있지

못할뿐만아니라쉽게구하기도어려운상황이라

는 것이다. 무엇이문제인가를심층적으로진단하

고분석하는과정에서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필요

성이부각되고집중적으로검토되었다. 

(2) IT기술의발전과

전자적인적자원관리( e - H R M )의 대두

최근눈부시게발전한정보통신기술은수년전

만해도기술적또는경제적인이유로현실화하기

어려웠던많은아이디어를실제업무에적용할수

있는여건을만들어주었다. 이에따라많은선진

국 정부는 기존의 서류에 의존했던 인사관리( p -

H R M )에서탈피하여, 최신네트워크와정보기술

을충분히활용한전자적인사관리( e - H R M )로전

환을추진하는데이들중대표적인성공사례는우

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표4-4-01] 참조) .

[표4-4-01] 다른나라의e-HRM 사례

–각 정부기관은 공무원 개인에 관한 인적 자료를

OPF(Official Personnel Folder)라는공통 전산

서식에입력하여활용하고있음

미국정부

–또한 신규채용자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CPDF(Central Personnel Data Files)를 2 0 0 0

년3월에전산화하여전자적으로접수및관리

–현재이러한자료를네트워크를통하여전체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HR-DN(Human Resource-Data

Network) 사업을 2 0 0 0년 초에 시작하였으며,

2 0 0 5년까지구축완료예정

– 1 9 9 9년 7월부터 APSED(Australian Public

Service Employment Database) 구축추진

호주정부 –각부처는직원들의인사기록을수집하여축적·관

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을 통해 인사위

원회로자료를전송해A P S E D에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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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무원들과업무분석과시스템설계를위해 개

발업체의직원들로구성되었다.

2 0 0 1년 4월 중앙인사위원회직제개편에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전담하는정책지원과가신

설되어사업추진을담당하고있으며, 현재추진체

계는[그림4 - 4 - 0 1 ]과같다.

(2) 시스템개발및 시범적용

2 0 0 0년1 0월시스템개발을위한1단계사업에

착수한사업추진단은우선 기존의인사관련법령

을 토대로3 2개 기관 1 1 2명의 업무담당자들과의

면담을통해개발대상업무를분석하였고2 0 0 1년

초부터 BPR 작업에 착수하여 9 7개 업무절차

(Process) 중 9 4개 업무를 전산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이어시스템 설계와 프로그래밍과정을

거쳐7월에시스템개발을마치고단위및 통합테

스트, 사용자테스트등각종테스트와여러단계의

엄정한검증과정을거쳐 2 0 0 1년 9월에1단계사

[표4-4-02] 사업추진 경과

일시 주요사안

2000. 2.  인사정책8대개혁과제로선정

2000. 3. 대통령께인사개혁8대과제의하나로보고

2000. 7. 한국전산원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로확정( 1 0 . 5억원)

2 0 0 0 . 1 0 . 제1단계사업계약체결, PPSS추진단발족, 시스템개발착수

2000.12. 「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규정」공포(대통령훈령9 9호)

2001. 5. 전자정부특위의전자정부구현중점과제로선정

2001. 6.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사업안내및홍보

2001. 7. PPSS 개발완료/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실시

2001. 8.  데이터컨버전, 사용자교육실시/ 프로그램수정·보완

2001. 9.  데이터정비, 1단계사업완료

2 0 0 1 . 1 0 ~ 1 2월 시범부처적용및프로그램안정화작업

2002. 1. PPSS 운영지원센터(Call Center) 오픈

2002. 2. PPSS 제2단계확대적용사업계획확정

2002. 5.~10월 3 1개부처에시스템(H/W, S/W) 설치및자료전환

2002. 10. 시스템적용을위한관련법령등제도정비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제정·시행( ̀ 0 2 . 1 0 . 2 8 )

2002. 5.~10월 특정직관리업무등추가개발

2 0 0 2 . 1 1 . ~ 1 2월 PPSS 개통식및시연회개최

[그림4-4-01] 정책지원과추진체계

추진담당

인사관리심의관

부단장

정책지원과장

사업관리총관반

(정책지원과)

·과제추진 총괄 및

조정, 예산획득

업무개선반

(정책지원과)

·업무분석및개선

·법·제도정비

시스템구축반

(삼성S D S )

·현시스템 분석·

설계·개발·구축

(5) 기존의인사업무시스템의한계와

부처별시스템 개발움직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을 적극검토하게된 또 다른이유는기존의정부

전산정보관리소(GCC, Government Computer

Center) 프로그램이일선의업무수요에부응하기

에는한계가있었고, 이에따라여러부처에서독

자적인시스템을개발하려는움직임이있었기때

문이다. 

1 9 9 0년대 초부터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는

인사·급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스(DOS, Disk Operating System) 기반

의 업무시스템을개발·운영해왔다. 1999년말에

연도인식문제(Y2K, the Year 2000 problem) 해

결의필요성이계기가되어그동안사용하던D O S

기반의여러시스템을통합하여윈도우( w i n d o w s )

환경의 인사관리 시스템과 급여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Y2K 해결에중점을두고촉박

하게개발이추진되다보니최신정보기술의활용을

통한통합과연계(Integration & Lnking)라는정

보기술의큰흐름을충분히수용하지못하여결과

적으로인사는인사, 급여는급여대로따로운영되

고각부처의기대수준을충족시키는데미흡한실

정이었다. 이에따라일부부처에서는개별부처의

정보화라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인사시스템의 개

발·구축을검토·추진하고있었다. 

정부인사는정부전체인사의형평과공정성을

확보하고자법령에의해 상당히세부적인부분까

지규정되어있기때문에부처별로 시스템이개발

된다면동일한기능을위해이중적인투자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입장

에서보면시스템간자료의호환이되지않을경우

부처업무전산화에따른 효과가정부전체적인업

무효율로연결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이

에대하여어떤형식으로든대응할필요성이대두

되었다. 

다. 추진경과

(1) 계획의수립과 추진체계마련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중앙인사위원회출범이

전부터실무적으로그 필요성과추진방향이거론

되었으나채택이되지 못하다가인사개혁을담당

하는중앙인사위원회출범후2 0 0 0년도인사정책

8대개혁과제로선정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게

되었다( [표4-4-02] 참조)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2 0 0 0년 3월사업을한국전산원의2 0 0 0년도정보

화지원사업정책과제로신청했다. 3월대통령 업

무보고시사업의추진에관하여보고하였다. 사업

은 같은 해 7월 한국전산원의지원과제로선정되

어1 0억5 , 0 0 0만원의기금을확보했고, 이후입찰

공고, 제안요청설명회, 평가위원회회의등을거쳐

시스템공급자를선정하고, 10월계약을체결했다.

한편,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대통령훈령으

로「̀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규정」̀을 제정하고

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을 2 0 0 0년 1 2월에 발

족시켰다. 이추진단은중앙인사위원회의직원외

에농림부, 국세청, 강원도등여러기관에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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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단순한데이터베이스관

리시스템수준을넘어정책결정자와인사권자들을

위해 의사결정을지원하고, 인사담당자들이개선

된인사제도에서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

도록 한다. 개별 공무원과 국민에게도일정 범위

내에서고품질의인사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 있

도록 구축되고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에

있어서가장큰특징은‘통합과연계’의원칙아래

인사와급여업무전반에대한철저한업무분석을

기초로 한 업무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서류에 의한 업무처리를전제로 한

각종규정을재검토하고개선시켜야시스템의활

용도를높이고서류작업의중복을방지할수있기

때문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크게3종류의서버로구

성된다. 각부처의인사담당자와개별공무원의인

사관련업무처리를지원해주는기관별서버와이

[표4-4-0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개요

개요 추진사항

사업기간 2 0 0 0년1 0월~ 2003년1 2월

- 1단계사업

(2000. 10월~2001.12, 시스템개발, 4개부처

시범적용) : 10.5억

단계별사업비 - 2 단계사업(2002. 1.~12, 31개중앙행정

기관확산보급) : 139억

- 3 단계사업(2003. 1.~12, 16개중앙행정

기관확산보급) : 60.6억(잠정)

사업부서 중앙인사위원회정책지원과

참여자 한국전산원(전담기관), 삼성S D S (시스템개발업체)

시스템특성 C / S와 W e b방식병행, 삼성S D S의PDSS 상용

패키지에기반

[그림4-4-0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성도와기능

통합서버와연결된웹서버

가능: 인터넷을통해기초통계자료,

채용정보등을제공

대상: 일반국민

(공직응시자, 연구자등)

중앙의통합서버

가능: 기관별서버로부터기초자료를

취합하여분석

대상: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

기관별서버

가능: 인사전반에걸치다양한인사

행정서비스를제공

대상: 인사권자, 인사실무자, 개별

공무원

일반국민

정책결정가 인사담당자

통계분석, 정책자료검색 채용, 승진, 교육훈련, 급여등

개별공무원

자기정보확인, 고충상담등

웹서버

기타D B

채용정보검색, 온라인검색, 

통계정보검색
통합서버

기관별서버

기관별서버

업을완료했다. 이어개발된시스템을실제업무에

적용하면서문제점을개선하고시스템을안정화하

기 위해 시범부처에 2 0 0 1년 1 0월부터 시스템을

시범적용하고있다. 시범부처는기획예산처, 중앙

인사위원회, 농림부, 농업진흥청등4개기관이다. 

한편, 2001년5월에는범정부차원의전자정부

구현을위해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정부

에서중점추진할과제를선정하면서전자인사관리

시스템도 정부효율화를 위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추진1 1대중점과제중하나로선정되었다.

(3) 시스템의확산·보급

중앙인사위원회는 2 0 0 1년도에 개발된 전자인

사관리시스템을 2 0 0 2년도에 전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2 0 0 2년도 일반회계예산으

로 2 7 2억을요청했다. 그러나예산심의과정에서

재원이일반회계예산이아닌정보화촉진기금예산

으로 변경되었고, 예산액도 1 4 1억으로 삭감되었

다. 이에 따라 2 0 0 2년도에는 3 1개 중앙행정기관

에시스템을확산·보급했으며, 나머지1 6개중앙

행정기관은2 0 0 3년도에 시스템을보급할 계획으

로추진하고있다.

2. 사업범위및 내용

가. 사업범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크게 3부분으

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다. 시스템개발은

업무분석과업무재설계를통해시스템을설계하고

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제업무에적용될수있도

록 안정화시켜나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앞의

추진경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반직을 중심으로 한

기본시스템개발이끝나고시범적용을거쳐 현재

안정화단계에있으며, 시스템보급·확산단계에

서특정직이있는부처에대한추가개발을하는일

과부처별확산이끝난후의활용을위한통합서버

기능의개발·구현이중요한업무내용이된다. 

다음으로개발된시스템을각 부처에실제로보

급하고운용환경을구축해업무에활용할수 있도

록하는것이다. 이사업은2 0 0 3년까지진행될예정

인데주로시스템서버장비와운용소프트웨어를구

매하여설치하고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설치한후

인사기록을입력하여실제업무에활용되도록하는

일들이포함된다. 이단계는또각부처의인사·급

여담당자에대한 사용자교육과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운영자지원센터의구축·운영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의정비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이미2 0 0 2년

1월1 9일자로개정된「국가공무원법」에 전자인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로 인사관리의

전자화를위한시스템구축·운영에관한 조항을

반영했으며, 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전자인

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을 제정,

2 0 0 2년1 0 .월2 8일자로공포·시행하였다( [표4 -

4-0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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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때문에, 업무의효율성과자료의보안성

을 동시에높일수 있게된다. 공무원의인사변동

사항이다른담당자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아발

생하던자료간불일치나자료의중복요구는사라

지게 된다. 각 기관의 인사권자는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인사정보를활용할수있기때문에근무

성적평정, 인사발령, 인재활용등에있어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을 시스템으로부터 받게 된다.

즉, 직원개인의근무실적에대한자료나조직전

체적인인사현황또는 통계분석자료를직접 열람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필요한여러전문적인자

료들을제공받게된다. 

(3) 개별공무원

공무원 개개인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자신

의 기본 인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신상정보가

잘못기재되어있다든가변동사항이있는경우인

사담당자에게 변경신청을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직접변경할수 있게된다. 또한희망근무지나희

망근무부서등인사상의고충이나상사에대한요

망사항등을시스템에입력할수있게됨으로써조

직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외에도자신의급여내역을시스템에서열

람할수도있고, 간단한인사행정서비스는전자적

으로 신청하고시스템에의해편리하게제공받을

수있게 된다. 또한앞으로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전자우편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다른내부시스템과유기적으로연계되게되면

조직내부업무가전체적으로연계되어처리됨으로

써업무효율이크게증대될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인재데이타베이스, 주민등록데

이타베이스, 공무원연금데이타베이스, 금융기관

등의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연계되는경우다양한

[그림4-4-0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사용자별업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총화면수: 1,940

보고서종류: 170

관리항목수; 1,633

개별공무원

개인/서무정보

부서장정보

기관장정보

업무지원

결재함

열린정보

m y P P S S

기록관리

호봉관리

징계관리

채용관리

교육훈련관리

보직관리

인사관리

업무기능

임용관리

상훈관리

조직관리

평정관리

승진관리

급여관리

연말정산관리

건강보험관리

기여금관리

급여 복무

근무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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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정보관리

시스템운영

데이터송수신

기준설정

타시스템인터페이스

시스템관리

시스템관리자인사업무담당자

업무

구분

서브

업무

S y s .

들을 네트워크로연결시켜정부 전체의인사관련

통계및정책자료를생산하기위한통합서버, 그리

고국민에대한공무원관련정보제공및공직지망

자에대한공무원채용응시원서제출등서비스기

능을담당하는웹서버가그것이다. 기관별서버와

통합서버는 정부고속망 내에 위치하며 웹서버는

정부고속망밖에위치하게된다. [그림4 - 4 - 0 2 ]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기본적인구성도와기능등

을요약한것이다. 

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주요 기능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정부 인사관련 모든 기

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통합구현한시스템이다.

따라서전체공무원과일반국민이모두전자인사

관리시스템의사용자가된다. 그러나가장중요한

사용자는실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업무량이많은인사업무담

당자들에게는업무관리의편의 및 효율을높이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서버(C/S, Client-Server)방식

의인터페이스를제공하고그외기관장이나부서

장및개별공무원등일반사용자들을위해서는웹

브라우저(Web Browser)방식의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고있다. 즉, 일반공무원들은인터넷환경에서

쉽게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접속할수있게된 것

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기능은인사업무전반을

망라하는만큼매우방대하다. 따라서주요사용자

별로 제공되는서비스를중심으로설명하는것이

전체기능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1) 중앙인사관장기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등의중앙인사관장

기관은주로중앙의통합서버를통해업무를수행

하게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업무수행을

위해서는정부전체또는특정부문의인사에관한

통계자료를필요로하는경우가많다. 지금까지는

주기적인보고자료나수시로행해지는자료수집을

통해그런자료를구할수있었지만,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구축되는 경우 최신자료를

신속하게구할수있게된다. 인사제도를개정하거

나봉급표를갱신하려할경우에는변경후의양상

이나효과를파악하기위해시뮬레이션을할수있

기 때문에여러대안들을비교하는것이수월해진

다. 또한자료출력의형식도다양하게정의해두어

시간과노력의낭비를줄일수있다.

(2) 인사업무담당자

각 기관의 인사업무담당자의경우 채용, 승진,

급여, 교육훈련, 복지등거의모든인사업무를단

일 시스템으로처리하게되어 인사업무처리결과

가 자동으로기록관리에반영되므로별도로입력

할 필요가없다. 또한종이인사기록카드가전자인

사기록카드로대체되는등 많은 서류작업이사라

지게된다. 따라서정보화초기에흔히문서업무와

전산업무가중복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오히려실

무자들의불편을가중시키던문제는발생하지않

는다.

또한인사실무자들간에동일한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되각기 자신의권한 내에서만자료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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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량적기대효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를 경제적으로

추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그러나개략적으로투

입에대비한효과를추산하여사업의타당성을검

토하는것은필요하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경제적인효과는업무전

산화에따른인력절감효과를통해추산해볼수있

다. 우선인사업무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인사기

록관리업무에서 90% 이상의 업무절감이 가능하

다. 실제 국세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국세청에서연 2회실시하는정기인사의경우

지금까지는1 2 4명이4개월간투입되고있으나전

자인사관리시스템이구축될경우같은인원이5일

간작업으로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기록

관리뿐만아니라임용, 복무, 급여등다른업무에

서도한번입력된 자료는전체인사업무과정에서

중복입력없이 자동 조회되고참조되어처리되므

로 대폭적인업무절감이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

업무절감효과가임용관련업무에서약30%, 그리

고 급여관련업무에서약 50% 정도가능한것으

로예상되어전체적으로는업무가약절반으로줄

어들것으로예상된다.

나. 정성적기대효과

경제적효과보다도더욱중요한것이정부인사

행정의 질적인 변화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시스템이라기보다

2 1세기전자정부의핵심정보인프라적성격이강

하다. 정부와국민, 인사권자와일반공무원, 중앙

인사행정기관과단위인사행정기관의유기적네트

워크가 형성되고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유연하고분권화된수요자중심, 국민중심의인사

행정이가능해지고인사행정패러다임의일대 전

환이이루어질수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정

부전체적으로확산되었을때기대되는질적변화

는다음과같다. 

인사담당자의 역할과 기능이 전략중심적인 변

화촉진자로바뀐다. 시스템구축에따라인사담당

자는지금까지의집행적관리위주의업무에서탈

피하여보다 전략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인적

자원을 확보,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변화촉진자

겸전략적기능수행자로역할하게된다.

정부인사가과학화된다. 과학화의핵심은보편

성과객관성의확보에있으며주관이아니라객관

적인 자료와사실을토대로보편적이고합리적인

과정을거쳐해답을찾는것이다. 이때가장중요

한것이현상이나사실에관한객관적인정보와자

료의 축적인데종전에는인사정책을수립하는과

정에서많은자료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보유한

자료의범위가넓지못하고사용할수있는형태로

가공하는데에도많은인력과시간이소요되었다.

그러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공무원의인사기록

뿐만아니라다양한인사행정에관한정보들을효

과적으로축적하고관리할수있도록구축되기때

문에최신의자료에근거해합리적인대안을구성

할수있게되고, 각대안을정교하게비교분석하

여최적안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인사의투명성과공정성이높아진다. 공정한인

사의핵심은객관성이다. 종래에는인사기준은있

정보를손쉽게접근하여공동이용할수있으며개

별적으로인사부서에자료를제출해야했던많은

일이줄어들것이다.

(4) 부서장과기관장

부서장이나기관장의경우에도기관또는부서

관리를보다쉽고효율적으로할수있게된다. 우

선 소속직원의인사자료를직접 확인해볼 수 있

다. 필요한경우에는인재검색기능을활용해특정

한 업무의 적임자를 찾을 수도 있다. 정·현원통

계, 학력통계, 각종인력현황등 조직관리에필요

한 주요정보는실시간으로확인할수 있고휴가,

출장등의결재나직원의근무평정등의업무도웹

을통해처리할수있다. 

(5) 시스템관리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또한다양한업무수요에

부응할수있도록강력한시스템관리기능을지원

하고있다. 예를들어각 부처별로또는기관장에

따라중요시하는통계정보가다를수있고, 평정에

있어요소별배점도다를수있는데이러한부처별

차이를충분히자체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각종

항목정의 및 기준설정기능을부여하고 있다. [그

림4 - 4 - 0 3 ]은각부처에구축되는전자인사관리시

스템의사용자별업무기능을요약해놓은것이다. 

(6) 일반국민및 공직희망자

일반 국민의경우에도, 공직희망자는인터넷으

로 접속하여채용정보를검색하고지원서를온라

인으로제출할수 있게된다. 이렇게제출된지원

서는임용후의인사에도그대로연결되어쓰일수

있기때문에, 채용과정에서발생하던많은서류작

업이크게줄어든다. 또한외부의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경우 효율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언론

계, 학계, 시민단체등에서는공무원인사현황자료

나통계분석자료를일정범위내에서열람할수있

게됨으로써공무원인사의투명성이높아질것이

다. 일반시민도정부기관의조직과담당자를검색

하고업무와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을확인할

수있기때문에행정서비스의이용이편리해질것

이고, 전자정부와열린정부의실현을앞당기는효

과를가져올것이다.

3. 기대효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각종인사관련업무를최

신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통합, 연계시켜자

동화시킨종합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의구축

을통해정부인사관리부문에서대폭적인인력절감

효과는물론, 과학적인사관리에따른인사행정의

질적 향상과더불어미래변화를예측하고대응하

기위한전략적인적자원관리가가능하게되어전

정부차원의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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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꼼꼼히검토한뒤, 여러후보가운데한명

을 골랐다. 요즘처럼바쁜시기에더욱빛나는인

재다. 

③사례3 : 평균승진소요연수산출

△ PPSS 구축전 - 요즘은무척바쁘다. 각부

처에서들어오는부처별승진소요연수를집계하고

있다. 전과달리E - m a i l로 받을 수 있어서다행이

다. 얼마전까지만해도팩스뿐이었다. 수많은기

관에서자료가도착하고집계하려면며칠이나걸

릴까. 

△ PPSS 구축후 - 지난1년간이든지난반년

간이든원하는대로자료가출력된다. 이제는자료

수집·정리보다는분석과대안도출에시간을투입

한다. 

4. 향후계획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정부의인사관련업무를

단일시스템으로통합했으나아직도정부전체적으

로 보면상호연계되어처리되어야할 일 들이많

다. 중앙인사위원회는이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

스템의시스템설계단계에서부터다른업무시스템

과의 연계를 고려해왔다. 정부의전자문서유통에

관한표준이확정되면이를토대로기여금관리데

이타베이스, 건강보험데이타베이스, 주민등록데

이타베이스등의 다른 시스템과의연계를추진할

계획으로있다. 또한현재교육인적자원부와행정

자치부에서별도로추진중인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및광역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내부행정부문정보화계획

에는통일적인인사·급여시스템개발·보급계획

을각각포함하고있는데동사업과전자인사관리

시스템프로그램을연계하기위해 부처간협의를

추진할것이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정부 각 부처의 정책결

정자, 인사담당자뿐만아니라, 일반공무원, 시민

까지이용할수있도록설계된시스템이므로정부

전체적으로확산되어야제대로기능을발휘할수

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즉, 전체적으로온라

인화되어있는데어느한 부처에서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효과가크게 줄어들게되는 것이

다. 따라서전 중앙행정기관에시스템이차질없이

구축되는것이 중요한데일부부처에서는인사관

리의특수성이라든가인사정보의유출가능성등을

이유로시스템구축에미온적인반응을보이고있

어이에대한지속적인설득과적절한대책이필요

하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제1 9조의 2에반영된

‘인사관리의전자화’및「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

축·운영등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스템을

전부처에서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한편, 시

스템이보다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

도록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수정·보완하고사용

자지원체계를강화시켜나갈계획이다. 

앞으로시스템의구축이완료되면시스템의유

지관리가새로운 업무로 부각될 것이고, 또한 전

부처의인사가한 곳에서이루어지듯전자적으로

연계되어자동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 각종 인사

관련자료의수집과분석이용이해질것이다. 그러

므로이러한여건을최대한활용하기위한정책개

발기능을한층강화해나갈예정이다.

으나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검증할수있는객

관적인자료를적시에제공하기가어려운경우가

많아인사권자에따라같은기준이다르게적용되

는경우가많았다. 즉, 개인의경력과능력을판단

할 객관적인자료가인사기록에충실히반영되어

있지못하고, 승진·전보등인사업무발생시효과

적으로활용되지도못하고있었다. 그렇지만전자

인사관리시스템이도입되면그러한기록이체계적

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대한보다많은객관적인정보를얻을수 있으며,

승진·전보시적격자를선정할수있고, 인사심사

나 인사감사등에서기준과적용의합치, 즉공정

성여부를평가하는잣대로도활용될수있다.

인사운영의효율성이높아진다. 종전에는인사

업무의대부분이문서에의하여처리되고있어서

자료의관리및 검색에많은시간이소요되며, 그

과정에서같은자료를여러부서가중복하여요구

하거나동일부서에서같은자료를반복하여요구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 도입되면대부분의업무가전자적으로처리되

어한곳에서정보가갱신되면다른모든곳에서도

최신의정보를공유할수 있게되므로, 자료의중

복요구·중복제출로인한비효율이크게감소되고

보다부가가치가높고발전적인업무에많은시간

을투입할수있게된다. 

인사행정서비스의 개방성이 높아진다. 종전의

인사기록카드등은 인사권자나인사담당자등 특

정소수에게만접근이허용되어있으며, 정보의정

확성에관하여본인이확인할수있는절차가제한

적으로 마련되었다. 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인사정책결정자, 일반공무원, 일반시민

등에게필요한정보가적시에제공된다. 특히개인

의인사에관한대부분의정보를본인이확인할수

있게 함으로써정보의최신성을유지하고자기계

발의유인이되도록하며, 언론계·학계등에서도

인사에관한 통계자료등에 대해 쉽게 접근할수

있게되어새로운정책대안의개발이나참여를촉

진하게될것이다. 

다. PPSS 구축에따른변화사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 P S S )의 구축에 따라 변

화될 대표적인내용을이해하기쉽도록사례화하

여예시하여보면다음과같다. 

①사례1 : 공무원신규채용

△ PPSS 구축 전 - 공무원 L씨는직원채용을

위해일간지에공고를내고기다렸다. 마감일까지

모인산더미같은지원서들. 심사와결재를위해인

적사항까지정리한다. 이사람이채용된뒤에도몇

번이나거듭입력될까….

△PPSS 구축후- 인터넷에모집공고, 온라인

으로 접수했다. 접수가마감되자마자보고자료가

출력되었다. 접수때 쓰인자료는채용때 그대로

쓰인다. 

②사례2 : 과장후보자검색

△PPSS 구축전- P 장관은지금공석이돼버

린 과장자리에누구를 앉혀야 할지 고민이다. 딱

맞는 사람을어떻게찾을 수 있을까? 총무과장이

올린 요약자료로는경력이나능력을가늠하기어

렵다.

△ PPSS 구축후 - 경력과능력으로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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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을통해구축되는인프라를최대한 활용하기위한

다양한인사및조직관리정책을개발하여적용함

으로써정부내부업무의효율화는물론, 국가경쟁

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

을기울여나갈것이다.



제5장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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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지속적인 행정정보화에 힘입어 1 9 9 5년도부터

행정기관에전자문서시스템이도입되면서부터전

자결재등 공문서업무의전자화가본격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대면

결재, 종이문서위주의문서유통등 종전의문서

업무처리방식을그대로유지하고있었다. 그결과

전자문서시스템의도입·활용에따른정보화효과

감소, 각 행정기관의비표준화된전자문서시스템

개별 도입·활용에의한 서로 다른 전자문서시스

템간의호환성미확보등으로타행정기관간전자

문서유통은사실상불가능했다. 단, 동일한전자문

서시스템을사용하는부처와그 소속기관간전자

문서유통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우(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등)는예외였다. 

1 9 9 7년의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환경은 사용

PC 중1/3 이상이윈도우환경의전자문서시스템

을 사용하기어려운3 8 6급 이하의기종이대부분

이었다. 전자문서시스템운영에 필수적인 근거리

통신망(LAN) 구축은외형상8 7 %에 도달했지만,

대부분은일부P C만 자체통신망( L A N )에 연결되

어 전자결재를전면적으로사용하기에는많은 제

약이따랐다. 

1 9 9 8년 8월 정부고속망에 2 1개 중앙행정기관

이 연결되었으나, 개별부처의 응용서비스망 및

L A N과 연동되지 않아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

은 원활하지못했다. 또한전자문서시스템도3 0 0

개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기관중 1 5 3개

기관만이도입·활용하고있어전반적으로미도입

기관이4 7 %의 수치를보였다( [표5-1-01], [그림

5-1-01] 참조) .

전자문서시스템부문도문서작성소프트웨어(워

드)가다양하고이들의문서포맷이통일되어있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행정기관간전자문서의내

용을볼수없어전자문서와병행하여여전히종이

문서가 수·발신되고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이사

[표5-1-01] 전자문서시스템보급현황(1998. 8 현재)

구 분 총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계 시·도 시·군·구

합 계 3 0 0 5 1 2 4 9 1 6 2 3 3

소 계 1 5 3 3 9 1 1 4 1 3 1 0 1

국정보고시스템 3 5 3 0 5 3 2

민간시스템 1 2 5 1 5 1 1 0 1 1 9 9

미도입기관 1 4 7 1 2 1 3 5 3 1 3 2

제 목 집필진

제1절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사업
정일환 사무관

(행정자치부)

최성준 사무관

제2절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추진사업
(정보통신부)

박인재박사

(행정자치부)

김정우 사무관

(기획예산처)

제3절 통합전산환경추진사업
박상희 서기관

(행정자치부)

장 한 사무관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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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행초기인

1 9 9 8년1 2월행정기관전자결재율2 1 . 2 %의미미

한 상태에서2 0 0 2년 1 2월 현재에는전 행정기관

의전자결재율이9 2 . 6 %에달하게되었다. 이로써

행정기관의전자결재는완전정착단계로접어들고

있다( [표5-1-02] 참조) .

3. 2단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활성화추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행정정보화를 통해 행정

기관에는다양한전자문서시스템이상당수도입·

사용되고있다. 그러나전자문서포맷이나메일전

송프로토콜등에서는대부분의전자문서시스템이

독자적인규격을사용하고있어 행정기관간전자

문서유통은사실상불가능했다. 이에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정보화표준부) 등으로표

준화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행정기관의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위한 분야별표준화작업을체계적

으로추진하게되었다. 이는현행문서업무체계의

문제점을분석하고문서처리및 관리체계를획기

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목적을가지고있다. 

2단계에서는우선공문서업무를전자적처리에

적합하도록 문서업무재설계( B P R )를 추진하고,

이를토대로관련법령인‘사무관리규정’을개정했

다. 이를통해전자문서처리에적합한문서업무체

계를정립함으로써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활성

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가. 전자문서유통을위한 분야별

표준화 추진(1998. 9~1999. 3)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적표준동향과국내전자정부구현환경을고

려하여전자문서포맷, 메일전송프로토콜, 디렉토

리서비스분야등의표준을선정했다. 그리고전자

문서유통을위한공문서형태및구조에따른공문

서 문서형정의(DTD) 표준개발과공문서외형정

보 표준개발및 워드프로세서로작성되는첨부문

서에대한 첨부문서·외형정보표준개발등 전자

문서관련표준선정과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

준(안)을마련하는분야별표준화를추진했다.

전자문서관련표준선정에서전자문서포맷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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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있는문서작성소프트웨어는1 9 9 7년1 2월

현재 한글 60%, 훈민정음 18%, 아리랑 1 7 % ,

M S워드4% 등이었다. 

이같은문제해결을위해전자결재및 전자문서

유통활성화사업이시작되었다. 그목적과방향을

살펴보면, 우선공문서업무전자화를통한전자정

부 구현기반을구축하고자했다. 이를위해행정

기관의PC 보급, LAN 구축, 전자문서시스템도입

등기반인프라구축을통한전자결재의활성화촉

진에 나섰다. 그리고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소요예산 확보, 제도개선

등 제반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게되

었다. 단기적으로는동일한 전자문서시스템사용

기관간전자문서유통을실시하고, 서로다른전자

문서시스템사용기관간에는현재 활용가능한기

술을 적용하여일부 부처간전자문서유통을실시

하는것이목표였다. 장기적으로는서로다른전자

문서시스템간전자문서유통에필요한표준을채택

하여관련업체에서이에 적합한제품을개발하도

록유도하고자했다. 그리고문서업무처리절차개

선과 전자문서유통체계연구과제수행 등의 추진

목표를세웠다. 

전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은3단계로추진하

고 있다. 1단계는행정기관의전자결재활성화추

진이며, 2단계는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활성화

추진이다. 3단계에서는공문서업무전과정의전자

화를추진해체계적인사업의일관성을도모했다.

2. 1단계: 행정기관의전자결재
활성화추진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은전자결재가선행된

이후 이루어지는점을 감안하여행정기관의전자

결재정착을위한기반구축및전자결재율향상에

목표를두고1 9 9 8년 1 0월각 행정기관에‘전자결

재활성화지침’이통보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먼저, 기관별 근거리통신망

( L A N )을 구축토록함과동시에공무원1인1 P C

보급, 기관별전자문서시스템의도입촉구, 전자문

서시스템의이용능력강화를위한시스템이용자

교육의 지속실시, 시스템 이용매뉴얼 보급 확대,

전자결재대상업무지정등을추진했다. 그리고기

관별 전자결재율을정기 조사하여국무회의보고

등을통한전자결재여건을적극적으로조성해나

갔다. 또한전자결재부진사유및문제점을도출하

여 활성화방안을강구하고, 행정기관의관계관회

의를 통해 전자결재협조 요청을하는 등 꾸준히

행정기관의전자문서유통인프라구축 및 전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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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 추이 : 21.2%(1998.12) → 32.5%(1999.7) → 54.9%(2000.9) → 66.8%(2001.5) → 78.6%(2001.12) →

86.4%(2002.6) →9 2 . 6 % ( 2 0 0 2 . 1 2 )

[표5-1-02] 행정기관의전자결재율(2002. 12 현재)

기관명 전자결재건수( A )
총생산문서대비전자결재율( % ) 전자결재가능문서대비전자결재율

총생산문서( B ) ( A / B ) 전자결재가능문서( C ) ( A / C )

총 계 1 3 , 3 5 6 , 0 0 5 1 4 , 4 2 6 , 3 1 5 9 2 . 6 1 3 , 6 9 4 , 9 8 2 9 7 . 5

중앙행정기관 4 , 1 3 9 , 5 8 3 4 , 4 4 1 , 8 2 3 9 3 . 2 4 , 2 3 0 , 6 4 7 9 7 . 8

지방자치단체 9 , 2 1 6 , 4 2 2 9 , 9 8 4 , 4 9 2 9 2 . 3 9 , 4 6 4 , 3 3 5 9 7 . 3

시도 8 8 5 , 2 1 6 9 1 6 , 8 4 2 9 6 . 6 9 0 1 , 0 1 0 9 8 . 2

시군구 8 , 3 3 1 , 2 0 6 9 , 0 6 7 , 6 5 0 9 1 . 9 8 , 5 6 3 , 3 2 5 7 . 3

[그림5-1-01]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활성화사업추진체계

주관기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주관사업자

일반공개경쟁선정

법제도반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주관기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시스템연계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교육부, 조달청, 전산소

문서관리팀, 관련업체

기술지원방

한국전산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로 구분하여종이문서에서전자문서위주로재설

계하는등서식개선안을마련했다.

셋째, 전자적문서체계에적합하도록문서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현행 분류체계표는

‘공문서분류및 보존에관한규칙’의 별책에서해

당번호를선택하여문서번호를작성하고있다. 이

는 정부의기능을1 0개 주요기능으로1차분류하

고, 5단계로1 0진식 축차분류함에따라문서분류

기준과 업무처리기준이상이하다. 그래서 사용자

임의분류에의한 오류발생, 전자문서시스템에의

한문서유통시문서의정체성확보곤란, 분류기준

표에기록된기능분류외의문서가발생되었을때

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의임의책정으로인해

정확한보존기간책정곤란등의문제가있다. 따라

서 분류체계표는기능분류( 5차 분류)를기준으로

하더라도처리과의분류가용이하도록각과별조

직에따른분류가가능하게하는한편, 처리과코

드와3차기능의연결관리가가능한이중 설계를

했다. 이밖에 분류체계표의 재설계와문서번호는

문서등록번호와통합사용하고, 그표시는기관번

호-일련번호로표시하여사용하도록하는 문서분

류번호재설계등의개선안을마련했다.

넷째로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체계를 정

립했다. 당시에는3 0 0개중앙및지방자치단체중

1 7 3개 기관이전자문서시스템을도입하여사용하

고 있었다. 이를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의 기본모델 정의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모델에

따른 기본설계등 전자문서유통기술표준인전자

문서 포맷(XML), 메일전송(SMTP), 디렉토리서

비스(LDAP) 기술표준및세부기술표준(안)을선

정해연계했다.

다. 사무관리규정및 동법시행규칙개정

(1999. 9)

BPR 연구용역결과에따라전자문서처리에적

합하도록‘사무관리규정’개정도 추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의효력은수신자의컴퓨터

파일에 기록될 때 성립(제8조)하고, 문서의기안

은전자문서로함을원칙(제1 4조)으로했다. 또한

시행문은처리과에서직접발송가능(제2 2조)하며,

문서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발송함을원칙(제

2 2조)으로하는등이었다. 

BPR 수행결과에의해총문서유통프로세스단

기 개선과제1 7개 중 1 0개, 서식총 3 9개 개선과

제중 1 7개, 불필요한문서축소1개과제등 2 8개

과제가사무관리규정에포함되어개정됨으로써전

자문서처리에적합한문서업무체계를정립하게되

었다.

라. 전자문서유통표준및

전자문서시스템규격표준제·개정

△전자문서유통표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999. 9)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관련업체

공동으로표준화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분야별표

준화를추진한뒤마련한‘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

통 표준(안)’을 1 9 9 9년 5월 사전예고했다. 이를

기초로하여 향후 전자문서시스템을사용할기관

들과관련업계등의최종적인의견을수렴하여보

완하고자1 9 9 9년9월7일정부전산정보관리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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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 M L이 선정되었다. SMTP/MIME은메일전

송 프로토콜표준으로선정되었고, LDAP가디렉

토리서비스표준에선정되었다. 따라서이러한전

자문서관련 표준선정에 의거 6종의 문서형 정의

표준(안)을개발하고, 문서업무에대한BPR 결과

를바탕으로공문서문서형정의및외형정보개발

을 추진하여‘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안)’

을마련했다.

나. 행정기관의B P R실시

(1999. 4~1999. 8)

전자적 처리에 적합한 행정기관 문서업무체계

를 정립하고자정보화촉진기금2억원의사업비를

투자하여삼성S D S를 주사업자로선정했다. 약5

개월기간의용역사업으로현행문서유통처리과정

전반에대한분석및개선방안을마련하게되었다. 

BPR 용역사업의범위는첫째, 문서업무개선방

안도출을위해문서처리과정전반의업무절차개

선에관련된법·제도의개선방안마련이었다. 아

울러 새로운개선방안에대한 정성적·정량적기

대효과를분석했다. 둘째는, 전자문서유통실행방

안을 마련하기위해 표준을준수한전자문서시스

템간의연계방안수립등이본사업의범위에포함

되었다. 

B P R을 위한 추진조직은행정자치부행정정보

화계획관을반장으로하는전자문서유통활성화추

진전담반을구성했다. 여기에는행정자치부, 정보

통신부, 국가정보원등 관계부처과장급과한국전

산원관계자등이참여했다. 전담반의사업추진체

계는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담당관을팀장으로하

는문서업무BPR 사업관리팀, 행정자치부행정능

률과장을팀장으로하는문서업무BPR 지원1팀,

정보통신부정보화제도과장을팀장으로하는문서

업무BPR 지원2팀, 주사업자인삼성S D S와 한국

능률협회매니지먼트센터등 문서업무 BPR 사업

수행팀으로조직되었다. 

BPR 추진내용은설문조사, 현업인터뷰및현장

실사와자료분석기법을활용했다. 현행문서업무

체계전반을규정하는법·제도등의현황및문제

점을도출하고, 선진사례조사를통해시사점을분

석하여문서업무개선대상업무를선정한뒤이를

근간으로실행방안을정립해나갔다.

그방안의첫째로, 문서유통프로세스의불필요

한 업무단계를1 4단계에서9단계로축소했다. 기

존의 문서유통 프로세스는‘기안-결재-문서등록-

문서심사-문서발송-문서접수-문서배부-처리과접

수-문서처리-문서보관-문서보존-문서활용-문서폐

기-영구보존’의 1 4단계로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기안-결재-문서등록-문서발송-처리과 접수-문서

처리-문서보존-문서활용-폐기’의 9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이로써문서의1회작성에의한업무처리,

문서의처리과발송·접수처리, 문서처리절차및

처리완결단계의저장절차간소화등으로문서유통

프로세스개선안이마련되었다.

둘째는, 서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 4 6종 → 2 6

종)이다. 문서유통 프로세스 상에는‘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으로승인된서식4 1종과비법령서식

5종 등 총 4 6종의 서식이있었다. 이를폐지대상

서식1 5종, 통합대상서식9종, 변경대상서식1 4

종, 현행유지대상서식7종, 신규대상서식1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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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률추이: 39.9%(2001.2) →73.9%(2002.6) →8 2 . 3 % ( 2 0 0 2 . 1 2 )

[표5-1-04] 행정기관의전자문서유통률(2002. 12 현재) 

기관명
기관내전자문서유통률 기관간전자문서유통률

총시행건수 전자적시행건수 유통률( % ) 타기관시행건수 전자적시행건수 유통률( % )

총 계 5 , 3 6 6 , 2 6 0 4 , 9 6 3 , 6 2 1 9 2 . 5 5 , 6 6 7 , 1 1 8 4 , 6 6 3 , 2 6 6 8 2 . 3

중앙행정기관 1 , 2 9 1 , 0 4 1 1 , 1 4 2 , 0 7 0 8 8 . 5 1 , 9 7 6 , 0 0 2 1 , 3 8 9 , 3 6 8 7 0 . 3

지방자치단체 4 , 0 7 5 , 2 1 9 3 , 8 2 1 , 5 5 1 9 3 . 8 3 , 6 9 1 , 1 1 6 3 , 2 7 3 , 8 9 8 8 8 . 7

시도 4 2 9 , 5 8 5 4 1 8 , 0 1 8 9 7 . 3 5 1 2 , 3 4 1 4 8 5 , 6 5 0 9 4 . 8

시군구 3 , 6 4 5 , 6 3 4 3 , 4 0 3 , 5 3 3 9 3 . 4 3 , 1 7 8 , 7 7 5 2 , 7 8 8 , 2 4 8 8 7 . 7

있다. 이를차질없이수행하고자각 기관문서담

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간전자문서

유통시나리오에의거하여전자문서유통시범사업

을성공리에수행했다.

사. 행정기관별전자문서유통단계적

시행(2000. 7~2002. 10)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하는 등

각 기관간전자문서유통을위한 여건이조성됨에

따라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을단계적으로실시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했

다. 1단계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실시

(2000. 7), 2단계중앙-시도간전자문서유통실시

(2001. 9), 3단계전 행정기간(중앙-시도-시군구)

간 전자문서유통실시(2002. 10) 등이단계적사

업확대내용이다. 

이처럼 전자문서시스템관련 표준의 제·개정,

문서체계 재정립, 전자문서유통시범사업추진 등

을 통한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의활성화를위

해 단계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결과,

2 0 0 2년1 2월현재전행정기관의전자자문서유통

률은 평균 8 2 . 3 % (중앙 70.3%, 지방자치단체

8 8 . 7 % )에 달하고 있다. 전 행정기관간전자문서

유통실시기간이짧음에도불구하고매우 빠르게

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다. 1998년도부터지속적

으로 추진한전 행정기관의전자문서유통활성화

효과가가시화되고있다고보인다( [표5-1-04] 참조) .

4. 3단계(2001. 4~현재) : 
공문서업무전 과정의
전자화추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

에관한법률」이2 0 0 1년7월시행에들어갔다. 이에

따라문서업무의생산-결재-유통에서이관-보존까

지문서처리전과정의전자화를이루기위한방안

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우선, 관련부처(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

( T F )팀을 구축하여 2 0 0 1년 4월부터 8개월간개

선과제별실무작업반을구성하여문서업무감축대

상 및 폐지대상을발굴하고자문서의생산에서부

터보존까지B P R을 실시했다. 그결과‘문서처리

전과정을전자화에 맞도록재설계, 기록물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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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교육센터 강당에서‘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

통표준(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했다.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안) 제정고시

(1999.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전자문서유통활성화계

획’에 따라공청회를거쳐확정한‘행정기관간전

자문서유통 표준’을 1 9 9 9년 1 0월 확정·고시했

다. 이 표준의 주요 요지는 전자문서 포맷표준을

X M L로, 통신프로토콜표준을S M T P / M I M E로,

디렉토리서비스 표준을 LDAP 등으로 제정하는

것이었다.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표준(안) 개정 고시

(1999. 11)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이 확정·고시

되고, BPR 결과를반영한‘사무관리규정’이1 9 9 9

년 1 0월 개정·시행되었다. 1999년1 1월에‘전자

문서시스템 규격표준’을 개정·고시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시스템개발업체에게관련표준(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전자문서시스템규격)을통보하

고, 표준에부합하는전자문서시스템개발에차질

이없도록협조를요청했다.

마.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인증시험및

행정기관도입·활용추진(2000. 4)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 ‘전자문서시

스템 규격표준’이 제·개정됨에따라 전자문서시

스템개발업체가표준을적용·개발한전자문서시

스템에대해1차(2000. 4) 및2차(2001. 7)로나

누어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인증시험을실

시했다. 이를통해핸디오피스등 1 1개 제품을정

부표준전자문서시스템으로선정하고, 각급행정기

관에서도입·활용토록함으로써전자문서유통의

기반을조성함과더불어전자문서시스템표준화를

추진했다( [표5-1-03] 참조) .

바. 중앙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시범

사업 추진(2000. 6~2000. 12)

정부에서는서로상이한전자문서시스템간에도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추진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및‘전자문서시

스템 규격표준’을 제·개정했다. 또한 민간 그룹

웨어개발업체에서표준을적용·개발한전자문서

시스템에대한인증시험을완료했다. 

이와같이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을위한기

반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4억

5 , 0 0 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L G - E D S시스템

을 주사업자로선정하고, 약6개월동안중앙행정

기관간전자문서유통을위한용역사업을본격추

진했다. 시범사업의범위로는인증시스템등 하드

웨어를구축하고, 54개중앙행정기관에시스템설

치 확인및 유통테스트를실시하는등을꼽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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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03] 정부용표준전자문서시스템현황(2001. 12 현재) 

회사명(제품명) 회사명(제품명) 회사명(제품명)

(주)가온아이 교보정보통신 나눔기술

(ezflow 2000/G) (IntraLINK 3.0) (SmartFlow 2000)

동양시스템즈 삼성S D S 삼성S D S

( G D O M I N O ) (유니웨어공공V 3.5) (유니웨어공공V 3.0)

쌍용정보통신 소프트파워 한국정보공학

( e n R i s e ) (NTOA2000 V5.0) (HiExpress 3.0)

핸디소프트
핸디소프트(핸디*그룹웨어G/P R4.0)

(Bizwork 5.1)



※ 5 3개전중앙행정기관시행기준

※ 2 0 0 2년 1 2월현재전행정기관(중앙-시도-시군구)간전자문서유통이전면시행됨에따라전 행정기관의 정량적비용절감효과는연간 수천억원에

달할것으로예상

[표5-1-05] 전자문서유통본격시행시의기대효과(1999. 10)

문서유통시간절감 연간예산절감 연간인력절감 연간기대효과

절감시간/ 1건 환산금액/년 문서유통방법 종이문서감축 문서심사등 (직·간접포함)

약2일 1 , 2 3 5 . 6억원 1 3 . 6억원 2 0 . 1억원 9 . 1억원 1 , 2 7 8 . 4억원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모듈

(API) 및 전자문서유통을위한 중계모듈( A P I )이

개발되어관련기관및전자문서시스템개발업체에

제공할수있었다. 또한총1 7 5본에달하는센터용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센터구축용서버 등

하드웨어도입·설치및시험운영을완료했다.

다. 공문서업무전 과정의 전자화시행

공문서업무의전자적처리에적합한‘사무관리

규정’개정(2002. 12), 새로운‘사무관리규정’을

반영한‘전자문서시스템 관련표준’의 제·개정

(2002. 10) 및신 전자문서시스템개발과인증시

험 실시 등 공문서업무전 과정의전자화를위한

제반사항이차질없이추진되었다. 

2 0 0 3년도에는 새로운‘사무관리규정’을 반영

한 신 전자문서시스템이전행정기관에도입되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전자문서유통중계

시스템을통한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의시범실

시 및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연계가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2 0 0 2년 1 2월 개정·공포된‘사무

관리규정’이 시행되는2 0 0 4년 1월부터는공문서

업무전과정의전자화가본격시행될예정이다.

5. 기대효과

가. 정량적기대효과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따른 정량적인 효

과로는문서유통시간의단축및문서의수·발신,

문서의심사등문서업무와관련된인력과발생비

용절감을들 수 있다. 여기에더해종이문서감축

에 따른사무공간절감측면도있다. 1999년1 0월

행정기관의B P R시제시된정량적기대효과는, 53

개 전 중앙행정기관의전자문서유통본격 시행기

준으로 연간 1 , 2 7 8억 4 , 0 0 0만원의 비용절감효과

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표5-1-05] 참조). 

나. 정성적기대효과

문서의 최초 작성자로부터 최종 업무실행자까

지의 유통시간이단축되어신속한업무처리를통

한행정능률의향상을기할수있다. 또한각단계

별 문서정보가시스템에의해자동적으로관리되

는등업무처리의효율화가기대된다.

종이문서의물리적한계로인한각문서의부서

별·담당자별사유화를극복하고조직 전체가생

산된 문서정보를공유·활용이가능해질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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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사용자편의위주로개선, 국민편의를위한

문서처리절차 개선, ‘사무관리규칙’에 반영할 사

항을마련하여관계부처의견조회를거쳐‘사무관

리규정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이후2 0 0 2년6

월법제처에심의를요구하고, 국무회의의결을통

해2 0 0 2년1 2월개정하게되었다.

가. 전자문서유통확대를위한 연구용역

사업 추진(2001. 12~2002. 4)

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에 맞게 재설계된

‘사무관리규정개정(안)’이마련됨에따라이를토

대로 국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L G - C N S를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I S P )의 추진을시작했다. ISP의범

위는첫째, 문서처리전과정의정보화방안마련이

었다. 둘째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지원 및

개선방안, 전자문서시스템의각종행정정보시스템

과의연계방안,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발전방

안을마련하는것이주요내용이었다. 

ISP 결과, 행정기관의전자문서유통확대를위

한‘전자문서시스템규격표준(안)’, ‘자료관시스템

규격표준(안)’, ‘기록보존시스템 규격표준(안)’,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안)’및‘행정정보

시스템연계표준(안)’등 총 5개의표준(안)이마

련되었다.

나. 전자문서관련표준의제·개정및

관련사업추진

연구용역사업에서마련한‘전자문서시스템규격

표준(안)’,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표준(안)’및

‘행정정보시스템연계표준(안)’의 3개표준(안)에

대해 2 0 0 2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 0 0 2년6월부터2개월간표준(안)에대한각급기

관 및 시스템개발업체의견조회를거쳐표준(안)

을전자문서시스템업체에통보했다. 그뒤2 0 0 2년

8월부터2개월간표준(안)에대한 유관기관간세

부검토·보완을거쳐 2 0 0 2년 1 0월 행정정보화추

진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 이를 확정·고

시하게되었다. 단, ‘자료관시스템규격표준(안)’,

‘기록보존시스템규격표준(안)’은정부기록보존소

에서수정·보완후별도로표준을확정·고시할예

정이다.

새로운‘사무관리규정’을반영한신(新) 전자문

서시스템의 인증시험은 한국전산원에 의뢰했다.

한국전산원에서는신전자문서시스템에대한인증

시험을위해 인증시험규격서(인증시나리오)를마

련했고, 인증심사위원회, 인증조정위원회, 인증시

험반 등 인증시험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2 0 0 2년

1 1월 인증실시공고를거쳐1차인증시험을실시

했다.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확충사업에는‘행정

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및‘행정정보시스템

연계표준’에따라국비 1 1억9 , 0 0 0만원, 정보화촉

진기금4억6 , 0 0 0만원등총 1 6억5 , 0 0 0만원의사

업비가투자되었다. 이사업은쌍용정보통신을주

사업자로선정하여추진했다. 그결과2 0 0 2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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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전자서명인증기반구축

가. 배경

산업사회에서는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때상대방과얼굴을마주하고신분증을통

해 신원을 확인한다. 또한 거래내용에대한 거래

상대방의승인을나타내고, 아울러거래상대방이

그거래사실을부인하지못하도록하는보증의수

단으로써 도장이나수기서명을사용한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인터넷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

므로산업사회에서의신원확인·거래승인수단인

신분증이나도장, 수기서명등이더 이상그 역할

을수행할수가없게된다. 

전자문서와 인터넷의 정보화사회가 종이문서

및 대면확인이중시되는산업사회에대해 차별적

으로갖게되는특징은크게3가지로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익명성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인터넷이

라는거대한네트워크에연결된컴퓨터화면을통

해보이지않는상대방과메시지를주고받는다. 따

라서직접상대방의얼굴을볼 수 없고, 신분증으

로신원을확인할수도없다. 

둘째, 전자문서는원본 여부 및 위·변조여부

의확인이곤란하다. 종이문서는글자, 서명·도장

의모양과색깔특성으로 원본문서와사본을식별

할 수 있게한다. 누군가가이 원본문서에변형을

가해숫자나문자를바꿔도쉽게이를알아차릴수

있다. 그러나0과 1의 조합으로디지털화되어저

장되는전자문서는원본과사본의구별이어렵다.

위조되거나변조된경우에도그 사실을알아내기

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전자문서는위조나 변조가

쉽다. 전자문서작성에사용된워드프로세서를사

용하면컴퓨터에관한 전문지식이없더라도누구

나 쉽게 문서의내용을위조하거나변조할수 있

다. 더구나위조나변조된전자문서에는어떠한흔

적도남지않기때문에이는분쟁의원인이될 수

[표5-2-01]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특성비교

구분 종이문서 전자문서

기록매체 종이 전자기록매체

전달방법 우편, 인편 네트워크를통한전송

위ㆍ변조가비교적어려움 위ㆍ변조가용이함

안전ㆍ신뢰성 종이의물리적특성으로 전자기록매체의물리적

위ㆍ변조식별가능 특성으로위ㆍ변조식별불가능

진정성증명 수기서명, 날인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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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각종정보의적극적활용을통한의사결정및

업무처리의합리화가기대된다. 따라서문서처리

시간절감에따른행정생산성의획기적향상, 결재

문서전자화에의한문서의체계적관리, 행정문서

의 공동이용, 부처간정보연계 등을 통해 작고도

효율적인전자정부구현의기틀이마련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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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서명법의주요개정내용

1) 전자서명의개념확대

제정법의전자서명은비대칭암호화방식을이용

한 소위‘디지털서명’만을‘전자서명’의개념으로

정의하고있었다. 그런데개정법에서는전자서명

을위해사용된기술이무엇인가를상관하지않았

다. 서명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고, 서명자의서

명의사를확인하는데 이용되는전자문서에첨부

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정보를전자서

명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기술중립주의원칙에

의해 전자서명의개념은일반적인개념으로확대

되었다.

2) 공인전자서명의요건및 공인인증서의효력

제정법이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서명은 서명자

의신원확인, 전자문서및전자서명의위변조여부

확인, 부인봉쇄등의조건을충족시켜준다. 하지만

여타의전자서명은아직까지이들기능이검증되

지않았다. 

개정법에서는일반적인전자서명과달리, 수기

서명과동등한법적효력이부여되는안전하고신

뢰할수있는공인전자서명의개념을도입하고있

다. 공인전자서명은공인인증기관이발급한 공인

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인데몇가지요건충족

이요구된다. 

그 첫째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만

유일하게속해야한다는점이다. 둘째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서명 당시 가입자의지배·관리하에

있을 것을요구한다. 셋째는, 전자서명후 전자서

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어야한다. 넷

째는, 전자서명후전자문서의변경여부도확인이

가능해야한다. 이와더불어개정법에서는다른법

률에서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본인임을확인하는

것을제한또는배제하지 않는경우에는공인인증

서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인인증서에온라인상의 신원확인효력을

부여한것이다.

3) 특정공인인증서요구금지

개정법제2 5조의3에서는누구든지공인인증서

를이용하여전자서명을확인하는경우, 특정공인

인증기관의공인인증서만을요구하지못하도록했

다. 이를위반하면벌칙이가해진다. 특정공인인

증서만을 요구하고 다른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를거부하는사태를미리 차단하기위

함이다. 이로써공인인증기관간의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편의성을도모할수있다. 

4) 공인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

제정법에도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위한규정들이있으나, 개정법에서는이러

한규정들을강화하거나새로운규제를신설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위해일정한보호조치를취하도록하는한

편, 시설및장비의안전운영여부를한국정보보호

진흥원으로부터정기적으로점검받도록했다. 또

한공인인증기관지정시구비했던시설및장비를

임의로변경하지못하게만들었다. 이를변경하는

경우에는가입자및 거래당사자의피해가예상되

므로지체없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토록했

다. 그리고필요시에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당

있다. 

셋째, 인터넷거래는사후에거래 사실의입증

이곤란하다. 얼굴을마주하고도장을찍거나서명

을하여거래를성립시킨경우에는나중에이를발

뺌하기란쉽지않다. 상호대면에의한거래를했

기때문이다. 종이문서에찍힌도장이나서명도그

거래사실을입증해준다. 하지만인터넷거래는상

대방을볼 수 없으며, 전자문서를통해거래를수

행하므로거래사실을입증하기가어렵다( [표5 - 2 -

01] 참조). 

인터넷거래는비접촉, 비대면으로이루어지는

익명적특성과전자문서의취약성에의해 다양한

분쟁발생의소지를안고있다. 인터넷거래를활성

화하여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거래가안고있는분쟁의소지를최소화해

야한다. 전자서명인증제도는이러한분쟁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나

정보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1) 「전자서명법」의 제·개정

(가) 「전자서명법」의 제정

정부는 1 9 9 9년 2월「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서명인증제도를도입했다. 제정「전자서명법」

에는 비대칭 암호기술기반의전자서명(디지털서

명)을적극적으로정의하고, 전자서명과전자문서

의 법적효력을부여하고있다. 아울러안전한전

자서명이용기반조성이가능하도록공신력있는

기관(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을인증하는‘공인

인증기관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안전한사용및분쟁발생시에대비하

는방안도마련하고있다. 즉, 안전하고신뢰성있

는 인증관리체계의운영, 전자서명키및인증의무

관련기록의안전관리등공인인증기관의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인증제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자서명키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에따라타인의전자서명키도용행

위, 타인명의로인증서를발급받는행위등을금

지하고, 위반자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그

리고국가간의전자적거래에대비하여정부가외

국 인증기관이발행한인증서를상호인정하는협

정을체결할수있는규정을두었다.

(나) 「전자서명법」의 개정배경

2 0 0 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자서명법」에대한국내외적인개정논의가심화

되었다. 기존의「전자서명법」들은 주로 디지털서

명기술만을규정하고있었다. 그결과급속한기술

발전추세와관련분야의창의적기술개발이침체

될 수 있다는지적이많았다. 이같은지적에의해

전세계적으로 특정기술에 제한됨이 없이 다양한

기술을수용할수 있도록기술중립주의를채택하

는 입법동향이주류를이루게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도 이러한세계적입법동향에맞춰 기술중립적

으로「전자서명법」을개정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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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전자서명법」에는전자서명의법적효력에

관한조항이없다. 다만, 최근민법을개정하여공

인전자서명된전자문서는진정하게성립된것으로

추정한다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공인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부여하고있다. 독일에서의공인전자

서명이란, 공인인증서에기반하는법령이정한안

전성요건을충족시킨전자서명을말한다. 여기서

의공인인증서는공인인증기관이발행한인증서를

의미하지않고, 법령에서정한일정요건을만족하

는인증서를의미한다. 따라서법령이정한공인전

자서명의요건을갖추는경우, 공인인증기관의인

증 여부와관계없이법적 효력이부여됨을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불문

하고법령이정한일정요건을구비한전자서명에

대해법적효력을부여한다. 특정인증업무에대해

법적효력을부여하는것은아니지만, 특정인증업

무는법령이정한요건을모두갖추고있으므로당

연히법적효력이부여된다.

나. 공인전자서명이용활성화

(1) 공인인증체계의구축·운영

1 9 9 9년 2월「전자서명법」이 제정된이후, 정부

는 공인인증체계 구축을 서둘렀다. 「전자서명법」

이 시행되기시작한1 9 9 9년 7월정부는한국정보

보호센터(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전자서명인

증관리센터를설치하여국내최상위인증기관으로

서의역할과기능을부여했다. 또한이듬해2월에

는한국정보인증과한국증권전산을제1, 2호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뒤이어 4월에는

금융결제원을제3호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

통신을제4, 5, 6호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했다. 

최초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후 전자서명인증서

비스가개시된2 0 0 0년도에는서비스이용이극히

저조하게나타났다. 국민의전자서명에대한인식

이 거의없는상황인데다가공인인증기관의서비

스자체에서도많은시행착오가잇따랐다. 공인인

증서비스개시와더불어예상치못했던문제들이

여기저기서불거졌다. 공인인증기관은한동안 이

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많은시간과노력을

기울여야했다. 1년여에걸친시행착오를겪은후

에야 비로소공인인증서비스가어느 정도 안정화

되기시작했다. 또한정부와공인인증기관의서비

스홍보도어느정도성과를보이면서 전자서명은

서서히국민의생활속에스며들수있었다. 

(2)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의

신원확인수단으로공인전자서명채택

민원서비스의쉽고편리한이용못지않게민원

인의 개인정보가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보호되어야할개인정보가본인이외의

타인에게제공되는것을차단하여야한다. 

익명성과불확실성의인터넷환경을통해민원

서비스를제공할때가장 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

는부분이바로민원인에대한신원확인을어떤방

법으로할 것인가하는점이다. 현행「전자정부구

해 시설및 장비의안전성여부를점검할수 있도

록했다. 아울러공인인증기관이공인인증업무수

행시지켜야할구체적인업무수행방법및절차를

정보통신부 장관이‘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고시한다는조항을두었다.

(2) 외국의전자서명인증제도 현황

(가) 공인인증기관제도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 A B A )의‘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과 유타 주「디지털서명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대부분의 주에서「전자서명법」을

제정했다. 2000년 6월에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국제및국내전자상거래에서의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통칭「미국연방전자서명법」)을

제정한바 있다. 연방「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기

관의허가, 감독에관하여규정하지않고각 주의

「전자서명법」에서이에관해규정하고있다. 유타,

워싱턴, 네바다, 캘리포니아및텍사스주등은허

가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 플로리다주를비롯한

기타주에서는등록제등완화된제도를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1 9 9 7년에「디지털서명법」을 제정하여

공인인증기관허가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허가제도를 완화했으며, 인증기관

의운영에대해법에서요구하는요건을충족했음

을 업무 개시시인증기관이주무관청에신고토록

하고있다. 다만, 신청에의한자발적인정제도를

운용해인정을받은인증기관은필증을받게된다.

이들의공인전자서명에대한기술적및관리적안

전성은필증으로써종합 검증되었음을증명할수

있도록하는제도이다. 

일본은 2 0 0 0년에「전자서명및인증업무에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특정인증업무를 수

행하고자하는자는주무대신(총무대신, 법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인정인증사업자(특정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특정인증업무인정제도’를도입했다. 특정인

증업무란전자서명가운데본인만이그방식에응

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주무성령이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자서명의인증업무를말한다. 인정인증

사업자는특정인증업무이 외의 인증업무를수행

할 수 있고, 비인정인증사업자를금지하지는않고

있다.

(나) 전자서명의법적효력

「미국연방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모든 전자계약및 전자문서의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력이부인되지않는다는소극적인법률

효과를규정하고있다. 각주의「전자서명법」은공

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또는 법률이정하

는요건을충족한 안전한디지털서명에대한법적

효력을인정한다. 유타주등의초기입법례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에대해 법적 효

력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나중에제정된입법례

에서는 U N국제무역법위원회( U N C I T R A L )에서

논의된 기술중립주의를 수용하여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춘안전한전자서명에법적효력이부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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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관서 및 산하기관의직원들이사용하는전자우편

에공인전자서명을적용토록했다. 또한민간전자

거래의공인전자서명확대방안으로은행, 증권, 통

신 등 각 분야의주요단체및 업체대상간담회를

열어 공인전자서명의필요성과효용성에대한 소

개와설득을해나갔다. 아울러2 0 0 1년3월에는한

국P K I포럼을설립하여B 2 B분야에서의전자서명

인식제고와이용활성화를촉진토록했다.

공인전자서명이용이가장먼저활성화된곳은

전자조달·입찰분야이다. 이분야는 정부가 직접

관여되어있으므로다른 분야보다조기에전자서

명이용이정착되었다. 조달청에서는2 0 0 1년하반

기에 한국정보인증및 한국증권전산과함께 전국

1 1개 도시를돌면서입찰참여업체들을대상으로

전자입찰설명회와더불어공인인증서발급행사를

펼쳤다. 정보통신부에서도 한국P K I포럼을 통해

지방4개도시를돌며2 0 0 1년과2 0 0 2년에한 차

례씩 전자서명설명회를개최했다.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노력과업체의호응에힘입어조달청의

전자조달·입찰과관련된공인인증서시장은다른

분야에비해훨씬일찍부터성숙되었다.

국민이 오프라인에서 신분증이나 도장을 가지

고처리해야하는업무는은행, 증권, 보험등금융

거래와정부기관을상대로하는 민원서비스가대

부분이다. 국민이온라인에서공인전자서명을사

용할 곳 역시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정부서비스를

꼽을수있다. 

당시전자정부서비스는준비단계에있었으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우선금융분야에서공인전자서

명 이용을확산하고자했다. 은행분야에서는사설

인증과 공인인증을병용하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고객에대

한신원확인과요청정보에대한무결성확보가필

수적이었다. 그때문에 공인인증제도가도입되기

전부터자체적으로사설인증시스템을구축하여운

영해왔다. 그뒤「전자서명법」이 제정되고공인인

증제도가도입되면서일부은행에서부터공인전자

서명을병용하기시작했다. 정부는은행분야에널

리 확산되어있던 사설인증을공인인증으로전환

하기위해은행들을 설득했다. 은행에게는사설인

증을 공인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사설인증시스템

운영비용등많은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장점을

들었다. 고객에게도공인인증을사용할경우사설

인증에비해다양하고편리한서비스를이용할수

있다는점을제시했다. 은행과고객간에금융사고

가 발생했을때도 공인인증을이용하면책임소재

를명확하게밝혀낼수있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

터 관련 손해를배상받을수 있다는 점도 설득했

다. 이와함께정보통신부는금융감독위원회및금

융감독원과합의하여금융기관이전자금융거래를

할때는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반드시공인

전자서명을적용하도록금융감독원장명의의권고

문서를금융기관에보내기로했다. 이문서에따라

각은행은2 0 0 2년 9월부터신규발행하는인증서

는공인인증서만발행하기로했으며, 기존에발급

된 사설인증서도2 0 0 3년 5월까지모두 공인인증

서로전환하기로했다.

증권분야에서는 은행분야와 달리 전자서명이

거의사용되지않는편이었다. 정보통신부는2 0 0 1

년 초부터주요 증권사및 관련 단체를대상으로

전자서명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해 지속적인소

개와설득을펼쳤다. 그결과일부증권사들이하

현및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에서는‘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처리함에있어서당해민원인의신원을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확인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전자서명등’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또는다른법령에의하

여본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인정되는전자적수

단’으로정의되고있다. 

민원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안될개인정보에관한사항과부동

산등기열람등과같이누구에게나모두공개되는

일반정보에관한사항으로구별될수 있다. 이중

개인정보에관한민원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민원인이자신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수단을민

원서비스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것이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과같은신분증

이될것이며, 온라인에서는공인전자서명이될수

있다.

(3) 공인전자서명이용활성화추진

(가) 대국민인식제고

생소한개념의전자서명을국민에게소개하고,

그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시키는일은그리쉬운

일이아니었다. 심지어초기에는언론사기자들조

차 기술적으로복잡하고어려운전자서명에대해

기사를쓰는것자체를부담스러워할정도였다. 

정부는 백지에 밑그림을 그려나가듯 하나하나

단계적으로인식제고사업을추진했다. 우선, 인터

넷의 익명성과전자문서의취약성에대한 문제인

식을부각시켰다. 그리고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

있는대안으로전자서명을제시했다. 보다쉽고간

편하게전자서명을알리기위해서는다양한매체

와방법을동원했다. 가장보편적인홍보수단인신

문을 통한 캠페인, 각종 일반·전문잡지를 통한

홍보기사, 인터넷포털사이트를이용한온라인퀴

즈대회, 라디오와 T V방송의 전자서명 이용 캠페

인 광고, 전자서명관련논문공모, 가두캠페인, 전

자서명관련제품전시회및세미나개최등생각할

수 있는거의모든수단과방법이동원되었다. 이

와함께공인전자서명의필요성및이용방법등을

알기쉽게설명한홍보물을발간하여우체국, 은행

및증권사등을통해배포함으로써전자서명에대

한국민의이해를도왔다.

(나) 공인전자서명이용자확산

전자서명인증서비스가 시작된 2 0 0 0년도에는

전자조달·입찰, 인터넷뱅킹등극히일부분야에

서아주적은수의공인인증서가이용되었다. 정부

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해본격적으로나선때는2 0 0 1년부터이다. 

당시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및 금융결제

원등3개공인인증기관은공인인증시장의저변을

확대하고자2 0 0 1년 상반기중발급되는개인인증

서에 대해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

다. 정보통신부는국민이한층더 거부감없이전

자서명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공무원과정

부 산하기관이솔선수범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

다. 그래서2 0 0 1년3월부터정보통신부와그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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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용자수는2 0 0 1년말 1 9 2만명으로급속하게

증가했다. 2002년 말에는 5 7 7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원확인수단인공인인증서가이처럼국민

에게 널리 보급됨에따라 일단은전자정부서비스

를 원활하게제공하기위한 기반이마련되었다고

할수있다. 이같은성과는전국적으로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망과 2 , 6 0 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인구가토양이되어 다양한전자거래서비스가생

겨나고활성화되었기에가능했다고본다. 

주 5일근무제도입에따른인터넷뱅킹가입자

급증, 사이버증권거래의공인인증서전면도입 및

전자정부서비스의본격화등 호재를발판으로공

인인증서 이용자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고본다. 이추세라면인터넷으로정보

유통및전자거래를하는국민 대부분이공인인증

서를 사용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표 5 - 2 - 0 2 ]

참조). 

2. 행정전자서명인증기반구축

가. 사업목표

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은사회전반에많

은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 특히각국의정부들은

이러한새로운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

하여전자정부로빠르게진화하고있다.

인터넷인구2 , 5 0 0만 명, PC 보유가구7 0 %를

넘어선우리나라에서도기존창구중심의행정처리

체계가비대면온라인처리체계로급속히전환되

면서, 익명성·비대면성이상존하는인터넷을통

해국가의주요정보, 국민의개인정보유통이급증

하고있다.

정보화발전은우리에게많은편익을제공하는

반면, 해킹등 역기능에의한피해또한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기반이요구된다. 만약정보

화역기능의대비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주요 국

가정책및민원관련정보의유출, 위·변조등으로

인해커다란사회적혼란과막대한손실을입게될

것이다.

이에정부는2 0 0 0년부터유통정보의비밀성및

무결성을 보장하여 정보유출과 위·변조에 대한

불안없이자유롭게정보를교환할수있는정보보

[표5-2-02] 연도별공인전자서명이용자수 (단위: 명)

공인인증기관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한국정보인증㈜ 1 1 , 1 7 6 2 6 0 , 9 9 6 5 5 8 , 8 0 6

한국증권전산㈜ 2 8 , 1 8 2 2 8 1 , 6 3 4 7 4 8 , 8 4 0

금융결제원 1 2 , 4 7 8 1 , 3 6 3 , 0 1 6 3 , 9 2 5 , 5 2 2

한국전산원 - 1 1 , 9 9 2 4 8 5 , 3 8 8

한국전자인증㈜ - - 5 3 , 0 9 2

㈜한국무역정보통신 - - 8 5 7

계 5 1 , 8 3 6 1 , 9 1 7 , 6 3 8 5 , 7 7 2 , 5 0 5

나 둘 자사의 사이버증권거래에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하기위한준비를하기시작했다. 2002년7월

금융감독원에서사이버증권거래에도2 0 0 3년 1월

부터 공인전자서명을전면 적용토록하는 권고문

서가시달되자증권분야에공인전자서명을적용하

기위한움직임은더욱본격화되었다. 2002년8월

전국적으로문제가 된 2 5 0억원 규모의 사이버증

권거래사고는전자서명으로충분히예방할수도

있었다. 이사고직후증권관계자와언론등에서

사이버증권거래에전자서명을서둘러적용해야한

다는목소리가높아졌다. 결국사이버증권거래서

비스를제공하는증권사들은공인전자서명을서둘

러적용하기에이르렀다. 

정보통신부는공인전자서명이새로운분야에서

확대될수있도록하기위해시범사업을공모했다.

공모결과, 대학의학사행정, 기업간전자계약, 기

업내 전자결재및보안관리등의4개시범사업이

선정되어각각일부사업비를지원받았다. 또한정

보통신부는정부·공공기관이솔선하여공인전자

서명을확산하고자2 5개 기관 1 9 9개 정보화사업

에대해공인전자서명의적용필요성과적용실태를

조사하여이들 기관에공인전자서명의적용을권

고하기도했다. 정보통신부는이밖에도전자무역,

무선전자거래, 전자세금계산서등다양한분야에

서관련기관및업체와유기적으로협력하여공인

전자서명이널리사용될수있도록노력했다.

(다) 공인전자서명과전자관인간상호연계

전자정부서비스는민원인이전자적으로민원을

신청하면, 정부기관을이를받아처리해주는상호

작용이다. 이 때 민원인과 정부기관의온라인 상

신원확인및전자문서의무결성확보를위해당연

히전자서명이적용된다. 

정부기관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인

증업무를 수행하는전자관인을사용하고, 민원인

은「전자서명법」에따라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최

상위 인증기관으로 하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한

다. 그런데전자관인과공인전자서명은그 인증체

계가 완전히분리된것이어서이들을상호연계하

기 위해서는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다. 당시 두

인증체계를연계하기위한방법으로가교인증기관

(BCA, Bridge Certification Authority)을설치·

운영하는 방법과 인증서신뢰목록( C T L ,

Certificate Trust List)을활용하는방법이제안되

었다. 이중인증서신뢰목록을활용하는방법이가

교인증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누르고 채택되었

다. 이는인증서신뢰목록이웹환경에서가장많이

이용되는 개념이고, 별도의 운영시스템이나관리

기관이필요하지않은데다두 인증체계를그대로

유지하면서도가능하다는점 때문이었다. 정보통

신부와행정자치부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공인

인증기관의적극적인협조를받아2 0 0 2년4월 공

인전자서명과전자관인간상호연계작업을마무리

했다.

다. 성과및 전망

공인전자서명이용활성화를위한왕성한노력

에힘입어2 0 0 0년말5만명에불과했던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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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약2 , 0 0 0여 명)에대한 전국 순회교육을실

시하는등행정전자서명의홍보및보급확산에노

력하고있다.

(2) 사업부서및 참여자

2 0 0 0년 5월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

부를중심으로구성·운영중인정부인증협의회에

서는GPKI 총괄계획을수립했다. 2000년1 0월부

터 2 0 0 1년 5월까지국가차원의인증기반구축을

위한ISP/BPR 사업을통해민·관인증체계의상

호연계를본격적으로논의하기에이르렀다.

이를위해2 0 0 1년9월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및 6개공인인증기관으로구

성되는 민·관 합동작업반을구성하여 본인확인,

상호연계등에 대한 정책과기술표준을제정하고

관련시스템을 구축했다. 2002년 1 1월부터 G 4 C

등 주요정부시책과제에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에참여한정부기관등의추진체계는

[그림5 - 2 - 0 1 ]과같다.

(3) 주요사업내용

(가) 정부인증관리센터구축및

인증관리체계정비

정부는행정자치부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정부

인증관리센터(「전자정부법, 2001. 3」)로지정·운

영하고있다. 보다체계적인행정전자서명의보급

관리를위해2 0 0 2년8월국방부, 교육부등6개의

중앙행정기관을공식적인정부인증기관( C A )으로

[그림5-2-01] 행정전자서명인증기반구축추진체계

정부인증협의회

주관:행정자치부

구성:국가정보원등관계부처

기술작업반

주관:행정자치부

구성:정부전산정보관리소등

법·제도작업반

주관:행정자치부

구성:행정정보화계획관실등

사업작업반

주관: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구성:관계부처, 공인인증기관등

구축전담반

주관:정부전산정보관리소

구성:LG-CNS, 펜타시큐리티,

케이사인등개발업체

호기반의조기구현을목표로정부 차원의전자서

명인증기반(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

고있다.

나. 사업범위및 내용

(1) 사업범위

2 0 0 0년부터추진중인G P K I사업은3단계로추

진되었다. 먼저1단계는기반조성단계로서정부인

증관리센터를구축하고시범사업을실시했으며, 2

단계에서는원활한민·관간전자문서유통을지

원하기 위한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전자민원행정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했다.

3단계에서는전공무원에대한행정전자서명의

원활한보급과이용활성화를촉진할수있도록등

록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등정부 차원의인증관

리체계정립에역점을두었다.

(가) 기반조성단계(2000. 1~2001. 5)

1단계인 기반조성단계에서는행정전자서명 인

증기반모델정립과구축계획을수립하고, 2000년

4월 정부인증관리센터(인증시스템, 등록시스템,

디렉토리시스템등)를구축완료했다.

이를기반으로‘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업무’

등 3개업무에대한시범사업을실시했으며, 정부

기관 내 상호연계성확보를위해‘행정기관전자

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기술표준’을 제정

하고, 관련 표준보안 API(Application Program

I n t e r f a c e )를개발하여보급중에있다.

(나) 민·관상호연계환경구축단계

(2001. 10~2002. 4)

2단계는 인터넷을 통한 안전한 전자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기반을구축하는 단계이다. 이원화체

계로운영되고있던정부와민간인증체계간의원

활한 연계를위해정부인증기관과민간공인인증

기관으로구성되는합동작업반을구성했다.

우선상호연계모델을정립하고상호연동기술

표준, 민원인본인확인및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

기술표준등을제정했으며, 이를기반으로외부디

렉토리, 본인확인시스템, OCSP 시스템, TSA시스

템등상호연계시스템구축하고강남구청의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구축사업에시범적용했다.

(다) 보급확산단계(2002. 5 ~2002. 12)

3단계는전자정부의정보보호기반을조기에구

현할 목적으로전 공무원에게행정전자서명을보

급하고, 그이용활성화를선도하기위한확산보급

단계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중앙 및 1 6개 시도에

대한수요조사를거쳐세부보급계획수립하고, 정

부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으로구성되

는 정부인증관리체계를구축했다. 또한해당부처

에 관련시스템확충을지원하는등 행정전자서명

의 활성화기반을마련했다. 이밖에각 기관의인

증담당자(약8 0 0여 명)와 인사, 서무담당자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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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또한민·관상호연계시스템구축을통해전자

적 민원처리시주민정보, 금융정보등개인정보의

비밀성을확보하여안전한민원접수및처리가가

능하도록함으로써신뢰성있는 온라인행정서비

스를제공하는데기여하고있다.

이 기반위에서2 0 0 2년 1 1월 대한민국전자정

부 단일창구( w w w . e g o v . g o . k r )가 개통되었다. 이

제 공인전자서명을가진 국민은가정이나직장에

서 인터넷을통해납세증명서등행정기관의주요

민원을온라인으로열람하거나발급받을수 있으

며, 현재본인확인이요구되는1 6 0여종의민원에

적용되고있다.

(다) 향후확대분야

2 0 0 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기관간 전자문서유

통, 전자결재등에행정전자서명의적용을확대할

예정이다. 특히사용자권한의통합관리체계( P M I

: 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 구축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한편, 정부고속망접속센터의구축을 통

해 가정이나출장지에서도전자우편, 전자결재를

가능하게하는온라인원격근무기반도지속적으로

강화할계획이다( [그림5-3-03] 참조). 

또한기존의공무원증을대신할‘공무원전자카

드’에 행정전자서명을 저장·활용함으로써 사이

버상의디지털공무원증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이증가하게될것이다. 

2 0 0 4년부터는 전자결재에 적용하여 결재문서

의내용위·변조를방지함으로써보다안전한의

사결정및 전자공문서유통관리체계를확립해나

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정부는전자서명의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전자정부시대에 부합되는

정보보호기반을구축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전자

행정처리가조기에정착되도록노력하고있다( [그

림5-3-04] 참조) .

[그림 5-2-03] 행정전자서명활용분야

인증서
시스템접근제어

전자문서유통보안

출입통제

전자결재

재택근무

전자민원신청

사이버뱅킹

[그림 5-2-04] 행정전자서명의역할

지정했다. 나머지중앙부처와1 6개시도를등록기

관(RA : Registration Agency) 및원격등록기관

(LRA : Local Registration Agency)으로지정하

는등전행정기관의인증관리체계를정비했다.

정부 인증관리체계 현황과 정부 인증관리체계

구성은[표5 - 2 - 0 3 ]와[그림5 - 3 - 0 2 ]과같다. 

이를근간으로전자정부의정보보호인프라확

충을 선도하고전자행정의안전성보장을목표로

‘공무원1인1전자서명갖기운동’을전개하고있

으며, 전자민원 담당공무원 4만여명에게 보급을

완료하는등2 0 0 2년 말 현재5 2만 여공무원에게

확대·보급했다.

(나) 활용분야

현재 행정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는

2 3 2개 시군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하는

생산적 복지공동이용업무, 공무원급여의 온라인

이체, 기관별인터넷전자민원발급, 공무원연금관

리 등을비롯하여정부내2 0여개 업무에적용되

[그림5-2-02] 정부인증관리체계구성도

정부통합디렉토리

부처디렉토리 부처디렉토리

정부인증관리센터

(Root CA)

원격등록기관( R A )

P M A

(정책관리협회)

행정자치부( C A ) 정부인증기관( C A )

민간공인인증기관

외국공인인증기관

정부인증기관( C A )

등록기관( R A )

가입자

등록기관( R A )

가입자

CA : Cersflication Authority

RA : Registration Authority

LRA : Local Registration Authority

[표5-2-03] 정부인증관리체계현황

구 분 주관기관 비 고

정부인증관리센터 행정자치부정부전산정보관리소 2002. 3 지정

정부인증기관( C A )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통령비서실2002. 8 지정

교육인적자원부, 검찰청, 병무청,

등록기관( R A )
정보통신부등1 0개중앙행정기관 2002. 9 지정

및 1 6개시도

·4 2개중앙행정기관, RA의소속 2002. 9 지정

원격 기관및지방청등

등록기관(LRA) ·1 6개시·도내시군구등

등록기관장이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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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암호키관리체계를구축·운영할예정이다.

(4) 이용자및 고객문제와 해결전략

전 공무원에행정전자서명이보급되고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용업무의 발굴이

미흡하여범정부차원의정보보호체계조기 구현

에 차질이예상되므로기존 대면중심의행정문화

에대한적극적인공략이요구된다.

이에 신기술인식제고및 활용분야발굴, 적용

가이드라인제시 등을 위한 중장기정보화전략계

획( I S P )을수립·시행하고, 시스템접근권한관리

기반(PMI, Privilege Management Infra-

s t r u c t u r e )과 같은새로운부가서비스들을개발함

으로써이용자의편의성제고등정보보호기반확

충에적극적인연구와투자를수행할계획이다.

라. 기대효과

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및유통시위·변조방

지등안전성을확보하고, 사무실내에서만처리할

수있던전자결재, 전자우편등을가정이나출장지

등에서도행정전자서명을통해 처리 가능한온라

인 재택근무환경을구축함으로써행정정보화촉

진기반이마련되었다.

또한세계적으로도그사례가없는민·관전자

인증상호연계시스템구축을통해신원확인, 개인

프라이버시보호등국가차원의정보보호 인프라

를마련했으며, 이를통해기존창구중심의행정처

리체계를사이버공간의안전한전자민원처리체계

로 진화시킴으로서 정보유출과 위·변조에 대한

불안없이정부와국민이 자유롭게의사를교환할

수있는전달경로를완성했다.

이와같이정부가정보화시대의중요사회간접

자본인정보보호기반을선도적으로구축·활용함

으로써 민간분야의사이버 경제활동을촉진하고,

국내관련산업의육성을통한국가산업경쟁력제

고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다. 추진과정에의문제점과해결전략

(1) 법·제도적문제와 해결전략

당초‘사무관리규정’(1999. 9)과「전자정부법」

(2002. 3)에는 행정전자서명의 보급대상을 기관

의관인, 지방자치단체의공인및특수관인만을규

정했다. 그러나전자행정의수행단위가민원담당

공무원등개인단위까지확대·발전됨으로써보급

대상을개인까지확대할수있는법·제도의개정

과 이에 따른 정부인증관리체계의정비가요구되

었다.

이에정부는「전자정부법시행령」제5 7조제2항

(인증업무 등의 위임·위탁)에 의거하여, 국가정

보원등6개기관을정부인증기관으로지정고시하

여 분야별독립성을보장했다. 또한2 6개 대단위

부처를등록기관으로지정하여인증업무와권한이

분산되는인증관리체계로정비했다. 

공무원개인단위까지범위확대를위해‘사무관

리규정’을 개정(2002. 12)하여 발급근거를 마련

했으며, 행정전자서명의활용분야확대를위해인

터넷뱅킹등사무까지적용할수있는방안을다각

적으로검토중이다.

(2) 기술적문제와해결전략

G4C 등전자정부주요시책과제의실현을위해

서는국가차원의정보보호인프라구축이선행되

어야 하므로별도의이원화체계로운영중인정부

인증체계(「전자정부법」)와민간인증체계(「전자서

명법」)간 상호연계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었

다. 그러나상호인증정책및기술표준의개발이미

흡한 상황이었으며, 초기의 공인인증체계는인증

기관간상호연계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았다. 또

한 공인인증서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지 않아

동명이인의구분등완전한본인확인이어려운상

황이었다.

정부와민간의원활한상호연계를위해행정자

치부와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하는 민·관합동

작업반에서는BCA(Bridge CA), CTL(Certificate

Trust List)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민·관상호연동을위한 인증서신뢰 목록 프로

파일규격’을제정하고시스템에반영했다.

또한 민원인본인확인을위한‘본인확인및 실

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기술규격’을 제정하고, 각

인증기관별로본인확인시스템을구축하여당해인

증기관가입자에대한 가상공간에서의안전한신

원확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타기관과의관계와 해결전략

행정전자서명과더불어주요 행정정보및 국민

의 개인정보를노출방지를위해사용하고있는암

호키에대한관리기반이개인프라이버시침해등

에대한부처간의견차이로마련되지않았기때문

에현재전자문서에사용되는암호키의분실및손

상에의한정보의손실등의피해가예상되고있다.

이에정부는관련부처간협의를통해부당한암

호기술의악용방지및 합리적암호기술의사용보

장을위한법·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암호키위

탁·관리정책을 수립하여 2 0 0 3년 말까지 시범사

업 수행및 문제점보완을거쳐2 0 0 4년부터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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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PR사업이전자정부11대

중점과제로선정

이에따라2 0 0 1년5월8일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

구축사업이전자정부구현을위한중점추진과제

로선정되었으며, 같은해5월1 7일청와대에서열

린‘전자정부구현전략보고회의에서2 0 0 2년까지

추진해야할1 1대중점과제중의하나로확정되었

다. 2001년1 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하특위)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3개부처가공동주관으로동 사업을추진하기

로하였다.

이와관련하여2 0 0 2년 1월 정보통신부와행정

자치부는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BPR(BPR:Business Process

R e e r g i n e e r i n g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향후사업추진방향에대해관계기관간협

의를 거쳐 ISP 수립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에따라같은해 3월정보통신부, 행정자치

부, 기획예산처등 3개기관은협의를거쳐1단계

로 추진할B P R사업명을‘범정부적인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으로 하고,

BPR 대상기관을「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한모든행정

기관으로하며, 정부기관의물적자원, 인적자원,

정보화관련프로세스등전산환경의현황및문제

점 조사·분석, 정부기관별정보시스템을통한행

정서비스현황분석및개선방향제시, 범정부적전

산환경의효율적운영방안수립및추진전략등을

주요과제로하는 사업계획서를작성했다. BPR사

업 예산은1 1억 6 , 7 0 0만원이책정되었고, 정보통

신부에서추진하는정보화지원사업에포함되어추

진하게 되었으며, 전담기관은한국전산원이맡게

되었다.

다. 주관사업자선정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3개기

관이공동으로작성한사업계획서에의거2 0 0 2년

3월2 5일 B P R사업입찰을공고했으며, 3개기관

공동으로정부종합청사대회의실에서제안요청설

명회를개최하여1 2개 참가업체를대상으로사업

내용및입찰에관한설명을했다. 

2 0 0 2년 4월8일제안서접수마감결과, 1개업

체만이입찰에응함에따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 0조에의해자동유찰

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4월 1 0일 재입찰공고를

했으나여전히1개 업체만이입찰에참가함에따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7조에의해동업체의제안서에대해기술평가를

실시했다. 기술평가는3개주관기관과주관기관에

서 추천하는대학교수등 총 1 0명으로구성된심

사위원회를구성하여4월1 9일 실시되었다. 그러

나동사업이전산환경의 현황과문제점을조사·

분석하고다양한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한것임

에도불구하고, 동업체의제안서는통합전산센터

구축을전제로작성되는등BPR 수립사업에대한

기본취지와목적을충분히이해하고있지못해동

사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지않아평가결과가기

준점수에미달됨에따라 사업자선정이이루어지

제3절 통합전산환경추진사업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행정의민주화와개방화가진전됨에따라행정

서비스에대한 국민의요구와기대수준이증대되

고 있다. 이에따라행정은국민이원하는서비스

를저렴한비용으로신속하고편리한방식으로제

공할것을요구받고있다. 또한정보화와정보기술

의급속한발전은국민의요구수준에부응하는행

정서비스를제공할수 있는행정시스템의구축을

가능하게하고있다. 이러한행정환경변화에대응

하여행정의생산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한편, 국

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1 9 9 0년대이후정부는국가정보화및전자정부

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전자정부

구현등정보화의진전에따라전산자원이양적으

로 크게팽창하고있다. 국가정보인프라확충및

전자정부구현 등 사회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정보화예산도 1 9 9 8년 7 , 1 5 1억원에서

2 0 0 2년 1조6 , 0 8 6억 원으로연평균22% 증가하

고 있고, 정보화예산이재정규모에서차지하는비

율또한 1 9 9 7년0 . 9 9 %에서2 0 0 1년1 . 4 %로지속

적인증가추세에있다. 

이러한 정보화예산의 증가추세는 국민과 기업

에대한서비스제공을위해정부가정보시스템에

의존하는정도가점차커지고있다는사실을의미

한다. 

실제로정부부처의PC 보유율은2 0 0 1년 현재

1 0 0 %를 상회하고있으며, 전자우편계정은1 9 9 8

년 1 , 2 8 8개에서2 0 0 1년 1인1계정으로증가되었

다. 또한재택전자민원서비스의경우1 9 9 9년 1만

5 , 5 7 4건에서 2 0 0 1년 4만 9 , 0 2 7건으로 이용률이

연평균1 6 0 %의높은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시스템에대한 행정의의존도가증대되고있

는 가운데, 기관별로진행되고있는전자정부관련

1 1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전자정부사업관련 전산

환경을효율적인방법으로운영·관리함으로써국

민 요구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동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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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했다.

사업추진및 사업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 3개공동

기관의 과장 및 실무담당자로 실무추진반을 구

성·운영하는한편, 민·관·학전문가로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전산원(NCA), 한국정보보

호진흥원(KISA), 국가보안연구소등 전문기관에

서는 기술지원을하도록함으로써사업결과의완

성도가높아질수있도록했다.

마. BPR 대상기관

당초 B P R사업의 대상기관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의 규정에의한행정기관, 즉국회·법원·헌법재

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

총리소속기관포함) 및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

체등모든행정기관을대상으로했다. 

그러나물적자원부문의현황파악및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매년 조사하는‘공공부문 정보자원조사’결과를

물적자원조사에적극 활용하도록함으로써조사

대상 기관은‘공공부문 정보자원조사’대상기관

1 , 0 5 0개 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을제외한총 5 0 8개 행정기관으로했다. 즉, 물

적 자원 부문의조사는5 4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 기타 교육행정기관 등 총

5 0 8개행정기관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바. 사업내용

B P R사업은정부기관의전산환경현황을 물적

자원, 인적자원, 정보화관련프로세스, 법·제도

분야로 나눠 조사·분석하고, 정보시스템을통한

행정서비스현황분석및개선방향을제시하며, 범

정부적전산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한 혁신방안

수립 및 혁신방안의단계적추진전략을제시하는

것을주요내용으로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아래

와같다.

정부기관의 전산환경 현황파악 및 문제점 조

사·분석분야중 물적자원부문에서는첫째, 정

부기관별전산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

크등)의구축현황조사, 둘째, 기관별정보시스템

보안및백업체계현황조사, 셋째, 기관간정보시

스템상호연계현황및 기술적요소조사·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인적자원부문에서는, 첫째전

산개발및운영인력과추진조직의현황과문제점,

둘째정보화관련아웃소싱등민간활용현황을파

악하고문제점을도출하였으며, 정보화관련프로

세스부문에서는정보화기획및예산, 정보시스템

개발, 전산자원조달업무, 정부표준관리, 전산운영

및사후관리등정보화관련프로세스의현황과문

제점을파악했다. 또한법·제도부문에서는정보

화와연계된서비스, 프로세스·조직·인력, 정보

시스템측면에서공동활용을위한표준사항의존재

여부파악과문제점을도출하였으며, 선진사례조

사·분석부문에서는대표적인유형별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수행했다. 이 중 물적

자원부문에대해서는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

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정보공동활용도

지않았다.

이에따라다양한정부전산환경의다각적인혁

신방안수립, 공공부문정보자원조사결과활용의

무화, 사업기간단축( 6개월→5개월) 등사업계획

서의내용중일부를변경하여2 0 0 2년 5월정보화

지원사업으로재확정하게되었다. 변경된사업계

획서에 의거 2 0 0 2년 5월 1 8일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요청설명회를실시하였으며, 5월2 7일 제안

서 접수 결과, 2개의S I업체와1개의컨설팅업체

가 제안서를제출하였다. 5월2 9일 3개참가업체

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L G - C N S가 B P R사업 주관사업자로선정되게되

었다.

라. BPR사업추진체계

B P R사업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특위에서

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는한편, 부처및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가발생하는경우 이의

해결을지원하는것으로했다. 또한정보통신부정

보화기획실장,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기획예

산처 정부개혁실장 등으로 주관기관 조정회의를

구성하여주관기관간협력 및 조정체계를구축했

으며, 정보통신부정보기반심의관, 행정자치부행

정정보화계획관,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장을공동

단장으로하여사업추진기획단을구성함으로써사

업총괄및 사업추진과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

[그림5-3-01] BPR사업추진계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사업추진기획단

·공동단장: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

정보통신부정보기반심의관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장

자문위원회

(민·관·학전문가)

실무추진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사업수행업체

·L G - C N S

관계기관협의회

·정부관계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NCA, KISA, 국보연)

주관기관조정회의

·행정관리부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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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진프로세스 혁신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

행정기관이전산업무담당자들과워크숍을개최하

여 그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려고했다. 특히,

전산자원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전산시설을운

영서비스품질과경제성효과차원에서유형을분

류하고 전산시설의 논리적 구성모델을 제기하여

이에따라물리적구성안과상호운용성확보를위

한표준화방안도제시했다.

이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행과제별 일정과

투자비를산정했다.

B P R사업은2 0 0 2년 6월5일착수했으며, 먼저

6월2 1일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

3개 주관기관의 실무추진반을 대상으로 하여 본

사업의추진계획및추진방향등에 관한1차워크

샵을실시했다. 동워크숍에서3개주관기관은주

관사업자에게 정보화 선진국의 전자정부 현황과

우리나라정보화현황을조사하여시사점을도출

한후 본과제의사업방향과추진방안을설정하도

록 요청했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에대한사례

연구를실시했으며, 그결과효율성과효과성위주

의전략과계획의수립, 효과적인추진체계구성을

통한전자정부사업의추진, 국민지향적서비스전

달체계및국민의수요반영체계구축, 민간기업과

의협업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B P R사업은정부기관의전산환경중물적 자원

부문조사에‘공공기관정보자원조사결과’( 2 0 0 2 .

정통통신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기존

자료를적극활용했고, 전산자원및운영환경, 정

보화인력현황, 정보화프로세스등에대한분석

을 목적으로5 0 8개 기관대상우편및 E-mail 설

문을실시하여6 1 %의회수율을보였다. 이중 신

뢰도가높은설문응답자료를중심으로현황분석

을실시했으며2 0개주요부처의전산업무담당자,

LG, SK 등민간기업의전산업무담당자등실무전

문가를대상으로하여수차례에걸친인터뷰를실

시했다.

또한2 0 0 2년 8월에는물적·인적·정보화프로

세스·행정서비스등부문별조사결과를데이터베

이스화하여전산자원, 전산운영현황, 정보화인력,

전자정부사업추진프로세스, 행정서비스등에대

한다양한분석을실시했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

탕으로‘범정부적전산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한

혁신방안중간보고서’를작성했다.

한편, 2002년8월대학의전자정부연구센터소

속교수, 제안서기술평가시평가위원, 산업계, 시

민단체등민·관·학전문가9명으로자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2002년 9월 초 중간보고서에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국민

의시각에서장기적인그림아래전반적인개혁이

되도록종합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고, 행

정서비스·물적자원·인적·자원·정보화프로세

스부분을서로연계하여 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

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문이 있었으며, 주관기

관인3개부처가협조를잘하고있는것으로평가

되었다.

또한2 0 0 2년1 0월1일 중앙부처, 시도및시군

구, 교육행정기관등3 3개기관의전산업무담당자

약 5 0명을 대상으로 중간보고서에대한 검증 및

향후연구방향수립을위해2차 워크숍을실시했

다. 워크숍은 기획·이행·운영·평가등 전자정

부사업 추진프로세스, 정보화인력의 전문성 등

‘정보기술관리분야’와 전산실설비운영, 정보공

조사’결과를 참고하고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만조사하는것으로하했다.

정부기관별정보시스템을통한행정서비스현황

분석및개선방향제시분야에서는, 첫째정부기관

별정보시스템을통한행정서비스제공현황분석,

둘째향후추가적으로제공되어야할 대표적행정

서비스수요파악, 셋째정부기관별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서비스분석결과를토대로주요 정보시

스템의행정서비스의개선방향을제시했다.

범정부적전산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한혁신

방안수립분야에서는전산환경분석및정보시스

템을통한행정서비스의개선방향을토대로, 정부

전산환경구축·관리에대한 비전과목표를설정

하고, 이를효율적으로구현하기위한기반이되는

물적자원의효율적관리·운영방안및인적자원

관리, 정보화관련업무부문, 법·제도등개선방안

을수립하고자했다. 이를위해, 첫째물적전산환

경의관리·운용혁신방안및각방안별장·단점

분석과평가를통한물적전산환경 효율화를위한

최적 방안 제시, 둘째 정보시스템서비스의안정

성, 생존성확보를위한보호·보안및재난복구체

계구성·관리방안제시, 셋째기관간정보시스템

상호연계및정보공동활용방안제시, 넷째행정정

보의제공방법및정보전달체계의효율화방안제

시, 다섯째추진조직과인력의효율화방안 수립,

여섯째정보화기획및예산, 정보시스템개발, 전산

자원조달업무, 정부표준관리, 전산운영및사후관

리등정보화관련프로세스의효율화를위한방안

마련과재설계, 일곱째범정부적전산환경관리·

운용체계혁신에관련한법·제도적장애요인분석

을통한개선방안제시, 여덜째전환비용을포함한

제반운영비용(기반환경, 통신장비, 시스템등물

적기반구축비용등)에대한연구를수행했다.

혁신방안의단계적 추진전략 제시 분야에서는,

첫째단기·중기·장기를구분하여시기별이행과

제를정의하고일정을제시, 둘째혁신방안을효과

적으로추진하기위한의사결정체계제시, 셋째단

기및중장기확산및이행전략을제시했다.

사. BPR사업추진경과

B P R사업은크게‘사업방향확인’, ‘현황분석’,

‘혁신방안수립’및‘이행계획수립’의 4단계로진

행되었다.

사업방향확인을위해주관기관과전담사업자간

의워크숍, 선진국의전자정부서비스사례분석, 민

간자문위원회의자문등의절차를거쳤다.

현황분석을위해행정서비스에대한일반국민

과기업대상설문조사, 해외의행정서비스제공현

황 분석, 물적자원과전자정부사업추진프로세스

에 대하여조사대상기관을상대로한 설문조사와

함께 해외 사례를 연구했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선진사례분석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경향을분석함과아울러수혜자별·유형별·주제

별로서비스를분류한다음, 일반국민과기업을대

상으로설문조사등을 통해 주요행정서비스를도

출하고만족도를조사하였으며, 그에따라정보시

스템을분석하여개선과제를마련했다.

또한혁신방안수립을위해정보기술을활용한

행정서비스의개선방향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

전산자원의효율적운영재구성방안과전자정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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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으로조직간협조(28%), 표준화(26%), 법·제도

(19%), 기술적문제(16%), 절차및지침( 1 1 % )이

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전자정부사업 추진 프로세스 분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서비스중심의중장기계획수립이미흡

하다. 정보화사업기획과관련해서는각부처중심

으로사업이기획됨에따라다부처사업등의범정

부적과제추진이미진하고, 다부처공동주관사업

의 부처간역할및 책임이정립되지않고있으며,

수행한프로젝트에대한평가체계가미흡, 공정한

예산배정을 위한 시행계획서상의 투자 우선순위

부재등의문제점이나타났다.

나. 정보기술을활용한행정서비스

개선방향도출

현재정부가수요자(국민, 기업, 공무원)에게제

공하는행정서비스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가제

공되고있다. 수요자관점에서종합적으로제공되

어야할서비스가각기관의여러시스템으로분산

지원되고있는가하면, 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

이 존재하지않거나제공되는정보서비스이내용

이풍부하지못하여국민의만족도가저하되고있

는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기관중심이아닌

수요자가원하는서비스를중심으로, 여러기관이

분산 제공하는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는형태

로전환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전환및 개선방향도출을위해본 사업

에서는미국, 영국, 호주, 싱가폴등 4개국의정부

대표홈페이지및국내G 4 C시스템등을조사하여

국민대상( 5 9 9개) 및기업대상( 1 0 5개) 행정서비

스를도출했으며, 도출된행정서비스에대해파일

롯트( P i l o t )조사를실시한결과수요자가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서비스(국민: 169개, 기업 : 47개)

및 미래행정서비스( 7개) 등 2 2 3개의 행정서비스

를도출했다. 파일롯트조사에이어본조사를하였

는데, 본조사는크게일반국민과기업으로나누어

실시했다. 일반국민의경우는지역, 연령등을고

려하여 2 , 0 0 0명에 대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했으

며, 국정홍보처및설문전문조사기관이보유한E -

m a i l을 이용하여4 , 4 9 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했다. 기업의경우는1 5 0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

조를했으며, 각기업별최소9명에서최대1 4명까

지응답하여1 , 6 9 0명이응답하는효과를거뒀다.

이렇게도출된 주요 행정서비스를세금, 안전/

치안, 주택/토지등1 8개주제별로분류했으며, 민

주성·투명성·신속성등서비스품질요인에대한

설문조사를통해국민의품질만족도, 기대수준, 미

래기대수준이 파악되었고, 민주성과투명성이우

선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고나타났다. 특히세금,

주택/토지, 교육, 교통등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

이있는주제가우선개선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

주택/토지주제와관련하여민간이제공하는아파

트, 주택시세, 구입, 임대및 기타부동산관련정

보에대한통합서비스제공이요구되는등주제별

개선방향성이 도출되었다. 민주성과투명성의확

보를위해서는정보의공개및참여가요구되며이

를위한정보검색, 활용체계의수립과메타데이터

를포함한상호운용성확보및표준화정립이요구

되는것으로나타났다.

동활용인프라, 표준화 등‘정보기술인프라 분야’

로나누어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전산실운영상

의어려움과함께개선방안작성시 부처별로특수

한상황을충분히배려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

으며, 중간보고서내용과관련해서는기관별분석

오류의정정등을요청했다. 

B P R사업에대한감리는2 0 0 2년 1 0월 1 0일에

서 1 0월 1 9일까지실시되었으며, 감리결과사업

목표를대부분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업무와검토과정에서지적되는내

용을 본 사업기간안에 완료할수 있는 일정계획

수립이필요하고, 주요행정서비스의단계별도출

과정을설명할수있는자료가필요하며, 전산환경

의 효율적운영을위한 혁신방안으로제시한5가

지논리적모델과관련하여각모델별기능에대한

명확한규정과모델별장단점분석이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기관간 정보시스템의상호연계

및정보공동활용을원활히하기위해서표준화추

진체계나효율적인표준관리방안이제시되어야하

며, 5가지논리적모델별로민간위탁이가능한분

야에대한규명등이필요하다고지적되었다. 이러

한지적사항들은이후최종보고서작성시모두수

정·보완되었다. 

그결과 2 0 0 2년1 0월3 1일열린최종보고서에

대한 2차자문회의에서짧은사업기간내에좋은

성과를거두었다는평가를받을수있었다. 

2. 범정부적전산환경의효율적
운영을위한혁신방안(BPR) 
사업결과

가. 전산환경현황분석 결과

전산자원, 정보화 인력 및 전자정부사업 추진

프로세스에대한조사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전산자원중먼저전산설비분야는전산실공간

부족(71%), 10평미만의소형전산실운영( 3 9 % )

등 전반적으로 전산실 공간이 협소하고, 소화기,

항온항습기등기반시설부족(80%), 네트워크증

속 필요(79%) 등시설 및 장비가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운영분야는 성능관리부재( 7 7 % )

및 용량관리부재(72%) 등전문화된운영체계의

미흡과전문화된운영인력의부족으로운영 서비

스 품질수준이낮고, 이중 백업및 원격지백업

체계부족과재난복구대응이취약하며, 보안운영

지침서가없거나관리부재(23%), 보안모니터링

이 미흡한기관이8 7 %에 이르는등 보안 대응체

계도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정보화인력분야는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등

I T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50% 미만이고, 정보화인력이1 0명 미만인중앙

행정기관이4 7 %에이르는등정보화인력이부족

하고, 정보화인력의전문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

났다. 특히시스템장애요인중전문인력부족으로

인한것이3 3 %에달하는것으로드러나전문인력

의확보가시급히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정보공동활용 분야도 표준화 및 표준통합관리

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공동활용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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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형시스템인가, 넷째통합시경제성효과

가있는가, 다섯째운영품질수준이높은가등5개

의 주요항목으로판단하였다. 이를공동서비스지

원운영센터(SSC : Service Support Center), 자

체운영센터(IOC : Individual Operation Center),

시설지원운영센터(FSC : Facility Service Cen-

ter), 전산자원위탁운영센터(IPC :  Information

Processing Center), 통합백업센터(GBC :

Government Backup Center) 등의구성모델로

운영될수있도록논리적인유형을제시했다. 

5개평가항목이외에데이터및네트워크에대

한 보안성, 서버의공동활용여부, 운영인력의전

문성, 시스템의아웃소싱가능성, 향후정보시스템

의확장성등의추가적인사항을상세히조사하여

운영유형을정의하도록했다.

S S C는 범부처 정보시스템의공간, 시설, 네트

워크, 서버, 응용소프트웨어의운영및 정보유통

기반시스템등 표준인프라시스템의운영을담당

하며, G4C, G2B, 재정, 인사등의시스템이해당

된다. IOC는운영품질이높고통합시경제성효과

가낮아, 각부처가자체적으로정보시스템을운영

하는것으로했다. 

F S C는 운영품질이높고통합시경제성효과가

높은부처가공간및시설을지원받아정보시스템

을운영하고, IPC는운영품질이낮고통합시경제

성효과가높아, 공간, 시설및인프라운영을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했으며, GBC는 S S C ,

IOC, FSC, IPC의 백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 

F S C와 I P C는 물리적인전산운영기반시설구

조가 동일하고, SSC는 다부처 연계/통합시스템

운영및범정부적표준업무수행하는업무특성을

고려하면, 물리적전산운영센터구성방안은S S C

를F S C / I P C와동일건물에위치하며, 백업을위해

수도권과중부권에각각 1곳의센터를두는방안

(제1안)과, SSC와F S C / I P C를 별도건물에두고,

수도권에 2곳 중부권에 1곳의 센터를 두는 방안

(제2안)을고려해볼수있다. 

제1안의 경우 수도권센터에 S S C / F S C / I P S /

G B C를 구축하고, 중부권센터에 F S C / I P C / G B C

를구축하며, 상호백업을수행하는형태로구성하

게되는것으로초기구축비용이적고장애발생에

대한책임성이높은장점이있으나보안성과확장

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다.

제2안은 수도권에 S S C만 수행하는 건물과

F S C / I P C / G B C를 수행하는 건물을 별도로 구축

하고, 중부권에F S C / I P C / G B C를 구축하는형태

로, 구축비용이높고장애처리에대한책임이떨어

지는단점이있으나보안성및확장성이높은장점

이있다. 

또한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간 상호

운용성을확보하고자업계, 학계및정부부처요소

기술담당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정보기술아키텍

쳐(ITA :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의

형식으로표준화대상기술요소들을정리했다. 특

히, 효율적서비스를위해기술동향자료를토대로

범정부적 전자정부 기술참조모델( T e c h n i c a l

Architecture Model)을 정리하고, 서비스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웹서비스(Web Service) 기술

표준과정보시스템간정보교환을위한 기술 표준

등에대한범정부적표준화및적용의필요성이제

시되었다.

다. 전산환경혁신방안

5 0 8개기관을대상으로성능/보안/장애/용량/구

성및변경관리등운영서비스품질지수항목에대

한설문을실시하고, 기반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등전산실통합시경제성효과를나타낼수있는

항목을조사분석했다. 워크숍을통해각항목별가

중치검증설문을실시했으며, 이를바탕으로기관

별운영품질지수와경제성효과지수를산출했다.

그결과운영서비스품질이높고통합시경제성

이낮은기관은자체운영이바람직하며, 운영서비

스품질이높고통합시경제성효과가큰기관들은

운영서비스품질수준의제고를위한 전산시설의

지원이필요한 것으로구분했다. 그리고, 운영서

비스품질이낮고통합시경제성효과가큰기관들

은 전산운영의전반적인수준이제고되도록위탁

하여통합운영하는형태로정보시스템운영유형

을구분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정보시스템을, 첫째전부

처공통행정업무인가, 둘째다부처사업인가, 셋째

[표5-3-01] 기관별 구성운영모델(논리적모델)의 기능및기대효과

구성모델유형 구성모델기능 기대효과

공동서비스지원운영센터(가칭)

(Service Support Center)

자체운영센터(가칭)

(Individual Operation Center)

시설지원운영센터(가칭)

(Facility Service Center)

전산자원위탁운영센터(가칭)

(Information Processing Center)

통합백업센터(가칭)

(Government Backup Center)

- 공통행정업무운영, 공통행정통합설계, 타시스

템과의정보연계, 메타데이터 표준을적용한시

스템운영및S/W 유지보수

- 정부대표포털및주제별포털운영

- 범정부적연계및중계등정보유통인프라운용

-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가용성 및

성능, 보안성유지

- 부처 고유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등부처고유업무지원

- 통합운영절차적용으로품질, 구성및변경관리

등시스템운영

-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ere)

와 아키텍쳐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한 상호운용성

표준의적용및운용

- 기반설비, 전산실공간, 공통망네트워크등을수

요기관에제공하고관리

※각부처서버, 시스템S/W 등은독자적으로운

영

- 시스템의장애접수및처리

- 기반설비및전산실공간제공

- 각부처서버, 시스템S/W 등을운영대행

-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한 원

격지백업및매체관리

- 재해발생에대비한복구절차수립및복구

- 정부포털을통한안정적, 전문적이고신속한서비스

제공

- 정보공동활용을통한사용기관의중복입력방지

- 정부정보기술표준및유통기반의통합적관리로상

호운용성확보

- 정보기술 지원서비스를통한부처 정보화사업의효

율적추진

- 체계적인운영절차의적용에대한동기부여

- 전산시설확보를통한운영안정성확보

- 기반설비공동활용을통한경제적절감

- 전문운영인력에의한운영서비스품질향상

- 전산자원공동활용을통한비용절감

- 위탁운영을통한기관고유업무집중

- 체계적인보안체계구축및안정성확보

- 범정부적정보시스템생존성확보

- 전문인력에의한운영서비스연속성확보

- 인프라공동활용을통한경제적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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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범정부적 과제

기획기능부재, 사업계획서상세화미흡, 투자우선

순위불명확, 전문적사업관리부재, 시스템간낮

은상호운용등의문제를개선하기 위해전자정부

사업추진프로세스를혁신하고, 정보화추진역량

을 제고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해외선

진 사례를분석해본 결과, 전자정부비전을달성

하기 위해전자정부사업추진 선진국들은강력한

리더십을가진전자정부사업추진기획조직을중

심으로중앙, 지방, 기술지원등관련기관들이상

호 역할 분담과 협력( C o l l a b o r a t i o n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있음을알 수 있었다. 이를위해중장기

계획 수립체계 구축, 일관된 사업이행체계 구축,

전문적사업관리체계구축, 평가관리프로세스강

화, 정보화표준수립및 관리체계구축등이필요

하다는것이다. 즉, 범정부적차원의고객요구사항

수렴등을통한서비스주제별중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다부처관련사업은사업추진T F T팀을

구성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며, 사업추진시

부처간이견조정과기술지원을할수있는조직이

필요하다는결과를얻었다. 아울러사업의타당성

분석과사업우선순위선정을위한사전평가체계

를강화하고평가결과에대한활용방안정립이되

어야한다는것이다. 

라. 기대효과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이 구축될 경우 다음과

같은효과가있을수있다.

첫째, 운영서비스품질 고도화 및 전문적운영

인력에의한상시운영체제도입등을통해대국민

서비스만족도향상및전자정부운영의효율성을

제고할수있다. 

둘째, 전산자원의효율적관리체계및 운용체계

확립하고, 정보시스템의공동활용촉진으로정보화

예산의투자효율성및업무생산성제고할수있다. 

셋째, 개별적·산발적으로 구축하던 정보시스

템을표준화된기술구조에따라구축할수있는기

반이마련하여정보시스템간상호운용성과신뢰성

을확보할수있다.

넷째, 전산환경조사결과는부처간정보화격차

해소및고도화된서비스체계로의이행을위한정

보화정책수립자료로활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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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대효과 종합

1. 전자정부사업의의미

전자정부사업은앞으로국가행정의전반에혁

명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다. 즉, 전자정부의구

현에 의해 국민은번거로운행정절차에서겪었던

불편함이줄어들고, 국가경쟁력은대폭향상될수

있다. 그이유는전자정부가2 1세기지식정보화사

회에서정부의고객인국민과기업의편의를최우

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2002년1 1월 본격적으로

출범한전자정부가어떻게구현되고발전해나가느

냐에따라우리의미래가달라질수있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정부지향하는전자정부의청사

진을살펴본이후에이를바탕으로하여전자정부

사업의기대효과를살펴본다.

전자정부는‘세계일류국가도약을위한전자정

부구현’이라는기치는[그림6 - 1 - 0 1 ]과같이3가

지큰틀의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첫째, 대국민행정서비스를최고수준으로끌어

올린다. 언제어디서나클릭한 번으로민원을해

결하는 안방민원시대를열어나가게되었다. 국민

의입장에서쉽고간편하게민원을처리하는전자

정부단일창구를구축하여민원안내는물론, 인터

넷으로민원신청에서전자적발급까지가능하도록

하고, 관공서간정보공동활용으로민원인이 제출

해야하는각종구비서류가대폭감축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에필요한행정서비스를최대한

온라인으로제공한다. 수출입화물, 선박의입출항,

하역, 통관, 운송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했

고,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신

청·처리및수수료납부등을온라인으로처리토

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이제고되도록했다. 또한

정부조달과 관련된 모든 온라인서비스를 통합해

[그림6-1-01] 전자정부의효과

최고수준의대국민행정서비스제공

기업활동에최적의

환경을제공

생산성·투명성·민주

성의극대화

세계일류국가도약을위한전자정부구현

제 목 집필진

제1절기대효과 종합
정충식교수

(경성대)

제2절사업성과
이귀현사무관

(정보통신부)

제3절성공요인과 제약요인 윤영민위원

제4절향후 과제 서삼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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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사이트도함께개설되었다.

먼저, 인터넷으로접속하는전자정부단일창구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단일창구에서는4 , 0 0 0여 종에 달하는 모든 민

원의내용과처리절차를안내하고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발급등 4 0 0여 종1 )에 달하

는주요민원을인터넷으로신청할수있는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등 주요 민원관련기관이보유한주민·호적·국

세분야의주요행정정보를민원처리를위해공동

이용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다. 따라서앞으로민

원업무를처리하기위해 첨부서류로요구되던주

민등록 및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 2 3종의 민

원서류는관공서에제출할필요가없어지고, 대신

담당공무원이직접 온라인으로조회해서업무를

처리하게되었다( [표6-1-01] 참조) .

구체적으로은행에대출을신청하기위해주민

등록등본을발급받는절차를살펴보면먼저 전자

정부 단일창구( w w w . e g o v . g o . k r )에 접속 → 주민

등록등본발급신청메뉴로이동→민원서류신청

서를작성→ 전자서명으로본인여부자동확인→

수수료를신용카드, 온라인뱅킹, 전자화폐등으로

납부 → 신청완료확인 → 신청당시선택한우편

또는 전자파일방법으로주민등록등본수령 등의

절차로 처리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전자파일

로해당은행에직접전송해주는서비스도준비되

어있어, 은행에서업무처리준비가완료되면본격

시행될예정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현재 온라인서

비스가제공되고있지는않지만, 이를처리하는행

정절차는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인해대폭간소

화되었다. 종전에는매매계약을체결한후에등기

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금융기관등

총8개기관을1 9회방문해야절차가완료되는등

처리과정이복잡하여스스로등기이전절차를밟

는 것은엄두도내기어려웠다. 그러나이제는구

비서류가1 6종에서6종으로감소됨에따라4개기

관을 6회 방문하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전문가에게의뢰하여처리하던등기

이전도시간을조금만투자한다면스스로처리해

볼수있는여건이마련된셈이다. 

자영업자의경우, 세무서와금융기관을방문해

서소득세·부가가치세등을신고하고납부했지만

이제는인터넷전자신고/고지와전자납부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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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단일창구를구축함으로써기업들의편의

성과행정의투명성을제고해나가고있다.

셋째,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이 극대화된 정

부구축이다. 국가핵심업무를정보화함으로써행

정업무처리의효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했다. 간

소화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 단축은 곧, 국민에

대한공무원의서비스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 또

한정부와국민간의쌍방향의사소통기반이마련

됨으로써보다민주적인전자정부, 국민곁으로성

큼다가서는정부를구현할수있다. 

2. 행정적효과

전자정부의출범은정부는물론, 국민과기업에

도 적지않은변화를몰고왔다. 디지털시대에걸

맞지않는낡은제도와관행때문에겪었던불편,

그로인한인적·물적자원의손실등이현저히줄

어들었다. 효율적인업무처리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무원의업무부담과 행정력의낭비도

현저히 줄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것이다. 이처럼최고수준의대국민행정서

비스의변화 모습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

같다.

가. 최고수준의대 국민행정서비스

이전에는하나의민원을처리하기위해수많은

관공서를방문하고, 같은서류를매번제출해야했

다. 그러나이제행정기관간정보공동활용으로구

비서류가 대폭 줄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 횟수도

현저히줄었다. 언제어디서나편리하고신속한민

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 w w w . e g o v . g o . k r )의구축을들수있다. 이제까지

국민을대상으로발생하는전체민원업무의7 0 %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

기업 분야의민원업무처리를위한 전자정부단일

창구를구축했다. 이것은민원인입장에서보다편

리한 민원처리가가능하도록행정자치부, 건설교

통부, 국세청, 대법원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있는정보연계 및제도적협력체계를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활용하면 다양한 민원에

대한정보를얻을수 있고, 주요민원에대해서는

온라인으로직접신청할수도있다. 민원수수료도

인터넷뱅킹등다양한방법으로전자납부할수있

음은 물론, 발급된 서류를 민원인의편의에 따라

우편이나전자파일로수령할수있다. 또한세금의

신고·납부, 국민연금·의료보험등사회보험료의

조회·납부, 자녀의학교생활기록부열람등 다양

한분야의생활민원이나정보서비스를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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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 호적등·초본교부,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지적도(임야도)열람·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등·
초본교부, 제적부의등·초본교부,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열람·발급, 지방세납세증명발급, 납세증명서발급,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자동차등
록증재교부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증분실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공장등록증명등

[표6-1-01] 구비서류감축대상민원현황

공동이용정보 감축대상구비서류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전산호적정보 호적초본, 호적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사회보험의변경신

고도골칫거리였다. 공단네곳을일일이찾아가거

나 연락을해야했고, 신고에따르는첨부서류또

한적지않았다. 이제4대사회보험공단간에정보

연계체제가구축됨에따라이러한불편역시도말

끔히해소되었다. 

그리고국민은어느기관에나한번만신고하면

출생·혼인·사업장변경등으로인한각종민원신

고업무가해결되고, 신고에필요한각종신고서식

과 첨부서류가대폭간소화된다. 실제로지역가입

자자격변경신고의경우신고서는4종에서1종으

로, 첨부서류는7종에서 2종으로축소되었다. 뿐

만아니라각종신고는물론보험료의조회·납부

도 인터넷( w w w . 4 i n s u r e . o r . k r )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수있게되었다( [그림6-1-02] 참조) .

나. 기업활동에최적의환경제공

우리나라국가및 공공기관의공공조달규모는

2 0 0 1년 기준으로6 6조 7 , 0 0 0억원에이를정도로

그 규모가방대하다. 하지만그동안민간업체들은

공공입찰에참여하기위해서여러기관을일일이

방문하여수많은서류를수작업으로처리해야하

는 등 시간적·비용적으로많은 불편과비효율을

초래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조달시스템( w w w . g 2 b . g o .

k r )이개통되어공공조달이보다편리해지고투명

해졌다. 우선, 조달업체는하나의웹사이트에서전

국모든공공기관의입찰정보를손쉽게검색할수

있게되었다. 이에따라종이책자로발간되던조

달관보는더이상발행되지않는다. 

또한 특정기관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기관

마다 업체등록을 해왔지만 이제는 G 2 B시스템에

한번만등록하면모든공공기관의입찰에참여할

수있다. 복잡한입찰과정도G 2 B시스템이온라인

으로 지원한다. 구매요청·적격업체심사·입찰참

가신청·상담·낙찰자선정·계약·보증서 제출

등조달의모든과정이온라인으로진행되기때문

에납품업체담당자와조달담당공무원이만날이

유가없어졌다. 납품후에국고수표를발행하여지

급하던대금도등록계좌로자동이체되어보통2주

일 가량소요되던대급지급절차도빠른시간내에

마무리된다. 

G 2 B시스템개통을계기로정부물품에대한분

류체계도세분화·표준화되었고, 전자카탈로그가

확대되어개별 공공기관이직접 구매하는물품도

쉽게선택하고구매할수있게되었다.

다. 생산성·민주성·투명성의극대화

그동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민원

인뿐만아니라공무원도여러불편을겪었던게사

실이다. 공무원들이민원처리를위해각종수작업

과단순업무에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거나, 행

정업무처리절차가복잡했기때문이다. 따라서상

대적으로국민은공무원으로부터불만족스서운서

비스를받게되는일도많았다. 

이제전자정부를통해민원과관련된업무절차

를간소화하고, 관련행정기관들이정보를공동활

용하며, 민원처리를위해제도적으로상호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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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에따라번거로움이사라졌다. 특히홈택스서

비스( w w w . h o m e t a x . g o . k r )를 이용하면 사업자등

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등 민원

증명을 비롯해서 1 0 5종에 달하는 국세관련 민원

도 인터넷으로처리되고, 홈택스서비스신청자는

이메일이나휴대폰문자메시지로각종세무신고·

고지·환급안내를받아볼수도있다. 특히사업자

등록증명, 납세증명과같이금융거래에흔히사용

되는 민원증명 6종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회할수있기때문에굳이종이서류로발급받을

필요도없다. 일단홈택스서비스에접속해서증명

민원을신청한후 자동으로안내되는조회비밀번

호를금융기관에알려주기만하면된다. 편리해진

인터넷국세서비스를이용하려면가까운세무서를

방문해서이용신청을하고, 공인인증서를발급받

으면된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성

적증명서등을발급받으려면출신학교나해당교

육청을직접방문해야했다. 더군다나출신학교가

다른지방인경우에는불편이이만저만이아니었

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행정정보서비스( w w w .

neis. go.kr)를이용하면졸업증명서를비롯한제

증명서를인터넷으로신청하고우편으로간편하게

수령할수있다. 또한교육행정정보서비스가전국

단위로실시됨에따라 인터넷을이용하지않더라

도출신학교에상관없이전국의어느교육청을방

문하더라도각종 증명의실시간신청·발급이가

능하다. 또한2 0 0 3년 3월부터는학생이나학부모

가가정에서인터넷으로학생의성적은물론학교

생활, 건강등 학생에관한다양한정보를확인할

수도있게되었다.

그동안직장이나사업장을옮기면국민연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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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02] 4대 사회보험서비스의변화모습

현재

미래

국민연금

고지서

민원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은행

민원인

계좌이체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물조사, 교원인사, 예산, 회계관리등의번거로운

교육행정업무가온라인으로처리되고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또한2 0 0 3년 3월부터는교육과정의편

성·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생지도 등 교

무·학사업무도전산시스템을통해지원되어교육

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6-1-03] 참조) .

공무원인사의경우, 기관별로방대한인사기록

카드및 그와관련된서류관리를위해많은공간

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개별적으로 구축한

인사·급여시스템간정보의연계가미흡하여정

책수립을위한정확한자료수집이어려웠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 문제점들은획기적으로

개선되고있다. 공무원의채용·승진·교육·복지

등 일련의인사관련업무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

표준화된 인사시스템이 각 행정기관에 보급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종이인사기록카드는전자카

드로 대체되고, 인사평정·출장·교육등을 위한

서류업무도전자적으로처리되어종이 없는 인사

관리가가능해질전망이다( [그림6-1-04] 참조)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효과적으

로집행되려면, 재정현황의정밀한파악이우선되

어야한다. 그간에는규모가방대한국가재정현황

을수작업으로관리하고처리하는데한계가있었

던것이사실이다. 이를해결할방법이시스템적으

로마련되었다.

예산편성부터집행, 결산까지의전과정을자동

으로연결처리하고, 재정의재정운영현황을실시

간으로관리·분석하여나라살림을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각 부

처·기관의재정관련정보시스템을하나로연결하

여세금·각종부담금등모든국가수입이자동으

로매일매일집계되고, 재정집행또한발생시점에

기록되고집계되는시스템이가동되었다. 이에따

라국고중여유자금의규모또한실시간으로파악

되어이를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매년1 , 0 0 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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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기반이마련되었다. 이로써공무원이단순·반

복적으로처리하는업무량이대폭 감소되고업무

효율도크게개선되었다. 따라서공무원들은대민

서비스질에대해더 많은노력을기울이고, 국민

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투명한정부로서거듭날수있는계기가

될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으로이제까지주민이이사를가면공무

원은전입신고, 차량이전등주민의신고업무를개

별적으로접수하여건별로처리했다. 그러면국민

의 불편도불편이지만공무원의업무부담은이중

삼중으로증가하여서비스질보다는주어진업무

처리에급급한경우가많았다.

이에 따라전국시군구에서공통으로수행하는

주민, 차량, 호적등의2 1개업무처리를위한제도

를정비하고, 절차를간소화했다. 그리고행정기관

이 정보를공동활용하여전입신고만마치면차량,

보건복지등주민과관련된1 0개부문의주소가일

괄 변경되어국민이편리해졌을뿐만아니라공무

원이단순민원을접수하는횟수를대폭축소했다.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선생님들은

학생의기본신상정보를작성했다. 그러나교육행

정의 정보화를통해 초등학교입학시학생정보를

작성하여시스템에 입력하면, 학생정보가자동으

로 상급학교로송부되기때문에학생이중·고등

학교에진학하여도다시작성할필요가없다. 따라

서교원과공무원의단순업무부담이줄어들게되

어 학생의교육에더 많은노력을기울일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는취학대상아동에대한자료를

문서로 초등학교로통보하고있고, 초등학교에서

는 이를전산자료로재입력했다. 그결과명단입

력에 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입력과정에서

누락이나오류도적잖이발생했다. 그러나이제그

런 불편이 없어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읍면

동사무소의자료와연계되어취학대상아동의명

단과 전·출입사항을온라인으로일괄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입력을 위한

시간·경비절약은물론오류발생가능성이감소

하고, 무엇보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업무효율

향상에크게기여하게되었다.

특히 교육행정의경우, 학사, 교무, 인사, 재정

등의업무가학교와교육청으로분리되어처리됨

에따라발생했던 비효율적인요소도말끔히사라

졌다. 일선학교와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가인터

넷으로상호연계되어모든 교육행정업무가전자

적으로연계처리가가능하게되었기때문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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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기대효과

·업무관련통계자료등

의즉시취합

·정확한 자료 취합으로

과학적교육정책수립

교육인적자원부

·각종정보수집의용이

·교육과정 정책시행 결

과분석의과학화

·교육행정업무의경감

교육청

각급학교

·반복업무의감소로교

사의업무부담경감

·교육현장경험및지식

의체계적정보화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한

최적화된시스템구축

학생/학부모

·인터넷을통한교육행

정민원업무의제공

·제증명발급등시간적·

공간적제약의극복

·지역사회와 학교 단위

의연계성강화

[그림6-1-0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업무처리내용

개별기관

인사관리

시스템

주앙서버중앙서버

중앙인사위원회

급여관리

시스템

공무원

센서스

- 인사정책, 급여정책수립에활용

- 국가인재 DB 보완을 위한 자료

로활용

개별자료, 현황자료, 

통계분석자료제공

자료취합

요구자료제출



과를6 5 6개표본기관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연

간 1조2 , 8 0 0억 원의예산이절약되는것으로분

석되었다. 이수치를1 , 6 0 0여개 전체기관으로환

산하면연간약 3조2 , 3 0 0억 원 가량의절감효과

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이외에도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납세

자가 세무서나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 인터넷

을통해세금신고및 납부를하며민원증명, 신고,

납부 등이 자동적으로처리됨으로써신속하고효

율적인민원처리가가능하여납세자, 국세청, 금융

기관등전체적으로연간약 1 , 4 0 0억원의예산절

감이기대된다.

이처럼전자정부서비스를통해국민이직접지

출해야하는비용이나간접적으로부담하는비용,

그리고공무원의업무효율향상에의해 발생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모두 합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된다. 돈으로환산할수 없는비계량적효

과까지 합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될것이다. 이러한전자정부의효과는국가경쟁력

을 향상시켜 대한민국을 정보사회에서 선진국으

로 도약하게하는데 핵심적인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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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상의재정수입도기대할수있게되었다.

한편, 행정기관의문서업무전자화로행정의능

률향상과실시간공문서유통체계를조성하기위

해전자결재시스템과다른행정정보시스템을연계

함으로써 결재가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 내용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자동연계하여중복입력없이

전자결재를할수있게했으며, 결재후한번의클

릭으로다수기관에문서를발송하게했다. 그리고

행정기관간문서송수신시배달증명과송수신경

로추적이가능하게되어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

통의신뢰성과안정성이확보되는한편, 행정기관

간문서유통시간도단축되었다. 

민원을신청한국민은자신의민원이어떻게처

리되고있는지궁금했다. 그러다보니자연히담당

공무원과접촉이일어나고, 이에따라서부정부패

에자신도모르는사이에노출되는경우가많았다.

이제민원업무의전과정이유리알처럼투명하게공

개되게되었다. 국민이제출한민원사무를민원처

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통해처리과정과결과를실

시간으로일반인에게공개하기때문이다. 현재정

부부처는물론지방자치단체도홈페이지를통해주

요민원의접수·검토내역·담당자등의정보를인

터넷을통해실시간으로공개하게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

신청인은물론, 사회일반의공공감시와정보공유

를통해부조리발생을미연에방지하며유리알같

이투명한정부를구현할수있게되었다.

3. 사회·경제적효과

그럼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의생활모습이달라지면얼마만큼의예산을절약

할수있는것일까? 전자정부서비스를이용함으로

써국민이받게되는금전적인이익은주로민원신

청을위해소요되는교통비·수수료등경비가줄

어들거나,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됨으로써발생하

는 시간비용의절약효과를들 수 있다. 또한정부

는민원이나행정업무처리가간편해짐으로써비용

이 절감되는효과가발생한다. 대표적인서비스를

중심으로예산절감효과를산출해보면다음과같다

전자정부단일창구를이용하여국민이가정에서

민원안내나민원신청이가능하여관공서를방문하

는횟수가줄어들고, 그에따라절약되는왕복교통

비, 시간비용등이 절약된다. 또한정보의공동활

용을통해국민이관공서에제출해야하는구비서

류가감축되고, 공무원도간편하고신속하게업무

를 처리할수 있는등의효과도산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볼때, 정보통신부의자료에의하면, 5년

간약 1조8 , 0 0 0억원가량의 예산이절감되는것

으로분석된다. 뿐만아니라시군구의민원처리절

차간소화, 행정정보공동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

출등으로절감되는효과는5년간3조4 , 0 0 0억원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서비스를활용하면업체가한

번조달업체로등록한뒤에는모든공공기관에별

도의업체등록없이입찰이가능해진다. 그에따라

조달업체가관공서를방문해야하는 횟수가줄어

들고, 입찰과개찰및 계약등 업무가전자화·표

준화되어 업무처리절차가간소화된다. 이러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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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국제투명성기구( T I )의 정보접근지수

(Information Access Index), 전체인구중 도시인

구비율등이세부지표였다. 

이 보고서의전자정부지수를구성하는여러평

가요소들을2 0 0 1년과2 0 0 2년의국내상황으로비

교했을 때, 우리나라는전자정부1 1대 사업이완

성되었고3 , 2 0 0만명에달하는이동전화가입자등

I T환경의급속한발전이이루어졌다. 이를고려하

여 현재 시점에서우리나라의전자정부수준을유

추해보면, 훨씬더 향상된평가가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표6-2-01] 참조) .

한편, 2002년9월미국브라운대학이세계1 9 8

개국정부기관웹사이트1 , 1 9 7개를분석·평가하

여발표한보고서‘Global e-government 2002’에

서도우리나라는1 0 0점 만점에6 4점을기록해세

계2위의디지털정부라는높은평가를받았다. 보

고서에서는각국전자정부의수준을평가했다. 좀

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 정보접근편의성, 정부간

행물 제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정부포털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보안, 장애인 접근성과 제공되는

온라인서비스의수등2 4개항목을이용하여정보

활용성, 시민접근성, 포털의접근성, 제공되는서

비스등의4개영역별평가가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웹사이트별 총점( 1 0 0점 만점)을

집계·평균하여국가별전자정부구현정도를지수

화했다( [표6-2-02] 참조) .

단, 이조사에서는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전

자조달등과 같이 실질적인업무처리와관련하여

[표6-2-02] 전자정부지수랭킹 2 0개국

국가 전자정부지수( 1 0 0 ) 순위

대만 7 2 . 5 1

한국 6 4 . 0 2

캐나다 6 1 . 1 3

미국 6 0 . 1 4

칠레 6 0 . 0 5

호주 5 8 . 3 6

중국 5 6 . 3 7

스위스 5 5 . 4 8

영국 5 4 . 8 9

싱가포르 5 3 . 5 1 0

독일 5 2 . 6 1 1

바누아투 5 2 . 0 1 2

바레인 5 2 . 0 1 2

카타르 5 2 . 0 1 2

바티칸 5 2 . 0 1 2

일본 5 2 . 0 1 2

멕시코 5 2 . 0 1 2

토고 5 2 . 0 1 2

피지 5 2 . 0 1 2

잠비아 5 2 . 0 1 2

[표6-2-01] 전자정부발전단계및주요특성

단계 특성 해당

국가출현(Emerging) 
2 ~ 3개의별개공식사이트를통해정부웹등장, 제공되는 UN 회원국1 9 0개국가들중 3 2개국가

정보는제한적·기초적·정적임 ( U N회원국의1 6 . 8 % )

강화( E n h a n c e d ) 콘텐츠와정보의주기적갱신 6 5개국가( 3 4 . 2 % )

상호작용( I n t e r a c t i v e )
사용자들은각종양식을다운로드받고, 공무원과접촉,  

5 5개국가( 3 0 % )
약속잡기, 요구사항요청가능

업무처리( T r a n s a c t i o n )
사용자들은서비스에대한요금지불또는온라인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등1 7개국가( 9 % )
금전거래수행가능

완전통합( S e a m l e s s ) 범정부차원에서의전자적기능과서비스의완전한통합 해당국가없음

(자료: UNDPEPA & ASPA, Benchmarking E-government, 2002. 6, p.2를토대로재구성)

(자료: Brown University, 2002)

제2절 사업의 성과

1. 국제기관및 외국의평가

전자정부1 1대과제가완료된지얼마지나지않

았기때문에현재까지그성과와의미에대한국제

기구나외국의공신력있는기관의공식적인평가

는발표되지않고있다. 그간1 1대과제완료전에

이루어졌던우리나라전자정부에대한평가를통

해서우리의현재위치를조금이나마가늠해볼수

있다.

먼저, 2002년6월에발간된U N의‘UN 전자정

부서비스 벤치마킹 보고서(Benchmarking E-

government : A Global Perspective -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UN Members States)’를 참

고할수있다. 

이 보고서는 U N의 1 9 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 0 0 1년 시점에서각국의전자정부수준을비교하

여분석·평가했다. 동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

는 U N이 작성한‘전자정부지수(The E-

government index)’기준으로세계평균인1 . 6 2

를 훨씬상회하는2 . 3 0의 평점을받았다. 이는세

계상위9 %에해당하며, 전체순위로는1 5위를차

지하고있다. 이에따라U N이분류한전자정부수

준 5단계중 제4단계인업무처리( T r a n s a c t i o n )가

가능한단계에속하는전자정부선도국가로분류

되었다. 이러한평가결과는전자정부1 1대과제가

완성되기이전에도우리나라는이미 세계 상위권

의전자정부를구현한나라로평가되고있음을시

사한다. 

UN 보고서는 전자정부수준에대해 특정 국가

의 미래진보를예측할수 있는준거점( R e f e r e n c e

P o i n t )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전자정부지수를

작성했다. 전자정부지수평가항목은‘웹수준, 정

보통신기술 인프라, 인적 자본수준’이며, 각국별

로 이를계량화한전자정부지수가계산되었다. 첫

째, 웹 수준은 제공서비스 유형, 교육·건강·노

동·복지·재정등5대서비스제공여부, 단일정

부포털 존재 여부, 전자정부 전략의 충실성 등이

기준이된다. 동보고서는이를‘출현, 강화, 상호

작용, 업무처리, 완전통합’의5단계로구분하고있

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인프라수준은PC 보급률,

인터넷호스트수, 인터넷이용률, 전화회선수, 이

동전화보급률, TV 보급률 등이 세부지표로 사용

되었다. 셋째, 인적 자본수준은 유엔개발계획

( U N D P )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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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 그사이에1 5

만 명을 돌파했다. 전반적으로1 2월에 이용자수

가 감소한것은, 11월에는새로운서비스 출범에

따른유인효과가있었지만1 2월은연말이라는시

기적요인이크게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경우2개월동안총 2 7만

건을돌파하여활발한활용이이루어지고있는것

으로보인다. 특히1 2월에는1 1월대비 2 7 %가증

가한 것으로나타나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대

해일선공무원의이해와활용이크게높아진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공무원의일하는 방식이 행정

편의위주에서국민편의위주로점차변화하고있

는증거로해석될만하다. 

한편, 인터넷민원접수는아직활성화되지못하

고있다. 이역시홍보가더욱강화되고, 사용자인

터페이스가개선되면점차 이용이확대될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질의와불편사항신고도1 1월의

1일평균 8 3건에서1 2월에는6 2건으로감소하여

점차 시스템의안정화를나타내고 있다( [표 6 - 2 -

03] 참조) .

나.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으로추진된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1 9 9 8년 1월부터2 0 0 0년 1 2월까지1단계

사업을추진하여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

산업, 민원, 주민, 차량, 건축, 재세정등의1 0개업

무를 정보화했다. 2001년1 1월부터 현재까지 진

행중인2단계사업은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

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등 총 1 1개 단위업무를정보화하

고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주요분야활용

추세를살펴보면, 먼저무인민원발급기는2 0 0 2년

1 2월 현재 전국 7 1 2곳에 설치되어 총 1 2 4만

6 , 0 0 0건의민원발급이이루어졌다. 시도별로는강

원도가 발급기 1대 당 발급건수 면에서 3 , 7 9 0여

건으로가장 높은 활용도를나타냈다. 16개시도

중 가장이용실적이많은지역은경기도로서1 7 8

대의 발급기가설치되어 3 3만 4 , 0 0 0건의 발급실

적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행정인프라가미비한

강원도지역에서1대당발급비율이가장높게나

타난점, 가장인구가많으며발급대수도많은서

울지역에서인구수 및발급대수를고려했을때1

대 당 발급비율이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난점은

향후무인민원발급기보급정책수립시중요한참

고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 공개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1 0 8만 3 , 0 0 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보면, 경기도가2 7만8 , 0 0 0건으로타지

역에비해월등히높았다. 반대로서울지역의경

우는인구수와민원발생량을고려했을때는물론,

전체공개건수면에서도충남에미치지못하는적

은 실적을나타내어상대적으로민원공개에대한

관심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민원공개추세측면에서보면, 2002년1월7만

3 , 0 0 0건에서1 1월 1 8만 2 , 0 0 0건으로1년사이에

2배이상증가되었다. 이로써민원공개가어느정

도정착되어가는단계에접어든것으로판단되고

있다. 다만, 12월에공개건수가감소한것은민원

수요가감소하는연말이라는시간적원인이작용

전자정부구현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가없었

다. 웹사이트만을평가대상으로하여실질적인전

자정부수준평가로해석하는데도다소무리가따

른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

다. 이역시전자정부1 1대 과제가완성되기이전

의자료를기준으로만들어진것이므로2 0 0 3년도

평가에서는더욱좋은결과가나오리라고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2 0 0 2년 1 0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 , 0 0 0만 명을넘어 초고속인터넷보

급률이 캐나다의2배, 미국의 4배, 일본의8배에

이르고있다. 또한인터넷이용자가2 , 6 0 0만명에

이르는등세계최고수준의인터넷 인프라를보유

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전자정부수

준은앞으로도빠르게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평

가를제고하기위해서는전자정부구현노력을더

욱가속화하는것은물론, 우리나라의전자정부구

현현황을세계에올바로알리는노력도많이필요

하다고하겠다.

2. 서비스의활용추세

2 0 0 2년 1 1월 전자정부1 1대 중점사업이완성

되어본격적으로운영된지얼마지나지않은시점

에서활용도추세를논의하는것은아직이른감이

있다. 그러나짧은기간이나마현재까지의운용현

황을고려해볼때전자정부서비스가점차국민생

활 속에자리잡아가고있으며, 공무원의일하는

방식에도변화를주기 시작하고있다는조심스러

운평가는가능하다고생각된다. 

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G 4 C )

G 4 C서비스의경우운영기간이2개월에불과하

여, 그간의통계자료를가지고이용추세를판단하

기는대단히어려운상황이다. 특히G 4 C서비스의

활용은서비스를이용하는국민의의식과관행이

오프라인중심에서온라인중심으로바뀌어야보

다더활성화될수있다. 따라서2개월이라는짧은

시간에이용자의인식을전환시키기란매우 어렵

기때문에아직본격적인활용이이루어지고있다

고보기는어렵다. 

이런 전제 하에 2개월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G 4 C의 활용현황을살펴보면, 2002년1 1월 서비

스 개통이후1 2월 말까지1일 평균접속자수가

1 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점차 대표민원창구로서

자리를잡아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1일접속

자수는 1 1월서비스개시직후최고조를이룬후,

2개월평균1 0만 건내외의접속현황을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무가입이아닌 회원가입건수도1 2

[표6-2-03] G4C시스템운영현황

구분( 2 0 0 2년) 접속횟수 정보공동이용 회원등록 질의및불편사항신고

누계 6 , 3 1 0 , 7 6 8 / 1 0 5 , 1 8 0 2 7 7 , 4 2 6 / 9 , 2 4 7 1 5 6 , 2 4 3 / 2 , 6 0 4 4 , 3 9 9 / 7 3

1 1월 3 , 5 5 5 , 0 6 6 / 1 1 8 , 5 0 2 1 2 2 , 1 9 2 / 4 , 0 7 3 9 6 , 0 8 3 / 3 , 2 0 2 2 , 5 1 6 / 8 3

1 2월 2 , 7 5 5 , 7 0 2 / 9 1 , 8 5 6 1 5 5 , 2 3 4 / 5 , 1 7 4 6 0 , 1 6 0 / 2 , 0 0 5 1 , 8 8 3 / 6 2

전월대비 7 9 9 , 3 6 4감 3 3 , 0 4 2증 3 5 , 9 2 3감 6 3 3감

(총건수: 1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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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06] G2B 도입전후전자입찰실적 비교

구분 G2B 이전(2002. 8) G2B 이후( 2 0 0 2 . 1 1 )

집행건수(월간) 4 , 9 4 9건 9 , 4 6 8건( 9 1 . 3 %증)

참가자수(월간) 8 4만명 1 3 1만명( 5 6 . 0 %증)

[표6-2-07] 쇼핑몰이용현황

구분 G2B 이전(2002. 8) G2B 이후( 2 0 0 2 . 1 1 )

구매건수(월간) 2 0 , 4 8 0건 4 2 , 7 7 4건(109% 증)

구매금액(월간) 2 , 0 6 6억원 4 , 3 0 2억원(108% 증)

균4명가깝게등록해이용확산을위한기반이마

련되었다고보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입찰현황을살

펴보면, 3개월동안1 , 9 6 8개 기관이3만4 , 7 7 3건

의입찰을공고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1 , 9 1 4개

기관이3만3 , 1 0 9건( 9 5 . 2 % )을 G 2 B를 직접이용

해 공고를했고, 자체시스템을보유한5 4개 기관

이 1 , 6 6 4건( 4 . 8 % )을 G 2 B에 연계공고했다. 전자

입찰은전체(G2B 직접이용공고)의8 3 . 4 %인2만

7 , 6 2 5건이 이루어졌으며, 12월에 전자입찰 비율

이8 5 . 4 %로3개월중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 

전자입찰집행실적은3개월동안1 , 6 7 6개기관

이 2만8 , 1 6 1건을집행하여3 9 8만 2 , 8 8 5명이참

가했고, 5조9 , 6 2 3억원상당을계약했다. 특히1 2

월에는건수, 참가자, 금액등모든측면에서최고

실적을기록했다. 공공기관이용비율(90% 내외) ,

공사부문참가자비율(97% 이상), 공사계약금액

비율(90% 이상) 등주요추세는매월동일한것으

로기록되었다. 

쇼핑몰및 기타 현황을 살펴보면, 각공공기관

은3개월간계약상품몰을이용해일반상용품2조

1 9 5억원을직접구매(건수대비94% 수준)한것

으로나타났다. 또한조달업체가계약이행후공공

기관에납품사실확인을요청하는납품확인요청( 3

만 1 , 0 3 7건) 및공공기관이조달업체의납품확인

요청에 전자적으로 납품을 확인해 준 실적( 2만

3 , 6 5 6건), 납품확인 후의 전자적 대금청구( 1만

4 , 6 8 7건) 기능은비교적 활성화되었다고보인다.

그러나 전자계약, 전자지불등 주요 신규 기능은

아직까지확산초기상태라고할수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구축전후를살펴보자. 전자입찰실시로인

한 입찰참가기회확대실적(입찰의투명성및 공

정한경쟁의촉진 측면) 및G2B 이전부터조달청

이유사한서비스를제공한쇼핑몰과전자입찰실

적(전자조달확산측면)의2가지측면에서살펴보

면매우의미 있는결과가도출된다. 먼저, 전자입

찰실시로인한입찰참가기회확대의경우에는전

자입찰도입이전인2 0 0 0년에매 입찰건당 2 8 . 6

명이참가했다. 그런데G2B 도입이후3개월동안

6 8 . 5명으로 증가하여 조달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가139.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G2B 도입으

로 인한전자조달의확산 측면에서는전자입찰은

전자조달 도입 이후, 이전 조달청 전자입찰

( G o B I M S )보다 집행 건수는 91.3%, 참가자는

56.0% 증가했다. 이를통해볼때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이당초목표를달성해나가고있는것으

로판단된다( [표6-2-06] 참조) .

쇼핑몰의경우에도G2B 도입이후, 이전조달

청 쇼핑몰( E - M a l l )보다 건수는 109%, 금액은

108% 증가한것으로 나타나 G 2 B가 국가조달의

주된 방식으로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6-2-07] 참조) .

한것으로풀이된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가장 중요

한 프로그램인시군구보유정보의데이터베이스

구축및공동활용현황을살펴보면, 전국적으로주

민, 지적, 차량 분야 등에서총 2억 8 , 8 0 0만건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2 0 0 2년 7월

기준). 기초자치단체가보유하고있는국민생활과

직결된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가거의완료된것

으로 볼 수 있다. 주요업무별정보공동활용실적

면에서도 2 0 0 2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총 1억

6 , 0 0 0만 건, 1일평균7 4만 4 , 0 0 0건의자료가공

동활용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정보공동활용에

관해일선공무원의업무처리방식이완전히정착된

결과로보인다( [표6-2-04] 참조)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 2 B )

2 0 0 2년9월서비스개시이후짧은운용기간에

도불구하고눈에띄는이용실적을나타내고있다.

전자입찰, 쇼핑몰등주요기능을중심으로이용이

정착단계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이용추세를살

펴보면, 12월에는공고건수등 일부 이용이감소

되었다. 이는회계연도말로대부분조달업무가종

료되는계절적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용현황에서는 접속자의 경우, 3

개월 동안 총 4 1 3만 2 0 7명이 접속했다. 11월의

1 5 0만 건을정점으로1 2월 총접속자수가감소했

지만 평일평균접속자는1 1월보다4.0% 정도증

가했다. 여기에는공휴일이많고회계연도말로입

찰공고건수가감소하는등계절적특성이 반영된

것으로판단된다. 공공기관이용자수는1 2월 1일

평균약5 , 0 0 0명으로계속증가추세에있다. 조달

업체이용자수는3개월동안1일평균1만8 , 0 0 0

명정도를기록해안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 시스

템안정화에따라개통초폭주하던이용자문의도

급감했다. 운영초기1일 평균 8 , 0 0 0여 통이던전

화 문의는1 1월 이후2 , 0 0 0건 미만으로나타났다

( [표6-2-05] 참조) .

이용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서명 등록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 2월 말 현재 2만

3 , 0 8 6개기관( 3만4 , 1 8 6명)과7만7 5 6개업체( 1 2

만5 , 5 9 5명)가이용했다. 특히요청, 계약, 지불등

업무범위확대에의해1 0월이후에는기관별로평

[표6-2-04] 주요업무별 정보공동활용현황

구 분 합 계 주민등록 지 적 차 량 농 지 건 축

건수(천건) 1 6 3 , 3 8 1 1 1 2 , 1 1 9 6,256 44,700 305 1

1일평균(건) 7 4 4 , 3 1 8 5 3 1 , 3 7 0 29,649 211.848 1,445 2 1 1

(기간: 2002.1~7월)

[표6-2-05] G2B 이용실적

기간 접속자수 공공기관이용자수 조달업체이용자수

( 2 0 0 2년) 월계 평일평균 월계 평일평균 월계 평일평균

1 0월 1 , 1 5 6 , 6 3 8 4 6 , 6 8 9 9 2 , 3 1 5 3 , 7 9 5 4 3 1 , 8 7 1 1 7 , 0 4 0

1 1월 1 , 5 3 5 , 4 0 5 6 5 , 0 3 7 1 0 6 , 9 7 0 4 , 4 8 9 4 6 2 , 7 6 0 1 8 , 6 9 0

1 2월 1 , 4 3 8 , 1 6 4 6 7 , 6 6 1 1 1 3 , 9 8 5 5 , 0 5 7 4 2 9 , 1 5 7 1 8 , 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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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시범운영기간임을고려할때상당히높은수

준의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할만하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접속 및 이용현황은

사이트오픈후2 0 0 2년1 1월까지사이트접속, 페

이지조회, 방문자수등모든측면에서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에는약간줄어든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이는연말이라는계절적요인이작용했다

고볼수있다( [표6-2-09] 참조) .

월별인터넷을통한민원접수및처리현황을살

펴보면, 포털사이트를통해서는 서비스를 개시한

2 0 0 2년1 1월이후2개월동안총 7 , 7 7 9건의가입,

변경, 탈퇴등의신고가이루어졌다. 기존에운영

중인E D I를통해서는9만7 , 8 9 4건의민원이접수

되었다. 포털사이트를통한 민원처리추세를 2개

월동안의자료를기초로하여단정하기는어렵다.

그렇지만1 2월이라는시기적특성을고려할때이

용이증가추세임을짐작할수있다.

같은 기간 창구를 통해 직접 접수한 민원처리

현황은총9만여건에달했다. 이는인터넷을이용

한 민원접수의 1 0배 이상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가보편화되기위해서는아직 시간

이좀더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국가재정보시스템역시2개월동안의시범운영

을거쳐 2 0 0 3년 1월1일부터본격운영되고있기

때문에시범운영기간만의자료를바탕으로운용추

세를검토했다. 2개월의시범운영기간동안,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은국민건강증진기금등 5개기금

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재정전자고지수납시스템

(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 a y m e n t )은경기도수원팔달구와성남시의지방

세및경찰청의교통범칙금에대해시범적용한바

있다.

우선국가재정정보시스템시범운영현황을살펴

보면, 시범운영기간 동안 5개 기금에 총 1 4 2건

2 , 0 9 7억원의징수결의와2 5 6건3 , 5 8 6억원의자

금이체가온라인을통해 실시간으로처리되는등

[표6-2-09] 포털사이트접속및이용현황

구분 사이트접속 페이지조회 방문자( I P기준)

(2002. 기준) 횟수(천건) 횟수(천건) 횟수(건)

총계 3 9 , 6 2 0 2 , 5 2 9 1 5 2 , 7 6 5

1 2월 3 9 , 6 2 0 2 , 5 2 9 1 5 2 , 7 6 5

1 1월 4 7 , 4 9 2 2 , 8 7 5 1 6 7 , 4 0 6

1 0월 3 1 , 7 0 1 1 , 7 2 9 1 0 0 , 6 8 2

9월 1 4 , 8 5 3 1 , 4 2 5 7 3 , 1 5 9

8월 1 5 , 6 5 0 2 , 3 4 1 7 8 , 9 4 2

7월 1 3 , 8 8 0 2 , 3 1 6 5 6 , 6 8 8

[표6-2-10] 국가재정정보시스템시범운영현황

기관 수입 지 출

징수결의 고지 원인행위 결의 자금이체

국민건강증진기금 0 ( 0건) 0 ( 0건) 1 1 7 , 8 1 4 ( 1 4건) 1 1 7 , 8 1 4 ( 1 4건) 1 1 7 , 8 1 4 ( 1 5건)

문화산업진흥기금 2 9 , 6 0 4 ( 2 0건) 1 1 , 7 3 4 ( 1 2건) 2 9 , 6 0 4 ( 1 9건) 2 9 , 6 0 4 ( 1 9건) 2 9 , 6 0 4 ( 1 9건)

청소년육성기금 2 , 0 1 9 ( 2 5건) 2 , 0 1 9 ( 2 5건) 5 , 0 2 7 ( 7 4건) 5 , 0 2 7 ( 7 4건) 5 , 0 2 7 ( 1 2 3건)

관광진흥개발기금 1 5 5 , 9 6 7 ( 8 6건) 1 1 8 , 3 4 7 ( 7 5건) 1 7 9 , 7 0 8 ( 6 4건) 1 7 9 , 7 0 5 ( 6 8건) 1 7 9 , 7 2 8 ( 8 7건)

과학기술진흥기금 2 2 , 1 8 5 ( 1 1건) 9 , 1 2 9 ( 9건) 2 6 , 4 6 9 ( 1 2건) 2 6 , 4 6 9 ( 1 2건) 2 6 , 4 6 9 ( 1 2건)

계 2 0 9 , 7 7 5 ( 1 4 2건) 1 4 1 , 2 2 9 ( 1 2 1건) 3 5 8 , 6 2 2 ( 1 8 3건) 3 5 8 , 6 1 9 ( 1 8 7건) 3 5 8 , 6 4 2 ( 2 5 6건)

(단위: 백만원)

라. 홈택스서비스( H T S )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서비스 개시 8개월 만인

2 0 0 2년1 2월에1 0 0만건을돌파했다. 전자신고와

전자민원건수도세무일정에따라 지속적인증가

추세를보였다. 2002년1 1월홈택스서비스2단계

확대후홈페이지접속건수및전자민원이용실적

은 지속적으로크게 증가하여홈페이지접속자수

는 2 0 0 2년 1 1월 1 3만 3 , 5 4 0건에서 1 2월 1 8만

7 , 6 0 1건으로40.5% 증가했다. 특히1 1월부터인

터넷으로발급가능한증명민원이6종까지확대되

고, 106종의민원이신청가능해짐에따라전자민

원도1 1월 2만4 , 9 7 0건에서1 2월 4만1 , 1 6 8건으

로6 4 . 9 %나늘어났다.

전자신고·고지·납부의 경우에는 세무일정에

따라월별이용실적에큰차이가있지만매월신고

하는 원천세는1 1월 2 0만 8 2 2건에서1 2월 2 1만

5 , 0 3 6건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0 0 2년말까지는부가가치세, 원천세에대해세무

대리인만이신고할수있도록되어있어접속자수

보다신고건수가많았다. 하지만2 0 0 3년 1월부터

는납세자개인도신고가가능해져개인신고비율

이 점차상승하고있다. 이에따라신고건수는물

론, 접속자수도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2002년1 2월 현재, 원천세는전체신고

의 약 40%, 부가가치세는2 3 % ( 2 0 0 2년 1 0월, 분

기별 신고)가인터넷신고가이루어진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이미H T S가 어느정도자리를잡

은 결과이며, 향후HTS 보급확대에따라그 비율

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6 - 2 - 0 8 ]

참조) .

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은현재시범운영

중이다. 따라서현재의자료로이용현황을살펴보

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 그동안의시범운영기간

의 실적을토대로이용추세를분석해보면, 4대사

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역시점차이용이활성화

되고있다. 

먼저, 포털서비스가입자현황은2 0 0 2년7월4

대보험간정보연계및대국민인터넷조회서비스

시작이후월평균약 1만5 , 0 0 0건의가입이이루

어져2 0 0 2년1 2월현재총8만 8 , 9 0 4건의가입을

기록했다. 최근에는가입이다소감소하는추세이

[표6-2-08] HTS 이용현황

구 분
합 계 2002. 4-11 2002. 12 

실적 월평균 1일평균 실적 1일평균 실적 1일평균

전자민원 1 7 2 1 9 0 . 8 1 3 1 0 . 7 4 1 1 . 8

전자신고 1 , 9 8 2 2 2 0 9 . 1 1 , 7 6 7 9 . 1 2 1 5 9 . 4

전자고지 2 0 1 2 2 0 . 9 1 8 5 0 . 9 1 6 0 . 7

전자납부 9 1 0 . 0 4 8 0 . 0 4 1 0 . 0 5

이용가입자 5 6 1 6 2 2 . 6 5 5 0 2 . 8 1 1 0 . 5

홈페이지접속 1 , 1 4 3 1 2 7 5 . 2 9 5 5 4 . 9 1 8 8 8 . 2

(단위: 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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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활용을나타냈다. 통계자료에서보듯이시도

간편차가심하게 나타나는데향후서비스이용에

대해지역별홍보를강화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6-2-12] 참조). 

2 0 0 3년 3월에는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

기록부등주요학사정보의인터넷신청또는열람

이 가능해진다. 아울러교무·학사업무에도활용

이본격화됨에따라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활용은

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 P S S )

농림부, 기획예산처등4개부처에대한시범운

영을마치고, 2002년말 현재3 5개 중앙행정기관

( 4개 시범부처포함)에확대적용중이다. PPSS는

정부내부부문의효율화를위한인사시스템으로서

일반시민을대상으로연중서비스되는여타사업

과는달리, 공무원조직에서업무필요에따라활용

하게 된다. 더욱이‘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지원기

능, 각종인사관련통계지원, 대국민웹서비스’등

은 1 6개 부처에대한확대적용을마치는제3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가능해진다. 따라서전체적인

이용실태를구체적으로계량화해서파악하기는매

우 어려운실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시스템구

축및데이터컨버전지원, 문제점개선, 사용자요

구사항의적극적인반영을통해3 5개 확산부처의

PPSS 이용이점차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파악

된다.

시스템 도입 이후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3 5개 부처는기록관리, 임용관리, 호봉관리, 조직

관리, 인재검색, 급여관리등의업무에P P S S를사

용하고있다. 시스템이비교적안정화된4개시범

부처의 경우 P P S S를 인사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2002년 연말정산의 경우 P P S S에

개별공무원들이자료를모두입력해주므로급여

담당자는사실여부를확인만하면된다. 매월초과

근무시간을산정함에서도1 0 0명을기준으로하루

내내소요되던엑셀작업을P P S S에서는자동계산

하기 때문에시스템에대한 급여담당자들의만족

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다면평가나여성공

무원현황, 학력별현황등 부처별통계자료산출

등에서도P P S S가활용되고있다. 한편, 일부기관

에서는인사발령이있을경우, 기관장이직접인사

정보를확인하여적합유무를판단하는데도활용

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공무원개인도my PPSS를통해수시로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열람하여인사담당자의확인이필

요 없는주소, 전화번호등과같은자료는곧바로

수정한다. 그리고인사담당자의확인이필요한자

료는 업데이트신청을 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입

력, 출장신청, 각종 신청서 신청 등을 위해 m y

P P S S를활용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P P S S의이용현황을전체적으로확인하기는어

려운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공무원개인이m y

P P S S에등록되어있는개인신상정보를확인하고,

잘못 기입된신상정보를정정요구한기록을통해

이용현황을가늠해볼수는있다.

모든재정행위가100% 무리없이처리되었다. 이

는 성공적인운용이라고평가할수 있다( [표6 - 2 -

10] 참조). 

재정전자고지수납시스템의경우, 시범운영기간

중 경찰청에서총 6 5 5만 건의교통위반범칙금발

급행위가 있었다. 그 중 2만 3 , 9 6 5건 약 1 2억

7 , 7 0 0만 원의범칙금이전자고지수납시스템을통

해납부되었다. 시범운영기간중이었으므로전자고

지수납시스템 이용은 전체 범칙금 발부건수의

0 . 3 6 %에불과했다. 그러나1 2월중순부터인터넷

뱅킹으로납부가가능한시범운영기간임을고려할

때 전자고지수납시스템을통해 납부된범칙금중

97% 이상이인터넷뱅킹을이용해납부된것은매

우고무적이다. 앞으로시스템이본격가동되고활

발한홍보가이루어졌을경우, 인터넷뱅킹이용이

활성화된우리나라의실정에비추어보면 범칙금

납부방식에일대변화가예상된다. 

한편, 지방세 징수에서는 시범운영기간중 총

9 , 0 1 8건이 전자고지수납시스템을 통해 수납되었

다. 역시이중90% 이상이인터넷으로납부했다.

이는곧, 전자고지수납시스템을활용한사람의대

부분이인터넷에익숙한계층인것으로해석될수

있다. 향후이용활성화정책수립시이러한점을충

분히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도현

시점에서는전자고지수납시스템의이용률을높이

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 E I S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역시현재시범운영중이어

서동기간의통계자료를토대로정확한이용추세

를 판단하기는어려운 상황이다. 2002년1 0월부

터 동 시스템을업무처리에활용하고있으며, 12

월부터는1 3종(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등)

의 민원서비스에대한 인터넷신청서비스를제공

중에있다. 

시스템이용현황은1 0월부터1 2월 말까지3개

월동안총약 7 6 0만건의이용이있었다. 하루평

균 3 0만 건 이상의활용이이루어진셈이다. 특히

월별로이용이급격히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업무담당자들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시스템

접근및업무처리가생소하여초기에는사용접속

이부진했으나, 시간이지남에따라업무별사용자

수가급격히증가한것으로이해된다( [표6 - 2 - 1 1 ]

참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민원신청

현황을보면, 서비스개시이후약 1개월동안총

8 , 0 0 0건의 민원신청이있었다. 최대인구인서울

지역이 가장 이용이 많았으며, 광주가 7 6건으로

[표6-2-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터넷 민원신청현황(2002. 12. 2~2003. 1. 9)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건수 2 , 0 0 11 , 4 5 1 5 9 3 2 9 1 7 6 3 5 5 3 2 0 4 1 0 3 5 2 1 7 0 2 5 4 4 9 2 1 9 8 6 0 6 2 3 7 1 9 7 8 , 0 0 3

[표6-2-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용자이용현황

구분 건수 1일평균 전월대비

총계 7 , 6 0 6 , 5 4 8 3 0 4 , 2 5 4

1 0월 4 7 9 , 4 7 2 1 9 , 1 7 9

1 1월 1 , 8 7 3 , 9 9 8 7 4 , 9 5 2 3 9 1 %

1 2월 5 , 2 5 3 , 0 7 8 2 1 0 , 1 2 3 2 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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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상거

래, 즉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인터넷증권거래

등에활용된다. 이는인터넷시대를살아가는네티

즌이라면누가나가지고있어야하는인터넷신분

증이다. 그러므로공인인증서의보급확대는I T강

국으로서대한민국의위상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

좋은예가될수있다. 

이러한공인인증서의효용과정부의노력에따

라, 2000년말 5만명에머물던공인인증서보급

은2 0 0 2년에급격히증가되었다. 2002년말현재

5 7 0만 명이므로 불과 2년 만에 1 0 0배의 증가를

보였다. 2002년9월부터는은행을통한신규인증

서는모두공인인증서로만발행되도록했다. 그리

고 2 0 0 3년 1월부터는인터넷 증권거래에도공인

인증서를사용하도록하여 공인인증서발급은앞

으로더욱확대될전망이다( [표6-2-11] 참조) .

한편, 사적인거래에사용되는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행정행위를함에 있어 본인

임을 증명하는행정전자서명의보급도착실히진

행되었다. 2002년1 2월에는‘사무관리규정’을 개

정하여 근거법을마련했다. 아울러정보화지원사

업으로행정전자서명보급을추진하여2 0 0 2년 말

현재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및교원 등약 5 0

만 명에게 보급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군인

등에확대보급하여모든공무원에대한보급을완

료할예정이다.

카. 행정전자서명인증기반구축사업

전자정부정보보호기반의조기구현을목표로추

진된 행정전자서명인증기반(GPKI) 구축사업은

2 0 0 0년 4월 구축된 정부인증관리센터를 모태로

2 3 2개시군구를대상으로하는‘생산적복지정보공

동이용업무’등3개업무에대한전국단위의시범사

업을실시했다. 현재2 0여개 전부처 단위의업무

에 적용되고있으며, 월7 0 0만건이상의전자문서

유통에적용되는등비약적인발전을이루어왔다.

또한원활한민·관간전자문서유통을지원하기

위한상호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행정기관방문없

이민원을제공할수있는전자적처리체계를구현

했으며, 전공무원에대한행정전자서명의원활한

보급과이용활성화를촉진할수 있도록정부차원

의인증관리체계정립에역점을두었다.

이를위해정부는중앙및1 6개시도에대한수요

조사를거쳐 세부보급계획을수립하고, 해당부처

에 관련시스템확충을지원하는등 행정전자서명

의활성화기반을마련했으며, 각기관의인증담당

자(약8 0 0여명)와그외 사용자인인사, 서무담당

자등(약2 , 0 0 0여명)에대한전국순회교육을실시

하는등 행정전자서명의홍보및 보급확산에노력

하고있다.

그 결과, 2000년말 2 6 0여 개 기관에불과하던

행정전자서명인증서의보급이2 0 0 2년에들어서면

[표6-2-14] 공인인증서이용자현황

종류 2 0 0 0 2 0 0 1 2 0 0 2 . 1 2 0 0 2 . 6 2 0 0 2 . 1 2

서버 3 8 2 2 8 2 4 2 2 6 6 3 8 4

인증서별총계 개인 1 8 , 4 7 0 1 , 2 9 3 , 8 5 0 1 , 4 5 8 , 8 7 5 2 , 3 7 4 , 5 3 3 4 , 3 7 6 , 2 0 3

법인 3 3 , 3 2 8 6 2 3 , 5 6 0 6 7 3 , 0 7 8 1 , 0 8 1 , 0 1 5 1 , 3 9 5 , 9 1 8

총 계 5 1 , 8 3 6 1 , 9 1 7 , 6 3 8 2 , 1 3 2 , 1 9 5 3 , 4 5 5 , 8 1 4 5 , 7 7 2 , 5 0 5

(단위: 명, 누적)

자.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사업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사업은 1 9 9 8년 1 0

월 각 행정기관에‘전자결재활성화지침’을 통보

하면서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 0 0 2년

1 0월전행정기관(중앙-시도-시군구)간전자문서

유통을 확대 실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먼저, 전자결재활성화를위해공무원1인1 P C

보급, 기관별전자문서시스템도입촉구, 전자문서

시스템의이용능력강화를위한 이용자교육의지

속실시, 기관별전자결재율을정기적조사하여국

무회의보고등을통한전자결재여건조성을지속

적으로추진했다. 한편,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

을 위해 서로 다른 전자문서시스템간전자문서유

통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관련 표준화를 추진하

고, 문서업무전반에대한재설계( B P R )를통해전

자적처리에적합하도록행정기관문서업무체계를

재정립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2 0 0 0년7월중앙

행정기관간, 2001년9월중앙-시도간전자문서유

통실시에이어2 0 0 2년1 0월전행정기관(중앙-시

도-시군구)간전자문서유통을전면적으로확대실

시하게되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의 경우 사업시

행 초기인1 9 9 8년 1 2월에는2 1 . 2 %의 극히 미미

한상태에머물러 있었으나본사업이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시작한2 0 0 2년 1 2월 현재 전 행정기

관의 전자결재율은 9 2 . 6 %인 것으로 조사됨으로

써행정기관의전자결재는완전정착단계에접어들

었다. 행정기관간전자문서유통률또한2 0 0 1년 2

월에는3 9 . 9 %였으나2 0 0 2년1 2월현재8 2 . 3 %로

전면실시시행기간이짧음에도불구하고매우 빠

르게 활성화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

2-13] 참조) .

이로써1 9 9 8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한전자결

재및전자문서유통사업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는

등그효과가가시화되고있다.

차. 공인전자서명보급 확대

전자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가지고 있

어야한다. 정보통신부는공인인증서의보급을위

해지난1 9 9 9년부터T V광고, 홍보책자배포, 설명

회개최등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를통해우리

나라는현재세계에서가장많은사람이공인인증

서를보유한국가가되었다. 특히공인인증서는전

[표6-2-13] 전자결재율및전자문서유통률및 전자문서유통률증감내역(2002. 12 현재)

전자결재율 전자문서유통율

구분 ‘02. 6 ‘02. 12 증감 구 분 ‘02. 6 ‘02. 12 증감

계 8 6 . 4 9 2 . 6 + 6 . 2 계 7 3 . 9 ‘8 2 . 3 + 8 . 4

중앙행정기관 8 8 . 9 9 3 . 2 + 4 . 3 중앙행정기관 6 7 . 2 7 0 . 3 + 3 . 1

지방자치단체 8 5 . 2 9 2 . 3 + 7 . 1 지방자치단체 7 8 . 7 8 8 . 7 + 1 0 . 0

시도 9 5 . 4 9 6 . 6 + 1 . 2 시도 8 5 . 5 9 4 . 8 + 9 . 3

시군구 8 4 . 3 9 1 . 9 + 7 . 6 시군구 7 7 . 5 8 7 . 7 + 1 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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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공요인과제약요인

1. 성공요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예산확보의어려움이나

정보화기구의위상약화, 혹은조정기구설립의난

점등 기존의한계들을극복했다는점에서성공적

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

하특위)가추진했던사업들은대체적으로성공적

인마무리를보였다. 거의모든사업에서시스템들

은계획기간내에개발되어정상적인가동을시작

했다. 목표로했던서비스들도대부분제공하고있

다. 이러한관점에서사업의성공요인을요약하면

다음과같다.

가. 대통령의적극적지원과관심

특위가주도한전자정부사업이성공을거둘수

있었던가장중요한요인은전자정부구현에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이개별 부처가아니라대통령아젠

다(Presidential Agenda)로격상됨으로써비상한

동력을받으면서추진될수있었다. 대통령은기회

있을 때마다각료와수석들에게전자정부의중요

성을역설했고, 매주또는격주로정책기획수석을

통해진도를보고받았다. 대통령의이러한관심은

특히 부처간의이견을조정하는과정에서절대적

으로필요한동력을공급해주었다. 대통령의강력

한 의지는정책기획수석과정책비서관(나중에는

기획조정비서관)을통해 실제적인정책 집행으로

전환되었다. 전자정부사업기간중 정책기획 수석

은김성재수석으로부터최종찬수석까지4차례나

바뀌었지만한결같이전자정부사업을최우선과제

로추진했다. 김영주정책비서관은나중에기획조

정비서관으로전보된후에도업무의연속성을위

해특위의간사를계속맡기도했다.

이같은대통령의관심덕분에전자정부1 1대과

제에대한예산의적기지원이가능했으며, 부처들

의적극적인협력을이끌어낼수있었다.

서급격히증가되어2 0 0 2년말현재5 2만명이넘는

엄청난성과를거두었다( [표6-2-15] 참조). 

2 0 0 3년 말까지는군공무원등에확대보급하여

전공무원에대한보급을완료할계획이다. 이를통

해사이버상의디지털공무원증기능수행, 전자결

재시전자서명도입을통한안전한의사결정확보

등다양한분야에활용됨으로써전자정부시대에부

합되는안전하고효율적인전자행정처리체계가조

기에정착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예상

된다.

3. 결론

전자정부사업은이제시작단계이다. 일부사업은

시범서비스중에있는등현단계에서전자정부사업

의이용현황을분석·평가하여어떠한결론을도출

하는것은성급한일이다. 또한전자정부사업은처

음 시도되는일인만큼운용과정에서사용상의불

편한점과오류등개선사항이다수도출되고있다.

또앞으로도계속문제점이발견되리라고본다.

이를감안하더라도지난몇개월동안의이용실

적은 향후 전자정부서비스의미래에대해 조심스

러운예측을가능하게해주고있다. 일부서비스가

아직정착되지못한것도사실이지만대부분의서

비스가점차국민생활속에자리잡아가고있다.

전자정부의제공 수단이대 정부업무를처리하는

중요한창구로서활용되기시작하고있음을보여

주는사례도상당수에달한다. 

전자정부1 1대 중점과제의완성은 전자정부의

완성이아니라, 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한기반의

마련이다. 앞으로국민생활속에서국민의의견을

수렴하여행정에반영하고, 국민의요구에맞는서

비스를제공하는진정한전자정부로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사용자중심의인터페이스개선, 전자민

원서비스확대, 전자적국민의견수렴 창구마련,

I T를활용한행정업무개선과공무원의식변화등

다양하고진지한노력들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

만한다. 

[표6-2-15] 행정전자서명인증서보급현황

연 도 2 0 0 0 2 0 0 1 2 0 0 2 . 6 2 0 0 2 . 1 2

개인 0 0 8 , 7 0 0 5 1 7 , 2 1 0
인증서별총계

기관 2 6 8 1 , 0 3 9 1 , 3 9 9 2 , 9 8 3

총 계 2 6 8 1 , 0 3 9 1 0 , 0 9 9 5 2 0 , 1 9 3

(단위: 명, 누적)



305

제3절 성공요인과제약요인 ▶▶▶

304

제6장 전자정부 사업 성과와 향후과제

쏟았다. 특히한국전산원은전자정부1 1대사업의

전담기관으로사업의초기단계부터마무리단계까

지방향설정및기본계획수립, 사업간의상호연계

를 위한상호운용성지침마련, 시스템운용에대

한모니터링등실질적인사무국역할을수행했다. 

라. 탁월한프로젝트관리 기법

여러개의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대규모로동시

에추진하는데는고도의관리기술이요구된다. 특

위는관리기술상에서몇가지혁신을이룩했다.

첫째, 민·관 협력체제를 최대한 이용했다. 특

위자체의운영도민간인이주도했을뿐만아니라,

시스템설계와구축도민간기업들에의해 수행되

었다. 민간인 리더십은전자정부사업이요구하는

개혁성과전문성을제공해주었으며, 과감한아웃

소싱으로첨단 테크놀로지와개발방법론이최대

한활용될수있었다.

둘째, 민간위원의 책임관리를 시행했다. 통상

정부의위원회에서는개별 위원에게특정 사업에

대한책임과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 그런데특위

는 각민간위원에게2개이상의과제에대해책임

지고추진하도록했다. 이렇게책임과권한을분명

히 부여함으로써민간위원들의헌신적참여를이

끌어낼수있었다.

셋째, 사업과정에대한지속적인점검을실시했

다. 거의매주개최되는실무위원회에서는구체적

인사안에대해조정을수행했고, 조치사항을지속

적으로확인했다. 시스템들이개통된이후에는각

행정서비스에대해모니터링을계속실시하고, 그

결과를반영하여서비스를수정·보완해나갔다.

사. 참여자들의헌신적노력

각부처의차관들과담당국장및과장들의헌신

도성공의큰요인으로들수있다. 사업이종반으

로들어서면서각부처의장관들도관심을갖고지

원해주었다. 특히담당국장, 혹은과장들은거의

매주 조찬 형태로열리는실무위원회에참석하여

두세시간동안사업추진상의현안들을논의하고

해결책을모색했다. 

특위의 민간위원들 역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는 점도언급하지않을수 없다. 민간위원들은각

각 2개 이상의과제를책임지고점검하면서사업

이순조롭게추진되도록했다. 민간위원들은채2

년이안되는 기간동안정부부처국장급이참여하

는실무위원회5 1회, 차관이참석하는본위원회7

회, 기타과제별조정회의등 수많은회의에참여

하거나회의를직접주재했다.

2. 제약요인

가. 시간적압박

전자정부사업이 채택된 과제의 수나 중요도에

비하여다소 무리하게서둘러서추진되었다는사

실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짧은시간에집중적으로완성되어야하는 속성을

가지고있기는하지만, 정권의후반기에착수되어

나. 위원장의리더십과위원의 전문성

전자정부사업에 관한 1차적인 점검과 조정은

각사업을담당한특위민간위원이책임지며, 조정

이어려울경우특위위원장이도와주는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과정에서도조정이안 될 경우, 1

개월이나2개월에한번정도개최되는 특위전체

회의에서정부측위원들이참석한가운데조정되

었다.

민간인 위원장은 정부혁신추진위의 장관급 위

원이지만, 형식상예우일뿐아무런권한도주어지

지않았다. 그러나위원장은행정과정보화전문가

로서3 0여년간정부일에관여해오며정부관리들

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측면이

전자정부에관한대통령의의지와결합되면서차

관들이나국장들에게권위를충분히인정받을수

있었다고판단된다. 중앙무대에서전문가와학자

로서오랜세월형성해온그의인적네트워크도무

시할수없는자원이었을것으로짐작된다.

위원장이 외의민간위원들은위원장만큼조정

력을갖지는못했지만, 어지간한갈등이나충돌에

대해서는충분히조정력을발휘했다. 그들은모두

대학교수이거나국책연구기관의장이었는데자신

이맡은 사업을위해1주일에하루이상을관여하

면서조정을해나갔다. 

민간위원의조정능력은전문성, 객관성, 그리고

헌신성으로부터나왔다고말할수있다. 결과적으

로 특정 부처의손을 들어줄수밖에없는 조정은

사실각민간위원에게심리적부담을안겨주었다.

그래도 민간위원들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아직까지특정민간위원이특정

부처에편파적이었다는지적이나오지않는 것을

보면, 각민간위원이비교적성공적으로객관적입

장을유지했다고보인다. 

각 부처는민간위원들이소집하는회의에빠짐

없이출석하여요구받은자료를제출하고, 성실하

게자기부처의입장을제시하거나협의에 참여함

으로써조정력의정통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이

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된사안이담당사무관이

나과장이참여하는회의에서조정되는경우는많

지 않았다. 예컨대, 공무원에대한전자서명의보

급을둘러싼정보통신부와행정자치부의수개월간

에 걸친 힘겨루기는결국 정보통신부의정보화기

획실장과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장의직접적인협

의를통해결말이났다. 그렇지만실무수준의갈

등은 대개 민간위원수준에서해결되었기때문에

각 민간위원들은조정자의역할을비교적성공적

으로수행했다고평가된다. 

다. 국회및 정부출연기관의협력

전자정부1 1대사업들을추진하는데는예산확

보, 법령개정등에서정치적지원이필수적이었다.

여당인민주당은전자정부지원특별위원회를만

들어서적극적으로지원했으며, 여야의첨예한대

립관계에도불구하고전자정부사업에대해서는야

당인한나라당의여러 의원도개별적으로나마지

원을아끼지않았다.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학술정

보원 등 정부출연기관들도전자정부에관한전문

지식과경험을토대로전문적인기술지원에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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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지못했다.

G 4 C사업의경우사업추진과정에서몇가지중

요한민원서비스들이서비스범위에서빠졌다. 사

업추진 초기에대법원,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

자치부내 주민과등은각 기관이보유한정보제

공에 난색을 표명했다. 다행히수 차례의 회의와

여러 경로를 통한 설득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의주민과는정보공동이용센터를통한

정보공유에대체로동의했다, 특히국세청의경우,

초기에는납세자의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을들어

납세정보의공유를반대하였지만나중에요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공유에 동의하게 되었

다. 대법원도정보공동이용센터를통한호적과등

기정보의제공에동의했다. 그러나대법원은호적

신청민원에관해 별도의인터넷서비스를개발하

고, 행정부의포털사이트에는링크제공만을허용

하겠다는주장을굽히지않았다. 이로인해발급민

원을제외한호적민원신청은모두서비스대상에

서제외되었다.

행정자치부의주민과는 서비스 개시 2개월 정

도를 앞두고전입신고를온라인민원서비스에포

함시킬수없다는주장을제기했다. 전입신고도서

비스대상에서제외되는결과를낳고말았다. 주민

과는온라인으로전입신고를하게할경우 주민등

록증의이면에현주소업데이트가되지않아주민

등록증제도자체가위협받게된다고주장했다. 더

구나전입신고를위해서는주민들이어차피한번

은동사무소를방문해야하기때문에온라인전입

신고의실익이없다는주장을펼쳤다. 그러나사업

초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에 동의했던 주민과가

마지막순간에와서 서비스제외를주장함으로써

G 4 C사업의기대효과는크게저하되었다.

안전한전자정부기반구축과제에서는전자서

명의도입이큰난항을겪었다. 정보통신부의전자

서명체계와행정자치부가추진한전자관인체계가

충돌했는데, 공무원들이사용할 전자서명을누가

관장하느냐를 둘러싸고치열한 갈등이 벌어졌다.

행정자치부는공무원들의사무관리가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을

민간공인인증기관에의존할수없다는입장을제

시했다. 정보통신부는행정자치부의역할이과단

위에서공문서유통에사용하는전자관인에한정

되어야하고, 여타다른용도로사용되는공무원들

의 전자서명은공인인증기관의것을 사용해야한

다고주장했다. 결국양 부처의협의에의해행정

자치부장관이공무원의행정전자서명을인증하는

것으로타협되었다.

3. 향후고려사항

2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국민의정부’는

집중적인노력을통해1차적으로전자정부의기반

을 마련했다고평가할수 있다. 그러나이제전자

정부를위한 첫걸음을내닫은데불과하며전자정

부의완성을위해서는앞으로해결해야할많은과

제가놓여있다. 

가. 인력의재배치

IT 도입을통한행정의효율성향상이라는목표

엄청난시간적압박속에서추진되었다. 그에따라

특위의활동은여러가지점에서한계를가질수밖

에 없었다. 우선각 부처의의견을취합하는절차

를걸쳐사업들을선정하였지만, 시간적인제약때

문에그것이국민의요구에대한조사나심도있는

검토없이진행되었다는점이인정된다. 추진과정

에서도중요한의사결정과정에이해당사자, 전문

가, 시민사회단체, 혹은업계의의견이광범위하게

반영되지못했다. 

예컨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경우교육현장의

교사, 교육행정전문가, 그리고교원단체의의견을

충분히수렴하였다고하지만여러가지상황을고

려하여사업이추진되지못하여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부딪치는등나름대로사업후일부난관을

겪게 되었다. G4C의 경우도 BPR/ISP 단계에서

정보제공기관이나정보이용기관과의충분한협의

를통해제공되는민원서비스의대상과범위를명

확히 정한다음에사업을추진해야바람직하지만

그렇게되지못했다. 그때문에나중에부처협의

과정에서원래 계획했던민원서비스가적지않게

제외되는결과를낳았다.

이밖에도시스템운영을위한인프라가충분히

갖추어지지않은채시스템구축이 앞질러서진행

되었다. 따라서국가전반적인인프라의틀속에서

각 사업과관련부문이해결되지못하고, 당장시

스템을개통하는데만문제가없는수준에서인프

라가구축되는방향으로일부조정되었다.

예를들어, 전자서명체계는전자거래에서대단

히중요한인프라이다. 그런데도당면한공인전자

서명이용의양적확대에만역점을두고사업이추

진되었다. 그결과민간부문과행정기관을포함한

국가전체의통합적전자서명체계의수립, 공인전

자서명기관의안정적운영등과같은중대한쟁점

들에대한근본적인해결이이루어지지못했다. 이

에따라당장의시스템적용에는큰문제가없었지

만, 그문제들에대한근본적인접근은더욱어려

워지게되었다.

암호화체계의경우도비슷하다. 국가전체의암

호체계를어떻게풀어갈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

계획과대책을마련하지못한채, 우선특위사업

들의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수준에서각사업별

로 암호기술이용 문제를해결해갈 수밖에없었

다. 그러다 보니 국가부문에서암호화 대상과 범

위, 암호키관리방식과주체등의쟁점은해결되

지못하고있다. 

나. 추진체계상의한계

특위는부처들의이해가심각하게충돌하는쟁

점에대해서는일부조정능력의한계를보인경우

도 있다. 특위가추진한사업중 조정에실패하거

나난항을겪었던몇가지사례를보자.

먼저, 11대 과제 중 정부전산통합환경 구축은

거의 시작조차되지못했다. 다만, 바람직한통합

의방향을찾는연구를하는정도에서만족하는데

그쳤다. 24시간 3 6 5일 행정서비스체제가가능하

기 위해서는어떤방식으로든전산실들이통합운

영이 되어야한다는당위성에도불구하고그렇게

되었다. 사업추진의주도권과추후통합전산실의

운영 주체를둘러싼정보통신부와행정자치부사

이의첨예한갈등때문에어느부처도선뜻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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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아예전자정부에관해충분한지식을가

진 전문가로하여금전자정부추진부처의장·차

관을맡게하거나, 아니면그부처의장·차관들이

전자정부에관한지식을빠른시일내에터득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해주어야한다. 

앞으로 효과적인 전자정부사업을 위해서는 이

상의 교훈을충분히반영하는추진체계가마련되

어야한다고본다. 

다. IT를통한행정의민주성 확대

‘국민의정부’는행정의효율성, 투명성, 고객지

향성, 그리고민주성의구현을목표로전자정부사

업을추진했다. 그런데‘국민의정부’가수행한전

자정부사업은앞의3가지측면에서성공적이었다

고평가할수있지만, 민주성의구현에서는아쉬운

점이많다. 따라서다음정부의전자정부사업에서

는행정의민주성구현이보다강조될필요성이있

다.

국민의개별적인민원및제안을수렴하는전자

게시판은우리행정문화의일부로정착되고있다.

전자게시판의민원이나제안을효과적으로처리할

수있는절차를개발하고, 그것을뒷받침하는법령

을제정하여국민의행정요구를충족시키면서동

시에공무원의업무과다문제를풀어주는것이중

요하다. 또한이미정보통신부등 몇몇부처가도

입하고있는온라인정책포럼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국민 참여를통한 정책개발을추진해야

한다. 

이와더불어각급행정기관이운영하는자문위

원회의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필요하다. 민간전문가들은자기분야의지

식은 풍부하지만대부분공공분야의활동 경험이

부족하기때문에행정적으로기여하기가쉽지 않

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민간전문가들의학습곡

선을 향상시켜 줄 것이며, 위원회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기여할수있다. 

라. 매듭없는행정서비스의구축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이나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행정서비스는이론상 2 4시간3 6 5일동

안 쉬지않고제공될수 있게되었다. 그러나현실

적으로는시스템을관리하고상담 서비스를제공

할수있는요원들이무중단서비스를 뒷받침해주

지못하고있다. 정보시스템을지역적으로통합한

다면인력의증원없이도그러한서비스가가능할

수 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현재는각 시스템

들의부처별운영에의해민원인이복합민원을온

라인으로처리하려면몇개의부처가운영하는시

스템에로긴해야하는경우가흔하다. 근본적으로

민원인의입장에서민원처리절차를리엔지니어링

하고, 그래도 민원인이여러 개의 시스템에 필히

로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로그온( S i n g l e -

s i g n - o n )으로민원신고나신청이끝날수있도록

개선되어야할것이다. 

를달성하기위해서필히해결해야할과제는인력

의재배치이다. 정보화가진행됨에따라대부분의

기관에서정보시스템의운영과관리 부문에는인

력수요가증가하는반면, 민원창구나사무처리부

문에서는인력운용에여유가발생한다.

‘국민의정부’전자정부사업에서는인력의재배

치문제를별로해결하지못했다. 대부분의시스템

이‘국민의정부’마지막몇개월사이에개통되었

기때문에인력의재배치는전적으로다음정부의

과제로남게되었다.

G 4 C와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개통으로

인해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기능의조정과인력의

재배치가절실히요구되고있다. 4대사회보험정

보연계시스템의개통에의해 자격 신고관련업무

를온라인으로통합처리할수있게되어보험공단

인력의재배치도요청된다. 그반면에교육행정정

보시스템의개통에따라그동안일선학교에서운

영하던서버가시도별로통합됨으로써일선학교의

정보담당교사의업무는대폭경감되는대신시·

도교육청에는인력수요가발생하게되었다.

각기관별로정보화에의한인력의재배치를해

결하는데는 아마도조달청이좋은 사례가될 수

있으리라고본다. 조달청은G 2 B시스템의개통으

로 발생한시스템운용인력수요를, 일선창구와

사무처리의행정수요감소로발생한잉여인력을

재배치하여해결했다.

나. 추진체계의정비

특위가 주도한 전자정부사업으로부터 우리는

추진체계측면에서몇가지교훈을얻을수있다. 

첫째, 대통령의역할이성공의관건이라는점이

다. 전자정부의발전단계가올라갈수록전자정부사

업에서의부처간이해관계를조정하는일이중요해

진다. 따라서대통령의역할도그만큼결정적이된

다. 그러나이것은대통령이직접조정에나서야한

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실제로‘국민의정부’

전자정부사업에서대통령이직접조정에나선적은

없다. 그럴필요도없고, 바람직하지도않다. 전자

정부사업에관해대통령이깊은의지와관심을갖

고있음을각부처가인식할수있으면된다.

둘째, 조정기구에확실하게힘을실어주어야한

다. 특위의주요위원들이모두민간인이었지만조

정자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었던것은

대통령, 정책수석실등이그들을존중하고권한을

분명히위임해주었기때문이다. 

대통령에게효과적인보고통로를확보하고, 사

업수행성과와예산을효과적으로연계시킴으로써

특위는적어도1 1대 사업에관한 한 막강한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민간인들이정부의 고위

관리들에게사업의주도권을행사한것은 역사상

대단히이례적이었다. 

셋째, 조정에서는절충주의적해법이능사는아

니다. 일을성사시키기위해서최대한여러부처의

이해관계를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해야되겠지만,

국가와국민의이익이최우선이라는조정의대원

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가와국민에게불필요한부담을안기게된다.

넷째, 전자정부에 관한 정부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 외부로부터전문성이투입되는것

에는한계가있다. 특히장·차관과같은고위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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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향후과제

1. 비전및 목표

가. 향후전자정부의비전

미국, 영국, 호주등에서보듯세계주요선진국

들은2 1세기새로운국가운영의패러다임변화를

뒷받침하고, 국가사회경쟁력확보 전략으로 전자

정부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비록

각국가별기술적·문화적환경의차이로인해그

구현 양태는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각

국가가추구하는전자정부구현의비전과목표는

동일하다고할수있다. 즉, 정보기술을적극활용

하여행정의효율성과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며,

투명한정보공개및업무처리등을통해공정하고

깨끗한정부를구현하는것이전자정부추진의궁

극적인지향점이다. 

우리나라의전자정부구현에따른비전과목표

는‘최고 수준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

정부, 기업활동에최적의환경을제공하는정부,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이 극대화된 정부’로 집

약할수있다. 이는국민이관공서에가지않고안

방에서도온라인으로모든민원을처리할수있도

록하며, 정보화를통해공공기관내부업무를혁신

하여작고능률적인동시에투명한정부로완전히

탈바꿈됨을의미한다. 이러한비전과목표는지난

2 0 0 1년부터 2 0 0 2년 말까지 추진한 1 1개 전자정

부중점추진과제를통해더욱구체화되었다. 그리

고이들과제의성공적인 추진으로전자정부구현

을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었다.

이러한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는 사회적·기술

적상황 변화에따라일부변화될수 있을지모르

지만, 전체적인기본취지와방향은향후2단계전

자정부사업추진에서도크게 변함이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 0 0 6년까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인‘e-KOREA VISION 2006’에도 그대로 반영

되어나타나있다. 동계획에서정부는2 0 0 6년까

지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글로벌 리더, e-

KOREA 건설’로설정했다. 이러한비전의구현을

위한정보화추진방향으로온라인맞춤형서비스

와열린행정을추구하는 스마트한전자정부구현

을제시하고있다. 그결과2 0 0 6년우리사회는온

라인 민원서비스의범위가모든 정부서비스로확

대되고, 고객 중심의 온라인 통합정보서비스체계

구축이가능해지게된다. 또한인터넷으로모든사

마. 정보시스템운영의아웃소싱강화

현재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들은 거의 대부분

부처 자체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

오피스(Back Office)용정보시스템들은많은경우

보안유지의필요성때문에민간기업에의한아웃

소싱이어렵겠지만, 홈페이지와같은프런트오피

스(Front Office)용정보시스템들은 대개 아웃소

싱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정보시스템들은보안

유지의필요성에대한객관적평가를거쳐민간기

업에의한아웃소싱이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대

폭아웃소싱을추진해야한다. 아웃소싱은전자정

부의고도화에따른인력증원이나 고정비용의상

승문제를해결하는좋은방안중의하나이다.

바. 지식관리체계구축

앞으로정보와지식은점점사이버공간으로집

결될 것이고, 사이버공간은 거대한 보편적 두뇌

(Universal Brain)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예상된

다. 그리고지식사회에서한 국가사회의경쟁력은

그 보편적두뇌를얼마나효과적으로관리하는가

에 의존할수밖에없다. 미래의정부는풍부한정

보와지식을국민이최대한편리하고신속하게입

수할수 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현재운영되

고 있는국가전자도서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보편적 두뇌의 관리자에

관한원형( P r o t o t y p e )으로생각할수있으나, 더욱

진화된형태의관리체계가요청된다.

우선정부출연기관들에서생산되는연구생산물

부터표준화된형태로납본받는제도를갖춰야한

다. 인쇄된보고서가아닌디지털형식의보고서와

사용된데이터베이스등을한기관이수집하여관

리하고, 국민에게이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어

야한다.

기관에따라 차이가나기는하지만, 아직대부

분의정부출연기관들의연구보고서가비체계적으

로관리되고있다. 대부분인쇄된보고서만을자료

실에보관하는실정이며, 상대적으로잘하고있는

일부 기관만이디지털형태의보고서를보관하고

있을뿐이다. 그러나그런기관들마저도수천만원

을 들여 수집된데이터들은연구수행자들이개인

적으로보유하고있는경우가많다. 그데이터들은

연구수행자가 해당 기관을 떠나면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직도 인쇄시대의관리방식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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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용확산을위한공인인증기관간호환성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법적·제도적·기술적방안 등

이강구되어야한다. 

2. 주요사업과제

2 0 0 1년 5월‘세계일류국가구현을위한 전자

정부 구현전략’을 수립하여 2 0 0 2년 말까지 전자

정부 단일민원창구(G4C), 전자조달(G2B) 등전

자정부 1 1대 중점과제를차질 없이 추진한결과,

일단전자정부구현을위한 기반은마련되었다고

평가할수있다. 하지만전자정부가사회에본격적

으로확산되고, 국민이그변화를보다직접적으로

체감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기구축된전자정

부시스템의문제점을보완및개선해나가야한다.

아울러전자정부에대한국민의다양한수요에부

응하고, 전자정부수준을서비스제공단계에서업

무혁신을통한가치창출의단계로까지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차세대 전자정부(Beyond e-Gov)사

업을 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는등 전자정부고

도화를꾸준히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가. 대국민민원서비스혁신을 위한

G4C 확산및 고도화

대국민민원서비스의획기적인개선을위해전

자정부1 1대과제의하나로추진한단일창구를통

한 민원업무혁신사업( G 4 C )은 주민, 부동산, 자동

차등 국가주요정보를주요민원서비스제공기관

들이상호공유하여국민에게더욱편리한전자민

원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전

자정부단일민원창구( G 4 C )가 국민에게 전자정부

서비스를가장 먼저 접하고직접 체험할수 있는

대표적인전자정부서비스로서 이용이보다 활성

화되고정부민원서비스에진정한일대혁신을가

져오기위해서는양적·질적인확산 및 고도화가

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급선무이다. 

첫째, 전자정부단일민원창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를 입법부,

사법부민원업무(약4 0 0여 종)를포함한전체정

부민원서비스로확대하고, 민원신청역시주민, 부

동산, 자동차등 5대분야외에복지, 환경, 노동,

통계분야등에까지확대하는등 온라인정부포털

을지속적으로확충해야한다. 또한모바일, PDA,

전화등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접근채널도다양

화하여국민의접근성과편의성을향상시키고, 고

객관계관리(CRM) 도입등을통한개인화된맞춤

형 민원서비스 개발에도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비록인터넷등초고속정보통신망에대한일반국

민의접근이널리보편화되고있다고는하지만여

전히그렇지못한계층이상당수존재하고있는실

정이다. 한편, 이미금융등 민간영역에서는전략

적인경영전략차원에서e-CRM 기법을도입하여

고객에대한서비스를한층강화하고있음도감안

해야한다. 

둘째, 고객의다양성 및 서비스관점에서이벤

트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일

반 국민은정부조직이나체계를이해하지못하거

나이해하고싶어하지도않는다. 따라서전자정부

서비스를구성할때 기관보다는이벤트중심으로

회 활동과기업활동을할 수 있게된다고전망하

고있다. 이밖에정부운영시스템의획기적개선을

통해불필요한절차및중복적인문서행위가폐지

되고, 상호운영이가능한기존시스템에대한통

합및연계강화에의해범정부차원의정보공동활

용체계가완성될것으로기대된다( [그림 6 - 4 - 0 2 ]

참조). 

나. 향후전자정부추진방향

전자정부 구현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간의

전자정부추진성과를고려해볼때 향후전자정부

사업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

직하다. 

첫째, 앞으로의전자정부사업은이미구축된전

자정부서비스의완성도를높여 실질적인이용 활

성화를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용의 편익이 국민

전체에게극대화되어나타날수 있도록양적·질

적고도화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우선은기존

전자정부서비스의완성도와운영의안정성을최대

한확보하여야한다. 또한전자정부서비스의고도

화 차원에서모바일기술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이용의접근성과

편의성을개선토록하는것이중요하다. 부처별단

일민원이아닌출생, 이사등과같은국민의라이

프사이클에입각한이벤트중심의복합민원서비스

개발등도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고도화된통신

망을활용한새로운온라인민원서비스의개발, 고

객관계관리(CRM) 관점에서개개인의 필요 정보

와서비스를제공하는맞춤형민원서비스구현, 장

애인·노약자·외국인등서비스이용자의다양성

을고려한컨텐츠와서비스제공수단개발등도전

자정부서비스의이용활성화및 효과 극대화차원

에입각해적극검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향후전자정부는정부시스템들간의통합

및 유기적연계가이루어지도록범국가적인차원

에서통합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

전자정부1 1대 과제의추진은다부처연계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범국가적차원에서의

부처간유기적인정보및시스템연계가본격적으

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여전히부처간정보공동

활용및 연계미흡, 행정기관간·행정서비스간상

호연계성취약, 중복투자등여러가지비효율성

을낳고있다. 이에따라서비스관점에서업무전

반에 대한 업무재설계( B P R )와 부처간 정보공동

활용및연계확대를통해민원서비스의질과행정

업무의효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그리고정부정보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각기

관보유정보및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등전

산자원의단계적인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나가는

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전자정부서비스이용과정에서예견

되는 역기능을최소화하고전자적정부서비스이

용의 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법·제도

적, 기술적장치를강화해야한다. 전자정부의조

기 구현을위해서는새로운전자정부서비스를개

발하여이를확산하는것과함께국민이안전하고

편리하게전자정부서비스를이용할수 있는 제도

적·기술적안전장치의마련도 중요하다. 따라서

보안과프라이버시에관한지침제정, 공인전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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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를 통해 제공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한 종이

없는행정서비스구현, 기업의대정부업무처리의

단순화및비용절감등을이루어기업에게최적의

경영활동환경을제공해주는것과같다. 그동안

상대적으로뒤처진중소기업의정보화확산을촉

진하고, 기업이편안하게기업활동에전념할수있

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기여하리라고기대된다. 

앞으로우리나라가동북아경제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위해서는기업의물류비용절감을통한

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가절실히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내륙화물기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시설에대한정보화를보다강화해야한

다. 아울러 지능형 교통체계(ITS), 국가지리정보

체계(NGIS) 기반첨단물류정보시스템등의 조속

한구축이요구된다. 이밖에도기구축하여운영중

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을통한 홈택

스서비스시스템(HTS) 등의지속적인확충, 조세

의 투명화를 제고하는 세금탈루방지시스템구축,

원활한기업금융을지원하기위한전자등기제도

입등도대기업정부서비스의혁신을통한기업경

쟁력강화차원에서적극검토해볼수있겠다. 

다. 서비스중심정부내부업무의

지속적 혁신

전자정부서비스가 고객 중심으로 바람직하게

제공되고고객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기존

업무 프로세스의단순한자동화또는 온라인화만

으로는부족하다. 여기에는관련업무프로세스전

체의검토에기초한리엔지니어링이필요하다. 비

록백오피스기반의개선은시간과비용이많이소

요되는 작업이지만 전자정부서비스, 특히 다부

처·다기관에걸친통합정부서비스를제공하기위

해서는필수적으로요구된다. 그동안의많은정보

화투자에도불구하고국민이체감하는정보화효

과가미흡했던것은결국이러한서비스중심의정

부백오피스에대한혁신의부족에그원인이있다

고 해도과언이아니다. 이에따라향후전자정부

사업은기존의개별부처나기관단위의독자적인

정보화추진에서벗어나국민의입장에서서비스

를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

부처간정보공동활용및통합연계확대, 행정기관

간, 행정서비스간의상호연계성강화, 정부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확보 등이 우선적으로고려되어

범부처차원에서업무 프로세스를재설계하고다

부처연계및 정보공동활용사업을위한B P R / I S P

사업을강화시켜나갈필요가있다. 

라. 정보화를통한삶의질 개선

오늘날 지식정보기반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더

불어의료, 복지, 교육, 환경등삶의질향상과관

련된 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 국민적관심과요구

가날로 증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

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인터넷이용자수를 자

랑할 정도로이미 하드웨어적측면에서는상당한

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를이용한

서비스의개발, 특히국민삶의질과관련된서비

스개발은그동안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

접근하도록서비스 제공방식을재구성해야한다.

장애인·노약자·재외동포·외국인등 전자정부

소외계층을배려한콘텐츠및서비스개발등도사

회통합차원에서적극도입·활용되어야함은 물

론이다. 

셋째, 전자정부단일창구의효과를강화하기위

해서피드백(환류) 기능의활성화가필요하다. 이

는전자정부서비스는완성형서비스가아니라계속

적으로 진화되어 가는 발전형서비스이기 때문이

다. 전자정부서비스를구현해나가면서반드시고

객의요구에만한정될필요는없다. 그렇지만고객

이전자정부서비스를통해무엇을원하는지그수

요를 파악하는작업은서비스의지속적인확산과

고도화차원에서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하겠다.

이에따라서비스구축단계별로지속적인모니터

링과국민의의견수렴이이루어져 서비스의완성

도를높여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구현하도록해야한다. 단순히전자적인접속에의

한민원안내또는제한된수준의민원처리서비스

가 아니라, 민원의전자적신청과전자적발급및

처리까지완전하게이루어지는안방전자민원서비

스가구현되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

정부부처간정보공동활용이선결요건으로작용해

야하고, 민원서류의감축과제도적개선도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보인다.

나. 대기업정부서비스혁신을 통한

최적의기업환경조성

기업을고객으로하는G2B 분야에서는기업을

위한 보다 많은 전자적서비스의발굴 및 추진이

요구된다. 그동안정부가전자정부를추진하는과

정에서대 국민서비스개선이나행정업무의효율

성 증대에비중을두고정보화를추진한결과, 비

교적기업을고객으로하는서비스가취약했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기업에게제공하는전자적정부

서비스로는전자조달과전자적세금고지및 납부

정도를들수있다. 전자정부의비전인기업활동을

편하게할수있는나라로발전하기위해서는기업

서비스분야에대한발굴노력이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가령, 호주의 경우에는 일찍이 1 9 9 0년대 후반

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포털시스템인 B E P

(Business Entry Point)를 도입하여 창업에서부

터폐업에이르기까지다양한기업경영활동정보

를 제공하고있다. 또한기업들과정부기관들과의

업무를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게만들었다. 우리

나라도기업하기좋은정보화환경을위한다양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기업간 거래, 정보

및서비스교환등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

있도록관련인프라와서비스의개발에힘을기울

여야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창업에서폐업에이르기

까지기업의라이프사이클에입각한기업전용기

업서비스 종합포털시스템(oneBiz Portal)의구축

은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경영에필요한 다양한

정보를시간적·공간적제약이없이원스톱,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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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운영의효율성극대화를도모하는것이중요

하다. 

G4C, G2B, 전자관인·인증체계구축등 전자

정부구현을위한다양한전자정부프로젝트의경

험에서도알수있듯이, 전자정부의성공은새로운

정보기술, 업무및 서비스환경에부합하는법·제

도 기반이충분히뒷받침되어야한다. 전자문서기

반의 행정업무처리와범정부적정보공유체계정

착, 정부정보에대한 접근성개선, 정보보안 및

거래처리의신뢰성확보등시스템구축과병행한

지속적인법·제도의개선은계속해서정비되어야

할과제이다. 

이밖에도최근모바일인터넷기술의성숙으로

이동공공서비스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모

바일을활용한전자정부서비스의이용이향후 보

편화될것으로도전망된다. 이같은상황에서향후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의기반이될 모바일전자

정부서비스 공통 플랫폼(응용, 기반, 연동 부문

등)의개발과시범서비스제공등이조속하게추

진되어야필요성이있다. 

3. 정책적제언

전자정부가성공적으로구현되고, 그성과가극

대화되기위해서는그간의전자정부추진상의문

제점진단과장기적안목의미래지향원칙에입각

해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 사실그동안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은몇가지중요한문제점을안고있

었다. 

첫째, 수평적분업으로인한부처할거주의와부

처·기관간의 정보공동활용 부족에 의해 전산화

를피부로느낄수 있는국민중심의서비스가부

족했다.

둘째, 범정부적차원의우선순위에따른전자정

부구축보다는기관별·분야별로정보화사업이추

진되어정보화투자효과를극대화하지못했다. 

셋째, 부처별·기관별 전산운영 환경구축으로

업무 상호연동에따른 통합서비스제공이불가능

한측면이있었다. 

마지막으로일부주요업무를제외한많은업무

를 BPR 없이전산화하는경향이있어 뚜렷한효

과를내지못했다. 

이에따라앞으로전자정부사업은그동안의문

제점을해결하고, 그효과가극대화되는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먼저, 성공적인전자정부구현을위해서는대통

령의강력한리더십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전자

정부 1 1대 과제의 완성은 전자정부 구현 기반의

완성을의미할뿐이지, 사업완료를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전자정부가현재마련된기반을토대로사

회전반에서이용·확산되기위해서는전자정부에

대한대통령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 그리고지금

보다더많은노력과투자가필요하다. 

두 번째, 그동안전자정부추진에서커다란장

애물이었던수평적분업으로인한부처할거주의를

극복하고정책조정이용이하게이루어질수 있도

록전자정부추진체계를조속히정비해야한다. 아

직그 성과를속단할수는없지만, 전자정부1 1대

과제를통해전자정부의기반이완성될수있었던

것은전자정부특별위원회라는강력한조정기구가

부처간이해관계를원활하게효과적으로조정했기

나고있다. 전자정부의구현을통해궁극적으로추

구하고자하는것은국민개개인삶의질의향상이

다. 따라서앞으로국민의삶을획기적으로개선시

킬수있는전자정부서비스발굴에많은노력을기

울여야한다. 원격진료, 진료정보공동활용등 전

자의료체제구축, 다양한 복지정보서비스를통한

사회복지서비스고도화, 온라인학습기회확충, 노

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한 고용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e - W o r k체제 확산,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조

성을위한환경·문화정보서비스확충등많은 삶

의질개선을위한서비스가발굴되어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마. 참여행정및 전자민주주의구현

전자민주주의는시민들간의커뮤니케이션을촉

진하고, 정책결정과정및 선거과정에시민들의참

여를 높이기위해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민주주의는인터넷

등을통한정보접근성및 참여기회확대로산업

사회의정치적문제를해결할수있으리라고기대

된다. 즉, 대의민주주의의문제점인정치적무관심

에 따른참여저조, 정책결정의개방성및 투명성

문제의해결을가능하게하는중요한대안으로등

장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최근산업사회

에서정보사회로전환되면서국민의정치무관심,

선거 참여율저조 등으로대의민주주의가심각한

위기에봉착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전자투표

등국민이행정및정치과정에적극참여할수있

는 전자민주주의과제를적극 발굴·추진해야한

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투명하게

열린정부와실질적의미의참여민주주의구현을

앞당길수있다.

바. 차세대전자정부인프라확충

전자적인 정부서비스는 충분한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고객들이편리하고안전하다고인식할수

있어야한다. 개인정보및 프라이버시보호, 안전

한거래를위한기반으로서의전자서명·전자관인

확산, 통합적인 전산환경 구현, 관련 법·제도의

개선등전자정부서비스구현의공통적기반에대

한충분한고려없이는향후전자정부서비스의확

산및고도화는매우어렵게된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

대화시키기위해전자정부서비스의안정성과신뢰

성을확보하는작업은필수적이다. 보안과프라이

버시에관한지침의제정, 공인전자서명이용확산

을위한공인인증기관간호환성확보등여러제도

적·기술적장치가마련되어온라인을통한 전자

적거래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나불편함을제거

해야한다. 또한정부가개별·부처별로운영중인

각종정보시스템도정보화환경에효과적으로대

응하고규모의경제를도모할수있도록범정부적

인차원에서통합구축·운영되어야한다. 각부처

및 기관의보유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등 정부정보시스템의공통 기반이되는전산자원

을통합구축·운영함으로써부처별·시스템별분

산운영으로인한막대한정보화예산부담을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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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정부 사업성과와향후과제

에 가능했다. 현재는2 0 0 3년 초에특위가해체됨

에따라전자정부추진을위한강력한추진조직의

신설, 전자정부구현을 정책적·기술적으로뒷받

침하는실무조직의구성등전자정부구현을위한

추진체계의조속한재정비가요구되는시점이다. 

세 번째, 범부처적 사업을 적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과정에서국가적우선순위와사업추진

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통해서

한정된 정보화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 효과

의극대화를이루어야한다. 

네번째, 전자정부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

그 결과를예산배정과연계함으로써사업 추진의

효율성을극대화하도록해야한다는점이다. 이를

위해현행국가정보화사업의평가제도를강화함으

로써예산편성에더욱긴밀히연계토록하고, 전자

정부서비스품질보장을위한 전자정부서비스품

질평가제의도입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된전략계획

( B P R / I S P )을 선행적으로추진하도록강화해야한

다. 업무를정부중심이아닌국민과서비스관점에

서새롭게정의하고혁신하여국민이직접체감하는

정보화효과가극대화되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부록Ⅰ



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보고회의

(1) 전자정부구현전략보고회의( 2 0 0 1년 5월1 7일)

활동을개시한지2개월밖에안됐는데매주회의를하고충실한전자정부구현방안을보

고해준것을대단히높이평가하고감사하게생각한다. 

2 1세기는지식기반경제의시대이다. 이지식기반시대는우리 민족에게절호의 기회가

될것으로생각된다. 우리는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교육에대한열의가높은민족성

을갖고있다. 또중국으로부터불교나유교의문화를받아들이면서도재창조해민족의정

체성을지켜문화적으로중국화가되지않았다. 

자본, 노동, 물질이경제를좌우한산업사회시대에는적성이맞지않았다. 그러나창의

력, 문화적감각, 모험심이경제를좌우하는시대에는알맞는민족이다. 우리가비약할수

있는시대가온것이틀림없다고생각한다. 

우리는세계최초로전국1 4 4개시군에초고속통신망을깔았고2 0 0 5년까지산간벽지에

모두초고속통신망이들어가도록할계획이다. 인터넷인구수와웹페이지검색등활용도

역시미국, 일본등경쟁국가를크게앞서있다. 월평균웹페이지검색양이한국2 , 1 6 4쪽,

미국6 7 8쪽, 일본7 8 8쪽이고세계평균은7 7 4쪽이다. 한국이앞서가고있다는것을알수

있다. 

민간부문의e -비즈니스도활성화단계에들어가고있는것 같다. 이런때에전자정부를

구축하면투명성과생산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고, 부패를일소하며세계일류의경쟁력을

갖는경제를실현할수있다. 

전자정부를실현하면교통량도크게줄고따라서유류가절약되며환경이정화될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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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기하지않고참여할수있도록연구해주기바란다. 

2 1세기에민족적소명이있다고생각한다. 과거1 9세기말 2 0세기초우리의민족적소

명은국민적단합과근대화였다. 일본은이것을해냈는데우리는쇄국주의로일관해망국

을했고, 해방이됐지만국토가분단이되고, 한국전쟁을하고, 지금까지5 0년동안민족이

총칼로대결하는1 0 0년의고통을겪고있다. 그러나우리가지금지식기반경제를만들어내

면세계일류국가의대열에들어갈것이다. 

남북간에통일은점진적으로하더라도우선전쟁하지않는평화체제를구축하고교류협

력을해잘지내야한다. 지식기반경제의건설과남북관계의개선등두가지를해내면우

리민족은2 1세기에반드시일대비약을해세계일류국가의대열에들어갈것이다. 

우리는IT, BT, NT, ET 등선진기술을발전시켜선진국가대열에참여해야겠다.동시에

선진기술을전통산업과접목시켜생산성향상과고부가가치창출을해내야한다. 농업, 어

업등전통산업도정보화, 선진기술과접목이돼야한다. 

5천년만에우리민족에게기회가온 것이다. 이러한지식기반경제강국의길을이끌어

가는견인차역할을하는전자정부를우리가추진하고있다. 전자정부는국민의편익을증

진시키고투명하고부패없는나라를만들어생산성향상을기하는것이지만크게보면우

리국가와민족이경쟁에서이기느냐지느냐하는것을결정하는중요한문제다. 우리는모

두소명감을갖고중차대한일에동참했다는입장에서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 

(2) 전자정부구현종합점검회의( 2 0 0 1년 1 2월 2 4일)

지난5월전자정부추진계획을보고받은후불과7개월만인데, 각사업마다많은진전을

보여준데대해감사한다. 앞으로이대로가면우리나라에도엄청난변화가올것으로생각

한다. 

전자정부를구현하는것은2 1세기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일류경쟁력을갖춘국가로발

전하기위한필수적인요건이다. 해도되고안해도되는게아니며, 천천히봐가면서해야하

는것도아니다. 내년말까지차질없이이루어가야생산성도높아지며, 국정전반의투명성도

시현될것이고, 청렴성, 효율성도높아질것이다. 이것이이루어지면총체적으로상상할수

없는양질의서비스를공급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가발전에도큰도움이될것이다. 

전자정부를등한히할경우두말할것없이국가전체의경쟁력이저하될 것이다. 스위

스 국제경영대학원( I M D )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국가 경쟁력은1 9 9 8년 3 6위에서

2 0 0 1년2 8위로, 정부행정효율은1 9 9 8년 4 2위에서2 0 0 1년3 1위라고한다. 아직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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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같은부대효과는매우클것으로생각한다. 시간절감효과도있을것이다. 

재일교포손정의씨는한국이놀라운속도로정보화에성공하고있는데전자정부만제대

로실현하면2 1세기에세계의어느나라와겨뤄도손색이없는일류국가가될것이틀림없

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손정의씨는한국계출신으로서아버지의나라, 조상들이묻혀있

는나라에보답하는의미에서그런일에자기가필요하면얼마든지협력하겠다며전자정부

를역설했다. 

전자정부를추진하는과정에문제나애로점이있을것이다. 전자정부를가로막는법이나

제도가있다. 종이로서류를제출해야되고본인이출석해야하며현금납부가의무화된규

정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을것이다. 

부처간정보공유화를위한체제도충분히마련됐다고보기어려운점이있는데정보공

유가제대로안되면전자정부가기능을발휘할수없다. 

또국민들이정보서비스를이용하면서개인정보보호를우려하는만큼대책을마련하고

홍보도철저히해국민들이안심하고전자정부활동에참여토록해야겠다. 

장·차관들이선도적인역할을해줘야한다. 장·차관들은소명의식을갖고이시대에

전자정부를실현하는것이얼마나국가발전을위해필요하고2 1세기에세계일류국가로발

전하는데결정적으로중요한가를인식해노력을해야겠다. 장·차관들이솔선해기존의관

행을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패러다임이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민간기업의정보화책임자를부사장들이맡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자정부운영에

있어장·차관들이C I O라는생각으로수고해주어야한다. 

전자정부특위는각부처의추진상황을면밀하게살펴문제점이있으면조정하고, 또점

검해시정시키는한편더이상의문제가있을경우대통령에게건의해주기바란다. 

계층간정보격차의해소노력을계속해야겠다. 정보화로빈부격차가확대되고국가간

에도 그렇다. 나는세계은행회의에영상메시지를보내 빈부격차를촉진시키는정보화의

디지털디바이드를해소해야한다고주장했고A P E C회의에서도주장해채택됐었다. 우리

들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겠다. 

정부는5 0만명의학생들에게무료로정보화교육을시키고6 0만명의군인도2급정보검

색사자격을받아나오도록하고있으며주부3백만명을교육시키는가하면재소자까지교

육하고있다. 

특위는전자정부실현뿐만아니라전자정부를활용할수있는능력을가진 사람들을길

러 디지털디바이드를해소하는노력을해주기바란다. 인터넷을사용하는사람과못하는

사람간의격차가앞으로심각한문제가될수있으므로대책을세워주기바란다. 고령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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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부기반완성보고회( 2 0 0 2년 1 1월 1 3일)

오늘같이기쁘고뜻깊은날이흔치않았다고생각한다. 오늘이야말로우리대한민국이

2 1세기에있어세계일류국가로발전해나가는정부차원의기반을확립한날이라고할수

있다. 연말까지완성하겠다는약속을앞당겨서했다. 

국민의정부는전자정부의실현이국정의어느부분보다중요하고2 1세기세계속에서

경쟁력을발휘하고국운융성을위해필수불가결하다고생각하고전력을다해왔다. 

여기에힘쓰신전자정부특위의안문석위원장과위원여러분, 정부유관부처의관계자

여러분의노고가큰것에대해진심으로치하하고, 여러분이야말로역사에남을공헌을한

것이라고확신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빌 게이트회장등을만났을때전자정부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들

은한국의정보화수준을평가하면서‘세계의경쟁력을가지려면전자정부를확실히완성

해야한다’고조언했다. 

2 1세기는세계화의시대다. 세계적경쟁의시대이며, 정보의세계적경쟁의시대다. 정부

가얼마나민원을신속히해결해서기업의생산성을높이느냐, 정부가부패없이조달업무

등민원처리를하느냐, 얼마나국정의데이타를정리해서신속히처리해나가느냐, 정부가

온라인으로국민의민원을신청받고데이터베이스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행정의새로

운 패러다임을여느냐, 이런모든것이과거에는상상도못한시대가 2 1세기에열리고있

다. 

전자정부가잘될때이나라의능률은최고로올라가고부패는없어지고국민의신뢰하

에모든게투명하게이뤄질것이다. 기업은사업하기좋은나라로번창할것이고, 우리나라

는세계속에서가장유능한경쟁력을과시하게될것이다. 전자정부의중요성은아무리강

조해도과하지않다. 이미국제적인평가도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오늘우리가보고를한것은전자정부 기반의완성에대한것이다. 아직모두완

성한것은아니다. 이제시작이다. 우리는전자정부를내실있게발전시켜세계최고수준의

정부를만들어야한다. 기술과제도를계속적으로보완해야한다. 국민이그필요성과유용

함을느끼도록해야한다. 국민이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선전하는일도매우중요하다. 공

무원이익숙하지않아거부감을갖고집중하지않는일이없도록잘교육해서사용자와공

무원양자가다같이흥미와필요성을절감해서비스하도록해야한다. 

인터넷을사용해서전자정부를활용할수있도록교육도더강화시켜야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오늘보고회는2 1세기대한민국이세계일류국가로서, 지식정보국가의선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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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야기다. 그러나우리는하드웨어기반이세계일류수준이고, 우리국민또한지적이나

문화적으로정보화시대에걸맞는마인드를갖고있기때문에전자정부를구현하는데좋은

여건을갖추고있다. 이여건을잘활용하면우리가세계어느나라못지않게발전할수있

다는것이앨빈토플러나빌게이츠같은전문가들의일치된견해다. 

전자정부프로젝트가우리힘으로성공한다면국내정보시스템구축업체의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도움이될 것이다.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는누구나관공서를방문하지

않고도언제어디서나필요한민원을인터넷을통해처리할수있게되고, 엄청난비용절감

이뒤따르게될뿐아니라관청에대한국민들의시각또한근본적으로달라질것이다. 

따라서이런효과가기대되는인터넷민원처리사업, 인터넷국세서비스사업, 4대사회보

험정보연계사업등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노력하기바란다. 또한국민들이보다자유롭게

인터넷을활용할수 있도록전화나무인민원처리기를통해서도처리가가능한민원의범

위를확대해나가는노력도병행해주기바란다. 

정부의구매행정과정을전자화하는전자조달활성화사업은정부의투명성을세계적인

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이사업은사회전반의전자상거래를확

산시키는데필수적인각종표준을마련하는효과도함께거둘수있으므로특별한경우를제

외하고는모든공공조달이전자조달방식으로집행되도록차질없이준비해주기바란다. 

인사, 재정, 교육행정등도정보화를통해행정능률을향상시키도록하고, 많은부처나기

관들의업무를연결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도록부처간긴밀한협조가있어야할것이다. 

문제는공무원들이과거와다른생각을가져야한다는점이다. 구태의연하게할것인가

의식을바꿀것인가에따라성패가결정될것이며, 특히장차관들이의지와소명의식을가

지고필요성을교육하고토론하는등의노력을해가야할것이다. 

전자정부사업이실제로시행될수 있으려면관계법령의정비도필수적이므로내년첫

임시국회에서필요한사항이처리될수있도록지금부터노력해주기바란다. 특히부처간

주도권싸움이나부처이기주의로인해전자정부구현이지연되는일이없도록부처간충

분한토론을거쳐범국가적인차원에서협력해나가기바란다. 

내년하반기에는대통령이금년APEC 총회에서제안하여공식사업으로채택된전자정

부국제심포지움이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다. APEC 안에서한국이전자정부구현의선도

자로서높은평가를받도록하고그것이교역과투자증대로이어지는계기가되도록해야

할것이다. 

전자정부구현은국운융성과튼튼한사회를통해국민들이행복해지는길이므로사명감

을갖고노력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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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면에서도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일본의엔화가치하락에도불구하고수출이어느정도버텨준것은품질경쟁력때문이

다. 앞으로계속해서첨단산업을육성하고전통산업과정보화를접목시켜세계에서가장

싸고가장좋은물건을생산하고, 가장높은경쟁력을갖추어야한다. 철저하게경쟁력을강

화시키는노력을해야한다. 

정부가중소기업을지원하는것은결코자선사업이아니다. 돈을벌지못하는기업에지

원을한다면결국국민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다. 따라서선택과집중을통해경쟁력없는

분야는버리고경쟁력있는분야를육성, 발전시켜야한다. 이렇게하지않으면2 1세기에

살아남을수없다. 

부정부패의일소를위해서도가장역점을두고추진해야할 분야가전자정부의실현이

다. 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고국민에대한서비스의수준을강화하는전자정부를실현시

켜야한다. 전자정부를실현해야만세계일류국가로갈수있다. 

국민의정부는농촌과서민들을가장걱정하고있다. 올해는사각지대없이이들을위한

시책이잘마무리되도록해야한다. OECD 회원국중중상위권의복지수준을마련했지만

국민들의체감수준은여전히미흡하다. 

WTO 체제출범이후농민들은어려운과제를안고있다. 그러나생산기술을높이고물

류를촉진시켜농가소득도늘어나고소비자의부담도줄어드는윈-윈의농어촌정책을펴

나가야한다. 농민들이농촌에서살면서불편을겪지않도록해줘야한다. 

특히저소득층과는같이가야한다. 지난해노벨평화상1 0 0주년기념심포지엄에서테

러를척결해야하지만빈곤에절망해테러에가담하는사례가많으므로빈곤문제해결에

관심을두어야테러문제가해결된다고주장했었다. 

정부는가난이되물림되지않도록군인, 학생, 주부심지어재소자에게까지정보화교육

을하고있으며저소득층이정보화에서소외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물류비용의절감이매우중요하므로물류체계개선을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외국의

물류기업유치는우리의물류기업에도도움이되는측면이있으므로큰시야를가지고받

아들여야할것이다. 

정부는IT 산업을육성하면서벤처기업을지원했으나의외의부작용이발생해물의를일

으켰다. 정부의본의는아니지만국민의비판을받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이는과도

적인현상으로써이번일을전화위복의계기로삼아옥석을가려내고벤처기업정화운동을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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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나아가는시발점이될것이다. 시발점을내실있게해, 문자그대로세계의정보화

선두국가가되도록해야한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교육수준과문화적창의력이다. 우리는높

은수준을갖고있다. 그리고모험심도중요하다. 새로운것에대한도전심이다. 

우리나라는인터넷사용인구가2 , 5 0 0만명이넘고초고속가구수가1 0 0 0만이넘는다. 세

계선두의자랑거리다. 앞으로큰희망을가질수있다. 전자정부를완성해서국운융성을이

뤄2 1세기세계일류국가를만들고월드컵4강이경제4강이되는신화를만들어야한다. 

나. 전자정부관련행사연설등

(1) 제3회공공부문혁신대회( 2 0 0 1년 6월2 8일)

전자정부는국민의정부가가장큰업적으로남기고자하는아이템중의하나다. 전자정

부를실현해투명청렴하고공정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동시에국민과기업이이를잘활

용할수있는방향으로뒷바침할것이다. 한국이정보화에크게앞서가고있는데승패의여

부는전자정부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하드웨어는성공했으나전

자정부와콘텐츠측면에서아직도부족하다. 이런점을생각해상시개혁으로가야한다. 

우리는전국의초·중·고교에인터넷망을연결했다. 세계최초이다. 2,200만명이인터

넷을사용하고있다. 이것도비율로1위다. 소프트웨어는아직도미흡하다. 발전의혜택이

알차게돌아오는것은소프트웨어다. 이런분야에서성공하도록노력하자. 

(2) 제7차정보화전략회의( 2 0 0 2년 2월2 7일)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률, 초고속 통신망 가입률에서 세계의 최선두를 가고 있다.

OECD 보고서는한국을벤치마킹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그러나정보화, 첨단기술의

발전이뒤처져있는분야가많고만족스러운단계로까지발전하기위해서는더 한층노력

해야한다. 하드웨어는어느정도갖추어졌지만소프트웨어는여전히뒤처져있다. 

한국경제는지난해잘한편으로평가됐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정보화산업을꾸

준히추진하고전통산업이튼튼했기때문에가능했다. 조선, 자동차등은전통산업과정보

화를접목시켜최고의경쟁력을갖출수있었다. 이분야는가격경쟁면에서뿐만아니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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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전반에걸쳐그야말로상상할수없는발전과국민생활의향상이이루어지는것입니

다. 

특히정부조달분야에서이러한효과는더욱두드러집니다. 기업들은관청을방문하지

않고인터넷을통해입찰정보를얻고거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공공기관도인터넷을통

해조달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투명성이높아지는것은물론이요, 연간3조2 , 0 0 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까지기대할수있게해줍니다. 

참석자여러분! 

지금우리는오천년역사에처음으로세계일류국가로발돋움할수 있는절호의기회를

맞고있습니다. 그것은바로지금이시대가우리의저력과장점을가장잘발휘할수있는

지식정보화시대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우리민족은수준 높은지적기반과탁월한문화창조력을지니고있습니다. 여

기에더해우리는전국민이합심노력하여세계일류수준의하드웨어기반을갖추어놓았

습니다. 전국민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도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의이같은 노력과성과는국제적으로도높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번에U N이

새로제정한공공서비스부문수상대상에조달청이추천된것도그한예라고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러한여건을잘활용하면우리는2 1세기세계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도약을이끌견인차중의하나가바로전자정부의구축인것입니다. 

오늘의이자리를계기로더큰사명감을가지고전자정부완성에매진해주시기를당부

드려마지않습니다. 

다시한번(전자조달시스템)의개통을축하하며, 오늘의개통을위해많은애를쓰신관

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5) APEC 정상회의제2차 전체회의( 2 0 0 2년 1 0월 2 8일)

지금전세계는세계화, IT혁명을통해눈부신발전을하고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지역

간·계층간빈부격차와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는확대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개별국

가는물론전세계적인불안도옵니다. 이러한격차를해소하는것이APEC 공동번영의필

수조건입니다. 정보화와세계화가마찰없이성공해나갈수있는길이기도합니다. 이와관

련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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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 고위급전자정부심포지엄축하메시지( 2 0 0 2년 7월3일)

오늘서울에서(APEC 고위급전자정부심포지엄)이열리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합니

다. 멀리해외에서오신여러분을열렬히환영하는바입니다. 

우리는지금지식기반경제시대에살고있습니다. 지식과정보의활용정도가국민의삶

의질과국가의부를좌우하는시대입니다. 

이러한시대에는나라마다전자정부의구현이필수적입니다. 전자정부는생산적이고효

율적인정부를이끕니다. 최고수준의행정서비스도가능하게합니다. 나아가깨끗하고투

명한정부를만드는지름길이됩니다. 

제가2 0 0 1년APEC 총회에서이심포지엄의개최를제안한것도바로그러한이유에서

입니다. 

한국은오는1 0월까지전자정부의기본틀을완성해나갈것입니다. 모든정부물품의조

달을 전자화하고, 서류발급과민원처리등을 인터넷을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U N은한국의이러한노력을전자정부의모범사례로평가한바있습니다. 

전자정부의구현은이제APEC 각회원국들의현안과제인동시에국가간협력을필요로

하는과제입니다. 이번심포지엄이각국의전자정부추진경험과성과를함께나누고, 앞으

로의협력방안을모색하는좋은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그리하여지식정보화시대가주는혜택을함께공유하고, 정보화격차를줄이는데도기

여하게되길바라마지않습니다. 

오늘의이회의가큰성과가있길바라며, 여러분모두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전자조달시스템개통식 축하메시지( 2 0 0 2년 9월3 0일)

오늘(전자조달시스템)의개통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온국민과함께축하해마지않습

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개통은그동안국가적인과제로추진해온 전자정부사업의첫 결

실이자, 본격적인전자정부시대의도래를알리는신호탄입니다. 

여러분도잘 아시는대로, 전자정부의구현은2 1세기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일류경쟁

력을갖춘국가로발전하기위한필수조건입니다. 정부의생산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

높여줄뿐만아니라투명성도제고해줍니다. 최고수준의행정서비스도가능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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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제한국정부는교육재단에매칭펀드형식으로출연을확대( 1 0 0만불)하여, APEC 교

육재단이더욱활발히운영되도록할계획입니다. 정상들이교육재단을적극지원해줄것

을당부드립니다. 

또한현재APEC 교육재단을중심으로8개국이참여하고있는(사이버교육컨소시엄)이

더욱확대발전되어, APEC 회원국간의교육정보화에큰 진전이있도록회원국의관심과

기여를기대합니다. 

(6)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개통식 축하메시지( 2 0 0 2년 1 1월 1일)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의개통을온국민과함께진심으로축하합니다. 

지난달(전자조달시스템) 개통에이어오늘또하나의전자정부핵심과제가완수되었습

니다. 이로써우리는명실상부한전자정부시대로들어서게되었습니다. 참으로기쁘고자

랑스러운일입니다. 

그 동안시스템구축을위해최선을다해 온이근식행정자치부장관과관계자여러분의

노고를치하드립니다. 

오늘개통하는(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이가져다주는혜택은너무도많습니다. 

이제4 , 0 0 0여종에 이르는민원을인터넷으로안내받을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가지

않고도일상생활에필요한행정서류를컴퓨터를통해신청할수있습니다. 국민들이민원

신청시준비해야하는서류도대폭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보유한정보를정부기관들이공동으로이용하게됩니다. 뿐만아니라공무원들은

업무처리에필요한정보를자신의컴퓨터에서손쉽게열어볼수있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사회적으로절감되는비용만해도연간약1조8 , 0 0 0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

하고있습니다. 

참석자여러분, 우리는세계어디에내놓아도손색이없는최선두의인터넷기반을갖추

고있습니다. 전국민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도실시하여왔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앞

서가려는국민들의열의도대단합니다. 

전자정부는이러한여건을바탕으로국민의정부가총력을다해추진해온사업입니다. 국

민생활을보다편리하게하고자하는노력의결실입니다. 국가경쟁력을높이고세계일류국

가로도약하려는의지의산물입니다. 공무원과민원인의직접접촉을불가능하게함으로써

부패를원천적으로제거하게됩니다. 후손들에게물려줄자랑스러운유산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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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정부( e - G o v e r n m e n t )경험공유

우선, 한국정부는전자정부와관련해서축적된경험을다른회원국들과공유하고협력하

여, 우리의도움을필요로하는회원국들의효과적인전자정부구현을적극지원해나가고

자합니다. 

한국은그간IT 기술을활용하여작고, 생산성이높으면서도투명한전자정부의구현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러한전자정부프로젝트가다음달( 2 0 0 2년1 1월)에는마무리되어서비

스가본격화됩니다. 한국은지난7월APEC 고위급전자정부심포지움을성공적으로개최

한바있듯이, 앞으로도한국의경험을회원국과공유하는노력을기울여갈것입니다. 

②APEC 중소기업및극소기업정보화교육서비스

둘째, 역내중소기업들이무역투자판로에관한정보를상호교류하고, 상대방기업과

상품에손쉽게접근할수있게되어야합니다. 각회원국정부는중소기업및극소기업등에

대한정보화교육및네트워킹을강화하여이들기업이국제적인시야를갖고판로를개척

할수있도록지원하고, 국가간에필요한협조를강화해가야합니다. 지금은세계화의시대

입니다. 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는것만이중소기업이살아남는길입니다. 

③정보화교육훈련센터활성화

셋째로, 역내빈곤계층의축소, 정보화시대의(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위해서는한 국

가만의노력만으로는부족하고국제적인IT 협력강화가필요합니다. 누구든지컴퓨터에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교육을강화하면산업화시대보다훨씬 용이하게빈곤을해소시켜

나갈수있습니다. 

한국정부가개도국의IT 협력을위해세계은행과공동으로설립한정보화교육훈련센터

가1 1월개관합니다. 이센터를중심으로매년6 0여개국에서5 0 0 ~ 1 , 0 0 0여명의정책결정

자, IT 기술인력, 언론인을초청할계획입니다. 

한국정부는이센터가확대되고활성화되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이사업에

대한회원국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합니다. 

④APEC 교육재단활성화

정보격차해소노력과더불어교육에대한투자역시긴요하다고할것입니다. 우리가미

국과 함께 설립하고 일본 중국·멕시코·태국·뉴질랜드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중인

APEC 교육재단은新경제및세계화시대에부응하는능력배양에실질적으로기여해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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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국제사회는‘기적’이라는표현으로극찬하며, ‘이제한국의정보화는개발도

상국뿐만아니라선진국들에게도벤치마킹의모델이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취임사에서‘세계에서컴퓨터를가장잘쓰는나라를만들어정보대국의튼튼한토

대를닦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다. 그리고그약속을지키기위해여기계신여러분과함

께, 그리고국민여러분과함께최선을다해왔습니다. 

정보화를사회전분야에확산시키는한편, 저소득층이나소외계층이정보화로인해어

려움이더가중되지않도록노력해왔습니다. 

학생과주부·군인·노인·농어민·교도소의재소자에이르기까지(전국민정보화교육)

을실시하여온것도바로그때문입니다. 

나아가국제무대에서도정보화격차해소를위한국가간협력을지속적으로호소해왔습

니다. 지난달멕시코에서열린APEC 정상회의에서도‘전자정부의경험전수’와‘중소기업

정보화교육협력’등을제안해서긍정적인반응을얻은바있습니다. 

또한우리의정보화경험과기술을해외에세일즈하는데도적극힘을보탰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계신여러분! 

지금우리는세계일류의지식경제강국이될수있다는분명한가능성을도처에서확인하

고있습니다. 오늘의이자리도그중의하나입니다. 또세계가그렇게인정하고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알맞은우리국민의높은교육열과창의력을생각할때더욱그렇습니다. 

이제우리에게기회가왔습니다. 오천년역사에처음있는세계일류국가도약의기회입

니다. 지금까지이룬성과를토대로계속노력해나가면가까운장래에세계일류국가의꿈

은반드시실현될것입니다. 

우리모두자신감을가집시다. 세계최선두의지식경제강국을향해흔들림없이나아갑

시다. 그리하여우리후손들에게영광되고자랑스런세계일류국가를물려줍시다. 

다시한번오늘의이자리를축하하며, 여러분모두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각종회의등

(1) 행정자치부업무보고( 2 0 0 1년 2월2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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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전자정부는이제부터가시작입니다. 만들어놓은것도중요하지만그것을어떻게

활용하느냐가더욱중요합니다. 거기에전자정부의성패가달려있습니다. 

오늘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의개통이 전자정부의성공과 세계일류국가도약을위한

디딤돌이될것임을확신하면서, 여러분모두의건승을빕니다.

(7) 초고속인터넷가입자1 0 0 0만 돌파기념식( 2 0 0 2년 1 1월 6일)

존경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계신정보통신관계자여러분! 

오늘우리는참으로뜻깊은자리에함께하고있습니다. 우리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마침내1 , 0 0 0만명을돌파했습니다. 1998년6월, 서비스를처음시작한지불과4년여만의

일입니다. 

온 국민과함께축하하며, 그동안불철주야땀흘려오신관계자여러분의노고를진심으

로치하하는바입니다. 

이러한결과는우리국민의진취적인역동성과뜨거운열정이만들어낸놀라운성과가

아닐수 없습니다. 동시에2 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선진정보통신국으로우뚝서는귀중

한발판이될것으로확신합니다. 

이자리에계신여러분! 

세계는지금지식정보혁명의도도한물결속에있습니다. 그리고이흐름에앞선나라가

역사발전의중심이되는시대로진입하고있습니다. 

우리는지난수년간심혈을기울여이러한시대적변화에적극대처해왔습니다. IMF 외

환위기속에서도정보화의고삐를늦추지않았습니다. 산업화는뒤졌지만정보화에서는앞

서간다는각오로혼신의노력을다해온것입니다. 

그결과, 우리는오늘세계가인정하는정보화선도국이되었습니다. 전국민의절반이넘

는2 , 6 0 0만명이인터넷을이용하고있습니다. 전국1만여초.중.고등학교가인터넷으로연

결되어있습니다. 전국의거의모든읍.면지역에까지초고속통신망이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정보통신인프라를기반으로지난해우리의I T산업은G D P의12.9%, 전체수출

의3 0 %를담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엔진으로부상한것입니다. 

뿐만아니라자동차·조선·섬유등의전통산업도I T기술을접목하여경쟁력을높이고

새로운발전의기회를맞고있습니다. 월드컵과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I T강국의진면목을

전세계에유감없이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이번달에는역사적인전자정부시대를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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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석비서관회의( 2 0 0 2년 1월2 6일)

부정부패문제는반부패활동이형식에그치지않도록하되국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

도록성과가나와야한다. 특히전자정부의실현은역사를바꾸는행정개혁이다. 어제도말

했지만업소에서의신용카드의무화는탈세와일반비리를동시에획기적으로줄일수 있

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4) 행정자치부업무보고( 2 0 0 2년 3월1 0일)

(전자정부구현관련) 올해중전자정부의기초를확실히닦아야한다. 빌게이츠나손의

정씨도한국에서전자정부구현의중요성을강조했다. 놀랄만한정보화발전을이룬나라

에서이제세계화로나가기위해서는전자정부를발전시켜야한다는것이다. 전자정부가

제대로이루어지면공직자의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봉사성이제고될수 있다. 전자정부

하나가공직자기강에관한어떤단속보다효과를낼수도있다. 올해의큰과제로삼고잘

실천해주기바란다. 

(5) 국무회의( 2 0 0 2년 5월7일)

우리는전자정부를출범시키겠다고국민에게약속한바있다. 전자정부는국민에게가장

효율적이고가장좋은서비스를할수있는그리고경제발전을획기적으로촉진시킬수있

는그런체제를갖추느냐못하느냐하는중대한하나의여건이라고생각한다. 

과거에도말한바있다고기억하는데, 빌게이츠나손정의씨같은분들은우리나라의정

보화현실을보고‘참으로놀라울정도로발전하고있는데결국이것을완벽하게성공하려

면전자정부를확실히실현시켜야한다’는충고를한일이있다.

현재제도정비가진행되고있는데앞으로관련법들이국회에서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

노력하고또한시행령, 시행규칙도상반기중만들수있도록노력해서, 올가을부터는전자

정부를차질없이진행시켜야겠다. 아마전자정부를실현시켰을때우리나라국정은참으로

획기적으로향상될것으로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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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그동안가슴아픈심정으로공무원숫자를줄이면서투명하고국민편익을증진

시키는정부를만들려고노력해왔다. 재일교포기업가손정의씨는한국이전자정부를조

기에실현시켜야하며전자정부를실현시킨다면한국은2 1세기의경제강국이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초고속망이4백만가구에연결되어있고인터넷이용자가2 , 0 0 0만명에달한

다. 전자정부가차질없이실현되도록적극노력해달라. 우리는초고속정보망2단계사업을

2년앞당겨완공함으로써세계최선두의정보화국가가됐다. 세계경쟁에서이겨내려면공

무원의능력을배가해야한다. 

(2) 국무회의( 2 0 0 1년 8월7일)

정부의전자문서처리기술이빠르게늘고있는것을 바람직스럽게생각한다. 전자정부

수립을국민의정부핵심과제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전자정부는부패없는, 깨끗한정부를수립하기위해필요하다. 또전자정부는업무의신

속한처리를위해중요한과제다. 국민들이만족할수있도록신속하고정확한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해서도전자정부는대단히중요하다. 

전자정부는그동안의행정체계, 정부와국민간의관계에혁명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다. 

지금은세계화시대이기때문에정부도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어야한다. 경쟁국가의정

부에비해우리정부의행정능률, 국민에대한봉사능력이떨어진다면산업이나국가전체

의경쟁력도떨어지게된다. 그래서전자정부는핵심적인과제이다. 

국제적인정보화분야의저명한권위자는전자정부실현이한국정부가가장역점을두어

야할사업이고, 또이를이룩했을때한국은세계에서어느나라못지않는발전을할수있

다, 한국국민의지적이고문화적인저력으로보아그렇다고말했다. 전자정부를차질없이

실현하고국민에게잘알려국민의관심과지원속에서성공적으로발전시켜주기바란다. 

행자부는단일창구를통한전자민원처리사업을적극적으로실현시키고기획예산처는기

업경쟁력제고를위한전자조달사업등G 2 B를적극추진해주기바란다. 재경부는재정흐

름을실시간으로파악하는재정정보화사업에전자정부의기능을잘활용해주기바란다. 

교육부는교사의잡무부담을줄이기위한교육정보화사업에노력해주기바라고보건복

지부는사회복지의효율성제고를위한4대보험의연계정보화사업등을잘해주기바란다. 

모든부처는내년중전자정부서비스가완전히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력해주기바

란다. 가까운시일내에추진상황을종합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 관계국무위원들이전자

정부사업에각별한관심을갖고적극나서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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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감이다. 전자정부는늦어도내년까지는중요한기반이마무리될것같다.

현재도정부조달은80% 정도쯤되어있다. 소프트웨어분야의개발이안되면발전이없다

는인식을갖고있다. IT, BT, NT, CT 등을발전시키는데힘쓰는중이고여기에자동차, 조

선, 농어업등전통산업과의접목을추진하고있다. 

모든상품과서비스가세계1등이아니면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무엇을선택해

서집중하느냐하는「선택과집중」에 대해생각하고있다. 우리의1등상품과서비스를팔

고, 남의1등상품과서비스를사오는경쟁과협력방향으로나가고자한다. 

내가IT 분야얘기를많이하는데내가이분야에서지식이많이있어서가아니라학생이

교수에게평가받기위한심정으로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것이다. (웃음) 

△빌게이츠회장: 한국I T산업은대통령의리더십으로놀라운성과를거두고있다. 학

교에서의인프라구축은훌륭하고앞으로소프트웨어분야만보완한다면미래가매우밝

다고본다. 

그동안인터넷버블로많은회사가도산했지만I T산업자체에기술혁신을소홀히한측

면이있다. 우리는음성인식, 글자인식등의기술을연구중인데I T산업이제2의부흥기를

맞고있다고본다. 장기적인안목과투자가중요하다고본다. 

△대통령: 요즘우리주가가미국의다우지수영향을받는것을보는데세계경제전망

을어떻게보는가? 

△빌게이츠회장: 테러의영향이크지만미국경제나세계경제는그다지심하지는않

을것으로본다. 그러나한번더발생한다면큰영향이올것이다. 

△대통령: 나도상해를가는데이번에상해를가느냐? 시카고대루카스교수가“경제는

기대다”라는얘기를했다. 정치인이잘된다고말하면 사람들이흔히믿지않는데빌 게이

츠회장이잘된다고말하면믿는다. (웃음) APEC에가서도사기진작에도움이되도록격

려를해주기바란다.

(2) 전자정부출범관련브리핑( 2 0 0 2년 1 1월 1일)

오늘전자정부의본격출범과관련해국민의정부가그동안많은노력을기울여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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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복절경축사( 2 0 0 2년 8월1 5일)

투명성은경쟁력입니다. 우리사회를투명하게하기위한제도적노력을계속해야할것

입니다. 올1 0월이면전자정부의기반이구축됩니다. 각종민원과조달행정, 세금과공과금

납부등을인터넷으로처리할수있게되면, 부정과비리의소지는그만큼줄어들게될것입

니다. 

라. 기타

(1) 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사회장접견( 2 0 0 1년 1 0월 1 7일)

△대통령: 우리시대가낳은가장탁월한인물을다시만나서반갑다. 평소저사람같이

되고싶다는인물의첫번째가바로당신이다. 요즘가망이없다는생각을내가자주한다.

(웃음) 

△빌게이츠회장: 고맙다. 나는매우운이좋은사람이다. 한국의IT 성장에굉장히기

쁘다. 대통령취임후에대통령께서장려, 육성해서세계적으로매우뛰어난수준에이르렀

다.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우리나라삼성전자등많은회사에IT 발전을도와주

는것을알고있다. 연구소, 교육,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 문제등에대한협조에감사

한다. 

한가지 아쉬운것은그렇게거대한마이크로소프트사가한국에투자하는것은적지않

은가하는느낌이있다. 오신김에새로운투자를많이고려해달라. 

△빌게이츠회장: 앞으로투자를계속늘려갈것이다. 경영측면에서도그렇고교육측

면에서의대학지원같은것도늘려갈것이다. 지금한국은하드웨어쪽은굉장한많은성과

를거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또소프트웨어분야가좀더개발되면좋겠다. 그리고전

자정부를위한협력분야가많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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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김 성 재 (문화관광부장관, 전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전자정부가실현되었다는소식을듣고참으로기뻤다.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일하면서

우리나라를민주인권복지국가로발전시키기위한개혁입법과정책- 민주화, 광주5.18, 의

문사진상, 제주4.3,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권, 부패방지, 완전무상의무교육등-을제정, 추

진하는것과함께가장심혈을기울였던것이국가정보화와전자정부정책이었다. 이제전

자정부추진에대한후일담을쓰려고하니감회가새롭다. 

국가정보화와전자정부에대한정책을구상하고추진하기시작한것은민정수석비서관

으로재직하면서부터였다. 이정책을추진하게된목적은첫째로, 개혁을올바르게추진하

고 효과를거두려면국가정보화를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생각에서였다. 당시정부가외

환위기로고통을당하고있는실직자들과빈민들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막대한예산을

투입했지만그 결과는그렇게만족스럽지못했다. 그것은무엇보다도이들에대한정확한

정보가없었고, 관련부처간의정보도공유되지않았으며, 예산확보를위해서는노력하면

서도집행하는과정은불투명하고비효율적이었기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초기

에제대로정착하지못하고, 의약분업이국민불편과부담을가중시키게되고, 농어민의부

채탕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 4조원이넘는막대한연구개발비가지원계획의

적합성, 중복지원, 도덕적해이등의문제로비판을받고, 부패청산과방지를위한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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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추진해온전자정부사업이이제궤도에오르고하나씩잘매듭이지어지는점을국민과

함께축하한다. 

지난달전자조달시스템이개통된데이어‘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이출범함으로써전

자정부의핵심과제가틀을갖추게됐다. 또이제명실상부하게전자정부시대로들어섰다고

할수있다. 

이는우리내부의평가가아니라외부의객관적인평가이다. 오늘조간신문보도를보면

미국브라운대학이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실시한‘전자정부우수성평가’에서한국이

2위에올랐다. 신념과확신을갖고전자정부구현을위해노력해온 관계자들뿐만아니라

국민들을기쁘게하는소식이다. 우리의전자정부상황에관해상세히보도해준언론에도

감사드린다. 

이처럼전자정부가가능하게된것은 그동안우리모두가노력을기울여인터넷기반을

세계최선두권까지끌어올렸고또 지식정보화시대를앞당겨실현하려는업계, 정부관계

자들과국민전체의열의가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전자정부사업은기본적으로국민

생활을더욱편리하게하고, 행정서비스를투명하게하는효과와함께경제인프라구축효

과도상당히크다고한다. 예를들어경제적으로는1조8 , 0 0 0억원정도의기회비용절감효

과가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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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후일담1 )

2

1) 이후일담은전자정부사업추진과정에깊이참여한대통령비서실과행정부처의주요인사들의말씀을재직순서대로게재한것입니다.



완성시켜야한다는생각을깊게하게 되었다. 그래서대통령께건의하여대통령직속으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이일을 추진하게되었다. 전자정부특위를구성하는과정

과운영과정에서도부처간의갈등등어려운문제가있었지만특위위원들이헌신적으로노

력하여전자정부를성공적으로구현하게된것에대해깊은감사를드린다. 

그러나전자정부는완전히이루어진것이아니라이제시작이다. 지금부터가더중요하

기때문에체계적인정책및집행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목표는‘정부는당신의손안

에 있습니다(Government in Your Palm)’이다. 전자정부는권위적인통치행위로서의정

부가아니라국민에게봉사하는서비스정부이다. 이것은정부의성격이전혀다른, 정부형

태의혁명적변화를의미한다. 이제는국민이찾아오는행정이아니라정부가국민에게찾

아가는안방행정서비스가되어야한다. 정부, 공급자중심이아니라국민, 이용자중심으로

부처간의행정칸막이를없애고정보를공유하고네트워크하여투명하고효율적인시스템

행정을해야한다. e-Governance, e-Policy, e-Leadership이전자정부의핵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정보공유에따른인권침해방지와사생할보호, 인터넷테러와해킹에대비한보

안대책을지속적으로점검하는철저한예방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지식정보화시대를선도하지못하면우리나라는또다시실패하는위기에처하게될것이

다. 이런의미에서새로운정부, 노무현대통령께서전자정부의대통령이되기를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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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결실을거두지못한것등도마찬가지문제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개혁을제대로추진하는가장좋은 방법은국가정보화이다. 정

보화에대한올바른인식과마인드를가지고과제와대상에대한데이터를구축하고부처

간에 정보를공유하고행정의집행과정이투명하면개혁은성공하게된다. 국가정보화는

정부개혁만이아니라모든개혁의핵심이다.

둘째로, 전자정부를실현하면우리나라를선진국가로발전시킬수 있다는신념에서이

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6. 25이후최대국란이라고말해졌던외환위기는국가파탄의위

기를초래했지만반면에국가를새롭게건설할수있는새로운기회이기도했다. 우리나라

가 산업화에뒤져일제에강점되고분단, 전쟁, 가난, 군사독재로이어지는지난1 0 0년을

참혹하게살았지만정보화에서앞서면지난1 0 0년의한을넘어세계일류국가로도약할수

있다는확신이있었다. 더욱이대통령께서정보화의중요성을인식하고강조하셨기때문에

이것은하늘이우리민족에게주는기회라고생각하기도했다. 

그러나국가정보화와전자정부를추진하는일은결코순탄하지않았다. 무엇보다도정보

화가중요하다는말은하면서도실제로는정보화와정보화시대에대한인식이부족했고국

가정보화정책을추진할수있는업무체계도마련되어있지않았다. 놀랍게도지난정부에서

는 청와대에정보화비서관이있었는데정보화를강조하는현 정부에서는없었다. 그래서

정보화비서관을두려고했지만다른수석비서관들의반대로시행하지못했다. 그렇지만이

정책을포기할수없어T F그룹을통해단편적으로나마하나씩추진하게되었다. 초고속통

신망구축, IT산업육성, 학교정보화와전국민정보화교육, 신용카드사용과B2B, B2G 전자

상거래확대, 각분야자료및정보의D/B 구축등이이루어졌다. 또한초고속통신망구축

과위성방송실시에따른절대적필요성과문화산업발전을위해디지털, 문화콘텐츠의개

발및생산정책도추진하였다. 특히산업사회에서지식정보사회로의인식전환과정보화시

대에필요한국민교육과인적자원개발을위해교육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개편하는정책

을추진하였다.  

이렇게국가정보화정책을민정수석비서관에서정책기획수석비서관재직때까지계속추

진하면서정보화가진척되면될수록종합적인체계화가필요하고전자정부를조속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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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할일이무엇이겠는가하는긍지와자부심을갖게된다. 

아울러그동안전자정부구현을위해불철주야노력을아끼지않으신전자정부특위민

간위원, 담당공무원등전자정부사업에참여한모든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

전자정부 사업 회고

박 지 원 (대통령비서실장, 전정책기획수석비서관)

2 0 0 2년 1 1월1 3일, 지난2년간단하루의영일도 없이숨가쁘게추진되어온전자정부

구현사업이마무리되어전자정부시대가활짝열렸다. 국민들이가정이나직장에서편리하

게민원신청을할수있고, 정부와기업간의계약도모든과정이온라인으로투명하게진행

될뿐만아니라, 인사·재정등핵심적인정부업무도종이없이효율적으로처리되는그런

나라가된것이다.

이러한역사적인전자정부업무를처음접하게된 것은정책기획수석으로임명을받은

2 0 0 1년3월이었다. 당시대통령님께서는2 1세기지식기반경제의시대에서국가경쟁력을

드높이기위해서는범국가적인지식정보화가필수적인수단이며, 우리가세계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잘 활용하여전자정부를실현하면세계어느국가와겨루어도손색이없는

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다는확신을갖고계셨다. 국무회의를비롯한각종회의에서대통

령님께서는확고한전자정부구현의지를여러 차례 밝히셨고, 이러한대통령님의의지를

전자정부특위를통해가감없이전달하는것이정책기획수석으로서나의가장중요한몫이

었다고생각된다.

전자정부관련업무는사실다른어떤 일보다도다루기어려운일임에는틀림없었다. 전

자정부특위회의가열리는시간이면만사를제쳐두고회의장에서호흡을같이하려노력했

지만보고되고논의되는내용이전문적이고기술적인것이많아서쟁점이되는현안을파

악하는것조차용이하지않았다. 또, 이제와서얘기지만, 수시로대통령님께전자정부구현

상황을보고드리는일도걱정스러운일중의하나였다. 대통령님께서전자정부에대한이

해가깊으셨던데다, 나름대로쉽게만들어진보고자료도한단계만더들어가면상당히전

문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서깊이있는보고를드리는데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

어떻든, 2년여동안준비해온전자정부사업이마무리되어이용이시작되었다. 전자정부

를 구현하기위해서는부처간의정보와업무의장벽을허물고지금까지각 부처나기관이

관리해온자료나정보시스템을국민의입장에서상호연계하는것이성공의열쇠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일이가능하려면국가최고지도자의강한의지와이를뒷받침하는전문성

을갖춘 조정체계, 관계기관간의대승적인협력과헌신적인노력이필수적이다. 이제성공

적으로마무리된전자정부사업을보면서이모든것을갖추고있는우리가앞으로또해내



야하는이용자에대한고려가미흡했기때문에위세사업들은사업의막바지에애로를겪

은것으로생각된다.

정보시스템구성이기술적으로좀더복잡해진다고해도시스템구축·운영의판단기준

은이용자의편의에있어야할것이다. 물론시간상의제약은있었겠으나, 사업을추진하는

과정에서이용자를보다많이참여시켜이용자의입장을반영하였더라면좀 더 쉽게일할

수있었을것이다. 이용자위주로일하는방식을바꾸면, 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는진행이

더딘것같아도결과적으로는일을더쉽고편하게할수있다. 앞으로정보시스템을보완해

가는과정에서도이용자의의견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야이용이보다 빠르게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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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위주로 구축·운영해야

최 종 찬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

정책기획수석으로부임하면서전자정부사업을직접담당하게되었던2 0 0 2년 7월에는

전자정부사업이막바지에이르러있었다. 대부분의사업이1 0월 말까지로계획된정보시

스템구축에전념하고있었고G4C, 재정정보화는연계를위한추가사업을추진하는등다

소지연된사업도있었다. 그래서계획된일정대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관리하고이용

활성화를위한교육·홍보등의사전준비에주안점을두었었다. 민간위원들의건의와차관

급회의를통해추진현황을점검하면서세부내용들을조정해나갔다. 시스템구축일정관

리에는큰어려움이없었다. 

사업추진과관련해서특히기억에남는것은민원서비스혁신(G4C), 교육행정정보화사

업, 그리고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업이다. 세사업모두민원인, 담당공무원등정보시스

템을이용하는사람들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지못했던것은아닌가하는느낌을받았다. 

민원인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 G4C는행정기관에첨부서류를내지않아도된다는것

이 가장큰변화고효과도클 것으로보였는데사업담당실무자들은자신이없어보였다.

시스템구축에쫓겨서그랬는지제도개선, 일선공무원교육등은다소소홀했던것으로보

였다. 그래서사업이막바지에이른9월이었지만제도개선을강하게요구하였고, 정보공동

이용에관한총리훈령을준비하도록하였다. 또G4C 홍보의초점도민원서류를제출하지

않아도된다는것으로바꾸도록하였다. 

교육행정정보화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업은초기단계에내부이용자들이적극적

으로참여하지않아정보시스템구축후에도이용이다소지연되었던사업이다. 노동조합

의저항이라는특수성이있기는했지만, 이사업들역시정보시스템구축에매달려이용자

에대한설득과교육이미진하지않았는가여겨진다. 

더낫고편리한쪽으로의변화일지라도변화에는저항이있게마련이다. 변화에대한본

능적인두려움과거부감같은것이있을수밖에없다. 그런데전자정부사업들은기본적으

로일하는방식을변화시키는것이다. 이런변화를주도하는사람들은왜변화가필요하며

무엇이나아지는지에대한명확한인식과함께이용자의시각에서정보시스템을볼수 있

어야한다. 시스템을구축하였으니이용자는알아서쓸 것이라는공급자위주의생각으로

일을하게되면일하는과정에서마찰이일어날수밖에없다. 결과적으로도변화를수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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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국민의피부에닿을수있는가시적인공공서비스의개선을추구하는것이라할수있

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각부처별로독자적으로추진중이었던전자정부사업들을범정부적으

로통합·정비하고, 국민에게는단일한접촉창구를제공함으로써보다편리한서비스가가

능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이를통해각기관별로유사한시스템을중복개발하는데따른

예산낭비를미연에방지하고, 정부가보유한자산과정보를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함

으로써행정능률의향상은물론, 중복서류제출에따른민원인의불편도해소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전자정부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정부는2 0 0 1년 1월에대통령

직속으로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같은해 5월에는전자정부1 1개 사업을확

정하고본격적인시스템구축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 

고객서비스중심의 전자조달

전자정부구현이국민에게어떻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 되었으며행정기

관 내부에는어떠한혁신효과를가져왔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례를, 제가조달청장

과기획예산처차관으로직접참여하였던국가종합전자조달(G2B) 사업을예로들어살펴

보겠습니다.

공공조달시장은연간6 7조원규모( 2 0 0 1년 기준)로같은해 국내총생산( G D P )의 1 2 %

수준에달하는거대한시장입니다. 2만7 , 0 0 0여공공기관과7만여조달업체가거래당사자

로서입찰, 견적등다양한방법을통해매우역동적인상호관계속에서살아움직이는시장

입니다.

제가조달청장으로부임하였을때, 내부업무의정보화는일부진전되어있었으나, 실제

중요한대국민서비스, 즉입찰이나계약등의업무를민간기업들과전자적으로수행할수

있는체계는갖추어져있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는먼저가장많은기업이참가하는입찰

과정을중심으로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체계를구축하는데역량을집중하였습니다.

특히이는조달청만의문제가아니라범정부적인차원에서추진하여야할 문제라고보고

전자정부 사업의 완성을 바라보며 …

김 병 일 (금융통화위원회위원, 전기획예산처차관)

지난2 0 0 2년 1 1월 1 3일 청와대에서‘전자정부기반완성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는소

식을접하고저는누구못지않게깊은감회를느낄수있었습니다. 제자신이이날의전자

정부출범식에직접참석하지는못했지만지난해2월공직에서물러나기전까지수년동안

보직이몇차례바뀌면서도전자정부사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일들을하였던기억들이

주마등처럼떠올랐기때문이었습니다. 저는국민의정부가공공개혁을착수하던시점에기

획예산위원회사무처장으로봉직(1998. 3 ~ 1999. 5)하면서전자정부의구현을공공개혁

의핵심과제의하나로밑그림을그리는작업을지켜보던것이전자정부사업과저와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조달청장으로재임(1999. 5 ~ 2000. 8)중에는일선행정현장에서조달

업무를담당하면서현재전자정부사업의핵심사업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업

의 모태가된 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의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후 기획예산

처 차관(2000. 8 ~ 2002. 2)으로공직생활을마무리할때까지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

의한사람으로서, 또G2B 추진담당자로서전자정부사업을실무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

기회를갖게되었습니다. 이처럼전자정부사업에참여할수있었던것을저는3 1년에걸친

공직생활에있어서큰영광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후차질없이동사업을마

무리해주신후임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전자정부사업을공공부문개혁의핵심수단으로추진

전자정부사업은국민의정부공공개혁의핵심수단으로추진되었습니다. 1997년하반기

불어닥친IMF 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1 9 9 8년초부터정부는금융·기업·공공·노동

의4대부문개혁을추진키로하였습니다. 이가운데공공개혁부문은조직과제도의정비,

운영시스템의개선, 공공부문종사자의의식과문화의혁신등을골자로하는마스터플랜

하에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이러한공공개혁의가장실효성있는수단이전자정부의실

현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전자정부사업을통해국가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다는

인식도함께하였습니다.

전자정부사업의요체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한환경적요인과세계최고수준의

초고속통신망확충등 물적 인프라확보를바탕으로공공부문에서각종비용을절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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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선진국을 향하여

조 영 택 (행정자치부차관)

지난1 1월 1 3일, 대통령의지대한관심속에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2년간에걸쳐심혈

을기울여추진한‘전자정부기반조성완료보고회’가청와대에서열렸다. 이제전자정부를

향한첫걸음이시작되었다는의미를갖게하는행사로서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들과공

무원, 그리고민간사업자들의헌신적인노력의결과가가시화되는시간이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의한사람으로이역사적인과제의추진과정을되돌아본다. 전

자정부구현의목적이국민에대한편리한정부서비스의제공이라고볼때, 민원서비스혁

신사업은그대표적사업이라고할수있고, 이제까지정보를배타적으로이용해왔던부처

이기주의와관행을깨는 핵심 사업이었다. 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해 행정기관의업무를

수행하거나대국민서비스제공에있어기초가되는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

금관련정보를국가기본D B로 선정, 공동이용시스템을구축하는정책을추진하였지만, 정

보보유기관의소극적인태도로추진실적이미미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다른행정기

관에앞서주민등록정보를원하는기관이온라인으로이용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전자

정부사업이탄력을받게되었고, 우리부로서는민감한국민개인정보가집중되어있는주

민등록정보의특성상공동이용시스템구축은당시로서는어려운결정이었다. 이러한과정

에서 2 0 0 0년 1 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시행으로생활보호대상자를선정·관리하기

위한‘생산적복지정보시스템’의구축이시급한시점에서이전부터추진해오던시군구행정

정보화사업의가시화는행정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게된절호의기회가될수있었다. 이

러한관점에서국민생활과밀접한대국민서비스도주민등록·부동산등 5대민원업무를

국민의입장에서재설계하여정부업무를단순화·효율화하고, 주민들에게는편리한서비

스를제공할수있는‘민원서비스혁신( G 4 C )사업’이태동하게된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가전자정부구현에우선순위를두고 2개과(課)의행정정보심의

관 직제를3개과(課)의행정정보화계획관실로확대개편하고, 개방직으로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전자정부구현업무를전담, 총괄하게한것은 행정자치부의전자정부구현의지

를단적으로보여준사례이다. 또, 무수한난관을무릎쓰고전자정부법의제정을추진했던

우리부의 선견지명도성공요인의하나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실무위원인담당국장

급과민간위원들이참석하는실무회의가2년간무려5 0회에이르렀다고하니, 이들의노력

모든공공기관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전자입찰시스템을구축토록하였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구축작업은2 0 0 0년5월부터시작되어제가기획예산처차관으로자리

를옮긴후2개월여만인2 0 0 0년1 0월말에후임자에의해완성을보았습니다. 이는세계4

번째의쾌거였습니다. 동시스템을통해2 0 0 1년한해동안 5 8 2개기관이공동으로이용하

고, 226만명의기업인이관청을방문하지않고입찰에참가할수있었습니다. 또한각공공

기관들도복잡한서류절차를거치지않고인터넷을통해수 만개의조달업체와직접거래

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는입찰을중심으로일부기관에만적용되는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이러한인식과경험을바탕으로기획예산처차관으로자리를옮긴이후에는입찰뿐

만 아니라조달요청에서입찰·계약·물품납품·대금지급등 조달업무전 범위에걸쳐확

산하고, 법적·제도적기반을더욱공고히하고자기획예산처가직접관여하는가운데전자

정부사업의핵심사업으로정부조달의전자화, 일명G 2 B사업을적극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를위해우선기본적인발전방향을수립하고, 여러부처의이해당사자들과많은토론

과협의과정을거친후에시스템구축작업에착수하였으며, 지난9월에본격적인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계약의요청에서대금의지불까지모든조달업무에대하여,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등모든공공기관이함께이용할수있는기반이완성되었습니다.

전자정부의시스템구축은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지만, 본격적인전자정부서비스는이

제부터시작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저도이제국민의한사람으로서서비스를이용하게될

것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은2 1세기새로운도약을위한기초인프라로서의역할을수행할

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개인적으로는정책기획부터실무집행까지전자정부에직접참여하였고, 그성공

적인결과를이렇게밖에서나마볼수있게되어참으로뜻깊게생각합니다. 차기정부에서

도 운영과정에서드러나는문제점들을보완·발전시켜전자정부시스템이정말세계적으

로손색없는시스템이되고, 전자정부사업이실제국민에게완벽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

게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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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을돌이켜 보며

김 영 주 (재정경제부차관보, 전기획조정비서관)

`BPR/ISP, 공인인증, C/S방식…. 여러차례구체적인설명을듣고이해를해두어도며칠

만지나도또 미궁(迷宮)속이었다. 전자정부사업은국민과기업에‘쉽고편리한’서비스를

제공하고국가경쟁력을높이는사업이지만‘어렵고도머리아픈’일이아닐수없었다.

2 0 0 2년까지전자정부의기반을완성하겠다는대통령님의강력한의지에따라출범한전

자정부특별위원회의초대간사를맡게되었지만, 복잡한기술이내포된전자정부관련업무

는큰부담이었다. 

전자정부사업기본틀을짜기위해2 0 0 1년내내거의 1 ~ 2주간격으로특위위원조찬회

의가개최되고회의도매번3시간정도소요되는강행군이계속되었다. 전자정부특위민간

위원님들은강의등의본업도제쳐놓고헌신적으로몰두하다보니학교나사무실에서눈치

도많이보셨다는데죄송스럽고도감사한마음지금도금할길이없다.

전자정부추진방향과중점추진과제를2 0 0 1년 5월에민간위원님들이대통령님께직접

보고드리고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한이후에도적잖이곤경에처했던것으로

기억된다. 통합전산환경구축과행정전자서명의구현방향에대한조정안을이끌어내기위

해관계부처고위급간담회가열렸지만, 관련내용의기술적전문성때문에구체적인논의

는진전되지못한채보다실무적인협의와검토가필요하다는결론만을도출할수밖에없

었고….

그런험로를거쳐온전자정부사업이계획된일정대로마무리되어국민지향적인쉽고편

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된것은본업을제쳐놓고헌신적으로전자정부사업에매달려

주신안문석전자정부특위위원장님과여섯분의민간위원님, 그리고밤낮없이애써온관

계부처의믿음직한공직자분들의노력덕분이다. 이지면을빌어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

린다.

앞으로도본사업이더욱확대되고발전되어세계의모든국가가벤치마킹( B e n c h m a r k i n g )

하는최고의전자정부로자리매김하길바란다.

마침생각난김에‘대한민국전자정부’사이트에들어가서주민등록등본몇통을집으로

보내달라고해야겠다.

이야말로빼놓을수없는전자정부의성공요인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이룩한전자정부의기본틀을가꾸고발전시켜나가야할때이다.

우리의전자정부는지난해미국행정학회와U N사무국이공동평가한결과가장높은그룹

에속하였고, 미국브라운대학도극찬에가까운평가를하였지만, 이제시작에불과할뿐우

리는이를더욱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길이전자정부선진국으로가는길임과동시에세

계시장에서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을높이고국민들의풍요로운삶을마련해주는길임을

깨달아야할때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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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참여자

3

조찬회의에대한 기억

박 남 훈 (대통령비서실기획조정비서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실무지원단회의에참석하기위하여아침일찍집을나설때나의

마음은항상설레이곤했다. 

대개3 ~ 4시간씩계속되는회의에서전자정부1 1개과제의추진상황을하나하나점검하

면서문제점과향후추진계획을논의하는참석자들의자세가너무진지하고, 각부문에서제

기되는문제를제 때에반드시풀어야된다는절박감이우리모두를긴장시켰기때문이다.

실무지원단회의는대부분조찬모임으로진행되었다. 여러사람이빠짐없이모여야충분

한토의와해결방안의모색이가능하기때문이었다. 11개과제가독립적으로운영되면서도

상호연계되는부분이많아서서로함께풀어가야하는내용들이많았다. 참으로다행스러

운 것은관계자모두가매우협조적이었고각자의업무추진에적극적이었다는사실이다.

그렇지않았다면어느하나의과제도쉽지않은1 1개과제가한꺼번에그토록 성공적으로

추진되지못했을것이다.

이제겨우전자정부기반을갖추었을뿐, 아직도더다듬어야할부분이많다. 지난해1 1

월1 3일오전에대통령님을모시고전자정부기반구축보고대회를개최한이후에도, 각시

스템의운영상황을계속모니터링하고있는민간위원들과관계부처동료공무원들의헌신

적인모습이지금도나를감동시킨다.

실무지원단공동단장을맡아전체진행상황을지켜보아야했던입장에서걱정되는부문

이적지않았지만, 각자가맡은일을잘해주어서선진국어느나라와비교하여도손색없는

훌륭한시스템을만들었다는것이자랑스럽다. 목표시한을정해놓고추진하던조급함때문

에아직도한두가지순조롭지못한부분이남아있지만, 그러한문제도곧원만히해결되리

라믿으며실무대책반의해체가아쉬워진다. 한달에두세번씩새벽회의에참석해서몇시

간씩논란을벌이던실무지원단조찬회의의기억들은전자정부와함께오래남을것같다. 
제5 1차마지막실무회의직후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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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지원단

구분 소속 성명 직위 특위활동기간

실무지원
한국전산원 서삼영 원장 2001.1.30~ 2003.1.29

단장 대통령비서실
김영주 기획조정비서관 2 0 0 1 . 2 . 2 8 ~ 2 0 0 2 . 7 . 2 5

박남훈 기획조정비서관 2 0 0 2 . 7 . 2 6 . ~ 2 0 0 3 . 1 . 2 9

제정경제부/국고국
김병기 국장 2 0 0 0 . 7 ~ 2 0 0 2 . 8

이정환 국장 2002.8~2003.1.29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2 0 0 1 . 6 ~ 2 0 0 3 . 1 . 2 9

국제교육정보화시획실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기획예산처/행정계혁단
이영근 행정개혁단장 2 0 0 1 . 1 . 3 0 ~ 2 0 0 2 . 2

김동환 행정개혁단장 2 0 0 2 . 3 ~ 2 0 0 3 . 1 . 2 9

정보통신부/정보화시획실
김동수 정보기반심의관 2 0 0 1 . 1 . 3 0 ~ 0 2 . 1 . 2 1

정경원 정보기반심의관 2002.26 ~2003.1.29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
문경태 연금보험국장 2 0 0 1 . 8 . 2 7 ~ 2 0 0 2 . 6 . 2 6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2 0 0 2 . 6 . 2 7 ~ 2 0 0 3 . 1 . 2 9

노민기 고용총괄심의관 2 0 0 1 . 1 . 2 ~ 2 0 0 2 . 1 . 1 5

정종수 고용총괄심의관 2002.1.16 ~2002.5.23
노동부

박종철 노동보험심의관 2001.6.7 ~2002.11.10

공무원 김헌수 노동보험심의관 2 0 0 2 . 1 1 . 1 8 ~ 2 0 0 3 . 1 . 2 9

중앙인사위원회/인사관리심의관실
이권상 인사관리심의관 2 0 0 1 . 1 . 3 0 ~ 2 0 0 2 . 8 . 6

하동원 인사관리심의관 2 0 0 2 . 8 . 7 ~ 2 0 0 3 . 1 . 2 9

이재만 전산정보관리관 2001.1.30 ~ 2001.10.14

전형수 전산정보관리관 2001.10.15 ~ 2002.1.20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실 이종규 전산정보관리관 2002.1.21 ~ 2002.7.25

차태균 전산정보관리관 2002.8.24 ~ 2003.1.3

김동구 전산정보관리관 2002.1.4 ~ 2002.1.29

이공재 물자정보국장 2 0 0 1 . 7 ~ 2 0 0 2 . 3

조달청/물자정보국 노대래 물자정보국장 2 0 0 2 . 4 ~ 2 0 0 2 . 8

염재현 물자정보국장 2 0 0 2 . 9 ~ 2 0 0 2 . 1 2

박재문 행정관 2 0 0 0 . 3 ~ 2 0 0 2 . 2 . 1 5 .

유수근 행정관 2 0 0 2 . 2 . 1 6 . ~ 2 0 0 3 . 1 . 2 9

대통령비서실 김용진 행정관 2 0 0 1 . 7 ~ 2 0 0 2 . 3 .

고형권 행정관 2 0 0 2 . 3 ~ 2 0 0 2 . 7

정무경 행정관 2 0 0 1 . 7 ~ 2 0 0 2 . 3

기획예산처 위금숙 전문위원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한국전산원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연세대학교 유평준 교수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민간 (주)인포러쉬 이석한 대표이사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전문가 L G - C N S /공공사업부 신형식 수석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한국교육학술원/경영기획실 이용효 실장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조세연구원 최준욱 박사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팀장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명단

(1) 본위원회

구분 소속 성명 직위 특위활동기간*

위원장 고려대학교 안문석 교수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김성재 수석비서관 2 0 0 0 . 1 . 1 4 ~ 2 0 0 1 . 3 . 2 5

박지원 수석비서관 2 0 0 1 . 3 . 2 6 ~ 2 0 0 1 . 1 1 . 1 5
정책기획

대통령비서실 한덕수 수석비서관 2001.11.16~2002.1.28 
수석* *

김진표 수석비서관 2 0 0 2 . 1 . 2 9 ~ 2 0 0 2 . 7 . 1 0

최종찬 수석비서관 2002.7.11~ 2003.1.29

제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2 0 0 1 . 4 . 2 ~ 2 0 0 2 . 2 . 4

윤진식 차관 2 0 0 2 . 2 . 5 ~ 2 0 0 3 . 1 . 2 9

교육인적자원부
최희선 차관 2 0 0 1 . 6 . 2 ~ 2 0 0 2 . 4 . 1

김신복 차관 2 0 0 2 . 4 . 2 ~ 2 0 0 3 . 1 . 2 9

행정자치부
정영식 차관 2 0 0 1 . 4 . 2 ~ 2 0 0 2 . 7 . 1 6

조영택 차관 2 0 0 2 . 7 . 1 9 ~ 2 0 0 3 . 1 . 2 9

기획예산처
김병일 차관 2 0 0 0 . 8 . 1 1 ~ 2 0 0 2 . 2 . 4

박봉흠 차관 2002.2.5 ~2003.1.29

정보통신부
김동선 차관 2 0 0 0 . 2 . 1 4 ~ 2 0 0 2 . 2 . 4

정부위원 김태현 차관 2 0 0 2 . 2 . 5 ~ 2 0 0 3 . 1 . 2 9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 2 0 0 1 . 4 . 2 ~ 2 0 0 2 . 7 . 1 9

신언항 차관 2 0 0 2 . 7 . 1 9 ~ 2 0 0 3 . 1 . 2 9

노동부 김송자 차관 2 0 0 1 . 4 ~ 2 0 0 3 . 1 . 2 9

국무조정실
맹정주 경제조정관 1 9 9 9 . 6 . 2 6 ~ 2 0 0 1 . 6 . 1 2

하동만 경제조정관 2001. 6. 12~ 2003.1.29

이필곤 행정1부시장 1 9 9 8 . 7 . 1 ~ 1 9 9 9 . 8 . 1 7

서울시청 강홍빈 행정1부시장 1 9 9 9 . 8 . 1 7 ~ 2 0 0 2 . 6 . 3 0

김우석 행정1부시장 2 0 0 2 . 7 . 1 ~ 2 0 0 3 . 1 . 2 9

대통령비서실* * *
김영주 정책, 기획조정비서관 2 0 0 1 . 2 . 2 8 ~ 2 0 0 2 . 7 . 2 5

박남훈 기획조정비서관 2 0 0 2 . 7 . 2 6 . ~ 2 0 0 3 . 1 . 2 9

성균관대학교 김성태 교수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한국전산원 서삼영 원장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이화여자대학교 송희준 교수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민간위원

한양대학교 윤영민 교수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 원장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돈 교수 2 0 0 1 . 1 . 3 0 ~ 2 0 0 3 . 1 . 2 9

*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2003. 1. 29부로활동시한이종료됨. (원소속의재직기간과는무관함)

** 정책기획수석은정식특위위원은아니나전자정부사업에대통령의리더쉽을구현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

***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간사는2 0 0 1년은정책비서관이, 2002. 4월부터는기획조정비서관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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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작업반

구분 소속 성명 직위 특위활동기간

김석주 박사 2 0 0 1 . 3 . 5 ~ 2 0 0 2 . 8 . 2 0

권헌영 전문위원 2 0 0 2 . 1 . 5 ~ 2 0 0 3 . 1 . 2 9

한국전산원 조현주 연구위원 2 0 0 1 . 9 . 1 7 ~ 2 0 0 2 . 2 . 2 8

이영선 주임연구원 2 0 0 2 . 8 . 2 0 ~ 2 0 0 3 . 1 . 2 9
실무

자치정보화지원제단 박대훈 사무관 2 0 0 1 . 3 . 5 ~ 2 0 0 2 . 9 . 7
작업반

정보통신정보정책연구원 최선희 연구원 2 0 0 1 . 3 . 5 ~ 2 0 0 2 . 5 . 3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형주 박사 2 0 0 1 . 3 . 5 ~ 2 0 0 1 . 1 1 . 3 0

박희정 2 0 0 1 . 4 . 3 0 ~ 2 0 0 3 . 1 . 2 9

추성율 2 0 0 2 . 1 0 . 1 ~ 2 0 0 3 . 1 . 2 9

한국전산원 최수탁 2 0 0 1 . 6 ~ 2 0 0 1 . 1 2
(행정지원)

장문길 2 0 0 2 . 1 ~ 2 0 0 2 . 9 . 3 0

(4) 분야별점검반

구분 소속 성명 직위 특위활동기간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돈 교수 2 0 0 1 . 8 . 1 3 ~ 2 0 0 2 . 5 . 2 6

한국전산원 권헌영 간사 2 0 0 1 . 8 . 1 3 ~ 2 0 0 2 . 5 . 2 6

법령 경성대학교 정충식 교수 2 0 0 1 . 8 . 1 3 ~ 2 0 0 2 . 5 . 2 6

정비팀 인하대학교 명승환 교수 2 0 0 1 . 8 . 1 3 ~ 2 0 0 2 . 5 . 2 6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 2 0 0 1 . 8 . 1 3 ~ 2 0 0 2 . 5 . 2 6

성신대학교 황슴흠 교수 2 0 0 1 . 8 . 1 3 ~ 2 0 0 2 . 5 . 2 6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돈 교수 2002.5.3 ~2002. 6.24

한국전산원 권헌영 간사 2002.5.3 ~2002. 6.24

경성대학교 정충식 교수 2002.5.3 ~2002. 6.24

성신대학교 황승흠 교수 2002.5.3 ~2002. 6.24
이용화

인하대학교 명승환 교수 2002.5.3 ~2002. 6.24
활성팀

인천대학교 서진완 교수 2002.5.3 ~2002. 6.24

경성대학교 윤성이 교수 2002.5.3 ~2002. 6.24

한국능률협회 송미영 chief consultant 2002.5.3 ~2002. 6.24

명지대학교 이주연 겸임교수 2002.5.3 ~2002. 6.24

성균관대학교 김성태 교수 2 0 0 1 . 8 ~ 2 0 0 1 . 1 2

기획예산처 위금숙 전문위원 2 0 0 1 . 8 ~ 2 0 0 1 . 1 2

서울시 이계연 팀장 2 0 0 1 . 8 ~ 2 0 0 1 . 1 2

한국전산원 정희창 부장 2 0 0 1 . 8 ~ 2 0 0 1 . 1 2

한국행정연구원 문신용 박사 2 0 0 1 . 8 ~ 2 0 0 1 . 1 2

건국대학교 정갑주 교수 2 0 0 1 . 8 ~ 2 0 0 1 . 1 2

서울여자대학교 이병걸 교수 2 0 0 1 . 8 ~ 2 0 0 1 . 1 2

인천대학교 서진완 교수 2 0 0 1 . 8 ~ 2 0 0 1 . 1 2

전자정부 연세대학교 정철현 교수 2 0 0 1 . 8 ~ 2 0 0 1 . 1 2

기반구조 충남대학교 이규철 교수 2 0 0 1 . 8 ~ 2 0 0 1 . 1 2

아시안사인 황보열 박사 2 0 0 1 . 8 ~ 2 0 0 1 . 1 2

한국정보인증 정왕호 상무 2 0 0 1 . 8 ~ 2 0 0 1 . 1 2

(주)나눔기술 채희선 이사 2 0 0 1 . 8 ~ 2 0 0 1 . 1 2

L G - E D S 임수경 박사 2 0 0 1 . 8 ~ 2 0 0 1 . 1 2

핸디소프트 이덕영 이사 2 0 0 1 . 8 ~ 2 0 0 1 . 1 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강신 팀장 2 0 0 1 . 8 ~ 2 0 0 1 . 1 2

(주)솔리데오시스템 김숙희 사장 2 0 0 1 . 8 ~ 2 0 0 1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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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직위 특위활동기간

순천향대학교 염홍열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한양대학교 윤영민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한양대학교 송정환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한양대학교 이윤형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중앙대학교 김정덕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마트애니 최종욱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헌수 박사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윤이종 부장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승주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휴봉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프라이 STG SECURITY 이경호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버시및 동서법률사무소 김기중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보안 한국정봅보호진흥원 정연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함께하는시민행동 신종철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주)시큐어소프트 최동근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강신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현동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주)에이쓰리시큐리티 한재호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주)해커쓰랩 김병학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E T R I 장종수 2 0 0 1 . 7 . 1 6 ~ 2 0 0 1 . 1 1 . 3 0

황민섭 2 0 0 2 . 4 ~ 2 0 0 2 . 1 1

박태형 2 0 0 2 . 4 ~ 2 0 0 2 . 1 1

모니터 고려대학교 도수관 2 0 0 2 . 4 ~ 2 0 0 2 . 1 1

김지희 2 0 0 2 . 4 ~ 2 0 0 2 . 1 1

정현아 2 0 0 2 . 4 ~ 2 0 0 2 . 1 1

2. 사업별참여자 명단

(1) 정보화를통한민원업무혁신사업( G 4 C )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
김범일 기획관리실장(관리관) 2001.10.22~2002. 2. 7

박명재 2002. 2. 8~2002. 7.15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부이사관)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예창근 행정정보화담당관(서기관) 2001.10.22~2002. 7.14

김영선 행정정보화담당관(서기관) 2002. 7.15~2002.11.30

심상만 전산사무관 2001.10.22~2002. 3.15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담당관실 서보람 전산사무관 2 0 0 1 . 1 0 . 2 2 ~현재

김헌준 행정사무관 2 0 0 1 . 1 0 . 2 2 ~현재

권혁록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강찬우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김동학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행정자치부/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택현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001.10.22~2002. 3.18

권영철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002. 3.19~2002. 8. 6

이권상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002. 8. 7~현재

남기두 정보유통과장(서기관) 2001.10.22~2002. 8.23

이창길 정보유통과장(서기관) 2002. 8.24~현재

부처 김길연 전산사무관 2002. 3.16~현재

장경미 전산사무관 2 0 0 1 . 1 0 . 2 2 ~현재

이성은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이원규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박신종 전산주사 2 0 0 1 . 3 . 1 1 ~현재

정민영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임란희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류중근 전산사무관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행정자치부 장성욱 지적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박유택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현재

신강순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0 . 5 ~ 2 0 0 1 . 1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1 . 1 ~ 2 0 0 2 . 2

김동환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2 . 3 ~ 2 0 0 2 . 1 1

박 진 행정2팀장(서기관) 2 0 0 0 . 5 ~ 2 0 0 1 . 1

김현석 행정2팀장(서기관) 2 0 0 0 . 5 ~ 2 0 0 2 . 1 1

위금숙 전문위원 2 0 0 0 . 5 ~ 2 0 0 2 . 1 1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행정2팀

박창환 행정사무관 2 0 0 0 . 5 ~ 2 0 0 1 . 2

정호균 행정주사 2 0 0 0 . 5 ~ 2 0 0 1 . 3

양근율 계약직연구원 2 0 0 0 . 7 ~ 2 0 0 1 . 5

대법원 김정한 법원사무관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김현기 전산사무관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건설교통부 허재정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심금숙 전산주사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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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부처 국세청 이학찬 행정사무관 2 0 0 1 . 1 0 . 2 2 ~ 2 0 0 2 . 1 1 . 3 0

오해진 대표이사 2 0 0 1 . 6 . 1 ~ 2 0 0 2 . 1 2 . 3 1

사업자 최영상 P M (수석부장) 2 0 0 1 . 1 1 . 1 ~ 2 0 0 2 . 1 1 . 3 0

LG CNS 천인규 P L 2 0 0 1 . 1 1 . 1 ~ 2 0 0 2 . 1 1 . 3 0

박상범 P L 2 0 0 1 . 1 1 . 1 ~ 2 0 0 2 . 1 1 . 3 0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 0 0 1 . 6 . 3 0 ~ 2 0 0 2 . 1 1 . 3 0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부장 2 0 0 2 . 3 . 1 ~ 2 0 0 2 . 1 1 . 3 0
기타

한국전산원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 0 0 1 . 6 . 2 0 ~ 2 0 0 2 . 3 . 1
참여자

박홍순 정보연계인증부장 2 0 0 1 . 6 . 3 0 ~ 2 0 0 2 . 7 . 1

송명원 정보화사업부장 2 0 0 2 . 7 . 1 ~ 2 0 0 2 . 1 1 . 3 0

유인상 정보화사업선임연구원 2 0 0 2 . 7 . 1 ~ 2 0 0 2 . 1 1 . 3 0

오강탁 정보화사업부장선임연구원 2 0 0 2 . 7 . 1 ~ 2 0 0 2 . 1 1 . 3 0

유시형 정보화사업부장선임연구원 2 0 0 2 . 7 . 1 ~ 2 0 0 2 . 1 1 . 3 0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이사관) 2 0 0 1 . 8 . 2 7 ~ 2 0 0 2 . 6 . 2 6

이상석 연금보험국장(부이사관) 2002.6.27 ~ 현재

박용현 연금정책과장(서기관) 2 0 0 1 . 5 . 1 4 ~ 2 0 0 2 . 2 . 1 6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 고경석 연금정책과장(서기관) 2 0 0 2 . 3 . 1 5 ~ 2 0 0 2 . 1 2 . 6

박경호 연금정책과장(부이사관) 2002.12. 7~현재

권주한 연금정책과(서기관) 2 0 0 1 . 6 . 1 ~ 2 0 0 2 . 8 . 1 9

김종신 연금정책과(사무관) 2002.7.10 ~현재

노민기 고용총괄심의관(이사관) 0 1 . 1 . 2 ~ ̀ 0 2 . 1 . 1 5

노 동 부
정종수 고용총괄심의관(이사관) 2002.1.16 ~`2002.5.23

박종철 노동보험심의관(이사관) 2 0 0 2 . 6 . 7 ~ ̀ 2 0 0 2 . 1 1 . 1 0

김헌수 노동보험심의관(부이사관) ` 2 0 0 2 . 1 1 . 1 8 ~현재

이우룡 보험제도과장(부이사관) ` 2 0 0 1 . 2 . 8 ~ ̀ 2 0 0 1 . 8 . 2 7

노동부보험제도과 이채필 보험제도과장(부이사관) ` 2 0 0 1 . 8 . 2 8 ~ ̀ 2 0 0 2 . 1 . 2 0

장화익 보험제도과장(서기관) 2 0 0 2 . 1 . 2 1 ~ 2 0 ̀ 0 2 . 1 1 . 1 0

부처
노동부보험정책과

김동섭 보험정책과장(서기관) 2 0 0 2 . 1 1 . 1 1 ~현재

김부희 사무관 2 0 0 2 . 2 . 6 ~현재

김석철 고용보험과장(서기관) 2 0 0 2 . 6 . 2 1 ~ ̀ 2 0 0 2 . 1 1 . 1 0

노동부고용보험과 최기동 고용보험과장(서기관) 2 0 0 2 . 1 1 . 1 1 ~현재

서호원 사무관 2 0 0 2 . 6 . 2 1 ~현재

노동부보험제도과 김종윤 사무관 2 0 0 1 . 7 . 3 ~ ̀ 2 0 0 2 . 2 . 5

박길상 근로기준국장(부이사관) 2 0 0 1 . 1 . 2 ~ ̀ 2 0 0 1 . 5 . 3 0

노동부 백일천 근로기준국장(부이사관) 2 0 0 1 . 5 . 3 1 ~ ̀ 2 0 0 2 . 1 . 1 5

김성중 근로기준국장(부이사관) 2 0 0 2 . 1 . 1 6 ~ ̀ 2 0 0 2 . 5 . 2 7

이완영 산재보험과장(서기관) 2 0 0 1 . 2 . 8 ~ ̀ 2 0 0 2 . 1 . 2 0

이상진 산재보험과장(서기관) 2 0 0 2 . 1 . 2 9 ~현재

조철호 사무관 2 0 0 1 . 6 . 1 9 ~ ̀ 2 0 0 1 . 7 . 2 2

노동부/산재보험과 이헌수 사무관 2 0 0 1 . 7 . 2 3 ~ ̀ 2 0 0 2 . 6 . 2 1

오기환 사무관 2 0 0 2 . 3 ~ ̀ 2 0 0 2 . 6 . 2 0

양영권 사무관 2 0 0 2 . 6 . 2 1 ~현재

이상복 사무관 2 0 0 2 . 6 . 2 1 ~현재

김홍기 대표이사 2 0 0 1 . 8 . 3 0 ~ 2 0 0 1 . 1 2 . 2 9

고경섭 부장 2 0 0 1 . 8 . 3 0 ~ 2 0 0 1 . 1 2 . 2 9

삼성S D S 김태천 차장 2 0 0 1 . 8 . 3 0 ~ 2 0 0 1 . 1 2 . 2 9

최형선 과장 2 0 0 1 . 8 . 3 0 ~ 2 0 0 1 . 1 2 . 2 9

윤영환 과장 2 0 0 1 . 8 . 3 0 ~ 2 0 0 1 . 1 2 . 2 9

사업자 오해진 대표이사 2 0 0 2 . 3 . 1 ~ 2 0 0 2 . 1 2 . 3 1

L G - C N S 서승현 수석 2 0 0 2 . 3 . 1 ~ 2 0 0 3 . 1 . 3 1

박원상 부장 2 0 0 2 . 4 . 1 ~ 2 0 0 3 . 1 . 3 1

한수균 실장 2001.7.16 - 2003.2.3

국민연금관리공단 박상길 부장 2001.7.16 - 2003.2.3

최현 부장 2001.7.16 -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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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이병원 차장 2 0 0 1 . 7 . 1 6 ~ 2 0 0 3 . 2 . 3

선우창준 실장 2 0 0 1 . 7 . 1 ~ 2 0 0 1 . 1 2 . 3 1

장석원 실장 2 0 0 1 . 1 2 . 3 1 ~ 2 0 0 3 . 2 . 3

김선옥 부장 2 0 0 1 . 7 . 1 6 ~ 2 0 0 3 . 2 . 3

공경열 차장 2 0 0 1 . 1 0 . 1 ~ 2 0 0 3 . 1 . 2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유영 실장 2 0 0 1 . 7 . 1 6 ~ 2 0 0 2 . 4 . 7

이동범 실장 2 0 0 2 . 4 . 8 ~현재

이창길 부장 2 0 0 1 . 7 . 1 ~ 2 0 0 2 . 4 . 7

이성원 부장 2002.4.8 ~ 현재

사업자 정규영 차장 2001.7.16~ 현재

조강수 대리 2001.9.20~ 현재

배영덕 대리 2 0 0 2 . 1 . 1 6 ~ 2 0 0 2 . 1 0 . 1 9

김윤철 총무이사 2 0 0 1 . 7 ~현재

이선동 정보시스템실장 2 0 0 1 . 1 2 . 2 7 ~현재

이찬희 정보시스템실장 2 0 0 1 . 1 2 . 2 8 ~현재

근로복지공단 하국환 부장 2 0 0 1 . 1 0 . 8 ~ 2 0 0 2 . 2 . 2 6

한상홍 부장 2 0 0 2 . 2 . 2 7 ~현재

김대철 차장 2 0 0 1 . 1 0 . 8 ~ 2 0 0 2 . 1 1

김경자 차장 2 0 0 1 . 7 . 1 6 ~ 2 0 0 2 . 1 1

정영현 고용전산실장 2 0 0 1 . 1 . 1 1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박건욱 고용전산실고용보험전산팀장 2 0 0 1 . 1 ~ 2 0 0 1 . 8

김훈동 고용전산실전산운영팀장 2 0 0 1 . 8 ~ 2 0 0 2 . 1 0

기타 한국전산원 최문실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1 . 8 . 3 0 ~ 2 0 0 1 . 1 2 . 2 9

(3) 홈텍스서비스구축사업(HTS)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이재만 전산정보관리관(이사관) 2 0 0 0 . 1 2 . 1 ~ 2 0 0 1 . 1 0 . 1 4

전형수 전산정보관리관(이사관) 2001.10.15~ 2002.1.20

이종규 전산정보관리관(부이사관) 2 0 0 2 . 1 . 2 1 ~ 2 0 0 2 . 7 . 2 5

차태균 전산정보관리관(부이사관) 2 0 0 2 . 8 . 2 4 ~ 2 0 0 3 . 1 . 3

김동구 전산정보관리관(부이사관) 2 0 0 2 . 1 . 4 ~현재

김영찬 정보개발2담당(서기관) 2000.12.1~ 2002.1.13

김덕중 정보개발2담당(서기관) 2 0 0 2 . 1 . 1 4 ~현재

이학찬 H T S 1계장(행정사무관) 2 0 0 0 . 1 2 . 1 ~현재

곽병진 H T S 2계장(전산사무관) 2 0 0 0 . 1 2 . 1 ~현재

황명희 H T S 3계장(전산사무관) 2002.7.9 ~현재

이길주 H T S업무총괄(전산직원) 2000.12.1~2002.10. 8

정영삼 H T S개발총괄(전산직원) 2 0 0 0 . 1 2 . 1 ~현재

부처 정숙희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1 . 9 ~현재

국세청 김선수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1 . 9 ~현재

황윤자 H T S개발(전산직원) 2002.1.9 ~현재

손재락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1 . 9 ~현재

윤영선 H T S개발(전산직원) 2002.1.9 ~현재

이현진 H T S개발(전산직원) 2002.1.9 ~현재

강봉선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1 . 9 ~ 2 0 0 2 . 4 . 3 0

강명수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7 . 9 ~현재

박미경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7 . 9 ~ 2 0 0 3 . 1 . 1 0

송유진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7 . 9 ~현재

김은진 H T S개발(전산직원) 2 0 0 2 . 1 0 . 8 ~현재

하영춘 H T S행정(세무직원) 2 0 0 0 . 1 2 . 1 ~ 2 0 0 2 . 2 . 1 7

허두정 H T S행정(세무직원) 2 0 0 2 . 2 . 1 8 ~현재

조광현 H T S행정(세무직원) 2 0 0 2 . 2 . 1 8 ~현재

전태규 H T S행정(세무직원) 2 0 0 2 . 7 . 9 ~현재

박석균 H T S행정(세무직원) 2002.7.9 ~현재

김홍기 대표이사(사장) 2 0 0 1 . 1 2 . 1 5 ~ 2 0 0 3 . 0 1 . 1 2

김 인 대표이사(사장) 2 0 0 3 . 0 1 . 1 3 ~현재

김호일 P M (부장) 2 0 0 1 . 1 2 . 1 5 ~현재

이성호 P L (차장) 2 0 0 2 . 0 7 . 1 5 ~현재

사업자 삼성S D S (주) 김 일 P L (과장) 2 0 0 2 . 0 7 . 1 5 ~현재

이광신 P L (과장) 2 0 0 1 . 1 2 . 1 5 ~현재

박선경 P L (과장) 2 0 0 1 . 1 2 . 1 5 ~현재

송준규 P L (과장) 2 0 0 1 . 1 2 . 1 5 ~현재

안명기 P L (대리) 2 0 0 1 . 1 2 . 1 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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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 0 0 1 . 6 . 3 0 ~현재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부장 2 0 0 2 . 3 . 1 ~현재
기타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001.6.20 ~2002.3.1
참여자

한국전산원 박홍순 정보연계인증부장 2001.6.30 ~2002.7.1

송명원 정보화사업부장 2 0 0 2 . 7 . 1 ~현재

김영식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0 . 1 2 . 1 5 ~현재

권미수 전자정부지원부선임연구원 2001.12.15~ 2003.1.14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사업( G 2 B )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이공재 물자정보국장(이사관) 2 0 0 1 . 7 ~ 2 0 0 2 . 3

조 달 청/물자정보국 노대래 물자정보국장(부이사관) 2 0 0 2 . 4 ~ 2 0 0 2 . 8

염재현 물자정보국장(이사관) 2 0 0 2 . 9 ~ 2 0 0 2 . 1 2

변희석 정보기획과장(서기관) 2 0 0 1 . 7 ~ 2 0 0 2 . 1 2

이재용 총괄담당(서기관) 2 0 0 1 . 7 ~ 2 0 0 2 . 1 2

김을식 전산사무관 2 0 0 2 . 3 ~ 2 0 0 2 . 1 2

김지욱 전산사무관 2 0 0 2 . 3 ~ 2 0 0 2 . 1 2

김태경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조 달 청/물자정보국정보기획과 이기제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전재석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이형표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강구형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김태호 전산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이원천 전산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홍천수 정보관리과장(서기관) 2 0 0 2 . 3 ~ 2 0 0 2 . 1 2

문병성 전산사무관 2 0 0 2 . 3 ~ 2 0 0 2 . 1 2

권혁기 전산사무관 2 0 0 2 . 3 ~ 2 0 0 2 . 1 2

이세경 기계사무관 2 0 0 1 . 7 ~ 2 0 0 2 . 1 2

김태련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정길용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부처 조 달 청/물자정보국정보관리과 정진성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오연칠 전산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이해정 전산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김석태 전산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이경옥 전산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이윤곤 전산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김주엽 전산서기 2 0 0 2 . 3 ~ 2 0 0 2 . 1 2

김점석 목록정보과장(서기관) 2 0 0 1 . 7 ~ 2 0 0 2 . 1 2

조 달 청/물자정보국목록정보과 김신봉 전산사무관 2 0 0 1 . 7 ~ 2 0 0 2 . 1 2

안종환 기계사무관 2 0 0 1 . 7 ~ 2 0 0 2 . 1 2

장완수 토목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조달청/물자정보국 박종영 행정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임형빈 행정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조달청구매국자재구매과 조용만 행정주사 2 0 0 2 . 3 ~ 2 0 0 2 . 1 2

조달청기획관리관실행정법무담당관실 오선진 행정주사보 2 0 0 2 . 3 ~ 2 0 0 2 . 1 2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1 . 1 ~ 2 0 0 2 . 2

김동환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2 . 3 ~ 2 0 0 2 . 1 2

김현석 행정2팀장(서기관) 2 0 0 1 . 1 ~ 2 0 0 2 . 1 2

위금숙 전문위원 2 0 0 1 . 1 ~ 2 0 0 2 . 1 2

기획예산처행정개혁단행정2팀 황준욱 행정사무관 2 0 0 1 . 2 ~ 2 0 0 2 . 3

박문규 행정사무관 2 0 0 2 . 3 ~ 0 2 . 1 2

박성주 행정주사 2 0 0 2 . 5 ~ 2 0 0 2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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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한성원 부장 2 0 0 1 . 7 ~ 2 0 0 2 . 1

양경모 부장 2 0 0 2 . 3 ~ 2 0 0 2 . 1 2

사업자
삼성S D S

원성준 과장 2 0 0 1 . 7 ~ 2 0 0 2 . 1 2

강범진 과장 2 0 0 2 . 3 ~ 2 0 0 2 . 1 2

베어링포인트 최인영 이사 2 0 0 1 . 7 ~ 2 0 0 2 . 1 2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 0 0 1 . 6 . 3 0 ~ 2 0 0 2 . 1 2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부장 2 0 0 2 . 3 . 1 ~ 2 0 0 2 . 1 2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 0 0 1 . 6 . 2 0 ~ 2 0 0 2 . 3 . 1

기타
한국전산원 박홍순 정보연계인증부장 2 0 0 1 . 6 . 3 0 ~ 2 0 0 2 . 7 . 1

송명원 정보화사업부장 2 0 0 2 . 7 . 1 ~ 2 0 0 2 . 1 2

이재두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1 . 7 . 2 0 ~ 2 0 0 2 . 1 1 . 3 0

이상학 전자정부지원부선임연구원 2 0 0 1 . 7 . 2 0 ~ 2 0 0 2 . 1 1 . 3 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 2 0 0 1 . 1 ~ 2 0 0 2 . 1 2

최선희 주임연구원 2 0 0 1 . 3 . 5 ~ 2 0 0 2 . 5 . 2 6

(5)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김병기 국고국장(이사관) 2 0 0 0 . 7 ~ 2 0 0 2 . 8

재정경제부/국고국 이정환 국고국장(이사관) 2 0 0 2 . 8 ~ 2 0 0 2 . 1 2
부처

박동식 재정정보과장(서기관) 2 0 0 1 . 7 ~ 2 0 0 2 . 1 2

재정경제부/ 국고국재정정보과 권광호 서기관 2 0 0 1 . 7 ~ 2 0 0 2 . 1 2

오해진 대표이사 2 0 0 2 . 2 . 1 8 ~ 2 0 0 2 . 1 2 . 1 6

김병국 부사장 2 0 0 2 . 2 . 1 8 ~ 2 0 0 2 . 1 2 . 1 6

LG CNS 김이재 부장 2 0 0 2 . 2 . 1 8 ~ 2 0 0 2 . 1 1 . 1 5

사업부 조영래 부장 2 0 0 2 . 7 . 1 2 ~ 2 0 0 2 . 1 2 . 1 6

양원모 부장 2 0 0 2 . 1 1 . 2 8 ~ 2 0 0 3 . 6 . 3 0

가립회계법인 박개성 대표이사 2 0 0 1 . 7 ~ 2 0 0 2 . 1 1

삼일회계법인 정성근 회계사 2 0 0 2 . 7 ~ 2 0 0 2 . 1 2

한국은행 이재헌 국고팀장(부국장) 2 0 0 1 . 7 ~ 2 0 0 2 . 1 2

금융결제원 손기선 인터넷사업부장 2 0 0 1 . 1 0 ~ 2 0 0 2 . 1 2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 0 0 1 . 6 . 3 0 ~현재

기타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부장 2 0 0 2 . 3 . 1 ~현재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001.6.20 ~2002.3.1

한국전산원 박홍순 정보연계인증부장 2001.6.30 ~2002.7.1

송명원 정보화사업부장 2 0 0 2 . 7 . 1 ~현재

박성수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2 . 2 . 1 8 ~ 2 0 0 2 . 1 2 . 1 6

권미수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2 . 2 . 1 8 ~ 2 0 0 2 . 1 2 . 1 6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이사관) 2 0 0 1 . 6 ~ 2 0 0 2 . 1 2

박백범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서기관) 2 0 0 1 . 6 ~ 2 0 0 1 . 1 2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서기관) 2 0 0 2 . 1 ~ 2 0 0 2 . 1 2

이용해 전산사무관 2 0 0 1 . 6 ~ 2 0 0 2 . 1 2

김익로 교육행정사무관 2 0 0 1 . 9 ~ 2 0 0 2 . 1 2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최병만 교육행정사무관 2 0 0 1 . 6 ~ 2 0 0 2 . 1 2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오석환 교육행정사무관 2 0 0 2 . 9 ~ 2 0 0 2 . 1 2

박복규 교육행정사무관 2 0 0 2 . 9 ~ 2 0 0 2 . 1 2

유성석 지방전산주사 2 0 0 1 . 7 ~ 2 0 0 2 . 1 2

채희종 지방교육행정주사보 2 0 0 1 . 6 ~ 2 0 0 2 . 1 2

오재덕 교육연구사 2 0 0 1 . 9 ~ 2 0 0 2 . 1 2

김범수 교사 2 0 0 1 . 6 ~ 2 0 0 2 . 1 2

김홍기 대표이사 2 0 0 1 . 1 0 ~ 2 0 0 2 . 1 2

이기동 상무 2 0 0 1 . 1 0 ~ 2 0 0 2 . 1 2

사업자 삼성S D S (주) 이인철 전문위원( P M ) 2 0 0 1 . 1 0 ~ 2 0 0 2 . 1 2

조명희 수석컨설턴트( P M ) 2 0 0 2 . 6 ~ 2 0 0 2 . 1 2

최정태 부장 2 0 0 1 . 1 0 . 1 0 ~ 2 0 0 2 . 1 0 . 9

이두영 연구위원 2 0 0 1 . 1 0 ~ 2 0 0 2 . 1 2

신명호 전문위원 2 0 0 1 . 1 0 ~ 2 0 0 2 . 1 2

김창헌 전문원 2 0 0 2 . 1 ~ 2 0 0 2 . 1 2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진수 전문원 2 0 0 2 . 6 ~ 2 0 0 2 . 1 2

공용식 선임전문원 2 0 0 2 . 6 ~ 2 0 0 2 . 1 2

김태환 연구원 2 0 0 1 . 6 ~ 2 0 0 2 . 1 2

한국전산원
박성수 선임연구원 2 0 0 1 . 1 0 . 1 0 ~ 2 0 0 2 . 1 0 . 9

최문실 전자정부지원부선임연구원 2 0 0 1 . 1 0 . 1 0 ~ 2 0 0 2 . 1 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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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사업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이권상 前)인사관리심의관(이사관) 2 0 0 0 . 1 0 . 2 ~ 2 0 0 2 . 8 . 6

중앙인사위원회인사관리심의관 김호영 前)인사관리심의관(이사관) 2 0 0 1 . 5 . 1 5 ~ 2 0 0 2 . 5 . 5

하동원 인사관리심의관(이사관) 2 0 0 2 . 8 . 7 ~현재

박수영 前)정책지원과장(서기관) 2 0 0 0 . 8 . 1 ~ 2 0 0 1 . 1 1 . 2 3

김성하 정책지원과장(서기관) 2 0 0 1 . 1 1 . 2 4 ~현재

서주현 前)사업관리계장(행정사무관) 2000.10.2~2001.4.26 

주광웅 前)사업관리계장(행정사무관) 2 0 0 1 . 4 . 2 7 ~ 2 0 0 1 . 1 2 . 6

윤병수 사업관리계장(행정사무관) 2 0 0 1 . 1 2 . 7 ~현재

부처 이재천 업무분석1계장(행정사무관) 2 0 0 1 . 4 . 2 1 ~현재

조광래 업무분석2계장(행정사무관) 2 0 0 2 . 2 . 1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정책지원과 김흥로 (계약직) 2 0 0 0 . 8 . 1 ~현재

최성국 (계약직) 2 0 0 1 . 7 . 1 1 ~현재

한상환 (행정주사) 2 0 0 0 . 1 0 . 2 ~현재

황일청 (행정주사) 2 0 0 2 . 2 . 1 ~현재

농촌진흥청 박종복 (행정주사) 2 0 0 1 . 1 2 . 2 8 ~현재

해양수산부 배철주 (행정주사) 2 0 0 2 . 3 . 2 ~현재

건설교통부 고성수 (행정주사) 2 0 0 2 . 3 . 2 0 ~현재

노동부 왕종윤 (전산주사) 2002.4.30 ~현재

정보통신부 최재혁 (행정주사보) 2002.3.20 ~현재

김홍기 대표이사 2 0 0 0 . 1 1 . 2 ~ 2 0 0 2 . 1 2 . 3 1

삼성S D S (주)
지대범 그룹장 2 0 0 0 . 1 1 . 2 ~ 2 0 0 2 . 1 2 . 3 1

사업자
박철식 P M 2 0 0 0 . 1 1 . 2 ~ 2 0 0 2 . 1 2 . 3 1

김훈기 P L 2 0 0 0 . 1 1 . 2 ~ 2 0 0 2 . 1 2 . 3 1

한국전산원
김영식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2 . 6 . 3 0 ~ 2 0 0 2 . 1 2 . 3 1

이영선 전자정부지원부주임연구원 2 0 0 1 . 5 . 3 0 ~ 2 0 0 2 . 8 . 1 9

(7) 시군구행정정보화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정택현 행정정보화계획관 1 9 9 8 . 4 ̀ ~ 1 9 9 9 . 6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 2 0 0 0 . 8 ̀ ~현재

김구현 자치정보화담당관 1 9 9 6 . 8 . ̀ ~ 1 9 9 8 . 4

송하진 자치정보화담당관 1 9 9 8 . 4 ̀ ~ 1 9 9 9 . 1

문명수 자치정보화담당관 1 9 9 9 . 1 ̀ ~ 2 0 0 1 . 7

배대윤 자치정보화담당관 2 0 0 1 . 7 ~ 2 0 0 2 . 2

부처 허명환 자치정보화담당관 2 0 0 2 . 3 ~현재

자치정보화담당관실 강영석 시책사업담당 1 9 9 8 . 1 ̀ ~ 2 0 0 0 . 4

장영환 전산사무관 2 0 0 0 . 5 ~현재

이동호 전산주사 1 9 9 8 . 1 ~현재

김영갑 전산주사 2 0 0 0 . 1 ~ 2 0 0 2 . 9

조만희 전산주사 2 0 0 2 . 9 ̀ ~현재

김영석 전산주사 2 0 0 1 . 6 ̀ ~현재

김홍기 대표이사 1 9 9 8 . 1 . 1 ~ 2 0 0 2 . 1 2 . 3 1

사업단
삼성S D S

이병헌 상무 1 9 9 8 . 1 . 1 ~현재

이도순 개발P M 2 0 0 1 . 1 2 . 1 ~현재

조춘식 확산P M 2 0 0 2 . 7 ~현재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001.6.30 ~현재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부장 2 0 0 2 . 3 . 1 ~현재

기타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 0 0 1 . 6 . 2 0 ~ 2 0 0 2 . 3 . 1

한국전산원 박홍순 정보연계인증부장 2 0 0 1 . 6 . 3 0 ~ 2 0 0 2 . 7 . 1

송명원 정보화사업부장 2 0 0 2 . 7 . 1 ~현재

유인상 정보화사업부선임연구원 2 0 0 1 . 1 2 . 1 ~ 2 0 0 2 . 1 1 . 2 5

김광식 전자정부지원부주임연구원 2 0 0 1 . 1 1 . 1 ~ 2 0 0 2 . 1 1 . 2 5



371370

(9)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 (10) 공인전자서명활성화(정보통신부)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부이사관) 2 0 0 0 . 8 . 4 ~ 2 0 0 2 . 1 2 . 3 1

예창근 행정정보화담당관(서기관) 2 0 0 1 . 1 0 . 2 2 ~ 2 0 0 2 . 7 . 4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실 김영선 행정정보화담당관(서기관) 2 0 0 2 . 7 . 1 5 ~ 2 0 0 2 . 1 2 . 3 1

황규철 전산사무관 2 0 0 0 2 . 8 ~ 2 0 0 2 . 8 . 2 9

정일환 전산사무관 2 0 0 2 . 9 . 1 9 ~ 2 0 0 2 . 1 2 . 3 1

이재영 전산주사 2 0 0 0 . 1 2 . 6 ~현재

정택현 前)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 0 0 1 . 1 0 . 2 2 ~ ̀ 2 0 0 2 . 3 . 1 8

권영철 前)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 0 0 2 . 3 . 1 9 ~ 2 0 0 2 . 8 . 6

부처 이권상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 0 0 2 . 8 . 7 ~현재

남기두 前)정보유통과장(서기관) 2 0 0 1 . 1 . 2 2 ~ 2 0 0 2 . 8 . 2 3

이창길 정보유통과장(서기관) 2 0 0 2 . 8 . 2 4 ~현재

유은수 전산서기관 2 0 0 . 2 . 3 ~현재

행정자치부정부전산정보관리소 김재열 전산사무관 2 0 0 2 . 7 . 1 0 ~현재

주경애 전산주사 2 0 0 2 . 3 ~현재

곽병관 전산주사 2 0 0 2 . 3 ~현재

윤인식 전산주사보 2 0 0 2 . 3 ~현재

이윤경 전산주사 2 0 0 2 . 7 . 1 0 ~현재

정민선 전산주사 2 0 0 2 . 7 . 1 0 ~현재

송희라 전산주사보 2 0 0 2 . 7 . 1 0 ~현재

김영훈 전산주사보 2 0 0 2 . 7 . 1 0 ~현재

박경서 이사 2 0 0 2 . 8 . 1 2 ~ 1 2 . 3 0

쌍용정보통신
최석규 부장 2 0 0 2 . 8 . 1 2 ~ 1 2 . 3 0

한천열 과장 2002.8.12 ~ 12.30

사업자 김성우 과장 2002.8.12 ~ 12.30

L G - C N S
오해진 대표이사 2 0 0 0 . 6 . 1 ~ 2 0 0 2 . 4 . 3 0

백재호 차장 2 0 0 0 . 6 . 1 ~ 2 0 0 2 . 4 . 3 0

(주)삼성S D S
김홍기 대표이사 2 0 0 2 . 7 . 1 0 ~ 2 0 0 2 . 1 2 . 7

류동수 부장 2 0 0 2 . 7 . 1 0 ~ 2 0 0 2 . 1 2 . 7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 0 0 2 . 3 ~현재

권웅기 선임연구원 2 0 0 2 . 4 ~현재

기타 한국전산원 김희자 주임연구원 2 0 0 2 . 8 ~현재

임재규 선임연구원 2 0 0 2 . 3 ~ 2 0 0 3 . 1

문재형 주임연구원 2 0 0 2 . 3 ~현재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기획관리실 변재일 기획관리실장(관리관) 2 0 0 1 . 1 ~ 2 0 0 1 . 0 9 . 0 4

정보화기획실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관리관) 2 0 0 1 . 9 . 5 ~현재

감사관실 김동수 감사관(이사관) 2 0 0 1 . 1 ~ 2 0 0 2 . 1 . 2 1

정경원 정보기반심의관(부이사관) 2 0 0 2 . 2 . 6 ~현재

국제협력관실
양준철 국제협력관(이사관) 2 0 0 1 . 1 ~ 2 0 0 2 . 1 . 2 0

유영환 정보보호심의관(이사관) 2 0 0 2 . 1 . 2 1 ~현재

노영규 기획총괄과장(서기관) 2 0 0 1 . 2 . 1 ~ 2 0 0 2 . 2 . 8

부처 박재문 정보화지원과장(서기관) 2 0 0 2 . 2 ~현재

기획관리실 고광섭 기획예산담당관(서기관) 2 0 0 1 . 1 ~ 2 0 0 2 . 2 . 8

차양신 정보보호기획과장(부이사관) 2 0 0 2 . 2 . 9 ~현재

우정사업본부 손승현 총괄담당(서기관) 2 0 0 1 . 1 ~ 2 0 0 2 . 4 . 2 9

총무과 신대섭 지원기획담당(서기관) 2 0 0 2 . 5 . ~ 2 0 0 2 . 1 1

홍진배 정보보호기획담당(행정사무관) 2 0 0 1 . 8월~현재

최성준 전자서명담당(행정사무관) 2 0 0 1 . 1 ~현재

이귀현 전자정부담당(행정사무관) 2 0 0 2 . 8 . 1 0 ~현재

김영일 전자정부담당(행정주사) 2 0 0 1 . 1 ~ 2 0 0 2 . 1 2

정보화기획실
이홍섭 평가인증사업단장(책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이재일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장(선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김영대 전자서명이용활성화T F T팀장(선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김승주 기술표준팀장(선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이석래 (선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지연 (선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심문보 (선임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윤재석 (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전인경 (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기타 강원영 (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황보성 (연구원) 2 0 0 1 . 1 ~ 2 0 0 2 . 1 2

권웅기 선임연구원 2 0 0 2 . 4 ~현재

한국전산원
김희자 주임연구원 2 0 0 2 . 8 ~현재

임재규 선임연구원 2 0 0 2 . 3 ~ 2 0 0 3 . 1

문재형 주임연구원 2 0 0 2 . 3 ~현재



373372

(11) 행정전자서명인증기반(GPKI) 구축사업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정택현 의정관(이사관) 2 0 0 0 . 1 0 . 1 ~ 2 0 0 2 . 3 . 1 8

행정자치부.정부전산정보관리소 권영철 공보관(이사관) 2 0 0 2 . 3 . 1 9 ~ 2 0 0 2 . 8 . 2

이권상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이사관) 2 0 0 2 . 8 . 7 ~ 2 0 0 2 . 1 2 . 3 1

남기두 정보화총괄담당관(서기관) 2 0 0 1 . 5 . 1 7 ~ 2 0 0 2 . 8 . 2 3

이창길 정보유통과장(서기관) 2 0 0 2 . 8 . 2 4 ~ 2 0 0 2 . 1 2 . 3 1

부처 박인재 전문위원(전임가급) 2 0 0 0 . 1 0 . 1 ~ 2 0 0 2 . 1 2 . 3 1

임충현 사무관 2 0 0 2 . 8 . 1 ~ 2 0 0 2 . 1 2 . 3 1

행정자치부.정부전산정보관리소 이연주 전산주사 2 0 0 1 . 5 . 1 ~ 2 0 0 2 . 1 2 . 3 1

정보유통과장 황성식 전산주사 2 0 0 2 . 5 . 1 ~ 2 0 0 2 . 1 2 . 3 1

김종오 전산주사 2 0 0 2 . 9 . 1 ~ 2 0 0 2 . 1 2 . 3 1

박주영 전산주사보 2 0 0 0 . 1 0 . 1 ~ 2 0 0 2 . 1 2 . 3 1

김윤정 전산주사보 2 0 0 2 . 2 . 1 ~ 2 0 0 2 . 1 2 . 3 1

이수진 전산주사보 2 0 0 2 . 5 . 1 ~ 2 0 0 2 . 1 2 . 3 1

이봉열 전산주사보 2000.10. 1~2002.10.31

오해진 대표이사 2 0 0 0 . 5 . 1 ~ 2 0 0 2 . 1 0 . 3 1

김병국 부사장 2000. 5.1~2002.10.31

송상일 과장 2 0 0 0 . 5 . 1 ~ 2 0 0 2 . 1 0 . 3 1

이 훈 대리 2 0 0 0 . 5 . 1 ~ 2 0 0 2 . 1 0 . 3 1

L G ~ C N S 김병규 대리 2 0 0 0 . 5 . 1 ~ 2 0 0 2 . 1 0 . 3 1

김선배 대표이사 2 0 0 2 . 9 . 1 ~ 2 0 0 2 . 1 2 . 3 1

이재욱 부장 2 0 0 2 . 9 . 1 ~ 2 0 0 2 . 1 2 . 3 1

박성민 과장 2 0 0 2 . 9 . 1 ~ 2 0 0 2 . 1 2 . 3 1

현대정보기술
이준환 대리 2 0 0 2 . 9 . 1 ~ 2 0 0 2 . 1 2 . 3 1

박경철 대표이사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손형락 상무이사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사업자 백열균 부장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대우정보시스템
지성준 대리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이석우 대표이사 2 0 0 0 . 5 . 1 ~ 2 0 0 2 . 1 2 . 3 1

김용덕 팀장 2 0 0 0 . 5 . 1 ~ 2 0 0 2 . 1 2 . 3 1

김덕수 팀장 2000. 5.1~2002.12.31

신동성 차장 2 0 0 2 . 5 . 1 ~ 2 0 0 2 . 1 2 . 3 1

펜타시큐리티 이정원 과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2 . 3 1

조현래 과장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주금화 대리 2 0 0 0 . 5 . 1 ~ 2 0 0 2 . 1 2 . 3 1

홍기융 대표이사 2 0 0 0 . 5 . 1 ~ 2 0 0 2 . 1 2 . 3 1

구자동 연구소장 2 0 0 0 . 5 . 1 ~ 2 0 0 2 . 1 2 . 3 1

케이사인 김홍희 이사 2 0 0 0 . 5 . 1 ~ 2 0 0 2 . 1 2 . 3 1

최용환 부장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최민호 부장 2 0 0 2 . 1 0 . 1 ~ 2 0 0 2 . 1 2 . 3 1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황석순 대표이사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사업자 드림시큐리티 박제석 차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강유경 대리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이재일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장(선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이석래 선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심문보 선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황보성 주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윤이중 기반기술연구부장(책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4 . 3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중길 보호2팀장(책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4 . 3 1

손기욱 선임연구원 2 0 0 1 . 1 0 . 1 ~ 2 0 0 2 . 4 . 3 1

김호술 전자인증기획팀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금융결제원 박철우 전자인증개발팀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오중효 대리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정재동 신사업개발본부장(부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한국증권전산(주)
강 신 전자인증사업팀장(차장) 2 0 0 1 . 1 0 . 1 ~ 0 0 2 . 1 0 . 3 1

기타 하광필 과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이성진 대리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오광석 정보화지원단장 2 0 0 1 . 6 . 3 0 ~현재

박홍순 정보연계인증부(부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한국전산원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부장 2 0 0 2 . 3 . 1 ~현재

류광택 정보화표준부장 2 0 0 1 . 6 . 2 0 ~ 2 0 0 2 . 3 . 1

송명원 정보화사업부장 2 0 0 2 . 7 . 1 ~현재

반형식 인증팀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이동석 정보인증센터장(부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한국정보인증(주)
김상현 과장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심희원 대리 2 0 0 1 . 1 0 . 1 ~ 2 0 0 2 . 1 0 . 3 1

김 정 공인기획팀장(부장) 2 0 0 1 . 1 2 . 1 ~ 2 0 0 2 . 1 0 . 3 1

한국전자인증(주)
양승모 공인운영팀장(과장) 2 0 0 1 . 1 2 . 1 ~ 2 0 0 2 . 1 0 . 3 1

박광철 대리 2 0 0 1 . 1 2 . 1 ~ 2 0 0 2 . 1 0 . 3 1

한국무역정보통신(주) 
민철홍 인증팀장(과장) 2 0 0 2 . 9 . 1 ~ 2 0 0 2 . 1 0 . 3 1

이성철 대리 2 0 0 2 . 9 . 1 ~ 2 0 0 2 . 1 0 . 3 1



374

(12) 통합전산환경추진사업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사업관련근무기간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관리관) ̀ 2 0 0 1 . 9 . 5 ~현재

김동수 정보기반심의관(이사관) 2 0 0 1 . 1 ~ 2 0 0 2 . 1 . 2 1

정경원 정보기반심의관(부이사관) 2 0 0 2 . 2 . 6 ~현재

노영규 기획총괄과장(서기관) 2 0 0 1 . 2 . 1 ~ 2 0 0 2 . 2

유수근 정보화기반과장(서기관) 2 0 0 1 . 2 . 1 ~ 2 0 0 2 . 2

정용환 정보화기반과장 2 0 0 2 . 2 . 1 9 ~현재

정부통신부정보화기획실 박재문 정보화지원과장(서기관) 2 0 0 2 . 2 ~현재

이필용 조사·연구담당(서기관) 2 0 0 1 . 1 . 8 ~현재

손승현 총괄담당(서기관) 2 0 0 1 . 1 ~ 2 0 0 2 . 4 . 2 9

신대섭 총괄(서기관) 2 0 0 2 . 5 ~ 2 0 0 2 . 1 1

부처 이귀현 전자정부담당(행정사무관) 2 0 0 2 . 8 . 1 0 ~현재

김영일 전자정부담당(행정주사) 2 0 0 1 . 1 ~ 2 0 0 2 . 1 2

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 김범일 기획관리실장(관리관) 2 0 0 1 . 1 ~ 2 0 0 2 . 2 . 7

정국환 국장 2 0 0 1 . 8 . 1 ~ 2 0 0 2 . 1 1 . 4

김진호 정보화총괄담당관(부이사관) 2 0 0 1 . 1 ~ 2 0 0 2 . 8 . 2 3

행정자치부정보화총괄담당관실 남기두 정보화총괄담당관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박상희 서기관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이윤경 전산주사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김경섭 정부개혁실장(관리관) 2 0 0 2 . 1 ~ 2 0 0 2 . 1 1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2 . 1 ~ 2 0 0 2 . 2

김동환 행정개혁단장(이사관) 2 0 0 2 . 3 ~ 2 0 0 2 . 1 1

김현석 행정2팀장(서기관) 2 0 0 2 . 1 ~ 2 0 0 2 . 1 1

위금숙 전문위원 2 0 0 2 . 1 ~ 2 0 0 2 . 1 1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행정2팀 김정우 행정사무관 2 0 0 2 . 3 ~ 2 0 0 2 . 1 1

김두현 행정사무관 2 0 0 2 . 1 0 ~ 2 0 0 2 . 1 1

김영희 계약직연구원 2 0 0 2 . 1 0 ~ 2 0 0 2 . 1 1

임수경 수석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사업자 L G - C N S 윤영철 책임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신익호 선임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오광석 단장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기타 한국전산원 강동석 부장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권웅기 선임연구원 2 0 0 2 . 6 . 5 ~ 2 0 0 2 . 1 1 . 4



부록Ⅱ



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제정2000.7.22 대통령령제1 6 9 1 1호] 

[일부개정2001.2.14 대통령령제1 7 1 3 2호]

제1조(설치) 공공부문의조직구조, 운영체제와일하는방식, 의식·문화를2 1세기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혁신하여공공부문의경쟁력과서비스의질, 투명성과민주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공공

부문개혁의추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하에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둔다.

제2조(공공부문개혁의범위) 

①이영에서“공공부문”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관등을말한다.

1. 정부와정부의출연·위탁·보조기관및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의출연·위탁·보조기관및공기업

②이영에서“공공부문개혁”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공공부문의조직구조혁신

2. 공공부문의운영체제와일하는방식개선

3. 공공부문의의식·문화개혁

4. 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부문의민주성·투명성·생산성제고

5. 공공부문의재정및예산회계제도개혁

제3조(기능)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다음의 사항을심의하고 그결과를 대통령

에게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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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특별위원회법령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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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위원회의안건을사전에검토하고공공부문개혁추진계획의실무조정에관한사항기

타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과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자가된다. <개정2 0 0 1 . 2 . 1 4 >

④실무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앙인사위원회의1급공무원또는이에상

당하는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한자

2. 공공부문개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1 0인이내의위원

⑤실무위원장은제4항의규정에 불구하고실무위원회의심의안건과 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

명하는1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을실무위원으로회의에참석하게할수있다.

⑥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②간사는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장이된다.

제1 0조(전문위원등) 

①위원회는그 업무에관한전문적인조사·연구업무를담당하게 하기위하여 전문위원과전문위원

을보좌하기위한조사요원을둘수있다.

②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은 공공부문개혁에관한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 1조(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 위원회는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공무원또는관

계전문가를위원회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대하여자료및의견의제출등

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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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개혁의비전과목표설정

2. 연도별공공부문개혁의기본방향과기관별추진계획의수립

3. 공공부문개혁추진계획의종합·조정

4. 공공부문개혁추진실적의점검

5. 기타공공부문개혁의추진과관련된사항으로서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부의하

는사항

제4조(구성등) 

①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2 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회의위원장은공공부문개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개정2 0 0 1 . 2 . 1 4 >

1.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대통

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비서관및시·도지사협의회장

2. 공공부문개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자

④위원장은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원회의심의안건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을위

원으로회의에참석하게할수있다.

⑤위원장및제3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②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 수행할수 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②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 안건이나 특정 공공부문개혁과제를 연구·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있다.

②특별위원회의위원장은제4조제3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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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혁신추진위원회운영세칙

[제정2000.9.7 정부혁신추진위의안2 0 0 0 - 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운영세칙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장위원회의운영

제2조(회의) 

①위원회의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의의일시·장소및안건을미리각위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회의를긴급히소집할필요가있거나기타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③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회의의의결이있거나위원장이필

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3조(의안의제출) 

①의안은위원장, 위원3인이상의동의를얻어제출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와관련된사항을위원장의동의를얻어제출할수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3장특별위원회의운영

제5조(특별위원회의 직무)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특정 안건이나 공공부문개혁과제를 연

구·검토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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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조(조사·연구의의뢰)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단체등

에대하여공공부문개혁에관한조사·연구를의뢰할수있다.

제1 3조(수당등) 위원회·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의위원장·위원·전문위원·조사요원, 기타직원과

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 4조(운영세칙) 이 영에규정한것외에 위원회의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거

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 <제1 6 9 1 1호, 2 0 0 0 . 7 . 2 2 >

①(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폐지) 행정개혁위원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칙 <제1 7 1 3 2호, 2 0 0 1 . 2 . 1 4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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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운영을위한서무·인사·회계등제반행정지원에관한사항

4.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임하는사항

제1 3조(심의안건설명) 정부개혁실장은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설명할수있다.

제6장전문위원등

제1 4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구성등) 

①전문위원은위원회에소속되며, 상근또는비상근으로근무한다.

②전문위원은위원회의소관사항에대한전문적인조사·연구, 보고서작성등의업무를수행한다.

③조사요원은 위원회의소관사항에대한전문적인조사·연구, 보고서작성등의업무에관하여전

문위원을보좌한다.

제1 5조(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단체등의지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을

지정할수있다.

②제1항의조사·연구업무에대해서는예산의 범위안에서용역비를 지급할수 있으며, 용역비의 지

급기준은위원장이정한다.

제7장기타

제1 6조(수당등의지급기준) 공무원이아닌위원장및 위원과 실무위원,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

계인·참고인및관계공무원등에대한수당·여비기타필요한경비의지급기준은위원장이정한다.

제1 7조(위임) 이운영세칙에규정한것외에 위원회및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 필요

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

이운영세칙은의결된때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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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위원회의회의는특별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한다.

②특별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심의안건과관련있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소속공무원과이해관계인등은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

발언할수있다.

④특별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 대한심의결과 및 기타활동상황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한다.

제7조(회의록) 특별위원회는기록보존이필요한사항에대해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장실무위원회의운영

제8조(회의) 

①실무위원회회의는실무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 대한심의결과 및 기타활동상황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한다.

제9조(실무위원의임기) 실무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

제1 0조(실무위원회의간사) 실무위원회의간사는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소속2급공무원중에서실무

위원장이지명한다.

제1 1조(회의록) 실무위원회는기록보존이필요한사항에대해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장간사

제1 2조(간사의직무) 규정제9조제2항에의한위원회의간사인정부개혁실장은다음각호의1에 해당

하는업무를수행한다.

1. 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에서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포및 심의결과의정리등 회의운영

에관한사항

2. 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에상정할안건의사전검토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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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 때에는회의일시, 장소 및부의사항을회의개최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전자메일또는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위원장은의안의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장으

로하여금그에관한검토보고를하게할수있다.

제5조(전자정부실무지원단의설치) ①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특별위원회에전자정부실

무지원단(이하“실무지원단”이라한다)을둔다.

②실무지원단의단장(이하“단장”이라한다)은민간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1인과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이공동으로맡는다. [일부개정0 2 . 3 . 2 2 ]

③실무지원단의단원은정부위원이속하는기관의관련업무를관장하는공무원과전자정부의구현및

운영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로구성한다.

④실무지원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실무추진반(이하“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⑤특별위원회는실무추진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관계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직원의파견을요

청할수있다.

제6조(회의) ①특별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한다. 

②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특별위원회는안건에대하여관계공무원들에게의견을구할수있다.

④특별위원회는정부혁신추진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대한심의결과 및 기타활동상황을 대통

령에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실무지원단의직무) 실무지원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한다.

1. 전자정부추진전략의수립지원

2. 전자정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사전·사후평가를위한지원

3. 정보화를통한정부혁신과제발굴및개선방안도출에대한지원

4. 기타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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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

[제정2001.3.19 제1차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결] 

[개정2001.7.12 제3차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결] 

[개정2001.9. 6 제4차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결] 

[개정2002.3.22  전자정부특별위원회서면의결] 

제1조(목적) 이운영세칙은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제7조에의하여설치되는전자정부특별위원회(이

하“특별위원회”라한다)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을포함하여2 0명이내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

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복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

관·서울시행정1 부시장,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및 대통령비서실기획조정비서관(이하“정부위

원”이라한다)과전자정부의구현·운영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정부혁신추진위

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민간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일부개정 01.7.12, 01.9.6,

0 2 . 3 . 2 2 ]

③위원장및민간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④특별위원회에간사1인을두되, 간사는대통령비서실기획조정비서관이된다.

제3조(특별위원회의기능) 특별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담당한다.

1. 전자정부추진전략의수립

2. 전자정부추진관련부처간·기관간이견조정및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유도

3. 전자정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사전·사후평가

4. 정보화를통한정부혁신과제발굴및개선방안도출

5. 기타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4조(특별위원회의운영) ①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②위원장이사고로인하여그직무를 수행할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의순으로그직

384



보고내용

1) 추진배경제3조(특별위원회의기능) 특별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담당한다.

- 전자정부구현은2 1세기새로운국가운영의·패러다임·변화에부응, 국가경쟁력을확보하는핵심

적과제

- 선진각국도이러한시대적요구를반영하여이미전자정부구축에총력을경주

- 우리도세계적 변혁의흐름에맞춰 정부운영방식을근본적으로개편하고국가경쟁력을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세계일류국가로의도약을준비해나가야할시점

2) 그간의성과에대한평가

①성과

- 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확립

- 전자정부구현을위한기반마련

②문제점

- 각부처의전자정부구현을위한정보화마인드부족

- 부처·기관간정보공유및연계부족으로통합적대국민·기업서비스미흡

가. 대통령보고회의

제1차: 전자정부구현전략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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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추진반의조직및운영) ①제5조제4항에의하여실무추진반은특별위원회에소속되며, 상근

또는비상근으로근무한다.

②실무추진반은특별위원회의소관사항에대한 전문적인조사·연구, 보고서작성등의업무를수행

한다.

제9조(수당등의지급기준) 공무원이아닌위원장및 위원과실무위원, 실무추진반원, 이해관계인·참

고인및관계공무원등에대한수당·여비기타필요한경비의지급기준은위원장이정한다.

제1 0조(위임) 이 운영세칙에규정한 것 외에특별위원회, 실무지원단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 1조(운영경비) 특별위원회의운영 및 사업에필요한경비는정보화촉진기금의일부를지원받아사

용할수있다.

부칙

이운영세칙은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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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특별위원회회의요약

2

일 시 2 0 0 1년5월 1 7일(목)

장 소 청와대회의실

보고사항 전자정부비전과추진원칙, 2002년까지추진할중점과제



-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연계구축

-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 인터넷을통한종합국세서비스제공

② 행정의생산성제고사업

-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 전국단위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 표준인사관리시스템구축

-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정착

③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

-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구축

-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

보고내용

1) 전반적인추진실적과전망

①5 . 1 7일대통령주재보고회의에서전자정부추진계획을확정하여국민에게발표

- 국민편익증진, 정부의생산성·투명성제고, 전자정부기반강화등을위한1 1대중점사업을선정

- 내년말까지추진완료하기위한실천계획제시

②지난7개월간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하기위하여전자정부특위와각부처의역량을집중

- 6 ~ 7월, 작업반구성등각사업별추진체계마련

- 7 ~ 8월, 관계부처와협조하여내년예산약2 , 0 0 0억원확보

- 9 ~ 10월, 사업추진을위한2 0 7개법령정비방안마련

- 최근에는1 1개사업들이유기적으로연계추진되도록사업추진책임자협의체를운영하는등기

반기술표준화에주력

※차관급회의5회, 국장급회의2 6회등을통해이견조정및추진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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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업무의통합정보화미흡으로정책결정지원기능미약

- 표준화및공통전산환경미비로중복투자발생

-인터넷 처리를지연시키는각종법·제도의존치(서면제출·당사자출석·현금납부의무화 규정

등)

3) 전자정부의비전과목표

①전자정부의비전과추진원칙

- 비전: [최고수준의대 국민서비스제공], [최적의기업환경제공], [생산성·투명성이높은정부

구현] 

- 추진원칙

o 2002년까지우선추진해야할과제선정, 효과가시화

o 기존정보자원의공동이용, 연계및중복개발방지

o 여러부처관련사업은단일사업으로통합추진

o 범정부적정보화표준·지침을개발, 적용

o 정보화평가기능의강화와예산과의연계

②2 0 0 2년까지구현목표

- 전자정부단일창구를통한대국민서비스의인터넷처리( G 2 C )

- 정부와기업간전자상거래방식적용으로투명성극대화( G 2 B )

- 행정업무처리의생산성·투명성극대화( G 2 G )

- 정보유통·관리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 I n f r a )

※2 0 0 1년중완료예정주요과제

- 주민·부동산등기존자원의공동이용·연계서비스개시

- 모든지방·중앙행정기관민원처리상황을인터넷으로공개

- 모든공공기관에전자입찰시스템확산

- 국세고지·납부전자화준비완료( 2 0 0 2 . 1월부터서비스)

- 교육부문중학교단위정보관리전산화완료

-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개발, 중앙부처에시범적용

4) 중점추진과제

①국민과기업에대한서비스혁신사업

- 단일창구를통한민원업무혁신

388

(2) 제2차: 전자정부구현종합점검회의

일 시 2 0 0 1년 1 2월2 4일(목)

장 소 청와대회의실

보고사항 전자정부추진현황및계획



- 금년 말까지 추진중인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은 7월초 연구용역계약(삼성 SDS 컨소시

엄)을체결, 민간전문가와관련공무원들의협력하에완료단계

- 내년초부터전자조달시스템구축을본격추진하고관련법령을정비

③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서비스(복지부·노동부)

- 현재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은 업무가 4개공단별로 각각별도로처리되고있어국민

불편과비효율등초래

- 국민편의와사회보험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를위해4대보험공단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

- 현재 복지부·노동부·한국전산원·5개공단(심사평가원 포함)이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스

템설계중

- 복지부, 노동부및각공단이긴밀히협조하여사업추진예정

- 내년7월부터서비스를개시할수있도록집중적인노력경주

④인터넷을통한종합국세서비스제공(국세청)

- 현재 국세청내부업무는8 0 %이상전산처리되고 있으나, 납세자와세무서간의업무는방문·서

면으로처리

- 국세관련민원업무를모두안방에서처리할수있도록추진중

- 사업완료시납세자는물론세무서의행정능률도향상될전망

- 현재시스템개발중이며, 내년에단계적으로서비스개시

⑤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재정경제부)

- 현행재정업무는정보파악속도가느리고처리절차가복잡

- 따라서재정정보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고, 국가재정전반을통합·연계관리하는정보시스템

구축을추진중

- 한편,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부문에 기업과 같은수준의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을추진

- 이를위하여재정관리 전반에대한업무프로세스분석을완료하고제도개선을위한관계법령정비

안을마련중이며

⑥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교육인적자원부)

- 작년말1단계교육정보화사업을2년앞당겨완료

- 그러나, 각급단위학교별, 시·도및지역교육청별로정보화시스템이구축·운영되어성과확보

곤란

-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구축, 구비된여건을최대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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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현재대부분의사업이정상추진중이며, 향후구현될전자정부의모습이점차가시화되고있음

- 대부분의대국민민원서비스제공사업은내년1 0월말경완료될전망

- 앞으로전자정부사업들의서비스가본격화되면경제사회전반에많은변화가일어나게될것으로

예상

- 관청에가지않고도인터넷으로각종민원을안방에서쉽게처리할수있게되어국민의삶의질이

향상

- 사회전반이보다투명해지고, 공무원과민원인의대면접촉이줄어들어부조리소지도감소

- 방대한문서유통, 민원처리지연, 권위주의등은점차사라지고, 고객중심으로신속하게반응하는

행정풍토가확산

④우리의정보화수준에대한국제위상도한층높아질전망

- 내년서울에서열리는APEC 전자정부심포지움을최대한활용

⑤내년말까지전자정부의기본틀을완성하도록최선

2) 주요사업별추진현황및계획

① 정보화를통한민원서비스혁신(행정자치부)

- 전자민원서비스를구현하기위한여건은성숙되어있으나, 기관별로전산정보를별도관리하여편

리한서비스제공곤란

- 우선 대민일선창구인 시군구 행정정보화를추진, 작년 1 0월부터 지적·보건복지등 1 0개 업무

D B를시군구간공동이용중

-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D B를 공동활용하여 민원업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추진중

-부처별로제공되는전자정부서비스를모두한곳으로모아서제공하는전자정부통합웹사이트서

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

-무인증명발급기를확대보급하여인터넷을이용하기 어려운국민도편리하게민원서류를발급받

을수있도록추진

- 불필요한민원사무정비, 정보의공동활용을통한서류제출폐지·축소등을위해내년상반기까

지관련법령을정비할계획

- 기관간의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면서사업을추진중

②전자조달(G2B) 활성화(기획예산처)

- 조달행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입찰을포함전조달과정의온라인화및단일창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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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생산성과투명성을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는중요한실천수단

2) 이러한시대적의미를갖는 전자정부구현사업은대통령께서2 0 0 1년도신년사에서“임기중전자정

부를구현하겠다”고국민앞에약속하신데서출발

3) 정부는조기에전자정부기반을완성하기위해2 0 0 1년1월 3 0일, 민간전문가7인과차관급정부위

원1 0인으로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사업에착수

-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선택과집중전략을채택하여, ①부처별시스템을상호연계함으로써국민

과기업에최적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과제와 ②국가핵심업무를통합적으로정보화함으로

써정부의생산성과투명성을극대화할수있는과제를중심으로 2 0 0 1년5월 1 7일, 11대중점과

제를선정하고, 사업추진을본격화

- 같은해 1 2월 2 4일 대통령님을모시고·전자정부구현종합점검회의·를개최하여전자정부사

업의추진상황을점검하는등모두7차례의본회의와4 8차례의실무회의를통해사업추진중에발

생하는현안과어려움을신속하게조정·해결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금년9월3 0일개통된데이어,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이1 1월1일개통

되는등주요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됨으로써, 전자정부의기반이확고히구축되었음을대내외에

공표

- 1 1대 사업의추진을위해 관계공무원과 개발인력등총 4 , 2 8 1명의인력과2 , 9 0 3억원의예산이

투입

5) 전자정부의기반이완성됨에따라,  이제 우리국민들은 세계최고수준의행정서비스를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은생산성과투명성이제고된 정부와함께부가가치 창출에더욱매진할수 있게

되는등국가경쟁력향상의획기적인계기를마련

- 이러한의미에서2 0 0 2년1 1월1 3일은“대한민국전자정부원년”의시작

6) 향후전자정부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 연령·지역등에따른정보격차를적극적으로해소

- 또한, 해킹이나재난등으로부터전자정부시스템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하고, 국민의개인

정보보호에도만전을기함으로써“국민과함께하는전자정부”를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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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서비스가본격화되면선생님들의잡무가줄어들고, 인터넷을통한가정과학교간의의견교환

이활성화될전망

- 교육행정실무자와교원이공동참여하는상향식사업추진

⑦전자서명이용활성화(정보통신부)

- 인터넷전자거래는종이문서를이용한대면거래와달리상대방신원확인이곤란하고, 해킹을통해

위·변조가용이

- 현재5개기관에서공인인증서비스를제공중

- 이에따라공인전자서명이용자가계속증가하고있으나, 아직2 0 0만명수준으로더욱 확대해나

갈필요

- 따라서, 2002년까지1 , 0 0 0만명의국민이공인전자서명을이용할수 있도록다각적인 노력을기

울여나갈계획

- 이와함께각종홍보및행사개최등을통해전자서명인증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인식도를높여

나갈계획

⑧ 문서의전자화정착(행정자치부)

- 문서의기안에서 결재·발송·보관에이르는 全과정을 전자화하는것은행정업무정보화를 진전

시키는핵심수단

- 전자문서가다른행정기관이나국민들에게안전하게 전달되도록하기위해서는관인을 전자화하

는것이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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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전자정부기반완성보고회

일 시 2 0 0 2년1 1월1 3일(수), 10:30

장 소 청와대영빈관

참 석 자 경과보고(안문석위원장), 영상물상영, 서비스시연: G4C, HTS, G2B, 재정정보, 전자서명, 유

공자포상, 치사, 접견

행사개요 경과보고(안문석위원장), 영상물상영, 서비스시연: G4C, HTS, G2B, 재정정보, 전자서명, 유

공자포상, 치사, 접견

경과보고내용

1) 전자정부구현은 2 1세기국가운영·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여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핵심

적인과제

- 특히, 국민과기업에대해최적의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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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회의 등

(1) 제1차

일 시 2 0 0 1년3월 1 9일

주 재 전자정부추진방향및과제

안 건
전자정부추진배경, 전자정부의비전, 그간의성과와반성, 2002년까지의중점추진과제,

전자정부추진원칙및방향,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방향

(2) 제2차

일 시 2 0 0 1년5월8일

주 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실무지원단민간단원위촉, 운영예산확보, 사무실확보에대한결과

보고및전자정부구현을위한중점과제추진계획(안) 의결

안 건
전자정부특별위원회실무지원단민간위원위촉결과보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예산,

확보결과보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중점과제추진계획(안) 의결

(3) 제3차

일 시 2 0 0 1년7월 1 2일

주 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전자정부

주요사업별추진현황보고

안 건
전자정부특별위원회추진경과보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개정, 전자정부주요

사업별추진현황보고

(4) 제4차

일 시 2 0 0 1년9월6일

주 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개정(안) 의결,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및 계획보

고, 전자정부사업별법령정비방안검토보고

안 건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개정,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및계획보고, 전자정

부사업별법령정비방안검토보고

(5) 제5차

일 시 2 0 0 1년1 1월2 4일

주 재
전자정부1 1대 사업간상호연동표준화및 법령정비,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및

계획보고

안 건
전자정부1 1대사업간상호연동표준화및법령정비추진현황및향후계획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및계획보고

(6) 제6차

일 시 2 0 0 2년4월4일

주 재 2 0 0 2년4월4일

안 건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및계획보고

(7) 제7차

일 시 2 0 0 2년1 0월3 0일

주 재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보고

안 건 전자정부주요사업별추진현황보고

(9) 기타: 서면결의

일 시 2 0 0 2년3월 2 2일(금)

주 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세칙개정(안) 의결

안 건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위원이자 간사인 정책비서관이 기획조정비

서관으로변경되어이를세칙에반영

(8) 제8차

일 시 2 0 0 2년1 2월1 7일

주 재 주요과제별대책반운영경과보고, 사업별추진현황점검

안 건 주요과제별대책반운영경과, 주요과제별대책반, 사업별추진현황점검

(10) 기타: 종합점검회의

일 시 2 0 0 2년8월8일(목)

주 재 전자정부1 1대사업점검

안 건
전자정부민원서비스공개시스템도입방안검토보고, 서비스개시(system open) 행사개

최준비, 별도의회원가입없이공인인증서에의한서비스제공방안검토보고, 서비스이

용자교육계획, 부처별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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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무회회의

(1) 제1차

일 시 2 0 0 1년2월2일(금) 07:00

주 재 전자정부특위설치(안) 설명, 추진과제도출을위한자유토론등

안 건
그 동안 추진경위,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의관계토의, 실무지원

단의역할과T/F 구성등운영방식, 사업추진방식및검토대상범위, 특위운영준비사항

등, 결정사항, 조치필요사항

(2) 제2차

일 시 2 0 0 1년2월9일(금) 07:00

주 재 특위추진과제및운영방안검토등

안 건
특위업무, 전자정부구현방향, 위원추가추천, 대외홍보창구단일화, G4C 사업관련이

견, 요청자료, 조치필요사항

(3) 제3차

일 시 2 0 0 1년2월 1 6일0 7 : 0 0

주 재 특위추진과제및운영방안검토등

안 건 특위의역할, 특위가해야할과제제안, 민간위원추천, 특위운영관련, 기타

(4) 제4차

일 시 2 0 0 1년2월 2 3일(금) 07:00

주 재 전자정부특위추진과제및운영방안검토등

안 건
Vision Statement 내용, 추진과제논의, 추진방향, IT분야경제인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을위한모임, 기타

(5) 제5차

일 시 2 0 0 1년3월2일(금) 07:00

주 재 특위추진과제및분야별전담위원지정등

안 건 추진방안, 위원별전담분야지정, 향후회의일정, 기타

(6) 제6차

일 시 2 0 0 1년3월 2 7일(금) 07:00

주 재 향후전자정부특위의임무및추진과제토의

안 건 향후보완및행정관련사항, 추진과제논의, 향후고려및검토해야할사항, 결정사항

(7) 제7차

일 시 2 0 0 1년4월3일(화) 07:00

주 재 대통령보고를위한특위의임무논의

안 건 특위운영을위한진행사항, 대통령보고관련사항, 기타토의사항

(8) 제8차

일 시 2 0 0 1년4월7일(토) 08:00

주 재 과제의우선순위등선정및토의

안 건 과제우선순위선정

(9) 제9차

일 시 2 0 0 1년4월 1 0일(화) 07:00

주 재 선정과제설명및TFT 구성논의

안 건 과제별세부논의

(10) 제1 0차

일 시 2 0 0 1년4월 1 7일(화) 07:00

주 재 전자정부구현전략대통령보고를위한준비등

안 건 실무추진반관련, 전자정부특위과제관련, 대통령보고관련

( 11) 제11차

일 시 2 0 0 1년4월 2 4일(화) 07:00

주 재 전자정부과제별부처협의결과보고및향후추진방안

안 건 과제별 협의결과관련보고 및 향후추진방안, 대통령보고관련, 전자거래/조달활성화관

련, 인사정책지원시스템관련

(12) 제1 2차

일 시 2 0 0 1년4월 3 0일(월) 07:00

주 재 과제별소위원회부처협의결과보고및제2차특위·향후대통령보고계획토의

안 건 과제별소위원회부처협의결과보고, 제2차특위·향후대통령보고계획토의

(13) 제1 3차

일 시 2 0 0 1년6월1일(금) 07:00

주 재 과제별점검·조정반구성논의및기타안건토의

안 건 대통령보고자료와부처별이행계획이불일치한과제, 점검·조정반구성방안, 총리실점

검·평가기능과 특위와의 중복문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화 추진, 11대 과제에 대한

2 0 0 2년사업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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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 4차

일 시 2 0 0 1년6월 1 3일(수) 07:00

주 재 과제별점검·평가회의

안 건 과제별점검·조정사항보고, 특위관련사항

(15) 제1 5차

일 시 2 0 0 1년6월 2 5일(월) 14:00

주 재 과제별점검및조정결과보고

안 건 과제별점검·조정사항보고, 기타토의사항, 행정사항

(16) 제1 6차

일 시 2 0 0 1년7월 2 4일(화) 17:00

주 재 과제별점검및조정결과

안 건 전자정부1 1대과제추진사무실통합(안), 정부정보화사업중소기업참여확대(안), 전

자정부1 1대과제의원활한점검·평가를위한공동담당위원제도입(안)

(17) 제1 7차

일 시 2 2 0 0 1년8월 1 3일(월) 14:00

주 재 법제도개선관련

안 건 전자인증에관한 현안보고, 전자서명활성화계획보고, 중소SI 업체지원방안, 전자정부

특위과제법제도정비방안, 기타논의사항

(18) 제1 8차

일 시 2 0 0 1년8월 2 1일(화) 15:00

주 재 과제별추진상황보고및토의

안 건 단일창구를통한국민지향적민원서비스제공,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연계구축,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정부법

령정비팀, 기타논의사항

(19) 제1 9차

일 시 2 0 0 1년9월 2 1일(금) 16:30

주 재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문제점과대응방향등

안 건 전자결재및 전자문서유통문제점과대응방향, 프라이버시보호 및 보안대책, 법률정비

계획과제별점검·평가회의

(20) 제2 0차

일 시 2 0 0 1년1 0월1 2일(금) 오전7시3 0분

주 재 과제별점검·평가회의

안 건 과제별추진상황점검, 비젼2011 계획중전자정부분야발표(기예처발표), 정부통합전

산환경(황성돈교수, 조현주부장)

(21) 제2 1차

일 시 2 0 0 1년1 0월2 6일(금) 1 0 : 0 0

주 재 과제별점검·평가회의

주요내용 전자정부특위1 1개 중점추진과제추진현황, 공무원들의전자인증활용촉진방안: PKI

응용제품수준의구상, 전자정부특위제2차대통령보고계획(안)

(22) 제2 2차

일 시 2 0 0 1년1 1월9일(금) 07:00

주 재 2 1차정기회의논의사항추진경과발표, 과제별추진사항점검결과문제점및추진현황발표

주요내용 제2 1차 정기회의 논의사항 추진경과발표, 과제별 추진사항점검결과문제점 및 추진현

황발표(과제별담당위원)

(23) 제2 3차

일 시 2 0 0 1년1 1월1 6일(금) 07:00

주 재 과제별점검및백업센터구축계획등

주요내용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중간보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2단계확산방안, 전자

정부 1 1대 과제 법령정비 현황,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점검, 국가기관정보시스템

Back-up 센터구축계획

(25) 제2 5차

일 시 2 0 0 1년1 2월4일(화) 07:00

주 재 과제별점검및대통령보고회준비등

주요내용 전자정부특위1 1개중점추진과제추진현황, 전자정부구현종합보고회의준비계획, 부처

별대통령보고계획, 프라이버시보호및정보보호대책

(24) 제2 4차

일 시 2 0 0 1년1 1월2 2일(목) 07:00

주 재 백업센터구축방안검토

안 건 제2 3차조찬회의요약, 국가기간정보시스템백업센터구축방안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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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2 6차

일 시 2 0 0 1년1 2월1 7일(월) 11:00

주 재 대통령보고회준비

주요내용 과제별대통령서면보고논의, 대통령보고동영상물시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시연

(27) 제2 7차

일 시 2 0 0 2년1월 1 0일(목) 07:30

주 재 법령정비현황및현안점검

주요내용 법령정비팀 보고 안건, 부처별 법령정비계획, G2B와 연계대상간의 협의필요사항, 4대

사회보험사업BPR/ISP 완료보고, 전자문서유통확대사업추진현황보고

(28) 제2 8차

일 시 2 0 0 2년1월 1 7일(목) 10:30

주 재 법령정비및현안점검

주요내용 법령정비추진상황점검현황, 특위과제표준및 상호운용성확보를 위한추진계획, G4C

사업연계분야추진현황, 기반구조점검반진행상황보고

(29) 제2 9차

일 시 2 0 0 2년1월 2 4일(목) 10:30

주 재 개인정보및정보보호대책방안등

주요내용 개인정보및정보보호대책방안, 법령정비현황보고, 과제별현안점검논의

(30) 제3 0차

일 시 2 0 0 2년1월 3 1일(목) 10:30

주 재 대법원협의사항및현안점검

주요내용 G4C, 대법원관련협의내용결과보고, 그외 전자정부1 1대 과제논의, 특위행정 관련

논의, 정보화사업평가관련논의

(32) 제3 2차

일 시 2 0 0 2년2월 1 9일(화) 12:00

주 재 과제별담당위원제등협의

주요내용 과제별점검·조정결과발표, 전자정부1 1대과제추진사무실통합(안), 정부정보화사업

중소기업참여확대(안), 전자정부1 1대과제의원활한점검·평가를위한공동담당위원

제도입(안)

(31) 제3 1차

일 시 2 0 0 2년2월8일(금) 10:30

주 재 현안및과제별점검

주요내용 법령정비추진상황보고, 기반구조점검반보고, 정보격차현황및과제, 과제별점검

(33) 제3 3차

일 시 2 0 0 2년2월 2 2일(금) 07:30

주 재 과제별점검

주요내용 G2B 시스템구축사업관련협의보고, 법령정비추진상황보고, 과제별추진일정및계

획, 재정정보시스템과G 2 B조달시스템연계협의사항보고

(34) 제3 4차

일 시 2 0 0 2년2월 2 8일(목) 10:30

주 재 PM 협의회관련보고등

주요내용 PM 협의체추진및 정보연계추진현황보고, 법령정비추진상황보고, G4C 정보공동이

용협의결과

(36) 제3 6차

일 시 2 0 0 2년4월 1 9일(금) 07:30

주 재 부처별추진현황및현안보고, 전자정부보안대책보고

주요내용 부처별 협조ㆍ조치사항 보고, 특위과제 상호운영성 확보지침(안)보고, 법령정비현황보

고, 전자정부사업을통한정보격차해소방안보고부처별추진현황및현안사항보고

(35) 제3 5차

일 시 2 0 0 2년3월 2 2일(금) 11:00

주 재 과제별추진현황및연계사항보고등

주요내용 1 1대과제별추진계획및연계사항보고, 법령정비추진현황보고

(37) 제3 7차

일 시 2 0 0 2년5월3일(금) 07:30

주 재 부처별추진현황및현안보고, 전자정부보안대책보고

주요내용 부처별추진현황및현안사항보고, 전자정부보안대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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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 8차

일 시 2 0 0 2년5월 1 0일(금) 10:30

주 재 현안점검

주요내용 법령정비관련보고, 통합전산관련보고, 성과사전점검팀관련보고, 현안토의

(39) 제3 9차

일 시 2 0 0 2년5월 2 4일(금) 14:00

주 재 주요현안점검

주요내용 4대보험정보연계 관련조정회의주요결과 보고, 재정정보시스템1차검토회의결과및

조치계획, 기타논의

(40) 제4 0차

일 시 2 0 0 2년5월 3 1일(금) 07:00

주 재 5월실적및6월계획점검

주요내용 5월추진실적및6월추진계획보고, 상호운용성확보방안보고

(42) 제4 2차

일 시 2 0 0 2년6월 2 7일(목) 17:00

주 재 4대보험서비스시연및전자정부사업별추진현황점검

주요내용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서비스시연, 전자정부사업별추진현황, 기타토의

(41) 제4 1차

일 시 2 0 0 2년6월 1 1일(화) 11:00

주 재 G4C 시스템1차감리결과보고

주요내용 일정점검현황, G4C와시군구와의사업연계방안, 개선사항

(43) 제4 3차

일 시 2 0 0 2년7월9일(화) 07:30

주 재 부처별로소관사항에대한6월추진실적및7월추진계획에대한보고

주요내용 6월추진실적및7월추진계획보고, 특위과제간상호운용추진현장실사결과

(44) 제4 4차

일 시 2 0 0 2년7월 3 1일(수) 07:00

주 재 과제별담당위원제운영계획등

주요내용 과제별담당위원제운영계획(안), 전자문서유통보관안전확보관련보고, 각부처별보고

(45) 제4 5차

일 시 2 0 0 2년8월 2 9일(목) 07:00

주 재 종합홍보계획등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종합홍보계획(안), 상호운용성시험·인증방안, 각부처별보고

(46) 제4 6차

일 시 2 0 0 2년9월 1 8일(수) 07:00

주 재 통합전간환경구축과제보고등

주요내용 통합전산환경의단계적구축과제중간보고, 부처별보고, 기타토의

(47) 제4 7차

일 시 2 0 0 2년1 0월1 1일(금) 07:30

주 재 국제컨퍼런스개최계획(안) 등

주요내용 국제세미나개최관련주요결정사항, 부처조치사항

(49) 제4 9차

일 시 2 0 0 2년1 1월2 6일(화) 07:30

주 재 개인정보보호및보안대책등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대책관련사항, 전자정부서비스활용도 제고방안,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구축과제최종보고, 특위과제간상호운용성시험결과보고, 부처별보고(서비스개

시후현황, 모니터조치결과)

(48) 제4 8차

일 시 2 0 0 2년1 0월2 1일(월) 07:00

주 재 전자정부국제회의지원방안협의

주요내용 전자정부국제회의에특위차원의지원을시행, 각부처국장급의발표, 사무국연락지원등

(50) 제5 0차

일 시 2 0 0 3년1월8일(수), 12:00

주 재 백서발간추진경과및보안점검등제8차회의이후조치결과보고

주요내용 백서발간을위한일정별점검, 백서발간의의의, 영문백서의필요성, 보안점검강화방안

(51) 제5 1차

일 시 2 0 0 3년1월 2 2일(수), 07:30

주 재 보안점검결과및대응방안등

주요내용 부처별보고후토론, 백서발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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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기구활동

(1) Third Global Forum 참석

내용

(가) 주제: 전자정부를통한민주주의와국가발전

1) 온라인시대의정부행정주요이슈

2) 전자정부와정부조직

3) 전자정부구현방안

4) 대민서비스개선

5) 정부전자상거래

6) 정보격차해소와국제협력

(나) 주요결론

1) 양질의서비스

- 전자정부에서는행정이주민을통제하는대신주민이행정을만들어가는개념으로

전환, 즉주민은행정의수혜자가아니고공동의의사결정자로서행정이고객지향

적으로변함

기 간 2 0 0 1년3월 1 5 ~ 1 7일

장 소 이탈리아나폴리

주 최 UN, OECD, EU 및이탈리아정부공동주최

참석자 안문석위원장, 정국환행자부행정정보화계획관(특위실무위원) 및1 2 2개국장관급포함9 0 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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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및 학술·홍보활동

3

- 정보기술프로젝트는주민참여하에추진되어야함

- 주민의용이한정보접근이보장된포탈사이트는필수적임

- 정보기술은세계화를촉진함과동시에지역사회에뿌리를둔사회적연대를강화하

는양면성을지님

2) 정부의역할과성격

- 정보기술의성공적접목을위해기술습득과문화적차이극복을조장하는인력관

리정책이필요함

- 주민의 수요변화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구조가 수평적으로 변환되

어야함

- 정부정보가공동으로활용되는시스템활성화

- 정보기술에의한정부활동의투명성제고, 부패방지시스템

3)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및거래내역이보호되지못하면전자정부는실패할것

- 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정부의가장중요한임무임

4) 정보격차해소

- 정보기술격차해소는사회및경제격차해소의수단임

- 정보인프라뿐만아니라기술인력의격차해소가정부정책및 국제협력의주요대

상이되어야함

- 격차해소를위해경험과성공모델의국가간공유프로그램을개발

5) 전자정부사업관리

- 전반적인비전과확실한시간표에의한사업추진

- 정부의필요, 주민의이익과요구, 의회및사회단체의요구가반영된치밀한전략

이수립되어야함

-  실패위험을줄이기위해정보및 성공사례공유, 실패사례의교훈을참고한사업

관리

- 주민이새로운시스템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기술교육이전제되어야하며, 새

로운기술이수용되는문화적인변화도촉진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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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OECD PUMA 전자정부회의및 Working Group 회의참석

기 간 0 0 2년3월 1 1 ~ 1 2일

장 소 OECD 본부

참석자 안문석위원장, 황성돈위원, 위금숙기예처전문위원및1 4개회원국대표·전문가

내 용

(가) 회의의성격

O E C D에서전자정부에관해관련전문가들에게의뢰한연구의중간보고회

여러연구영역중특히첫째, 전자정부의비젼과맥락둘째, 국민의요구에민감한정부

(responsive government)를구축하고국민의요구에부응하는서비스(responsive service)

를제공하기위한주요전자정부사업의내용셋째, 전자정부추진사업의성과측정지표개

발방법론등세분야에서의연구결과에대해연구자가발표하고동프로젝트에재정적지

원을하고참여하는OECD 회원국대표자들로부터코멘트를받아연구의내용과방향을

수정하는회의

(나) 주제별주요논의사항

1) 전자정부의비전과맥락에관한논의에서는중앙정부쪽보다는지방정부가효과적

인전자정부사업이추진되기에적합한현장이며, 정부기관간협력과조정이전자

정부사업추진의핵심적성공조건이되고, 정부의정책결정에대한시민의참여

기회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른바 전자시민참여( e C i t i z e n

Participation) 과제가향후의전자정부과제에중요과제가된다는의견이개진됨

2) 국민의요구에민감한정부를구축하기위한전자정부구현사업과관련해서는‘국

민에대한정부의일방적인정보및서비스의제공단계는전자정부의초기단계모

형이며비교적용이한사업이다’‘전자정부사업을이미상당기간추진한나라들의

공통적인고민은이제이처럼나무의낮은부분에열린열매들을다거두었고, 이제

부터는보다 높은 데 열리는열매, 즉 정부와국민간의쌍방적 상호작용( i n t e r a c-

t i o n )과 거래행위( t r a n s a c t i o n )를 전자적으로구현하는 일인데, 이는 기존의정책

우선순위를조정해야하는일이며기존의업무처리방식과기관간업무배분방식

의근본적인재조정을필요로하기때문에초기단계의전자정부모형보다 훨씬복

잡하고어려운과제이다’‘이처럼보다높은곳에있는열매를거둘수있기위해서

는정부고위리더들의진취적인정책결정과협력이필수적이다’‘국민의요구에민

감한정부와국민의요구에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를구현하기위한중

요한전자정부과제는바로정부가중요한정책을결정하려고할때관련국민들에

게 전자적인방법으로양질의관련 정보를제공( E - i n f o r m i n g )하고 이들의의견을

전자적인방법으로수렴( E - c o n s u l t a t i o n )하고결정에국민들이전자적인방법으로

참여( E - p a r t i c i p a t i o n )케하는시스템의구축과그운영원칙및구체적인절차를마

련하는것이다’등의의견이개진되었음

3) 전자정부사업성과에대한측정과평가와관련해서는전자정부구현이정부와기업,

국민에게미치는영향(impact) 중심으로평가측정지표가마련되어야하며, 전자

정부구현에필요한기본하드웨어적인프라의구비정도에서부터정보불평등상황

에이르기까지전장정부구현과관련된모든지표들이전자정부( e G o v e r n m e n t )적

지표와전자행정( e G o v e r n a n c e )적지표로크게분류되어제시되고, 각나라별로관

련 데이터제공협조가요구됨. 이어‘e E u r o p e’으로명명된전자정부사업이진행

중인1 5개EU 국가와아이슬랜드및노르웨이등1 7개유럽국가들의전자정부구

현정도에대한평가조사결과가방법론에대한설명과함께제시됨. EU회원국들

의경우, 2001년1 1월현재인터넷보급률이과거에비해상당한진전을보이고있

으나국가들간에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음( E U국가평균37.7%; 스웨덴, 핀란

드, 덴마크등 북구권국가는5 0 % ~ 6 0 %상회인반면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

에, 스페인, 포르투갈등은40% 미만). 또한세무, 구직, 자동차등록, 건축허가, 공

공도서관, 회사법인등록, 통관, 조달등2 0개행정업무분야에있어서의전자적처

리정도에대한평가측정결과 2 0 0 1년1 0월현재평균 4 5 %가전자적으로처리되

고있었으며구직도우미서비스가가장많이전자적으로처리되고있는것으로나

타났으며(81%), 전자적처리비율이그 다음으로는소득세업무(74%), 부가세업

무(68%), 법인세업무(62%), 신규회사등록업무(58%), 통관업무(57%) 등이전자

적처리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이나라들에있어조달업무의전자적처리율

은44% 정도인것으로조사됨. 공공도서관의전자화율은38%, 자동차등록업무의

전자적처리율은33%, 출생및결혼증명서발급업무의전자적처리율은31%, 건

축허가신청의전자적처리율은27%, 그리고가장낮은전자적처리율을보인것은

보건관련서비스로서7 %인 것으로조사됨. 그리고시민과관련된서비스( 4 0 % )보

다는기업에관련된서비스( 5 3 % )의전자적처리율이보다높은것으로조사됨. 나

라별로보면세금관련업무의전자적처리에서는덴마크와핀란드, 노르웨이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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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앞서가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회사등록, 자동차등록등등록업무의전

자적처리에서는스웨덴과핀란드가선두주자인것으로평가됨. 전자적구직지원

시스템, 전자조달등전자적방법으로국민들에게경제적이익을주는서비스의전

자적 처리에서는영국과스웨덴, 핀란드가상위권 국가로 평가됨. 전체적으로볼

때, 인허가관련사항이가장전자적인처리율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는데E U

회원국들중인허가부문에서의전자적처리가가장많이된나라는아일랜드인것

으로평가됨. 이런평가결과와함께정부서비스의전자적처리는기관별로분산

처리되는것보다는통합적으로이루어질때그효과가크고빠르게발생하며, 장기

적이고근본적인전자정부구현효과는오프라인상에존재하는기관들의조직개편

이수반될때비로소기대할수있다는정책적필요조치사항이제안됨

(3) UN 전자정부국제회의참석

기 간 2 0 0 2년4월 1 0일~ 1 1일

장 소 이태리팔레르모시, 팔레르모시의회궁전

주 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Government for Development

주 최 UN/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와이태리정부공동주최

참석자

송희준 위원·행정자치부·서울시 등 관계관, 이탈리아 혁신기술부 장관, 캐나다 산업부 차관,

UN 경제사회부 사무차장, ITU 사무총장, UNECOSOC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공공행정장관,

루마니아공공행정장관등각국정부대표및관련전문가( 9 1개국에서6 0 0명)

내 용: 5대원칙선언(최종커뮤니케이션)

1) 전자정부사업의성공여부는좋은가버넌스( g o v e r n a n c e )의구축, 국민에대한자율

성/민주성/권한부여(empowerment), 인간의능력향상, 인생진로의선택과기회에

대한접근성증진의정도로측정하여야함

E - G o v의‘E’는다음같은네가지를의미함

①E f f i c i e n c y (능률성)

②E f f e c t i v e n e s s (효과성)

③E m p o w e r m e n t (민주성, 권한위임)

④Economic/Social benefits(경제사회적편익)

2) 전자정부사업은정부운영의능률성·효과성·투명성·책임성증진에초점을둔광

범한정부개혁및전환프로세스에초점을두어야함. 구축이전단계에서고려해야

할핵심성공요인은다음과같음

①정치적의지

②컨센서스구축

③전략적비전제시

④우선순위의확인

⑤환경분석

3) 전자정부사업은리더쉽, 교육, 접속성을가장중요한구성요소로하는광범위한우

호적환경속에서추진되어야함. 전자정부사업은교육과전자적학습( E - l e a r n i n g )

을 통하여디지털디바이드극복등을적극극복함으로써인간발달을통한빈곤퇴

치등에활용되어야함

4) 국제협력에토대를둔 전자정부사업은설계, 구현단계에서참여적이고, 지역차원

의현재적강점과능력, 그리고지역문화및전통의토대위에서구축되어야함. 지

역적요인으로언어(인도는2 6개언어, 800개의방언이있음), 지리적분산성(캐나

다는광범한영역에분산거주함), 정부구성(미국, 캐나다는연방, 주, 지방정부등

3개계층이있음) 등다양한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적환경을고려하여협

력방안을모색해야함

5) 전자정부는공공영역의정부운영에있어서정보통신기술의장점을명확하게제시

함으로써, 광범위한지지를획득하는점진적과정을통하여구축되어야함. 정보통

신기술은보편적접근성을보장하는차원에서광대역초고속인터넷뿐만아니라모

바일(Nokia) 기술도입가능성을적극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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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OECD PUMA 전자정부회의및 Working Group 회의참석

기 간 2 0 0 2년6월 2 0 - 2 1일

장 소 파리의OECD 본부

참석자 윤영민위원및 1 4개회원국의대표·전문가등4 5명

내 용

(가) 세미나의목적

전자정부를통한공공부문개혁에관한최근의지식과각국의실제적경험을상호교환

하여전자정부의효과적인추진방안을찾는것.

‘전자정부추진에있어지도력과조정’, ‘전자정부추진을위한재원확보’, 그리고‘전자

정부 추진에있어민간-공공부문의협력관계’의 3개분야에관해전문가들에의한3편의

주제발표와8개국의대표들에의한국가보고가있었으며, 각국대표와전문가들의활발한

질의와토론이전개됨.

(나) 세미나에서의주요발표및 토론내용

1 )전자정부추진에있어다부처간(interdepartmental)  혹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

이의조정은어느나라에서나해결이가장어려운문제로등장하고있음

2) 전자정부추진에필요한예산확보에대다수의국가들이어려움을겪고있었음

3) 전자정부추진에있어국가와민간부문의협력이필수적이라는데모든참가자들이

동의하였으나, 그바람직한협력방식에대해서는의견이크게엇갈렸음

4) 우리대표의활동

①‘전자정부추진에있어지도력과조정’주제세션에서사례보고를하였음(발표

문별첨)

②다수의전문가와국가대표들이우리나라의‘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지닌독특한

위상과역할에관해깊은관심을보였음

③전문가발표및각국대표의사례보고에대해활발히토론하였으며, 다른전문가

및대표들과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기로하였음

④이번회의를통해우리나라의전자정부사업수준이OECD 국가들중가장앞선

그룹에속해있음을확인하였으며, 여러나라가유사한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

앞으로적극적으로다른나라들과정보와지식을공유함으로써우리나라의전자

(5) APEC 고위급전자정부심포지엄

기 간 2 0 0 2년7월2일~ 4일

주 최 우리나라정보통신부와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동주최

장 소 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

참여자
한국을비롯해미국, 호주, 싱가포르등1 5개APEC 회원국의전자정부관련차관보및국장급의

고위관료들과APEC 사무차장,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세계은행의전문가등2 0 0여명

정부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지혜도얻고, 우리나라의전자정부사업의성과를

전세계에홍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내 용

1) ‘A P E C에서 전자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보고서(Strategy Report on Promoting

eGovernment in APEC)’를만장일치로채택

2) 전략보고서는개별회원국차원에서추진된전자정부구현을위한노력을역내협력으

로발전시키고이를통해역내무역투자자유화와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키로함.

또회원국마다전자정부구현을향한발전단계가상이한현실을인정하고각국의실정

에맞는전자정부구현전략수립을위해서국가간협력의필요성을제기. 이를위해회

원국들은△전자정부관련회의와실무작업반등을통해공감대를형성하고△전자정부

구현을위해자발성·포괄성·유연성등의원칙을준수하며△정보통신인프라의개선

을추진하고△전자정부추진경험을공유하며△정보격차, 프라이버시침해, 보안문제

등역기능에대한 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APEC 산하의각종회의체를적극활용한다

는5대가이드라인을설정

3) △A P E C내의관련포럼, 민간조직, 비정부기구, 기타국제기구및지역기구와의연계를

강화△타회원국이참조할만한시범모델발굴△정기적인심포지엄개최, 홈페이지개

설을통해인식제고와경험공유△개도국정보통신인프라개선을위한연구프로그램

△전자정부역기능대처를위한연구작업반구성△비자발급시스템, 수출입통관시스

템등회원국공동사업발굴등을추진키로함



413412

내 용

(가) 세미나의목적

전자정부를통한공공부문개혁에관한최근의지식과각국의실제적경험을상호교환

하여전자정부의효과적인추진방안을찾는것

‘전자정부추진과조직변화’, ‘전자정부추진과이음새없는정부’, ‘전자정부추진에필

요한스킬’이라는주제의3개분야에대한 6편의전문가들의주제발표가있었으며7개국

의국가사례가발표되고토의됨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전자정부의평가와측정이라는주제하에‘프로젝트수준의평가

를 위한프레임워크’,‘부처수준에서의전자정부추진능력평가’, ‘국가수준에서의전자

정부추진목표달성을위한집행평가’, ‘국가별전자정부관련통계와벤치마킹’등의주제

와관련하여8편의주제발표가있었음

우리나라에서는김성태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이정부대표로서회의에참석하였음

(나) 주요내용

1) 김성태 위원(성균관대학교)은 프랑스 파리의 OECD 공공관리위원회 E -

Government 프로젝트세미나및전문가그룹회의에정부대표로참석하여, 행정개

혁과전자정부프로젝트세미나의‘전자정부추진에필요한스킬’에관한세션에서

‘전자정부정책집행스킬(Skills for Implementing E-Government Policy’이라는주

제로한국의전자정부사업중하나인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집행사례를발표

2) 이사례발표는하향식집행전략과상향식집행전략의종합화한통합적집행전략모형

을 소개하였으며, 이모형을통하여여러이해관계자가관여되는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집행가능성을높이기위한전자정부사업의사전기획과사후평가에유용한

모형이될 수있는것으로 공감대가형성됨. 특히, 이러한복잡한여건의전자정부

사업집행을위해서는부처간중앙정부와지방정부민간사업자등과의협력과조정

이 중요함을역설하였고, 우리나라의전자정부사업의성공적집행에있어전자정

(6) 제3차OECD PUMA 전자정부회의및 Working Group 회의참석

기 간 2 0 0 2년9월 2 3 ~ 2 4일

장 소 OECD 본부

참석자 김성태위원및 2 1개의회원국의대표·전문가등6 1명(작업반회의- 1 3개국대표)

부특별위원회가이러한기능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 큰 기여를하였음을강조.

또한, OECD에서우리나라의전자정부집행과정을소개함으로서우리나라의선진

적인 전자정부구현과정을소개하였고, 이에따라 우리나라의전자정부구현과정

및그이론모델에대한외국관련자들에대한존재성및그성공가능성을확인시

켜줌

3) 이세미나의각세션에서한국의사례를바탕으로한중요한코멘트와질문이있었

으며이과정을통하여한국의전자정부추진의우월성을홍보. 또한전자정부의파

급효과가특정집단에국한되는것이아닌전국가적인차원이라는점에서, 국제사

회의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하나의좋은전략으로그대안가능성을제시하고,

향후 한국의성공적인집행모델을중심으로국제사회의전자정부사업에한국의

선도적역할가능성을보여줌. 외국의학계및기타관련인사들과의인적네트웍을

구성함으로서향후한국을중심으로한국제적프로젝트수행을위한기반을구축하

는계기를마련



415414

나. 국제학술지원및 홍보 활동

내용

1) 전체학회중‘지방자치시대서울시의개혁사례’를별도세션으로구성

2) 안문석위원장이사회및 주제발표를맡고서울시김찬곤국장, 서울시정개발연구

원최병대선임, 한경대최승범교수, 서울대김태영교수, 명지대정윤수교수가주

제발표를통해한국사례를홍보

3) 안문석위원장은서울시의민원처리공개시스템에대하여발표를하였으며정보화

와 결합된개혁과정이시의행정을얼마나투명하게하는지를논증하여큰 호응을

얻음

내용

1)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후원으로경상북도의정보화성공사례인‘인터넷새마을운

동’과‘지역정보화추진전략’에관한국제세미나를개최함

2) 이행사는지식정보화와관련된학·관협력의의미를지니며, 캐나다, 인도, 영국,

독일, 호주등의5대주요국가및 지역의지식정보화를위한성공적인정책사례들

을 심층분석하여, 지식정보화국가를위한 디지털디바이드, 정보문화생활, 지식정

보산업등의분야별발전전략과실현가능한정책대안의개발에기여하고자시도됨

(1) 미국행정학회( A S PA) 참석

일 자 2 0 0 1년3월 1 0일- 13일

장 소 미국뉴저지주뉴와크시Rutgers 대학교

회의명 제6 2회National Conference “New Century, Cities, Challenges”

참석자 안문석위원장, 서울시관계공무원및미국행정학회원및관계관

(2) 지식정보화국가전략국제포럼

일 자 2 0 0 2년3월8일~ 9일

장 소 경북경주

주 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후 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UNDP 등

3) 인터넷새마을운동 국제회의, 지식정보산업, 국제전자정부, 지역정보화등의 4개

분야에총5 1편의논문이발표되었으며, 참석인원은학계, 공무원, 관련기업가등

2 5 0여명이었고독일, 영국, 캐나다, 인도, 호주의5개국에서6명의외국학자가초청

되어학술발표및토론에임하여이행사의국제적인지식공유의범위를넓힘. 

내용

1) 핀란드Population Register Center장(Ritva Viljanen) 면담

- 핀란드는‘작은나라가사는길’을전자정부로인식

- 부처간정보공유는당연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 Population Register Center이중요한역할을하며국민이나기업이정부에한번

만신고하면모든기록이자동으로u p - d a t e됨(이를위해4개의broker 기관이경

쟁적으로업무수행)

- 한국의전자정부역사, 추진체제, 현황등을p r e s e n t a t i o n으로소개및홍보

2) 스웨덴행정관리청장(Knut Rexed), 관세청정(Kjeil Jansson), 국세국장, 행정개발

청국장면담

- ‘전자정부를통한강대국실현’에국민적동의

- 국세청이중심적인역할을수행(출생신고·이전신고·사망신고등 주민업무모

두수행)

- 국세청은주민정보공동이용에적극적자세

- 각청간의협조사항은자발적인회의체(E-government forum)에서해결

3) 전자정부선진국과의협력및 홍보를통해우리나라의전자정부구현의지와수준이

매우높다는사실을알리고관계관간에인식을공유함

(3) 핀란드·스웨덴전자정부관계관면담

일 자 2 0 0 2년3월 1 3일- 14일

참석자 안문석위원장, 황성돈위원및상대국전자정부관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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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Mr. Alexander NTOKO(Head E-Strategy Unit) 면담: 국제정보격차에 대한

I T U의문제의식과이에대한I T U의현활동사항및향후활동대안에대한설명과

논의를통해, 국제정보격차의심각성을공감하고향후한국정부및학계와의연계

의필요성을인식하고공동노력방향에대해논의

2) Mr. Robert SHAW(ITU Internet Strategy and Policy Adviser) 면담: ITU의현

연구과정상에서의한계점을공감하고, 이를극복하고향후 발전적인연구와이를

바탕으로한국제기구로서의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한국의학계와공조의필요성

에대한인식공유

3) Mr. Michael Minges(Head, Telecommunication Data and Statistic Unit) 면담:

I T U의방대한자료수집능력과한국의정보정책이론과의접목및향후공동연구

를위한공조방안협의

4) 디지털경제화의가속화에따라e - S e r v i c e의 안정화와비용절감과정속에서필요

시되는공공네트워크상에대한규제및규약에대한연구를공동으로수행하고공

동대처하기위해I T U는World e-Trust와의M o U를체결하게되었으며, 이에한국

과의공동연계의필요성에따라공동M o U체결제안을받음

(6) ITU 방문

기 간 2 0 0 2년9월 2 5일~ 2 6일

장 소 ITU 본부(스위스제네바)

참가자 김성태위원

416

내용

1) 기조발표 : ‘E-Government in Korea: Pres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송희준위원)

2) 분야별발표

- ‘Implement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Delivering Government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Portal Site’(정국환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계획관)

-  ‘Government E-Procurement”(노대래조달청국장)

(4) 공공개혁국제포럼

일 자 2 0 0 2년5월 2 3일- 2 5일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주 제 International Forum on Public Sector Reform

주 최 OECD PUMA(공공관리위원회)·기획예산처·KDI 국제대학원

참가자 송희준위원, OECD,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국내외전문가5 0명

내용

1) ‘정보사회에서의한국의정책’주제발표(윤창번위원)

2) 한국의전자정부사업성과로서규제완화, 민원서비스처리시간단축과비용감소등

을 발표하고생산성과투명성향상을강조함으로서국제적홍보및 협력체계강화

에기여

(5) 제4차한국·호주포럼(4th Australia-Korea Forum)

일 자 2 0 0 2 . 7 . 1 6 - 1 8일

장 소 호주태즈메이니아주호바트

주 제 한국과호주의협력다변화방향

참가자

윤창번 위원, 한승수유엔총회의장·앨런퍼거슨호주 상원외교국방위원장(공동사회), 김진현한

호재단이사장, 김학준동아일보사장, 김달중연세대교수, 송영식호주대사등2 5명과콜린헤슬

타인주한호주대사와휴화이트호주전략정책연구소장등2 7명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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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미얀마전자정부구축사업에관한한-미얀마협력방안논의

2) 한-미얀마전자정부공동추진및기타사업에있어지속적인협력관계유지촉구

(8) 미국국무부초청전자정부구현국제컨퍼런스

일 자 2 0 0 2년1 1월1 9일- 21일

장 소 미국무부대강당워싱턴D . C .

주 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plementing E-Government

주 최 미국국무성( D O S )·무역개발청( T D A )·국제개발청( U S A I D )

참가자 3 1개국2 0 0명(각국장관, 차관, 국장등정부CIO, 기업및컨설팅회사대표등)

참석자 송희준위원

발표논문 E-Learning in E-Government Environments

(9) 한-미얀마전자정부포럼

일 자 2 0 0 2년1 1월2 5일- 2 7일

장 소 미얀마양곤

주 제 한-미얀마전자정부포럼(e-National Task Force Meeting)

참가자 서삼영위원, 미얀마e-National Task Force 관계자

내용

1) 행사의주요내용은두가지주제, 즉실천적인측면에서한국의전자정부추진성과와

차세대전자정부의비전과전략제시와이론적인측면에서전자정부및 정보정책의

동향과학문적과제로구분하여다음과같은구체적인주제를가지고토론을행함

- 전자정부에대한회고와외국사례분석

- 전자정부추진의접근방법과기회

- 전자정부의민주적구조와과정

- 전자정부를향한전략과프로그램

- 전자정부와E S C A P의역할, ESCAP의향후사업방향

- 전자정부관련정책의부처별성과와진단(CIO 토론)

- 전자정부구현을위한 전략적기술동향

-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포럼을통한정책과지식의전달

2) 안문석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UN-ESCAP 사무총장, 국회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이격려사와축사를하고, 이분

야의국외권위자인Marc Holzer(USA)와Cristine Bellamy(UK)이기조연설을함.

3) 특히‘전자정부특별위윈회사업’위주로전자정부구축추진사례에대하여’전자정

부추진과행정의효율성제고‘및’전자정부추진과대국민서비스혁신‘이라는주

제로각주무부처국장들의성과발표와외국전문가들의종합토론실시

4) 이행사를통하여정보정책과전자정부에관한학문체계와이론정립, 전자정부관

련정책과전략의수립, 전자정부관련기술동향등에관한전문가들의정보공유와

Best Practices 발굴의장이마련됨. 총4 1편의주제논문발표와공무원과해당분

야관련자등 4 0 0여명이참석하였고, 미국, 영국등1 6개국의전자정부관련교수,

연구소및민간전문가2 6명이참석함

(7)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포럼

일 자 2 0 0 2년1 1월6일~ 7일

장 소 성균관대학교6 0 0주년기념관

주 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와U N - E S C A P의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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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학술지원및 홍보활동

(1) 전자정부추진현재와 미래포럼

일 자 2 0 0 2년5월 2 9일

장 소 성균관대학교6 0 0주년기념관

주 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후 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내용

1) ‘전자정부추진현재와미래: 차세대전자정부의비전과전략’포럼을개최

2) 핀란드의전자정부관련전문가및국내학·연·산전문가6인주제발표

3) 국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교육부, 감사원, 중소기업청, 충북도등

의관련공무원과교수및I T업체전문가등이참여

내용: 전자정부대국민사업의효과성분석등

1) 인터넷을통한종합국세서비스(Home Tax Service) 사업의효과성평가(류호상)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의효과분석: 전자정부사업모형관점에서(박성

진, 최승범)

3) G2B 정부전자조달사업의효과분석(맹보학)

4) 전자정부사업의투명성제고효과: 현황과전망(송희준, 최흥석)

(2) 2002년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

일 자 2 0 0 2년6월 2 8일- 29일

장 소 경희대학교

주 관 한국정책학회

후 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0) 세계은행( World Bank)초청사례발표

일 자 2 0 0 3년1월 2 8일

장 소 세계은행워싱턴D . C .

발표자 권오규조달청장

(가) 사례발표개요

1) 세계은행에서‘전자정부가 반부패와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the e-

Government on the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이라는주제의국제세미

나를개최하며, 한국의전자조달사례발표를요청해옴

2) 세계은행의PREM* Public Sector Workgroup에서정보기술을통해공공분야를개

혁하고자하는개발도상국가들이참조할만한사례로한국전자조달을선정

*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3) 1.28 컨퍼런스에서주로공공개혁과제에참여하는세계은행직원( s t a f f )들과관심

있는회원국을대상으로발표

(나) 주요내용

1) 국가종합전자조달( G 2 B )은서류중심의조달업무를‘인터넷’으로전환하여구매결정

부터대금지불까지의전계약과정을O n - L i n e으로처리하는공공조달의단일창구

- 조달청은1 9 9 7년부터2 0 0 1년까지조달EDI/EC 사업을통해전자조달체계를구축

- 2 0 0 1년부터는모든공공기관조달업무를전자화하는G 2 B사업을추진, 지난해9

월개통하여서비스중

- 우리나라전자조달은미국, 영국등선진국에비하여서도앞서가고있는것으로국

제사회의관심의대상

2) G2B 도입으로조달행정의투명성과효율성이크게증진되고국가예산절감과기업

편의를도모하는효과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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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TV 방송출연홍보

내용

1) 전자정부에대한설명

2)  개통서비스소개

3) 전자정부서비스개통을위한노력

4) 해외의전자정부동향과국내전자정부수준

5) 전자정부특별위원회설립배경

6) 전자정부특별위원회성공비결

7) 사업추진상어려웠던일

8) 전자정부서비스개통에따른문제

9) 전자정부를통한국가경쟁력향상방안

10) 기업의정보화와정부의전자정부사업기교

11) 전자정부사업전망

12) 개인정보보호대책

13) 전자정부서비스활용을위한준비사항

14) 차기정부에게전자정부정책관련조언

15) 전자정부특별위원회사례승계필요성

16) 국민에게당부말씀

일 시 2 0 0 2년1 1월3 0일

프로그램명 국정초대석

부제목 전자정부출범, 안방민원시대활짝

출연자 안문석위원장

(3) 지식정보화심포지엄-‘미래사회국가경쟁력지식이좌우’

내용

1) 주제발표

- 지식정보화와국가발전(염재호)

- 지식정보화와미래형정부설계의방향(송희준)

- 지식정보산업과정부의역할(오철호)

2) 토론

- LG CNS 오해진사장, 대한매일염주영논설위원, 한국경제이계민논설실장,  노

화준서울대교수, 강근복충남대교수등

일 자 2 0 0 2년9월 1 0일

주 관 한국행정학회가주최. 대한매일, K-TV 후원

장 소 서울롯데호텔

참석자 안문석위원장(사회), 송희준위원(발표) 및산·학·연전문가1 0 0여명

(4) 전자서명관련좌담회

내용

1) 윤영민위원은전자정부특위가추진하고있는 1 1대 과제 가운데 민원혁신서비스

(G4C) 부문이수요창출에중요한역할을하지만전자서명이용률이중요하다고강

조하면서인증활용분야를확대하는노력이있어야함을주장

2) 이를위해서G4C,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세금분야등의홍보를강화하고인증기관

간상호연동체계를갖추어야한다고강조

일 시 2 0 0 2년9월 2 4일

주 관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 K I S A )·전자신문공동주최

장 소 소공동롯데호텔쉔부른

참석자 윤영민위원및산·학·연·관·언전문가다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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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및 정보보안대책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체계: 1994년‘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전자

정부를뒷받침할프라이버시보호제도의기본틀은마련되어있으나, 전문인력의확

보미비등으로제대로운영되고있지못함

(나) 보안체계

1) 보안관련국가기관간역할분담및조정체계: 최근‘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발

효됨에따라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를위한정책을수립하고조정할수있는국가

적체계를빠르게갖추어가고있음

2) 디지털인증: 최근공인인증서의보급이비교적빠르게확대되고있으나응용제

품의개발이늦어짐에따라획기적인확산이일어나지않고있음

3) 암호화정책: 공공기관에서일부주요한문서유통에암호화기술이사용되고있

으나전체적으로미약한수준임

4) 네트워크보호: 네트워크보호에대해서는다른측면의정보보호에비해공무원

들의인식수준도높고기술적방어시스템도앞서가는편이나, 학교나지방자치단

체사무소등의네트워크는해킹이나바이러스침투에심각하게노출되어있음

5) D/B 보호: 각부처의주요D / B의보호상태는양호한편이나개별부서가보유한

D / B들의보호상태는낙후되어있음

6) 운영적보호대책: 컴퓨터실출입과주요장비접근의통제, 그리고데이터백업은

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음

국 문 제 목 안전한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대책

연구책임자 윤영민위원(한양대교수)

공동연구책임자 정영화(서경대교수), 이헌수(국가보안기술연구소선임연구원)

발 간 일 2 0 0 2년1월 2 4일

4) 전자정부라는새로운제도가기존의제도와어떻게충돌하며그것이전자정부추

진에어떤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밝혀냄

5) 딜레마를해소하거나예방함으로써전자정부를성공적으로구축할수 있는방안

들을제시는양면성을지님

가. 연구보고서

(1) 전자정부추진에있어서장애요인의극복방안: 정책딜레마관점을중심으로

내용

(가) 연구의목적: 전자정부추진과정및 추진체계에서어떠한딜레마현상이나타나는

지를종합적으로고찰함으로써, 전자정부추진의지체원인을새로운각도에서조명

해보고, 그에대한대책을제시하고자함

(나) 연구의내용

1)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어떠한 딜레마들이존재하는지확인하고, 딜레마들간의

구도를분석

2) 전자정부를추진하는조직의구성과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딜레마를설명하고

그대안을제시

3) 전자정부구축과운영의실무자들인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에대해서어떠한인

식을하고있는지를스토리분석방법을사용하여분석

국 문 제 목 전자정부추진에있어서장애요인의극복방안: 정책딜레마관점을중심으로

영 문 제 목 A Study on Policy Dilemmas in Constructing e-Government

연 구 책 임 자 소영진(대구대학교행정대학도시과학부)

공동연구책임자 이영철(여수대학교 행정학과), 윤견수(충주대학교행정학과), 안성민(울산대학교행정학

과), 김동환(중앙대학교공공정책학부), 김순희(네바다주립대학행정학과), 하민철(고려

대학교정부학연구소)

발 간 일 2 0 0 1년 1 2월3 0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발간자료목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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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정부구현을위한주요대민서비스사업의효과연구

내용

(가) 연구의목적: 전자정부의주요사업을본격적으로실시하기전에서비스를제공받는

국민들이이러한사업으로어떠한편익을얻을수있는지, 그비용은얼마인지, 각사

업에대한수요는정확히반영되었는지, 그리고추가로기대되는효과는무엇인지에

대한분석을함

(나) 연구의내용

1) 대민서비스의경제적효과분석

2) 대민서비스의사회적효과분석

3) 대민서비스의정치적효과분석

국 문 제 목 전자정부구현을위한주요대민서비스사업의효과연구

영 문 제 목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jor Public Services for the Realization of e-Government

연구책임자 최승범(한경대학교행정연구소장)

공동연구책임자 류호상(한경대학교행정학과교수), 박국흠(한경대학교행정학과 교수), 박성진(경인여자

대학컴퓨터정보기술학부교수), 맹보학(경인여자대학비서행정과교수)

발 간 일 2 0 0 2년9월 2 4일

(3) 전자정부사업의투명성제고효과분석

내용

(가) 연구의목적: 우리정부가수행하고있는1 1대전자정부사업이행정의투명성을제

고시키는데어느정도로기여하는지그효과를계량적, 비계량적으로분석?평가하는

데있음

(나) 연구의내용

1) 정책과정과행정서비스전달과정에서사용되는투명성이념의개념정의와접근방

법을다른행정이념들과의관계속에서모색

2) 각부처가추진하고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점검및자문하고있는1 1대전자정부

사업이행정투명성을어느정도제고시키는데기여하는가분석하고, 이를위해어

떤방식으로개혁조치를추진할것인지분석

3) 전자정부사업을분석한결과를활용하여투명성을더욱제고시키기위한보완적

인제안을함

국 문 제 목 전자정부사업의투명성제고효과분석

영 문 제 목 The Effects of E-Government Korea on Administrative Transparency

연구책임자 송희준(이화여자대학교교수)

공동연구책임자 최흥석(고려대학교교수)

발 간 일 2 0 0 2년9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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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활성화추진팀운영보고서

내용

(1) 이용활성화추진팀운영경과

(2) 평가및기초자료

1)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구축

2)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구축

3) 인터넷을통한종합국세서비스체제구축

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

5)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2단계개발

6)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7)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구축

8)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

국 문 제 목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활성화추진팀운영보고서

연구책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공동연구책임자 정충식(경성대학교 교수), 황승흠(성신여자대학교교수), 명승환(인하대학교교수), 서진

완(인천대학교 교수), 윤성이(경상대학교교수), 송미영(한국능률협회), 이주연(명지대학

교겸임교수), 강동석(한국전산원부장), 권헌영(전자정부특별위원회전문위원)

발 간 일 2 0 0 3년1월 2 9일

(5) 우리나라전자정부추진성과: 진단과전망

내용

(1) 연구의목적: 실천적인맥락에서전자정부사업을분석하고구체적인사례를국내외

전문가에세소개하고미래방향을모색

(2) 연구의내용

1) 전자정부추진및성과에관한외국사례분석

2) 국제적환경에서의전자정부수준평가와제고방안

3) 행정의생산성제고사업및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분석

4) 국민과기업에대한서비스혁신사업분석

5) 우리나라전자정부추진의진단과향후전망

국 문 제 목 우리나라전자정부추진성과: 진단과전망

영 문 제 목 The Progress of e-Government Korea : Present and Future

연구책임자 김성태(성균관대학교교수)

공동연구책임자 유민봉(성균관대학교교수), 이명석(성균관대학교교수), 김근세(성균관대학교교수)

발 간 일 2 0 0 2년1 2월1 4일

나. 운영보고서

(1) 법령정비팀운영보고서

내용

(1) 법령정비팀운영경과

(2) 성과와과제

(3) 이슈별검토의견등

국 문 제 목 전자정부법령정비성과와과제

연 구 책 임 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공동연구책임자 한상희(건국대학교교수), 정충식(경성대학교교수), 명승환(인하대학교교수), 황승흠(성

신여자대학교교수), 권헌영(전자정부특별위원회전문위원)

발 간 일 2 0 0 3년1월 2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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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주요방송

(1) KTV 전자정부관련프로그램

전자정부관련국내외언론보도등

5

본방송일 프로그램명 부제목 출연자

1 9 9 7 . 0 5 . 1 3 정보파노라마(종방) 정보사회의전자정부: 총무처

1 9 9 8 . 1 1 . 0 9 오늘의국정(종방)
9 9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전자정부구현을위한정부의노력

1 9 9 8 . 1 1 . 2 4K T V국정뉴스(종방) 전자정부와국가경쟁력강화세미나(행자부)

2 0 0 0 . 0 1 . 2 8 오늘의국정(종방)
김대중대통령연두기자회견

전자정부; 지식정보화.전자정부와관련한성과

2 0 0 0 . 0 2 . 1 4K T V국정뉴스(종방) <재정경제부>, 전자정부구현의선두주자로

2000.02.21 K T V중계실(종방)
경쟁력있는정부와전자정부

최인기행정자치부장관

2 0 0 0 . 0 4 . 2 1K T V국정뉴스(종방) 전자정부정책간담회 진념기획예산처장관

2 0 0 0 . 0 5 . 0 8 오늘의국정(종방) 전자정부구축의주요정책방향 진념기획예산처장관

2 0 0 0 . 0 5 . 2 2 오늘의국정(종방) 전자정부실현추진계획 안병엽정보통신부장관

2 0 0 0 . 0 6 . 2 5 세미나중계실
OECD 서울포럼- 3부- 

Session4 : 정보기술( I T )의활용과전자정부구현

2 0 0 0 . 0 8 . 1 2K T V국정뉴스1 (종방) <기획예산처>, 전자정부구현위해예산증액

2 0 0 0 . 0 8 . 2 2 클릭,사이버정부(종방) 기획예산처: 21세기“전자정부”구현을위한예산지원

2 0 0 0 . 1 0 . 0 4 K T V국정뉴스1 (종방)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입법예고

2 0 0 0 . 1 2 . 2 9 K T V국정뉴스(종방) <기획예산처>, 한국의전자정부추진전략발표

2 0 0 1 . 0 1 . 3 1 뉴스1 4 (종방) 전자정부특별위원회구성

2 0 0 1 . 0 1 . 2 7 뉴스1 4 (종방) 전자정부내년실현

2 0 0 1 . 0 1 . 2 9 뉴스1 4 (종방) 내년말까지전자정부구현

2 0 0 1 . 0 2 . 0 7 정책Q & A (종방)
전자정부구현, 어떻게이뤄지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안문석위원장

2 0 0 1 . 0 2 . 2 2 K T V국정뉴스(종방) <행정자치부>, 전자정부통합웹사이트7월구축

2 0 0 1 . 0 2 . 2 7 국정초대석
작지만강력한정부구현

전자정부구현을위한보완및개선
최인기행정자치부장관

2 0 0 1 . 0 2 . 2 8 정책Q & A (종방) 지식정보강국e-KOREA 건설 전자정부조기구현대책

다. 기타자료

(1) OECD 발표자료

제 목 Leadership and Coordination in E-Government : A Case Study of South Korea 

부 제 Prepared and Presented for the OECD E-Government Project Seminar: Strategic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20-21 June, 2002. OECD Paris

저 자 Youngmin Yun(Member, Special Committee on E-government)

발 간 일 2 0 0 2년6월

제 목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E-government in Korea 

저 널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저 자 HeeJoon Song(Member, Special Committee on E-government)

발 간 일 2 0 0 2년1 2월

(2) 영문홍보자료

(3) 영문논문

제 목 Special Committee of e-Government KOREA 

발 간 일 2 0 0 2년 1 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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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일 프로그램명 부제목 출연자

2 0 0 2 . 0 9 . 2 5 세미나중계실 지식정보화와미래정부모형2부
사회:안문석(전자정부

특별위원회위원장) 

2 0 0 2 . 0 9 . 3 0 코리아2 0 0 2 (종방) 전자정부특별위원회성공사례와앞으로남은과제

2 0 0 2 . 1 0 . 1 2 국정초대석 클린조달, 클린정부 권오규조달청장

-조달청물자정보국염재현

국장, 한국전산원정보화

2 0 0 2 . 1 0 . 1 6 생방송e - k o r e a 1부
전자정부를구현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지원단장오광석박사, 한국
( G 2 B )시스템개통

과학기술원전자정부연구

센터황보열교수

2 0 0 2 . 1 1 . 0 7 생방송e - k o r e a 2부 <국민과더욱가까워진열린전자정부> 

2 0 0 2 . 1 1 . 1 3K T V국정뉴스 취재) <청와대> 전자정부서비스개통식

2 0 0 2 . 1 1 . 1 3 생방송e - k o r e a 2부 안방민원시대본격개막-대한민국전자정부> 

2 0 0 2 . 1 1 . 1 6
특집: KTV중계실- 전자

정부기반완성보고회

2 0 0 2 . 1 1 . 1 8 생방송e - k o r e a 2부 <대한민국전자정부시대-조달청G2B 서비스>

2 0 0 2 . 1 1 . 2 2 생방송e - k o r e a 3부 안방민원시대개막-전자정부1 1대중점사업 행정자치부김영선과장

2 0 0 2 . 1 1 . 2 5 생방송e - k o r e a 2부 <전자정부시대를연다-홈택스서비스> 

2 0 0 2 . 1 1 . 2 8 세미나중계실
글로벌정보사회와국가전략1부주제발표3

-전자정부·전자민주주의와2 1세기국가전략
유석진(서강대교수

) 2 0 0 2 . 1 1 . 2 9 생방송e - k o r e a 3부 모바일정부시대! 내년도전자정부신규사업 정보통신부박재문과장

2 0 0 2 . 1 1 . 3 0 국정초대석 전자정부출범, 안방민원시대활짝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안문석위원장

2 0 0 2 . 1 2 . 0 2 생방송e - k o r e a 2부 2 1세기병무혁신을꿈꾼다-병무청전자정부시스템> 김광진기자

2 0 0 2 . 1 2 . 0 5 생방송e - k o r e a 2부 <전자정부출범한달, 성과와과제>
한양대정보사회학과

윤영민교수

2 0 0 2 . 1 2 . 0 9 생방송e - k o r e a 3부
전자정부시대, 지자체정보화는어느정도인지?

-인천, 대전
김현근기자

2 0 0 2 . 1 2 . 1 3 생방송e - k o r e a 3부 전자정부점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2 B”
조달청물자정보국

염재현국장

본방송일 프로그램명 부제목 출연자

2 0 0 1 . 0 3 . 1 6K T V국정뉴스(종방) <전자정부실현>, 정부행정도지식경영시대

2001.04.17 생방송e - k o r e a 1부
e-KOREA 현장리포트

전자정부구현

2 0 0 1 . 0 5 . 1 1K T V정책포럼 전자정부,추진방향과과제
류광택, 송희준, 정국환, 

권헌영

2 0 0 1 . 0 5 . 1 7 뉴스1 4 (종방) <김대중대통령>, 전자정부구현전략보고회의

2 0 0 1 . 0 5 . 1 8 생방송e - k o r e a 1부
촌평과기사확인- 전자정부특위, 국정홍보처, 

통계청, 감사원, 복지부, 재정부

2001.05.21 생방송e - k o r e a 2부 -전자정부, 세계가주목한다 서울시청박돌봉감사관

2 0 0 1 . 0 5 . 2 2 생방송e - k o r e a 3부 정책Q&A: 전자정부구현전략

2 0 0 1 . 0 5 . 2 2 생방송e - k o r e a 2부
이시각중계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안문석위원장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추진방향”

2 0 0 1 . 0 6 . 2 3 국정초대석
전자정부법내용

전자정부의중점사업으로선정된G4C 사업 이근식행정자치부장관

2 0 0 1 . 0 6 . 2 9 생방송e - k o r e a 2부 행정자치부“전자정부법내달시행”
정보화총괄담당관

정국환국장

2 0 0 1 . 0 7 . 1 1 생방송e - k o r e a 1부 전자정부시행배경과기대효과
행정자치부정보총괄

담당관실김진호과장

2 0 0 1 . 0 8 . 2 3 뉴스1 4 (종방)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전자정부조기구축추진

작고효율적인개혁정부

2 0 0 1 . 0 8 . 2 5 국정초대석 전자정부의뜻과이익성
조창현

전자정부구현진행정도와추진내용
정부혁신추진위원장

2 0 0 1 . 1 0 . 1 7 뉴스1 4 (종방)
<행정자치부장관>, 

빌게이츠에전자정부추진자문요청

2 0 0 1 . 1 2 . 2 4 뉴스1 4 (종방) <김대통령> 전자정부구현종합점검회의

2 0 0 2 . 0 2 . 2 3 국정초대석 e-Customs 구축전자정부구현선도를위한구상 이용섭관세청장

2 0 0 2 . 0 2 . 2 8 생방송e - k o r e a 2부 전자정부구현사업성과와과제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

계획관정국환국장

2 0 0 2 . 0 5 . 1 8 국정초대석
지식부국으로우뚝선다

전자출원소개와특허행정분야의전자정부완성
김광림특허청장

2 0 0 2 . 0 5 . 2 9 세미나중계실
공공부문에서의인적자원관리 사회:제2회의-안문석

- 사람, 미래정부의핵심2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2 0 0 2 . 0 5 . 3 0 뉴스1 4 (종방) <경제부총리> “1 0월까지전자정부수립”(세종포럼) 

공공부문혁신국제포럼1부

2 0 0 2 . 0 6 . 1 0 세미나중계실 주제발표1 -한국의전자정부추진현황및향후계획, 

사례(전자정부특별위원회) 

2 0 0 2 . 0 7 . 0 3 뉴스1 4 (종방) <행정자치부> APEC 전자정부심포지엄/김대통령메시지

2 0 0 2 . 0 8 . 1 7 국정초대석 전자정부구현추진상황 장승우기획예산처장관

2 0 0 2 . 0 9 . 2 4 세미나중계실 지식정보화와미래정부모형1부
사회:안문석(전자정부

특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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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매체 주요내용

2002-11-13 M B C 민원서류집에서뗀다

2002-12-01 M B C 전자정부오류많다

2003-01-14 K B S
초고속인터넷보급률세계1위의정보화인프라구축으로세계최선두의

전자정부를완성했습니다.

2003-01-17 KBS  국민의정부5년평가, 위기를기회로

2003-01-17 S B S
‘국민의정부’5년평가. . .”전체적B +”

전자정부기반구축역시높은점수를얻었습니다

2 0 0 3 - 0 1 - 2 5 K B S 위험받는국가기간인터넷망

2003-02-01 KBS  
전자정부구축계획에따라이번달부터전국 9 4개의시군구에서도전자민원서비스를

시작해인터넷으로민원을처리할수있는지역은전국1 4 1개시군구로늘었습니다

(2) 주요방송사보도

방송일 매체 주요내용

2001-02-09 M B C 전국광케이블개통

2001-02-19 M B C 정보통신부업무보고

2001-02-26 M B C 국무회의화상으로

2001-05-17 M B C 단신전자정부힘써라

2001-05-17 K B S 전자정부로부패없애야

2001-05-17 SBS 김대통령, “전자정부구현”

2001-05-27 S B S 정부, 말로만‘전자정부’

2 0 0 1 - 0 8 - 2 7 M B C 전자정부관렬보도

2001-10-16 K B S
김대중대통령은APEC, 아태경제협력체회원국들간의정보격차를줄이기위해서

전자A P E C과전자정부수립에서로협력할것을촉구했습니다. 

2001-10-17 K B S 김대중대통령은전자정부구현과첨단산업과전통산업의접목에노력하고있다

2001-12-24 KBS  전자정부, 관청갈일줄어든다

2001-12-24 K B S
전자결재시스템도입으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도

더욱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2002-01-19 KBS 
김대통령은올해안에전자정부를완성하고불필요한규제를철폐함으로써공직부패를

제도적으로근절시켜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2002-01-25 S B S
김대중대통령은전자정부실현과신용카드사용의무화등부패의제도적예방에더욱

힘써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2002-01-25 K B S
김대통령은부패추방을위한제도적장치로우선전자정부를반드시성공시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02-04 K B S
부패척결을위해전자정부를올해안에완성하고신용카드사용을약국이나병원등으로

전면화시켜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2002-02-04 K B S
민원업무를신청할때첨부되던주민등록등, 초본이앞으로없어질것같습니다. 

정부가추진해온전자정부사업의성과가서서히나타나고있는것입니다

2002-02-25 K B S 투명한행정을위해전자정부의기반을조성한것도의미있는진전으로평가됩니다

2002-03-13 S B S
정부는이와함께경기활성화를위해IT 분야투자에1 2조원을투입하는한편, 

올해안에전자정부실현을마무리해서안방민원시대를열기로했습니다

2002-10-30 K B S
김대중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의마지막해외순방인이번방문을통해핵문제이외에도

전자정부의경험전수등APEC 4대사업에서도성과를냈다고소개했습니다

2002-10-31 M B C
미국브라운대학이최근전세계국가를상대로실시한전자정부우수성평가에서

우리나라가미국, 일본을제치고대만에이어2위를차지했습니다. 

2002-10-31 S B S 전자정부개통. . .인터넷통해민원업무

2002-10-31 K B S 전자정부시대내일개막

2002-11-06 S B S 교육부가의욕적으로추진해온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시범개통됐습니다. 

엄청난돈을쏟아부어졌다고하는데시작부터삐걱거리고있습니다.

2002-11-13 K B S 다양한서비스를온라인으로제공하는전자정부가오늘공식출범을선언했습니다. 

2002-11-13 SBS 부처별로부분적으로시행돼온전자정부가오늘( 1 3일) 공식출범했습니다. 

관공서가안방으로찾아들어오는2 1세기온라인정부가개통된것입니다. 

2002-11-13 KBS  안방에서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는전자정부시대가열림에따라국민들은시간과

비용을크게줄일수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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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金대통령“전자정부장.차관솔선을”

한겨레 사이버민원창구내년선뵌다

중앙일보 ‘전자정부’2 0 0 2년까지구축

2 0 0 1년5월 1 8일
경향신문 인터넷으로국세고지.납부

문화일보
전자정부통해투명사회로

김대통령‘부처이기주의버려야전자정부제기능발휘’

세계일보 金대통령“전자정부, 부처간정보공유부터”

전자신문 전자정부「청사진」나왔다

2 0 0 1년5월 2 4일 조선일보 멀고먼‘전자정부’부처‘종이보고서’홍수

2 0 0 1년5월 2 5일 조선일보 “전자정부구축목표는원스톱고객서비스실현”성균관대서심포지엄

2 0 0 1년6월 2 8일 국민일보 “전자정부실현적극협력을”

2 0 0 1년7월9일 국민일보 정부대표포털사이트‘전자정부’로통합운영

2 0 0 1년8월8일 조선일보 “내년중전자정부시행”金대통령밝혀

2 0 0 1년8월 1 6일 문화일보 전자정부프로젝트하반기5 0 0억집행

2 0 0 1년8월 1 7일
동아일보 전자정부사업계획잇단발표

중앙일보 전자정부구축프로젝트업체마다수주경쟁

2 0 0 1년8월 3 1일 중앙일보 전자정부사업서둘지말아야

2 0 0 1년9월7일 문화일보 말뿐인‘전자정부’-‘규제개혁’

국민일보 모든세금인터넷납부

대한매일 내년부터전자정부서비스

동아일보 정부기관에주민등본낼일없어진다
2 0 0 1년9월8일

세계일보 전자정부서비스내년1월시행

한겨레 전자정부내년본격화/ 주민등록등.초본등정부기관안내도돼

한국일보 전자정부서비스내년시작

2 0 0 1년 1 0월8일 국민일보 문연‘전자정부’…민원혁명온다

2 0 0 1년1 0월 1 6일 한국일보 전자정부내년말본격실시…I T업계시장선점각축전

2 0 0 1년1 0월 2 3일 문화일보 전전자정부수립O E C D와협력

2 0 0 1년1 2월 2 4일 국민일보
내년1 1월모든國稅인터넷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업그레이드’

경향신문 모든국세안방서낸다

중앙일보
5대전산망통합운영…관청제출서류확준다

전자정부내년말마무리…세금청구도e -메일로

2 0 0 1년1 2월 2 5일 대한매일
국세민원서류인터넷발급

전자정부내용및기대효과

동아일보 세금도인터넷으로낸다…내년4월부터

세계일보 내년1 1월부터모든國稅인터넷서비스

한겨레 세금도인터넷으로낸다/ 새해부터생활민원4 0 0여종안방서처리

[‘I T대통령’I T정책1 0대과제] ( 6 )전자정부건설-국가경쟁력은전자정부구현에

2 0 0 2년1월 1 0일 전자신문
[‘I T대통령’I T정책1 0대과제] ( 6 )전자정부건설-누가참여하고있나

[‘I T대통령’I T정책1 0대과제] ( 6 )전자정부건설-어떻게추진하고있나

[‘I T대통령’I T정책1 0대과제] ( 6 )전자정부건설-기고; IT대통령에바라는전자정부

2 0 0 2년3월 1 1일 매일경제신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밤낮잊은전략, 기술점검

437436

나. 주요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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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1월1일 세계일보 신년사/김대중대통령- 2 0 0 3년까지전자정부를완성하겠다

2 0 0 1년1월3일 한겨레 ‘전자정부’말뿐인가

2 0 0 1년1월 1 6일 경향신문 <기자메모>전자정부성공하려면...  

2 0 0 1년1월 2 6일 문화일보 ‘전자정부’특위설치

조선일보
전자정부특별위이달중출범키로

전자정부특위출범/온라인민원처리부패추방효과도

동아일보 전자정부내년말실현…민관합동특위곧설치

대한매일
전자정부내년실현

2 0 0 1년1월 2 7일 김대통령“일류국가첩경”전자정부독려

한겨레 ‘전자정부’구현민.관특위구성

경향신문 전자정부민관특별委1 5명규모내달중발족

문화일보 전자정부특위장안문석씨내정

세계일보 電子정부내년말까지구현

전자신문 전자정부특별위구성된다

2 0 0 1년1월 2 8일 세계일보 전자정부특위장安文錫교수

2 0 0 1년1월 3 0일 문화일보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추진주체싸고‘혼선’

2 0 0 1년1월 3 1일
조선일보 전자정부특위발족위원장에안문석씨

대한매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구성

2 0 0 1년2월3일 전자신문 <피플인더뉴스>전자정부특별위원회안문석위원장

2 0 0 1년2월 1 3일 세계일보 장하경소장“전자정부구현여성이선구자역할해야”

2 0 0 1년2월 2 2일
국민일보 정부민원홈페이지7월통합

문화일보 전자정부사이트7월통합오픈

2 0 0 1년2월 2 6일 문화일보 2 6일첫영상국무회의의미/행정효율화-전자정부실현‘진일보’

2 0 0 1년2월 2 7일
대한매일 정부, 사상첫영상국무회의의함축

한겨레 서울~과천첫영상국무회의

2 0 0 1년3월 1 5일 경향신문 ‘기초부실’한전자정부

2 0 0 1년3월 1 6일 대한매일 공직e메일/ 행정대변혁알리는전자정부법

2 0 0 1년3월 2 9일 대한매일 전자정부관련규제정비착수

2 0 0 1년4월 1 6일 국민일보 ‘전자정부법’인력부족전산화지지부진

2 0 0 1년4월 1 7일 대한매일 김대통령“전자상거래모든공공부문확산”

2 0 0 1년4월 3 0일 한겨레
전자정부겉돈다

겉도는전자정부/ 1곳서끝낼부동산등기5곳왔다갔다

2 0 0 1년5월2일 문화일보 디지털타임스뉴스파일/ ‘전자정부’밑그림이달확정

2 0 0 1년5월7일 대한매일
전자정부로부패싹자른다

전문가진단과조언/ “전자정부=국민권익확대”

2 0 0 1년5월9일
대한매일 “전자정부발목부처利己불용”

한겨레 전자정부추진부처협력강조/ 김대통령, 국무회의서

2 0 0 1년5월9일 전자신문 전자정부중점추진과제로G4C 사업등조속추진

2 0 0 1년5월 1 7일 국민일보 김대통령“전자정부구현투명성개선”

조선일보 “내년까지전자정부구축”

2 0 0 1년5월 1 8일 동아일보 인터넷으로국세고지·납부…내년말까지시스템구축

대한매일 전자정부시대가되면/ 주소이전서류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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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3월 1 1일 매일경제신문
[전자정부] 年內민원4 0 0종 2 4시간처리

[전자정부] 21세기풍요로운삶전자정부가이끈다

2 0 0 2년3월 1 8일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 군프로젝트잇단사업자선정, 

공공시장‘봄기지개’켠다

2 0 0 2년3월 2 7일
i n e w s 2 4

한·중전자정부구축공조체제협의... 실무회의열기로
. c o m

2 0 0 2년4월 2 3일 매일경제신문 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설립

2 0 0 2년5월1일 전자신문 전자정부1 1대핵심사업수행사업간연동성극대화추진

[전자정부가뜬다] ‘삼성S D S’.. ’전자정부구축’핵심기술지원

[전자정부가뜬다] ‘전자문서’.. 종이서류‘N O’... 인터넷결재시대

2 0 0 2년5월6일 한국경제신문 [전자정부가뜬다] 세무업무‘클릭하세요’.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전자정부가뜬다] 온라인민원서비스... 발품고생‘끝’

[전자정부가뜬다] ‘전자정부관련법안’국회서낮잠

2 0 0 2년6월5일 전자신문 <전자서명한개씩갖자> ( 1 )인터뷰-안문석전자정부특별위원장

2 0 0 2년6월7일 동아일보 [사설] ‘전자정부’무색한정부홈페이지

2 0 0 2년6월 2 4일 전자신문 <긴급점검- 1 0대국가정보화사업> ( 1 )전자정부

2 0 0 2년7월 1 8일 대한매일 대한매일창간98 / 지식강국주도‘열린e 정부’

<기획-전자정부사업> G2B 마무리단계.. 9월부터본격서비스

2 0 0 2년7월 2 4일 디지털타임스 <기획-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사업마무리단계

<기획-전자정부사업> 남은과제.. 다양한채널, 언어통한서비스질향상노력해야

2 0 0 2년8월2일 전자신문 조달청, G2B 운영추진단발족

2 0 0 2년8월3일 디지털타임스 철도청G 2 B시스템구축

2 0 0 2년8월6일 전자신문 ‘전자정부관련개정법안’뭘담았나

2 0 0 2년8월 1 2일 디지털타임스 행자부, G4C 수요조사

2 0 0 2년8월 2 2일
와이즈인포넷 한국정부의전자정부계획案, 문제점적지않아... 

( w w w . w i s e i n f o n e t . c o m ) 아시아비즈테크

2 0 0 2년8월 2 3일 전자신문 전자정부1 1대과제연내완료

2 0 0 2년8월 2 7일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추진업무중복많다

2 0 0 2년8월 2 8일 세계일보 IT 특집/ “관공서갈필요없어요”

2 0 0 2년9월2일 대한매일 ‘전자정부사업’한달만에또특감

2 0 0 2년9월3일
대한매일 열린마음으로/ 눈앞에다가온전자정부

전자신문 <전자정부>전자정부현황과과제

2 0 0 2년9월4일 조선일보
최종찬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전자정부기반1 0월말완성주민등록등본뗄필요없어”

2 0 0 2년9월 1 3일
대한매일 전자정부사업감사결과행자부지적사항보완착수

디지털타임스 조달청, G2B 전체서비스1 2일부터시작

2 0 0 2년9월 1 7일 경향신문 전자정부‘헛구호’, 민원인터넷이용‘가뭄에콩나듯’

2 0 0 2년9월 1 8일
전자신문 조달청-금융결제원, 정부조달대금결제내년부터전산처리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효율성저하예산낭비지적

2 0 0 2년9월 1 9일 한겨레 전자정부도서비스‘꽝’

2 0 0 2년 1 0월2일 디지털타임스 <기자의눈> 전자정부, 정보접근성높여야

2 0 0 2년 1 0월3일 대한매일 G2B 구축의미와과제

일시 언론사 보도및평가내용

2 0 0 2년 1 0월4일 중앙일보 소수자배려안한전자정부

2 0 0 2년1 0월 1 4일 전자신문 조달청, G2B 중심의조직개편단행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홍보”대폭축소

2 0 0 2년1 0월 2 1일 i n e w s 2 4 . c o m[출범전자정부] (1)안방민원시대도래

서울경제신문 [기고] 전자조달시대를열며

2 0 0 2년1 0월 2 4일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새대개막다채로운행사마련

전자정부1 1대사업시스템연계검증.. 상호운용성시험, 인증추진

2 0 0 2년 1 0월 2 8일
디지털타임스 4대사회보험전산망내달통합

조선일보 본궤도오르는온라인민원처리“인터넷씨, 등본2통보내줘요”

전자신문
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완료

정부, 4대사회보험연계시스템구축완료
2 0 0 2년1 0월 2 9일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전자정부’공식출범

한국일보 民願이요·클릭해요^^  내달전자정부출범…민원3 9 3종인터넷접수

2 0 0 2년1 0월 3 1일
중앙일보 [민원안방해결시대] 본인확인전자서명갖추면O K

한국경제신문 [전자정부개통] 3단계로나눠도입.. ‘추진일지’

서울경제신문 [행자부] 전자정부1일공식출범

한국일보 [‘속터지는’전자정부] 첫날1 0 0만명폭주다운

동아일보
‘전자정부’개통첫날접속폭주

민원서류3 9 3종안방서뗀다…행자부‘인터넷민원서비스’개통

연합뉴스 김대통령“전자정부시대진입“

전자신문
전자정부1 1대핵심사업본격서비스

한국전자정부우수성세계2위

스포츠투데이 민원·세금·사회보험등인터넷으로처리한다

<기획-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 4 C”오늘개통> 

창구단일화.. 각종민원온라인처리

2 0 0 2년 1 1월1일 <기획-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 4 C”오늘개통> 전문가기고.. 

디지털타임스 부처간횡적연계긴요

<기획-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 4 C”오늘개통> 전자인증서발급

절차.. 은행, 우체국등등록대행기관방문해

<기획-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 4 C”오늘개통> 인터넷민원신청

요령.. 수령방법선택수수료온라인으로

오늘부터민원서류인터넷신청, ‘전자정부’개통.. 호적등본3 9 3종서비스
경향신문

전자정부우수성세계2위- 美서전세계1 9 8개국평가

국민일보 민원3 9 3종인터넷열람·발급

안방민원시대열렸다
대한매일

인터넷민원서류조회·신청·발급절차/ 홈페이지가입뒤인증서받아야

문화일보
‘e g o v . g o . k r’전자정부전면개통

전자정부시대열렸다

세계일보
전자정부1일공식출범

한국“전자정부”세계2위

2 0 0 2년 1 1월1일 조선일보
전자정부출범www.egov.go.kr / 민원, 인터넷으로신청하면

우편이나가까운관공서에서받는다

43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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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보도및평가내용

2 0 0 2년 1 2월1일 국민일보 “전자정부링크사이트부실”

해외거주자전자민원서비스현황과과제: 재외동포관리통합DB 구축시급

전자정부홈페이지서7 5 3개오류발견

[기획-선택2002 ‘신경제’이슈와쟁점] ( 3 )전자정부와행정개혁. .

이“I T수석”- 노“국가C I O”“정보화정책통합”한목소리

2 0 0 2년 1 2월2일 디지털타임스 [기획-선택2002 ‘신경제’이슈와쟁점] ( 3 )전자정부와행정개혁. .

노무현후보

[기획-선택2002 ‘신경제’이슈와쟁점] ( 3 )전자정부와행정개혁. .

이회창후보

[기획-선택2002 ‘신경제’이슈와쟁점] ( 3 )전자정부와행정개혁.. 

대선후보사이트“바람났네”

한국일보 전자정부1달… 3 7 7만건접속‘좋은반응’

2 0 0 2년 1 2월5일 디지털타임스 S I업체들해외전자정부시장개척

2 0 0 2년1 2월 1 6일
디지털타임스 ‘공인인증서’정책겉돋다

전자신문 올해의뉴스메이커- 안문석전자정부특위위원장

2 0 0 2년1 2월 2 1일 중앙일보 전자정부사이트‘올해의사이트’선정

중앙일보 부천시, 일부세금고지서인터넷발급

2 0 0 2년1 2월 2 3일
[새정부의I T비전] ( 1 )정보화추진체계

이타임즈 [새정부의I T비전]어떤사례가있나

[새정부의I T비전]정보화추진체계개선방안은무엇

2 0 0 3년1월8일 경향신문 1 0대국정과제- 분야별세부내용

2 0 0 3년1월 1 5일 대한매일 전자정부부처이기에비틀

일시 언론사 보도및평가내용

조선일보 ‘e g o v . g o . k r’전자정부출범…3 9 3가지민원온라인처리

민원서류안방서뗀다…전자정부서비스개시

중앙일보 한국, 전자정부세계2위…1위는대만

2 0 0 2년 1 1월1일 민원안방해결시대/ 본인확인전자서명갖추면OK 

한겨레
전자정부오늘공식출범

한국‘전자정부’2위/ 미브라운대평가서

한국일보 전자정부오늘출범/ 민원4 , 0 0 0여종인터넷서비스

한국경제신문
전자정부개통첫날, 접속폭주

[사설] 전자정부개통이후의과제

대한매일 전자정부첫날접속폭주

세계일보
‘전자정부’문제는없는가

2 0 0 2년 1 1월2일 서울/ 전자정부첫날종일폭주

조선일보 전자정부의허점

한겨레 전자정부서비스시대

e g o v . g o . k r만으론안된다

한국일보 “속터지는”전자정부/ 첫날1 0 0만명폭주다운실명확인절차허점도

전자신문
<전자정부1 1대핵심사업> ( 2 )국민서비스부문(하) 

<전자정부1 1대핵심사업> ( 3 )행정생산성부문(상) 

2 0 0 2년 1 1월4일 전자정부의명암
경향신문

전자정부www.egov.go.kr 이용가이드/ ‘안방민원’먼저회원가입부터

국민일보 민원서류3 9 3종안방서떼세요

2 0 0 2년 1 1월6일 전자신문 [전자정부1 1대핵심사업] ( 5·끝)전자정부기반구축

2 0 0 2년 1 1월7일 디지털타임스 <기획-행정정보보호> “전자정부”보안안심해도될까

[전자정부출범] 전자정부과제·미래
2 0 0 2년 1 1월 1 2일 한국일보

[전자정부출범] 안문석전자정부특별위위원장기고- 전자정부, 끝이아닌시작

2 0 0 2년 1 1월 1 3일 전자신문 [이사람] 안문석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 e코리아깃발전자정부출범> 안방민원시대활짝.. 어떤서비스있나

<기획- e코리아깃발전자정부출범> 100% 활용하기.. 공인인증서발급이첫걸음

2 0 0 2년 1 1월 1 4일 디지털타임스 <기획- e코리아깃발전자정부출범> 주요선진국의전자정부서비스

<기획- e코리아깃발전자정부출범> 경제적파급효과

<기획- e코리아깃발전자정부출범> 남은과제는·

조선일보
“휴대전화로민원해결”내년‘모바일정부’구축

‘전자정부1 1대사업’모습/ 법인세도사무실에앉아서낸다

경향신문 전자정부본격출범

국민일보 전자정부기반완성…“안방민원시대활짝”

대한매일 전자정부출범공식선언

세계일보
전자정부공식출범/ 24시간안방민원시대내년‘모바일정부’구현

안방서민원처리, 행정투명성높여/ ‘전자정부’출범의미

조선일보 전자정부1 1대사업모습/ 법인세도사무실에앉아서낸다

한겨레 내년부터휴대전화로민원서비스/ 전자정부후속과제…소득세등인터넷처리계획

2 0 0 2년 1 1월 1 5일 전자신문 [사설] 전자정부출범과과제

2 0 0 2년 1 1월 2 5일 매일경제신문 [KAIST 전자정부포럼] “행정혁신에서국가혁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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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기관 보도및평가내용

- 제목: South Korea claims net ‘s u p e r’s t a t u s

- 내용: 전자정부구축이후한국은지식기반사회로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는내

용을포함하고있고, 현재한국의IT 인프라와관련된수준을높이평가하면서소

개하고있음.

2 0 0 2년
BBC News

1 1월6일

- 제목: South Korea Kicks off Online Admini strative Services

- 내용: 2002년 1 1월1일에한국의전자정부서비스가개시되었다는내용과함

께 1 1대사업에대해간략하게소개하고있음.

2 0 0 2년 Development 

1 1월 Gateway Foundation

다. 해외언론보도및 평가

일시 발표기관 보도및평가내용

- 제목: Country Report on Portals: The Republic of Korea

- 내용: 2001년8월현재한국의전자정부에관한간략한내용을소개함. 전자정

부관련 법률 및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과

G4C(www.egov.go.kr) 사이트가개설되었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2 0 0 1년
GOL-IN(Government 

8월2 6일
Online International 

N e t w o r k )

- 제목 : Completion of E-Government Frame by 2002 through

Promoting Key E-Government Projects

- 내용: 한국의정부정보화의간략한역사를소개한후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조

직되었다는내용과함께1 1대핵심사업에대해자세하게소개하고있음.

2 0 0 1년
U N E S C O

1 2월

- 제목: Seoul takes e-government mobile

- 내용: 한국의전자정부의1 1개핵심과제가1차적으로기반을구축함에따라다

음에는‘모바일정부’를구현하기위해힘쓰고있는내용.

2 0 0 2년
K a b l e N e t . c o m

7월2 9일

- 평가제목: Second annual Global e-Government Study - 평가내용 : 세

계 1 9 8개국을대상으로브라운대학에서 2 0 0 2년6월과7월을기준으로전자정

부를평가함. 우리나라는대만에이어2위로평가됨. 참고로각국의순위를보면

캐나다( 3위), 미국( 4위), 칠레( 5위), 호주( 6위), 중국( 7위) 등을차지하였다. 

2 0 0 2년

9월
Brown University

- 평가제목 : Seizing E-Government Opportunities: Assessment,

Prioritization, & Action

- 평가내용 : E-Readiness(the capacity to participate in the Networked

W o r l d )에대한평가. 53개국중에스토니아와대만과함께최상위국가로평가

받음. Impact 분야와 Innovation 두분야로나누어나라들을 분류를 하였는데

대만이나에스토니아는어느한분야에서만높은위치를차지한반면한국은두

분야모두최고의점수를받음.

- 평가기준항목(총 5개항목) : Connectivity, E-Leadership, Information

Security, Human Capital, E-Business Climate

2 0 0 1년 McConnell 

6월 I n t e r n a t i o n a l

평가제목 :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UN Member States

- 평가내용: 190개국의UN 가입국가를대상으로2 0 0 1년을기준으로하여전자

정부에대한평가를함. 우리나라는미국( 1위), 호주( 2위), 뉴질랜드( 3위), 싱가

포르( 4위), 노르웨이( 5위), 캐나다( 6위) 등에이어1 5위로평가되었다.

2 0 0 2년9월 Brown University

UN(United Nations 

Division for Public 

Economics and Public 

2 0 0 2년5월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A S P A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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